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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화물선  공통구조규칙 
 
 

머리말 
 
 
본 규칙은 2006년 4월 1일 발효한다. 
 
본 규칙은 길이 90m 이상의 산적화물선의 등록을 위한 구조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칙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래 내용은, 참고를 위한 영문 원본의 번역이다. 

 
이 공통구조규칙의 판권은 2006. 1. 15일자로 각 IACS 정회원 선급에 있다. 
Copyright © 2006. 
 
이 조항에서 언급된 “IACS 정회원 선급”은 IACS 정회원 선급, 그 부속 및 자회사,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을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지칭한다.  IACS 정회원 선급은,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본 문서상의 정보나 조언의, 
그것이 어떻게 제공되었던 간에, 신뢰성에 기인한 어떠한 손실, 손상 또는 비용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해당  IACS  정회원 선급과 이 정보나 조언의 제공을 위한 계약을 맺지 않은 한, 책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 경우라 할지라도 어떠한 책임이나 책무는 전적으로 그 계약서 상의 명시된 조항과 조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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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적  용 

1. 일  반 

1.1 구조 요건  

1.1.1  

이 규칙은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선박으로서, 2006년 4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된 선박에 적용한다.  

㈜ “건조 계약”의 의미는 예정된 선주 및 조선소간의 건조계약 서명일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

용은 IACS PR No.29를 참조.   

1.1.2  

이 규칙은 길이(L) 90m 이상이고, 항행구역의 제한이 없는 국제항해선으로 단일선측 및 이중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체구조에 적용한다. 여기서 산적화물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화물구역내에 단일갑

판, 이중저, 호퍼탱크, 톱사이드탱크를 가지며, 단일 또는 이중선측으로 건조되어 자항으로 원양항

해를 하며, 주로 건화물을 산적의 형태로 운송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단, 광석운반선과 겸용운반선

은 제외한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화물창이 호퍼 탱크 및 톱사이드 탱크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hybrid) 산

적 화물선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호퍼탱크 및/혹은 톱사이드 탱크를 가지지 않는 화물창 

구조부재의 강도도 이 규칙에 정의된 강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1.3  

이 규칙에는 아래의 특성을 가지는 모든 형태의 산적화물선에 적용되는 선체구조치수, 배치, 용접, 

구조상세, 재료 및 의장품에 대한 IACS의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 L < 350 m 

• L / B > 5 

• B / D < 2.5 

• CB  ≥ 0.6 

1.1.4  

이 규칙 요건은 3장 1절의 규정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는 강선 선체 용접구조에 적용한다. 또한, 

이 규칙은 선루나 소형 창구덮개와 같은 선체구조의 일부를 강 이외의 재료이지만 3장 1절에 적

합한 재료로 된 용접구조 선박에도 적용한다. 

1.1.5  

선체 재료가 [1.1.4]에 규정하는 것과 다른 선박 및 새로운 형태 또는 특이한 선체 설계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1 편 1장 1 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2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1.1.6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하는 강도 계산용 흘수는 지정된 건현에 상응하는 흘수보다 작아서

는 안 된다. 

1.1.7   

부재치수를 7장에 규정하는 직접강도해석 절차와는 다른 계산절차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는 2절에 

규정하는 적절한 보완문서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역장치에 대한 적용  

1.2.1   

선체구조와 일체형으로 고려되는 하역장치의 고정부에 있어 선체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은 선체구조와 용접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고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예로서 크레인 페데스탈

(pedestal), 마스트, 킹 포스트, 데릭받침대 등이며 크레인, 데릭붐, 로프, 부속품 및 일반적으로 분

해 가능한 부분은 제외) 선체에 설치된 마스트의 슈로우드(shroud)는 고정부로서 고려한다. 

1.2.2   

하역장치의 고정부 및 선체구조에 고착되는 부분은 해당 설비의 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하역장치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1.2.3   

고정식 하역장치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이동식 장치를 지지하기 위해 부착되는 구조물은 해당 장

치의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용접 시공방법에 대한 적용  

1.3.1   

이 규칙 요건은 선체구조의 용접부의 준비, 용접 및 검사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용접에 관련된 일반적인 요건과 용접시공 및 자격에 관한 인증은 우리 선급의 적절한 요건에 따

른다. 

2. 규칙 적용 

2.1 선박 부분 

2.1.1 일  반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은 다음의 3부분으로 구분한다. 

• 선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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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 

• 선미부 

2.1.2 선수부 

선수부는 선수격벽 전방에 위치한 구조를 말한다.  

• 선수창 구조 

• 선수재 

또한, 상기에 추가하여 다음을 포함한다. 

• 선수 선저부의 보강부 

• 선수 플레어(flare)의 보강부 

2.1.3 중앙부 

중앙부는 선수격벽 및 선미격벽 사이의 구조를 말한다. 

선수 선저부 또는 선수 플레어부가 선수격벽 후부까지 연장된 경우에는 선수부로서 취급한다.  

2.1.4 선미부 

선미부는 선미격벽 후부에 위치하는 구조를 말한다. 

2.2 선체구조 각 부분에 적용되는 규칙 

2.2.1  

선체구조 각 부분의 치수계산은 표 1에 따라 해당 각 장 및 절을 적용한다.  

표 1:   선체구조 각 부분의 치수계산에 적용되는 장 및 절 

적용되는 장, 절 
선박 각 부분 

일반 상세 

선수부 9장 1절 

중앙부 
6장 
7장 
8장 

선미부 

1장 
2장 
3장 
4장 
5장 

9장(1) 
(9장 1절, 

9장 2절 제외) 
11장  

9장 2절 

(1)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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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박의 기타 부분에 대한 규칙 적용  

2.3.1  

선박의 기타 부분의 치수계산은 표 2에 따라 해당 각 장 및 절을 적용한다.  

 

표 2:   기타 부분의 치수계산에 적용되는 장 및 절 

항 목 적용되는 장, 절 

기관실 9장 3절 
선루 및 갑판실 9장 4절 
창구덮개 9장 5절 
선체 및 선루의 개구 9장 6절 
타 10장 1절 
불워크 및 보호난간  10장 2절 
의장 10장 3절 

 

3. 선급 부호 

3.1 부기부호 BC-A, BC-B 및 BC-C 

3.1.1  

다음 요건은 [1.1.2]에 정의하는 선박에 있어서, 길이(L) 150m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3.1.2   

이 규정을 적용받는 산적운반선은 다음 부호 중 하나를 지정한다.  

a) BC-A : BC-B의 조건에 추가하여 최대흘수에서 화물밀도가 1.0 t/m3 이상인 건화물을 지정된 화               

      물창을 공창으로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산적화물선에 부여하는 부호  

b) BC-B : BC-C의 조건에 추가하여 화물밀도가 1.0 t/m3 이상의 건화물을 모든 화물창에 균일적재     

       하여 운송하도록 설계된 산적화물선에 부여하는 부호  

c) BC-C : 화물밀도가 1.0 t/m3 미만의 건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산적화물선에 부여하는 부호  

3.1.3   

설계시에 적용된 설계하중조건의 결과에 의하여 운항중에 관찰되는 제한사항들에 대한 보다 상세

한 설명을 위하여 추가적인 부호 및 특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 (최대 화물밀도 (t/m3)) : 최대 화물밀도가 3.0 t/m3 미만인 경우 BC-A 및 BC-B에 대한 부

호.  (4장 7절 [2.1] 참조) 

• (no MP) : 4장 7절 [3.3]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여러 항구에서의 적하 및 양하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한 부호   

• (규정된 공창의 허용조합) : BC-A 부호에 관한 사항 (4장 7절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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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기 부호 GRAB [X] 

3.2.1 적  용 

[3.1.2]에 따라 부기 부호 BC-A 또는 BC-B를 갖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부기 부호 GRAB[X]를 갖는

다. 이러한 선박들의 12장 1절에 규정하는 GRAB[X] 요건은 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랩중량 X 가 

20톤 이상 이어야 한다. 다른 모든 선박에 대한 부기 부호 GRAB[X]는 선택사항이다. 

3.3 부기 부호CSR  

3.3.1 적  용 

해당 선급의 선급 부호 및 위에 정의된 부기 부호에 추가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선박은 CSR 

부호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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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적합성 검증 

1. 일  반 

1.1 신조선 

1.1.1  

신조선에 관한 [2]의 승인용 제출도면 및 문서는 선박에 부여되는 선급부호 및 특기사항 혹은 선

박의 길이에 대한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이 규칙의 1장 내지 12장에 규정된 적용 요건에 만족하

여야 한다.   

1.1.2  

제조중 등록검사를 받는 선박에 대하여 우리 선급은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 규칙에 의해 제출되는 도면 및 문서를 승인 

•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의장품의 설계승인 및 조선소에서의 검사 

• 승인도면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 또는 부재치수 및 구조가 규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적절한 증거를 수집  

•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시운전에 입회 

• 선급 부호를 부여 

1.1.3  

제조중 등록검사를 받는 선박의 건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의장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규칙

을 적용한다. 이 재료 및 의장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칙의 조항에 따른 설계의 승인 및 

제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4  

선박 건조 중에 검사원은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 규칙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 

• 규칙에서 요구하는 경우 건조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검사 

• 규칙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한 검사 

• 적용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및 시운전에 입회 

1.2 현존선 

1.2.1   

현존선에 대해서는 이 규칙 13장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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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문서   

2.1 제조중 등록검사 선박 

2.1.1 승인용 제출 도면 및 문서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할 승인용 도면 및 문서는 표 1과 같다. 이것에 추가하여 승인용 또는 정

보로서 설계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외 다른 도면 및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구조도면은 

각 부분의 연결 상세를 보여주어야 하며, 일반적인 제조방법, 용접방법 및 열처리를 포함한 설계

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11장 2절 [1.4] 참조) 

2.1.2 참고용 도면 및 문서  

[2.1.1]에 추가하여, 다음의 도면 및 문서가 참고용으로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 일반 배치도 

• 모든 구획 및 탱크의 용적과 무게중심이 표시된 용적도 

• 선도 

• 배수량 등곡선도 

• 경하중량 분포도 

• 입거 배치도 

또한, 이 규칙의 요건에 따라 설계자가 직접 강도계산을 실시한 경우, 이와 관련한 문서등도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참조) 

2.2 선급이 해당 주관청을 대신하는 선박 

2.2.1 승인용 제출 도면 및 문서 

[2.1]의 도면에 추가하여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규칙에 따라 관련 기국요건에서 요구하는 도

면이 승인용으로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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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승인용 제출도면 및 문서 

도면 및 문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앙단면도, 횡단면도, 외판전개도,  
갑판 구조도 및 측면도, 이중저 구조도,  
필러 배치도, 늑골 배치도,  
디프탱크 및 밸러스트탱크의 격벽/제수격벽도

선급부호, 주요요목, 최소 밸러스트흘수,  
늑골간격, 계약상의 운항속도, 화물밀도,  
갑판 및 이중저의 설계하중, 사용재료의 등급,  
방식장치, 갑판 및 외판의 개구/개구 보강,  
선저 및 외판에 있어서 평행부의 경계,  
구조적 보강부 및 불연속부의 상세,  
빌지키일 및 선체와의 연결부 상세 

수밀격벽, 수밀터널 개구 및 폐쇄장치를 포함(설치한 경우) 
선수부 구조  

선미부 구조  
기관실 구조,  
주기 및 보일러의 기초 

주기관의 형식, 출력 및 회전수 
기관 및 보일러의 질량 및 무게중심 

선루 및 갑판실, 기관실 케이싱 알루미늄합금의 범위 및 기계적 성질(적용한 경우)
창구덮개 창구덮개에 걸리는 설계하중, 밀폐 및 고정장치, 

고정볼트의 형식 및 위치,  
하기만재흘수선 및 선수단으로부터의 창구덮개  
까지의 거리 

횡추진기 일반배치, 터널구조, 터널 및 선체구
조와 횡추진기와의 결합부 (설치된 경우) 

 

불워크 및 방수구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상에서 불워크/방수구의  
배치 및 치수 

창/현창의 배치도 및 구조상세  

배수장치 및 위생장치  
타 및 러더혼 (1) 최대 전진속도 
선미재, 선미관, 프로펠러축 및 브래킷 (1)  
수밀문 도면 및 제어장치도  제어장치,  

동력조작 및 폐쇄지시 회로에 관한 전기계통도 
폭로부의 문 및 해치   
데릭 및 하역설비, 하역설비구조 설계하중(힘 및 모우먼트), 선체구조와의 결합부 
씨 체스트, 스테빌라이저실  
호오스 파이프  
맨홀 배치도  

구획에의 교통 및 탈출 설비도  
통풍 장치도 각 구획의 용도, 각 구획의 통풍관 위치 및 높이  
탱크시험 요목 각 구획의 시험방법, 시험파이프의 높이 
적하지침서, 적하지침기기 4장 7절에 정의된 적하상태 (4장 8절 참조) 
의장수계산서 계산에 필요한 기하형상, 의장품 목록,  

와이어로프의 제조 및 절단강도,  
합성섬유로프의 재료, 구조, 절단강도 및 연신율 

(1)  다른 조타 또는 추진장치가 설치된 경우(예로서 노즐식 조타장치 혹은 선회식 추진장치)가 설
치된 경우는 관련장치의 배치 및 구조치수를 나타내는 승인용 도면이 제출되어야 한다.  
선회식 추진장치에 대해서는 10장 1절 [11]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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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터 프로그램 

3.1 일반 

3.1.1  

구조설계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직접 강도계산을 사용 하는것도 가

능하다. (7장 참조) 이러한 해석의 목적은 선체구조가 이 규칙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평가하는데 

있다.  

3.2 범용 프로그램 

3.2.1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요건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선택은 제한이 없으나 7장 및/또는 8장에서 

요구하는 구조 모델과 하중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이전에 행한 시험용 예제에 의한 

비교계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반적인 유효성 승인은 

하지 아니한다.   

3.2.2  

직접 강도계산은 다음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전선 구조강도 

• 종강도 

• 보 및 격자구조 해석 

• 상세 구조강도 

3.2.3   

이러한 계산을 위한 컴퓨터 모델,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은 우리 선급이 승인한 것이어야 하며,   

입력 및 출력을 포함한 계산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검토 시 필요에 따라 선급이 자체적인 비

교 계산을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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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능적 요건 

1. 일  반 

1.1 적  용 

1.1.1  

이 절은 다음의 목적에 적합하기 위하여 선박의 설계 및 건조 중에 준수되어야 할 기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1.2 설계 수명 

1.2.1  

선박은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보수 된다면 예상 설계수명 동안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상태로 있

어야 한다. 이때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수명은 25년을 예상한다. 실제의 선박 수명은 선박의 

실제 상태 및 보수 여하에 따라 또한, 선령의 영향, 특히 피로, 도장 노화, 부식, 쇠모등에 의해 설

계 수명보다 길거나 짧을수도 있다.  

1.3 환경 조건 

1.3.1  

선박의 구조설계는 설계수명 동안 북대서양에서 예상되는 환경으로 항해하는 가정을 기본으로 한

다. 따라서 구조강도 설계에 관한 기본 원칙에 있어서 통계적 파랑 빈도분포와 같은 대표적인 파

랑조건을 고려한다.                                                                                       

1.4 구조 안정성 

1.4.1  

선박은 구조붕괴, 침수, 수밀성의 상실에 따른 선박의 전손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해상에 있어서 

인명 안전 및 해양환경 오염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및 건조되고, 또한 운항 및 보수

되어야 한다. 

1.5 구조 접근성 

1.5.1  

선박은 현상검사,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이 가능하도록 모든 내부구조에 대한 적절한 접근설비가 

제공되도록 설계 및 건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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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조 품질 

1.6.1  

목적으로서 선박은 필요에 맞는 승인된 자료를 사용하는 통제된 품질 생산기준에 따라서 건조되

어야 한다. 

2. 기능적 요건 

2.1 일반사항 

2.1.1   

선체 구조에 관한 기능적 요건은 [2.2] 내지 [2.6]에 따른다.  

2.2 구조 강도 

2.2.1  

선박은 비 손상시에 있어서 적절한 적하상태에서 설계수명동안의 환경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야한다. 구조 강도는 좌굴 및 항복에 대하여 충분하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한다. 최종강도 계산은 

최종 선체거더 굽힘 능력 및 판부재 및 보강재의 최종강도를 포함하는 것 이어야 한다.       

2.2.2  

선박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손상 상태, 즉 충돌, 좌초 또는 침수로 인한 파랑 및 내부하중에 견

딜 수 있는 충분한 예비강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잔존강도 계산에는 영구변형 및 좌굴 후

의 거동을 고려한 선체거더에 대한 최종강도까지의 예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2.3  

선박은 대표적인 구조상세가 충분한 피로수명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3 도 장 

2.3.1   

도장이 요구되는 경우, 도장은 화물창, 탱크, 코퍼댐 등 선박구획의 사용 목적, 재질 및 기타 부식

방지시스템 즉, 전기방식 또는 기타 대체방식의 적용과 관련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보호도장은 

강재의 선 처리, 도료 선택, 적용 장소 및 유지 방법을 고려한 제조자의 사양에 따라 적용 및 

유지되는 것으로,  SOLAS 요건, 기국 정부의 규정 및 선주 사양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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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식 추가 

2.4.1  

구조강도 계산에서 규정하는 순 부재치수에 추가되는 부식추가는 운항수명에 대하여 적절한 것 

이어야 한다. 부식추가는 부식 방지시스템 즉, 도장, 전기방식 또는 대체방식에 추가하여 내부 및 

외부구조의 사용목적 및 폭로된 부식환경 즉 해수, 화물 또는 부식성 환경에 근거하여 지정 되어

야 한다.   

2.5 접근 설비 

2.5.1  

현상검사,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을 해야 하는 선박구조는 해당 구조물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접근 설비는 선박구조 접근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SOLAS II-1장 3-6규칙 참조) 

2.6 건조 품질 절차서  

2.6.1  

재료의 제조, 조립, 결합 및 용접절차, 강재 표면처리 및 도장에 관한 사양은 선박건조 품질 절차

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기타 규정 

3.1 국제 법규 

3.1.1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설계자, 조선소 및 선주들은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선박은 IMO 에서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이행하는 복잡한 규제의 틀에서 설계, 건조 및 운항되어야 

한다. 법 규정은 구명설비, 구획, 복원성, 방화 및 소화설비 등과 같은 선박의 법 규제의 기준으로

부터 만들어진다. 이러한 규정은 선박의 운항 및 화물적재에 관한 배치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선체 구조설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벌크캐리어의 강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국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해상인명안전 협약 (SOLAS) 

•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ILLC) 

3.2 기국 규정 

3.2.1  

적용되는 기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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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 사 

4.1 제조자가 준수해야 할 요건 

4.1.1  

제조공장은 재료, 제조공정, 구조요소 등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조공장은 충분히 숙련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모든 감독자 및 프로젝트 관리자의 명단과 책

임 범위를 우리 선급에 알려야 한다.  

4.2 품질 관리 

4.2.1  

요구되는 또한 적절한 범위까지 제조자는 제조 중 및 제조 완료후에 모든 선각구조의 구성부분을 

검사하여, 그것들의 완성도, 치수의 정확성, 제작기술의 만족도 및 양호한 조선기술의 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각구조의 구성부분은 제조공장에 의한 검사 및 수정이 끝나면 구조물

은 통상 도장이 안된 상태로, 또한 검사를 위한 적절한 접근설비가 설치된 상태에서 우리 선급 검

사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원은 공장에서 적절히 검사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 할수있으며, 점검 및 수

정 완료 후에 재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구조 상세 

5.1 제조 문서의 상세 

5.1.1  

구조물의 품질 및 기능에 관한 모든 주요한 상세는 공작도 등의 제조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여

기에는 부재치수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경우 표면상태(예: 절단선 및 용접선의 마무리)와 같은 항

목도 포함된다. 그리고 검사 및 허용에 관한 요건 및 허용오차와 같은 제조자의 특별한 제작법도 

포함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준(작업표준 혹은 국제표준 등)이 사용되는 경우 우리 선급에 제출

하여야 하며, 용접상세는 11장 2절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조문서에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상세로 인하여 구조물의 품질이나 기능이 의심스러운 경우 우리

선급은 제작자에게 적절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면승인 시 요구되지 않았을 경우에

도 보충적 또는 추가적인 부분(예를 들면 보강재)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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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호 및 정의 

1. 주요기호 및 단위 

1.1  

1.1.1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기호 및 단위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기호 

기호 의  미 단위 

면적 m2 
A 

일반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단면적 cm2 

B 선박의 형너비 ( [2] 참조) m 

C 계수 - 

D 선박의 깊이 ( [2] 참조) m 

E 탄성계수 N/m2 

F 힘 및 집중하중 kN 

선체거더 단면 2차 모멘트 m4 
I 

일반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단면 2차모멘트 cm4 

L 선박의 길이 ( [2] 참조) m 

M 굽힘모멘트 kN.m 

Q 전단력 kN 

S 1차 지지부재의 간격 m 

T 선박의 흘수 ( [2] 참조) m 

V 선박의 속도 knot 

Z 선체거더 단면계수 m3 

a 가속도 m/s2 

부착판의 너비 m 
b 

일반 보강재와 1차지지부재 면재의 너비 mm 

g 중력가속도 ( [2] 참조) m/s2 

높이 m 
h 

일반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웨브의 높이 mm 

k 재료계수 ( [2] 참조) - 

l 일반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길이/폭 m 

m 질량 t 

n 항목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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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의  미 단위 

p 압력 kN/m2 

반경 mm 
r 

판부재의 곡률 또는 빌지반경 m 

s 일반 보강재의 간격 m 

t 두께 mm 

w 일반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 cm3 

x 배 길이 방향축의 좌표 ( [4] 참조) m 

y 배 폭 방향축의 좌표 ( [4] 참조) m 

z 수직방향축의 좌표 ( [4] 참조) m 

γ 안전계수 - 

δ 처짐/변위 mm 

θ  각도 deg 

 ξ 웨이블(Weibull) 형상계수  - 

ρ 밀도 t/m3 

σ 굽힘응력 N/mm2 

 τ 전단응력 N/mm2 
 

2. 기 호 

2.1 선박 주요 자료 

2.1.1  

L  : [3.1]에 따른 규칙길이(m) 

LLL : [3.2]에 따른 건현용 길이(m) 

LBP      : 가장 깊은 구획 만재흘수선 즉, 적용되는 구획규정에서 허용되는 최대 흘수에 대응하는 

흘수선에 있어서 양 수선에서 측정된 수선간의 길이(m)   

FPLL   : 건현용 선수수선. 선수수선은 LLL의 전부 끝단에서 취하며, 이는 LLL 이 측정된 수선상의 

선수재 전면과 일치한다.  

APLL   : 건현용 선미수선. 선미수선은 LLL의 후부 끝단에서 취한다.  

B  : [3.4]에 따른 형 너비(m)  

D  : [3.5]에 따른 형 깊이(m)  

T : [3.6]에 따른 형 흘수(m)  

TS  : 강도계산용 흘수(m)로 최대흘수와 같다. (1장 1절 [1.1.6] 참조) 

TB     : 4장 7절 [2.2.1]에 따른 정규 밸러스트상태에서 선체중앙부의 최소 밸러스트흘수(m)  

TLC  : 고려하는 적하상태에서 선체중앙부의 흘수(m) 

∆  : 흘수 T에서의 형배수량 ( tonnes , 밀도 ρ  = 1.025 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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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 방형계수 

 CB = 
LBT025.1

∆  

V  : 최대 전진속도(knots) 

x, y, z  :  참조 좌표계에 관한 계산점의 X, Y 및 Z 좌표(m)  

2.2 재  료 

2.2.1  

E : 영탄성계수(N/mm2) 로 다음과 따른다.   

        E = 2.06 x 105 N/mm2  : 일반강 

        E = 1.95 x 105 N/mm2   :  스테인레스강 

        E = 7.0 x 104 N/mm2     :  알루미늄합금강 

ReH  : 최소 항복응력(N/mm2) 

k  : 3장 1절 [2.2]에서 정의하는 재료계수 

v : 프아송비 (Poisson’s ratio)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0.3으로 한다.  

Rm : 재료의 최종 최소 인장강도(N/mm2) 

RY  : 재료의 공칭 항복응력(N/mm2)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235/k N/mm2으로 한다.  

2.3 하  중 

2.3.1  

g   : 중력 가속도(9.81 m/s2) 

ρ    : 해수 밀도(1.025 t/m3) 

ρL   : 적재되는 액체의 밀도(t/m3)  

ρC    : 적재되는 건화물의 화물밀도(t/m3)  

C   : 파에 관한 매개변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5.1

100
30075.10 ⎟

⎠
⎞

⎜
⎝
⎛ −

−=
LC      :  90 ≤ L < 300 m 

C = 10.75      :  300 ≤ L < 350 m 

h       : 탱크의 바닥에서 상부까지의(작은 창구는 제외) 수직거리(m)  

ZTOP     : 기선으로부터 탱크의 최상부까지 수직거리(m)  

밸러스트 화물창의 경우에는 기준선에서부터 창구코밍 상부까지의 수직거리 

lC     : 구획의 길이(m) 

MSW   : 고려하는 선체횡단면에 있어서 설계 정수중 굽힘모멘트(kN.m)  

          MSW = MSW,H     : 호깅상태 

          MSW = MSW,S   : 새깅상태 



11 편 1 장 4 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4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MWV      : 고려하는 선체횡단면에 있어서 파랑중 종굽힘모멘트(kN.m) 

MWV = MWV,H       : 호깅상태 

MWV = MWV,S        : 새깅상태 

MWH    : 고려하는 선체횡단면에 있어서 파랑중 횡굽힘모멘트(kN.m) 

QSW   : 고려하는 선체횡단면에 있어서 설계 정수중 전단력(kN) 

QWV    : 고려하는 선체횡단면에 있어서 파랑 전단응력(kN) 

PS   : 정수압(kN/m2) 

pW    : 파랑 변동압(kN/m2) 

pSF, pWF   : 침수상태에서의 정수압 및 파랑변동압(kN/m2)  

σX   : 선체거더 법선응력(N/mm2)  

aX, aY, aZ  : X, Y 및 Z축 방향의 가속도(m/s2)  

TR     : 횡동요 주기(s) 

θ      : 횡동요 각(deg) 

Tp    : 종동요 주기(s) 

Φ              : 종동요 각(deg) 

kr   : 횡동요 회전반경(m) 

GM   : 메타센터 높이(m) 

λ  : 파장(m) 

2.4 치  수 

2.4.1 선체 거더 치수 

IY      : 선체 횡단면의 수평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모멘트(m4)  

IZ  : 선체 횡단면의 수직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모멘트(m4) 

ZAB , ZAD  : 선저 및 갑판에서의 단면계수(m3) 

N      : 기선에서 선체 횡단면의 수평 중립축까지의 수직거리(m) 

2.4.2 국부 치수 

s       : 스팬의 중앙에서 곡면을 따라 측정한 일반 보강재의 간격(m)  

S : 스팬의 중앙에서 곡면을 따라 측정한 1차 지지부재의 간격(m) 

l :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스팬(m)으로, 곡면을 따라 측정한다.  

lb  : 브래킷의 길이(m) 

tC  : 부식 추가(mm) 

hw     :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mm) 

tw     :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순두께(mm) 

bf      :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면재 너비(mm) 

tf      :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면재 순두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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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 부착판의 순두께(mm) 

bP     : 항복강도 평가에 있어서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 부착판의 너비(m) 

AS     : 폭 s의 부착판을 가진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적(cm2)  

ASh    :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순 전단면적(cm2)  

I    :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판에 수평한 중립축에 대한 순 단면 2차모멘트로서  

부착판은 제외한 값(cm4)  

Ip    :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판부재와의 연결부에 대한 순 단면 극 2차모멘트(cm4)  

Iw        :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판부재와의 연결부에 대한 순 관성면적 모멘트(cm6) 

IS     : 폭 s의 부착판을 가진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판에 수평한 중립축에 대한 순 

단면 2차모멘트(cm4)  

Z     : 폭 bP 의 부착판을 가진 일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계수(cm3)  

3. 정  의 

3.1 길이 

3.1.1  

길이 L 은 하기 만재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 전단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선박은 타주의 후단까지, 

타주가 없는 선박에서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거리이다. 단, L 은 하기 만재흘수선상 최대 길이의 

96%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97%를 넘을 필요는 없다. 

3.1.2  

타두재가 없는 선박(예: 선회식 추진장치 탑재선박)의 길이 L 은 하기만재흘수선에서 최대 길이의

97%로 한다.  

3.1.3  

일반적이지 않은 선수 또는 선미구조의 선박에서 길이 L은 경우에 따라 특별히 고려한다. 

3.2 건현용 길이 

3.2.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3(1,a)) 

건현용 길이 LLL 은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측정한 최소 형깊이 85% 위치의 흘수선상에서 선수재의 

전단으로부터 타두재 중심까지 거리(m)이다.  단, LLL 은 같은 수선의 전 길이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2.2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3(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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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재의 윤곽선이 최소 형깊이의 85% 에 있는 수선상부에서 오목한 경우, 전 길이의 최전단부와 

선수재의 전면은 각각 선수재 윤곽선의(그 흘수선 상부의) 최후부 지점에서 그 흘수선에 수직으로 

내린 곳으로 하여야 한다.  

 

 

전장의 최전단부

0
.8
5

D

 

그림 1: 오목한 선수재 윤곽 

3.3  길이 L 의 끝단 및 선체 중앙  

3.3.1 선수단  

길이 L의 선수단(FE)은 선수재 전면에서 하기만재흘수선에 대한 수직선이다. (그림 2 참조) 

 

 

그림 2: 선수미 단 및 중앙부     

 
길이 L 의 선미단(AE)은 선수단에서 선미방향으로 L 거리에 있는 수선에 대한 수직선이다. (그림 2 

참조) 

3.3.2 선체 중앙 

중앙은 선수단에서 선미방향으로 0.5L 거리에 있는 수선에 대한 수직선이다. 

3.3.3 중앙부 

선박의 중앙부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중앙에서 0.4L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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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형  폭 

3.4.1   

형폭 B는 폭로갑판하의 중앙에서 측정한 최대 형폭(m)이다. 

3.5 깊  이 

3.5.1  
깊이 D 는 중앙 횡단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기선으로부터 최상층 전통갑판의 선측에서 갑판보의 

상부까지 거리(m)이다. 

3.6 형 흘수 

3.6.1  

형 흘수 T는 중앙 횡단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기선으로부터 하기 만재흘수선까지 거리(m)이다. 

3.7 경하중량 

3.7.1  

경하중량은 화물, 연료, 윤활유, 밸러스트, 청수 및 용수, 소모품 및 승객과 선원 및 그들의 소지품

을 제외하고, 단, 배관 내의 액체 만을 포함한 배수량(ton)이다. 

3.8 재화중량 

3.8.1   

재화중량은 비중 ρ =1.025 t/m3의 해수 중 하기 만재배수량과 경하중량과의 차이(ton)이다.  

3.9 건현갑판 

3.9.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 143(77) Reg. 3(9)) 

건현갑판은 1966 국제만재흘수선협약의 제3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3.10 격벽갑판 

3.10.1   

Ref. SOLAS Reg.II-1/2 .5 

격벽갑판은 선수미 격벽을 제외한 수밀 횡격벽이 도달하는 유효한 구조의 최상층 갑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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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강력갑판 

3.11.1  

강력갑판은 선박 길이에 걸쳐 외판에 달하는 최상층 연속갑판이다. 

3.12 선  루 

3.12.1 일  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3(10,a)) 

선루라 함은 건현갑판상에 설치된 상부에 갑판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로서 선측에서 선측까지 달

하거나 선측외판에서 너비(B)의 4%를 넘지 아니하는 위치에 그 측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3.12.2  폐위 및 개방 선루 

선루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폐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1) 9장 4절의 요건에 적합한 선수격벽, 선측격벽 및 선미격벽에 의해 폐위되거나,  

(2) 전단, 측면 및 후단의 모든 개구에 효율적인 풍우 및 폐쇄장치가 부착된 경우이다. 

• 폐위되지 않은 경우, 개방으로 간주한다.   

3.13 선수루 

3.13.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3(10,g)) 

선수루라 함은 선수수선으로부터 선미수선의 전방의 위치까지 연장되는 선루를 말한다. 선수루는 

선수수선의 전방에 있는 지점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3.14 저 선미루  

3.14.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3(10,i)) 

저 선미루라 함은 선미수선으로부터 앞쪽으로 연장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선루보다 낮

은 높이의 선루로서 수밀이 완벽한 전부격벽(유효한 안덮개가 설치된 비개방형 현창 및 볼트로 폐

쇄되는 맨홀커버)을 갖는다.(그림 3 참조) 전부격벽이 문 또는 출입구의 설치로 인하여 수밀이 완

벽하지 않는 경우, 이는 선미루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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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현갑판

수밀이 완벽한
전부격벽

저선미루 갑판A P

 

그림 3: 저 선미루     

3.15 갑판실 

3.15.1  

갑판실은 건현갑판 또는 그 상부에 위치한 선루를 제외한 갑판을 갖는 구조를 말한다.  

3.16 트렁크 

3.16.1  

트렁크는 갑판실과 비슷한 갑판을 갖는 구조이나 하부갑판이 없는 구조를 말한다.  

3.17 제수 격벽 
제수격벽이라함은 탱크안에 설치된 구멍이 뚫리거나 혹은 부분적인 격벽을 말한다.   

3.18 선루의 표준 높이 

3.18.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33)  

선루의 표준 높이는 표 2와 같다.  

표 2:   선루의 표준높이 

표준높이 hS  (m)  

건현길이 LLL  (m) 
 저선미루 기타 모든 갑판실  

90 < LLL < 125 0.3 + 0.012 LLL 1.05 + 0.01 LLL 

LLL ≥ 125 1.8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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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A형 및 B 형 선박 

3.19.1  A 형 선박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7.1) 

A형 선박이란 다음과 같은 선박을 말한다.  

• 산적 액체 화물만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것 ; 

• 수밀 개스킷이 붙은 강 또는 동등 재료로 된 덮개에 의하여 폐쇄되고 갑판에서 화물구획으로 

통하는 작은 출입구만이 존재하여 노출된 갑판이 고도의 완전성을 가진 것; 

• 적재된 화물구획의 낮은 침수율을 가진 것.  

A형 선박은 1966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의 요건에 따라 건현이 지정되어야 한다.  

3.19.2 B형 선박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7.5) 

[3.19.1]에 규정된 A 형 선박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선박은 B 형 선박으로 간주하

여야 한다.  B형 선박은 1966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의 요건에 따라 건현이 지정되어야 한다.  

3.19.3 B-60형 선박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7.9) 

B-60형 선박은 1966 국제 만재흘수선협약의 적용 요건에 따라 해당 선박 길이에 대한 “B” 및 “A” 

표 값과의 차의 60%까지 감소시켜 건현이 지정된 길이 100m 이상의 B형 선박이다. 

3.19.4 B-100형 선박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7.10) 

B-100형 선박은 1966 국제 만재흘수선협약의 적용 요건에 따라 해당 선박 길이에 대한 “B” 및 

“A” 표 값과의 차의 100%까지 감소시켜 건현이 지정된 길이 100m이상의 B형 선박이다. 

3.20 위치 1 및 위치 2 

3.20.1 위치 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3)  

위치 1은 다음을 포함한다. 

• 노출 건현갑판 및 저선미루 갑판상  

• 용골상면에서 측정된 최소 형깊이의 85%인 수선 상의 선수수선으로 부터 0.25LLL 지점의 전방

에 위치하는 노출된 선루갑판상                                              

3.20.2 위치 2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3)  

위치 2는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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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골상면에서 측정한 최소 형깊이의 85%인 수선 상의 선수수선으로부터 0.25LLL의 후방에 위

치하고, 건현갑판 상부로 최소한 표준 선루높이에 있는 노출된 선루갑판상  

• 용골상면에서 측정한 최소 형깊이의 85%인 수선 상의 선수수선으로부터 0.25LLL의 전방에 위

치하고, 건현갑판 상부로 최소한 2배의 표준 선루높이에 있는 노출된 선루갑판상   

4. 기준 좌표계 

4.1  

4.1.1   

선박의 형상, 운동, 가속도 및 하중은 다음의 우수계 좌표계에 따른다. (그림 4 참조)  

• 원점 : 선박의 종방향 대칭면,  L의 선미단 및 기준선의 교차점 

• X 축 : 선수방향이 양의 값인 종축   

• Y 축 : 좌현방향이 양의 값인 횡축  

• Z 축 : 상방이 양의 값인  수직축  

 

 

 

그림 4: 기준 좌표계  

4.1.2  

회전은 x, y 및 z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을 양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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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격벽 배치(Subdivision arrangement) 

1. 횡 수밀격벽의 수 및 배치 

1.1 수밀격벽의 수 

1.1.1 일  반 
모든 선박은 [1.1.2]의 규정에 추가하여, 최소한 다음의 횡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한 개의 선수격벽 

• 한 개의 선미격벽 

• 중앙부에 기관실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 기관구역의 경계를 이루는 두 개의 격벽, 그리고 선

미부에 기관실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 기관구역의 전방에 한 개의 격벽. 전기추진기(electrical 

propulsion plant)를 가지는 선박인 경우에는 발전기실 및 기관실 모두는 수밀격벽으로 폐위하

여야 한다. 

1.1.2 추가 격벽 
구획요건(subdivision regulations)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적절한 간격으로, 그러나 

표 1에 규정된 수보다 적지 않은 수의 횡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 1:   격벽의 수 

길이(m) 선미부에 기관실을 가지는 선
박에 대한 격벽의 수(1) 

기타 선박에 대한 
격벽의 수 

90 ≤ L < 105 4 5 

105 ≤ L < 120 5 6 

120 ≤ L < 145 6 7 

145 ≤ L < 165 7 8 

165 ≤ L < 190 8 9 

L ≥ 190 각 경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 선미격벽과 기관실 후단격벽은 동일한 것이다. 

 

2. 선수 격벽 

2.1 선수격벽의 배치 

2.1.1  
Ref. SOLAS Ch. II-1, Part B, Reg. 11 

건현갑판까지 수밀이 되는 선수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격벽은 선수수선(FPLL)으로부터 선박

길이(LLL)의 5% 또는 10m 중 작은 값과 선박길이(LLL)의 8% 보다는 작은 거리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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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Ref. SOLAS Ch. II-1, Part B, Reg. 11 

구상선수와 같이 흘수선 아래의 선체의 일부가 선수수선보다 전방에 연장되어 있는 경우, [2.1.1]에 

규정된 거리(m)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치 중 거리가 최소가 되는 위치로부터 측정하여야 한다. 

•  해당 연장부의 중심, 또는 

•  선수수선으로부터 전방으로 선박길이(LLL)의 1.5%인 곳, 또는 

•  선수수선의 전방으로 3m인 곳 

2.1.3  
Ref. SOLAS Ch. II-1, Part B, Reg. 11 

격벽은 [2.1.1] 또는 [2.1.2]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계단부(step) 또는 굴절부(recesse)를 가질 수 있다. 

이 격벽에는 문, 맨홀, 통풍덕트 또는 기타의 어떠한 개구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선미 격벽, 기관구역 격벽 및 선미관 

3.1  

3.1.1 일  반 
Ref. SOLAS Ch. II-1, Part B, Reg. 11 

선미격벽 및 기관구역을 전후방의 화물구역과 분리시키는 격벽이 설치되어야 하며 건현갑판까지 

수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미격벽은 구획함으로써 선박의 안전도를 저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격벽

갑판 하방에 계단부를 설치할 수 있다. 

3.1.2 선미관 
Ref. SOLAS Ch. II-1, Part B, Reg. 11 

선미관은 적당한 용적의 수밀구역으로 폐위되어야 한다.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미관장치의 손상으로 선체가 침수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탱크격벽의 수 및 배치 

4.1 액체화물을 운송하는 구획의 격벽 

4.1.1  
액체화물을 운송하는 구획의 횡 및 종수밀격벽의 수 및 배치는 해당 선박에 적용하여야 하는 구

획요건에 따라야 한다. 

5. 횡수밀격벽의 배치 

5.1 일  반 

5.1.1  
하나의 단면에 수밀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격벽에 계단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부를 이루는 갑판은 수밀이어야 하며 격벽과 동등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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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밀격벽의 개구 

6.1 일  반 

6.1.1  
Ref. SOLAS Ch. II-1, Part B-1, Reg. 25-9 and IMO Res. A.684(17) – Part B 

수밀구획의 개구의 수는 설계 및 선박 고유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출입구, 배관, 통풍, 전선 등이 수밀격벽과 내부갑판을 관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밀보전성

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 선급은 건현갑판 상부에 있는 개구의 수밀성에 대

하여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점진적인 침수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고 또한 선박의 안전

이 저해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실증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1.2  
구획갑판(subdivision deck) 하방의 선수격벽에는 문, 맨홀, 통풍덕트 또는 어떠한 개구도 설치하여

서는 아니된다. 

6.1.3  
화재로 인하여 수밀구획격벽을 관통하는 장치의 손상이 격벽의 수밀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장치에 납 또는 열에 민감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1.4  
관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밸브는 수밀구획격벽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6.1.5  
[6.2] 및 [6.3]에 적합한 문 또는 기타 폐쇄장치의 작동장치와 밀폐성에 관련된 규정은 표 2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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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 

슬라이딩식 힌지식 

 선교에 원
격조작지시
기 

선교에 
지시기

기기측
조작 뿐

선교에 원격
조작 지시기

선교에 
지시기 

기기측
조작 뿐 

롤링식 
(화물갑판
구역 사이)

해상에 
개방 

X       

통상폐
쇄(2) 

 X   X (3)   

수밀 건현갑
판 하방 

폐쇄유
지(2) 

  
X 

(4) (5)
  

X 
(4) (5) 

X 
(4) (5) 

해상에 
개방 

X       

통상폐
쇄 (2) 

 X   X   

풍우밀/
수밀(1) 

건현갑
판 상방 

폐쇄유
지 (2) 

     
X 

(4) (5) 
 

(비 고) 
(1) 문이 최종침수평형상태의 수선 하방에 위치한 경우 수밀문이 요구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풍우
밀문이 허용된다. 

(2) “해상에서 폐쇄된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의가 문의 양측에 부착되어야 한다. 
(3) 길이 m150  이상의 A형 선박 및 감소된 건현을 가지는 B형 선박은 이 문의 문턱이 하기만재흘
수선 상방에 있는 조건으로 기관실과 조타기실 사이에 힌지식 수밀문을 가질 수 있다. 

(4) 문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폐쇄되어야 한다. 
(5) 만일 항해 중 출입할 수 있는 문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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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건현갑판 하방의 수밀격벽의 개구 

6.2.1 항해 중 사용되는 개구 
Ref. SOLAS Ch. II-1, Part B-1, Reg. 25-9 

항해 중 사용되는 내부개구의 수밀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은 미닫이 수밀문이어야 

하며 이는 선교에서 원격폐쇄할 수 있고 또한 격벽의 양쪽에서 지역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제어장소에는 문의 개폐여부를 나타내는 표시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문의 폐쇄위치에 가청경보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력원, 제어장치 및 표시기는 주 동력원의 고장 시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 동

력작동 미닫이 수밀문은 개별의 수동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 자체의 양쪽에서 수동으

로 개폐할 수 있음이 보증되어야 한다. 

6.2.2 항해 중 통상 폐쇄되는 개구 
Ref. SOLAS Ch. II-1, Part B-1, Reg. 25-9 

내부개구의 수밀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해 중 통상 폐쇄되는 출입문 및 출입창구덮

개(access hatch cover)는 그 개폐여부를 나타내는 표시기가 지역 및 선교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

한 문과 창구덮개는 이들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게시문이 각각 부착되어야 

한다. 그러한 문 또는 창구덮개의 사용은 당직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2.3 큰 화물구역의 문 또는 램프 
Ref. SOLAS Ch. II-1, Part B-1, Reg. 25-9 

큰 화물구역을 내부적으로 구획하기 위하여 만족하는 구조의 수밀문 또는 램프를 설치할 수도 있

다. 다만, 우리 선급이 그러한 문 또는 램프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이들 문 또는 램프

는 여닫이형, 회전형 또는 미닫이형으로 할 수 있으나 원격제어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문 또

는 램프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폐쇄하여야 하며 항해 중 폐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항해 중 

이러한 문 또는 램프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만족하는”이라 함은 그러한 문 또는 램프의 치수 및 폐쇄요건이 침수흘수에서의 최대수

두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2.4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개구 
Ref. SOLAS Ch. II-1, Part B-1, Reg. 25-9 

내부개구의 수밀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기타의 폐쇄장치에

도 이들이 폐쇄된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문이 각각 부착되어야 한다. 좁은 간격으로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지는 맨홀은 그러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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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건현갑판 상부의 격벽의 개구 

6.3.1 일  반 
최종침수 평형상태의 흘수선 하방에 있는 침수경계의 개구는 수밀이어야 한다. 정복원정곡선

(positive righting lever curve)의 범위 내에 있는 침수되는 개구는 풍우밀로 할 수 있다. 

6.3.2 항해 중 사용되는 문 
Ref. SOLAS Ch. II-1, Part B-1, Reg. 25-9 

항해 중 사용되는 문은 미닫이 문이어야 하며 이는 선교에서 원격폐쇄할 수 있고 또한 격벽의 양

쪽에서 지역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어장소에는 문의 개폐여부를 나타내는 표시기가 설

치되어야 하며 문의 폐쇄위치에 가청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력원, 제어장치 및 표시기는 주

동력원의 고장 시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

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 동력작동 미닫이 수밀문은 개별의 수동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 자체의 양쪽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음이 보증되어야 한다. 

6.3.3 항해 중 통상 폐쇄되는 문 
Ref. SOLAS Ch. II-1, Part B-1, Reg. 25-9 

항해 중 통상 폐쇄되는 문은 그 개폐여부를 나타내는 표시기가 지역 및 선교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에는 이들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게시문이 각각 부착되어야 한다. 

6.3.4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개구 
Ref. SOLAS Ch. II-1, Part B-1, Reg. 25-9 

항해 중 폐쇄되는 문은 여닫이 문이어야 한다. 항해 중 폐쇄되는 이러한 문 또는 기타의 폐쇄장치

에는 이들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게시문이 각각 부착되어야 한다. 좁은 간격

으로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지는 맨홀은 그러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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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획 배치(Compartment arrangement) 

1. 정  의 

1.1 코퍼댐 

1.1.1  
코퍼댐이라 함은 양측의 구획이 공통경계를 갖지 아니하도록 배치된 빈 공간을 말하며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코퍼댐은 적절히 통풍되고 적절한 검사, 유지 및 안전한 탈

출을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1.2 A류 기관구역 

1.2.1  
Ref. SOLAS Ch. II-2, Part A, Reg. 3.31 
A류 기관구역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장소 및 이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 

•  주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연기관, 또는 

•  주추진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계출력 375KW 이상의 내연기관, 또는 

•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 

2. 코퍼댐 

2.1 코퍼댐의 배치 

2.1.1  
액체탄화수소(연료유, 윤활유)를 적재하는 구획과 소화용 액체포말탱크나 청수(음료수, 기관 및 보

일러 운전용 물)를 적재하는 구획 사이에 코퍼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1.2  
연료유탱크와 윤활유탱크를 분리하는 코퍼댐 및 윤활유탱크와 소화용 액체포말탱크 또는 청수탱

크 또는 보일러 급수탱크를 분리하는 코퍼댐은 이러한 탱크를 포함하는 구역의 특성 및 치수를 

고려하여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면제될 수 있

다. 

• 인접하는 탱크의 공통 경계판의 두께를 6장 1절에 따라 청수탱크 또는 보일러급수탱크인 경

우는 2mm, 다른 모든 경우에는 1mm까지 증가시킬 것. 

• 이들 판의 가장자리에서 필렛용접의 각목의 합은 그 판의 두께 이상일 것. 

• 11장 3절과 관련하여, 수두 1m를 증가시켜 구조시험을 시행할 것. 

2.1.3  
인화성액체를 적재하는 구역은 코퍼댐에 의하여 거주구 및 업무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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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연료유 이중저탱크의 내저판이 선측에서 경사되어 있어 연료유의 수두가 내저판에 걸리는 경우, 

연료유 이중저탱크와 그 직상부의 탱크 사이에 코퍼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서리가 접하는 경우

에도 이들 탱크는 인접하여서는 아니된다. 코퍼댐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인접한 탱크는 검사를 용

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3. 이중저 

3.1 일  반 

3.1.1  
Ref. SOLAS Ch. II-1, Part B, Reg. 12-1 
이중저는 실행가능한 또한 선박의 설계 및 고유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선수격벽으로부터 선

미격벽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1.2  
Ref. SOLAS Ch. II-1, Part B, Reg. 12-1 

이중저가 설치되어야 하는 곳에 있어서 그 깊이는 3장 6절 [6]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내저판은 선

저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곡부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3.1.3  
Ref. SOLAS Ch. II-1, Part B, Reg. 12-1 

화물창의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이중저에 설치하는 웰은 필요이상으로 깊은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의 축로후단에서는 선저까지 도달하는 웰의 설치가 허용될 수 있다. [3.1]의 규정에 적합

한 이중저와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배치라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 선급은 기타의 웰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3.1.4  
Ref. SOLAS Ch. II-1, Part B, Reg. 12-1 
선저에 손상을 받더라도 선박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액체운송에만 

사용되는 수밀구획부근에는 이중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선수격벽 전방의 구획 

4.1 일  반 

4.1.1  
선수격벽 전방에 있는 선수탱크 및 기타 구획에 연료유 또는 기타 인화성액체를 적재하여서는 아

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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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소선수높이 

5.1 일  반 

5.1.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 143(77) Reg. 39(1)) 
지정된 하기건현 및 계획트림에 상응하는 수선과 선측에 있어서의 노출갑판의 상면과의 사이의 

선수수선에 있어서의 수직거리로 정의되는 선수높이(Fb)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Fb = (6075(LLL/100) – 1875(LLL/100)2 + 200(LLL/100)3) x (2,08 + 0,609Cb – 1,603Cwf – 0,0129(L/T1))  

여기서, 
Fb  : 계산된 최소선수높이(mm) 

T1  : 깊이 D1의 85%에서의 흘수(m) 

D1   : 건현용 깊이로써 선박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에 현측에서의 건현갑판 두께를 더한 것

을 말한다. 너비(B)의 4%가 넘는 반경의 둥근 거널을 가지는 선박 또는 특이한 형상의 

상부현측을 가지는 선박의 건현용 깊이는 중앙횡단면 현측이 수직이고 동일한 캠버를 갖

는 선박으로서 상부단면적이 실제 중앙횡단면적과 같은 선박의 건현용깊이로 한다. 

Cwf : LLL/2 전방의 수선면적계수  

Cwf = 
BL

A

LL

wf

2

 

Awf  : LLL/2 전방의 흘수 T1에서의 수선면적(m2) 

목재건현이 지정된 선박의 경우, 상기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기건현(하기목재건현이 아님)이 

가정되어야 한다. 

5.1.2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 143(77) Reg. 39(2)) 
[5.1.1]에서 요구되는 선수높이가 현호에 의하여 얻어지는 경우, 현호는 선수수선으로부터 측정하

여 적어도 선박길이의 15%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루를 설치하여 얻어지는 경우, 이와 

같은 선루는 선수재로부터 선수수선의 후방으로 적어도 0.07L 의 점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9장 4절

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폐위되어야 한다. 

5.1.3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 143(77) Reg. 39(3)) 
예외적인 운항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5.1.1] 및 [5.1.2]의 규정에 적합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 우

리 선급은 각 선박마다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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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 143(77) Reg. 39(4, a)) 
선수루의 길이가 0.15L 미만이고 0.07L 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선수루 갑판의 현호를 고려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그 선수루의 높이는 0.07L 과 선수수선 사이에서 표준선루높이의 1/2보다 작아

서는 아니된다. 

5.1.5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 143(77) Reg. 39(4, b)) 
선수루의 높이가 표준선루높이의 1/2보다 작은 경우, 선수루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

다. 

a) 건현갑판이 후방 0.15L로부터 연장된 현호를 갖는 경우, 선박의 중앙부 깊이와 동일한 높이에

서 선수수선 후방 0.15L 지점을 원점으로 하는 포물선으로 결정한다. 이 포물선은 선수루단 격

벽과 갑판이 교차하는 지점을 통과하여 선수수선에서 선수루갑판 높이보다 높지 아니한 지점

까지 연장된다.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음) 그러나, 그림 1에서 ht 로 표기된 높이의 값이 hb

로 표기된 높이의 값보다 작은 경우, 유효한 선수높이로서 ht 는 hb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ht = t
b

b Z
x

LZ −⎟⎟
⎠

⎞
⎜⎜
⎝

⎛
2

15,0  

Zb : 그림 1에 따른다. 

Zt : 그림 1에 따른다. 

hf  : 표준선루높이의 1/2 

b) 건현갑판의 현호가 0.15L보다 작게 연장된 경우 또는 현호가 없는 경우, 0.07L지점에서 선수루 

갑판의 선측으로부터 기선에 평행하게 선수수선까지 연장한 선으로 결정한다.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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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현갑판이 후방 0.15L로부터 연장된 현호를 갖는 경우의 선수높이 

 
그림 2: 현호가 0.15L보다 작게 연장된 경우의 선수높이 

6. 축  로 

6.1 일  반 

6.1.1  
축로는 수밀이어야 한다. 

7. 수밀 통풍관 및 트렁크 

7.1 일  반 

7.1.1  
Ref. SOLAS Ch. II-1, Part B, Reg. 19.1 

수밀 통풍관 및 트렁크는 최소한 건현갑판까지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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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료유탱크 

8.1 일  반 

8.1.1  
Ref. SOLAS Ch. II-2, Part B, Reg. 4.2 

연료유의 저장, 배분 및 사용상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선박과 승선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8.1.2  
Ref. SOLAS Ch. II-2, Part B, Reg. 4.2 

연료유탱크는 가능한 한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A 류 기관구역 외부에 설치하여

야 한다. 이중저탱크 이외의 연료유탱크를 A 류 기관구역 내부 또는 A 류 기관구역에 인접하여 설

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료유탱크의 수직면 중 최소한 1개가 A 류 기관구역의 경계에 접

하여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연료유탱크는 이중저탱크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A 류 

기관구역과 공동의 탱크경계면적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 이중저탱크 이외의 연료유탱크가 A 류 기

관구역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의 기름을 당해 탱크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8.1.3  
Ref. SOLAS Ch. II-2, Part B, Reg. 4.2 

연료유탱크는 연료유탱크에서 유출 또는 누설된 기름이 가열된 표면에 떨어짐으로써 위험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펌프, 여과기 또는 가열기로부터 가압상태의 누출 

기름이 가열된 표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 선급이 특별히 고려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보일러구역의 연료유탱크는 보일러의 직상 또는 고온지역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8.1.4  
상품 또는 석탄을 적재하는 구획이 가열된 액체용기의 근처에 설치되는 경우, 적절한 방열을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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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접근설비(Access arrangement) 

1. 일  반 

1.1 화물구역 또는 기타구역으로의 접근설비 

1.1.1  
Ref. SOLAS Reg.II-1/3-6 2.1(Resolution MSC.151(78)) 

선박의 일생 동안 선체구조에 대한 현상검사,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을 위하여 각 구역에는 접근설

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접근설비는 [1.3] 및 [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2  
Ref. SOLAS Reg.II-1/3-6 2.1(Resolution MSC.151(78)) 

상설 접근설비가 통상적인 적·양하작업에 의하여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거나 설치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우리 선급은 휴대식 접근설비를 부착, 장착, 매달거나 또는 지지하는 수

단이 선체구조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경우, [2]에서 규정하는 이동식 또는 휴대식 접근설비를 허

용할 수 있다. 

1.1.3  
Ref. SOLAS Reg.II-1/3-6 .2.1(Resolution MSC.151(78)) 

모든 접근설비와 이들을 선체구조에 고정시키는 부착물의 구조 및 재료는 우리 선급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2 화물창, 화물탱크, 밸러스트탱크 및 기타구역으로의 안전한 접근 

1.2.1  
Ref. SOLAS Reg.II-1/3-6 .3.1(Resolution MSC.151(78)) and IACS UI SC 191 

화물지역 내의 화물창, 코퍼댐, 밸러스트탱크, 화물탱크 및 기타구역으로의 안전한 접근은 개방갑

판으로부터 직접 통하여야 하며, 완전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중저구역 또는 선수

밸러스트탱크로의 안전한 접근은 펌프실, 디프코퍼댐, 파이프터널, 화물창, 이중선체구역 또는 기

름이나 위험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하는 유사한 구획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이중선측구역으로

의 접근은 톱사이드탱크 또는 이중저탱크 또는 이들 모두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1.2.2  
Ref. SOLAS Reg.II-1/3-6 .3.2(Resolution MSC.151(78)) 

길이가 35m 이상인 탱크 및 탱크구획에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최소한 2개의 출입용 창구 및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길이가 35m 미만의 탱크에는 최소한 1개의 출입용 창구 및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1개 이상의 제수격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에 의하여 탱크가 구획되어져서 

그 탱크의 다른 부분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2개의 출입용 창구 및 사다

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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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Ref. SOLAS Reg.II-1/3-6 .3.2(Resolution MSC.151(78)) 

각각의 화물창에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최소한 2개의 접근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

근설비는 일반적으로 대각선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방격벽 부근에 1개의 접근설비를 

좌현에, 후방격벽 부근에 1개의 접근설비를 우현에 설치한다. 

1.3 일반기술사양 

1.3.1  
Ref. SOLAS Reg.II-1/3-6 .5.1(Resolution MSC.151(78)) and IACS UI SC 191 

수평개구, 창구 또는 맨홀을 통한 접근인 경우, 그 치수는 자장식 공기호흡구 및 보호장구를 착용

한 사람이 방해 없이 모든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구획의 바닥으로부터 부상자를 쉽게 끌

어올리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구는 최대 100mm 곡률반경의 모서리를 가지는 최소 600mm 

x 800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구조해석의 결과에 따라 개구의 주위에서 응력이 감소되어야 하

는 경우, 개구의 치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최대 100m 곡률반경의 모서리를 

가지는 600mm x 600mm의 개구를 300mm 곡률반경의 모서리를 가지는 600mm x 800mm로 증가시

킨다. 화물창으로의 출입이 화물창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사다리의 최상부는 창구코밍과 

가능한 한 가까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높이 900mm 이상의 출입용 창구코밍에는 사다리와 연계하

여 외측에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2  
Ref. SOLAS Reg.II-1/3-6 .5.2(Resolution MSC.151(78)) and IACS UI SC 191 

구역의 길이 및 폭 방향으로의 통행을 위하여 제수격벽, 늑판, 거더 및 웨브프레임에 설치되는 수

직개구 또는 맨홀을 통한 접근인 경우, 그 최소 통과개구치수는 최대 300mm 곡률반경의 모서리를 

가지는 최소 600mm x 800mm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바닥판 또는 기타의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구의 높이는 선저외판에서 600mm 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들것에 실린 부상자

를 쉽게 대피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300mm 곡률반경의 모서리를 가지는 600mm 

x 800mm의 개구를 대신하여 하반부는 600mm 미만일 수 있으나 상반부는 600mm 보다 넓고 전장

이 850mm 이상인 620mm x 850mm 의 수직개구는 인정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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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체 수직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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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설비에 대한 기술조항 

2.1 정  의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2(Resolution MSC.158(78)) 

IMO Technical Provisions, 2(Resolution MSC.158(78)) 참조. 

2.1.1 수직사다리발판(rung) 
수직사다리발판(rung)이라 함은 수직사다리의 발판 또는 수직면 상의 발판을 말한다. 

2.1.2 디딤판(tread) 
디딤판(tread)이라 함은 경사사다리의 발판 또는 수직개구를 위한 발판을 말한다. 

2.1.3 사다리의 플라이트(flight of a ladder) 
사다리의 플라이트(flignt of a ladder)라 함은 경사사다리 스트링거의 실제길이를 말하며 수직사다리

인 경우 플랫폼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2.1.4 스트링거(stringer) 
스트링거(stringer)라 함은, 

1) 사다리의 프레임(frame), 또는 

2) 그 구역의 선측외판, 횡격벽 그리고/또는 종격벽에 설치된 보강된 수평판구조. 

이중선측구역을 형성하는 폭 5m 미만의 밸러스트탱크에 대하여, 수평판구조가 선측외판 

또는 종격벽상의 프레임 또는 보강재를 넘어 폭 600mm 이상의 연속적인 통로를 

제공한다면, 그 수평판구조는 스트링거 및 종방향 상설접근설비로 간주할 수 있다. 

상설접근설비로 사용되는 스트링거판상의 개구에는 스트링거상의 안전한 통행 또는 각 

트랜스버스웨브로의 안전한 접근을 위하여 가드레일 또는 격자덮개(grid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1.5 수직사다리(vertical ladder) 
수직사다리(vertical ladder)라 함은 경사각이 70° 이상 90° 이하인 사다리를 말하며, 횡방향 경사각

은 2° 이하이어야 한다. 

2.1.6 상부장애물(overhead obstruction) 
상부장애물(overhead obstruction)이라 함은 접근설비 상부에 있는 보강재를 포함한 갑판 및 스트링

거구조를 말한다. 

2.1.7 상부갑판 아래의 거리(distance below deck head) 
상부갑판 아래의 거리(distance below deck head)라 함은 판으로부터 하방의 거리를 말한다. 

2.1.8 크로스데크(cross deck) 
크로스데크(cross deck)라 함은 창구코밍 사이의 선내측에 위치한 주갑판의 횡방향 부분을 말한다. 



11 편 2장 3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4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2.2 상설접근설비 

2.2.1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1 & 3.2(Resolution MSC.158(78)) 

이중저구역 내의 부재들을 제외하고 구조부재들에는 [2.7]내지 [2.13]에 규정된 정도까지 상설접근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상설접근설비는 자체의 견고함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선체구조강도에 기

여하도록 가능한 한 선체의 구조부재와 일체화하여야 한다. 

2.2.2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3(Resolution MSC.158(78) and IACS UI SC191) 

상설접근설비로서 고가통로(elevated passageway)가 설치된 경우, 최소 600mm 의 폭을 가지고 개방 

측의 전 길이에 걸쳐 가드레일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직웨브를 돌아 지나가는 경우에는 

450mm 까지 그 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단독으로 설치된 통로에는 그러한 구조의 양측에 가드레

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설비의 일부로서 설치되고 선박이 등흘수에 직립일 때 수평면에 대한 

각도가 5° 이상인 경사구조물은 미끄럼방지구조이어야 한다. 가드레일은 그 높이가 1000mm 이고 

레일 및 500mm 높이의 중간횡봉으로 구성되며,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지지대(stanchion)는 3m 

이하의 간격이어야 한다. 

2.2.3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4(Resolution MSC.158(78)) 

선저로부터의 상설접근설비 및 수직개구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사다리 및 디딤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디딤판은 측면지지대가 있어야 한다. 수직사다리발판(rung)이 수직면에 설치되는 경

우, 수직사다리발판(rung)의 중앙점이 수직면으로부터 최소한 15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수

직맨홀이 보행면에서 600mm 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 접근이 용이하도록 양쪽에 승강단(platform 

landing)을 가진 디딤판과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사다리의 구조 

2.3.1 일  반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5(Resolution MSC.158(78)) 

상설경사사다리는 그 경사각이 70° 미만이어야 한다. 개구 근방을 제외하고는 경사사다리면으로부

터 750mm 이내에는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개구 근방에서는 600mm 까지 줄일 수 있다. 적절한 

치수의 휴식용 플랫폼(resting platform)이 수직높이 6m 이하의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다리와 

핸드레일은 강 또는 적합한 강도 및 강성을 가진 강과 동등한 재질로서 제작되어야 하며, 스테이

에 의하여 구조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지지방법 및 스테이의 길이는 진동이 실질적으로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물창의 사다리는 화물의 양·하역을 방해하지 않고, 또한 하역설비

에 의한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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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경사사다리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6(Resolution MSC.158(78)) 

경사사다리의 스트링거 간 폭은 400mm 이상이어야 한다. 디딤판(tread)은 동일한 간격으로서 발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200mm 에서 300mm 사이이어야 한다. 강재 디딤판은 단면이 22mm x 22mm 이

상인 사각봉 2개로 구성되어야 하며, 두 모서리가 위를 향하게 하여 수평발판을 형성하여야 한다. 

디딤판은 사이드스트링거를 관통하여 지지되어야 하며 양면연속용접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모든 

경사사다리는 견고한 구조의 핸드레일이 디딤판으로부터 적당한 높이를 가지고 양쪽에 부착되어

야 한다. 

2.3.3 수직사다리 또는 나선형사다리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7(Resolution MSC.158(78)) 

수직사다리 또는 나선형사다리의 폭과 구조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국제기준 또는 국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2.4 개구를 통한 접근 

2.4.1 수평개구, 창구 또는 맨홀을 통한 접근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10(Resolution MSC.158(78)) 

수평개구, 창구 또는 맨홀을 통한 접근인 경우, 최소 통과개구크기는 600mm x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화물창으로의 출입이 화물창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사다리의 최상부는 창구코밍과 가

능한 한 가까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높이 900mm 이상의 출입용 창구코밍에는 사다리와 연계하여 

외측에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4.2 수직개구 또는 맨홀을 통한 접근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11(Resolution MSC.158(78)) 

구역의 길이 및 폭 방향의 통행을 위하여 제수격벽, 늑판, 거더 및 웨브프레임에 설치되는 수직개

구 또는 맨홀을 통한 접근인 경우, 그 최소 통과개구치수는 600mm x 800mm 이상이어야 하며, 또

한 바닥판 또는 기타의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구의 높이는 통행로로부터 600mm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2.5 화물창 및 기타구역으로의 접근용 사다리 

2.5.1 일  반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13.1 & 3.13.2(Resolution MSC.158(78)) 

화물창 및 기타구역으로의 접근용 사다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인접한 갑판의 상면 사이 또는 화물구역 바닥과 갑판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하일 경우, 수

직사다리 또는 경사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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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접한 갑판의 상면 사이 또는 화물구역에서 갑판과 바닥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상부장애물 안쪽으로부터 계측하여 화물구역의 최상부 2.5m 및 최하부 6m 를 제외하고는, 화

물창의 한 끝단부에 설치된 하나 또는 일련의 경사사다리는 수직사다리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수직사다리를 연결하는 단일의 경사사다리 또는 복수의 경사사다리의 수직범위가 2.5m 이상이

어야 한다. 

2.5.2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13.2(Resolution MSC.158(78)) 

화물창 다른 쪽 끝단부의 두 번째 접근설비로 일련의 교차된 수직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사다리에는 수직으로 6m 이내 간격으로, 사다리 좌측 또는 우측 한쪽으로 치우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사다리연결플랫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접한 사다리는 횡방향으로 적어도 사다리 폭만큼 

떨어뜨려 설치하여야 한다. 직접 화물창에 연결되는 사다리의 최상부는, 상부장애물 내측으로부터 

2.5m 구간에서 수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하방에 사다리연결플랫폼을 설치하여야 한다. 

2.5.3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13.3(Resolution MSC.158(78)) 

갑판과 탱크 내 종방향 통행설비, 스트링거 또는 출입구 직하에 있는 그 구획의 바닥 사이의 수직

거리가 6m 이하인 경우, 수직사다리를 톱사이드탱크의 접근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수직사다리의 

갑판으로부터 출입구 최상부는 상부장애물로부터 2.5m 구간에서 수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그 

2.5m 의 수직거리 내에 종방향 통행설비, 스트링거 또는 바닥에 대한 발판이 없는 경우, 하방에 

사다리연결플랫폼이 설치되어야 한다. 

2.5.4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13.4(Resolution MSC.158(78)) 

[2.5.3]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판과 출입구 하방 스트링거 사이, 스트링거와 스트링거 

사이, 갑판 또는 스트링거와 출입구 직하에 있는 그 구획의 바닥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를 넘는 

경우, 탱크 또는 구역으로의 접근을 위하여 경사사다리 또는 경사사다리의 조합이 사용되어야 한

다. 

2.5.5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13.5(Resolution MSC.158(78)) 

상기 [2.5.4]의 경우, 갑판으로부터 사다리 최상부 출입부분은 상부장애물 안쪽으로부터 2.5m 구간

에서 수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하방에 랜딩플랫폼을 통하여 경사사다리와 연결되어야 한다. 경

사사다리의 플라이트(flight)는 실제 길이로 9m 이하이어야 하며, 수직거리로 6m 이하이어야 한다. 

사다리의 최하부는 수직거리로 2.5m 이상 구간에서 수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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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13.6(Resolution MSC.158(78)) 

폭이 2.5m 미만인 이중선측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통행은 수직으로 6m 이하의 간격으로, 사다리 

좌측 또는 우측 한쪽으로 치우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결플랫폼을 설치한 수직사다리로 할 수 

있다. 인접한 사다리는 적어도 횡방향으로 사다리 폭만큼 떨어뜨려 설치하여야 한다. 

2.5.7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13.7(Resolution MSC.158(78)) 

나선형사다리는 경사사다리의 대체설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최상부 2.5m 는 나선사다리의 

일부로 연결할 수 있으며, 수직사다리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 

2.6 탱크로의 접근용 사다리 

2.6.1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3.14(Resolution MSC.158(78)) 

탱크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수직사다리의 갑판으로부터 출입구 최상부는, 상부장애물 안쪽으로부터 

2.5m 구간에서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사다리 좌측 또는 우측 한쪽으로 치우친 사다리연결플

랫폼을 가져야 한다. 갑판구조로부터 1.6m – 3.0m 하방의 범위 안에 종방향 또는 횡방향 상설접근

설비가 위치하는 경우, 이 수직사다리는 그 범위 안에 위치할 수 있다. 

2.7 화물창의 갑판하 구조로의 접근 

2.7.1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1.1(Resolution MSC.158(78)) 

선체중앙선 근처 및 크로스데크의 양 측에, 상부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상설접근설비가 설

치되어야 한다. 각 접근설비는 화물창의 접근로 또는 주갑판에서 직접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갑

판 하방 최소 1.6m 최대 3.0m 에 설치되어야 한다. 

2.7.2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1.2(Resolution MSC.158(78)) 

크로스데크 하방 최소 1.6m 에서 최대 3.0m 위치의 횡격벽에 설치된 횡방향 상설접근설비를 

[2.7.1]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7.3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1.3(Resolution MSC.158(78)) 

크로스데크 상부구조로의 상설접근설비는 상부스툴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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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1.4(Resolution MSC.158(78)) 

내부로부터 모든 프레임과 판을 검사할 수 있는, 주갑판으로부터의 접근이 가능한 상부스툴(즉, 톱

사이드탱크 사이 그리고 창구단보 사이까지 연장되어 있는 스툴)이 있는 횡격벽을 가지는 선박은 

크로스데크에 대한 상설접근설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2.7.5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1.5(Resolution MSC.158(78)) 

대체설비로, 수직거리가 내저판으로부터 17m 이하인 경우, 크로스데크의 상부구조로의 접근을 위

하여 이동식 접근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2.8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탱크로의 접근 

2.8.1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2.8 & Tab 1, 2.1(Resolution MSC.158(78)) 

빌지호퍼부 상부 너클포인트보다 위쪽의 이중선체구역에 대하여 다음에 따르는 상설접근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a) 최상부 수평스트링거와 갑판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1개의 연속된 종방향 접근설

비를 탱크의 전 길이에 걸쳐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 접근설비는 갑판으로부터 최소 1.6m 에서 

최대 3.0m 하부에 트랜스버스를 통과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탱크 양단에 수직접근사다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b) 구조부재와 일체화된 연속된 종방향 상설접근설비는 수직거리로 6m 이하의 간격이어야 한다. 

c) 가능한 한 스트링거판은 횡격벽의 수평거더와 일렬정렬을 이루어야 한다. 

2.9 단일선체 산적화물선 화물창의 수직구조에 대한 접근 

2.9.1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1.6(Resolution MSC.158(78)) 

모든 화물창에 상설수직접근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설비는 횡격벽 근방의 화물창 양

단을 포함하여 화물창 전체에 걸쳐 좌, 우현에 균등히 분포되어 최소한 화물창 늑골 전체수의 

25%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수

직접근설비가 각 현 3개 이상(화물창 전후단 및 중앙)이어야 한다. 2개의 인접한 화물창늑골 사이

에 설치된 상설수직접근설비는 양쪽늑골 모두의 검사를 위한 접근설비로 본다. 하부 호퍼밸러스트

탱크경사판 위로의 접근을 위하여 휴대식 접근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2.9.2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1.7(Resolution MSC.158(78)) 

추가로, 상기 접근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창늑골에 대한 상부 브래킷까지의 검사 및 횡격벽의 

검사를 위하여 휴대식 또는 이동식 접근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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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1.8(Resolution MSC.158(78)) 

화물창늑골의 상부 브래킷까지의 접근을 위하여 [2.9.1]에서 요구된 상설접근설비를 대신하여 휴대

식 또는 이동식접근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접근설비는 본선에 비치하여 항상 사용 가

능하여야 한다. 

2.9.4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1.9(Resolution MSC.158(78)) 

화물창늑골로의 접근을 위한 수직사다리의 폭은 사다리 양쪽 프레임 간 거리가 최소한 300mm 이

상이어야 한다. 

2.9.5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1.10(Resolution MSC.158(78)) 

단일선측구조의 화물창 선측늑골 검사용 수직사다리에 대해서는 길이가 6m 를 초과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2.10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화물창의 수직구조에 대한 접근 

2.10.1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1.11(Resolution MSC.158(78)) 

이중선측구조에 대해서는 화물창 외부의 검사를 위하여 수직사다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

조의 검사는 이중선측구역 내부로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2.11 단일선체 산적화물선의 톱사이드 밸러스트탱크에 대한 접근 

2.11.1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2.1(Resolution MSC.158(78)) 

높이 6m 이상의 각 톱사이드탱크에는 1개의 연속된 종방향 접근설비가 선측외판웨브를 따라 갑판

아래로 최소 1.6m에서 최대 3.0m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설비는 톱사이드탱크의 각 출입

구 근처에 수직접근사다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2.11.2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2.2(Resolution MSC.158(78)) 

탱크바닥으로부터 600mm 이내에 트랜스버스웨브를 통과하는 접근개구가 없고 웨브프레임링의 웨

브높이가 선측외판 및 경사판 근처에서 1m 를 초과할 경우에는, 각 트랜스버스 웨브프레임링을 넘

어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발판/손잡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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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2.3(Resolution MSC.158(78)) 

각 탱크의 양 단 베이(bay)와 중간 베이에 설치된 3개의 상설접근설비는 탱크바닥으로부터 창구측

거더와 경사판의 교차점까지 걸쳐 있어야 한다. 기 설치된 종식구조는 이러한 접근설비의 일부로

서 사용할 수 있다. 

2.11.4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2.4(Resolution MSC.158(78)) 

톱사이드탱크의 높이가 6m 미만인 경우, 상설접근설비 대신에 대체설비나 휴대식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2.12 빌지호퍼 밸러스트탱크에 대한 접근 

2.12.1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2.5(Resolution MSC.158(78) and IACS UI SC191) 

높이가 6m 이상인 각 빌지호퍼탱크에 대하여, 1개의 연속된 종방향 상설접근설비가 선측외판웨브

를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접근설비는 웨브링의 개구상단으로부터 최소 1.2m 하방에 설치

되어야 하고 이 탱크의 각 출입구 근처에 수직접근사다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연속된 종방향 상설

접근설비와 빌지호퍼 탱크바닥 사이의 접근사다리가 탱크의 각 끝단에 제공되어야 한다. 대체설비

로 식별된 취약한 구조지역을 보다 적절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배치인 경우에는, 연속된 종방향 상

설접근설비를 웨브링 개구상부의 웨브판을 관통하여 갑판으로부터 최소 1.6m 하방에 설치할 수 

있다. 폭이 600mm 이상인 큰 종늑골은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중선측 산적화물선에 대해서

는 빌지의 너클포인트로의 접근을 위한 대체방법과 함께 사용된다면, 연속된 종방향 상설접근설비

는 빌지의 너클포인트로부터 6m이내에 설치될 수도 있다. 

2.12.2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2.6(Resolution MSC.158(78)) 

탱크바닥으로부터 600mm 이내에 트랜스버스웨브를 통과하는 접근개구가 없고 웨브프레임링의 웨

브높이가 선측외판 및 경사판 근처에서 1m 를 초과할 경우에는, 각 트랜스버스 웨브프레임링을 넘

어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발판/손잡이가 제공되어야 한다. 

2.12.3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2.7(Resolution MSC.158(78)) 

6m 미만 높이의 빌지호퍼탱크에는 상설접근설비 대신에 대체설비나 휴대식설비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설비는 필요 시 해당 장소에서 전개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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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선수탱크에 대한 접근 

2.13.1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2.9(Resolution MSC.158(78)) 

선수격벽의 중심선에서 깊이 6m 이상인 선수탱크에 대하여, 갑판하부구조, 스트링거, 선수격벽, 선

측 외판구조 등과 같은 중요부위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적절한 접근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2.13.2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2.9.1(Resolution MSC.158(78)) 

갑판으로부터 또는 직상에 있는 스트링거로부터 수직거리 6m 이내에 있는 스트링거는 휴대식 접

근설비와 조합하여 적절한 접근설비로 간주할 수 있다. 

2.13.3  
Ref. IMO Technical Provisions, Tab 2, 2.9.2(Resolution MSC.158(78)) 

갑판과 스트링거 간, 스트링거 간 및 최하부 스트링거와 탱크바닥 간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

우 대체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축  로 

3.1 일  반 

3.1.1  
터널은 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한다. 

3.1.2  
터널에의 접근을 위해 기관실 후단격벽에 2장 1절 [6]에 따르는 수밀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길이

가 7m 이상인 터널에는 수밀 통풍관 역할도 하는 탈출트렁크를 구획갑판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 조타기실에의 접근 

4.1 일  반 

4.1.1  
조타기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기관구역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4.1.2  
조타장치의 조작을 위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치에는 작동

유가 누설된 경우에도 적당한 작업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핸드레일과 그레이팅 또는 기타 미끄럼

방지표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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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재  료 

1. 일  반  

1.1 재료의 규격 

1.1.1  

이 절의 규정은 규칙 2편 1장의 요건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여 용접으로 건조하는 선박에 대하

여 적용한다. 

1.1.2  

규칙 2편 1장에 규정한 규격과 다른 재료에 대하여는 그 재료의 제조,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및 

용접 등에 관한 상세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1.2 재료시험  

1.2.1  

재료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 2편 1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1.3 제조법 

1.3.1  

이 절의 요건은 용접, 냉간 및 열간 제조과정이 IACS UR W 에 정의된 현행 건전한 작업관행 및 

재료에 대한 우리선급 요건에 적합하게 수행됨을 전제로 한다. 특히, 

• 모재 및 용접방법은 재료의 사용 용도에 따라 규정된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 용접 전에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 용접, 냉간가공 또는 열간가공 후에 적절한 열처리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  

2. 선체 구조용 강재  

2.1 일반  

2.1.1  

선박의 건조에 현재 사용되는 강재의 기계적 성질은 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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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체구조용 강재의 기계적 성질  

재료기호 
(t ≤ 100 mm) 

최소 항복응력 
ReH (N/mm2) 

인장강도  
Rm (N/mm2) 

A, B, D, E 235 400-520 
AH32, DH32, EH32, FH32 315 440-570 
AH36, DH36, EH36, FH36 355 490-630 
AH40, DH40, EH40, FH40 390 510-660 

2.1.2  

선체구조에 고장력 강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범위, 위치, 재질 및 치수를 명기한 도면을 

제출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표 1에 규정한 것 이외의 고장력 강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별로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1.4  

선체구조에 최소 항복응력(ReH) 235 N/mm2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구조부재의 치수는 [2.2]

에서 정의되는 재료계수 k를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2.1.5  

선박에는 선체구조에 사용된 강재의 종류와 재료기호를 나타내는 도면이 비치되어야 한다. 표 1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강재가 사용된 경우, 당해 강재의 화학적 및 기계적 성질과 작업기준 또는 권고

사항이 앞에 언급한 도면와 함께 비치되어야 한다. 

2.2 재료계수 k  

2.2.1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선체 구조부재의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연강 및 고장력강의 재료계수 k

는 최소 항복응력(ReH)에 의한 표 2에 따른다. 

최소 항복응력(ReH)이 표 2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 재료계수 k 는 선형보간법에 의한다. 항복응력

이 390 N/mm2 보다 큰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사안 별로 우리 선급이 고려한다. 

표 2:   재료계수 k 

최소 항복응력 ReH (N/mm2) k 
235 1.0 
315 0.78 
355 0.72 
390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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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재의 사용구분 

2.3.1  

여러 가지 구조부재에 사용되는 강재는 표 4에 규정한 재료의 사용등급(class)에 대하여 표 3에 규

정한 I, II 및 III등급에 해당하는 강재보다 낮은 등급의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표 3에 언급되지 않은 강도부재에 대하여는 A 급 또는 AH급 강을 사용할 수 있다. 

2.3.2  

일반적으로 선미재, 타, 러더혼 및 샤프트 브래킷의 강판은 II 등급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반 스페이드 타(규칙 4편 1장 그림 4.1.1의 D 및 E 형 타)의 하부 지지대 부분 또는 스페

이드 타(규칙 4편 1장 그림 4.1.1의 C 형 타)의 상부와 같이 응력집중을 받는 타와 타판에 대하여

는 III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2.3.3  

내저판에 삽입되는 추진기 및 보조엔진 거치대을 위한 시트의 베드판은 I 등급이어야 한다. 이외

의 경우, 강재는 적어도 A급 이상이어야 한다. 

2.3.4  

냉동화물창의 해치의 경우에서처럼 강력갑판 하부에 위치한 갑판상의 대형창구 코너부의 판재와 

선측 외판의 대형 개구의 코너의 삽입판은 일반적으로 III등급 이어야 한다. 

2.3.5  

규칙에 의한 순 두께로부터 얻어지는 총 두께보다 두꺼운 판을 사용하는 경우, 건조 총 두께(As-

built gross thickness)에 해당하는 강재의 사용등급이 적용되어야 한다. 

 

표 3:   I, II 및 III 급별에 따른 사용강재 

급별 I II III 

두께 (mm) NSS HSS NSS HSS NSS HSS 
t ≤ 15 

15 < t ≤ 20 
A 
A 

AH 
AH 

A 
A 

AH 
AH 

A 
B 

AH 
AH 

20 < t ≤ 25 
25 < t ≤ 30 

A 
A 

AH 
AH 

B 
D 

AH 
DH 

D 
D 

DH 
DH 

30 < t ≤ 35 
35 < t ≤ 40 

B 
B 

AH 
AH 

D 
D 

DH 
DH 

E 
E 

EH 
EH 

40 < t ≤ 50 D DH E EH E EH 

(비 고) 
  NSS : 연강 
 HSS : 고장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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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강재의 급별 및 등급의 적용 

강재의 급별 
구 조 부 재 구 분 중앙부 

0.4L이내 
중앙부  

0.4L이외 

○ 2차 (secondary): 
- 종통격벽의 강판(1차 강도부재 제외) 
- 강력갑판이 아닌 노출갑판(1차 강도부재 및 특급부재 제외) 
- 선측외판(7) 

I A/AH 

○ 1차 (primary): 
- 선저외판(평판용골 포함) 
- 강력갑판(특급 범주 제외) 
- 강력갑판 상부의 종통부재(해치코밍 제외) 
- 강력갑판에 접합되는 종통격벽판 
- 수직판(해치사이드 거더) 및 톱 사이드 탱크 내 경사판의 최상부
판 

II A/AH 

○ 특급(special): 
- 강력갑판의 현측후판(1), (6) 
- 강력갑판의 스트링거판(1), (6) 
- 종통격벽에 접합되는 갑판의 강판(6) 
- 산적화물선, 광석운반선, 겸용선 및 이와 유사한 화물창구 형상을 
갖는 선박의 화물 창구 모서리부의 강력갑판(2)  

- 만곡부외판(3) (4), (6) 
- 길이가 0.15L보다 큰 종방향 해치코밍(5) 
- BC-A 또는 BC-B의 부가적인 특성을 갖는 단일선측 산적화물선
의 선측 늑골 하부 브래킷(5) 

- 종방향 화물 해치코밍의 끝단 브래킷 및 갑판실 연결부분(5) 

III 
II 

(I : 중앙부 0.6
L 이외) 

(비 고) 
(1) L이 250m를 넘는 선박의 중앙부 0.4L간은 E/EH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선박의 중앙부 0.6L간의 화물구역에는 Ⅲ등급 이상을, 화물 구역의 나머지 길이 내에는 
Ⅱ등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폭에 걸쳐 이중저를 가진 L이 150m미만인 선박은 II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4) L이 250m를 넘는 선박의 중앙부 0.4L간은 D/DH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D/DH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선박의 중앙부 0.4L내의 Ⅲ등급 또는 E/EH 강판이 요구되는 1조의 강판(single strake)은, 
선박 설계형상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다면, 0.8+0.05L 이상의 폭을 가져야 한다. 다만 
1.8m를 넘을 필요는 없다. 

(7) 단일선측 구조를 갖는 BC-A 및 BC-B 선박에 대하여는, 선측외판 및 빌지호퍼 경사판의 
교점 상하로 0.125l 에 위치하는 두 점 사이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선측외판 강판
은 D/DH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l 은 늑골의 스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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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강판이나 형강의 총두께가 재료의 기호별로 표 3에 규정된 두께제한 치수보다 두꺼운 경우에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7  

[2.3.6]과 같은 특별한 경우, 선체거더의 응력분포를 고려하여 중앙부 0.4L 범위 안에 요구되는 사

용등급의 강재를 그 범위를 초과해서 요구할 수 있다. 

2.3.8  

중앙부 0.4L 범위 내의 강력갑판, 현측후판 그리고 종격벽의 상부판재에 요구되는 재료의 사용등

급은 선교 끝단과 선미루 전단에 걸쳐 적절한 길이만큼 유지되어야 한다. 

2.3.9  

거터바(gutter bars)와 같이 선체 외판 상의 용접 부착물에 사용되는 압연재(rolled product)는 부근의 

선체외판에 사용된 것과 같은 등급의 재질이어야 한다. 

2.3.10  

연속부재에 수직하게 높은 국부응력이 발생하는 장소에 위치하는 완전용입 용접이음의 경우, 우리 

선급은 라멜라 균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같이 두께방향으로 적절한 연성을 갖는 두께방

향특성강재(Z 타입 강재)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2.3.11  

우리 선급은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구역의 총두께가 20mm 를 초과하는 강판에 대하여는 D/DH 등

급 또는 E/EH등급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2.4 저온에 노출되는 구조 

2.4.1  

저온해역에서 운항하도록 설계된 선박에 적용되는 강재는 [2.4.2] 내지 [2.4.6]의 규정에 따른다. 

2.4.2  

저온해역(영하 20°C 이하)에서 운항하도록 설계된 선박, 예를들면 정기적으로 동절기에 북극해나 

남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노출부재의 재료는 다음 [2.4.3]에 정의된 설계온도 tD 에 따라 선

택하여야 한다. 

 

2.4.3  

설계온도 tD는 선박의 항행구역에 대한 일일 평균온도의 최저온도를 말한다.  

• 평균(Mean) : 관찰기간 동안의 통계학적 평균치(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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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Average) : 일일동안의 평균 

• 최저(Lowest) : 1년중 최고로 낮은 값   

 그림 1은 북극해에서의 온도의 정의를 나타낸다. 

계절 제한을 받는 운항의 경우, 그 기간 중 가장 낮은 기온을 적용한다.  

 

 

그림 1: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온도의 정의 

2.4.4  

최소 밸러스트 수선(ballast water line: BWL) 상부에 위치하고 대기중에 노출된 강도부재의 재료는 

구조부재의 종류(2차, 1차 및 특급)에 따라서 표 5에 표기된 등급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은 부재와 최소 밸러스트 수선 하부에 위치한 부재는 [2.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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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저온에 노출된 강재의 급별 및 등급의 적용 

강재의 급별 
구 조 부 재 명 

중앙부 0.4L 이내 중앙부 0.4L 이외

о 2차 (secondary) : 
- 노출갑판 
- 최소 밸러스트 수선 상부의 선측외판 
- 최소 밸러스트 수선 상부의 횡격벽판 

I I 

о 1차 (primary) : 
- 강력갑판(1) 
- 강력갑판 상부의 연속된 종통부재(종방향 해치코밍제
외) 

- 최소 밸러스트 수선 상부의 종통격벽판 
- 최소 밸러스트 수선 상부 톱사이드탱크의 격벽판 

II I 

о 특급 (special) : 
- 강력갑판의 현측후판(2) 
- 강력갑판의 스트링거판(2) 
- 종통격벽에 접합되는 갑판의 강판(3) 
- 연속된 종방향 해치코밍(4) 

III II 

(비 고) 
(1) 큰 창구 모서리부의 강판은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높은 국부응력이 발생되는 장소는 

III급 또는 E/EH급의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L이 250m를 넘는 선박의 중앙부 0.4L간은 E/EH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B가 70m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 적어도 3조의 갑판의 강판은 III급 이상이어야 한다. 
(4) D/DH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4.5  

두께와 설계온도에 따른 선체구조부재의 사용강재는 표 6, 표 7 및 표 8에 따른다. 설계온도가 -

55°C 미만인 경우,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4.6  

Ⅲ급 또는 등급 E/EH 및 FH 의 강판이 요구되는 1조의 강판(single strakes)의 나비 b 는 다음 식에 

의한 값(m) 이상이어야 하며 1.8m를 넘을 필요는 없다.  

b = 0.05L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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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저온 급별 I 에 대한 강재의 등급  

-20 / -25°C -26 / -35°C -36 / -45°C -46 / -55°C 
두께 (mm) 

NSS HSS NSS HSS NSS HSS NSS HSS 
t ≤ 10 A AH B AH D DH D DH 

10 < t ≤ 15 B AH D DH D DH D DH 
15 < t ≤ 20 B AH D DH D DH E EH 
20 < t ≤ 25 D DH D DH D DH E EH 
25 < t ≤ 30 D DH D DH E EH E EH 
30 < t ≤ 35 D DH D DH E EH E EH 
35 < t ≤ 45 D DH E EH E EH - FH 
45 < t ≤ 50 E EH E EH - FH - FH 

 (비 고) 
 NSS: 연강, HSS: 고장력강 

 

표 7:   저온 급별 II 에 대한 강재의 등급  

-20 / -25°C -26 / -35°C -36 / -45°C -46 / -55°C 
두께(mm) 

NSS HSS NSS HSS NSS HSS NSS HSS 
t ≤ 10 B AH D DH D DH E EH 

10 < t ≤ 20 D DH D DH E EH E EH 
20 < t ≤ 30 D DH E EH E EH - FH 
30 < t ≤ 40 E EH E EH - FH - FH 
40 < t ≤ 45 E EH - FH - FH - - 
45 < t ≤ 50 E EH - FH - FH - - 

(비 고) 
 NSS: 연강, HSS: 고장력강 
 

표 8:   저온 급별 III 에 대한 강재의 등급  

-20 / -25°C -26 / -35°C -36 / -45°C -46 / -55°C 
두께 (mm) 

NSS HSS NSS HSS NSS HSS NSS HSS 
t ≤ 10 D DH D DH E EH E EH 

10 < t ≤ 20 D DH E EH E EH - FH 
20 < t ≤ 25 E EH E EH - FH - FH 
25 < t ≤ 30 E EH E EH - FH - FH 
30 < t ≤ 40 E EH - FH - FH - - 
40 < t ≤ 45 E EH - FH - FH - - 
45 < t ≤ 50 - FH - FH - - - - 

(비 고) 
 NSS: 연강, HSS: 고장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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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강품 및 주강품 

3.1 일  반 

3.1.1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단강품 및 주강품 (이하 주단강품이라 한다)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규칙 2편 1장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2  

용접구조로 사용되는 주단강품은 용접성과 관련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1.3  

사용되는 주단강품은 규칙 2편 1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3.2 단강품 

3.2.1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단강품 대신에 압연봉강(rolled bar)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질이나 시험과 관련하여 단강품에 대한 규정 대신에 사용이 허용된 압연봉강에 대한 규칙의 요건

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3.3 주강품 

3.3.1  

선수재, 선미재, 타, 조타장치의 부품 그리고 갑판 기기로 사용되는 주강품은 일반적으로 규칙 2편 

1장 5절의 규정에 따라 규격최소인장강도 (Rm) 400 N/mm2 또는 440 N/mm2 를 갖는 C 또는 C-Mn 

계의 용접구조용 주강재이어야 한다. 

3.3.2  

선체 강도에 기여하는 주판(main plating)에 주강품을 용접하는 경우에는 그 용접시공절차에 대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판의 충격특성에 적합한 충격특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 

선급은 이러한 주강품에 대하여는 비파괴시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3.3  

큰 응력을 받는 조타장치의 주강품, 특히 키 없이 설치되는 용접 조립품과 틸러 또는 로터에 대하

여는 그것들의 내부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파괴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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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루미늄 합금 구조 

4.1 일  반 

4.1.1  

알루미늄 합금은 규칙 2편 1장 8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Al-Mn 계의 5000계열 알루미늄 합

금과 Al-Mn-Si 계의 6000계열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4.1.2  

저온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또는 기타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에 대하여는 우

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알루미늄 합금의 탄성계수(Young 율)은 70,000 N/mm2 그리고 프

와송 비는 0.33과 같다. 

4.2 압출 판재 (Extruded plating) 

4.2.1  

판과 보강재로 구성되는 압출판재(Extruded plating)라 불리는 압출형재(Extrusions)의 사용을 사용할 

수 있다. 

4.2.2  

압출판재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갑판, 격벽, 선루 및 갑판실로 제한된다. 압출판재를 다른 곳에 사

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압출판재는 보강재가 주요한 응력 방향과 평행하게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4.2.4  

압출판재를 주요부재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3 용접이음부의 기계적 특성 

4.3.1  

용접입열은 가공경화에 의해 경화된 알루미늄 (5000계열 다만, 열처리가 O 또는 H111인 경우는 

제외) 또는 열처리에 의해 경화된 알루미늄 합금 (6000계열)의 기계적 강도를 국부적으로 저하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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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5000계열 알루미늄 합금에서 용접한 그대로(as welded)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열처리가 O 또는 

H111 인 상태와 그 특성이 같다. 충분히 증명을 할 경우 더 큰 기계적특성도 고려할 수 있다.  

4.3.3  

6000계열 알루미늄 합금에서 용접한 그대로(as welded) 상태의 특성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4.4 재료계수 k 

4.4.1  

알루미늄 합금의 재료계수 k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lim

235
R

k
′

=  

여기서,  

limR′  : 용접상태에서의 모재의 최소항복강도 2.0pR′  (N/mm2), 그러나 용접상태에서의 모재의 최

소인장강도 mR′  (N/mm2)의 70%보다 크게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0 pp RR η=′  

mm RR 2η=′  

Rp0.2 : 출하상태에서의 모재의 최소항복강도 (N/mm2) 

Rm  : 출하상태에서의 모재의 최소인장강도 (N/mm2) 

η1 , η2  : 표 9에 따른다. 

4.4.2  

2 종류의 서로 다른 알루미늄 합금을 용접하는 경우, 부재치수의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 계수 

k는 서로 조립되는 2 종류의 알루미늄합금의 k 값중에서 큰 값으로 한다. 

 



11 편 3장 1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2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표 9:   용접구조용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합금 η1 η2 

가공경화 처리를 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합금  
(열처리가 O 또는 H111 인 5000계열) 

1 1 

가공경화에 의해 경화된 알루미늄 합금  
(열처리가 O 또는 H111 이외의 5000계열) 

2.02.0 / pp RR′  mm RR /′

열처리에 의해 경화된 알루미늄 합금 (6000계열) (1) 2.02.0 / pp RR′  0.6 

(비 고) 
(1) : 열처리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계수 η1은 표 10에 정의한 야금학적 이음효율   
계수 β 와 동일하게 한다.  

2.0pR′ : 용접상태에서의 모재의 최소 보증 항복응력 (N/mm2) 

mR′   : 용접상태에서의 모재의 최소 보증 인장강도 (N/mm2) 

 

표 10:   알루미늄 합금- 야금학적 이음효율계수 β 

알루미늄 합금 열처리 총 두께(mm) β 
t ≤ 6 0.45 6005A(개 단면 형강) T5 또는 T6 
t > 6 0.40 

6005A(폐 단면 형강) T5 또는 T6 전체 0.50 

6001(형강) T6 전체 0.53 
6002(형강) T6 전체 0.45 

 

5. 기타 재료 및 제품 

5.1 일 반 

5.1.1  

주철제 부품 (허용된 경우), 동 및 동합금으로 만든 제품, 리벳, 앵커, 체인 케이블, 크레인, 마스트, 

데릭포스트, 데릭, 부속품과 와이어 로프는 우리 선급 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1.2  

우리 선급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또는 기타 특수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료에 대한 시험 및 허용기준을 포함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용접용 재료는 규칙 2편 2장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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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철제 부품 (Iron cast parts) 

5.2.1  

회주철, 가단주철 및 구상흑연주철로 만든 부품은 일반적으로 응력이 낮은 2차부재 요소의 제작에

만 허용된다. 

5.2.2  

보통주철은 창과 현창(Side scuttles)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선급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적합한 종류의 고급주철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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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순 치수 방법 

기호 

tas_built : 건조 두께.  신조선 단계에서 주어지는 실제 두께(mm)로서 tvoluntary_addition  이 있는 경우, 이

를 포함한다. 

tC : 부식추가 두께(mm)로서 3장 3절의 정의에 따른다. 

tgross_offered  : 제공 총 두께.  신조선 단계에서 주어지는 실제 총 두께(mm)로서, 부식 쇠모를 위한 선주 

여분 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tgross_required  : 요구 총 두께.  요구 순 두께에 tC 을 더하여 얻어지는 총 두께(mm) 

tnet_offered : 제공 순 두께.  제공 총 두께로부터 tC 을 빼서 얻어지는 순 두께(mm) 

tnet_required  : 요구 순 두께.  모든 구조강도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규칙에서 요구하는 순 두께(mm)로

서, 가장 가까운 반 밀리미터(closest half millimetre)로 올림 또는 내림 한다. 

tvoluntary_addition     : 자발적 추가 두께.   tC 에 추가하여 부식 쇠모를 위하여 선주가 자발적으로 추가하는 여

유 두께(mm) 

1. 일반 원리 

1.1.1  
순 치수 방법은 신조선 단계 직후부터 선박 설계수명을 통하여 구조강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지

되어야 하는 “순 치수”를 확실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선박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식을 위한 

부가두께를 순 두께와 명확히 분리한다. 

2. 적용 기준 

2.1 일 반  

2.1.1  
이 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치수는 [3.1] 내지 [3.3]에서 규정하는 순 치수 이다. 즉 하

중을 견디기 위하여 요구되는 강도 특성을 제공하는 치수로서, 어떠한 부식 추가 혹은 선주의 여분과 같

은 자발적 추가두께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제공 총 치수는 예외로 한다. 즉 다음의 치수는 

부식 추가두께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나, 선주의 여분 여유와 같은 자발적 추가 두께는 없다. 

• 9장 4절에 따른 선루 및 갑판실의 치수 

• 10장 1절에 따른 타 구조의 치수 

• 단강, 주강으로 제작하는 살이 많은 부분의 치수 

2.1.2  
요구 강도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지부재를 구성하는 판을 포함하는 판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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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보강재 및 해당되는 경우 1차 지지부재에 대한 단면계수, 전단면적, 단면 2차 모멘트 및 국부 두

께 

• 선체거더에 대한 단면계수, 단면 2차 모멘트 및 1차 모멘트 

2.1.3  
선박은 최소한 순 치수에  3장 3절의 부식 추가를 더하여 얻어지는 총 치수로 건조하여야 한다. 자발적 추

가 두께는 여분으로 더하여야 한다. 

3. 순 치수 방법 

3.1 순 치수의 정의 

3.1.1 요구 두께 
총 요구 두께  tgross_required 는 요구 순 두께에 3장 3절의 부식추가를 더하여 얻어지는 총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며, 다음 식으로 구한다. 

Crequirednetrequiredgross ttt += __  

3.1.2 제공 두께 
제공 총 두께 tgross_offered 는 신조선 단계에서 주어지는 총 두께로서, 다음과 같이 건조 두께로부터 자발적 

추가 두께를 빼서 구한다. 

additionvoluntarybuiltasofferedgross ttt ___ −=  

3.1.3 판의 순 두께 
제공 순 두께 tnet_offered 는 다음과 같이 제공 총 두께로부터 tC 을 빼서 구한다. 

CadditionvoluntarybuiltasCofferedgrossofferednet tttttt −−=−= ____  

3.1.4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순 횡단면 치수는 보강재를 구성하는 요소의 제공 총 두께로부터 tC 을 빼서 구한다. 

구평강(bulb profile)에 대하여는 3장 6절에 규정한 등가 L형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순 강도 특성은 순 횡단면에 대하여 계산한다. 

선체 거더 응력 및 이중저와 같은 국부구조의 국부굽힘으로 인한 응력을 반영하는 보강재의 순 강도 특

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선체 거더의 단면계수 또는 구조의 강성은 관련된 요소의 제공 총 두께로부터 

0.5tC 을 빼서 구한다. 

3.2 고려하는 순 치수 

3.2.1 선체 거더의 항복 검토 
5장 1절에 따라 선체거더의 항복 검토를 위하여 고려하는 구조부재의 순 두께는 제공 총 두께로부터 

0.5tC 을 빼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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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선체 거더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으로 인한 응력과 같은 선체거더(global) 응력 
5장 1절에 따라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으로 인한 응력을 위하여 고려되는 구조 부재의 순 두께

는 제공 총 두께로부터 0.5tC 을 빼서 구한다. 

3.2.3 선체거더 좌굴 검토 
6장 3절에 따라 좌굴 검토를 위하여 고려하는 구조 부재의 순 두께는 제공 총 두께로부터 tC 을 빼서 구한

다. 

3.2.4 선체거더 최종 강도 검토 
5장 2절에 따라 선체거더의 최종강도 검토를 위하여 고려되는 구조 부재의 순 두께는 제공 총 두께로부

터 0.5tC 을 빼서 구한다. 

3.2.5 직접강도 해석 
7장에 따라 검토하는 1차 지지부재를 구성하는 판의 순 두께는 제공 총 두께로부터 0.5tC 을 빼서 구한다. 

직접강도해석으로부터 얻은 응력을 사용하여, 6장 3절에 따른 좌굴 검토를 위하여 고려하는 판 부재의 

순 두께는 제공 총 두께로부터 tC 을 빼서 구한다 

3.2.6 피로 검토 
8장에 따라 피로 검토를 하는 구조부재의 순 두께는 제공 총 두께로부터 0.5tC 을 빼서 구한다. 

3.2.7 길이 150m 이하의 선박에 대한 1차지지부재의 검토 
6장 4절 에 따라 검토되는 길이 150 m 이하의 선박에 대한 1차지지부재를 구성하는 판의 순두께는 총두

께에서  tC를 빼서 구한다.  

3.3 구조 도면상의 정보 

3.3.1  
구조 도면은 각 구조 요소에 대하여, 13장 2절에 규정되어 있는 총 두께 및 신환 두께를 나타내야 한다. 

건조 두께에 자발적인 추가 두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도면 상에 명확히 기술하여 식별되도록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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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부식 추가 

기호 

tC : [1.2]에 정의한 총 부식 추가(mm)  

tC1, tC2 : 표 1에 정의한 고려하는 구조 부재의 한 면의 부식 추가(mm) 

 treserve : 13장 2절에서 정의한 예비 두께(mm)로서 다음과 같다. 

5.0=reservet  

1. 부식 추가 

1.1 일  반 

1.1.1  
이 절에서 규정하는 부식 추가 값은 5절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보호도장과 연관시켜 적용한다. 

탄소강과 다른 재료에 대하여는 부식추가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2 부식 추가의 결정 

1.2.1 강의 부식추가 
구조부재 두 면의 각 면에 대한 부식 추가 tC1 혹은 tC2는 표 1에 따른다. 

구조부재의 두 면에 대한 총 부식 추가 tC (mm)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reserveCCC tttRoundupt ++= )( 215.0  

주어진 구획의 내부 부재에 대하여는, 다음 식에 의하여 총 부식추가 tC 을 구한다. 

reserveCC ttRoundupt += )2( 15.0  

여기서 tC1 은 표 1에 규정한 값으로 그 구획에 노출된 한 면에 대한 것이다. 

한 값 이상의 부식추가 값의 영향을 받는 구조부재의 경우(예를 들어 하부 구역보다 상방으로 연장되어 

있는 건 산적 화물창 내의 판), 일반적으로 그 부재에 적용 가능한 부식추가 값 중 가장 가혹한 것으로 치

수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총 부식추가 tC 은, 일반 보강재의 웨브나 면재를 제외하고는 2mm보다 작게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2.2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부식추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한 구조부재에 대하여, 부식추가 tC 은 0(zero)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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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조부재 한 면에 대한 부식추가 

부식추가 tC1 또는 tC2 (mm) 

구획 종류 구조부재 L ≥ 150 m인 
BC-A 또는  
BC-B선박 

그 외 선박 

탱크 정부 하부 3m 이내 (3)  2.0 1차부재의 면
재 상기 외  1.5 

탱크 정부 하부 3m 이내 (3)  1.7 
밸러스트 수 탱크(2) 

그외 부재 
상기 외 1.2 
상부 (4)  2.4 1.0 
하부스툴 :경사판, 수직판 
및 정판 5.2 2.6 횡격벽 

상기 외 3.0 1.5 
상부 (4)  

단일선측 산적화물선 선측
늑골의 상단부 브래킷의 웨
브 및 면재 

1.8 1.0 

단일선측 산적화물선 선측
늑골의 하단부 브래킷의 웨
브 및 면재 

2.2 1.2 

그외 부재 

상기 외 2.0 1.2 

연속 목재 내장판 2.0 1.2 

건 산적화물창(1) 

호퍼탱크 경사
판, 내저판 비 연속 목재 내장판 3.7 2.4 
수평부재 및 노출갑판 (5)  1.7 

대기 노출 
비 수평부재 1.0 

해수 노출 (7)  1.0 
연료 탱크 및 윤활유 탱크(2) 0.7 
청수 탱크 0.7 
보이드스페이스(6) 예를 들어 볼트 붙이 맨홀 만을 통한 접근과 

같이, 통상 접근하지 않는 구역 및 파이프 터
널 등  

0.7 

건 구역 갑판실, 기관실, 창고, 펌프실, 조타기실 등의 
내부재 

0.5 

상기 이외의 구획 0.5 
(비 고)  
(1)  건 산적 화물 운송을 계획하는 건화물창으로서 해수 밸러스트를 나르는 선창을 포함한다. 
(2)  해수 밸러스트와 가열하는 연료유 탱크 사이의 판에 대한 부식추가는 0.7mm 만큼 증가시킨다.  
(3)  내저판 및 내저판 하부에 위치하는 구조부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화물창의 상부라 함은 톱 사이드와 내측 외판 또는 외판과의 연결부 보다 상부에 있는 구역에 해당
한다. 톱 사이드 탱크가 없는 경우, 화물창 상부는 화물창 높이의 상부 1/3에 해당한다.  

(5)  수평부재라 함은 수평선에 대하여 20° 이하의 각을 이루는 부재를 뜻한다  
(6)  파이프 터널 위치의 선측 외판에 대한 부식 추가는 해수 밸러스트 탱크로서 간주하여야 한다.  
(7)  정상(normal) 밸러스트 흘수와 강도계산용 흘수 사이의 선측외판은 0.5mm 만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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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계 상태 

1. 일  반 

1.1 일반 원리 

1.1.1 

표 1에 보인 구조강도 평가는 현행 규칙 요건에서 다루어 지는 것이다.  

 

표 1:   구조강도 평가 

 
 

항복 검토 좌굴 검토 최종강도 
검토 피로 검토

일반 보강재    (1)  (2) 
국부부조 

면외 압력을 받는 판    (3) - 

1차 지지부재     (2) 

선체 거더   (4)  - 
(비 고)   는 구조평가가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1) 보강재의 최종강도 검토는 보강재의 좌굴검토에 포함된다. 

(2)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피로검토라 함은 이들 부재의 연결상세에 대한 것을 말한다. 

(3) 판의 최종강도 검토는 판의 항복검토 식에 포함된다. 

(4) 선체거더 강도에 기여하는 보강재 및 판의 좌굴검토는 선체거더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으로 

인한 응력에 대하여 수행한다. 

 

1.1.2 

침수조건에서의 선체구조 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1.2 한계 상태 

1.2.1 사용성 한계 상태 
통상 사용에 관련한 사용성 한계상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 구조의 사용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구조부재의 효율 혹은 외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국부 손상 

• 구조부재의 효율적인 사용 및 외관 또는 의장품의 기능발휘에 악영향을 주는 허용할 수 없는 변형 

1.2.2 최종 한계상태 
최대 하중부담 능력 또는 어떤 경우에는 최대 적용 가능한 변형률 혹은 변형에 대응하는 최종 한계상태

는 다음을 포함한다. 

• 파단이나 과도한 변형으로 인한 단면, 부재 혹은 연결부의 최대 저항 능력의 한계 도달 

• 전체 혹은 일부 구조의 구조불안정성(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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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피로 한계상태 
피로한계상태는 주기적인 하중으로 인한 파손 가능성에 관련이 있다. 

1.2.4 사고 한계상태 
사고한계상태는 다른 구획으로의 침수 진전 없는 임의의 한 화물창 침수를 고려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선체거더의 최대 하중 부담 능력 

• 이중저 구조의 최대 하중 부담 능력 

• 격벽 구조의  최대 하중부담 능력 

전체(entire) 보강 패널의 최종강도 평가에 있어서, 임의의 한 화물창의 한 구조 부재의 우발적인 단일 파

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강도 기준 

2.1 사용성 한계상태 

2.1.1 선체거더  
선체거더의 항복 검토에 대하여, 응력은 확률 수준 10-8 의 하중에 대응한다. 

2.1.2 판 
1차 지지부재를 구성하는 판의 항복 및 좌굴 검토에 대하여, 응력은 확률 수준 10-8 의 하중에 대응한다. 

2.1.3 일반 보강재 

일반 보강재의 항복 검토에 대하여, 응력은 확률 수준 10-8 의 하중에 대응한다. 

2.2 최종 한계상태 

2.2.1 선체거더  

선체거더의 최종강도는 확률 수준 10-8 의 수직굽힘모멘트와 부분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는 최대 수직굽

힘 모멘트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2.2 판 

일반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의 최종강도는 확률 수준 10-8 의 하중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2.3 일반 보강재 

일반 보강재의 최종강도는 확률 수준 10-8 의 하중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3 피로 한계상태 

2.3.1 구조 상세 
일반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연결부와 같은 대표적인 구조상세의 피로수명은 확률 수준 10-4 의 참조 

압력으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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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고 한계상태 

2.4.1 선체거더 
화물창 침수 조건에서의 선체거더 종강도는 5장 2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4.2 이중저 구조 
화물창 침수 조건에서의 이중저 구조는 6장 4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4.3 격벽구조 
화물창 침수 조건에서의 격벽구조는 6장 4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 충격하중에 대한 강도 검토 

3.1 일  반 

3.1.1 

선수선저 슬래밍, 선수 플래어 슬래밍 및 그랩 낙하와 같은 충격하중에 대한 구조응답은 하중면적, 하중

크기 및 격자 구조에 의존한다. 

3.1.2  

격자를 구성하는 구조부재, 즉 일반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및 부착판을 고려한 일반 보강재

의 최종강도는 가해지는 최대 충격하중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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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부식 방지 

1. 일  반  

1.1 보호해야 할 구조 

1.1.1  
모든 해수 밸러스트 탱크, 화물창 및 밸러스트 선창은, 각각 [1.2], [1.3] 및 [1.4]에 따라 설치된 부식 방지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1.1.2  
보이드스페이스인 이중선측 공간은 [1.2]에 따라 도장하여야 한다. 

1.1.3  
연료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내부 면에 대하여는 부식방지 도장이 요구되지 않는다 

1.1.4  
특히 비접근성 때문에 검사 및 보수유지가 실용적으로 쉽지 않은 선박의 양단에서, 일반적으로 좁은 공

간은 효율적인 보호 물질로  채워야 한다 

1.2 보이드스페이스인 이중선측 공간 및 해수 밸러스트 탱크의 보호 

1.2.1  
모든 전용 해수 밸러스트 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인 이중선측 공간은,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적용되는 

경화 보호도장 또는 이와 동등한 효율적인 부식 방지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도장은 밝은 색, 즉 녹과 쉽게 구분되어 검사를 촉진하도록 하는 색깔이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2]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 방식용 양극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1.2.2  
개정된 SOALS 규칙 II-1/3-2이 채택된 이후에 건조(SOLAS에서 정의한 용골 거치 또는 유사한 건조 단계

에 있는)되는 선박에 대하여, IMO의 “밸러스트 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에 대한 보호 도장에 대한 성능 

기준”의 적용이 강제화되며, 개정된 SOALS 규칙의 적용을 받는 내부 구획의 도장은 IMO의 도장 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IMO 결의 A.798(19) 및 IACS UI SC 122에 따라, 도장의 선택, 사양 및 검사 계획을 포함하는 도장 시스템

의 선택은, 건조 시작 전에 우리 선급과 협의하여, 조선소, 도장 시스템 공급자 및 선주 강에 합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획의 도장 시스템 사양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 문서는 우리 선급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하고, 도장 성능 기준에 완전히 만족하여야 한다.  

조선소는 관련한 표면 처리 및 적용 방법을 갖는 선택된 도장 시스템이 제조 과정 및 방법과 합치하는가

를 입증하여야 한다. 

조선소는 도장 검사원이 IMO 기준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자질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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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급의 입회 검사원은 도장 작업을 검증하지 않으며, 규정된 조선소 도장 절차가 준수되는가를 검

증하기 위하여 도장 검사원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1.3 화물창 공간의 보호 

1.3.1 도  장 
계획된 화물, 특히 그 화물과 융화성을 위하여 적절한 도장을 선택하는 것은 건조자 및 선주의 책임이다 

1.3.2 적  용 
해치 코밍 및 창구 덮개의 모든 내부 및 외부 면, 그리고 내저판, 호퍼 탱크 경사판 및 하부 스툴 경사판을 

제외한 화물창(선측 및 격벽)의 모든 내부 면은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적용되는 에폭시 종류 또는 이와 

동등한 효율적인 보호 도장을 가져야 한다. 

선측 및 횡격벽 구역은 각각 [1.3.3] 및 [1.3.4]에 따라 도장하여야 한다. 

1.3.3 도장해야 하는 선측 구역 
도장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의 내부 면이다. 

• 내측 판 

• 톱사이드 탱크 경사판의 내부 면 

• 단일 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 늑골 단부 브래킷 하방 또는 이중선측 산적화물선의 호퍼 탱크 상단 

하방 300 mm 거리에 있는 호퍼탱크 경사판의 내부 면 

이들 구역은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다. 

 

 

그림 1: 도장해야 하는 선측 구역 

1.3.4 도장해야 하는 횡격벽 구역 
도장해야 하는 횡격벽 구역은, 단일 선측 산적화물선의 늑골 단부 브래킷 하방 또는 이중 선측 산적화물

선의 호퍼 탱크 상단 하방 300mm 거리에 위치하는 수평선 위의 모든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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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밸러스트 화물창 공간의 보호 

1.4.1 적  용 
해치 코밍 및 창구덮개의 모든 내부 및 외부 면, 그리고 밸러스트 화물창의 모든 내부 면은, 제조자의 권

고에 따라 적용하는 에폭시 종류 또는 이와 동등한 유효한 보호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전기 방식용 양극 

2.1 일  반 

2.1.1  
양극은 강제 심(steel core)을 가져야 하고, 양극 지지대에 의하여 충분히 튼튼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양극

지지대는 쇠모된 후에도 양극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삽입 강은 연속 용접에 의하여 구조에 부착하여야 한다. 대안으로서 잠금 너트를 갖는 최소 두개의 볼트

를 사용한다면, 삽입 강은  볼트에 의하여 별도의 지지에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부착을 위한 다른 기계

적 수단도 허용할 수 있다 

2.1.2  
양극의 각 단에서의 지지는 독립적인 이동 가능성이 있는 별도의 구조에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2.1.3  
양극 삽입물 또는 지지대가 구조에 용접되는 경우, 용접은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3. 내장판에 의한 내저판 보호 

3.1 일  반 

3.1.1  
내저판 상의 내장판은, 설치되는 경우,  [3.2] 및 [3.3]에 따른다 

3.2 배  치 

3.2.1  
빌지 상부 및 내저판 상의 내장판을 형성하는 판자는 보수유지를 위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제

거할 수 있어야 한다 

3.2.2  
이중저에 연료유 수송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누설된 연료유의 빌지로의 배수가 촉진되도록 내저판 상 

내장판은 배튼에 의하여 판보다 30 mm 높게 분리하여야 한다 

3.2.3  
이중저에 물 수송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미리 적절한 보호 배치구성이 적용된다면 내저판 상 내장판은  

판에 접하여 깔 수 있다 



11 편 3장 5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4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3.2.4  
조선소는 내장판 부착이 이중저의 밀폐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치  수 

3.3.1  
소나무인 경우, 내장 판자의 두께 60 mm 이상이어야 한다. 화물창구 아래에서는 내장판 두께를 15 mm 

증가시킨다. 

늑판 간격이 큰 경우, 내장판 두께는 각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이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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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구조배치 원칙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4장 1절을 참조한다. 

bh : 화물 창구의 폭(m) 

lb : 단부 브래킷 자유변의 길이(m) 

1. 적  용 
이 절의 요건은 화물창 구역에 적용한다. 다른 구역에 대하여는 9장 1절 내지 9장 4절의 요건을 적용한다. 

2. 일반 원칙 

2.1 정  의 

2.1.1 1차 프레임 간격 
1차 프레임 간격(m)이라 함은 1차 지지부재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2.1.2 2차 프레임 간격 
2차 프레임 간격(mm)이라 함은 일반 보강재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2.2 구조적 연속성 

2.2.1 일  반 
선박 중앙부로부터 선수미 양단으로의 치수 감소는 실행 가능한 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늑골 방식이 변화하는 부근, 1차 지지부재 또는 일반 보강재의 연결부, 그리고 선수, 선미 및 기관실 구역

의 양단부 위치 및 선루의 양단부 위치에서 구조적 연속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2.2.2 종강도 부재 
종강도 부재는 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는 강도 부재는 선박의 양단 쪽으로 충분한 거리에 걸쳐 연속적으로 연장시켜

야 한다. 

특히 화물창 구역에 걸쳐 연장되어 있는 수직 및 수평 1차 지지부재를 포함하는 종격벽의 연속성은 화물 

구역을 넘어서도 확보되어야 한다. 스카핑 브래킷이 가능한 수단이 된다. 

2.2.3 1차 지지부재 
1차 지지부재는 적절한 강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높이 또는 단면의 급격한 

변화는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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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일반 보강재 
선체 거더 종강도에 기여하는 일반 보강재는 일반적으로, 1차 지지부재를 관통할 때 연속시켜야 한다. 

2.2.5 판  
판 두께 변화는 하중부담 방향으로 얇은 판 두께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버트 용접의 개선은 

11장 2절 [2.2]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2.2.6 응력 집중 
구조 불연속부에서 응력집중이 일어나는 경우, 응력집중을 감소시키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보상 

및 보강을 하여야 한다. 

실행 가능한 한 고응력 구역 부근에서는 개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구가 배치되는 경우, 개구 형상은 응력집중이 허용 한계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구는 매끈한 가장자리를 갖고 충분한 곡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용접 연결부는 응력집중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적절히 떨어져야 한다. 

2.3 고장력 강과의 연결 

2.3.1 고장력 강과의 연결 
선체구조에서 다른 강도의 강이 섞여있는 경우, 고장력 강과 인접한 저장력 강에서의 응력에 적절한 고

려를 하여야 한다. 

저장력 강인 보강재가 고장력 강인 1차 지지부재의 지지를 받는 경우, 1차 지지부재의 변형으로 인한 보

강재의 과도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지지부재의 강성과 치수에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갑판 및 선저 구조에 고장력 강을 사용하는 경우, 해치코밍, 거터바, 갑판개구의 보강, 빌지킬 등과 같은 

종강도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강력 갑판, 선저 판 또는 빌지 판에 용접하는 부재들은 같은 고장력 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해치코밍, 스트링거 및 거더와 같은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는 1차부재의 웨브에 용

접하는 불연속 종통 보강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판 

3.1 판의 구조적인 연속 

3.1.1 삽입 판 
삽입판에 의하여 판 두께의 국부적인 증가가 일반적으로 달성되는 경우,  삽입 판은 용접되는 판과 최소

한 동급인 품질(항복 및 강재 등급)의 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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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보강재 

4.1 보강재의 형상 

4.1.1 구평강 단면을 갖는 보강재 형상 
구평강은 조립단면과 등가단면으로 취할 수 있다. 등가  L형 단면의 치수(m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다. 

2
2.9

+
′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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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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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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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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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h′  및  Wt′ : 그림 1에 보인 구평강의 높이 및 순 두께(mm) 

α   : 다음 식으로 주어지는 계수 

( )
3000

1201.1
2

Wh′−
+=α  , 120≤′Wh  인 경우 

0.1=α   , 120>′Wh  인 경우 

 

 

그림 1: 보강재의 치수 

4.2 일반 보강재의 스팬 

4.2.1 일반 보강재 
일반 보강재의 스팬  l 은 그림 2와 같이 잰다. 곡이 있는 보강재에 대하여는 스팬은 곡을 따라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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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 보강재의 스팬 

 

그림 3: 이중 선각 내의 일반 보강재의 스팬 

4.2.2 이중 선각 내의 일반 보강재 
이중 선각 내에 설치하는 일반 보강재의 스팬  l 은, 즉 1차 지지부재의 웨브가 면재로서 작용하는내측 선

각 및 외판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림 3과 같이 잰다. 

4.2.3 스트럿으로 지지되는 일반 보강재 
길이가 120 m를 넘는 선박에서는 스트럿으로 지지되는 일반 보강재의 배치는 피해야 한다. 

1차 지지부재 사이의 중간에 설치하는 한 개의 스트럿으로 지지하는 일반 보강재의 스팬  l 은 0.7l2 로 잡

는다. 

1차 지지부재 사이에 두개의 스트럿이 설치되는 경우, 일반 보강재의 스팬 l은 1.4l1 및 0.7l2  중 큰 값으로 

한다. 

l1 및 l2 은 그림 4 및 5에 정의한 스팬이다. 

 

 

그림 4: 한 개의 스트럿을 갖는 일반 보강재의 스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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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두개의 스트럿을 갖는 일반 보강재의 스팬 

 

4.3 부착 판 

4.3.1 항복 검토를 위한 유효 폭 
일반 보강재의 항복 검토를 위하여 실제 순 단면계수에서 고려하는 부착 판의 유효 폭 bp (m)은 다음 식으

로부터 구한다. 

1. 판이 일반 보강재의 양측으로 연장된 경우 

l2.0=pb   

sbp =   

두 값 중 작은 값으로 한다. 

2. 판이 일반 보강재의 한 측으로만 연장되어 있는 경우(즉 개구의  경계를 이루는 일반 보강재) 

sbp 5.0=   

l1.0=pb  

두 값 중 작은 값으로 한다. 

4.3.2 좌굴 검토를 위한 유효 폭 
일반 보강재의 좌굴 검토를 위한 부착 판의 유효 폭은 6장 3절 [4.1]에 따른다.  

4.4 일반 보강재의 기하학적 특성 

4.4.1 일  반 
단면 2차 모멘트, 단면계수, 전단 면적, 웨브 판의 세장비 등과 같은 보강재의 기하학적 특성은 3장 2절에 

따른 순 두께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4.4.2 부착 판에 직각이 아닌 보강재 
보강재의 실제 단면계수는 부착 판에 평행한 축에 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보강재가 부착 판에 직각이 아닌 경우, 실제 순 단면계수(cm3)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αsin0ww =  

여기서, 

w0 : 부착 판에 수직이라고 가정한 보강재의 실제 순 단면계수(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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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그림과　같이　보강재　웨브와　부착판　사이의　각도( degrees)로서, 50 도 보다 작게 취하

여서는 아니 된다. 

수정은  α 가 50도 와 75도 사이인 경우에 적용한다. 

 

 

그림 6: 보강재와 부착 판 사이의 각도 

보강재의 웨브와 부착 판 사이의 각도가 50도 미만인 경우, 트리핑 브래킷을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만일 비대칭 보강재와 부착 판 사이의 각도가 50도 미만인 경우, 그림 7과 같이 보강재의 면재는 

큰 각(open bevel)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7: 각도가 50도 미만일 경우의 보강재 방향 결정 

4.5 일반 보강재의 단부 연결부 

4.5.1 일  반 
일반 보강재가 1차 지지부재를 관통하여 연속하는 경우, 적절한 하중 전달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강재를 

웨브 판에 연결하여야 한다. 그림 8 내지 그림 11에 연결부를 예시한다. 

 

    
                                                                  (a)                                           (b) 

그림 8:  (a) 컬러 판이 없는 연결 (b) 종통재의 한측에서 보강재와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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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컬러 판을 가진 연결 

 
그림 10:   큰 컬러 판을 가진 연결 

 
그림 11:   두 개의 큰 컬러 판을 가진 연결 

4.5.2 보강재의 구조적 연속성 
1차 지지부재 위치에서 일반 보강재가 잘리는 경우, 구조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브래킷을 설치한

다. 이 경우, 브래킷의 순 단면계수 및 순 단면적은 일반 보강재의 그 것 이상 이어야 한다. 

브래킷의 최소 순 두께는 일반 보강재의 웨브 판에 대하여 요구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의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브래킷은 굽힘면재 또는 용접 면재를 가져야 한다. 

• 브래킷의 순 두께(mm)가  15lb 미만인 경우, 여기서  lb 은 단부 브래킷 또는 브래킷의 자유 변의 길이

(m) 

• 브래킷의 긴 팔 길이가 800 mm 을 초과하는 경우 

  굽힘 변 또는 면재의 순 단면적(cm2)은  10lb 이상이어야 한다. 

4.5.3 단부 연결부 
보강재의 단부 연결부는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충분히 지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 보강재를 지

지하기 위한 보강재나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재 관통용 슬롯이 컬러로 보강되어 있는 경우, 컬러는 1차 지지부재와 같은 재료이어야 한다. 

일반 보강재를 지지하는 브래킷 또는 보강재는 구조적 연속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단면적 및 단면 2차 모

멘트를 가져야 하며, 피로강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형상을 가져야 한다. 만일 일반 보강재를 지지하는 브

래킷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우 혹은 피로강도를 고려한 특별한 슬롯 형상을 설치하는 경우,  우리선

급은 슬롯에 대한 피로강도 평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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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 지지부재 

5.1 일   반 

5.1.1  
1차 지지부재는 적절한 강도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높이 혹은 단면의 급격한 변화는 피

하여야 한다. 

5.1.2  
1차 지지부재의 배치가 유한요소 해석, 피로평가 및 최종강도 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적절하다고 입증

되는 경우, 1차 지지부재는 그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5.2 보강재 배치 

5.2.1  
1차 지지부재의 웨브 순 두께를 t (mm)라 할 때,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가 100t 보다 큰 경우에는 웨브

를 보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는 110t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웨브 보강재 및 브래킷은, 부착되는 1차 지지부재의 최소 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전단응력이나 압축응력이 높다고 기대되는 트랜스버스 1차 지지부재의 크로스 타이 등과 의 연결부에서, 

단부 브래킷 부근에는 추가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개구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에

서의 일반 보강재 관통을 위한 슬롯은 컬러 판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보강재 깊이는 보강재 길이의 1/12 보다 커야한다.  

5.2.2  
면재에 용접되는 트리핑 브래킷(그림 12 참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일반 보강재의 매 4 간격마다, 다만 4 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부 브래킷의 끝단부에 

• 곡률을 가진 면재에 

• 크로스 타이 위치에 

• 집중하중을 받는 위치에 

• 단면이 변화하는 위치에 

대칭 면재의 폭이 400 mm 보다 큰 경우, 트리핑 브래킷 위치에 이면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1차 지지

부재의 면재가 웨브의 어느 한 측으로 180 mm를 초과하는 경우, 트리핑 브래킷은 면재도 또한 지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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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차 지지부재: 일반 보강재 위치의 웨브 보강재 

5.2.3  
빌지 호퍼 탱크 및 톱사이드 탱크 내의 트랜스버스 링과 같은 링 형사상을 제외하고, 1차 지지부재의 면

재 폭은, 트리핑 브래킷이 [5.2.2]에 따라 배치되는 경우, 웨브 깊이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5.2.4  
트리핑 브래킷의 팔 길이(m)는 다음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bd 38.0=  

t
sd t85.0=  

여기서, 

b : 그림 12에 보인 트리핑 브래킷의 높이(m) 

st  : 트리핑 브래킷의 간격(m) 

t : 트리핑 브래킷의 순 두께(mm) 

5.2.5  
10lb 보다 작은 순 두께를 갖는 트리핑 브래킷은 굽힘면재 또는 용접면재를 가져야 한다. 굽힘 변 또는 면

재의 순 단면적(cm2)은 7lb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lb 은 브래킷의 자유변의 길이(m)이다. 

트리핑 브래킷의 높이나 폭이 3 m 보다 큰 경우에는, 브래킷 자유변과 평행하게 추가 보강재를 설치하여

야 한다. 

5.3 1차 지지부재의 스팬 

5.3.1 정의 
단부 브래킷이 없는 1차 지지부재의 스팬  l(m)은 지지점 사이의 부재길이로 취한다. 단부 브래킷을 갖는 

1차 지지부재의 스팬  l(m)은, 그림 13(a)에 보인 바와 같이 브래킷 깊이가 1차 지지부재 깊이의 반(1/2)과 

같은 점 사이의 거리로 취한다.  

그러나 그림 13(b)와 같이 1차 지지부재의 면재가 브래킷의 면재를 따라 연속인 곡선형 브래킷의 경우에

는, 스팬은 브래킷 깊이가 1차 지지부재 깊이의 1/4 과 같은 점 사이의 거리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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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2

l 

         

d /4

d

l 

 

(a)                                                                            (b) 

그림 13:   1차 지지부재의 스팬 

5.4 1차 지지부재의 유효 폭 

5.4.1 일  반 
항복 검토를 위하여 실제 순 단면계수에서 고려하는 1차 지지부재의 부착 판의 유효 폭은 인접한 1차 지

지부재 사이의 평균 간격으로 취한다. 

5.5 기하학적 특성 

5.5.1 일  반 
단면 2차모멘트, 단면계수, 전단 면적, 웨브 판의 세장비 등과 같은 1차 지지부재의 기하학적 특성은 3장 

2절에서 규정한 순 두께에 기초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5.6 브래킷 단부 연결 

5.6.1 일  반 
1차 지지부재의 단부가 격벽, 내저판 등에 연결되는 경우, 모든 1차 지지부재의 단부 연결은 격벽, 내저판

의 이면에 있는 유효한 지지부재에 의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단부 브래킷의 안쪽 변 및 다른 1차 지지부재의 연결부에서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판 상에 트리핑 브래

킷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이 트리핑 브래킷은 1차 지지부재를 유효하게 지지하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5.6.2 브래킷의 치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브래킷의 팔 길이는 1차 지지부재의 스팬 길이의 1/8 이상이어야 한다. 

양단에서 브래킷의 팔 길이는 실행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단부 브래킷의 높이는 1차 지지부재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단부 브래킷 웨브 순 두께는 1차 지지부재 

웨브 판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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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 브래킷의 치수는 단부 브래킷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가 스팬 중앙점에서의 1차 지지부

재의 단면계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부 브래킷 면재의 폭(mm)은 50(lb+1)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면재의 순 두께는 브래킷 웨브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단부 브래킷의 보강은 적절한 웨브 좌굴강도가 제공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참고로서 다음을 적용할 수 있다. 

• 길이 lb 가 1.5 m 보다 크면, 브래킷의 웨브를 보강하여야 한다. 

• 웨브 보강재의 순 단면적(cm2)은 16.5l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l 은 보강재의 스팬 (m) 이다 

• 웨브 보강재의 횡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리핑 평강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칭 면재 폭이 400 

mm 보다 큰 경우, 추가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팔길이

팔길이
(브래킷 높이)

lb

 

그림 14:   브래킷 치수 

5.7 슬롯 및 개구 

5.7.1  
일반 보강재의 관통을 위한 슬롯은 가능한 한 작게 하여야 하며,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하고 충분한 곡률

을  주어야 한다. 슬롯 깊이는 1차 지지부재 깊이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5.7.2  
1차 지지부재에 경감구멍과 같은 개구를 뚫는 경우, 면재 및 슬롯 코너로부터 등거리에 있게 배치하며, 

일반적으로 그 높이는 웨브 높이의 20% 이하여야 한다. 

자유 변을 갖는 경감 구멍이 있는 경우, 경감 구멍의 치수 및 위치는 일반적으로 그림 15에 보인 것과 같

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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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2/,4/ 2/,3/ dhd
컬러판이 없는 경우  

그림 15:   경감 구멍의 위치 및 치수 

경감구멍을 브래킷 내에 뚫는 경우, 그 개구 주변으로부터 브래킷의 자유 변 면재까지의 거리는 경감구

멍 직경 이상이어야 한다. 

5.7.3  
개구는 단부 브래킷의 끝 부근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7.4  
1차 지지부재 스팬의 0.5배 내의 중앙 부분에서, 개구 길이는 인접 개구들 사이의 거리 이하이어야 한다. 

스팬의 양단부에서 개구 길이는 인접 개구들 사이 거리의 25% 이하이어야 한다. 

5.7.5  
1차 지지부재의 웨브에 큰 개구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이중저 내에 파이프 터널이 설치되는 경우), 개구

보강을 위하여 1차 지지부재의 부가(2차) 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식에 따라 구한 등가 순 전단면적을 1차 지지부재에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고려를 할 수 있다. 

2

2
2

2

1

1
2

1

0032.0
1

0032.0
1

I
A

A

I
A

A
A

sh

sh

sh

sh
hs

ll
+

+

+

=  

여기서(그림 16 참조), 

I1, I2  : 판에 평행한 중립축에 관한 각각 깊은 웨브 (1) 및 (2)의 순 관성 모멘트(cm4)로서, 부착 판을 포

함한다. 

Ash1, Ash2   : 각각 깊은 웨브 (1) 및 (2)의 순 전단면적(cm2)으로서, 해당되는 경우 일반 보강재의 통과를 위

한 슬롯 깊이만큼의 웨브 높이 감소를 고려한다. 

l  : 깊은 웨브 (1) 및 (2)의 스팬(cm) 

 

그림 16: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내의 큰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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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중저 

6.1 일  반 

6.1.1 이중저 범위 
Ref. SOLAS II-1, Part B, Reg. 12-1 

이중저는 선수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6.1.2 늑골 방식 
길이 120 m를 넘는 선박에 대하여 최소한 화물창 구역 내에서는 선저, 이중저 및 호퍼탱크의 경사판은 

종늑골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늑판 및 이중저 거더의 간격은 늑골 간격에 의하여 지배될 뿐 아니라 절대 

값 요건도 또한 [6.3.3] 및 [6.4.1]에 규정되어 있다.  

6.1.3 이중저 높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중저 높이는 B/20 혹은 2 m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중저 높이가 변화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변화는 적절한 길이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저판의 너클은 실체 늑판 부근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부분 거더, 종방향 브래킷 등과 같은 너클에 걸친 적절한 종방향 구조를 설치하여

야 한다.  

6.1.4 이중저 치수 
이중저 폭은 그림 17과 같이 취한다. 

 

그림 17:   이중저 폭 

6.1.5 도킹 
선저는 선박 입거로 인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도킹 브래킷이 실체 늑판 사이에 설치되고 중심선 거더와 선저 판을 연결하는 경우, 도킹 브래킷은 인접

한 선저 종통 보강재에 연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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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강도의 연속 
늑골 방식이 종식에서 횡식으로 변화하는 경우, 추가 거더 혹은 늑판에 의하여 강도 연속성을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늑골 방식 변화가 중앙부 0.6L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내저판은 경사

판에 의하여 연속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저 및 내저 종통 일반 보강재는 늑판을 관통하여 연속되어야 한다. 

호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경사판의 하부 판의 실제 순 두께 및 항복응력은 연결되어 있는 내저판

의 값들 이상이어야 한다. 

6.1.7 보  강 
주기관 및 추진기 시트 하부와 같이 집중하중이 예상되는 경우, 선저는 국부적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매 필러, 격벽 보강재의 단부 브래킷 끝 및 격벽 하부스툴의 경사판 하부에는 거더 및 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더 및 늑판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1차 지지부재 또는 지지 브래킷에 의하여 적절한 보

강이 제공되어야 한다. 

고형 밸러스트가 설치되는 경우, 확실히 위치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목적으로 중간 늑판을 요

구할 수 있다. 

6.1.8 맨홀 및 경감구멍 
원칙적으로 접근성 및 통풍 확보를 위하여 늑판 및 거더에는 맨홀 및 경감구멍을 설치한다. 

이중저의 모든 부분의 용이한 접근 및 방해 받지 않는 통풍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내저판의 맨홀 수는 최

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필러 힐(heel) 하부의 거더 및 늑판에서, 맨홀을 시공하지 않는다. 

6.1.9 공기구멍 및 배수구멍 
늑판 및 거더에는 공기 및 배수 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실행 가능한 한 공기 구멍은 내저판 가까이 뚫고, 배수구멍은 선저판 가까이 뚫어야 한다. 

유효한 밸러스트수 교환이 이루어지고 밸러스트 수를 완전히 채우고 비울 수 있도록, 공기 및 배수 구멍

을 설계하여야 한다.   

6.1.10 내저판의 배수 
내저판으로부터의 배수를 위하여 유효한 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배수를 위한 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웰의 연장은 이중저 높이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6.1.11 타격 판 
측심 봉으로 인한 바닥 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심관 하부에는, 적절한 두께의 타격판 또는 동등

한 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6.1.12 덕트 킬 
덕트 킬이 배치되는 경우, 중심선 거더는 일반적으로 3 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되는 두개의 거더로 대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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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킬 거더의 충분한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늑판 부근의 구조를 배치한다.  

6.2 용  골 

6.2.1  
용골의 폭(m)은 다음 식으로 구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00/8.0 Lb +=  

6.3 거  더 

6.3.1 중심선 거더 
중심선 거더는 화물창 지역 내에 걸쳐 있어야 하고, 선수 및 선미 쪽으로 실행 가능한 한 멀리 연장하여야 

하며, 선박 전 길이 내에서 구조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이중저 구획이 연료유 , 청수 또는 밸러스트 수의 수송에 사용되는 경우, 중심선 거더는 수밀이어야 한다. 

다만 양단의 좁은 폭 탱크의 경우나 중심선으로부터 0.25B 내에 다른 수밀 거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6.3.2 측 거더 
측 거더는 화물창 지역의 평행부 내에 걸쳐있어야 하고, 실행 가능한 한 화물창 지역의 전후로 멀리 연장

하여야 한다. 

6.3.3 간격 
인접한 거더 간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4.6 m 또는 선저 혹은 내저 종통 일반 보강재 간격의 5배 중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7장에 따른 해석결과에 따라 더 큰 간격을 허용할 수 있다. 

6.4 늑판 

6.4.1 간격 
늑판의 간격(m)은 일반적으로 3.5 m 또는 설계자가 정한 늑골 간격의 4배 중 작은 값 이하 이어야 한다.  7

장에 따른 해석결과에 따라 더 큰 간격을 허용할 수 있다. 

6.4.2 횡격벽 부근의 늑판 
하부 스툴을 갖는 횡격벽이 설치되는 경우, 하부 스툴의 양측과 일치시켜 실체 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부 스툴을 갖지 않는 횡격벽이 설치되는 경우, 실체 늑판은 수직 파형 횡격벽의 양 플랜지와 일치시키

거나 평면 횡격벽과 일치시켜야 한다.  

지지 늑판 및 파이프 터널 보의 순 두께 및 재료특성은 횡격벽 판 또는 스툴이 설치된 경우에는 스툴 경사

판에 요구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6.4.3 웨브 보강재 
종통 일반 보강재 위치에서 웨브 보강재를 갖는 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웨브 보강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슬롯 및 종통 보강재의 연결부에 대한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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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만곡부 외판(빌지 판) 및 빌지 킬 

6.5.1 만곡부 외판(빌지 판) 
빌지 부분에서 종통 보강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실행 가능한 한 빌지 곡선부 가까이에 종통 보강재

를 설치하여야 한다.  

6.5.2 빌지 킬 
빌지 킬은 외판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개 평강(이중판)이 외판 위에 요구된다. 빌지 킬의 양

단은 그림 18에 보인 바와 같이 스닙 혹은 큰 반경을 갖도록 한다. 매개 이중판의 양단은 블록 연결선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빌지 킬 및 매개 이중판은 만곡부 외판과 같은 항복응력을 갖는 강으로 하여야 한다. 길이가 0.15L을 넘

는 빌지 킬은 만곡부 외판과 같은 등급의 강으로 하여야 한다. 

매개 이중판의 순 두께는 만곡부 외판과 같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두께는 15 m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빌지 킬 내에 스캘롭을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 3 h
최소 100

h
t

약 1.5 b

tr 2 b

 

그림 18:   빌지 킬 배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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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중 선측구조 

7.1 적  용 

7.1.1  
이 규정은 종 혹은 횡식으로 보강된 선측구조에 적용한다. 

횡식 선측 구조는 가능하면 수평 선측거더가 지지하는 횡 늑골식 구조로 한다. 

종식 선측구조는 수직 1차 지지부재가 지지하는 종통 일반 보강재 구조로 한다. 

일반적으로 호퍼 및 톱사이드 탱크 내의 선측은 종 늑골식으로 한다. [6.1.2] 및 [9.1.1]에 따라 각각 이중저 

및 갑판에 대하여 횡 늑골식이 허용되는 경우, 횡 늑골식으로 할 수 있다.  

7.2 설계 원칙 

7.2.1  
이중선측 구역이 보이드스페이스인 경우, 이 구역의 경계를 이루는 구조 부재는 6장에 따라 해수 밸러스

트 탱크로서 구조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대응하는 공기관은 선측에서 건현갑판 상 0.76m 연장된 것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식 추가에 대하여는 이 구역은 여전히 보이드스페이스로서 고려한다. 

7.3 구조 배치 

7.3.1 일  반 
이중 선측 구조는 이중 선측 내에 웨브 프레임 및 선측 스트링거를 설치하여 완전히 보강하여야 한다. 

화물구역을 넘어서도 스트링거를 포함한 내측 구조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스카핑 브래킷의 설치

가 가능한 수단이 된다. 

7.3.2 1차 지지부재의 간격 
횡식 구조의 경우, 횡 선측 1차 지지부재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늑골 간격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7장에 따른 화물창의 1차 지지부재의 해석결과에 따라, 더 큰 간격을 허용할 수 있다.  

안전 접근을 위한 요건을 만족하는 적합한 구조 부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중 선측의 수평 1차부재 

사이의 수직거리는  6 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7.3.3 1차 지지부재 설치 
톱사이드 및 호퍼 탱크 내의 웨브 프레임과 일치시켜 횡 선측 1차 지지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톱사이드 웨브 프레임에 대하여 이러한 것이 실제적이지 못한 경우, 톱 사이드 구역에 이중선측 웨브 프

레임과 일치시켜 큰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선측 공간의 횡격벽은 화물창 횡격벽과 일치시켜 배치하여야 한다. 

해치 단부 보 근처에 수직 1차 지지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른 규정이 없다면, 선수격벽의 후방 선수 단으로부터 0.2L 후방까지 선수탱크 거더와 일치시켜 수평 선

측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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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횡 일반 보강재 
이중 선측의 높이 범위 내에서 외판 및 내측 판의 횡 일반 보강재는 연속이어야 하며, 단부 브래킷 연결로 

설치하여야 한다. 횡 일반 보강재는 유효하게 스트링거에 연결하여야 한다. 횡 일반 보강재의 상하 단에

서, 마주보는 외판 및 내측 판의 횡 일반 보강재 및 지지 스트링거 판은 브래킷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7.3.5 종 일반 보강재 
외판 및 내측 판의 종통 일반 보강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보강재는 화물창 지역의 평행부 길이 내에

서 연속이어야 하며, 화물창 격벽과 일치시켜 횡격벽 부근에서 이중선측 브래킷을 갖고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통 보강재는 이중선측 구조의 횡 웨브 프레임에 유효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화물창 지역의 평

행부 밖에 있는 외판 및 내측 판의 종통 일반 보강재에 대하여는 구조 연속성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7.3.6 현측 후판 
현측 후판의 폭(m)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00/425.0715.0 Lb +=  

현측 후판은 강력갑판의 스트링거 판에 용접하든지 굽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현측 후판이 굽힘 형식인 경우, 그 반경(mm)은 17tS 이상이어야 하며, tS 는 현측 후판의 순 두께(mm)이다. 

현측 후판과 갑판의 연결이 용접 형식인 경우 필릿 용접은 완전 용입 혹은 깊은 용입 용접으로 할 수 있다. 

용접 형식인 현측 후판의 상판은 둥글게 가공하여 노치가 없어야 한다. 불워크, 아이 플레이트와 같은 부

착물은 선수미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측 후판의 상단부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 된다.  

굽힘 형식 현측 후판의 종방향 이음용접(seam welds)은, 현측 후판의 최대 순 두께의 5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굽힘 구역 밖에 위치시켜야 한다. 

선박의 양단에서 선루 배치와 관련하여, 굽힘 형식 현측 후판으로부터 각진 현측 후판으로의 변환부는 

설계에 주의하여 어떠한 불연속도 없어야 한다. 

7.3.7 판 연결 
내측 판 및 내저 판이 연결되는 위치에서는, 응력집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 배치를 하여야 한다. 

내측 판의 너클은, 너클과 일치시켜 설치된 일반 보강재 혹은 동등 수단에 의하여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

다. 

호퍼 탱크 판와 내측 판 및 내저 판과의 연결은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7.4 종식 늑골 형식의 이중선측 

7.4.1 일  반 
이중 선측의 폭이 단절되거나 변하는 곳에서는 적절한 강도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5 횡식 늑골 형식의 이중선측 

7.5.1 일  반 
선측 및 내측 횡 늑골은 스트럿에 의하여 연결할 수 있다. 스트럿은 일반적으로 수직 브래킷으로 횡 늑골

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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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일 선측구조 

8.1 적  용 

8.1.1  
이 규정은 횡 늑골 형식의 단일 선측구조에 적용한다. 

단일 선측구조가 횡 및 종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 이중선측의 1차 지지부재로 간주하여 

상기 [7]의 규정을 적용한다. 

8.2 일반 배치 

8.2.1  
선측 늑골은 매 늑골 간격마다 배치하여야 한다. 

공기관이 화물창을 통과하는 경우, 이 공기관은 기게적인 손상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으로 보호

되어야 한다.  

8.3 선측 늑골 

8.3.1 일  반 
늑골은 상단 및 하단에 일체형 브래킷을 갖는 대칭 단면으로 제작하며 소프트 토우를 배치한다. 

단부 브래킷과의 연결부에서 선측 늑골의 면재는 너클이 아닌 곡선으로 하여야 한다. 곡률은 다음 식으

로 주어지는 r (mm)이상이어야 한다. 

sf

f

tt
b

r
+

=
23.0

 

여기서, 

ts : 3장 3절에 따르는  부식 추가(mm) 

bf  및 tf : 곡선 면재의 폭 및 순 두께(mm). 면재의 단부는 스닙한다. 

190 m 미만의 선박에서는, 연강 늑골은 분리 브래킷을 갖는 비대칭 단면으로 할 수 있다. 양단에서 브래

킷의 면재는 스닙하여야 한다. 브래킷은 소프트 토우를 갖도록 배치한다. 

선측 늑골의 치수는 그림 1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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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선측 늑골 치수 

 

8.4 상부 및 하부 브래킷 

8.4.1  
양단에서 브래킷의 면재는 스닙시켜야 한다. 

브래킷은 소프트 토우를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브래킷의 건조 두께는 연결되는 선측늑골의 웨브의 건조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8.4.2  
하부 및 상부 브래킷의 치수(특히 높이 및 길이)는 그림 20에 보인 값 이상이어야 한다.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3장 6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21 

 

그림 20:   하부 및 상부 브래킷의 치수 

 

8.5 트리핑 브래킷 

8.5.1  
최전방 화물창 및 BC-A 선박의 화물창에서는, 비대칭 단면을 갖는 선측 늑골은 그림 21과 같이 한 늑골 

걸러 마다 트리핑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트리핑 브래킷의 건조 두께는 연결되어 있는 선측늑골 웨브의 건조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트리핑 브래킷과 선측늑골 웨브 및 외판과의 연결은 양면 연속용접을 하여야 한다. 

 

 

그림 21:   최전방 화물창에 설치하는 트리핑 브래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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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지구조 

8.6.1  
호퍼 및 톱사이드 탱크 내에서 선측 늑골의 하단 및 상단 연결부와의 구조적 연속성은 그림 22와 같이 연

결 브래킷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5.6.2]에 따라 브래킷은 좌굴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22:   하단부 지지구조의 예 

 

9. 갑판 구조 

9.1 적  용 

9.1.1  
해치 선(line) 밖의 갑판 및 톱사이드 탱크 경사판은 종식구조로 하여야 한다. 적절한 구조 연속성이 확보

된다면, 해치 선 내에는 종식 보강 방식 이외의 다른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9.2 일반 배치 

9.2.1  
톱사이드 탱크 내의 웨브 프레임 간격은 일반적으로 늑골 간격의 6배 이하 이어야 한다. 7장에 따라 수행

된 해석결과에 따라 경우에 따라, 우리선급은 더 큰 간격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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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갑판 지지구조는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종방향 또는 횡방향으로 배치된 일반 보강재로 제작

한다. 

9.2.3 갑판 
개구 선 안쪽의 크로스 갑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횡식 구조를 채용하여야 하며, 갑판 보는 거더에 의

하여 적절히 지지되어야 하며, 해치 측 거더로부터 불워크를 향하여 두 번째 종통 늑골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실행 불가능한 경우, 해치 측 거더와 두 번째 종통 늑골 사이에 단속 보강재(intercostal stiffe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측에서 크로스 갑판과 강력갑판의 부드러운 연결을 중간 두께 판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9.2.4 톱사이드 탱크 구조 
톱사이드 탱크 구조는 기관 구역 내로 가능한 한 멀리 연장시켜야 하며 적절히 점차 감소시켜야 한다.  

톱 사이드 탱크 웨브 프레임의 면 밖에 이중선측 1차 지지부재가 설치되는 경우, 이에 일치시켜서 큰 브

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9.2.5 스트링거 판 
스트링거 판의 폭은 다음 식으로 구한 값(m) 이상이어야 한다. 

100/5.035.0 Lb +=  

굽힘 형식 스트링거 판을 채용하는 경우, [7.3.6]의 요건에 맞는 반경을 가져야 한다. 

9.2.6  
다음 구조 부근에서는, 구조의 적절한 겹침이나 적절한 스카핑 부재를 설치하여 구조의 적절한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단이 진 강력 갑판 

• 보강 형식의 변화 

9.2.7  
갑판 기기, 크레인, 킹 포스트 및 예인설비, 계류설비 등 의장 하부의 갑판지지구조는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9.2.8  
일반적으로 무거운 집중하중 하부에는 필러 혹은 다른 지지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9.2.9  
갑판실 및 부분 선루의 단부 및 모서리 위치에는 적절한 보강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9.2.10 갑판구조와 해치 단부 보의 연결 
톱사이드 탱크 내에 웨브 프레임이나 브래킷을 설치하여 갑판구조와 해치 단부 보의 연결을 적절히 확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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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갑판 구조 
창구 또는 갑판상의 다른 개구는 둥그스름한 모서리를 가져야 하며,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9.3 종식 구조의 갑판 

9.3.1 일  반 
해치 개구의 선(line) 내를 제외하고 화물창 지역의 평행부 내의 갑판 종통 늑골은 갑판 트랜스 및 횡격벽 

위치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종강도의 적절한 연속성이 확보된다면, 화물창 지역의 평행부 밖의 갑판 종

통재에 대하여는 다른 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  

종통 보강재 양단에서의 연결부는 굽힘 및 전단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9.4 횡식 보강 갑판 

9.4.1 일  반 
갑판 구조가 횡식 보강구조인 경우, 갑판 보 또는 갑판 횡보강재는 매 프레임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횡식 보 또는 갑판 횡보강재는 선측 구조 혹은 늑골에 브래킷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9.5 해치 지지 구조 

9.5.1  
화물창 개구 주위에는 보강된 치수를 갖는 해치 측 거더 및 해치 단부 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9.5.2  
개구로부터 떨어져서, 종통 해치 코밍의 적절한 강도 연속성을 갑판하부 거더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종통 거더 및 웨브 프레임에의 해치 단부 보의 연결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치 단부 보는 톱사이드 탱크 내

의 트랜스버스 웨브 프레임과 일치시켜야 한다.  

9.5.3  
창구 모서리에서, 해치 코밍 및 종통 갑판 거더의 면재 또는 연장부 및 양측의 해치 단부 거더의 면재는 

유효하게 연결되어 강도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9.5.4  
해치 측 거더(즉, 톱사이드 탱크 판의 상부) / 화물창 및 해치코밍 상부의 해치 단부 보에 반환 봉과 같은

적절한 보호장치를 부착하여, 화물창 개구 주위의 와이어 로프 홈을 방지하여야 한다. 

9.6 강력 갑판 개구 

9.6.1 일  반  
강력갑판에 있는 개구는 최소로 유지하여야 하며, 서로 가능한 한 멀리 간격을 두어야 하고, 또한 유효한 

선루가 중단 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개구는 창구 모서리, 해치 측(side) 코밍 및 선측 외판으

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뚫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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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작은 개구 위치 
개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그림 23의 빗금친 면적에서 보인 범위 밖에 뚫어야 한다.  

• 굽힘 형식 현측 후판이 설치된 경우, 현측 후판 또는 선측 외판 의 굽은 면적 

• 창구 모서리 상부로부터 0.25(B - b) 

• 0.07l + 0.1b 와 0.25b 중 큰 값 

여기서, 

b :  폭 방향으로 잰 고려하는 창구의 폭(m)(그림 23 참조) 

l : 종 방향으로 잰 고려하는 모서리 부근의 두 개의 인접한 창구 사이의 크로스 갑판의 폭(m)(그림 

23 참조) 

 

 

그림 23:   강력 갑판 내의 개구 위치 

 

( )3175.0 aa +≥ 3a ( )31 aa +≥ 3a

2a2a

1a 1a

( )215.1 aa +≥ ( )212 aa +≥

 

그림 24:   강력 갑판 상의 타원 및 원형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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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범위와 개구 사이의 횡방향 거리 또는 개구 사이의 횡방향 거리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상기 범위와 개구 사이 또는 창구와 개구 사이의 횡방향 거리(그림 23 참조) 

22 2ag =  원형 개구에 대하여 

11 ag =  타원형 개구에 대하여 

• 개구 사이의 횡방향 거리(그림 24 참조) 

)(2 21 aa +    원형 개구에 대하여 

)(5.1 21 aa +   타원형 개구에 대하여 

여기서,  

a1 : 타원형 개구의 횡방향 치수 또는 원형 개구의 직경  

a2 : 타원형 개구의 횡방향 치수 또는 원형 개구의 직경 

a3 : 타원형 개구의 종방향 치수 또는 원형 개구의 직경 

• 개구 사이의 종방향 거리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31 aa +  원형 개구에 대하여 

)(75.0 31 aa +  타원형 개구 및 원형 개구와 일직선상의 타원형 개구 

개구 배치가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5장에 따른 종강도 평가는 그러한 개구 면적을 제외하고 수

행하여야 한다.  

9.6.3 창구 모서리 
화물구역 내에 위치한 창구에 대하여, 다음 식으로 결정되는 두께를 갖는 삽입 판을 일반적으로 개구가 

원형인 모서리에 배치하여야 한다. 

원형 모서리의 반경은 창구 폭의 5% 이상이어야 하며, 창구 코밍 하부에는 연속 종통 갑판 거더를 설치하

여야 한다.  

폭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창구를 배치하는 경우, 개별 사례에 따라 우리선급은 모서리 반경을 고려한다. 

화물구역 내에 위치하는 창구에 대하여 개구가 타원형 또는 포물선 및 타원형 또는 포물선 아치형을 갖

고 다음 값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서리에 삽입 판을 요구하지 않는다. 

• 폭 방향으로 창구 폭의 1/20 와 600 mm 중 작은 값 

• 선수미 방향으로 폭 치수의 두배 

삽입 판이 요구되는 경우, 순 두께(m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tbtINS ⋅+= )/4.08.0( l  

다만,  t 이상이고, 1.6 t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l  : 고려하는 모서리에서, 종 방향으로 잰 두 개의 연속하는 창구 사이 크로스 갑판의 폭(m)(그림 23 

참조) 

b : 고려하는 창구에서, 횡 방향으로 측정한 폭(m) (그림 23 참조) 

t  : 창구 측면에서 갑판의 실제 순 두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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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 창구의 맨 끝 모서리에 대하여, 삽입 판의 두께는 인접 갑판의 건조 두께보다 60% 커야 한다. 계산 

결과 창구 모서리에서의 응력이 허용 값보다 작은 경우 우리선급은 더 작은 두께를 허용할 수 있다. 

삽입 판이 요구되는 경우, 그 배치는 그림 25와 같이 하고, d1, d2, d3 및 d4 는 일반 보강재 간격보다 커야 한

다. 

화물구역 바깥에 위치하는 창구에 대하여, 우리선급은 개별 사례에 따라 모서리에서 삽입 판 두께 감소

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25:   창구 모서리 삽입 판 

10. 격벽 구조 

10.1 적  용 

10.1.1  
이 규정은 평면 또는 파형인 종 및 횡 격벽에 적용한다. 

10.1.2 평면 격벽 
평면 격벽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보강할 수 있다. 

수평 보강된 격벽은 수직 1차 지지부재가 지지하는 수평 일반 보강재로 제작한다. 

수직 보강된 격벽은 수평 거더가지지하는 수직 일반 보강재로 제작한다. 

10.2 일  반 

10.2.1  
격벽의 수직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는 저부에서 갑판까지 점차로 줄일 수 있다. 

10.2.2  
선미관 근처의 선미 격벽 판의 순 두께는, 선미격벽 판 다른 부분의 최소 60% 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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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평면 격벽 

10.3.1 일  반 
격벽이 최상층 연속 갑판까지 연장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격벽의 연장부는 적절히 보강이 이루어 져야 

한다. 

갑판 거더 위치에서 격벽을 보강하여야 한다. 

호퍼 및 톱사이드 탱크 수밀격벽의 수직 보강재 웨브는 내측 선각 경사판의 종통 보강재의 웨브와 일치

시켜야 한다. 

종 격벽의 모든 수직 너클부에는 1차 지지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너클과 1차 지지부재 사이의 거리는 

70 mm 이하이어야 한다. 너클이 수직이 아닌 경우, 너클과 일치시켜 일반 보강재나 동등한 수단으로 적

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횡격벽과 일치시켜 이중저에는 실체 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3.2 일반 보강재의 단부 연결 
수밀격벽을 관통하는 일반 보강재의 교차는 수밀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 보강재의 단부 연결은 브래킷으로 하여야 한다. 선형 등으로 인하여 브래킷 단부연결

이 불가능한 경우, 단부는 인접 종통재 사이에 횡 보강재에 의하여 끝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

우, 일반 보강재의 치수를 대응시켜 증가시킨다면 스닙 단을 허용할 수 있다. 

10.3.3 일반 보강재의 스닙 단 
정수압을 받는 격벽에는 스닙 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스닙된 일반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우, 스닙 각은 30

도 이하이어야 하며, 단부는 격벽의 경계에 까지 실행 가능한 한 멀리 연장시켜야 한다. 

10.3.4 브래킷을 부착한 일반 보강재 
브래킷을 부착한 일반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우, 그림 26 및 그림 27에 보인 단부 브래킷의 팔 길이(mm)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팔 길이 a 

• 수평 보강재의 브래킷 및 수직 브래킷의 하부 브래킷 

l100=a  

• 수직 브래킷의 상부 브래킷 

l80=a  

• 팔 길이 b 는 다음 중 큰 값 

5.0}/)20{(80 twb +=  

tpsb /lα=  

여기서, 

l : 지지점 사이의 보강재 스팬(m) 

w :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3) 

t : 브래킷의 순 두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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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스팬 중앙점에서 계산한 설계압력(kN/m2) 

α : 다음과 같은 계수 

α = 4.9 탱크 격벽에 대하여 

α = 3.6 수밀 격벽에 대하여 

보강재와 브래킷 사이의 연결은 연결부의 순 단면계수가 보강재 단면계수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26:   평면격벽 일반 보강재의 상단 브래킷 

 

그림 27:   평면격벽 일반 보강재 하단 브래킷 

10.4 파형 격벽 

10.4.1 일반 
길이 190 m 이상의 선박에서 수직 파형을 갖는 횡 수밀격벽은 하부 스툴을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갑판 하

부에 상부 스툴을 설치하여야 한다. 길이 190m미만의 선박에서 파형은 7장에서 규정하는 직접강도 해석

에 따라 150m 이상 선박의 선체구조의 강도가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선박의  내저판부터 갑판까지 연장

할 수 있다. 

10.4.2 구조 
그림 28에 파형격벽의 주요치수 a, R, c, d, t, ϕ  및 sC 을 정의한다. 

굽힘 반경은 다음 값(mm) 이상이어야 한다. 

tR 0.3=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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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파형격벽의 순 두께(mm) 

그림 28의 파형 각도 ϕ 은 55도 이상이어야 한다. 

파형 하부의 두께는 내저판으로부터(하부 스툴이 없는 경우) 또는 하부 스툴 정판으로부터 0.15lC 이상의 

거리에 유지시켜야 한다. 

파형 중앙부의 두께는 갑판으로부터(상부 스툴이 없는 경우) 또는 상부 스툴 저판으로부터 0.3lC 이하의 

거리에 유지시켜야 한다. 

격벽 나머지 부분에서 파형의 단면계수는 중앙부 요구 단면계수의 75% 이상이어야 하며, 단면계수는 서

로 다른 최소항복 응력에 대하여 수정한 값으로 한다.  

용접이 굽힘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굽힘구역 내에 있는 경우, 용접절차는 우리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a

c

sC

tw

d

tf

o55≥ϕ
R

 

그림 28:   파형격벽의 치수 

10.4.3 파형의 실제 단면계수 
파형의 순 단면계수(cm3)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310
6

)3( −

⎥
⎥
⎦

⎤

⎢
⎢
⎣

⎡ +
= wf ctatd

w  

여기서,  

tf, tw : 그림 28에 보인 파형 판의 순 두께(mm) 

d, A, c :  그림 28에 보인 파형의 치수 (mm) 

격벽의 단부에서 웨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파형의 순 단면계수(cm3)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

하여야 한다. 

3105.0 −⋅= dtaw f  

10.4.4 파형의 스팬 
파형의 스팬  lC 은 그림 29에 보인 거리로 취한다. 

lC 의 정의에 대하여, 상부 및 하부 스툴의 높이는 [10.4.7] 및 [10.4.8]에 규정한 값보다 작게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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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파형의 스팬 

10.4.5 구조배치 
파형 단부에서 파형격벽의 강도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차 지지부재 위치에서 파형격벽이 잘리는 경우, 1차 지지부재의 각 측에서 파형의 정확한 일치를 확보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내저판에 수직파형 횡격벽 또는 종격벽이 용접되는 경우, 파형 면재 위치에는 각각 늑판 또는 거더를 설

치하여야 하며, 늑판 및 거더의 순 두께 및 재료는 인접한 파형 면재 판의 두께 및 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변경계 구조에 연결되는 첫번째 수직 파형은, 전형적인 파형 면재 폭 이상의 폭을 가져야 

한다.  

횡격벽의 하부에 스툴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접 늑판의 순 두께는 스툴 판 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10.4.6 격벽 스툴 
이중저 종거더 또는 실체늑판 위치에서 하부 스툴 내에는, 해당되는 경우 판 다이어프램 또는 웨브 프레

임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 스툴과 갑판 구조 또는 해치 단부 보에 연결시키는 브래킷 또는 깊은 웨브를, 해당되는 경우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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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격벽과 스툴 판의 연속성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하부 스툴의 상부 판은 격벽 하부 판과 같

은 순 두께 및 항복응력을 가져야 한다. 

10.4.7 하부 스툴 
하부 스툴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높이는 파형 깊이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스툴 정판의 순 두께 및 재료는 상부 격벽 판에 요구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스툴정판으로부터 파형 면

재 폭과 같은 거리(깊이) 내에 있는 수직 혹은 경사 스툴측판 상부의 순 두께 및 재료 특성은 파형 하부에

서 격벽강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면재 판 두께 및 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수직 평면에 스툴 측 보강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단부는 스툴의 상단 및 하단에서 브래킷으로 연결

하여야  한다.  

스툴정판의 가장자리로부터 파형 면재 표면까지의 거리 d 은 그림 30에 따라야 한다.  

스툴 저부는  해당되는 경우 이중저 늑판 또는 거더와 일치시켜 설치하여야 하며, 파형 평균 깊이의 2.5배 

이상인 폭을 가져야 한다. 

파형격벽의 유효한 지지를 위하여, 해당되는 경우 이중저 거더나 늑판에 일치시킨 다이어프램을 스툴에 

설치하여야 한다. 스툴 정판과의 연결부에는, 브래킷이나 다이어프램에 스캘롭을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

다.  

파형이 하부스툴에서 잘리는 경우, 스툴 정판에 접합하는 파형 및 스툴 측판의 용접은 완전용입 용접이

어야 한다. 내저판에 접합하는 스툴 측판 및 지지 늑판의 용접은 완전용입 또는 깊은 용입 용접이어야 한

다.   

 

그림 30:   스툴 정판 끝단으로부터 파형 면재 표면까지의 허용거리 d 

10.4.8 상부 스툴 
상부 스툴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높이는 일반적으로 파형 깊이의 2배와 3배 사이의 값을 가져야 한다. 

직사각형 스툴은, 해치 측 거더 위치에서 갑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파형 깊이의 2배의 높이를 가져야 한

다.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3장 6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33 

인접한 해치 단부 보 사이에서 갑판거더 또는 깊은 브래킷에 의하여, 횡격벽의 상부 스툴을 적절히 지지

하여야 한다.  

상부 스툴 저판의 폭은 일반적으로 하부 스툴 정판의 폭과 같아야 한다.  직사각형이 아닌 스툴 정판은 파

형 깊이의 2배 이상의 폭을 가져야 한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스툴 측판 하부의 두께는 격벽 판의 상부에 요구되는 두께의 80% 이상이어

야 한다.  

수직 평면에 스툴 측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우, 그 단부는 스툴의 상단 및 하단에서 브래킷에 연결하여야 

한다. 

파형격벽의 유효한 지지를 위하여, 해당되는 경우 해치 단부 코밍 거더 또는 횡방향 갑판 1차 지지부재까

지 연장된 종 갑판 거더에 일치시켜 유효하게 연결한 다이어프램을 스툴에 설치하여야 한다. 스툴 저판

과의 연결부에는, 브래킷이나 다이어프램에 스캘롭을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4.9 구조 일치 
상부 스툴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갑판에서 해당되는 경우 두 개의 횡 또는 종 보강 보를 파형 면재와 일

치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하부 스툴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파형 면재는 지지 늑판 또는 거더와 일치시켜야 한다. 

내저 판에 접합하는 파형 및 늑판 또는 거더의 용접은 완전용입 용접이어야 한다. 지지 늑판 또는 거더의 

두께 및 재료특성은 파형 면재에 요구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중저 늑판으로의 내저 종늑골의 

연결을 위한 슬롯은 컬러 판으로 메공하여야 한다. 지지 늑판 또는 거더는 적절히 설계된 전단 판에 의하

여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 

스툴 측 판은 파형 면재와 일치시켜야 한다. 하부 스툴 내의 측 수직보강재 및 그 브래킷은 종통재 등과 

같은 내저 구조와 일치시켜 이들 보강구조 사이에 적절한 하중전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부 스툴 측판은, 내저판과 스툴 정판 사이 어느 곳에서도  너클되어서는 아니 된다. 

10.4.10 압축 면재의 유효 폭 
격벽강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하는 압축 파형 면재의 유효 폭(m)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aCb Eef =  

여기서, 

CE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2
25.125.2

ββ
−=EC  , β > 1.25 인 경우 

0.1=EC   , β ≤ 1.25 인 경우 

β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E
R

t
A eH

f

310=β  

a : 파형 면재의 폭(m)(그림 28 참조) 

tf : 면재의 순 두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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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 유효한 쉐더 판 
유효한 쉐더 판은 다음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 너클이 되지 않아야 한다. 

• 11장에 따라 파형을 하부스툴 정판에 용접하여야 한다. 

• 경사각 45도 이상으로 부착되어야 하고, 그 하단은 하부스툴 측판과 일치시켜야 한다. 

• 그 두께는 파형면재에 요구되는 두께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 파형 면재에 요구되는 재료 특성 이상이어야 한다. 

10.4.12 유효한 거싯판 
유효한 거싯 판은 다음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  [10.4.11]에서 요구되는 두께, 재료특성 및 용접구조를 가진 쉐더판과 결합되어야 한다. 

• 거싯판 높이가 파형면재 폭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 스툴 측판과 일치시켜 부착되어야 한다. 

• 11장에 따라 하부 스툴 정판, 파형 및 쉐더판에 용접되어야 한다. 

• 파형 면재에 요구되는 두께 및 재료특성 이상 이어야 한다. 

10.4.13 파형 하단에서의 단면계수 
a) 파형 하단에서의 단면계수(그림 31 내지 그림 34)는 [10.4.10]에 규정한 폭 이하의 유효폭 bef 을 가진 

압축 면재를 가지고 계산하여야 한다. 

b) 경우 e)를 제외하고, 하부의 파형 웨브가 스툴정판 하부(또는 내저 판 하부) 국부 브래킷에 의하여 지

지되지 않는 경우, 파형 단면계수는 파형 웨브의 30%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c) 유효한 쉐더판 

[10.4.11]의 유효한 쉐더판이 설치된다면(그림 31 및 그림 32), 하단에서의 파형 단면계수를 계산할 때 

(그림 31 및 그림 32의 단면 1) 면재 판 면적을 다음 식에 의한 값(cm2) 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SHfSH ttaI 5.2=  

다만 2.5atf 이하로 한다.  

여기서,  

a : 파형 면재 폭(m)(그림 28) 

tSH : 쉐더 판의 순 두께(mm) 

tF : 면재 순 두께(mm) 

d) 유효한 거싯판 

[10.4.12]의 유효한 거싯판이 설치된다면(그림 33 내지 그림 35), 하단에서의 파형 단면계수를 계산할 

때 (그림 33 내지 그림 35의 단면 1) 면재 판 면적을 다음 식에 의한 값(cm2) 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FGG thI 7=   

여기서,  

hG : 거싯판 높이(m)(그림 33 내지 그림 35)로서, (10/7)SGU 이하로 취한다. 

SGU : 거싯판의 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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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 건조 조건에 기초한 순 면재 두께 (mm) 

e) 경사 스툴정판 

수평면과 45도 이상의 각도를 가진 경사 스툴정판에 파형 웨브를 용접하는 경우, 파형단면계수는 파

형웨브가 전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다.  45도 미만의 각도에 대하여, 웨브의 유효도

는 0도에 대하여 30% 및 45도에 대하여 100%으로 하여 선형보간으로 구할 수 있다. 

유효한 거싯판이 부착되는 경우, 파형단면계수를 계산할 때 상기 d)에 규정한 바와 같이 면재 판의 면

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쉐더판만 있는 경우 면재판 면적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hG
쉐더판

①

하부 스툴

 

그림 31:   대칭 쉐더판 

hG

쉐더판

①

하부 스툴

 

그림 32:   비대칭 쉐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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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

하부스툴

거싯판

①

 

그림 33:   대칭 거싯/쉐더 판 

hG

거싯판

①

하부스툴

 

그림 34:   비대칭 거싯/쉐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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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경사 스툴정판의 비대칭 거싯/쉐더 판 

10.4.14 파형 하단 이외 단면의 단면계수 
파형 웨브는 유효하다고 간주하고 압축 면재 폭은 [10.4.10]에서 구한 값 이하의 유효폭 bef 을 갖고, 단면

계수를 계산한다. 

10.4.15 전단면적 
파형 웨브와 면재 사이의 있을 수 있는 비 수직성을 고려하여 전단 면적을 감소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소된 전단면적은 웨브 단면적에 (sinϕ)을 곱하여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ϕ 는 웨브와 면재 사이의 각이

다. (그림 28) 

10.5 비수밀 격벽 

10.5.1 필러로서 작용하지 않는 비수밀 격벽 
필러로서 작용하지 않는 비수밀 격벽에는 다음과 같은 최대 간격을 갖는 수직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횡격벽에 대하여 0.9 m 

• 종 격벽에 대하여 2 늑골 간격, 다만 최대 1.5 m 

격벽 보강재의 깊이는 보강재 길이의 1/12 이상이어야 한다. 격벽 보강재의 순 두께는 고려하는 격벽 판

에 요구되는 최소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10.5.2 필러로서 작용하는 비수밀 격벽 
필러로서 작용하는 비수밀 격벽에는 다음과 같은 최대 간격을 갖는 수직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늑골 간격이 0.75 m를 넘지 않는 경우, 2 늑골 간격 

• 늑골 간격이 0.75 m를 넘는 경우, 1 늑골 간격 

판 순 두께의 35배 또는 보강재 길이의 1/12 중 작은 값과 같은 부착 판 폭을 고려하여, 각 수직 보강재는 

지지하여야 할 하중에 대하여 6장 2절의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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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으로 보강된 갑판을 지지하는 비수밀 격벽의 경우, 갑판 트랜스버스 위치에는 수직 거더를 배치하여

야 한다. 

10.6 트렁크 및 터널의 수밀 격벽 

10.6.1  
Ref. SOLAS Ch. II-1, Part B, Reg. 19.1 

수밀 트렁크, 터널, 덕트 킬 및 통풍통은 해당되는 위치에서의 수밀격벽과 같은 강도를 가져야 한다. 수밀

로 하기 위한 수단 및 메공을 위한 배치는 우리선급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1. 필  러 

11.1 일  반 

11.1.1  
실행 가능한 한 필러는 동일한 수직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불가능한, 하부 지지구조에 하중전달을 할 수 있도록 유효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11.1.2  
이중저 거더와 일치시켜서 혹은 실행 가능한  한 가까이에 필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러의 상하부 구조

는 하중이 유효하게 분산을되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내저 판에 연결되는 필러가 늑판 및 거더의 교차점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부분 늑판 혹은 거더 또는 적절

히 필러를 지지하는 동등 구조를 배치하여야 한다. 

11.1.3  
탱크에 설치된 필러는 안이 찬 단면이거나 개 단면이어야 한다.  폭발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운

송하려 하는 공간에 위치한 필러는 개단면이어야 한다. 

11.1.4 연 결 
필요한 경우 두꺼운 이중판 및 브래킷으로 필러의 상부 및 하부를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탱크 내와 같이 

필러가 인장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필러의 상부 및 하부는 인장력을 견디도록 유효한 구조로 하고 이중

판이 아닌 삽입 판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중판의 두께는 필러 순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필러는 상부 및 하부에서 연속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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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1.1.1  
정수중 및 파랑중에 작용하는 면외하중 및 선체거더 하중을 포함한 설계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등가설

계파(Equivalent Design Wave: EDW)법을 사용한다. 

1.1.2  
외부 정수압 및 화물과 밸러스트에 의한 내부 정수압은 정수중의 면외하중으로 보고, 외부 동적수압 및 

화물과 밸러스트에 의한 내부 관성압력은 파랑중의 면외하중으로 본다. 

1.1.3  
정수중 수직전단력 및 굽힘모멘트, 파랑중 수직전단력 및 굽힘모멘트 및 파랑중 수평굽힘모멘트는 선체

거더하중으로 본다.  

1.1.4  
파랑중 면외하중과 파랑중 선체거더 하중에 의한 응력은 각 등가설계파에 대하여 결정되는 하중조합인

자를 사용하여 하중을 합성함으로써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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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체운동 및 가속도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아니하는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a0 = 가속도 변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 ⎟⎟
⎠

⎞
⎜⎜
⎝

⎛
−+−= 20

600344.247.058.1
LLL

Cfa Bp  

TR : [2.1.1]에 정의된 횡동요 주기(s) 

θ : [2.1.1]에 정의된 단일 횡동요 진폭( deg) 

TP : [2.2.1]에  정의된 종동요 주기(s) 

Φ : [2.2.1]에 정의된 단일 종동요 진폭( deg) 

fp : 확률수준에 해당하는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fp = 확률수준 10-8에 해당하는 강도평가의 경우: 1.0 

fp = 확률수준10-4에 해당하는 강도평가의 경우: 0.5 

1. 일  반 

1.1  

1.1.1  
선체운동 및 가속도는 주기적이라고 가정한다.  이 절의 식에서 정의되는 운동의 진폭은 파정에서 파저

까지의 절반을 의미한다. 

1.1.2  
이 절의 식에 따르는 것에 대신하여, 우리 선급이 선박의 특성 및 항행구역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직접계산이나 모형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선박운동 및 가속도를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선박운동 및 가속도는 확률수준 10-8부터 10-4 내에 있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가정하

는 해상 분포 도표 및 스펙트라를 포함한 모형시험 또는 계산결과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선체의 절대운동 및 가속도  

2.1 횡동요 
횡동요 주기(s) 및 단일 횡동요 진폭(deg)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GM
kT r

R
3.2

=   

( )
( )πθ

75
025.025.19000

+

−
=

B
kfT b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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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b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kb = 1.2  : 빌지킬이 없는 선박 

kb = 1.0  : 빌지킬이 있는 선박 

kr  : 해당 적재조건에서의 횡동요 회전반경(m). kr을 알 수 없는 경우, 표 1에 규정된 값으로 가정

할 수 있다. 

GM  :     해당 적재조건에서의 메타센터높이(m). GM을 알 수 없는 경우, 표 1에 규정된 값으로 가정

할 수 있다. 

표 1:   kr 및 GM의 값 

적재조건 kr GM 

만재상태(격창적재 또는 균일적재) 0.35B 0.12B 
표준밸러스트상태 0.45B 0.33B 
황천밸러스트상태 0.40B 0.25B 

 

2.2 종동요 

2.2.1  
종동요 주기(s) 및 단일 종동요 진폭(deg)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g
TP

πλ2
=  

4
960

B
p C

V
L

f=Φ  

여기서, 

L
T

TLC ⎟
⎠

⎞
⎜
⎝

⎛ += 16.0λ  

2.3 상 하 동 요 

2.3.1  
상하동요에 의한 수직가속도(m/s2)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gaaheave 0=  

2.4 좌 우 동 요 

2.4.1  
좌우동요에 의한 횡가속도(m/s2)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gaasway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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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 후 동 요 

2.5.1  
전후동요에 의한 종가속도(m/s2)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gaasurge 02.0=  

3. 선박의 상대가속도  

3.1 일  반 

3.1.1  
어느 위치에서, X, Y 및 Z 방향의 가속도는 [2.1]내지 [2.5]에서 정의된 선박의 절대운동 및 가속도로부터 

얻어지는 가속도성분이다. 

3.2 가속도 

3.2.1  
임의의 위치에서 종, 횡 및 수직가속도의 기준치는 다음 식으로부터 얻는다. 

• 종방향: 

xpitchXPsurgeXSXGX aCaCgCa ++Φ= sin  

• 횡방향: 

yrollYRswayYSYGY aCaCgCa ++= θsin  

• 수직방향: 

zpitchZPzrollZRheaveZHZ aCaCaCa ++=  

여기서, 

CXG, CXS, CXP, CYG, CYS, CYR, CZH, CZR  및 CZP : 4장 4절 [2.2]에 정의된 하중조합계수 

apitch x = 종동요에 의한 종가속도(m/s2) 

R
T

a
P

xpitch

2
2

180 ⎟⎟
⎠

⎞
⎜⎜
⎝

⎛
=

ππΦ  

aroll y = 횡동요에 의한 횡가속도(m/s2) 

R
T

a
R

yroll

2
2

180 ⎟⎟
⎠

⎞
⎜⎜
⎝

⎛
=

ππθ  

aroll z = 횡동요에 의한 수직가속도(m/s2) 

y
T

a
R

zroll

2
2

180 ⎟⎟
⎠

⎞
⎜⎜
⎝

⎛
=

ππ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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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tch z = 종동요에 의한 수직가속도(m/s2) 

( )Lx
T

a
P

zpitch 45.02
180

2

−⎟⎟
⎠

⎞
⎜⎜
⎝

⎛
Φ=

ππ
 

여기서, ( )Lx 45.0− 은 0.2L 이상일 것. 

R = ⎟
⎠
⎞

⎜
⎝
⎛ +−

2
,

24
min DTDz LC  

x, y, z :  1장 4절에 정의된 참조좌표계에 대한 고려하는 임의 위치의 X, Y 및 Z좌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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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체거더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아니하는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x : 참조 좌표계에 대한 계산점의 X좌표(m) 

fp  : 4장 2절에 정의된 확률수준에 해당하는 계수 

1. 일  반 

1.1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한 부호규칙 

1.1.1  
이 절에 나오는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은 절대값으로 취하여야 한다.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의 부호는 4절 

표 3에 따라야 한다. 임의의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수직 굽힘모멘트, 수평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한 

부호규칙은 그림 1과 같다. 

• 수직 굽힘모멘트 MSW 및 MWV은 강력갑판에 인장응력을 발생시킬 때 양(호깅굽힘모멘트), 그 반대의 

경우에 음(새깅 굽힘모멘트)이다. 

• 수평 굽힘모멘트 MWH는 우현에 인장응력을 발생시킬 때 양, 그 반대의 경우에 음이다. 

• 수직 전단응력 QSW, QVW 은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힘의 방향이 앞면에서 하방으로 뒷면에서 

상방으로 작용할 때 양, 그 반대의 경우에 음이다. 

•  

 

그림 1: 전단력 QSW, QWV  및 굽힘모멘트MSW, MWV, MWH 에 대한 부호규칙 

 
 
 

(+)QSW, QWV 

M S W, M WV (+)

선미

선수

선수

M WH (+)

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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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수중의 하중 

2.1 일  반 

2.1.1  
일반적으로 각 적재상태에 따른 정수중 수직굽힘모멘트와 전단력이 적용되어야 한다. 조선소는 4장 7절

에 규정된 각 적재상태에 대한 종강도계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수중 수직굽힘모멘트 및 전단력은 선체거더강도와 관련하여 상한값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MS 및 QS 의 계산에는 출항 및 도착시의 연료유, 청수 및 비품의 양을 근거로 한 설계화물 및 

밸러스트 적재상태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항해 중에 소모품의 양과 배치가 보다 큰 하중을 초

래하는 경우, 출항 및 도착상태에 추가하여 이러한 항해 중의 적재상태에 대한 계산결과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항해 중에 밸러스트를 적재하거나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밸러스트탱크에 밸러스트를 

적재하거나 배출하기 직전 및 직후의 적재상태에 대한 계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적하지침서

에 참고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1.2 밸러스트 적재상태에서의 부분적재 밸러스트탱크 
출항, 도착 또는 항해 중에 부분적재 선수미 및/또는 기타 밸러스트탱크를 포함하는 밸러스트 적재상태

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설계 적재상태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공창과 만재 사이의 모든 수위에 대하여 설계허용응력을 만족하고, 

• BC-A 및 BC-B 선박에 대하여, 5장 1절 [2.1.3]에 따르는 침수 시 선체거더 종강도는 공창과 만재 사

이의 모든 수위에 대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목적상 출항, 도착 및 [2.1.1]에서 요구하는 경우 항해 중의 각 적재상태에 있어서 부분적재

를 하고자 하는 탱크는 공창 그리고 만재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계획하는 적재상태에 

있어서의 지정된 부분적재 수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2.1.3 화물 적재상태에서의 부분적재 밸러스트탱크 
화물 적재상태 중, [2.1.2]의 요건은 선수미탱크에 한하여 적용한다. 

2.2 정수중 굽힘모멘트 

2.2.1  
임의의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설계 정수중 굽힘모멘트 MSW,H 및 MSW,S 는 [2.1.1]에 규정된 적재상태에 

대하여 그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 계산된 최대 정수중 굽힘모멘트이다. 설계자가 

규정하는 경우 보다 큰 값으로 고려할 수 있다. 

2.2.2  
만일 초기설계단계에서 임의의 선체횡단면에 대한 정수중 굽힘모멘트가 정의되지 아니한 경우, 그림2에 

나타난 종방향 분포에 따를 수 있다. 

그림 2에서 MSW는 호깅 또는 새깅상태에서 선체중앙에 작용하는 설계 정수중 굽힘모멘트로써 다음 식에 

의한 값(kN-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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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깅상태: 

HWVBHSW MCBCLM ,
32

, 10)7.0(175 −+= −  

• 새깅상태: 

SWVBSSW MCBCLM ,
32

, 10)7.0(175 −+= −  

여기서, MWV,H  및 MWV,S 는 [3.1]에 정의된 파랑중 수직굽힘모멘트이다. 

 

MSW

x
L

FEAE
0.0 0.3 0.5 0.7 1.0

0.2MSW

정수중 굽힘모멘트

 

그림 2: 초기 정수중 굽힘모멘트 분포 

2.3 정수중 전단력 

2.3.1  
임의의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설계 정수중 전단력 QSW는 [2.1.1]에 규정된 적재상태에 대하여 그 선체

횡단면에서 계산된 최대의 양 또는 음의 전단력이다. 설계자가 규정하는 경우 보다 큰 값으로 고려할 수 

있다. 

2.4 침수상태에서의 정수중 굽힘모멘트 및 정수중 전단력 

2.4.1 

호깅 및 새깅상태의 정수중 굽힘모멘트 FSWM ,  및 침수상태에서의 정수중 전단력 FSWQ , 는 각 화물창이 

개별적으로 평형상태의 수선까지 침수되는 것을 고려한 침수시나리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 것

은 이중선측구역은 침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고, 화물창은 완전히 침수되지 아니하고 평형

상태의 수선까지 침수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2 

유입된 물의 중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a) 비어있는 화물구역 및 화물적재 후 남은 체적의 침수율은 0.95로 한다. 

b) 적재된 화물에 따라 적절한 침수율 및 산적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철광석인 경우, 최소 0.3의 침수

율에 대응하는 산적밀도는 3.0 t/m3을 사용한다. 시멘트인 경우, 최소 0.3의 침수율에 대응하는 산적밀

도는 1.3 t/m3을 사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체산적화물의 “침수율”은 산적화물의 총부피에 대한 

화물의 입자, 알갱이 또는 큰 덩어리 사이에 침수가능한 부피의 비율을 의미한다. 

압연강재와 같이 꽉 채워진 화물인 경우, 침수율은 0으로 하고 화물의 실제 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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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유입된 물이 정수중 선체거더굽힘모멘트 및 정수중 전단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

인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설계의 기초가 되는 적재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각 적재상태에 대하

여 화물창은 개별적으로 평형상태의 수선까지 침수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수중 굽힘모

멘트 및 정수중 전단력은 고려하는 적재상태와  침수화물창의 모든 조합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3. 파랑하중 

3.1 파랑 수직굽힘모멘트 

3.1.1 비손상 상태 
임의의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비손상 상태의 파랑 수직굽힘모멘트(kN-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호깅상태: 

32
, 10190 −= BpMHWV BCCLfFM  

• 새깅상태: 

32
, 10)7.0(110 −+= BpMSWV CBCLfFM   

여기서, 

FM : 표1에 따르는 분포계수(그림 3 참조) 

표 1:   분포계수 FM 

선체횡단면 위치 분포계수 FM 

0 ≤ x < 0.4L L
x5.2  

0.4L ≤ x ≤ 0.65L 1.0 

0.65L < x ≤ L ⎟
⎠
⎞

⎜
⎝
⎛ −

L
x186.2  

 
FM

x
L

FEAE
0.0 0.4 0.65 1.0

1.0

 

그림 3: 분포계수 FM 

3.1.2 침수상태 
임의의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침수상태의 파랑 수직굽힘모멘트(kN-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WVFWV MM 8.0, =  

여기서, MWV 는 [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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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입항상태 
임의의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입항상태의 파랑 수직굽힘모멘트(kN-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WVPWV MM 4.0, =  

여기서, MWV 는 [3.1.1]에 따른다. 

3.2 파랑 수직전단력 

3.2.1 비손상 상태 
임의의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비손상 상태의 파랑 수직 전단력(kN)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210)7.0(30 −+= BpQWV CCLBfFQ   

여기서, 

FQ : 표 2에 따르는 양 또는 음의 전단력에 대한 분포계수(그림 4 참조) 

표 2:   분포계수 FQ 

분포계수 FQ 
선체횡단면 위치 

파랑중 양의 전단력 파랑중 음의 전단력 

0 ≤ x < 0.2L 
L
xA6.4  

L
x6.4  

0.2L ≤ x ≤ 0.3L 0.92A 0.92 

0.3L < x < 0.4L ( ) 7.04.072.9 +⎟
⎠
⎞

⎜
⎝
⎛ −−

L
xA 7.04.02.2 −⎟

⎠
⎞

⎜
⎝
⎛ −

L
x  

0.4L ≤ x ≤ 0.6L 0.7 0.7 

0.6L < x < 0.7L 7.06.03 +⎟
⎠
⎞

⎜
⎝
⎛ −

L
x  ( ) 7.06.0710 −⎟

⎠
⎞

⎜
⎝
⎛ −−

L
xA  

0.7L ≤ x ≤ 0.85L 1 A 

0.85L < x ≤ L ⎟
⎠
⎞

⎜
⎝
⎛ −

L
x167.6  ⎟

⎠
⎞

⎜
⎝
⎛ −

L
xA 167.6  

(비 고) 

    ( )7.0110
190

+
=

B

B

C
CA  

 

190 CB

110 (CB+0.7)

FQ   파랑중 음의 전단력인 경우

x
L

FEAE
0.0 0.2 0.6 1.00.3 0.4 0.7 0.85

0.7

0.92

x
L

FEAE
0.0 0.2 0.6 1.00.3 0.4 0.7 0.85

0.7

0.92
190 CB

110 (CB+0.7)

1.0

FQ             파랑중 양의 전단력인 경우

 

그림 4: 분포계수 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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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침수상태 
임의의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침수상태의 파랑 수직전단력(kN)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WVFWV QQ 8.0, =  

여기서, QWV 는 [3.2.1]에 따른다. 

3.2.3 입항상태 
임의의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입항상태의 파랑 수직전단력(kN)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WVPWV QQ 4.0, =  

여기서, QWV 는 [3.2.1]에 따른다. 

3.3 파랑중 수평굽힘모멘트 

3.3.1  
임의의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파랑중 수평굽힘모멘트(kN-m)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BLCpMWH CTCLfFLM 2)
2000

3.0( +=    

여기서, FM 은 [3.1.1]에 따르는 분포계수이다. 

3.4 파랑중 비틀림모멘트 

3.4.1  
임의의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파랑중 비틀림모멘트(kN-m)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21 WTWTpWT MMfM +=  

여기서, 

2
2

2

1
2

1

22.0

4.0

TBWT

TBWT

FCCLBM

FCDB
T
LCM

⋅=

⋅⋅⋅⋅=
 

FT1, FT2 : 다음에 따르는 분포계수 

⎟
⎠
⎞

⎜
⎝
⎛=

⎟
⎠
⎞

⎜
⎝
⎛=

L
xF

L
xF

T

T

π

π

2
2

1

sin

2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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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하중상태 

기호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asurge, apitch x, asway, aroll y, aheave, aroll z, apitch z : 4장 2절에 따르는 가속도 성분 

1. 일  반 

1.1 적  용 

1.1.1  
이 절에서 언급하는 하중상태는 다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 각각 6장 1절, 6장 2절 및 6장 4절의 규정에 따르는 판,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에 대한 국부강도

해석 

• 7장의 규정에 따르는 구조부재의 직접강도해석 

• 8장의 규정에 따르는 구조상세의 피로 검토 

1.1.2  
국부강도해석 및 직접강도해석의 경우, 하중상태는 [2]에 언급된 상호 배타적인 하중상태 H1, H2, F1, F2, 

R1, R2, P1 및 P2이다. 

1.2 등가설계파 

1.2.1  
구조부재에 가장 지배적이라고 여겨지는 하중성분의 장기응답치에 등가를 이루는 응답치를 생성하는 

규칙파를 등가설계파(EDWs)로 설정하며, 다음으로 구성된다. 

• 선수파에서 파랑중 수직굽힘모멘트가 최대가 될 때의 규칙파(EDW “H”) 

• 선미파에서 파랑중 수직굽힘모멘트가 최대가 될 때의 규칙파(EDW “F”) 

• 횡동요운동이 최대가 될 때의 규칙파(EDW “R”) 

• 수선에서의 동적수압이 최대가 될 때의 규칙파(EDW “P”) 

EDW “H” 및 EDW “F” 에서 파정 및 파저의 정의는 그림 1과 같이 주어지며,  EDW “R” 및 EDW “P”에 대

한 풍상측하강 및 풍상측상승의 정의는 그림 2와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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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FPAP FP

파정 파저 수선  

  (a) EDW “H”인 경우  (b) EDW ”F”인 경우 

그림 1: EDWs “H” and “F” 에서 파저 및 파고의 정의 

풍상측

풍상측
풍하측 풍하측

 

풍상측하강                               풍상측상승 

 

                                                         선수하강                                            선수상승 

그림 2: 선박운동의 정의 

2. 하중상태 

2.1 일  반 
등가설계파(EDWs)에 대응하는 하중상태는 표 1과 같이 정의되며, 선체거더하중 및 선박운동은 표 2와 

같다. 만일 선체의 구조 또는 적재상태가 선체중심면에 대하여 대칭이 아닌 경우, 우현으로부터(이 경우 

우현이 풍상측이다) 오는 파도에 부딪히는 횡파조건에 대응하는 하중상태(R1, R2, P1 및 P2)도 구조강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 1:   하중상태의 정의 

하중상태 H1 H2 F1 F2 R1 R2 P1 P2 
EDW “H” “F” “R” “P” 

파랑 선수파 선미파 
횡파 

(좌현 : 풍상측) 
횡파 

(좌현:풍상측) 

최대굽힘모멘트 최대굽힘모멘트 최대횡동요 최대외부압력 
영향 

새깅 호깅 새깅 호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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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참조 선체거더하중 및 선박운동 

하중상태 H1 H2 F1 F2 R1 R2 P1 P2 

수직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 

있음 있음 - 있음 

수평굽힘
모멘트 

- - 있음 - 

상하동요 하강 상승 - - 하강 상승 하강 상승 
종동요 선수하강 선수상승 - - - - - - 
횡동요 - - - - 우현상승 우현하강 우현상승 우현하강

전후동요 선미 선수 - - - - - - 
좌우운동 - - - - - - 좌현 우현 

 

2.2 하중조합계수 

2.2.1  
각 하중상태 H1, H2, F1, F2, R1, R2, P1 및 P2 에서의 선체거더하중 및 가속도성분은 각 성분의 기준 절대

값에 표 3에 정의된 해당 하중조합계수(LCF)를 곱하여 구한다. 

2.2.2  
정수중 수직굽힘모멘트는 하중조합계수에 의하여 계산된 파랑중 선체거더하중에 추가되어야 한다. 

2.2.3  
내부하중은 갑판에 작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재중량에 의해 발생하는 정압 또는 힘의 합이고, 또한 적

재중량에 작용하는 가속도에 의해 발생하고 하중조합계수에 의하여 계산되는 내부압력 또는 힘의 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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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하중조합계수 LCF 

 LCF H1 H2 F1 F2 R1 R2 P1 P2 

MWV CWV -1 1 -1 1 0 0 
T

TLC−4.0  4.0−
T

TLC

QWV CQW
* -1 1 -1 1 0 0 

T
TLC−4.0  4.0−

T
TLC

MWH CWH 0 0 0 0 
T

TLC−2.1 2.1−
T

TLC 0 0 

asurge CXS -0.8 0.8 0 0 0 0 0 0 
apitch x CXP 1 -1 0 0 0 0 0 0 
gsinΦ CXG 1 -1 0 0 0 0 0 0 
asway CYS 0 0 0 0 0 0 1 -1 
aroll y CYR 0 0 0 0 1 -1 0.3 -0.3 
gsinθ CYG 0 0 0 0 1 -1 0.3 -0.3 

aheave CZH 
T

TLC6.0  
T

TLC6.0− 0 0 
40

L  
40

L
−  1 -1 

aroll z CZR 0 0 0 0 1 -1 0.3 -0.3 
apitch z CZP 1 -1 0 0 0 0 0 0 
(비 고) * CQW 에 대한 LCF는 중앙횡단면의 선미부에 대하여만 사용한다. 중앙횡단면의 선수부에 대하여

는 그 부호를 역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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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외부압력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2L         :  규칙상의 길이 ( )L , 300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C         :  1장 4절 [2.3.1]에 따르는 파랑계수 

λ :  [1.3.1], [1.4.1] 및 [1.5.1]에 따르는 하중상태에 대응하는 파장(m) 

fp : 4장 2절에 따르는 확률수준에 대응하는 계수 

TLCi : 고려하는 적재상태에서 고려하는 횡단면에서의 흘수(m) 

Bi : 고려하는 횡단면에서 수선위치에서의 형폭(m) 

x, y, z : 1장 4절에 정의된 참조좌표계에 대한 하중점의 X, Y 및 Z 좌표(m) 

1. 선체외판 및 선저에 작용하는 외부해수압 

1.1 일  반 

1.1.1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는 선체 임의의 점에 작용하는 전체압력 p 는 음의 값이어서는 아니된다. 

WS ppp +=  

여기서, 

pS :  [1.2]에 따르는 정수압 

pW :  [1.3], [1.4] 및 [1.5]에 정의된 동적수압과 동일한 파랑압력으로, [1.6]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다. 

1.2 정수압 

1.2.1  
정수중 흘수에 대응하는 선체 임의의 위치에서의 정수압 pS  (kN/m2)는 각 적재상태에 대하여 표 1의 식으

로부터 구한다. (그림 1 참조) 

표 1:   정수압 pS 

위  치 정수압  pS, (kN/m2)  

수선 및 수선하부 ( LCiTz ≤ ) )( zTg LCi−ρ  

수선상부 ( LCiTz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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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LC
i

PS=ρgTLCi

P
S=

ρg
T LC

i

 

그림 1: 정수압 pS 

1.3 동적수압 – 하중상태 H1, H2, F1 및 F2 
하중상태 H1, H2, F1 및 F2에 대하여 수선하부 선체의 임의의 위치에 작용하는 동적수압(kN/m2) pH 및 pF 

는 표 2로부터 구한다. 

표 2:   하중상태 H1, H2, F1 및 F2 에 대한 동적수압 

하중상태 동적수압(kN/m2) 
H1 pH1 = - kl kP pHF 

H2 pH2 = kl kP pHF 
F1 pF1 = - pHF 
F2 pF2 = pHF 

 

여기서, 

⎟
⎟
⎠

⎞
⎜
⎜
⎝

⎛
++

−+
= 1

21253
iLCi

nlpHF B
y

T
z

L
LCffp λ ,  이때 0.1

2
≤

iB
y

이고, z는 TLCi 이하로 취한다. 

fnl : 비선형 효과를 고려한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fnl = 0.9 확률수준이 10-8인 경우 

fnl = 1.0 확률수준이 10-4인 경우 

kl : 선체 종방향의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3

5.0
2

1121 −⎟
⎟

⎠

⎞

⎜
⎜

⎝

⎛
−+=

L
x

B
y

C
k

B
l   5.0/0.0 ≤≤ Lx 인 경우 

3

5.0
4

361 −⎟
⎟
⎠

⎞
⎜
⎜
⎝

⎛
−+=

L
x

B
y

C
k

B
l   0.1/5.0 ≤≤ Lx 인 경우 

kp : 선체 종방향의 위상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25.0
5.02

cos25.1 +−⎟
⎟
⎠

⎞
⎜
⎜
⎝

⎛ −
⎟
⎠

⎞
⎜
⎝

⎛ −=
T

T
L

Lx
T

T
k LCLC

P
π ,  

만재상태 이외의 상태에 대한 국부강도해석, 직접강도해석 및 피로강도평가에 대하여 

kP = -1.0,     만재상태에 대한 국부강도해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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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 파장(m)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L
T

TLC ⎟
⎠

⎞
⎜
⎝

⎛ += 16.0λ  하중상태 H1 및 H2인 경우 

L
T

TLC ⎟
⎠

⎞
⎜
⎝

⎛ +=
3
216.0λ  하중상태 F1 및 F2인 경우 

 

그림 2: 중앙 횡단면에 작용하는 동적수압 pF2의 분포 

 

1.4 동적수압 – 하중상태 R1 및 R2 
하중상태 R1 및 R2에 대하여 흘수선 하부의 임의의 점에 작용하는 동적수압(kN/m2) pR은 다음 식으로부

터 구한다. 압력 pR1의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1

212588.0sin101 B
y

L
LCfyfp pnlR

λθ  

12 RR pp −=  

여기서, 

fnl = 비선형 효과를 고려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fnl = 0.8 확률수준이 10-8인 경우 

fnl = 1.0 확률수준이 10-4인 경우 

2

2 RTg
π

λ =  

y = 하중점의 Y 좌표(m)로서 풍우측을 양으로 취한다. 

풍상측 풍하측

 

그림 3: 중앙횡단면에 작용하는 동적수압 pR1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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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적수압 – 하중상태 P1 및 P2 
하중상태 P1 및 P2에 대하여 흘수선 하부의 임의의 점에 작용하는 동적수압(kN/m2) pP 는 다음 식으로부

터 구한다. 압력 pP1의 분포는 그림 4와 같다. 

표 3:   하중상태 P1 및 P2 에 대한 동적수압 

동적수압(kN/m2) 
하중상태 

풍상측 풍하측 

P1 pP1 = pP pP1 = pP /3 
P2 pP2 = -pP pP1 = -pP /3 

 

여기서, 

⎟
⎟
⎠

⎞
⎜
⎜
⎝

⎛
+

−+
=

B
y

T
z

L
LCffp

LCi
nlpP

2
321255.4 λ

   

fnl = 비선형 효과를 고려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fnl = 0.65 확률수준이 10-8인 경우 

fnl = 1.0 확률수준이 10-4인 경우 

L
T

T

S

LC
⎟⎟
⎠

⎞
⎜⎜
⎝

⎛
+= 4.02.0λ  

y = [1.4.1]에 따르는 하중점의 Y 좌표(m) 

 

풍하측풍상측

 

그림 4: 중앙횡단면에 작용하는 동적수압 pP1의 분포 

1.6 동적수압의 수정 

1.6.1  
수선에서 동적수압이 양인 경우(하중상태 H1, H2, F2, R1, R2 및 P1에서), 수선상부 선측에 작용하는 동적

수압(kN/m2) PW,C는 다음과 같다.(그림 5 참조) 

• )(,, zTgpp LCiWLWCW −+= ρ     LCiWLCi ThzT +≤≤ 에 대하여 

• 0, =CWp       LCiW Thz +≥ 에 대하여 

여기서, 

pW,WL : 고려하는 하중상태에 대하여 수선에 작용하는 양의 동적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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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

h WLW
W ρ

,=  

1.6.2  
수선에서 동적수압이 음인 경우(하중상태 H1, H2, F1, R1, R2 및 P2 에서), 수선하부 선측에 작용하는 동

적수압(kN/m2) PW,C 는 다음과 같다.(그림 5 참조) 

pW,C = pW ,  ρg(z-TLCi) 이상으로 취할 것 

여기서, 

pW : 고려하는 하중상태에 대하여 수선하부에 작용하는 음의 동적수압 

 

풍상측 풍상측

PW ,W L

hW = PW ,W L/( g)
PW,C

정수압

T LC
i

동적수압

gTLCi

PW ,W L

PW,C

 

동적수압이 양인 경우  동적수압이 음인 경우 

그림 5: 동적수압의 수정 

2. 노출갑판에 작용하는 외부압력 

2.1 일  반 

2.1.1 

노출갑판에 쇄파기가 설치된 경우, 쇄파기 후방에 위치한 노출갑판의 면적에 대하여 [2.2] 및 [2.3]에 정의

된 외부압력에 대한 경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2 하중상태 H1, H2, F1 및 F2 

2.2.1  
하중상태 H1, H2, F1 및 F2에 대하여 노출갑판의 임의의 위치에 작용하는 외부압력(kN/m2) pD 는 다음 식

으로부터 구한다. 

WD pp ϕ=   

여기서, 

pW : 표 4의 식으로부터 구하는 압력 

ϕ : 표 5에 따르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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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하중상태 H1, H2, F1 및 F2에 대하여 노출갑판에 작용하는 압력 

압력 pW  (kN/m2) 
위치 

LLL ≥ 100 m LLL < 100 m 

0 ≤ x/LLL ≤ 0.75 34.3 14.9 + 0.195 LLL 

0.75 < x/LLL < 1 ( )( ) ⎟⎟
⎠

⎞
⎜⎜
⎝

⎛
−−++ 341008.143.34

LL
LL L

xLa
LLLL

LL

L
x

L
xL 6.325

9
2.12 +⎟⎟

⎠

⎞
⎜⎜
⎝

⎛
−+  

 (비 고) 
 a: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 0.0726   B 형 건현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a = 0.356     B-60 또는 B-100 형 건현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표 5:   노출갑판에 작용하는 압력에 대한 계수 

노출갑판위치 ϕ 
건현갑판 및 선수루갑판 1.00 
선수루갑판을 제외한 선루갑판 0.75 
제1층 갑판실 0.56 
제2층 갑판실 0.42 

제3층 갑판실 0.32 
제4층 갑판실 0.25 
제5층 갑판실 0.20 

제6층 갑판실 0.15 
제7층 및 상부 갑판실 0.10 

 

2.3 하중상태 R1, R2, P1 및 P2 

2.3.1  
하중상태 R1, R2, P1 및 P2에 대하여 노출갑판의 임의의 위치에 작용하는 외부압력(kN/m2) pD 는 다음 식

으로부터 구한다. 

WD pp ϕ4,0=  

여기서, 

pW : Ζ 상좌표에서 [1.6]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는 하중상태 R1, R2, P1 및 P2에 대한 노출갑판 선측

에서의 유체동압(kN/m2). pW  는 노출갑판의 양측(좌현 및 우현)에서 유체동압  pW,C 중의 하나보

다는 커야하며, 0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ϕ : 표 5에 따르는 계수 

2.4 노출갑판에 걸리는 하중 

2.4.1  
노출갑판에 특정하중이 걸리는 경우, 이 하중에 대응하는 정압 pS 는 설계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10 kN/m2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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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중에 의한 전체압력(kN/m2) p는 [2.2] 및 [2.3]에서 정의하는 압력과 동시에 고려되어서는 아니되며, 

다음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을 취하여야 한다. 

WS ppp +=  

Dpp =  

여기서, 

pS : 해당되는 경우, 작용되는 분포하중에 의한 정압 

pW : 작용되는 분포하중에 의한 동적압력(kN/m2)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S
Z

W p
g

ap =  

aZ : 4장 2절 [3.2]에 정의된 식에 의하여 얻어지는, 고려하는 하중상태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의 무게

중심에서의 수직가속도(m/s2) 

pD :  [2.1.1] 및 [2.3.1]에 따르는 고려하는 하중상태에 대한 노출갑판의 압력 

2.4.2 단위하중에 의한 집중힘 

노출갑판 상에 단위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작용하는 단위하중에 의한 정적 및 동적 힘이 고려되어야 한

다. 이 하중에 의한 총 힘 F는 [2.2] 및 [2.3]에 정의된 압력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

며,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kN)과 동등하게 취하여야 한다. 

WS FFF +=  

여기서, 

SF  : 작용하는 단위하중에 의한 정적 힘(kN)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gmF US =  

WF  : 작용하는 단위하중에 의한 동적 힘(kN)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ZUW amF =  

Um  : 작용하는 단위하중의 질량(t) 

Za  : 4장 2절 [3.2]에 정의된 식에 의하여 얻어지는, 고려하는 하중상태에 작용하는 단위하중의 무게

중심에서의 수직가속도(m/s2) 

3. 선루 및 갑판실에 작용하는 외부압력 

3.1 폭로갑판 

3.1.1  
선루 및 갑판실의 노출갑판에 작용하는 외부압력은 [2]에 따라 구한다. 

3.2 노출된 조타실 상단 

3.2.1  
노출된 조타실 상단에 작용하는 면외압력(kN/m2)은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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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p  

3.3 선루측면 

3.3.1  
선루의 측면에 작용하는 면외압력(kN/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Tz
CcCfP BFPSI −+

+=
10

20)7.0(1.2  

Pf  : 확률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0.1=Pf  판패널인 경우 

 75.0=Pf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인 경우 

Fc  : 표 6에 따른 분포계수 

표 6:   분포계수 Fc  

위치 Fc  

2.00 <≤
L
x  ⎟

⎠
⎞

⎜
⎝
⎛ −+

L
x

CB
2.050.1 , 

L
x
은 0.1보다 작지 아니할 것 

2.0≥
L
x  1.0 

 

3.4 선루단 격벽 및 갑판실 위벽 

3.4.1 

치수산정을 위한 면외압력(kN/m2)은 다음 식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TzbCncPA −−=  

minAA PP =  

여기서, 

n  :  층높이에 따라 표 7에 정의된 계수 

 최하층은 통상 깊이 D 가 측정되어야 하는 최상층전통갑판의 직상에 위치한 층이다. 그러나, 

실제 거리가 개정된 ILLC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최소 표정건현을 1장 4절 [3.18.1]에 정의된 

표준선루높이를 최소한 하나만큼 초과하는 경우, 이 층은 제2층으로 정의될 수 있고 그 상부의 

층은 제3층으로 정의된다. 

c  : 다음에 따른 계수 

   
1

17.03.0
B
bc +=  

   기관케이싱의 노출부인 경우, c는 1.0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1b  : 고려하는 위치에서 갑판실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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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 고려하는 위치에서 노출된 노천갑판상 선체의 실제 최대폭. 

   11 /Bb 은 0.25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b  : 표 8에 따르는 계수 

x       : 고려하는 격벽에 대한 계산점의 X 좌표(m). 갑판실의 측면을 결정하는 경우, 갑판실은 각기 

0.15L 을 넘지 아니하는 대략의 등간격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x는 고려하는 각 부분의 중심의 

X좌표로서 취하여 져야 한다. 

z  : 보강재 스팬의 중간위치, 또는 판범위의 중간까지의 Z좌표(m) 

l   : 각기 선루높이 또는 갑판실높이로 취하여져야 하는 스팬(m)으로서 2.0m 보다 작아서는 아니된

다. 

minAP  : 표 9에 따르는 최소 면외압력(kN/m2) 

표 7:   계수 n 

격벽의 형식 위치 n 

최하층 
12

20 2L
+  

제2층 
12

10 2L
+  

보호되지 아니한 
전단 

제3층 이상 
15

5 2L
+  

보호된 전단 모든 층 
15

5 2L
+  

측면 모든 층 
15

5 2L
+  

선미 중앙부 
2

2 8
100

7
L
xL

−+  

선미단 

선수 중앙부 
2

2 4
100

5
L
x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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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수 b 

격벽의 위치 b 

45.0<
L
x

 

2

2.0

45.0
0.1

⎟⎟
⎟
⎟

⎠

⎞

⎜⎜
⎜
⎜

⎝

⎛

+

−
+

BC
L
x

 

45.0≥
L
x

 

2

2.0

45.0
5.10.1

⎟⎟
⎟
⎟

⎠

⎞

⎜⎜
⎜
⎜

⎝

⎛

+

−
+

BC
L
x

 

(비 고) 

 BC  : 8.06.0 ≤≤ BC 의 방형계수. 중앙부전방의 선미단의 치수를 산정하는 

경우, BC 는 0.8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표 9:   최소면외압력 minAp  

 minAp (kN/m2) 

L  보호되지 아니한 최하층 기타(1) 

25090 ≤< L  
10

25 L
+  

10
5.12 L

+  

250>L  50  25  

 (1) 제4층 및 이상인 경우, minAp 는 2.5 kN/m2으로 한다. 

 

4. 선수부에 작용하는 압력 

4.1 선수플레어부의 압력 

4.1.1  
선수 플레어부의 보강에 고려되어야 하는 선수압력(kN/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WSFB ppKp +=  

여기서, 

WS pp ,    : BT 에서 표준 밸러스트상태로 계산된 하중상태 H, F, R 및 P 중의 정수압 및 최대 동적수압 

K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

)10(

7.0201)7.0(42

6.02.0
2

2

B

B
B

FL Tz

L
x

C
CC

LVcK −+

⎟
⎟

⎠

⎞

⎜
⎜

⎝

⎛
⎟
⎠
⎞

⎜
⎝
⎛ −++

+
=  은 1.0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FLc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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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c =0.8   일반적인 경우 

 
αsin09.12.1

4.0
−

=FLc     플레어각 α 가 o40 보다 큰 경우 

4.2 설계 선저슬래밍 압력 

4.2.1  
선수선저 플레어부의 보강에 고려되어야 하는 선저 슬래밍압력(kN/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Lccp SLSL 1162=    mL 150≤ 인 경우 

 )002.03.1(1984 1 Lccp SLSL −=   mL 150> 인 경우 

여기서, 

1c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2.0

1 5.66.3 ⎟
⎠

⎞
⎜
⎝

⎛−=
L

Tc BFP , 1.0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BFPT  : 표준 밸러스트상태에 대한 선수수선에서 정의되는 최소 설계밸러스트흘수(m).  

  밸러스트를 순차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BFPT 는 순차적인 교환에 대하여 고려

되어야 한다. 

SLc  : 분포계수로써 다음에 따른다. (그림 6 참조) 

 0=SLc     5.0≤
L
x  인 경우 

 
2

5.0

c
L
x

cSL

−
=    25.05.0 c

L
x

+≤<  인 경우 

 0.1=SLc    22 65.05.0 c
L
xc +≤<+  인 경우 

 
⎟
⎟
⎟
⎟

⎠

⎞

⎜
⎜
⎜
⎜

⎝

⎛

−

−
+=

235.0

1
15.0

c
L
x

cSL   265.0 c
L
x

+>  인 경우 

2c  : 계수로써 다음에 따른다. 

 
2500

133.02 += BCc   으로 0.35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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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포계수 SLc  

4.2.2 

밸러스트 교환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것들 중에서 기상상태 및 특히 이러한 작업을 하는 동안 선수흘수

가 BFPT  보다 작은 경우 선수흘수를 관찰하는 것은 선장의 책임이다. 

상기 요건 및 흘수 BFPT 는 작업지침서에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5.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외부압력 

5.1 일  반 

5.1.1  
창구덮개에 특정하중이 걸리는 경우, 그 압력은 [2.4]에 따라 구한다. 

5.2 파랑압력 

5.2.1  
창구덮개의 임의의 위치에 작용하는 압력은 ϕ 를 1.0으로 하여 [2.2.1]에 따라 구한다. 그러나, 창구가 건

현갑판 상부에 있고, 최소한 하나의 1장 4절 [3.18]에 정의된 선루표준높이에 위치한 경우, 압력 pW 는34.3 

kN/m2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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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내부압력 및 힘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ρC : 산적건화물의 밀도(t/m3)로서 다음에 따른다. 

• 길이(L) 150m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표 1에 주어진 값 

• 길이(L) 150m 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적하지침서에 따른 최대밀도 

표 1:   산적건화물의 밀도 

밀도 
적재형태 

BC-A, BC-B BC-C 
상갑판까지 적재된 화물창 max(MH/VC, 1.0) 1.0 

상갑판까지 적재되지 아니한 화물창 3.0 (1) - 

(1) 설계자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ρL : 내부액체의 밀도(t/m3)로서 내부액체가 밸러스트수인 경우 1.025로 한다. 

MH             : 최대흘수에서 균일 적재상태에 해당하는 화물창 내의 실제 화물질량(t) 

VC : 창구코밍으로 둘러 쌓인 용적을 제외한 화물창의 용적(m3) 

KC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 αψα 22 sinsin1cos −+=CK   내저판, 호퍼탱크, 횡격벽 및 종격벽, 하부스툴, 수직상부스툴,  

내측 및 선측외판 인 경우 

0=CK     톱사이드탱크, 상갑판 및 경사상부스툴인 경우 

α : 수평면과 고려하는 패널 사이의 각도(deg) 

ψ : 산적화물(수분이 제거된)의 추정 안식각(deg); 보다 정확한 평가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값으로 할 

수 있다. 

ψ = 30°, 일반화물인 경우 

ψ = 35°, 철광석인 경우 

ψ = 25°, 시멘트인 경우 

hC :  [1.1.1] 또는 [1.1.2]에 따르는 내저판에서 산적화물의 상부표면까지의 수직거리(m) 

hDB : 중심선에서 이중저의 높이(m) 

hLS : 내저판으로부터 측정한 하부스툴의 평균높이(m) 

zTOP : 직립상태에서 탱크정부의 Z좌표(m) 

zB0 : 넘침관상단의 Z좌표(m) 

aX : 4장 2절 [3.2]에 정의된 식으로 구한, 고려하는 화물창 또는 탱크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종방

향 가속도(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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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 : 4장 2절 [3.2]에 정의된 식으로 구한, 고려하는 화물창 또는 탱크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횡방

향 가속도(m/s2) 

aZ : 4장 2절 [3.2]에 정의된 식으로 구한, 고려하는 화물창 또는 탱크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수직

방향 가속도(m/s2) 

BH : 화물창의 평균 폭(m) 

bIB : 그림 2에 따르는 내저판의 폭(m) 

D1 : 중양횡단면의 선측에서 기선으로부터 건현갑판까지의 거리(m) 

sC : 파형격벽 파형의 간격(m),  3장 6절 그림 28 참조 

x, y, z : 1장 4절에 정의된 참조좌표계에 대한 하중점의 X, Y 및 Z 좌표(m)는 풍우측을 양으로 한다. 

xG, yG, zG : 1장 4절에 정의된 참조좌표계에 대한 화물창 또는 탱크의 무게중심의 X, Y 및 Z좌표(m) 

dAP : 공기관상단으로부터 구획정부까지의 거리(m)로서 다음에 따른다. 

  dAP = zB0 - zTOP 

1. 산적건화물에 의한 면외압력 

1.1 산적건화물의 상부표면 

1.1.1  
산적건화물의 밀도가 화물창이 창구코밍의 상단까지 적재되는 것인 경우, 산적건화물의 상부표면은 선

측외판 또는 선측구조에 의하여 경계를 이루는 화물창에 동일하게 적재된 화물용적을 고려하여 산정하

여야 하는 등가수평표면으로, 다음과 같다. 

원통모양의 화물창인 경우, 산적건화물의 등가수평표면은 내저판 상방으로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는 거

리(m) hC 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참조) 

0hhh HPUC +=   

여기서, 

H

A

B
Sh =0  

H

HC
A

V
SS

l
+= 0  

hHPU : 톱사이드탱크와 선측외판 또는 내측판과의 하부교점과 내저판사이의 수직거리(m)로서 그림 1

에 따른다. 

S0 : 톱사이드탱크와 선측외판 또는 내측판과의 하부교점 상방으로 상갑판 높이까지의 음영면적

(m2)으로서 그림 1에 따른다. 

VHC : 창구코밍으로 폐위된 용적(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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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S0

hHPU

h0

hC

S0

hHPU

h0

 

 단일선체 산적화물선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그림 1: hC, h0, hHPU 및 S0 의 정의 

1.1.2  
산적건화물의 밀도가 화물창이 상갑판까지 적재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산적건화물의 상부표면은 중

심선에 폭이 BH/2 인 수평면을 가지고 가장자리에는 안식각( 2/ψ )으로 적재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

하고, 고려하는 화물창에 동일하게 적재된 화물용적을 CM ρ/ 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통모양의 화물창인 경우, 산적건화물의 상부표면은 내저판 상방으로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는 거리(m) 

hC 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참조) 

21 hhhh HPLC ++=  

여기서, 

hHPL : 호퍼탱크와 내측판과의 상부교점과 내저판사이의 수직거리(m)로서 그림 2에 따른다. 호퍼탱

크가 없는 경우 hHPL 는 0으로 한다. 

h1  : 수직거리(m)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그림 2 참조) 

HH

TS
HHPL

H

IBH

HHC

HD

B
V

Bh
B

bB
B

Mh
ll

+−
+

−
⋅

=
2

tan
16
3

21
ψ

ρ
 

M  : 4장 7절에 정의된 고려하는 산적화물의 질량(t) 

VTS  : 고려하는 화물창 길이 lH 내에서 횡격벽의 하부에 있는 횡스툴의 전체용적(m3). 이 용적에는 횡

격벽을 통과하는 호퍼탱크의 부분은 제외한다. 

h2  : y 에 따른 산적화물의 상부표면(m)으로서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2
tan

42
ψHBh = ,        

4
0 HBy ≤≤   인 경우 

2
tan

22
ψ

⎟
⎠
⎞

⎜
⎝
⎛ −= yBh H ,      

24
HH ByB

≤≤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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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선체 산적화물선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그림 2: hC, h1, h2 및 hHPL의 정의 

 
원통모양이 아닌 화물창에 대하여, 그리고 규정하는(prescriptive) 규칙 요건인 경우, 산적화물의 상부표

면은 산적건화물의 밀도를 M/VC로 하여 상갑판 높이에서 취할 수 있다. 

1.2 정수중 산적건화물에 의한 압력 

1.2.1  
정수중 산적건화물에 의한 압력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zhhgKp DBCCCCS −+= ρ  

1.3 산적건화물에 의한 관성압력 

1.3.1  
각 하중상태에 대하여 산적건화물에 의한 관성압력(kN/m2) pCW 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하중상태 H에 대하여: ( ) ( )[ ]zhhaKxxap DBCZCGXCCW −++−= 25.0ρ  

• 하중상태 F에 대하여: 0=CWp  

• 하중상태 R 및 P에 대하여: ( ) ( )[ ]zhhaKyyap DBCZCGYCCW −++−= 25.0ρ  

(x-xG) 는 국부강도에 대하여는 6장에 의거, 그리고 종방향 보강재를 위한 피로해석에 대하여는 8장에 의

거하여 하중상태 H1에서 0.25lH 또는 하중상태 H2에서  -0.25lH로 하여야 한다. 

1.4 산적건화물에 의한 전단하중 

1.4.1  
수직방향의 전체 힘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적건화물에 의하여 빌지호퍼탱크 및 하부스툴의 경사판에 작

용하는 전단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수중 산적건화물에 의하여 경사부재에 작용하는 전단하중(kN/m2) pCS-S (내저판쪽으로의 하향이 양)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강도평가를 위한 산적화물표면의 형상

bIB

B H / 2

 /2
hC

h2 
h1 
h H PL

zC

 /2
hC

h2

h1

hHPL

BH/2

bIB

ψ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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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α

ρ
tan

1 zhhK
gp DBCC

CSCS
−+−

=−  

파랑중 산적건화물에 의하여 경사부재에 작용하는 전단하중(kN/m2) pCW-S (내저판쪽으로의 하향이 양)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하중상태 H, R 및 P에 대하여: 
( )( )

α
ρ

tan
1 zhhK

ap DBCC
ZCSCW

−+−
=−  

• 하중상태 F에 대하여:  0=−SCWp  

1.4.2  
종방향 및 수평방향의 전체 힘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적건화물에 의하여 내저판에 작용하는 전단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파랑중 산적건화물에 의하여 종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하중(kN/m2) pCW-S (선수방향이 양)는 다음 식으

로 주어진다. 

• 하중상태 H에 대하여:  pCW-S = 0.75ρC aX  hC   

• 하중상태 F, R 및 P에 대하여: pCW-S = 0 

파랑중 산적건화물에 의하여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하중(kN/m2) pCW-S (풍우측이 양)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하중상태 R 및 P에 대하여:  pCW-S = 0.75ρC aY  hC  

• 하중상태 H 및 F에 대하여:  pCW-S = 0  

2. 액체에 의한 횡압력 

2.1 정수중 액체에 의한 압력 

2.1.1  
정수중 액체압력(kN/m2)는 다음 중 큰 값으로 주어진다. 

( )APTOPLBS dzzgp 5.0+−= ρ  

( ) PVTOPLBS Pzzgp 100+−= ρ  

여기서, 

PPV : 설치된 경우, 안전밸브의 설정압력(bar)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부강도평가인 경우, 정압 pBS 는 25 kN/m2 이상으로 취한다. 

2.1.2  
범람방법(flow through method)에 의한 밸러스트수 교환작업을 검토하는 경우, 7장에 의한 국부강도평가 

및 직접강도해석을 위한 정적 압력 pBS 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 ) 25++−= APTOPLBS dzzgp ρ  

배관 또는 펌프배치가 높은 압력을 야기하는 경우 추가계산이 요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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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액체에 의한 관성압력 

2.2.1  
각 하중상태에 대하여 액체에 의한 관성압력(kN/m2) pBW 는 다음으로 주어진다. 범람방법(flow through 

method)에 의한 밸러스트수 교환작업을 검토하는 경우, 국부강도평가 및 직접강도해석에 대하여는 밸러

스트수로 인한 관성압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 하중상태 H에 대하여:  pBW = ρL [aZ (zTOP – z) + aX (x – xB)] 

 (x-xG) 는 국부강도에 대하여는 6장에 의거, 그리고 종방향 보강재를 위한 피로해석에 대하여는 8장

에 의거하여 하중상태 H1에서 0.75lH 또는 하중상태 H2에서  -0.75lH로 하여야 한다.  

• 하중상태 F에 대하여:  pBW = 0 

• 하중상태 R 및 P에 대하여:  pBW = ρL [aZ (zB –z)+ aY (y–yB)] 

여기서, 

xB : 선수측이 하향일 때 탱크후단, 또는 선수측이 상향일 때 탱크전단의 X좌표로서 그림 3에 따른

다. 

yB : 풍우측이 하향일 때 반대편 최선측에 위치한 탱크정부, 또는 풍우측이 상향일 때 풍우측 최선

측에 위치한 탱크정부의 Y좌표로서 그림 3에 따른다. 

zB : 다음 위치의 Z좌표 

• 완전히 채워진 구역에 대하여: 탱크정부 

• 밸러스트화물창에 대하여: 창구코밍의 상단 

기준점 B는 그림 3과 같이 수직축과 글로벌가속도벡터 GA
r

 사이의 각도 ϕ만큼 회전한 후의 최상부 점

으로 정의된다. ϕ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하중상태 H1 및 H2: 

⎟
⎟
⎠

⎞
⎜
⎜
⎝

⎛

+Φ
= −

Z

X

ag
a

cos
tan 1ϕ  

 하중상태 R1(P1) 및 R2(P2): 

⎟
⎟
⎠

⎞
⎜
⎜
⎝

⎛

+
= −

Z

Y

ag
a
θ

ϕ
cos

tan 1  

여기서, 

θ  : 4장 2절 [2.1.1]에 따르는 단일 횡동요주기(deg) 

Φ  : 4장 2절 [2.2.1]에 따르는 단일 종동요주기(deg)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4장 6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7 

 

x-xB

선수

선미

B

선미

선수

B
x-xB

AG
gcos aXaX

aZ
aZ

gcos
A

G

 

풍상측 풍하측

gcos

y-yB

y-y
By-y

B

B

B
zB-z

zB-z
zB-z

y-y
B

a
Y

AG

y-yB

풍상측 풍하측

y-yB

y-yB

zB
-z

B

B

zB
-z

zB-z

y-yB

aY

AG

gcos
aZ a

Z

 

그림 3: xB 및 yB의 정의 

 

3. 침수상태의 면외압력 및 힘 

3.1 적  용 

3.1.1  
침수상태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침수압력은 다음에 표시된다. 

• 일반적인 경우 [3.2] 

• 횡파형격벽의 특별한 경우 [3.3]  

• 이중저의 특별한 경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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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  반 

3.2.1  
액체를 운송하지 아니하는 구획의 경계를 이루는 판(선저 및 선측외판은 제외)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

하여야 하는 압력(kN/m2) pF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zz
g
agp F

Z
F −⎟⎟

⎠

⎞
⎜⎜
⎝

⎛
+= 6.01ρ ,  gd0   이상일 것 

여기서, 

zF : 고려하는 횡단면에 대하여 선측에서 건현갑판의 Z 좌표(m). 손상복원성계산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건현갑판을 대신하여 가장 깊은 평형상태의 수선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선급은 과도기상태를 고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d0 : 거리(m)로서 다음에 따른다. 

d0 = 0.02L  90 m ≤  L < 120 m 인 경우 

d0 = 2.4   L ≥ 120 m 인 경우 

3.3 수직파형 횡수밀격벽  

3.3.1 적  용 
각 화물창은 개별적으로 침수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3.2 일  반 
각 격벽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하중은 화물에 의한 하중과 시험하고자 하는 격벽에 인접한 

하나의 화물창 침수에 의한 하중의 조합에 의하여 주어진다. 어느 경우에도, 침수되는 물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압력은 고려되어야 한다. 

하중을 발생시키는 화물과 침수하중간의 최악의 조합을 각 격벽의 부재치수 결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적

하지침서를 포함한 적재조건에 따라, 

• 균일적재상태 

• 비균일적재상태 

적재 및 공창 시의 개별적인 침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균일적재상태이라 함은 각 화물창에 대하여, 서로 다른 화물밀도에 대하여 수정된 최고

적재율과 최저적재율 사이의 비율이 1.20 이하인 적재조건을 말한다. 

다항적재(multiport loading)에 따른 비균일 부분적재상태 및 균일적재상태의 하역작업은 이 요건에 따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화물창에 대하여 정해진 설계하중의 한계값은 설계자에 의하여 정의되는 적재상태에 의하여 적하지침

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포장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창은 이 규정의 적용상 공창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비균일적재상태의 철광석 또는 산적밀도가 1.78 t/m3 이상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선박이 아닌 경우, 화물

창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은 중심선에서 상갑판높이까지 적재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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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침수수위 
침수수위 zF 는 직립위치에 있는 선박의 기선으로부터 수직으로 측정한 거리(m)로서 다음에 따른다. 

• 일반적으로, 

최전방 파형 횡격벽에 대하여 D1 

기타 격벽에 대하여 0.9D1 

 

비균일 적재상태의 산적밀도 1.78 t/m3 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인 경우, 다음의 값이 가정될 수 있다. 

최전방 파형횡격벽에 대하여 0.95D1 

기타 격벽에 대하여 0.85D1 

 

• B형 건현의 재화중량 50000 t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최전방 파형횡격벽에 대하여 0.95D1 

기타 격벽에 대하여 0.85D1 

 

비균일 적재상태의 산적밀도 1.78 t/m3 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인 경우, 다음의 값이 가정될 수 있다. 

최전방 파형 횡격벽에 대하여 0.9D1 

기타 격벽에 대하여 0.8D1 

3.3.4 침수되지 아니한 산적화물을 적재한 화물창의 파형에 작용하는 압력 및 힘 
격벽의 각 위치에서, 압력(kN/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
⎠
⎞

⎜
⎝
⎛ −−+=

2
45tan2 ψρ zhhgp DBCCB  

 

파형에 작용하는 힘(kN)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
⎠
⎞

⎜
⎝
⎛ −

−
=

2
45tan

2
2

2 ψρ LSC
CCB

hh
gsF  

3.3.5 침수된 산적화물을 적재한 화물창의 파형에 작용하는 압력 및 힘 
zF 및 hC 의 값에 따라서 두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3.3.3] 및 [1.1] 참조) 

• 첫번째 경우,   zF ≥ hC + hDB  일 때 

기선으로부터 zF 와 hC + hDB 사이의 거리에 위치한 격벽의 각 위치에서, 압력(kN/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pB,F = ρ g (zF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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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으로부터 hC + hDB 보다 낮은 거리에 위치한 격벽의 각 위치에서, 압력(kN/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

한다. 

( )[ ] ( ) ⎟
⎠
⎞

⎜
⎝
⎛ −−+−−+−=

2
45tan1)( 2

,
ψρρρ zhhgpermzzgp DBCCFFB  

여기서, perm 은 화물의 침수율로서 철광석, 석탄 및 시멘트에 대하여 0.3으로 한다. 

 

파형에 작용하는 힘(kN)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 ) ( )
( )

⎥
⎥
⎦

⎤

⎢
⎢
⎣

⎡
−

+−−
+

−−
= LSC

LEFBDBCFDBCF
CFB hh

phhzghhz
gsF

22
,

2

,
ρ

ρ  

여기서, (pB,F)LE 는 파형의 하부 모서리에서 계산된 압력(kN/m2)   pB,F 이다. 

 

• 두번째 경우,   zF < hC + hDB   일 때 

기선으로부터 zF 와 hC + hDB 사이의 거리에 위치한 격벽의 각 위치에서, 압력(kN/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
⎠
⎞

⎜
⎝
⎛ −−+=

2
45tan2

,
ψρ zhhgp DBCCFB  

 

기선으로부터 zF 보다 낮은 거리에 위치한 격벽의 각 위치에서, 압력(kN/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 )( )[ ] ⎟
⎠
⎞

⎜
⎝
⎛ −−−−−++−=

2
45tan1)( 2

,
ψρρρ gzzpermzhhzzgp FDBCCFFB  

여기서, perm 은 화물의 침수율로서, 철광석, 석탄 및 시멘트에 대하여 0.3으로 한다. 

 

파형에 작용하는 힘(kN)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SDBF

LEFBFDBCC

C

FDBC
CCFB

hhz
pzhhg

s

zhh
gsF

2
2

45tan

2
45tan

2

,
2

2
2

,

ψρ

ψρ

 

여기서, (pB,F)LE 는 파형의 하부 모서리에서 계산된 압력(kN/m2)  pB,F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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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침수된 공창의 파형에 작용하는 압력 및 힘 
격벽의 각 위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침수로 인한 정수압(kN/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pF = ρ g (zF–z) 

 

파형에 작용하는 힘(kN)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2

2
LSDBF

CF
hhzgsF −−

= ρ  

 

3.3.7 합성압력 및 합성력 
균일적재 및 비균일 적재상태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합성압력 및 합성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균일 적재상태 

격벽구조의 각 위치에서, 격벽의 부재치수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합성압력(kN/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p = pB,F – 0.8pB 

 

파형에 작용하는 합성력 (kN)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F = FB,F – 0.8pB 

 

여기서, 

pB : [3.3.4]에 따라 구하여야 하는, 침수되지 아니한 화물창의 압력(kN/m2)  

pB,F : [3.3.5]에 따라 구하여야 하는, 침수된 화물창의 압력(kN/m2) 

FB,F : [3.3.5]에 따라 구하여야 하는, 침수된 화물창의 파형에 작용하는 힘(kN) 

FB : [3.3.4]에 따라 구하여야 하는, 침수되지 아니한 화물창의 파형에 작용하는 힘(kN) 

 

• 비균일 적재상태 

격벽구조의 각 위치에서, 격벽의 부재치수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합성압력(kN/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p = pB,F 

 

파형에 작용하는 합성력(kN)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F = FB,F 

 

여기서, 

pB,F : [3.3.5]에 따라 구하여야 하는 침수된 화물창의 압력(kN/m2) 

FB,F : [3.3.5]에 따라 구하여야 하는, 침수된 화물창의 파형에 작용하는 힘(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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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중저 

3.4.1 적  용 
각 화물창은 개별적으로 침수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4.2 일  반 
이중저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하중은 외부 해수압력, 그리고 화물하중과 이중저가 속한 화

물창의 침수로 인한 하중과의 조합이다. 

하중을 발생시키는 화물과 침수하중간의 최악의 조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하지침서를 포함한 적재조

건에 따라, 

• 균일 적재상태 

• 비균일 적재상태 

• 포장화물상태(압연강재의 경우와 같은) 

각 적재상태에 대하여, 운송되어야 하는 산적 건화물의 최대밀도는 화물창의 허용적재하중 계산에 고려

되어야 한다. 

3.4.3 침수수위 
침수수위 zF 는 선박이 직립위치에 있을 때 기선으로부터 수직으로 측정한 거리(m)로써 다음에 따른다. 

 B형 건현을 가지는 50000톤 미만의 선박인 경우 

 최전방 화물창인 경우 0.95 D1 

 기타 화물창인 경우 0.85 D1 

 기타 선박인 경우 

 최전방 화물창인 경우  D1 

 기타 화물창인 경우 0.9 D1 

4. 시험 면외압력 

4.1 정수압 

4.1.1  
탱크시험과 관련하여 판 및 보강재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체압력(kN/m2)은 다음 식으로부

터 구한다. 

)(10 zzP STST −=  

여기서, 

zST : 표 2에 따르는 시험압력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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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험하중높이 

시험대상 구획 또는 구조 시험압력수두(m) 

이중저탱크 다음 중 큰 것: 
zST = zTOP+ dAP 
zST = zml 

호퍼사이드탱크, 톱사이드탱크, 
이중선측탱크, 탱크로 사용되는 
선수미탱크, 코퍼댐 

다음 중 큰 것: 
zST = zTOP + dAP 
zST = zTOP + 2.4 

탱크격벽, 디프탱크, 연료유탱크 다음 중 큰 것: 
zST = zTOP + dAP 
zST = zTOP + 2.4 
zST = zTOP + 10pPV 

밸러스트화물창 다음 중 큰 것: 
zST = zTOP + dAP 
zST = zh + 0.9 

탱크로 사용되지 않는 선수 및 
선미탱크 

다음 중 큰 것: 
zST = zF 
zST = zml 

건현갑판 하방의 수밀문 zST = zfd 
체인로커(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경우) zST = zTOP 
독립형 탱크 다음 중 큰 것: 

zST = zTOP + dAP 
zST = zTOP + 0.9 

밸러스트덕트 밸러스트펌프의 최대압력에 상응
하는 시험압력수두 

(비 고) 
zml : 마진라인의 Z좌표(m) 
zh : 창구상단의 Z좌표(m) 
zF  : [3.2.1]에 따른다. 
zfd : 건현갑판의 Z좌표(m) 
pPV  : 안전밸브의 조정압력(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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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적재 상태 

기호 

MH : 최대흘수에서 균일  적재상태에 해당하는 화물창 내의 실제 화물질량(t) 

MFULL : 가상밀도(균일질량/화물창용적, 최소 1.0 t/m3)를 가지는 화물을 창구코밍 상단까지 적재한 경

우 이에 상응하는 화물창 내의 화물질량(t) 

  MFULL = VFull· max(MH / VH, 1.0) 

  MFULL 는 어떠한 경우에도 MH 이상일 것. 

MHD : 최대흘수에서 특정 화물창은 공창인 설계 적재상태에 따라 화물창에 운송하도록 허용된 최대

화물질량(t) 

VFULL : 창구코밍에 의하여 폐위된 용적을 포함한 화물창용적(m3) 

VH :  4장 6절에 따르는 용적(m3) 

THB : 가장 깊은 밸러스트흘수(m) 

1. 적  용 

1.1 길이(L) 150m 미만의 선박 

1.1.1  
적하지침서, 중앙단면도 또는 설계자에 의하여 다르게 규정된 가장 가혹한 적재상태가 5장 1절의 종강도 

및 6장의 판,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에 대한 국부강도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1.2 길이(L) 150m 이상의 선박 

1.2.1  
 [2]부터 [4]의 요건은 길이(L) 150m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1.2.2  
이 요건들은 계산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다른 적재상태를 금지하려는 것

은 아니다. 

1.2.3  
최대 적재상태에 대한 흘수는 하기건현에 대한 형흘수로 한다. 

 

 

 



11 편 4장 7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2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1.2.4  
 [2]에 나열된 적재상태는 5장 1절에서 요구하는 종강도, 6장에 의한 국부강도, 7장에 의한 직접강도해석, 

밸러스트탱크의 용량 및 배치 그리고 복원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3]에 나열된 적재

상태는 국부강도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4]에 나열된 적재상태는 직접 강도해석에 대

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1.2.5  
실제 운항에 있어서, 산적화물선은 적하지침서 및 본선 적하지침기기에 규정된 종강도 및 국부강도와 해

당 복원성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하지침서에 규정된 설계 적재상태와  다르게 적재될 수 있다. 

2. 일  반 

2.1 설계 적재상태 – 일반 

2.1.1  
화물창 내의 최대화물질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50%의 소모품과 함께 최대흘수까지 적재한 선박에 대응

하는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2.1.2 BC-C 
모든 밸러스트탱크가 공창인 최대흘수에서, 화물창구를 포함하여 모든 화물창이 100% 만재되는 화물밀

도를 갖는 균일화물 적재상태 

2.1.3 BC-B 
BC-C에 대한 요건에 추가하여, 

모든 밸러스트탱크가 공창인 최대흘수에서, 모든 화물창에 화물밀도가 3.0 t/m3 인 화물을 동일한 적재율

(화물질량/화물창용적)로 적재하는 균일화물 적재상태. 

이 설계 적재상태에 적용되는 화물밀도가 3.0 t/m3 미만인 경우, 선박이 운송하도록 허용된 화물의 최대밀

도는 추가적인 특기사항 (maximum cargo density x.y t/m3)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2.1.4 BC-A 
BC-B에 대한 요건에 추가하여, 

모든 밸러스트탱크가 공창인 최대흘수에서, 모든 적재화물창에 화물밀도가 3.0 t/m3 인 화물을 동일한 적

재율(화물질량/화물창용적)로 적재하고 지정된 화물창은 공창인 화물적재상태. 

공창으로 지정된 화물창의 조합은 추가적인 특기사항 (holds a, b, ... may be empty)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적용되는 설계화물밀도가 3.0 t/m3미만인 경우, 선박이 운송하도록 허용된 화물의 최대밀도는 추가적인 

특기사항, 예를 들면 (holds a, b, ... may be empty with maximum cargo density x.y t/m3)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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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용되는 밸러스트상태 

2.2.1 밸러스트탱크 용량 및 배치 
모든 산적화물선은 충분한 용량의 밸러스트탱크를 가져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배치

되어야 한다. 

표준 밸러스트상태 

표준 밸러스트상태라 함은 다음의 밸러스트상태(화물은 비적재)를 말한다. 

• 밸러스트탱크는 만재, 부분적재 또는 공창으로 할 수 있다. 밸러스트탱크가 부분적재인 경우, 4장 3

절의 적재상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모든 화물창 또는 항해 중 밸러스트를 운송하도록 되어있는 화물창은 공창이어야 한다. 

• 프로펠러는 완전히 잠겨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 트림은 선미트림이어야 하고 0.015LBP를 넘지 않아야 한다. 

프로펠러잠김 및 트림에 대한 평가에 선수 및 선미수선의 흘수를 사용할 수 있다. 

헤비 밸러스트상태 

헤비 밸러스트상태라 함은 다음의 밸러스트상태(화물은 비적재)를 말한다: 

• 밸러스트탱크는 만재, 부분적재 또는 공창으로 할 수 있다. 밸러스트탱크가 부분적재인 경우, 4장 3

절의 적재상태를 적용하여야 한다. 

• 항해 중 밸러스트를 운송하도록 되어있는 최소한 하나의 화물창은 만재되어야 한다. 

• 프로펠러잠김 I/D 은 최소한 6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I = 프로펠러 중심선으로부터 수선까지의 거리 

 D = 프로펠러 직경 

• 트림은 선미트림이어야 하고 0.015LBP를 넘지 않아야 한다. 

• 헤비 밸러스트상태의 선수 형흘수는 0.03LBP 또는 8m 중 작은 값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2.2.2 강도요건 
모든 산적화물선은 다음의 강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준 밸러스트상태: 

• 선수선저구조는 최소선수 흘수에서 [2.2.1]의 표준 밸러스트상태에서의 슬래밍에 대한 규칙에 따라 

보강되어야 한다. 

• 4장 3절에 따른 종강도요건은 [2.2.1]의 표준 밸러스트상태에 대하여 만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 추가하여, 4장 3절에 따른 종강도요건은 모든 밸러스트탱크를 100% 만재한 상태에 대하여 만족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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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 밸러스트상태: 

• 4장 3절에 따른 종강도요건은 [2.2.1]의 헤비 밸러스트상태에 대하여 만족되어야 한다. 

• 추가하여, 4장 3절에 따른 종강도요건은 모든 밸러스트탱크를 100% 만재하고, 항해 중 밸러스트를 

운송하도록 지정된 하나의 화물창이 있는 경우 이를 100% 만재한 상태에 대하여 만족되어야 한다. 

• 둘 이상의 화물창이 항해 중 밸러스트를 운송하도록 지정된 경우, 종강도평가에 있어서 둘 이상의 

화물창이 동시에 100% 만재되는 가정은, 헤비 밸러스트상태에 이러한 상태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한, 

요구되지 아니한다. 각 화물창이 개별적으로 검토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헤비 밸러스트화물창 및 

다른 밸러스트화물창의 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은 적하지침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2.3 출항 및 도착상태 

2.3.1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2.1] 및 [2.2]에 정의된 각 설계 적재상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도착 및 

출항상태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출항상태: 연료탱크 95% 이상 적재 및 기타소모품 100% 적재 

 도착상태: 소모품 10% 적재 

3. 국부강도에 대한 설계 적재상태 

3.1 정  의 

3.1.1  
하나의 화물창, 또는 화물을 적재하는 두 개의 인접한 화물창의 최대허용화물질량 또는 최소요구화물질

량은 이중저에 작용하는 순 하중에 관련된다. 이중저에 작용하는 순 하중은 이중저탱크에 적재되는 연료

유 및 밸러스트수의 질량뿐만이 아니라 흘수와 화물창내의 화물질량의 함수이다. 

3.2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태 

3.2.1  
임의의 화물창은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 내의 연료유탱크가 있는 경우 이를 100% 만재하고,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 내의 밸러스트탱크를 공창으로 한 상태로 최대흘수에서 MFull 을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 

3.2.2  
임의의 화물창은 화물창에 인접한 모든 이중저탱크를 공창으로 한 상태로 최대흘수에서 MH 의 50%를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 

3.2.3  
임의의 화물창은 화물창에 인접한 모든 이중저탱크를 공창으로 한 상태로 가장 깊은 밸러스트흘수에서 

공창이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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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추가적인 특기사항 (no MP)이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는 추가상태 

3.3.1  
임의의 화물창은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내의 연료유탱크가 있는 경우 이를 100% 만재하고 화물창에 인

접한 이중저 내의 밸러스트탱크를 공창으로 한 상태로 최대흘수의 67%에서 MFull 을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 

3.3.2  
임의의 화물창은 화물창에 인접한 모든 이중저탱크를 공창으로 한 상태로 최대흘수의 83%에서 공창이 

될 수 있어야 한다. 

3.3.3  
임의의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은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내의 연료유탱크가 있는 경우 이를 100% 만재

하고,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내의 밸러스트탱크를 공창으로 한 상태로 최대흘수의 67%에서 MFull 를 운

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물질량 및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 탱크내의 연료유질량에 대한 이 요건은 

해당되는 경우, 인접한 화물창에 밸러스트를 적재하는 경우의 상태에도 적용된다. 

3.3.4  
임의의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은 화물창에 인접한 모든 이중저탱크를 공창으로 한 상태로 최대흘수의 

75%에서 공창이 될 수 있어야 한다. 

3.4 BC-A에만 적용하는 추가상태 

3.4.1  
최대흘수에서 공창이 되도록 되어있는 화물창은 화물창에 인접한 모든 이중저탱크를 공창으로 한 상태

에서 공창이 될 수 있어야 한다. 

3.4.2  
고밀도화물을 적재하도록 되어있는 화물창은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내의 연료유탱크가 있는 경우 이

를 100% 만재하고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내에 밸러스트탱크를 공창으로 한 상태로 최대흘수에서 MHD 

에 MH 의 10%를 더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 

3.4.3  
설계적재상태에 따라서 옆 화물창이 공창인 상태로 화물이 적재될 수 있는 임의의 인접한 두 개의 화물

창은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내의 연료유탱크가 있는 경우 이를 100% 만재하고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

내의 밸러스트탱크를 공창으로 한 상태로 최대흘수에서 그 설계 적재상태에 따른 최대 화물하중에 추가

하여 각 화물창에 MH 의 10%를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 

운항 시 최대허용 화물질량은 설계적재상태에 따른 최대 화물하중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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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밸러스트 화물창에만 적용하는 추가상태 

3.5.1  
밸러스트 화물창으로 설계된 화물창은 화물창에 인접한 모든 이중저탱크를 100% 만재한 상태로 모든 헤

비 밸러스트흘수에서 밸러스트수를 화물창구를 포함하여 100% 만재할 수 있어야 한다. 톱사이드윙, 호

퍼 및 이중저탱크에 인접한 밸러스트 화물창에 대하여 톱사이드윙, 호퍼 및 이중저탱크가 공창인 상태에

서 그 밸러스트 화물창을 만재할 경우 강도상으로 만족되어야 한다. 

3.6 항내에서의 적하 및 양하 중에만 적용하는 추가상태 

3.6.1  
임의의 단일 화물창은 항내상태에서 최대흘수의 67%로 최대 허용항해질량을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3.6.2  
임의의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은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 내의 연료유탱크가 있는 경우 이를 100% 만재

하고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 내의 밸러스트탱크를 공창으로 한 상태로 최대흘수의 67%에서 항내상태

로 MFull을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 

3.6.3  
항내에서의 적하 및 양하 중에 감소된 흘수에서, 화물창의 최대허용질량은 항해상태의 최대흘수에서 허

용되는 최대질량의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나, 항해상태의 최대흘수에서 허용되는 질량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최소 요구질량은 동일한 양만큼 경감할 수 있다. 

3.7 화물질량곡선 

3.7.1  
 [3.2]부터 [3.6] ([3.5.1]은 제외)에 주어진 국부강도를 위한 설계 하중상태에 기초한 화물질량곡선은 항내

에서의 적하 및 양하 중 뿐만이 아니라 항해상태에서의 흘수의 함수인 최대허용질량 및 최소요구질량을 

나타내는 적하지침서 및 적하지침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화물질량곡선은 4장 부록1에 따라 계산되어

야 한다. 

3.7.2  
설계 적재상태에서 명시된 것 이외의 다른 흘수에서, 최대 허용질량 및 최소 요구질량은 선저에 작용하

는 부력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부력의 변화는 각 흘수에서의 수선면적을 이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임의의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뿐만이 아니라 임의의 단일화물창에 대한 화물질량곡선은 적하지침서 및 

적하지침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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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강도평가를 위한 설계 적재상태 

4.1 적재 경향 

4.1.1  
[2] 및 [3]에 따라 직접강도해석에 고려되어야 하는, 다양한 특기사항을 가지는 산적화물선에 적용되는 

적재경향은 표 1에 따른다. 

 

표 1:   추가적인 특기사항에 따라 적용되는 적재경향 

BC- BC-, (no MP) 
번호 적재경향 관련조항 

A B C A B C 
1 균일적재 만재상태 3.2.1 x x x x x x 
2 슬랙적재 3.2.2 x x x x x x 
3 표준밸러스트 3.2.3 x x x x x x 
         

4 다항적재 -1 3.3.1 x x x    
5 다항적재 -2 3.3.2 x x x    
6 다항적재  -3 3.3.3 x x x    
7 다항적재 -4 3.3.4 x x x    
         

8 격창적재 3.4.1＆.2 x   x   
9 격창블록적재 3.4.3 x   x   
         

10 헤비밸러스트 3.5.1 x x x x x x 
         

11 항내상태 -1 3.6.1    x x x 
12 항내상태 -2 3.6.2    x x x 

 

4.1.2  
표 1에 없는 기타의 적재상태가 적하지침서에 있다면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4.2 정수중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 

4.2.1  
4절에 정의된 하중상태는 표 1에 주어진 각 적재경향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표 2에 따른 정수중 수

직굽힘모멘트 및 표 3에 따른 정수중 수직 전단력은 적재경향 및 하중상태의 각 조합에 대하여 사용되어

야 한다. 

4.2.2  
적하지침서 상의 한 적재상태가 해당 적재경향에 대하여 표 2의 값보다 큰 정수중 수직굽힘모멘트를 가

지는 경우, 이 적재경향에 대한 표 2의 값은 적하지침서의 값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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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적 용 

4.3.1  
수직 전단력해석을 포함하여, 직접강도해석을 위한 최소요구 적재상태는 4장 부록 2에 정의된다.. 

4.3.2  
피로해석을 위한 표준 적재상태는 4장 부록 3에 정의된다. 

 

표 2:   정수중 수직굽힘모멘트 

적재 양식 

슬랙적재 

격창적재 

 

균일적재  
만재상태 

표준밸러스트

다항적재 
격창블록적재
가장 깊은 
 밸러스트 

헤비밸러스트
(밸러스트 
화물창) 

항내상태 

H1 0.5MSW,S 0 MSW,S  MSW,S  

H2 0.5MSW,H MSW,H MSW,H 0 

F1 0.5 MSW,S  0 MSW,S  MSW,S  

F2 0.5MSW,H MSW,H MSW,H 0 

0.5 MSW,S  0 MSW,S  MSW,S  
R1 

0.5MSW,H MSW,H MSW,H 0 

0.5 MSW,S  0 MSW,S  MSW,S  
R2 

0.5MSW,H MSW,H MSW,H 0 

P1 0.5 MSW,S  0 MSW,S  MSW,S  

P2 0.5MSW,H MSW,H MSW,H 0 

--- 

MSW,P,S 

하
중
상
태

 

정수
중 

--- 
MSW,P,H 

 

여기서, 

HSWM ,   : 항해상태인 경우 호깅상태에서 정수중 허용 수직굽힙모멘트 

SSWM ,   : 항해상태인 경우 새깅상태에서 정수중 허용 수직굽힙모멘트 

HPSWM ,,  : 항내상태인 경우 호깅상태에서 정수중 허용 수직굽힙모멘트 

SPSWM ,,  : 항내상태인 경우 새깅상태에서 정수중 허용 수직굽힙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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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수중 수직전단력 

적재경향  

균일적재 
만재상태 

격창적재 

(BC-A) 

다항적재 
(BC-B및 
 BC-C) 

헤비밸러스트 
(밸러스트화물창)

헤비밸러스트 
(밸러스트화물창 

제외) 

H1 --- QSW QSW QSW --- 

H2 --- QSW QSW QSW --- 

F1 --- QSW QSW QSW --- 

하
중
상
태

 

F2 --- QSW QSW QSW --- 
 

여기서, 

SWQ  : 고려하는 횡격벽의 위치에서 정수중 허용 전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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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적하지침서 및 적하지침기기 

1. 일  반 

1.1 모든 선박 
승인된 적하지침서가 모든 선박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승인된 적하지침기기가 모든 선박에 제공되어야 한다. 

적하지침기기는 선박별로 탑재되는 본선 장비이며 계산결과는 단지 계산결과가 승인된 선박에만 적용

된다. 승인된 적하지침기기로 승인된 적하지침서를 대신할 수 없다. 

1.2 길이(L) 150m 이상의 선박 
BC-A, BC-B 및 BC-C 선박에는 이 절의 해당 요건에 따라 승인된 적하지침서 및 승인된 컴퓨터식의 적하

지침기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적하 및 양하절차에 대한 지침은 [5]에 따른다. 

2. 적하지침서 

2.1 정  의 

2.1.1 모든 선박 
적하지침서라 함은 다음을 기술하는 문서이다. 

• 정수중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의 허용한계를 포함하여 선박설계의 기초가 되는 적재상태, 밸러스트

교환절차 및 입거절차에서 규정된 상태를 적하지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정수중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의 계산결과 

• 구조(창구덮개, 갑판, 이중저, 등)에 대한 허용 국부하중 

2.1.2 길이(L)가 150m를 넘는 선박 
 [2.1.1]에 추가하여 BC-A, BC-B 및 BC-C 선박인 경우, 적하지침서는 또한 다음에 대하여도 기술되어야 

한다. 

• 5장 1절에 따른 화물창 침수상태에서 정수 중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한 포락선결과(envelope 

result) 및 허용한계 

• 만재흘수 시 빈 화물창이 될 수 있는 화물창 또는 이들의 조합. 만일 만재흘수 시 빈 화물창이 허용되

지 않는 경우 이 것을 적하지침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각 화물창의 중앙부에서의 흘수에 대한 함수로서 해당 화물창의 화물 및 이중저에 적재된 내용물에 

대한 최대허용질량 및 최소요구질량 

• 임의의 인접한 2개의 화물창에 대하여 이들 화물창의 중간위치에서의 평균흘수의 함수로서 화물 및 

이중저에 적재된 내용물에 대한 최대허용질량 및 최소요구질량. 이러한 평균흘수는 두 개의 화물창

의 중간위치에서의 흘수를 평균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 산적화물이 아닌 화물에 대한 화물특성의 상세와 함께 탱크상단에 작용하는 최대허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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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판 및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최대허용하중. 만일 선박이 갑판 또는 창구덮개상에 화물을 적재하도

록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이것은 적하지침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밸러스트 적재계획은 밸러스트 교환을 할 수 있는 비율을 기본으로 하여 터미널과 합의되어야 한다

는 내용과 최대 밸러스트 교환비율 

2.2 승인의 조건 

2.2.1 모든 선박 
승인된 적하지침서는 선박의 최종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적하지침서는 선체치수 승인의 기초가 되

고 출항상태 및 도착상태로 적절히 구분된 설계(화물 및 밸러스트)적재상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조가 선박의 주요자료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새로운 적하지침서를 승인받아야 한다. 

2.2.2 길이(L)가 150m를 넘는 선박 
 [2.2.1]에 추가하여 BC-A, BC-B 및 BC-C 선박인 경우, 적하지침서에 출항상태 및 도착상태로 적절히 구

분된 다음의 적재상태가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 최대흘수에서 경량화물 및 중량화물의 균일 적재상태 

• 해당되는 경우, 최대흘수에서 경량화물 및 중량화물의 격창적재상태 

• 밸러스트상태. 톱사이드윙, 호퍼 및 이중저탱크에 인접한 밸러스트화물창을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 

톱사이드윙, 호퍼 및 이중저탱크가 공창인 상태에서 밸러스트 화물창을 만재할 경우 강도상으로 만

족되어야 한다. 

• 제한된 양의 연료유를 적재한 최대흘수까지 적재된 선박인 경우 단기항해상태 

• 여러 항구에서의 적하/양하상태 

• 해당되는 경우, 갑판화물상태 

• 해당되는 경우, 균일적재상태, 해당 부분적재상태 및 격창적재상태에 대하여 화물적하의 시작으로

부터 만재에 이르기까지 선박이 적하되는 대표적인 적하절차. 이러한 상태에 대한 대표적인 양하절

차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적하/양하절차는 또한 적용되는 강도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작성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적하절차는 또한 적하율 및 밸러스트 배출용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

여서 작성되어야 한다. 단순히 참고용으로서 적하절차요약서의 예는 표 1과 같다. 

• 해당되는 경우, 항해중의 밸러스트교환에 대한 대표적인 절차 

2.3 언  어 

2.3.1  
적하지침서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일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번역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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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하지침기기 

3.1 정  의 

3.1.1 모든 선박 
적하지침기기라 함은 지정된 계측점에서, 임의의 적재상태 또는 밸러스트상태에서도 정수중 굽힘모멘

트 및 전단력이 정해진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방식의 기기를 말한다. 

3.1.2 길이(L)가 150m를 넘는 선박 
BC-A, BC-B 및 BC-C 선박인 경우, 적하지침기기는 [3.1.1]에 정의된 승인된 디지털장치이어야 한다. 

[3.1.1]에 추가하여, 해당되는 경우 적하지침기기는 다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화물창의 중앙위치에서 흘수의 함수로서의 화물 및 각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에 적재된 내용물의 

질량 

• 임의의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에 대하여 이들 화물창의 평균흘수의 함수로서 화물 및 이중저에 적재

된 내용물의 질량 

• 화물창 침수상태에서 정수 중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이 정해진 허용치를 넘지 아니함. 

3.2 승인의 조건 

3.2.1 모든 선박 
적하지침기기는 다음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해당되는 경우, 형식승인의 검증 

• 선박의 최종자료가 사용되었다는 검증 

• 모든 계측점의 수 및 위치에 대한 승인 

• 계측점에서 해당 한계치에 대한 승인 

• 합의된 시험조건 하에 적하지침기기의 적절한 본선 설치 및 작동에 대한 확인, 그리고 작동설명서가 

본선에서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확인 

3.2.2 길이(L)가 150m를 넘는 선박 
이에 추가하여 BC-A, BC-B 및 BC-C선박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경우 적하지침기기의 승인에 다음이 포

함되어야 한다. 

• 모든 계측점에서 선체거더 굽힘모멘트의 한계치에 대한 승인 

• 모든 계측점에서 선체거더 전단력의 한계치에 대한 승인 

• 흘수의 함수로서 각 화물창의 화물 및 이중저에 적재된 내용물의 질량에 대한 한계치에 대한 승인 

• 흘수의 함수로서 화물 및 임의의 두 개의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에 적재된 내용물의 질량에 대한 

한계치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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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개조가 선박의 주요자료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적하지침기기는 이에 따라 수정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2.4  
적하지침기기에는 항상 작동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적하지침기기의 작동설명서 및 출력자료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일 영어

가 아닌 경우, 영어번역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3.2.5  
적하지침기기의 작동은 합의된 시험조건 하에서 설치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합의된 시험조건이 확인되

어야 하며 적하지침기기의 작동설명서가 본선에서 사용가능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4. 연차검사 및 정기검사 

4.1 일  반 

4.1.1  
각 연차검사 및 정기검사 시에, 승인된 적하지침서가 본선에서 사용가능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4.1.2  
선박의 선장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시험적재상태를 적용하여 적하지침기기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각 정기검사 시에 이러한 확인은 검사원의 입회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5. 적하/양하절차에 대한 지침 

5.1 일  반 

5.1.1  
대표적인 적하/양하절차는 적하/양하율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되어야 한다. 

5.1.2  
조선소는 대표적인 적하/양하절차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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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관련된 대표적인 적하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경량화물 및 중량화물의 격창적재상태 

• 경량화물 및 중량화물의 균일적재상태 

• 제한된 양의 연료유를 적재한 최대흘수까지 적재된 선박인 경우 단기항해상태 

• 여러 항구에서의 적하/양하상태 

• 갑판화물상태 

• 블록적하 

5.1.4  
적하/양하절차는 항구에 따라 정해지거나 대표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5.1.5  
적하/양하절차는 화물적하의 시작으로부터 만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워야 한다. 하역장치의 위치

가 새로운 화물창으로 변경될 때 마다 새로운 단계가 정의된다. 각 단계는 문서화되어 우리 선급에 제출

되어야 한다. 종강도에 추가하여, 각 화물창의 국부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5.1.6  
각 적재상태에 대하여 모든 단계의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약에는 다음과 같은 각 단계에서

의 기본적인 정보가 강조되어야 한다. 

• 각기 다른 단계 중에 각 화물창에 얼마만큼의 화물이 적재되었는가 

• 각기 다른 단계 중에 각 밸러스트탱크로부터 얼마만큼의 밸러스트가 배출되었는가 

• 각 단계의 완료시점에서의 정수 중 최대굽힘모멘트 및 전단력 

• 각 단계의 완료시점에서의 선박의 트림 및 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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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표적인 적하절차요약서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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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화물질량곡선 

기호 

h : 선체중심선에서 내저판 상면으로부터 상갑판까지의 수직거리(m) 

MH : 4장 7절에 따른다. 

MFull : 4장 7절에 따른다. 

MHD : 4장 7절에 따른다. 

MD : 각 화물창에 주어진 최대화물질량(t) 

THB : 4장 7절에 따른다. 

Ti :  i번째 적재상태의  화물창길이( Hl )의 중앙에서의 흘수(m) 

VH : 4장 6절에 따른다. 

Vf  및 Va :  창구부분을 제외한 전방 및 후방 화물창의 용적(m3) 

Tmin : 0.75 Ts  또는 두 개의 인접한 화물창이 공창인 밸러스트상태의 흘수 중 큰 것(m) 

1. 일  반 

1.1 적  용 

1.1.1  
이 부록의 요건은 길이(L)가 150m 이상인 선박에 적용한다. 

1.1.2  
이 부록은 다음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절차를 나타낸다. 

• 화물창의 중앙에서의 흘수의 함수로서 각 화물창 내의 최대 및 최소화물질량 

• 어느 두 개의 인접한 화물창에 대한 평균흘수의 함수로서 이들 화물창 내의 최대 및 최소화물질량 

1.1.3  
이들 계산의 결과는 설계검토로부터 얻어지는 바에 따라 각 화물창 또는 어느 두 개의 인접한 화물창 내

의 강도계산용 흘수에서의 최대허용 화물질량을 또한 표시하여야 하는 검토된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

야 한다. 

1.1.4  
최대허용 및 최소요구 화물질량에 대한 다음의 주의가 적하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중저의 국부강도에 악영향을 주고 적하지침서에 화물로서 명시되지 아니한 핫코일 또는 중량화물과 

같은 화물을 운송하는 항해를 하는 선박인 경우, 최대허용 및 최소요구 화물질량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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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화물창 내의 최대 및 최소화물질량 

2.1 항해상태에서 단일화물창의 최대허용질량 및 최소요구질량  

2.1.1 일 반 
항해상태에서 단일 화물창의 화물질량곡선은 [2.1.2]부터 [2.1.5]에 따른다. 그러나 선체구조가 4장 7절

[3.7.1]에 고려된 어느 적재상태보다 더 엄격한 적재상태에 대하여 검토된 경우, 최소요구 화물질량은 그

에 상응하는 적재상태에 기초할 수 있다. 

2.1.2 BC-A 선박 
• 적재된 화물창에 대하여 

변화하는 흘수 )( iT 에서의 최대 허용질량( ))(( max iTW (t)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HHDS MMTW 1.0)(max +=  

h
TTVMMTW iS

HHHDi
)(025.11.0)(max

−
−+=  

그러나, )(max iTW 는 HD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변화하는 흘수 )( iT 에서의 최소 요구질량( ))(( min iTW (t)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0)(min =iTW     Si TT 83.0≤  인 경우 

h
TTVTW Si

Hi
)83.0(025.1)(min

−
=   SiS TTT 83.0>≥  인 경우 

• 최대흘수에서 공창이 될 수 있는 공창에 대하여 

• 변화하는 흘수 )( iT 에서의 최대 허용질량( ))(( max iTW (t)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 Fulli MTW =)(max    SiS TTT 67.0≥≥  인 경우 

• 
h

TTVMTW iS
HFulli

)67.0(025.1)(max
−

−=  Si TT 67.0<  인 경우 

• 최소 요구질량( ))(( min iTW (t)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 0)(min =iTW     Si TT ≤  인 경우 

BC-A 선박인 경우 적재된 화물창 및 최대흘수에서 공창일 수 있는 화물창의 질량곡선의 예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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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TS

1.15（ HD+0.1MH）

TS

MHD

MHD+0.1MH

0

항내

화
물
질
량

항해

흘수

M

0.67TS TS

MFull

1.15MFull

0

항내

화
물
질
량

항해

흘수  

                   (a) 적재된 화물창                                     (b) 최대흘수에서 공창일 수 있는 화물창 

그림 1: BC-A 선박인 경우 질량곡선의 예  

 

2.1.3 (No MP)를 가지는 BC-A 선박 
• 적재된 화물창에 대하여 

변화하는 흘수 )( iT 에서의 최대허용질량( ))(( max iTW (t)은 [2.1.2]에 규정된 바와 같다. 

최소 요구질량( ))(( min iTW (t)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0)(min =iTW     HBi TT ≤  인 경우 

h
TTVTW HBi

Hi
)(025.1)(min

−
=   HBiS TTT >≥  인 경우 

• 최대흘수에서 공창일 수 있는 화물창에 대하여 

변화하는 흘수 )( iT 에서의 최대 허용질량( ))(( max iTW 및 최소요구질량 ))(( min iTW 은 [2.1.2]에 규정된 바와 

같다. 

2.1.4 BC-B 및 BC-C 선박 
변화하는 흘수 )( iT 에서의 최대허용질량( ))(( max iTW (t)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Fulli MTW =)(max     SiS TTT 67.0≥≥  인 경우 

h
TTVMTW iS

HFulli
)67.0(025.1)(max

−
−=  Si TT 67.0<  인 경우 

 

최소요구질량( ))(( min iTW (t)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0)(min =iTW     Si TT ≤  인 경우 

h
TTVTW Si

Hi
)83.0(025.1)(min

−
=   SiS TTT 83.0>≥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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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No MP)를 가지는 BC-B 및 BC-C 선박 
변화하는 흘수 )( iT 에서의 최대허용질량( ))(( max iTW 은 [2.1.4]에 규정된 바와 같다. 

최소요구질량( ))(( min iTW (t)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0)(min =iTW     HBi TT ≤  인 경우 

h
TTVTW HBi

Hi
)(025.1)(min

−
=   HBiS TTT >≥  인 경우 

BC-B 및 BC-C 선박인 경우 화물창의 질량곡선의 예는 그림 2와 같다. 

 

0.67TS TS

MFull

1.15MFull

0 0.83TS

항내

항해

흘수

화
물
질
량

0.67TS TS

MFull

1.15MFull

0 THB

항내

항해

흘수

화
물
질
량

 

                  (a) (No MP)를 가지는 경우                             (b) (No MP)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림 2: BC-B 및 BC-C 선박인 경우 질량곡선의 예 

2.2 항내상태에서 단일화물창의 최대 허용질량 및  최소 요구질량 

2.2.1 일 반 
항내상태에서 단일화물창의 화물질량곡선은 [2.2.2]에 따른다. 그러나 선체구조가 4장 7절 [3.7.1]에 고려

된 어느 적재상태보다 더 엄격한 적재상태에 대하여 검토된 경우, 최소요구 화물질량은 그에 상응하는 

적재상태에 기초할 수 있다. 

2.2.2 모든 선박 
항내상태에서 적하/양하상태에 따른 흘수에 상응하는 최대 허용화물질량 및 최소 요구화물질량은 항해

상태에서의 최대흘수에 대한 화물창 최대허용질량의 15%만큼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 허용질량은 각 화물창에 대한 최대 설계만재흘수에서의 최대 허용화물질량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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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의  최대 및 최소화물질량 

3.1 항해상태에서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의 최대허용질량 및 최소요구질량 

3.1.1 일 반 
항해상태에서 두 개의 인접한 화물창의 화물질량곡선은 [3.1.2]부터 [3.1.3]에 따른다. 그러나 선체구조가 

4장 7절 [3.7.1]에 고려된 어느 적재상태보다 더 엄격한 적재상태에 대하여 검토된 경우, 최소요구 화물질

량은 그에 상응하는 적재상태에 기초할 수 있다. 

3.1.2 BC-A 선박 
변화하는 흘수 )( iT 에서의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에 대한 최대 허용질량( ))(( max iTW  및 최소요구질량

))(( min iTW  (t)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Fulli MTW (2)(max =  또는 HHD MM 1.0) +  중 큰 것 SiS TTT 67.0≥≥  인 경우 

h
TTVVTWTW iS

afSi
)67.0()(025.1)67.0()( maxmax

−
+−=  Si TT 75.0≤  인 경우 

h
TTVVTW Si

afi
75.0)(025.1)(min

−
+=    SiS TTT 75.0>≥  인 경우 

3.1.3 BC-B 및 BC-C 선박 
변화하는 흘수 )( iT 에서의 최대허용질량( ))(( max iTW 및 최소 요구질량( ))(( min iTW (t)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Fulli MTW 2)(max =      Si TT 67.0≥  인 경우 

h
TTVVTWTW iS

afSi
)67.0()(025.1)67.0()( maxmax

−
+−=  Si TT 67.0<  인 경우 

0)(min =iTW      Si TT 75.0≤  인 경우 

h
TTVVTW Si

afi
75.0)(025.1)(min

−
+=    SiS TTT 75.0>≥  인 경우 

BC-B 및 BC-C 선박인 경우 화물창의 질량곡선의 예는 그림 3과 같다. 

 

                     
0.67TS TS

2MFull

2×1.15MFull

0 0.75TS

항내

화
물
질
량

항해

흘수  

그림 3: BC-B 및 BC-C 선박인 경우 질량곡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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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내상태에서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의 최대허용질량 및 최소요구질량 

3.2.1 일 반 
항내상태에서 두 개의 인접한 화물창의 화물질량곡선은 [3.2.2]에 따른다. 그러나 선체구조가 4장 7절

[3.7.1]에 고려된 어느 적재상태보다 더 엄격한 적재상태에 대하여 검토된 경우, 최소요구 화물질량은 그

에 상응하는 적재상태에 기초할 수 있다. 

3.2.2 모든 선박 
항내상태에서 적하/양하상태에 따른 흘수에 상응하는 최대 허용화물질량 및 최소 요구화물질량은 항해

상태에서의 최대흘수에 대한 화물창 최대허용질량의 15% 만큼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

한 경우에도 최대허용질량은 각 화물창에 대한 최대 설계만재흘수에서의 최대 허용화물질량보다 커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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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 직접강도해석을 위한 표준 적재상태 

표 1:   BC-A선박의 격창적재상태의 공창에 적용되는 굽힘모멘트해석(중간 화물창이 공창) 

하중상태(설계파) 
번호 설명 a) 흘수 적재경향                선미        중앙     선수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비고 

(아래 참조) 

P1    
1 만재상태 

([2.1.3]) TS  
0.5MSW,S    

1), 2) 

P1    
2 만재상태 

([3.2.1]) TS   
0.5MSW,S    

1), 3) 

P1    
3 슬랙적재 

([3.2.2]) TS   
0    

3) 

P1    
4 슬랙적재 

([3.2.2]) TS   
0    

3) 

R1 R1 P1  
5 

가장 깊은 

밸러스트 
[3.2.3]) 

THB  
MSW,H MSW,S MSW,S  

4), 5) 

H1    
6 다항적재-3 

([3.3.3]) 0.67TS   
MSW,S    

3), 6) 

H1    
7 다항적재 -3 

([3.3.3]) 0.67TS   
MSW,S    

3), 6) 

         

MHMH MH

MFullMFull MFull

MFull MFull50%MH

MFull 50%MHMFull

MFullMFull

MFull M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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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상태(설계파) 
번호 설명 a) 흘수 적재경향                선미        중앙     선수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비고 

(아래 참조) 

F2 P1   
8 다항적재 -4 

([3.3.4]) 0.75TS  

 

MSW,H MSW,S   
3), 6) 

F2 P1   
9 다항적재 -4 

([3.3.4]) 0.75TS  

 

MSW,H MSW,S   
3), 6) 

F2 P1   
10 격창적재 

([3.4.1]) TS  

 

MSW,H 0   
2) 

H1 F2 P1  
11 격창블록적재 

([3.4.3]) TS  

 

MSW,S MSW,H MSW,S  
2), 8), 9), 10) 

H1 F2 P1  
12 격창블록적재 

([3.4.3]) TS  

 

MSW,S MSW,H MSW,S  
2), 8), 9), 10) 

H1 R1 R1  
13 황천밸러스트 

([3.5.1]) THB(min) 

 

MSW,S 0 MSW,S  
11),12) 

R1 R1   
14 황천밸러스트 THB(min) 

 

0 MSW,S   
11), 12), 13) 

--- ---   
15 항내상태-2 

([3.6.2]) 0.67TS  

 

MSW,P,H MSW,P,S   
3), 14), 15) 

MFull

MFull

MHD+
0.1MH

MHD+
0.1MH

MBLK+
0.1MH

MBLK+
0.1MH

MBLK+
0.1MH

MBLK+
0.1MH

MFullM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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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상태(설계파) 
번호 설명 a) 흘수 적재경향                선미        중앙     선수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비고 

(아래 참조) 

--- ---   
16 항내상태  -2 

([3.6.2]) 0.67TS 

 

MSW,P,H MSW,P,S   
3), 14), 15) 

a) 4장 7절에 명기된 적재경향에 상응하는 문단번호를 참조. 
b) MSW,H, MSW,S : 호깅 또는 새깅상태에서 항해상태에 대한 정수중 허용 수직굽힘 모멘트 

MSW,P,H, MSW,P,S : 호깅 또는 새깅상태에서 항내상태에 대한 정수중 허용 수직굽힘 모멘트 

(비 고) 
1) 화물밀도 3.0 t/m3 인 MFull 의 단일적재경향이 이들 두 적재경향 대신에 해석될 수 있다 
2) 건화물의 계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화물밀도는 3.0t/ m3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건화물압력의 계산인 경우 화물밀도는 MH/VH 또는 1.00t/ m3 중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밸러스트화물창이 없는 경우, MSW,S = 0 으로 가정하는 표준밸러스트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5) 밸러스트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6) 이 상태는 ( no MP )부호가 부기된 경우 요구되지 아니한다. 
7) 수직전단력해석인 경우, 감소된 수직굽힘모멘트(0.8MSW + 0.65CWVMWV)를 가지는 최대전단력(QSW + QWV)가 고려되어야 한다. 
8) 이 상태는 적하지침서 내에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된다. 
9) “MBLK” 는 적하지침서 내의 설계적재상태에 따르는 최대화물질량이다. 
10) 적하지침서에 주어진 실제 정수중 수직굽힘모멘트는 설계값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11) 이 상태는 밸러스트화물창으로 지정된 화물창이 있는 경우 이 공창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12) 원칙적으로 황천밸러스트상태 중의 최소흘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13) 이 상태는 이러한 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명백히 금지된 경우 요구되지 아니한다. 
14) 이 상태는  ( no MP ) 부호가 지정된 경우 해석되어야 한다. 
15) 외부해양압력 및 내부압력은 정압력으로 고려될 수 있다. 

MFull M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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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BC-A선박의 공창에 적용되는 전단력해석(중간 화물창이 공창) 

하중상태(설계파)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번호 설명 a) 흘수 적재경향              선미     중앙     선수 

정수중 전단력 

비고 

(표 1 참조) 

F2    

0.8MSW,H    10SF 격창적재 
([3.4.1]) 

TS  

 

QSW    
2), 7) 

H1    

0.8MSW,S    13SF 황천밸러스트 
([3.5.1]) 

THB(min)

 

QSW    
7), 11), 12) 

a) 4장 7절에 명기된 적재경향에 상응하는 문단번호를 참조 
b) MSW,H , MSW,S   :  호깅 또는 새깅상태에서 항해상태에 대한 정수중 허용 수직굽힘 모멘트 

MHD+
0.1MH

MHD+
0.1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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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C-A선박의 격창적재상태의 적재된 화물창에 적용되는 굽힘모멘트해석(중간 화물창이 적재된 화물창) 

하중상태(설계파) 
번호 설명 a) 흘수 적재 경향              선미       중앙      선수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비고 

(아래 참조) 

P1    
1 만재상태 

([2.1.3]) 
TS 

 

0.5MSW,S    
1), 2) 

P1    
2 만재상태 

([3.2.1]) 
TS  

 

0.5MSW,S    
1), 3) 

P1    
3 슬랙적재 

([3.2.2]) 
TS  

 

0    
3) 

R1 R1 P1  
4 

가장깊은 
밸러스트 
([3.2.3]) 

THB 

 

MSW,H MSW,S MSW,S  
4), 5) 

F2 P1   
5 다항적재 -2 

([3.3.2]) 
0.83TS 

 

MSW,H MSW,S   
3), 6) 

P1    
6 다항적재 -3 

([3.3.3]) 
0.67TS  

 

MSW,S    
3), 6) 

P1    
7 다항적재 -3 

([3.3.3]) 
0.67TS  

 

MSW,S    
3), 6) 

         

MHMH MH

MFullMFull MFull

MFull50%MHMFull

MFull MFull

MFullMFull

MFull M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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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상태(설계파) 
번호 설명 a) 흘수 적재 경향              선미       중앙      선수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비고 

(아래 참조) 

F2 R1 R1 P1 
8 다항적재 -4 

([3.3.4]) 
0.75TS  

 

MSW,H MSW,H MSW,S MSW,S 
3), 6) 

F2 R1 R1 P1 
9 다항적재 -4 

([3.3.4]) 
0.75TS  

 

MSW,H MSW,H MSW,S MSW,S 
3), 6) 

F2 P1   
10 격창적재 

([3.4.2]) 
TS  

 

MSW,H 0   
2) 

H1 F2 P1  
11 격창블록적재 

([3.4.3]) 
TS  

 

MSW,S MSW,H MSW,S  
2), 8), 9), 10) 

H1 F2 P1  
12 격창블록적재 

([3.4.3]) 
TS  

 

MSW,S MSW,H MSW,S  
2), 8), 9), 10) 

H1 R1 R1  
13 황천밸러스트 

([3.5.1]) 
THB(min) 

 

MSW,S 0 MSW,S  
11),12) 

R1 R1   
14 황천밸러스트 THB(min) 

 

0 MSW,S   
11), 12), 13) 

--- ---   
15 항내상태 -1 

([3.6.1]) 
0.67TS  

 

MSW,P,H MSW,P,S   
3), 14), 15) 

MFull

MFull

MFull

MHD+
0.1MH

MBLK+
0.1MH

MBLK+
0.1MH

MBLK+
0.1MH

MBLK+
0.1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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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상태(설계파) 
번호 설명 a) 흘수 적재 경향              선미       중앙      선수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비고 

(아래 참조) 

--- ---   
16 항내상태 -1 

([3.6.1]) 
0.67TS 

 

MSW,P,H MSW,P,S   
3), 14), 15) 

--- ---   
17 항내상태 -2 

([3.6.2]) 
0.67TS  

 

MSW,P,H MSW,P,S   
3), 14), 15) 

--- ---   
18 항내상태 -2 

([3.6.2]) 
0.67TS 

 

MSW,P,H MSW,P,S   
3), 14), 15) 

a) 4장 7절에 명기된 적재경향에 상응하는 문단번호를 참조 
b) MSW,H, MSW,S : 호깅 또는 새깅상태에서 항해상태에 대한 정수중 허용 수직굽힘 모멘트 

MSW,P,H, MSW,P,S : 호깅 또는 새깅상태에서 항내상태에 대한 정수중 허용 수직굽힘 모멘트 

(비 고) 
1) 화물밀도 3.0 t/m3 인 MFull 의 단일적재경향이 이들 두 적재경향 대신에 해석될 수 있다. 
2) 건화물의 계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화물밀도는 3.0 t/m3 사용하여야 한다. 
3) 건화물압력의 계산인 경우 화물밀도는 MH/VH 또는 1.00 t/m3 중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밸러스트화물창이 없는 경우, MSW,S =0으로 가정하는 표준밸러스트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5) 밸러스트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6) 이 상태는 ( no MP )부호가 부기된 경우 요구되지 아니한다. 
7) 수직전단력해석인 경우, 감소된 수직굽힘모멘트(0.8MSW + 0.65CWVMWV)를 가지는 최대전단력(QSW + QWV)가 고려되어야 한다. 
8) 이 상태는 적하지침서 내에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된다. 
9) “MBLK” 는 적하지침서 내의 설계적재상태에 따르는 최대화물질량이다. 
10) 적하지침서에 주어진 실제 정수중 수직굽힘모멘트는 설계값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11) 이 상태는 있는 경우 밸러스트 화물창으로 지정된 적재된 화물창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12) 원칙적으로 황천 밸러스트상태 중의 최소흘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13) 이 상태는 이러한 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명백히 금지된 경우 요구되지 아니한다. 
14) 이 상태는 ( no MP ) 부호가 지정된 경우 해석되어야 한다. 
15) 외부해양압력 및 내부압력은 정압력으로 고려될 수 있다. 

MFull

MFullMFull

MFull M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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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BC-A선박의 적재된 화물창에 적용되는 전단력해석(중간 화물창이 적재된 화물창) 

하중상태(설계파)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번호 설명 a) 흘수 적재 경향              선미     중앙      선수 

정수중 전단력 

비고 

(표 3 참조) 

F2    

0.8MSW,H    10SF 격창적재 
([3.4.2]) 

TS   
QSW    

2), 7) 

H1    

0.8MSW,S    13SF 황천밸러스트 
([3.5.1]) 

THB(min)  
QSW    

7), 11), 12) 

a) 4장 7절에 명기된 적재경향에 상응하는 문단번호를 참조 
b) MSW,H , MSW,S :  호깅 또는 새깅상태에서 항해상태에 대한 정수중 허용 수직굽힘 모멘트 

MHD+
0.1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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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BC-B 및 BC-C선박에 적용되는 굽힘모멘트해석 

하중상태(설계파) 
번호 설명 a) 흘수  적재 경향              선미     중앙      선수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비고 

(아래 참조) 

P1    
1 만재상태 

([2.1.3]) 
TS  

0.5MSW,S    
1), 2), 3) 

P1    
2 만재상태 

([3.2.1]) 
TS   

0.5MSW,S    
2), 4) 

P1    
3 슬랙적재 

([3.2.2]) 
TS   

0    
4) 

R1 R1 P1 F2 
4 

가장깊은 
밸러스트 
([3.2.3]) 

THB  
MSW,H MSW,S MSW,S MSW,H 

5), 6), 14) 

F2 P1   
5 다항적재 -2 

([3.3.2]) 
0.83TS  

MSW,H MSW,S   
4), 7) 

P1    
6 다항적재 -3 

([3.3.3]) 
0.67TS   

MSW,S    
4), 7) 

P1    
7 다항적재 -3 

([3.3.3]) 
0.67TS   

MSW,S    
4), 7) 

         

MHMH MH

MFullMFull MFull

MFull50%MHMFull

MFull MFull

MFullMFull

MFull M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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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상태(설계파) 
번호 설명 a) 흘수  적재 경향              선미     중앙      선수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비고 

(아래 참조) 

F2 R1 R1 P1 
8 다항적재 -4 

([3.3.4]) 
0.75TS   

MSW,H MSW,H MSW,S MSW,S 
4), 7) 

F2 R1 R1 P1 
9 다항적재 -4 

([3.3.4]) 
0.75TS   

MSW,H MSW,H MSW,S MSW,S 
4), 7) 

H1 R1 R1  
10 황천밸러스트 

([3.5.1]) 
THB(min)  

MSW,S 0 MSW,S  
9), 10) 

R1 R1   
11 황천밸러스트 THB(min)  

0 MSW,S   
9), 10), 11) 

--- ---   
12 항내상태 -1 

([3.6.1]) 
0.67TS   

MS,P(+) MS,P(-)   
4), 12),13) 

--- ---   
13 항내상태 -1 

([3.6.1]) 
0.67TS  

MS,P(+) MS,P(-)   
4), 12), 13) 

--- ---   
14 항내상태 -2 

([3.6.2]) 
0.67TS   

MS,P(+) MS,P(-)   
4), 12), 13) 

--- ---   
15 항내상태 -2 

([3.6.2]) 
0.67TS  

MS,P(+) MS,P(-)   
4), 12), 13) 

         

MFull

MFull

MFull

MFull

MFullMFull

MFull M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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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장 7절에 명기된 적재경향에 상응하는 문단번호를 참조 
b) MSW,H, MSW,S  : 호깅 또는 새깅상태에서 항해상태에 대한 정수중 허용 수직굽힘 모멘트 

MSW,P,H, MSW,P,S : 호깅 또는 새깅상태에서 항내상태에 대한 정수중 허용 수직굽힘 모멘트 

(비  고) 
1) BC-B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2) BC-B선박인 경우 화물밀도 3.0t/m3 인 MFull 의 단일적재경향이 이들 두 적재경향 대신에 해석될 수 있다. 
3) 건화물의 계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화물밀도는 3.0t/m3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건화물압력의 계산인 경우 화물밀도는 MH/VH 또는 1.00t/m3 중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밸러스트화물창이 없는 경우, MSW,S =0으로 가정하는 표준밸러스트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6) 밸러스트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7) 이 상태는 ( no MP )부호가 부기된 경우 요구되지 아니한다. 
8) 수직전단력해석인 경우, 감소된 수직굽힘모멘트(0.8MSW + 0.65CWVMWV)를 가지는 최대전단력(QSW + QWV)가 고려되어야 한다. 
9) 이 상태는 적하지침서 내에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된다. 
10) 원칙적으로 황천밸러스트상태 중의 최소흘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11) 이 상태는 이러한 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명백히 금지된 경우 요구되지 아니한다. 
12) 이 상태는 ( no MP ) 부호가 지정된 경우 해석되어야 한다. 
13) 외부해양압력 및 내부압력은 정압력으로 고려될 수 있다. 
14) 하중상태 F2는 ( no MP ) 부호가 지정된 경우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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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BC-B 및 BC-C선박에 적용되는 전단력해석 

하중상태(설계파)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번호 설명 a) 흘수 적재 경향                선미     중앙      선수 

정수중 전단력 

비고 

(표 5 참조) 

F2    

0.8MSW,H    5SF 다항적재-2 
([3.3.2]) 

0.83TS  

QSW    

4), 7), 8) 

H1    

0.8MSW,S    10SF 황천밸러스트 
([3.5.1]) 

THB(min)  

QSW    

 8), 9), 10) 

a) 4장 7절에 명기된 적재경향에 상응하는 문단번호를 참조  
b) MSW,H, MSW,S  : 호깅 또는 새깅상태에서 항해상태에 대한 정수중 허용 수직 굽힘모멘트 
 

MFull M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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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피로해석을 위한 표준적재상태 

표 1:   BC-A선박의 격창적재상태의 공창에 적용되는 피로해석(중간 화물창이 공창) 

번호 설명 흘수 a) 적재경향               선미      중앙     선수 하중상태(설계파)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비고 

(아래 참조) 

H1 F1 R1 P1 
1 만재상태 T 

 

H2 F2 R2 P2 
MS,(1) 1) 

H1 F1 R1 P1 
2 격창적재 T 

 

H2 F2 R2 P2 
MS,(2) 2) 

H1 F1 R1 P1 
3 표준밸러스트  TNB 

 

H2 F2 R2 P2 
MS,(3)  

H1 F1 R1 P1  

H2 F2 R2 P2 
MS,(4) 3) 

H1 F1 R1 P1 
4 황천밸러스트  THB  

H2 F2 R2 P2 
MS,(4) 4) 

a) T : 형깊이,     TNB : 표준밸러스트상태의 흘수,     THB : 황천밸러스트상태의 흘수 
b) MS,(1), MS,(2), MS,(3), MS,(4) : 8장 3절 [3.2.2]에 정의된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비 고) 
1) 건화물압력의 계산인 경우 화물밀도는 MH/VH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건화물의 계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화물밀도는 3.0t/ m3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 상태는 밸러스트화물창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창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한다. 밸러스트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4) 이 상태는 밸러스트화물창으로 지정된 공창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한다. 

MHMH MH

MHD M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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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BC-A선박의 격창적재상태의 적재된 화물창에 적용되는 피로해석(중간 화물창이 적재된 화물창) 

번호 설명 흘수 a) 적재경향               선미      중앙     선수 하중상태(설계파)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비고 

(아래 참조) 

H1 F1 R1 P1 
1 만재상태 T 

 

H2 F2 R2 P2 
MS,(1) 1) 

H1 F1 R1 P1 
2 격창적재 T  

 

H2 F2 R2 P2 
MS,(2) 2) 

H1 F1 R1 P1 
3 표준밸러스트 TNB 

 

H2 F2 R2 P2 
MS,(3)  

H1 F1 R1 P1  

H2 F2 R2 P2 
MS,(4) 3) 

H1 F1 R1 P1 
4 황천밸러스트 THB  

H2 F2 R2 P2 
MS,(4) 4) 

a) T : 형깊이,     TNB : 표준밸러스트상태의 흘수,     THB : 황천밸러스트상태의 흘수 
b) MS,(1), MS,(2), MS,(3), MS,(4) :  8장 3절 [3.2.2]에 정의된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비 고) 
1) 건화물압력의 계산인 경우 화물밀도는 MH/VH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건화물의 계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화물밀도는 3.0t/ m3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 상태는 밸러스트화물창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적재된 화물창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한다. 밸러스트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4) 이 상태는 밸러스트화물창으로 지정된 적재된 화물창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한다. 

MHMH MH

M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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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C-B 및 BC-C선박에 적용되는 피로해석 

번호 설명 흘수 a) 적재경향               선미      중앙     선수 하중상태(설계파)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b) 

비고 

(아래 참조) 

H1 F1 R1 P1 
1 만재상태 T 

 

H2 F2 R2 P2 
MS,(1) 1) 

H1 F1 R1 P1 
2 표준밸러스트 TNB 

 

H2 F2 R2 P2 
MS,(3)  

H1 F1 R1 P1  

H2 F2 R2 P2 
MS,(4) 2) 

H1 F1 R1 P1 
3 황천밸러스트 THB  

H2 F2 R2 P2 
MS,(4) 3) 

a) T : 형깊이,     TNB : 표준밸러스트상태의 흘수,     THB : 황천밸러스트상태의 흘수 
b) MS,(1), MS,(2), MS,(3), MS,(4) : 8장 3절 [3.2.2]에 정의된 정수중 수직 굽힘모멘트 

(비 고) 
1) 건화물압력의 계산인 경우 화물밀도는 MH/VH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상태는 밸러스트화물창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중앙 화물창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한다. 밸러스트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3) 이 상태는 밸러스트화물창으로 지정된 중앙 화물창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한다. 
 

MHMH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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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거더 강도 

 

제1절 항복 검토 

제2절 최종강도 검토 

부록 1 선체 거더 최종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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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항복 검토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MSW : 4장 3절 [2.2]에서 정의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비손상 상태의 설계 정수 중 굽힘모멘트

(kN.m)  

• MSW = MSW,H   : 호깅  상태 

• MSW = MSW,S    : 새깅  상태 

MWV : 4장 3절 [3.1]에서 정의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비손상 상태의 수직 파랑굽힘모멘트 

(kN.m) 

MSW,F : 4장 3절에 따라 계산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침수 상태의 정수 중 굽힘모멘트(kN.m) 

MWV,F : 4장 3절에 따라 계산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침수 상태의 수직 파랑 굽힘모멘트(kN.m) 

MWV,P : 4장 3절에 따라 계산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내 상태의 수직 파랑 굽힘모멘트(kN.m) 

MWH : 4장 3절 [3.3]에서 정의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수평 파랑 굽힘모멘트(kN.m) 

QSW : 4장 3절 [2.3]에서 정의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비손상 상태의 설계 정수 중 전단력 

(kN.m) 

QWV : 4장 3절 [3.2]에서 정의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비손상 상태의 수직 파랑 전단력 (kN.m) 

QSW,F : 4장 3절에 따라 계산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침수 상태의 정수 중 전단력(kN) 

QWV,F : 4장 3절에 따라 계산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침수 상태의 수직 파랑 전단력(kN) 

QWV,P : 4장 3절에 따라 계산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내 상태의 수직 파랑 전단력(kN) 

k : 1장 4절 [2.2.1]에서 정의한 재료 계수 

x : 1장 4절 [4]에서 정의한 좌표계에서 계산하는 점의 X 좌표(m) 

z : 1장 4절 [4]에서 정의한 좌표계에서 계산하는 점의 Z 좌표(m) 

N : 1장 4절 [4]에서 정의한 좌표계에서 [1.2]에서 정의한 선체 횡단면의 무게중심의 Z 좌표(m) 

VD : [1.4.2]에서 정의한 수직 거리(m) 

IY : [1.5]에 따라 계산한 수평 중립축에 대한 선체 횡단면의 순 2차 모멘트(m4) 

IZ : [1.5]에 따라 계산한 수직 중립축에 대한 선체 횡단면의 순 2차 모멘트(m4) 

S : [1.6]에 따라 계산한 선체 횡단면의 순 1차 모멘트(m3) 

ZA : [1.4.1]에 따라 계산한 선체 횡단면의 임의 한 점에서의 순 단면계수(m3) 

ZAB, ZAD : [1.4.2]에 따라 계산한, 각각 선저 및 갑판에서의 순 단면계수(m3) 

C : 1장 4절 [2.3.1]에서 정의한 파랑계수 

σ1,ALL : [3.1.1]에서 정의한 허용 법선응력(N/mm2) 

τ1,ALL : [3.2.1]에서 정의한 허용전단응력 (N/mm2) 

ρ : 해수밀도로서 1.025 t/m3로 취한다. 



11 편 5장 1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2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1. 선체거더 횡단면의 강도 특성 

1.1 일  반 

1.1.1  
4장 3절에서 규정한 선체거더 하중과 관련하여, 이 절에서는 [2] 내지 [5]의 검토에 사용하는 선체거더 강

도 특성 계산을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선체 거더 횡단면 

1.2.1 일  반 
선체거더 횡단면은 종강도에 기여하는 부재들로 구성된다고 간주한다. 즉 [1.2.2] 내지 [1.2.9]의 요건을 

고려하여 [1.3]에서 정의한 강력갑판 및 강력갑판 하의 모든 연속 종 부재들로서 구성된다.   

다음 검토를 위하여 선체거더 강도특성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 부재는 제공 총 두께에서 0.5 tC를 감한 제

공 순 치수를 갖는 것(또한 3장 2절 참조)으로 고려한다.  

• [2] 내지 [5]에 따른 선체거더 항복 검토 

• 5장 2절에서의 최종 강도 검토 

• 6장에 따른 판, 일반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강도검토를 위한 선체거더 응력의 계산 

1.2.2 연속 트렁크 및 연속 종방향 해치코밍 
선체거더 횡단면에는, 종격벽 또는 1차 지지부재가 지지하는 연속 트렁크 및 연속 종 해치코밍을 포함시

킬 수 있다. 

1.2.3 갑판 상에 용접한 종방향 일반 보강재 또는 거더 
선체거더 횡단면에는 갑판 상에 용접한 종방향 일반 보강재 또는 거더([1.2.2]에 규정한 대로 설치한 트렁

크의 갑판을 포함)를 포함시킬 수 있다. 

1.2.4 종 격벽에 의하여 지지되는 창구 간 종 거더 
종격벽에 의하여 유효하게 지지되는 종 거더가 창구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종 거더의 

단면적은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함한다. 

1.2.5 수직파형을 갖는 종 격벽 
수직파형을 갖는 종 격벽은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2.6 강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부재 
종강도에 기여하는 구성부재가 영 계수 E = 2.06×105 (N/mm2)을  갖는 강 이외의 재료인 경우,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함시키는 등가 강 단면적(m2)은 다음 식에 의한다. 

MSE AEA 51006.2 ×
=  

여기서,  

AM : 고려하는 부재의 단면적(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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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큰 개구 
큰 개구는 다음과 같다. 

• 길이 2.5m 또는 폭 1.2m 을 초과하는 타원형 개구 

• 직경 0.9m을 초과하는 원형 개구 

큰 개구 및 스켈롭 용접을 시공하는 경우의 스켈롭은 선체거더 횡단면적에서 제외시킨다. 

1.2.8 작은 개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 횡단면에서 강력갑판 또는 선저부에 있는 작은 개구들은 선체거더 횡단

면적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  

( )bBbS Σ06.0Σ −≤  

여기서, 

ΣbS : 고려하는 횡단면에서 강력갑판 또는 선저부에 있는 작은 개구들의 전 폭(m)으로서, 그림 1에 

따라 결정한다. 

Σb : 고려하는 횡단면에서 큰 개구들의 전 폭(m)으로서, 그림 1에 따라 결정한다. 

작은 개구들의 전 폭 ΣbS 이 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폭의 초과 분만을 선체거더 횡단면적에

서 제외시킨다. 

1.2.9 경감구멍, 배수구 및 단일 스켈롭 
종 부재에 있는 경감구멍, 배수구 및 단일 스켈롭은 그 높이가 0.25hw 보다 작고, 75 mm 이하인 경우, 제외

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hw 는 웨브 높이(mm)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분을 단면적에서 제외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그림 1: Σb 및  ΣbS 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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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력 갑판 

1.3.1  
일반적으로 강력갑판은 최상층 연속 갑판이다. 

종강도에 기여하는 선루 또는 갑판실이 있는 경우, 강력갑판은 그러한 선루 갑판 또는 최상층 갑판실의 

갑판이다.  

1.3.2  
선박중앙부 0.4L 내의 최소한 0.15L 이상에 걸쳐있는 선루는 일반적으로 종강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그 밖의 선루 및 갑판실에 대하여는, 종강도에 대한 기여율 산정은 각 경우 별로 평가한다. 

1.4 단면계수 

1.4.1  
선체 횡단면의 임의점에서의 단면계수(m3)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Nz
IZ Y

A −
=  

1.4.2  
선저 및 갑판에서의 단면계수(m3)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선저 

N
IZ Y

AB =  

• 갑판 

D

Y
AD V

IZ =  

여기서, 

VD : 수직거리(m)로서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경우 

NzV DD −=  

여기서, 

Dz          : 1장 4절  [4]에서 정의한 참조 좌표계에 관한, [1.3]에서 정의한  선측에서 강력갑판의 Z 

좌표(m) 

•  [1.2.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속 트렁크 또는 해치코밍이 IY 의 계산에 고려된 경우 

( ) Nz
B
yNzV D

T
TD −≥⎟

⎠
⎞

⎜
⎝
⎛ +−= 2.09.0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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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zy ,  : 1장 4절 [4]에서 정의한 참조 좌표계에 관한, 연속 트렁크 또는 해치코밍 상면의 Y 및  Z 

좌표. Ty  및 Tz  은 VD  값이 최대가 되도록 계측한다. 

•  [1.2.3]에 규정한 강력갑판 상에 용접된 종통 일반 보강재 또는 거더를 IY 의 계산에서 고려하는 

경우, VD 는 연속 트렁크 및 해치코밍에 대하여 상기 식으로부터 구한다. 이 경우 TY 및 Tz  (m)은 

종통 보강재 또는 거더 상면의 Y 및 Z 좌표로서, 1장 4절 [4]에서 정의한 참조 좌표계에 관하여 구

한다.  

1.5 단면 2차 모멘트 

1.5.1  
 [1.2]에서 정의한 선체 횡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 IY 및  IZ 은, 각각 수평 및 수직 중립축에 관하여 계산한 

값이다.  

1.6 단면 1차 모멘트 

1.6.1  
기선 상부 위치  z 에서의 단면 1차 모멘트 S는, [1.2]에서 정의한 선체 횡단면의  z 보다 상부에 위치하는 

부분의 수평 중립축에 관한 단면 1차 모멘트이다.   

2. 선체거더 응력 

2.1 법선응력 

2.1.1 일  반 
 [1.2.6]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함되어 있는 탄성 계수 E = 2.06×105 (N/mm2)을  갖는 

강 이외의 재료인 부재의 법선응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S
E

151 1006.2
σσ

×
=  

여기서, 

σ1S : 고려하는 부재가 [1.2.6]에 정의한 강 등가 단면적 ASE 을 갖는다고 고려하여, [2.1.2] 및 [2.1.3]에 

따라 계산된 해당 부재의 법선 응력(N/mm2)  

2.1.2 수직 굽힘 모멘트로 인한 법선응력 
수직 굽힘 모멘트로 인한 법선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zVD  하부에 위치한 선체 횡단면의 임의 점에서(여기서, zVD = VD + N ) 

3
1 10−+

=
A

WVSW

Z
MM

σ  

• 선저에서 

3
1 10−+

=
AB

WVSW

Z
MM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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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판에서 

3
1 10−+

=
AD

WVSW

Z
MM

σ  

2.1.3 선박의 침수상태에서의 법선응력 
이 규정은 [2.1.2]에 추가하여 BC-A or BC-B 선박에 적용한다. 

4장 3절에서 규정한 침수상태에서의 법선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3,,
1 10−+

=
A

FWVFSW

Z
MM

σ  

2.2 전단 응력 

2.2.1 일  반 
비손상 상태에서 수직 전단력 QSW 및 QWV 로 인한 전단응력, 그리고 BC-A 및 BC-B 선박에 대하여는 침수 

상태에서 수직 전단력 QSW,F 및 QWV,F 로 인한 전단응력은 통상 직접해석을 통하여 구한다.  

이들의 조합을 고려하는 경우, 비손상 상태에서의 수직 전단력 QSW 및 QWV 은 같은 부호를 갖는 것으로 

취한다. 침수상태에서의 수직 전단력 QSW,F 및 QWV,F 의 조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2.2]에 따라 전단력 수정 ∆QC 을 고려한다.  최전방 화물창의 전단 및 최후방 화물창의 후단에서는 전

단력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절차의 대안으로서, 비손상 상태에서 수직 전단력 QSW 및 QWV 로 인한 전단응력 및 침수상태에서 

BC-A 및 BC-B 선박에 대한  수직 전단력 QSW,F 및 QWV,F 로 인한 전단응력 은 각각 [2.2.2] 및 [2.2.3]의 간이 

절차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2.2.2 수직 전단력으로 인한 전단응력의 간이 계산 
수직 전단력으로 인한 계산점에서의 전단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δετ
tI

SQQQ
Y

CWVSW ∆−+=1  

여기서, 

t : 표 1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선측 및 내측 판의 최소 순 두께(mm) 

δ : 표 1에 따르는 전단분포 계수  

( )SWQsgn=ε  

∆QC : 전단력 수정(그림 2 참조)으로서, 해당하는 경우 이중저 거더에 의하여 횡격벽으로 전달되는 

하중 부분을 고려한다.  

• 격창적재상태 및 화물창에 밸러스트를 싣는 헤비 밸러스트 상태와 같은 비균일 

적재상태를 갖는 선박 

LC
HH

C T
B

MQ ρα −=∆
l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5장 1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7 

• 그 외의 선박 

∆QC = 0 

0

0

00

2
b

bg
l

l

ϕ
α

+
=  

 
0

055.138.1
b
l

+=ϕ     다만, 3.7 보다 크게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l0 , b0 : 고려하는 화물창에서 이중저 평탄한 부분의 각각 길이 및 폭(m)으로서, b0 는 해당 화물창의 중

앙의 선체 횡단면에서 계측한다. 

lC : 고려하는 화물창의 길이(m)로서, 파형 횡격벽 깊이의 중앙 간에서 계측한다. 

BH : 선박의 폭(m)으로서, 고려하는 화물창 중앙의 선체 횡단면의 내저판 위치에서 계측한다. 

M : 고려하는 화물창의 화물 전 질량(t) 

TLC : 고려하는 화물창 중앙의 선체 횡단면에서 수직으로 계측한 흘수(m)로서, 고려하는 적하상태에

서 형 기선으로부터 수선까지의 거리로 한다. 

 

 

그림 2: ∆QC 전단력 수정 ∆QC 

표 1:   수직 전단력으로 인한 전단응력 

선박형상 위치 t (mm) δ 
단일 선측 선박 선측 외판 tS 0,5 

선측 외판 tS ( )φ−15.0  이중 선측 선박 

내측 판 tIS φ5.0  

여기서,  
tS, tIS  : 각각 선측 외판 및 내측 판의 최소 순 두께(mm) 

tSM, tISM    : 각각 선측 외판 및 내측 판의 모든 판들의 평균 순 두께(mm)로서, Σ(li ti) / Σli 로 계산된다.  여기

서, li 및 ti 은 선측 외판 및 내측 판의 i 번째 판의 길이(m) 및 순 두께(mm) 

φ  : 계수로서, 
SM

ISM

t
t

25.0275.0 +=φ  

 

만재 화물창 빈 화물창

수정된
전단력

4장3절의규정에 따라
구한 전단력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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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BC-A 또는 BC-B 선박의 침수상태에서의 전단응력 
이 규정은 [2.2.1] 및 [2.2.2]에 추가하여 BC-A 또는 BC-B 선박에 적용한다. 

4장 3절에 규정한 침수상태에서의 전단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δ
Ι

∆ετ
t

SQQQ
Y

CFWVFSW −+= ,,1  

ε = sgn(QSW,F) 

∆QC : [2.2.2]에 따르는 전단력 수정으로서 질량 M 은 고려하는 화물창 안으로 들어 온 물의 질량을 포

함하며, 흘수 TLC 는 평형 수선까지 계측한다.  

t : 선측 판의 순 두께(mm) 

3. 검토 기준 

3.1 법선응력 

3.1.1  
 [2.1.2] 및 해당하는 경우 [2.1.3]에 따라 계산한 법선응력 σ1 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σ1 ≤ σ1,ALL 

여기서, 

σ1,ALL : 허용 법선응력(N/mm2)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경우인

경우인

경우인

경우인

경우인

              9.0,130

    9.07.0,7,01500190

    7.03.0,190

    3.01.0,3,01500190

             1.0,130

,1

2

,1

,1

2

,1

,1

≥=

<<⎟
⎠
⎞

⎜
⎝
⎛ −−

≤≤=

<<⎟
⎠
⎞

⎜
⎝
⎛ −−=

≤=

L
x

k

L
x

L
x

kk

L
x

k

L
x

L
x

kk

L
x

k

ALL

ALL

ALL

ALL

ALL

σ

σ

σ

σ

σ

 

3.2 전단 응력 

3.2.1  
[2.2.1] 또는 [2.2.2], 또한 해당되는 경우 [2.2.3]에 따라 계산한 전단응력 τ1 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τ1 ≤ τ1,ALL 

여기서, 

τ1,ALL : 허용 전단응력(N/mm2) 

τ1,ALL = 120/k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5장 1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9 

4. 단면계수 및 단면 2차 모멘트 

4.1 일  반 

4.1.1  
 [4.2] 내지 [4.5]는, [3] 에 나타낸 검토기준을 만족하는 선체 거더의 최소 순 단면계수 및 충분한 선체 거

더 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중앙부 순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4.1.2  
[1]에 따라 종강도에 기여하는 선저 및 갑판부재에 사용하는 재료에 관하여 재료계수 k 를 정의한다. 고

장력 강재에 관한 재료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4.5]의 규정을 적용한다. 

4.2 중앙부 0.4L 구간 내의 단면계수 

4.2.1  
중앙 횡단면에서 순 단면계수(m3) ZAB  및 ZAD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62
, 107.09.0 −+= kCBCLZ BMINR  

4.2.2  
추가하여, 중앙부 구간 0.4L 내의 순 단면계수(m3) ZAB  및 ZAD 는 다음 식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3

,1
10−+

=
ALL

WVSW
R

MMZ
σ

 

• BC-A 및 BC-B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을 추가로 적용한다. 

3

,1

,, 10−+
=

ALL

FWVFSW
R

MM
Z

σ
 

4.2.3  
 [1.2.8]에 정의한 바와 같이, 작은 개구들의 전 폭 ΣbS 을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함되는 단면적으로부터 제

외한 경우, [4.2.1] 또는 [4.2.2]의 ZR,MIN 및 ZR 은 3% 감할 수 있다.  

4.2.4  
중앙부 구간 0.4L 내에서, [4.2.1]의 단면계수 요건에 기초한 종강도에 기여하는 부재의 치수([1] 참조)는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4.3 중앙부 0.4L 밖에서의 단면계수 

4.3.1  
중앙부  0.4L  구간 밖에서의 순 단면계수(m3) ZAB  및 ZAD 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3

,1
10−+

=
ALL

WVSW
R

MMZ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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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A 및 BC-B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을 추가로 적용한다. 

3

,1

,, 10−+
=

ALL

FWVFSW
R

MM
Z

σ
 

4.3.2  
중앙부 0.4L 구간 밖에서 종강도에 기여하는 부재의 치수([1] 참조)는, 각각 9장 1절 또는 9장 2절에서 규

정한 전부 및 후부에서 국부강도 목적상 요구되는 값까지 점차로 감소시킬 수 있다.  

4.4 중앙 횡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 

4.4.1  
수평 중립축에 관한 중앙 횡단면의 순 단면 2차 모멘트(m4)는 다음 식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 103 −⋅= LZI MINRYR  

여기서, Z’R,MIN 은 [4.2.1] 에서 규정대로 계산한 요구 중앙횡단면의 순 단면계수 ZR,MIN 이다. 다만, k = 1을 

가정한다.  

4.5 고장력 강의 범위 

4.5.1  
 [4.2] 또는 [4.3]에 따라 선저 또는 갑판에서의 요구 단면계수를 계산할 때 고장력 강 재료계수를 사용하

는 경우, 최소한 다음 식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직거리까지 종강도([1] 참조)에 기여하는 모든 부재에 대하

여 적절한 고장력 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선 상부(선저에서의 단면계수) 

D
DB

ALLB
HB z

k
V

11

,11

σσ
σσ

+

−
=  

• 선체 횡단면 중립축 상부로 거리 VD ([1.4.2] 참조)에 위치하는 수평선 하부(갑판에서의 단면계수) 

( )D
DB

ALLD
HD VN

k
V +

+

−
=

11

,11

σσ
σσ

 

여기서, 

σ1B, σ1D :  [2.1.2]에 따르는 각각 선저 및 갑판에서의 법선응력(N/mm2) 

zD : 1장 3절 [4]의 참조 좌표계에 관한 [1.3]에서 정의한 강력갑판의 Z  좌표(m) 

4.5.2  
현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강도 목적 상 요구하는 경우, 고장력강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한 중앙부 0.4L 범

위에 걸쳐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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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용 정수 중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 

5.1 비손상 상태에서의 허용 정수 중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 

5.1.1 허용 정수 중 굽힘 모멘트 
비손상 상태의 호깅 및 새깅 상태에서, 임의의 선체 횡단면의 허용 정수 중 굽힘 모멘트는 [4.2] 및 [4.3]에 

따른 선체거더 단면계수 계산에서 고려한 MSW   값으로 한다. 

선체 횡단면에 구조적 불연속이 있는 경우, 허용 정수 중 굽힘 모멘트의 분포는 그때 그때의 경우에 따라 

고려한다. 

5.1.2 허용 정수 중 전단력 – 직접 계산 
 [2.2.1]에 따른 해석을 통하여 전단응력을 구한 경우, 비손상 상태의 임의의 선체 횡단면의 허용 양 또는 

음의 정수 중 전단력(kN)은 다음 식에 따른다.  

WVTP QQQ −= ε  

여기서, 

( )SWQsgn=ε  

QT : [2.2.2]에 따른 전단력 수정을 고려하여, 선체 순 횡단면의 최대 응력점에서 전단응력  τ = 120/k 

N/mm2  을 발생시키는 전단력(kN) 

조선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더 낮은 허용 정수 중 전단력값을 고려할 수 있다.   

5.1.3 허용 정수 중 전단력 – 간이 계산 
 [2.2.2]의 간이절차를 통하여 전단응력을 구하는 경우, 비손상 상태의 임의의 선체 횡단면의 허용 양 또

는 음의 정수 중 전단력(kN)은 다음 식에 따른다.   

WVC
Y

P QQ
S

t
k

Q −⎟
⎠
⎞

⎜
⎝
⎛ += ∆Ι

δ
ε 120  

여기서, 

( )SWQsgn=ε  

δ : 표 1에 따르는 전단 분포계수 

t : 표 1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선측 및 내측 판의 최소 순 두께(mm) 

∆QC :  [2.2.2]에 따르는 전단력 수정 

조선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더 낮은 허용 정수 중 전단력 값을 고려할 수 있다.   

5.2 항내에서의 허용 정수 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 

5.2.1 허용 정수 중 굽힘 모멘트 
항 내에서 호깅 또는 새깅 상태의 임의의 선체 횡단면의 허용 정수 중 굽힘 모멘트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

한다. 

PWVWVSWPP MMMM ,, −+=  

조선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항내 상태에서 더 낮은 허용 정수 중 굽힘모멘트 값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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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허용 정수 중 전단력 
항 내에서 임의의 선체 횡단면의 허용 양 또는 음의 정수 중 전단력(kN)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PWVWVPPP QQQQ ,, −+= ε  

여기서, 

( )SWQsgn=ε  

QP : [5.1.3]에 따라 계산한 항해 중 허용 정수 중 전단력(kN) 

조선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항내 상태에서 더 낮은 허용 정수 중 전단력 값을 고려할 수 있다.   

5.3 침수 상태에서의 허용 정수 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 

5.3.1 허용 정수 중 굽힘 모멘트 
침수상태에서의 호깅 또는 새깅상태의 임의의 선체 횡단면의 허용 정수 중 굽힘 모멘트는 [4.2] 및 [4.3]에 

따른 선체거더 단면계수 계산에서 고려한 MSW,F  값으로 한다. 

선체 횡단면에 구조적 불연속이 있는 경우, 허용 정수 중 굽힘 모멘트의 분포는 그때 그때의 경우에 따라 

고려한다. 

5.3.2 허용 정수 중 전단력 – 직접계산 
 [2.2.1]에 따른 해석을 통하여 전단응력을 구한 경우, 침수 상태의 임의의 선체 횡단면의 허용 양 또는 음

의 정수 중 전단력(kN)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FWVTFP QQQ ,, −= ε  

여기서, 

( )FSWQ ,sgn=ε  

QT : [2.2.2]에 따른 전단력 수정을 고려하여, 선체 순 횡단면의 최대 응력 점에서 전단응력  τ = 120/k 

N/mm2  을 발생시키는 전단력(kN) 

5.3.3 허용 정수 중 전단력 – 간이 계산 
 [2.2.2]의 간이 절차를 통하여 전단응력을 구하는 경우, 침수 상태의 임의의 선체 횡단면의 허용 양 또는 

음의 정수 중 전단력(kN)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FWVC
Y

FP QQ
S

t
k

Q ,,
120

−⎟
⎠
⎞

⎜
⎝
⎛ += ∆Ι

δ
ε  

여기서, 

( )SWQsgn=ε  

δ : 표 1에 따르는 전단 분포계수 

t : 표 1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선측 및 내측 판의 최소 순 두께(mm) 

∆QC  : [2.2.2]에 따라 계산한 전단력 수정으로서, 질량 M은 고려하는 화물창 안으로 들어 온 물의 질

량을 포함하며 흘수  TLC 은 평형 수선까지 계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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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최종강도 검토 

1. 적  용 

1.1  

1.1.1  
이 장의 규정은 길이 L 이 150m 이상인 선박에 적용한다. 

2. 선체거더 최종강도 검토 

2.1 선체거더 하중 

2.1.1 굽힘모멘트 
선체거더의 최종강도 검토에서 고려되는 새깅 및 호깅 상태의 굽힘 모멘트 M (kN.m)은 비손상 상태, 침

수 상태 및 항내 상태에 대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M = MSW + γW MWV 

여기서, 

MSW , MSW,F , MSW,P  : 각각 비손상 상태(MSW), 침수 상태(MSW,F) 및 항내 상태(MSW,P)에서 계산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의 새깅 및 호깅 상태에서의 설계 정수 중 굽힘 모멘트(kN.m) 

MWV, MWV,F , MWV,P  : 각각 비손상 상태(MWV), 침수 상태(MWV,F) 및 항내 상태(MWV,P)에서 4장 3절에서 정의

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의 새깅 및 호깅 상태에서의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γW      : 파랑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에 대한 안전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γW = 1.20 

2.2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 

2.2.1 굽힘 모멘트-곡률 ( χ−M ) 곡선 

호깅 및 새깅 상태에서 선체거더 횡단면의 최종 굽힘모멘트 능력은 고려하는 횡단면의 곡률 χ 에 대한 굽

힘모멘트 능력 M 의 곡선의 최대 값으로 정의한다. (그림 1 참조) 

곡률 χ 은 호깅 상태에서 양, 새깅 상태에서 음으로 한다. 

곡선 M-χ 은, 부록 1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증분-반복 절차를 통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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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 χ  곡선 

2.2.2 선체거더 횡단면  
선체거더 횡단면은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는 요소들로 구성되며, 3장 2절 [3.2.4]에 따른 제공 순치수

를 갖는 것으로 고려된다. 

2.3 검토 기준 

2.3.1  
임의의 횡단면에서 선체거더 최종 굽힘능력은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R

UM
M

γ
≤  

여기서, 

MU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의 최종 굽힘모멘트 능력(kN.m)으로서, 제공 총 두께에서 0.5 tC  을 공제

한 제공 순 치수를 갖고 계산된다. 

MU = MUH    : 호깅 상태 

MU = MUS    : 새깅 상태 

MUH : 호깅 상태의 최종 굽힘모멘트 능력으로서 [2.2.1]에 따른다. 

MUS : 새깅 상태의 최종 굽힘모멘트 능력으로서 [2.2.1]에 따른다. 

M : 비손상 상태, 침수 상태 및 항내 상태에 대한 굽힘모멘트(kN.m)로서 [2.1.1]에 따른다. 

γR :  안전계수로서 1.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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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선체 거더 최종강도 

기호 

이 부록에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에 따른다. 

Iy : 선체횡단면의 수평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m4)로서, 5장 1절 [1.5.1]에 따라 계산한다. 

ZAB, ZAD : 각각 선저 및 갑판에서의 단면계수(cm3)로서 5장 1절 [1.4.2]에 따른다. 

1. 선체 거더 최종강도 검토 

1.1 서  론 

1.1.1  
이 부록에서는 굽힘 모멘트-곡률 M-χ 곡선 및 [2.1]에 규정한 간이화된 증분-반복법에 따라 최종 종굽힘

모멘트 능력 MU 를 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굽힘 모멘트-곡률 χ−M  곡선의 계산  

2.1 증분-반복법에 기초한 간이계산법 

2.1.1 절 차 
굽힘 모멘트-곡률 χ−M 곡선은 증분반복법을 이용하여 구하며 그 절차는 그림 1의 흐름도에 요약되어 

있다.  

이 방법에서는 최종 선체거더 굽힘모멘트 능력 MU 는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선체횡단면의 수직굽힘

모멘트 M 과 곡률 χ  곡선의 피크 값으로 정의한다. 굽힘 모멘트-곡률 곡선은 증분-반복법에 의하여 구한

다. 

증분 절차의 각 단계는 부과 곡률 χi  의 결과로 선체횡단면에 작용하는 굽힘모멘트 Mi 의 계산으로 이루

어 진다. 

각 증분 단계에 대하여, χi 은 이전 단계의 곡률 χi-1와 곡률의 증가분 ∆χ 을 합하여 구한다. 이러한 곡률 증

가는 수평 중립축에 대한 선체 횡단면의 회전각의 증분에 해당한다. 

이 회전 증가분은 각 선체 구조부재의 축방향 변형률 ε 을 발생시키며 그 크기는 부재의 위치에 따라 결

정된다. 호깅조건에서 중립축 상부의 구조요소는 인장이 발생하고, 중립축 하부는 압축이 발생한다.  새

깅조건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변형이 발생한다. 

변형률 ε 로 인한 각 구조 요소에 발생한 응력 σ 은 구조요소의 비선형 탄소성 영역 거동을 고려한 응력-

변형률 σ-ε 곡선으로부터 구한다.  

응력-변형률 σ-ε 관계가 비선형이기 때문에, 각 단계에 대하여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모든 구조부재에

서 발생한 응력 분포로부터 중립축의 변화량을 결정한다. 고려하는 단계에 대한 새로운 중립축 위치는 

모든 선체요소에 작용하는 응력 간에 평형조건을 부과하여 반복계산 과정을 통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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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축 위치를 결정하고 단면 구조요소의 응력분포를 구한 후, 고려하는 증분 단계에서 부과한 곡률 χi 

에 해당하는 새로운 중립축 위치에 대한 단면 굽힘모멘트는 각 요소 응력의 기여 분을 합하여 구한다.  

위에서 규정한 증분반복법의 주요단계를 요약하면 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단계 1  :  선체 횡단면을 보강판 요소로 나눈다. 

단계 2  :  표 1에 따라 모든 요소들에 대한 응력-변형률의 관계를 정의한다. 

단계 3   : 다음 증분 곡률 값(강력 갑판에서 항복강도의 1%에 해당하는 응력을 유발하는 곡률)을 가지고 

최초 증분 단계에 대하여 곡률 χ1 와 중립축을 초기화한다.  

 
Nz
E

R

D

eH

−
=∆=

01.0
1 χχ  

 여기서, 

 zD : 1장 4절 [4]에 정의한 참조 좌표계에 대한 선측에서 강력갑판의 Z 좌표(m) 

단계 4  : 각 요소에 대하여 대응하는 변형률 εi = χ zi  과 응력  σi 을 계산한다. 

단계 5  : 각 증분 단계에서 전 횡단면에 걸친 힘의 평형을 고려하여 중립축 zNA_cur 을 결정한다.  

ΣAi σi = ΣAj σj    (i-번째 요소는 압축,  j-번째 요소는 인장) 

단계 6  : 모든 요소의 기여 분을 합하여 대응하는 모멘트를 계산한다. 

_( )U Ui i i NA curM A z zσ= −∑  

단계 7  : 이전 증분 단계의 굽힘 모멘트와 현재 단계의 모멘트를 비교한다. 굽힘 모멘트-곡률 M-χ 곡선

의 기울기가  음의 고정된 값보다 작으면 이 과정을 끝내고  MU 의 피크 값을 정의한다. 그렇지 

않으면 ∆χ 의 양만큼 곡률을 증가시킨 후 단계 4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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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첫단계

i-1 = 0

중립축위치계산 Ni-1=0

곡률증분
i = i-1 +

야기된변형률 의계산
곡률
중립축위치 에대하여

에의한각구조요소에
i-N 1

각구조요소에대하여;
변형률

응력합성 에평형조건부과하여
중립축Ni 의새위치계산

F

F = 1

중립축위치에
대한검토

Ni Ni-1 < 2

각구조요소응력기여분을더하여
곡률 와관련한굽힘모멘트의계산

> F

끝

Yes

Yes

Yes

No

No

No

1, 2 =영(zero)값에대한허용오차

곡선 -

곡선 M

Ni-1 = Ni

i-1 = i

 

그림 1: 곡선  M-χ 계산 과정 흐름도 

 

2.1.2 가  정 
[2.1.1]에 규정한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두 인접한 트랜스버스 웨브 사이의  선체 횡단면에서 최종강도를 계산한다. 

• 각 곡률 증분 동안 선체 횡단면은 평면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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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 재료는 탄소성 거동을 한다. 

• 선체거더 횡단면을  독립적으로 거동하는 요소의 집합으로 나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 횡늑골식 패널 및/또는 부착판을 갖는 일반 보강재. 이들 요소의 거동은 [2.2.1]에 정의되어 있다. 

− 교차하는 판으로 구성되는 강체요소(hard corner). 강체요소의 구조거동은 [2.2.2]에 정의되어 있

다. 

• 반복 과정에 따라  각 곡률 값 iχ  마다,  횡단면에 작용하는 iM 는 각 구조 요소에 작용하는 응력 σ

의 기여 분을 합하여 구한다. 각 곡률 증분에 대하여 요소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곡선 σ – ε으로부터, 

요소 변형률 ε  에 해당하는 응력 σ를 구한다.  

요소의 파손기구에 대하여 이러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2.2]에 규정한 식들로부터 계산한다. 응력 σ

은 고려하는  응력-변형률 εσ − 곡선들 각각으로부터 얻은 값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취한다. 

• 이러한 절차는, 부과한 곡률 값이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 다음 식으로 구한 값 χF (m-1)에 도달할 때까

지 반복한다. 

Y

Y
F EI

M003.0±=χ  

여기서,  

MY : MY1 및  MY2   중 작은 값(kN.m) 

MY1 = 10-3 ReH ZAB 

MY2 =10-3 ReH ZAD 

만약 Fχ 가 모멘트-곡률 χ−M 곡선의 피크 값을 계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부과한 곡률 값이 곡

선의  최대 굽힘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을 때까지 과정을 반복한다. 

2.2 변형률 곡선 σ-ε  

2.2.1 판 패널 및 일반 보강재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판 패널 및 일반 보강재는 표 1에 규정한  파손 모드 중 하나에 따라서 붕괴한다.  

2.2.2 강체요소(hard corner) 
강체요소란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더욱 강한 요소로서, 탄소성 파손모드(재료항복)에 따라 주로 

붕괴한다. 이러한 요소는 일반적으로 동일 평면에 있지 않은 두 판으로 구성된다. 빌지, 현측후판-갑판스

트링거 요소, 거더-갑판 연결부 및 큰 거더 상의 면재-웨브 연결부가 전형적인 강체요소이다. 

인장 또는 압축 상태의 강체요소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은 [2.2.3]에 따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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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판 패널 및 일반 보강재의 파손모드 

요소 파손 모드 아래에서 정의된 곡선 
σ−ε 

인장을 받는 횡식 보강 판 패널 혹은 
일반 보강재 

탄소성 붕괴 [2.2.3] 

압축을 받는 일반 보강재 보기둥 좌굴 
비틀림 좌굴 
플랜지가 있는 형강의 웨브 국부좌굴 
평강의 웨브 국부좌굴 

[2.2.4] 
[2.2.5] 
[2.2.6] 
[2.2.7] 

압축을 받는 횡식 보강 판 패널 판 좌굴 [2.2.8] 
 

2.2.3 구조요소의 탄소성 붕괴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구조 요소들의 탄-소성 붕괴에 관한 응력-변형률 곡선(load-end shortening curve) 

σ-ε 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으며, 양(인장) 및 음(압축) 변형률 상태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그림 2 참조) 

σ = Φ ReH 

여기서,  

Φ : 경계함수(edge function)로서 다음과 같다. 

Φ = -1  , ε < -1 인 경우 

Φ = ε   , 11 ≤≤− ε 인 경우 

Φ = 1  , ε > 1 인 경우 

ε : 상대 변형률로서 다음과 같다. 

Y

E

ε
εε =  

εE : 요소 변형률 

ε Y : 요소의 항복응력을 포함한 변형률로서 다음과 같다. 

 
E

ReH
Y =ε  

 

 
그림 2: 탄소성 붕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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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보-기둥 좌굴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일반 보강재의 기둥 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εσ −1CR  곡선 식은 다음 식으로

부터 구한다. (그림 3 참조) 

pStif

pEStif
CCR stA

tbA
10

10
11 +

+
Φ= σσ  

여기서, 

Φ  : [2.2.3]에 따르는 경계함수 

StifA   :  부착판을 가지지 않은 보강재의 순단면적(cm2) 

σC1 : 임계응력(N/mm2) 

경우인

경우인

  
2

,
4

1

  
2

,

1
1

1

1
1

1

εσ
σ

ε
σ

εσ
ε

σ
σ

eH
E

E

eH
eHC

eH
E

E
C

RR
R

R

>⎟⎟
⎠

⎞
⎜⎜
⎝

⎛ Φ
−=

≤=

      

ε : [2.2.3]에 따르는 상대 변형률 

σE1 : 오일러 기둥좌굴 응력(N/mm2) 

4
2

2
1 10−=

lA
I

E
E

E
E πσ  

IE : 폭 bE1 인 부착 외판을 갖는 일반 보강재의 순 2차 모멘트(cm4) 

bE1 : 부착 외판의 유효 폭(m) 

경우인

경우인

  0.1,

  0.1,

1

1

≤=

>=

EE

E
E

E

sb

sb

β

β
β   

E
R

t
s eH

p
E

ε
β 310=  

AE : 폭 bE 인 부착판을 갖는 일반 보강재의 순 단면적 (cm2) 

bE : 부착판의 유효폭(m) 

경우인

경우인

  25.1,

  25.1,25.125.2
2

≤=

>⎟
⎟
⎠

⎞
⎜
⎜
⎝

⎛
−=

EE

E
EE

E

sb

sb

β

β
ββ  

 
그림 3: 보-기둥 좌굴의 응력-변형률 곡선 σCR1-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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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비틀림 좌굴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일반 보강재의 굽힘-비틀림 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σCR2-ε 의 식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그림 4 참조) 

pStif

CPpCStif
CR stA

stA
10
102

2 +

+
Φ=

σσ
σ  

여기서, 

Φ : [2.2.3]에 따르는 경계함수 

StifA   : 부착판을 가지지 않은 보강재의 순단면적(cm2) 

σC2 : 임계응력(N/mm2)으로서 다음과 같다. 

경우인

경우인

  
2

,
4

1

  
2

,

2
2

2

2
2

2

εσ
σ

ε
σ

εσ
ε

σ
σ

eH
E

E

eH
eHC

eH
E

E
C

RR
R

R

>⎟⎟
⎠

⎞
⎜⎜
⎝

⎛ Φ
−=

≤=

 

σE2 : 6장 3절 [4.3]에 따르는 오일러 비틀림좌굴 응력( N/mm2) 

ε : [2.2.3]에 따르는 상대 변형률 

σCP : 부착 판의 좌굴응력(N/mm2) 

경우인

경우인

  25.1,

  25.1,25.125.2
2

≤=

>⎟
⎟
⎠

⎞
⎜
⎜
⎝

⎛
−=

EeHCP

EeH
EE

CP

R

R

βσ

β
ββ

σ
 

βE : [2.2.4]에 따르는 계수 

 

 
그림 4: 굽힘-비틀림 좌굴의 응력-변형률 곡선 σCR2-ε 

2.2.6 면재가 있는 일반 보강재의 웨브 국부 좌굴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면재가 있는 일반 보강재의 웨브 국부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σCR3-ε 

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ffwwp

ffwwepE
eHCR tbthst

tbthtb
ΦR

++

++
= 3

3

3 10

10
σ  

여기서, 

Φ : [2.2.3]에 따르는  경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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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 [2.2.4]에 따르는  부착 외판의 유효폭(m) 

hwe : 웨브의 유효 높이(mm) 

w
ww

we hh ⎟
⎟
⎠

⎞
⎜
⎜
⎝

⎛
−= 2

25.125.2
ββ

   , 25.1>wβ 인  경우 

wwe hh =     , 25.1≤wβ  인  경우  

E
R

t
h eH

w

w
w

ε
β =  

ε : [2.2.3]에 따르는 상대 변형률 

2.2.7 평강의 일반 보강재의 웨브 국부좌굴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평강의 일반 보강재의 웨브 국부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σCR4-ε 을 나

타내는 식은 다음 식에 따른다. (그림 5 참조) 

 
PStif

CStifCPP
CR stA

Ast
10

10 4
4 +

+
Φ=

σσ
σ  

여기서,  

Φ : [2.2.3]에 따르는 경계함수 

StifA   : 부착판을 가지지 않은 보강재의 순단면적(cm2)  

σCP : [2.2.5]에 따르는 부착 판의 좌굴응력(N/mm2) 

σC4 : 임계응력(N/mm2) 

경우인

경우인

  
2

,
4

1

  
2

,

4
4

4

4
4

4

εσ
σ

ε
σ

εσ
ε

σ
σ

eH
E

E

eH
eHC

eH
E

E
C

RR
R

R

≤⎟⎟
⎠

⎞
⎜⎜
⎝

⎛ Φ
−=

≤=

 

σE4 : 국부 오일러 좌굴응력(N/mm2) 

2

4 160000 ⎟⎟
⎠

⎞
⎜⎜
⎝

⎛
=

w

w
E h

t
σ  

ε : [2.2.3]에 따르는 상대 변형률 

 

 
그림 5: 웨브 국부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σCR4-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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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판 좌굴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횡늑골식 보강 패널의 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σCR5-ε 곡선을 나타내는 식은 다

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2
5 1111.025.125.2min

EEE
eH

eH

CR ssR

ΦR

βββ
σ

ll

 

여기서, 

Φ :  [2.2.3]에 따르는 경계함수 

βE :  [2.2.4]에 따르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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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판 부 재 

제2절 일반 보강재 

제3절 일반 보강재 및 보강패널의 좌굴 및 최종강도 

제4절 1차 지지부재 

부록 1 좌굴 및 최종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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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판 부재 

기 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해서는 1장 4절을 따른다.  

IY : 선체 횡단면의 수평 중립축에 대한 순단면 2차모멘트(m4)로서  5장 1절 [1.5]에 따르며,  모든 선

체 구조부재에 대해서 제공 총두께에서 0.5 tC 만큼 두께를 감소시켜 계산한다.    

IZ  : 선체 횡단면의 수직 중립축에 대한 순단면 2차모멘트(m4)로서  5장 1절 [1.5]에 따르며, 모든 선

체 구조부재에 대해서 제공 총두께에서 0.5 tC 만큼 두께를 감소시켜 계산한다.   

N  : 1장 4절 [4]에 정의하는 참조 좌표계에서의 순선체 횡단면의 무게중심의 Z 좌표(m)이다.  순선

체 횡단면은 5장 1절 [1.2]에 따르며, 모든 선체 구조부재에 대해서 제공 총두께에서 0.5 tC 만큼 

두께를 감소시켜 고려한다.   

t : 판부재의 순두께(mm)  

pS, pW : 비손상상태에서의 정수압, 파랑변동압(kN/m2)으로 [3.1.2]에 따른다.    

pF  : 침수상태에서의 압력(kN/m2)으로 [3.1.3]에 따른다.   

pT : 수압 시험상태에서의 압력(kN/m2)으로 [3.1.4]에 따른다.    

σX : [3.1.5]에 따르는 법선응력(N/㎟)  

l : 면에 따라 측정한 요소판 패널의 긴 변의 길이(m)  

s  : l의 중앙에서 면에 따라 측정한 요소판 패널의 짧은 변의 길이(m)  

ca  : 판 패널의 형상비(aspect ratio)에 대한 계수로서 아래의 식에 따른다. 다만, 1.0 이하로 한다.  

  
ll

ssca 69.033.0121.1
2

−⎟
⎠
⎞

⎜
⎝
⎛+=  

cr : 패널의 곡률에 대한 계수로서 아래의 식에 따른다. 다만, 0.4 이상으로 한다.  

  
r
scr 5.01−=  

r : 곡률반경(m)  

1. 일반사항  

1.1 적  용  

1.1.1  
이 절의 규정은 면외압력 및 종강도에 기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선체거더 법선응력에 대한 판부재 강도평

가에 적용한다. 이에 추가하여, 판 및 보강판의 좌굴강도평가는 6장 3절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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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순두께  

1.2.1   
3장 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절에서 언급된 모든 두께는 어떠한 부식추가도 포함되하지 않은 순두께

이다.  총두께는 3장 2절 [3]에 따른다.  

1.2.2  
각 판부재의 순두께(mm)는 고려하는 판부재에 있어서 [1.5.1] 따른 각각의 하중 계산점에서 계산된 순두

께중 가장 큰 값으로 주어진다.(표 1 참조)  고려하는 모든 형상은 하중계산점에 있어서 요소판 패널의 형

상이어야 한다.  

1.3 하중의 조합 

1.3.1 외판  
외판에 대한 정수압 및 변동압은 다음의 하중을 각각 단독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수압 및 파랑 변동압  

•  외판에 인접한 구획의 적재물에 의한 정압 및 동적압력   

외판에 인접한 구획에 액체를 적재하는 경우의 외판에 작용하는 정수압 및 파랑변동압은 해당 구획

의 정적 및 동적압력을 경감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2 외판 이외의 판 요소 
인접하는 구획의 경계를 이루는 판부재에서 고려하는 모든 정적 및 동적압력은 2개의 구획에 각각 작용

하는 압력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1.4 요소판 패널  

1.4.1  
요소판 패널이라 함은 보강재 사이에서 보강되지 않은 판의 최소요소를 의미한다.  

1.5 하중 계산점  

1.5.1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외압력과 선체거더 응력은 아래의 하중계산점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 종식구조의 경우  : 수직패널에 있어서는 요소판 패널의 최하점(표 1  참조) , 수평패널에 있어서는 

판요소내에서  y좌표가 최소로 되는 지점 

• 횡식구조의 경우  : 수직패널에 있어서는 요소판 패널의 최하점 또는 각 판의 최하점(표 1 참조), 수

평패널에 있어서는  y좌표가 최소로 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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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하중계산점 

종방향으로 보강된 판부재  횡방향으로 보강된 판부재  

 
 

2. 일반 규정 

2.1 파형 격벽  

2.1.1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파형격벽의 순두께는 a와 c 중 큰쪽의 값을 보강재 간격 s로 하는 판부재에 대

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a와 c는 그림 1 참조)  

 

a

c

sC

tw

d

tf

o55≥ϕ
R

 

그림 1: 파형 격벽   

2.2 최소 순두께  

2.2.1   
판부재의 순두께는 표 2에서 주어진 값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화물창에 있어서의 표준밸러스트상태의 흘수로부터 만재흘수선(T) 상부 0.25T 위치까지(최소 

2.2mm)의 선측외판의 순두께(mm)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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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HR

BTst
25.0

)7.0(28 +=  

 

표 2:   판의 최소 순두께 

판의 종류 최소 순두께(mm) 
평판용골  7.5 + 0.03L 

선저외판, 내저판,  5.5 + 0.03L 
강력갑판, 트렁크 4.5 + 0.02L 
선측외판, 빌지외판 0.85L1/2 

내측판(Inner side), 빌지호퍼 경사판,  
톱사이드 탱크 경사판  

 
0.6L1/2 

제수격벽 6.5 

거주구의 갑판 5.0 

  

2.3 만곡부의 외판  

2.3.1  
종식구조의 만곡부 외판의 순두께(mm)는 [3.2]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3.2  
횡식구조의 만곡부 외판의 순두께(mm)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5.06.04.076.0 kRsppt bWS +=  

여기서,  

R : 만곡부의 반지름(m)  

sb  : 실체늑판  또는 만곡부 횡브래킷의 간격(m)  

2.3.3  
만곡부 외판의 순두께는 인접하는 2m 범위의 선저외판 혹은 선측외판 중 큰쪽의 순두께 이상이어야 한

다.  

2.4 평판 용골  

2.4.1  
평판 용골의 순두께는 인접하는 2m 범위의 선저외판의 순두께 이상 이어야 한다.   

2.5 현측 후판 

2.5.1 용접구조 현측후판 
용접구조 현측후판의 순두께는 인접하는 2m 범위의 선측외판의 순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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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장력강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계수에 의한 수정을 할수 있다.   

2.5.2 둥근 현측후판  
둥근 현측후판의 순두께는 인접하는 갑판의 순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5.3 긴 선루 단부의 현측후판의 순두께  
긴 선루의 단부가 선체중앙부 0.5L 내에 있는 경우, 이 선루단부의 현측후판의 순두께는 선루단부의 전, 

후단 각각에서 선폭의 1/6 이상의 범위에 걸쳐 순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순두께 증가는 통상의 현측

후판에 대한 순두께 요구치의 40% 이상이어야 하나, 4.5m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또한, 긴 선루의 단부가 선체중앙부 0.5L 전방 혹은 후방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순두께 증가는 통상의 

선측외판에 대한 순두께 요구치의 30%까지 경감할 수 있으나, 2.5mm보다 클 필요는 없다.  

2.5.4 짧은 선루 단부의 현측후판의 순두께  
짧은 선루의 단부가 선체중앙부 0.6L 내에 있는 경우, 이 선루단부의 현측후판의 순두께는 선루단부의 전, 

후단 각각에서 선폭의 1/6이상의 범위에 걸쳐 순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순두께 증가는 통상의 선측

외판에 대한 순두께 요구치의 15% 이상이어야 하나, 4.5m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2.6 스트링거판  

2.6.1 일반 
스트링거판의 순두께는 인접갑판의 순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6.2 긴 선루 단부의 스트링거판의 순두께  
긴 선루의 단부가 선체중앙부 0.5L 내에 있는 경우, 이 선루단부의 스트링거판의 순두께는 선루단부의 

전, 후단 각각에서 선폭의 1/6이상의 범위에 걸쳐 순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순두께 증가는 통상의 갑

판에 대한 순두께 요구치의 40% 이상이어야 하나, 4.5m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또한, 긴 선루의 단부가 선체중앙부 0.5L 전방 혹은 후방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순두께 증가는 통상의

갑판에 대한 순두께 요구치의 30%까지 경감할 수 있으나, 2.5m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2.6.3 짧은 선루단 부분의 스트링거판의 순두께  
짧은 선루의 단부가 중앙부 0.6L 내에 있는 경우, 이 선루단부 스트링거판의 순두께는 선루단부의 전, 후

단 각각에서 선폭의 1/6이상의 범위에 걸쳐 순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순두께증가는 통상의 갑판에 

대한 순두께 요구치의 15%이상이어야 하나, 4.5m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2.7 던에이지(dunnage)위에 강재코일을 적재한 내저판 

2.7.1 일반 
강재코일을 적재하는 선박의 내저판, 빌지호퍼 경사판 및 내부선체판의 순두께는 [2.7.2] 내지 [2.7.4]까지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절의 규정은 강재코일 표준적인 고박방법으로 그림 2 와 같은 적재상태를 

예상한다.  강재코일을 2단 이상으로 적재하는 경우, 최하단의 강재코일만 빌지호퍼 경사판 혹은 내부선

체판(Inner hull)에 접하는 경우에 한하여  [2.7.2] 및 [2.7.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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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판의 치수는 직접계산 혹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

다.  

2.7.2 내저판 
종식구조의 내저판의 순두께 (mm)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YP

Z

R
Fag

Kt
λ
+

= 1  

여기서, 

K1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
( )2

22
2

2
2

1 22'2
'73.07.1

Ks
KsKs

K
ll

lll

+
−−−

=  

Za  : 4장 2절 [3.2]에 따르는 수직가속도 (m/s2) 

F  : 다음식에 의한 힘(kg)  

3

21

n
nWnKF S=  

Pλ  : 표 6에 따른 계수  

KS : 다음에 따른 계수  

KS = 1.4 :  강재코일이 키코일을 포함하는 1단 적재일 경우  

KS = 1.0 :  그 외의 경우  

W  : 강재코일 1개의 질량 (kg) 

1n  : 강재코일의 적재단수  

2n  : 다음에 따른 내저판의 요소판패널 당 하중점의 수  

• 그림 3과 같이 코일이 적재된 경우는 n2 는  n3  및 Sll / 값에 따라 표 3에서 취한다.  

• 그림 4와 같이 코일이 적재된 경우는  n2 = n3 

3n  : 1개의 강재코일을 지지하는 던에이지(dunnage)의 수  

Sl  : 강재코일의 폭 (m) 

K2 : 다음에 따른 계수  

33.2'137.1
222

2 +⎟
⎠
⎞

⎜
⎝
⎛ −⎟

⎠
⎞

⎜
⎝
⎛+⎟

⎠
⎞

⎜
⎝
⎛+−=

l

ll

ll s
ssK  

l’          : 다음에 따른 내저판의 요소판패널 당 하중점간의 거리 (m) 

• 그림 3과 같이 강재코일이 적재된 경우는 l’는 l,  lS,  n2  및  n3 값에 따라 표 4에서 취한 값  

• 그림 4와 같이 강재코일이 적재된 경우 l’는 실제값  

2.7.3 빌지호퍼 경사판 및 내부 선체판 
종식구조의 빌지호퍼 경사판 및 내부 선체판의 순두께(mm)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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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P

Y

R
Fag

Kt
λ

θθθ ′+−
= 121

1
sincos

 

여기서, 

K1 : [2.7.2]에  따른 계수  

1θ  : 내저판과 호퍼 경사판 혹은 내부 선체판간의 각 (deg) 

 2θ  : 4장 2절 [2.1]에 따른 단일 횡동요 진폭 (deg) 

Ya  : 4장 2절 [3.2]에 따른 횡 가속도 (m/s2 ) 

F ′  : 다음식에 의한 힘 (kg)  

3

2

n
CWn

F k=′  

Pλ  : 표 6에 정의된 계수  

W, n2, n3 :  [2.7.2]에 따른 값  

kC  : 다음에 따른 계수  

                Ck = 4.0    : 강재코일을 2단 이상으로 적재하거나 혹은 강재코일을 1단으로 적재하고, 키코일이 

호퍼경사판 또는 내저선체판에서 두번째에 위치한 경우   

                 Ck = 2.5   : 그 외의 경우   

 

 

그림 2: 강재코일이 적재된 내저판 

 

내저판늑판

외판
n2와 는 표3 및 표4

에 의한다.

던에이지(Dunnage) 강재코일

 
그림 3: 강재코일의 적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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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저판
늑판

던에이지(Dunnage) 강재코일

외판

 
그림 4: 강재코일의 적재조건 

 

표 3:    요소판패널 1매에 작용하는 하중점의 수 n2 

n2 n3 = 2 n3 = 3 n3 = 4 n3 = 5 

1 5.00 ≤<
Sl

l  33.00 ≤<
Sl

l 25.00 ≤<
Sl

l 2.00 ≤<
Sl

l  

2 2.15.0 ≤<
Sl

l  67.033.0 ≤<
Sl

l 5.025.0 ≤<
Sl

l 4.02.0 ≤<
Sl

l  

3 7.12.1 ≤<
Sl

l  2.167.0 ≤<
Sl

l  75.05.0 ≤<
Sl

l 6.04.0 ≤<
Sl

l  

4 4.27.1 ≤<
Sl

l  53.12.1 ≤<
Sl

l  2.175.0 ≤<
Sl

l 8.06.0 ≤<
Sl

l  

5 9.24.2 ≤<
Sl

l  87.153.1 ≤<
Sl

l 45.12.1 ≤<
Sl

l 2.18.0 ≤<
Sl

l  

6 6.39.2 ≤<
Sl

l  4,287.1 ≤<
Sl

l  7,145.1 ≤<
Sl

l  4,12.1 ≤<
Sl

l  

7 1.46.3 ≤<
Sl

l  73.24.2 ≤<
Sl

l  95.17.1 ≤<
Sl

l 6.14.1 ≤<
Sl

l  

8 8.41.4 ≤<
Sl

l  07.373.2 ≤<
Sl

l 4.295.1 ≤<
Sl

l 8.16.1 ≤<
Sl

l  

9 3.58.4 ≤<
Sl

l  6.307.3 ≤<
Sl

l  65.24.2 ≤<
Sl

l 0.28.1 ≤<
Sl

l  

10 0.63.5 ≤<
Sl

l  93.36.3 ≤<
Sl

l  9.265.2 ≤<
Sl

l 4.20.2 ≤<
S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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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내저판의 요소판 패널 1매가 받는 하중점간의 거리 

n3 n2 2 3 4 5 
1 실제의 던에이지 폭  
2 0.5lS 0.33lS 0.25lS 0.2lS 
3 1.2lS 0.67lS 0.50lS 0.4lS 
4 1.7lS 1.20lS 0.75lS 0.6lS 
5 2.4lS 1.53lS 1.20lS 0.8lS 
6 2.9lS 1.87lS 1.45lS 1.2lS 
7 3.6lS 2.40lS 1.70lS 1.4lS 
8 4.1lS 2.73lS 1.95lS 1.6lS 
9 4.8lS 3.07lS 2.40lS 1.8lS 

10 5.3lS 3.60lS 2.65lS 2.0lS 

2.7.4  
요소판패널당 하중점의 수 n2는 10보다 크거나 던에이지의 수 n3가 5보다 큰 경우는 내저판에는 균일분

포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경우 내저판의 순두께는 [3.2.1]에 따라 계산한다.  

3. 면외압력을 받는 판의 강도검토  

3.1 하중모델  

3.1.1 일반 
비손상상태에 있어서 해수, 화물 및 밸러스트에 의해 발생되는 정적 및 동적압력은 고려하는 판부재의 

장소 및 접하는 구획의 종류에 따라 검토되어야한다.  선저외판이나 선측외판을 제외한 부재에서 액체를 

적재하지 않는 구획의 경계를 구성하는 판부재에 있어서는 침수상태에 있어서 면외압력에 대한 검토도 

행하여져야 한다. 파랑에 의한 면외압력과 선체거더 하중은 4장 4절에 규정하는 10-8 초과 확률에 대응하

는 서로 독립된 하중상태 H1, H2, F1, F2, R1, R2, P1 및 P2 를 고려하여야 한다.    

3.1.2 비손상 상태에서의 면외압력 
비손상상태에서의 면외압력은 정적 및 동적압력으로 구성된다.  

정적압력(pS)은 다음의 압력을 포함한다.  

• 4장 5절 [1]에 따른 정수압 

• 4장 6절에 따른 화물 및 밸러스트에 의한 정적압력   

동적압력(pW)는 하중상태 H1, H2, F1, F2, R1, R2, P1 및 P2에 대하여 각각 다음의 압력을 포함한다.  

• 4장 5절 [1]에 따른 변동압  

• 4장 6절에 따른 화물 및 밸러스트에 의한 동적압력   

3.1.3 침수상태에서의 면외압력  
침수상태에서의 면외압력(pF)은 4장 6절 [3]의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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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시험상태에서의 면외압력  
시험상태에서의 면외압력(pT)은 아래와 같다.  

•  pT = pST  -   pS ,   선저외판 및 선측외판의 경우  

•  pT = pST ,            그 밖의 경우  

여기서,  

pST : 4장 6절 [4]에 따른 수압시험시의 압력  

pS : 아래에서 정의하는 압력  

• 선박이 물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수압시험을 행하는 경우 : 설계자가 정의한 시험조건의 흘수 T1에

서 4장 5절 [1]에 따른 정수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조건의 흘수 T1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

는 시험이 물위에 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고려한다.   

• 선박이 물위에 떠 있는 않는 상태에서 시험을 행하는 경우 :  pS = 0  

3.1.5 법선응력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는 판부재의 강도평가의 경우에 고려하는 모든 법선응력은 호깅 과 새깅상태

에서 다음식에 의한 σX  (N/mm2)의 최대값을 말한다.    

310)()( −

⎥
⎥
⎦

⎤

⎢
⎢
⎣

⎡
−−+−= y

I
M

CNz
I

M
CNz

I
M

C
Z

WH
WH

Y

WV
WV

Y

SW
SWXσ  

 여기서,  

MSW : 고려하는 상태에 대응하는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의 허용 정수중 종굽힘모멘트 (kN.m) 

MWV  : 고려하는 상태에 대응하는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의 파랑 종굽힘모멘트(kN.m) 로서 4장 3절을 

따른다.  

MWH  : 수평굽힘모멘트(kN.m) 로서 4장 3절을 따른다.  

CSW : 하중의 조합계수로서, 하중조건 H1, H2, F1, F2, R1, R2, P1 및 P2에 따른 표 5에 의한 값. 

CWV, CWH : 4장 4절 [2.2]에 따른 조합계수로서, 하중조건 H1, H2, F1, F2, R1, R2, P1 및 P2에 따른 표 5에 의

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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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합계수 CSW, CWV  및 CWH 

하중 
상태 

호깅 새깅 

 CSW  CWV  CWH  CSW CWV  CWH  

H1 - -1 -1 0 

H2 1 1 0 - 

F1 - -1 -1 0 

F2 1 1 0 - 

R1 1 0 TTLC /2.1 −  -1 0 TTLC /2.1 −  

R2 1 0 TTLC /2.1 +− -1 0 TTLC /2.1 +−  

P1 1 TTLC /4.0 −  0 -1 TTLC /4.0 − 0 

P2 1 TTLC /4.0 +−  0 -1 TTLC /4.0 +− 0 

 

3.2 판두께  

3.2.1 비손상 상태  
면외하중을 받는 판부재의 순두께(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YP

WS
ra R

pp
scct

λ
+

= 8.15  

여기서,  

λ P        : 표 6에 따른 계수  

표 6:   계 수 

판부재 계수 λ P  

종식 구조 
Y

X

R
σ45.095.0 −    단, 0.9이하 

종강도에 기여하는 
판부재 

횡식 구조  
Y

X

R
σ90.095.0 −     단, 0.9이하 

그외의 판부재 0.9 

 

3.2.2 화물창을 분리하는 수직 파형횡격벽을 제외한 침수상태에서의 순두께  
선저외판, 선측외판 및 화물창을 분리하는 수직 파형횡격벽을 제외한 부재로서 액체를 운송할 목적이 아

닌 구획의 경계를 이루는 판부재는 침수상태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침수상태에 대한 순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YP

F
ra R

pscct
αλ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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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λ P : 침수상태에 있어서 σX 을 고려하여 결정한 계수로서, 표 6에 따른 값  

α : 계수로서 아래와 같다.  

• α= 0.95   : 선수격벽의 경우   

• α= 1.15   : 이외 다른 수밀격벽의 경우   

3.2.3 침수상태에서 화물창을 분리하는 파형 횡격벽의 순두께  
화물창을 분리하는 파형횡격벽의 순두께(mm)는 아래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HR
pst 05.19.14=  

p : 4장 6절 [3.3.7] 에 따르는 합성압력  

용접구조의 파형 형격벽에서 면재와 웨브의 두께가 다른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 판폭이 좁은쪽의 판의 순두께(mm)는 아래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H
N R

pst 05.19.14=  

• 판폭이 넓은쪽의 판의 순두께(mm)는 아래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H
W R

pst 05.19.14=  

2
2462

NP
eH

W t
R

pst −=  

여기서,   

tNP : 좁은 판의 실제 순두께(mm)로서,  아래 식에 의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eH
NP R

pst 05.19.14=  

3.2.4 시압시험 상태  
4장 6절 [4]에 정의된 구획이나 구조의 판부재는 수압시험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압시험상태에 대한 

순두께(mm)는 아래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Y

T
ra R

pscct
05.1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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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 반 보 강 재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해서는 1장 4절을 따른다.  

L2 : 규칙에 의한 길이 L .  단, 300m 이상일 경우에는 300 m로 한다.  

IY : 선체횡단면의 수평중립축에 대한 순단면 2차모멘트(m4)로서,  5장 1절[1.5]에 따른다.  모든 선

체구조부재에 대해서 제공총두께에서 0.5 tC  만큼 두께를 감소시켜 계산한다.    

IZ  : 선체횡단면의 수직중립축에 대한 순단면 2차모멘트(m4)로서, 5장 1절[1.5]에 따른다.  모든 선

체구조부재에 대해서 제공총두께에서 0.5 tC 만큼 두께를 감소시켜 계산한다.   

N : 1장 4절 [4]에 정의하는 참조 좌표계에서의 순선체 횡단면의 무게중심의 Z 좌표(m)이다.  순선

체 횡단면은 5장 1절 [1.2]에 따르며, 모든 선체 구조부재에 대해서 제공 총두께에서 0.5 tC 만큼 

두께를 감소시켜 고려한다.    

pS, pW : 비손상상태에서의 정수압, 파랑변동압(kN/m2)으로 [3.1.2]에 따른다.  

pF : 침수상태에서의 압력(kN/m2)으로 [3.1.3]에 따른다.   

pT : 수압시험상태에서의 압력(kN/m2)으로 [3.1.4]에 따른다.    

σX : [3.1.5]에 따르는 법선응력(N/㎟)   

s : 스팬의 중앙에서 면에 따라 측정한 보강재의 간격(m)  

l : 지지부재사이를 면에 따라 측정한 보강재의 스팬 (m) ( 3장 6절 [4.2] 참조)  

hw  : 웨브의 높이(mm)  

tw  : 웨브의 순두께(mm)  

bf : 면재의 폭(mm)  

tf : 면재의 순두께(mm)  

bp  : 항복강도평가에서 고려하는 보강재에 부착된 판의 폭 (m) 으로, 3장 6절 [4.3]에 따른다. (m)  

w  : 폭(bp)의 부착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3)로서, 3장 6절 [4.4]에 따른다.   

ASh  : 순 전단면적(cm2)으로서, 3장 6절 [4.4]에 따른다.   

m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m =10  : 수직 보강재의 경우  

•  m =12 : 이외의 경우  

aτ 　　 : 허용전단응력 (N/mm2) 으로서 다음과 같다.  

3
Y

a
R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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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  용  

1.1.1  
이 장의 요건은 면외압력 및 종강도에 기여하는 일반보강재에 대해서는 법선응력에 대한 일반보강재의 

항복 강도평가에 적용한다. 집중하중과 같이 특정한 하중을 받는 보강재의 경우도 항복강도 평가를 시행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보강재의 좌굴평가는 6장 3절에 따른다.  

1.2 순 부재치수  

1.2.1  
3장 2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장에서 고려하는 모든 부재치수는 부식추가를 포함하지 않은 순 부재치

수이다. 총 부재치수는 3장 2절 [3]에 따른다.   

1.3 압력의 조합 

1.3.1 외판 요소 
정수압 및 파랑 변동압은 다음의 하중을 각각 독립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수압 및 파랑 변동압  

• 외판에 인접하는 구획의 적재물에 의한 정적 및 동적압력   

외판에 인접한 구획에 액체를 적재하는 경우의 외판에 작용하는 정수압 및 파랑 변동압은 해당 구

획의 정적 및 동적압력을 감소한 것으로 한다.  

1.3.2 외판부재 이외의 요소 
인접하는 구획의 경계가 되는 요소에 고려되는 모든 정적 및 동적압력은 2개의 구획에 각각 작용하는 압

력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1.4 하중계산점  

1.4.1 수평 보강재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외압력 및 선체거더응력은 고려하는 보강재 길이의 중앙에서의 값

을 고려하여야 한다.   

1.4.2 수직 보강재  
면외압력 p 는 보강재 길이의 중앙에서 구해진 값과 아래 식에 의해 구해진 압력 중 큰 값으로 계산한다.  

•  
2

LU ppp +
=   :  수직보강재의 상단이 압력 0이되는 최하방의 높이 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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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Lpp
l

l
=    :  수직보강재의 상단이 압력 0이되는 최하방의 높이 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그림 1 참조)  

여기서,   

l1  : 보강재의 하단과 압력이  0이 되는 최하방의 위치까지의 거리(m)  

pU, pL : 스팬 l의 보강재의 상단과 하단에서 각각의 면외압력(kN/m2)  

 

그림 1: 수직보강재에 작용하는 면외압력 

2. 일반 규정   

2.1 파형 격벽  

2.1.1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형격벽의 순단면계수와 전단면적은 sC 를 그림 2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  sC 의 값과 동일한 간격 s의 보강재에 대하여 구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a

c

sC

tw

d

tf

o55≥ϕ
R

 

그림 2: 파형격벽 

2.2 일반 보강재 웨브의 최소 순두께  

2.2.1 단일 선측 산적화물선의 측늑골을 제외한 일반 보강재  
일반 보강재 웨브의 최소 순두께(mm)는 다음식의 값 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고려하는 보강재 부

착판의 순두께의 2배보다는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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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3.0 + 0.015L2 

• 고려하는 보강재의 부착판 순두께의 40%  

2.2.2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늑골  
화물창내의 횡늑골 웨브 순두께(mm)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tMIN = 0.75α (7 + 0.03L) 

여기서,   

α  : 계수로서 아래에 따른다.  

 α = 1.15   : 최전방 화물창내의 선측늑골의 경우   

α = 1.0      : 그 외의 화물창내의 선측늑골의 경우  

2.3  일반 보강재의 순 치수  

2.3.1 평강  
평강 일반 보강재의 순 치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k
t
h

W

W 20≤  

 

그림 3: 평강의 순치수 

2.3.2 T-형강   
T-형강 일반 보강재의 순 치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림 4 참조)  

k
t
h

W

W 65≤  

k
t
b

f

f 33≤  

6
WW

ff
th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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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형강의 순치수 

2.3.3 앵글(angle)  
앵글 일반 보강재의 치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그림 5 참조) 

k
t
h

W

W 55≤  

k
t
b

f

f 5.16≤  

6
WW

ff
thtb ≥  

 

그림 5: 앵글의 순치수 

2.4 일반 보강재를 연결하는 스트러트  

2.4.1  
일반 보강재를 연결하는 스트러트의 순단면적 ASR (cm2)과 스트러트에 수직인 축에 관한 최소 순단면 2차

모멘트 ISR (cm4)는 아래의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0
lspA SR

SR =  

( )
( )21

2
21

2.47
75.0

SRSRASR

SRASRSRSR
SR ppsA

Apps
+−

+
=

l

ll
Ι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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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  : 압력으로, 아래의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 )
3

215.0

SRSR

SRSRSR

pp
ppp

=
+=

 
pSR1 : 스트러트가 위치한 구획의 외측에서 스트러트의 한면에 작용하는 외부압력 (kN/m2) 

pSR2 : 스트러트가 위치한 구획의  외측에서 스트러트의 다른 한면에 작용하는 외부압력 (kN/m2) 

pSR3 : 스트러트가 위치한 구획에서 스트러트 스팬 중앙부에 작용하는 압력 (kN/m2) 

l  : 스트러트에 의해 연결되는 보강재의 스팬(m) (3장 6절 [4.2.3] 참조) 

lSR : 스트러트의 길이(m) 

AASR : 스트러트의 실제 순단면적(cm2) 

2.5 던에이지(dunnage)위에 강재코일을 적재하는 내저판의 일반보강재 

2.5.1 일 반 
이 규정은 6장 1절 그림 2와 같이 던에이지위에 강재코일을 적재하는 선박의 내저판, 빌지호퍼 경사판 및 

내부선체의 보강재에 적용한다. 강재코일을 2단 이상으로 적재하는 경우, [2.5.2] 및 [2.5.3]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이외 경우의 순단면계수 및 순전단면적은 직접 강도평가 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

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2.5.2 내저판의 일반 보강재 
내저판의 일반보강재의 순단면계수 w (cm3) 및 순전단면적 shA  (cm2)은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

다.  

( )
YS

Z

R
Fag

Kw
λ83
+

=  

( )
φτ sin

5

a

Z
sh

Fag
A

+
=  10-3 

여기서  , 

K3 : 표 1에 따른 계수  

Za  : 4장 2절 [3.2]에 따른 수직 가속도 (m/s2) 

F  : 6장 1절 [2.7.2]에 따른 힘 (kg) 

Sλ  : 표 3에 따른 계수  

φ  : [3.2.3]에 따른 각도(deg) 

2.5.3 호퍼경사판 또는 내부선체판의 일반 보강재 
호퍼 경사판 및 내부 선체판의 일반보강재의 순단면계수 w (cm3) 및 순전단면적 shA  (cm2)은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YS

Y

R
Fag

Kw
λ

θθθ
8

'sincos 12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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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sinsin
'5 −=

φϕτ a

Y
sh

FaA  

여기서  , 

K3 : 표 1에 따른는 계수  

1θ , 2θ  : 6장 1절 [2.7.3]에 따른 각 (deg) 

Ya  : 4장 2절 [3.2]에 따른 횡가속도 (m/s2)  

'F  : 6장 1절 [2.7.3]에 따른 힘 (kg) 

Sλ  : 표 3에 따른 계수  

φ  : [3.2.3]에 따른 각 (deg) 

ϕ  : 내저판과 빌지호퍼경사판 또는 내부 선체판과의 각 (deg)  

l’           :  6장 1절 [2.7.2]에 따른 내저판, 경사판 혹은 내부 선체판의 요소판패널당 하중점 사이의 거리 

(m)   

표 1:    계 수  K3 

n2 1 2 3 4 5 6 7 8 9 10 

3K  l  
l

l
l

2'
−  

l

l
l

3
2 2'

−  
l

l
l

9
5 2'

−  
l

l
l

2

2'
−

l

l
l

15
7 2'

−
l

l
l

9
4 2'

−
l

l
l

7
3 2'

−  
l

l
l

12
5 2'

−  
l

l
l

27
11 2'

−

 

2.5.4  
요소판패널당의 하중점의 수(n2)가 10보다 크거나 던에이지의 수(n3)가 5보다 큰 경우에는 내저판에는 균

일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이 경우 내저판의 보강재의 순치수는 [3.2.3]에 따라 계산한

다. 

2.6 생존정용 또는 구조정용 진수장치 주위의 갑판 일반보강재  

2.6.1   
갑판 일반보강재의 치수는 직접계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2.6.2  
진수장치에 의한 하중은 진수장치의 안전사용하중(SWL)에 상당하는 것 이어야 한다.   

2.6.3   
조합응력(N/mm2)은 아래 식에 의한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eHR
235
100   또는  mR

235
54  

여기서,  Rm   :  보강재의 재료의 인장강도 (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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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복강도평가  

3.1 하중 모델  

3.1.1 일반 사항  
비손상 상태에서 해수, 화물 및 밸러스트에 의해 발생하는 정적 및 동적압력은 고려하는 보강재의 위치 

및 인접하는 구획의 종류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선저 및 선측외판을 제외하고 액체를 운송하지 않는 구획의 경계를 구성하는 판부재의 일반보강재는 침

수상태에서의 면외압력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파랑에 의한 면외압력 및 선체거더 하중에 대해서는 4장 4절에서 정의하는 10-8 확률수준에 대응하는 서

로 독립된 하중상태 H1, H2, F1, F2, R1, R2, P1 및 P2를 고려하여야 한다.    

3.1.2 비손상 상태에서의 면외압력  
비손상 상태에서의 면외압력은 정적압력(pS)과 동적압력(pW)으로 구성된다.  

정적압력(pS)은 다음의 압력을 포함한다.  

• 4장 5절 [1] 에 따른 정수압  

• 4장 6절에 따른 화물 및 밸러스트에 의한 동적압력    

동적압력(pW)은 하중상태 H1, H2, F1, F2, R1, R2, P1 및 P2에 대하여 각각 다음의 압력을 포함한다.  

• 4장 5절 [1] 에 따른 변동압   

• 4장 6절에 따른 화물 및 밸러스트에 의한 동적압력    

3.1.3 침수상태에서의 면외압력  
침수상태에서의 면외압력(pF)은 4장 6절 [3] 에 따른다.  

3.1.4 수압 시험상태에서의 면외압력 
수압 시험상태에서의 면외압력(pT)은 다음과 같다.  

• pT = pST   -  pS     : 선저외판 및 선측외판의 경우  

• pT = pST                    : 그 외의 판부재의 경우   

여기서,  

pST  : 4장 6절 [4] 에 따른 수압시험 시의 압력   

pS  : 다음에 규정하는 압력  

• 선박이 물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수압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설계자가 정의한 시험상태의 흘수 T1 

에서 4장 5절 [1]에 따른 정수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상태의 흘수 T1 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에는 시험이 물위에 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고려한다.   

• 선박이 물위에 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수압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  pS = 0  

3.1.5 법선응력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는 일반 보강재의 강도평가에 고려되는 법선응력σX (N/mm2 )은 호깅 및 새깅

상태에서의 다음식에 의한 값의 최대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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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
⎥
⎦

⎤

⎢
⎢
⎣

⎡
−−+−= y

I
M

CNz
I

M
CNz

I
M

C
Z

WH
WH

Y

WV
WV

Y

SW
SWXσ  

여기서  ,  

  MSW      : 허용 정수중 굽힘모멘트(kN.m)로, 고려하는 상태에 대응하는 호깅 및 새깅의 상태를 고려한다. 

MWV            : 파랑 종굽힘모멘트(kN.m)로서 4장 3절에 따른다. 고려하는 상태에 대응하는 호깅 및 새깅의 상

태를 고려한다  

MWH   : 수평 굽힘모멘트(kN.m)로서 4장 3절에 따른다.  

CSW  : 하중의 조합계수로서 표 2에 의한 값. 

CWV, CWH  : 4장 4절 [2.2]에 따른 조합계수로서 표 2에 의한 값.  

표 2:   조합 계수  CSW, CWV  및 CWH 

LC 호 깅  새 깅 

 ΧSW ΧWV ΧWH ΧSW ΧWV ΧWH 

H1  비 적용 -1 -1 0 

H2 1 1 0 비 적용 

F1 비 적용 -1 -1 0 

F2 1 1 0 비 적용 

R1 1 0 

S

LC

T
T

−2.1  
-1 0 

S

LC

T
T

−2.1  

R2 1 0 
2.1−

S

LC

T
T  

-1 0 
2.1−

S

LC

T
T  

P1 1 

S

LC

T
T

−4.0  
0 -1 

S

LC

T
T

−4.0  
0 

P2 1 
4.0−

S

LC

T
T  

0 -1 
4.0−

S

LC

T
T  

0 

 

3.2  일반 보강재의 강도 기준(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 늑골 제외)   

3.2.1 경계 조건  
이 규정은 보강재의 양끝단이 고정이라고 간주하고 적용한다. 이것과 다른 경계조건의 방요재의 항복강

도평가는 각 경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2.2 동일 치수의 일반 보강재의 그룹  
동일 치수의 일반보강재를 여러 개 취부된 경우의 [3.2.3] 내지 [3.2.7] 에 규정하는 최소 순단면계수는 각

각의 보강재에 요구되는 단면게수의 평균값으로 할수 있다. 단, 상기의 최소 순 단면계수는 각각의 보강

재에 대한 요구 단면계수의 최대값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순전단면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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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비손상 상태에서의 일반 보강재의 순단면계수 및 순전단면적   
면외압력을 받는 일반 보강재의 순단면계수(cm3)와 순전단면적(cm2)은 다음의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3
2

10
YS

WS

Rm
sppw

λ
l+

=  

( )
φτ sin

5

a

WS
sh

sppA l+
=  

여기서,  

Sλ  : 표 3에 따른 계수  

φ : 보강재 웨브와 보강재를 취부한 판부재와의 각도 (deg)로서, 보강재 중앙에서의 값으로 한다.   

다만,  φ 가 75도 미만일 경우에는 수정되어야 한다. 

표 3:   계  수 λS 

보강재 표 4:   계 수  λS 

종강도에 기여하는 종통 보강재 ⎟
⎟
⎠

⎞
⎜
⎜
⎝

⎛
−

Y

X

R
σ85.00.12.1    단, 0.9이하 

이외의 보강재 0.9 

 

3.2.4 150 m 미만의 선박의 밸러스트 화물창 파형 횡격벽의 순 단면게수  
150 m 이만의 선박의 밸러스트 화물창 파형횡격벽의 면외압력에 대한 순 단면계수 w (cm3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3
2

10
YS

CWS

Rm
spp

Kw
λ

l+
=  

여기서, 

K : 계수로서, 단부지지조건에 따라 표 4,  표 5에 따른 값.   

 05.2 dd H < 일 때는, 파형격벽의 1/2 피치마다의 단면계수 및 내저판위치에서의 하부 스툴의 단

면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Cs  : [2.1.1]에 따른 파형격벽의 1/2 피치의 폭(m)  

l  : 그림 6에 따른 지지부재간의 거리(m)  

λΣ : 표 3에 따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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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05.2 dd H ≥ 인 경우의 K 값 

상단부의 지지조건  

하단부의 지지조건 
거어더로 지지 갑판에 고착 스툴에 고착 

거더로 지지 
갑판 혹은 내저판에 고착  

0.83 1.25 1.25 

스툴에 고착  1.25 1.00 0.83 
 

표 5:   05.2 dd H < 인 경우의 K 값 

상단부의 지지조건  

평가 대상 
거어더로 지지 갑판에 고착 스툴에 고착 

파형 횡격벽의 단면계수           0.83 0.71 0.65 

스툴하부의 단면계수   0..83 1.25 1.13 
 

dH

A

B

d0

e

e=A(1-d0/2B)

dH>=2.5d0

dH

A

B

d0

e

e=A(1-d0/2B)

dH<2.5d0

l l

 

그림 6: l 의 측정  

 

3.2.5 침수상태에서의 일반 보강재의 순단면계수 및 순전단면적   
화물창을 구분하는 수직 파형 횡격벽을 제외한 침수상태에서의 일반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w (cm3 ) 및 순 

전단면적 Ash  (cm2 )은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2

10
16 YS

F

R
sp

w
αλ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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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ατ sin
5

a

F
sh

spA l
=  

여기서 , 

λs, φ : [3.2.3] 에 따른 계수.   λs 는 침수상태에서의  σX 에 따라 결정된다.  

α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선수격벽의 일반 보강재 경우   :   α = 0.95 

상기 이외의 수밀격벽의 일반보강재 경우  :   α = 1.15  

                 αλS 는 1.0 이하로 한다.   

3.2.6 침수상태에서의 수밀 파형 횡격벽의 굽힘강도 및 전단강도 
수밀 파형 횡격벽의 굽힘강도 및 전단강도는 다음의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310
95.0

5.0
eH

MLE R
MWW ≥+  

2
eHR

≤τ  

여기서,   

M  : 파형 횡격벽의 설계상의 굽힘모멘트(kN.m)로서, 다음식에 따른다.  

M = FlC / 8 

F  : 4장 6절 [3.3.7]에 따른 작용하는 힘(kN) 

lC : 3장 6절 [10.4.4]에 따른 파형 횡격벽의 스팬(m) 

WLE  : 3장 6절 [10.4.13]에 따른 파형 횡격벽의 하단부에서의 순단면계수(cm3 ). 단,  다음식으로 계산

된 값을 초과 할 수 없다.  

3
2

, 105.0
⎟
⎟
⎠

⎞
⎜
⎜
⎝

⎛ −
+=

eH

GCGG
GMLE R

pshQhWW  

WG : 3장 6절 [10.4.14]에 따른 파형 횡격벽 1/2피치의 순단면계수(cm3 ). 단, 쉐더판 또는 거싯판이 있

는 경우에는 그것들의 최상부까지의 값으로 한다.     

Q  : 파형 횡격벽의 전단력(kN)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FQ 8.0=  

hG  : 쉐더판 또는 거싯판의 높이(m)  (3장 6절 그림 31 내지 그림 35 참조)  

pG  : 쉐더판 또는 거싯판의 중앙점에서의 압력 (kN/m2)으로서 4장 6절 [3.3.7]에 따른다.  

sC : 그림 2에 따른 파형 횡격벽의 간격 (m)  

WM  : 파형 횡격벽의 스팬 중앙에서의 순단면계수 (cm3)로서 3장 6절 [10.4.14]에 따른다.  

다만, 1.15 WLE 이하로 한다.   

τ : 파형 횡격벽의 전단응력 (N/mm2)으로, 다음식에 따른다.   

SHA
Q10=τ  

ASH : 파형 횡격벽의 전단면적(cm2)으로서,  3장6절 [10.4.1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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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수압 시험상태에서의 일반 보강재의 순단면계수와 순전단면적  
수압 시험상태에서의 일반 보강재의 순단면계수 w (cm3)와 순전단면적 w (cm3)은 아래식에 의한 값 이상

이어야 한다.   

3
2

10
05.1 Y

T

mR
spw l

=  

φτ sin05.1
5

a

T
sh

spA l
=  

여기서,  

φ :  [3.2.3]에 따른 각도  

3.3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늑골에 대한 강도기준  

3.3.1 선측늑골의 순단면계수와 순전단면적  
면외하중을 받는 선측늑골의 스팬 중앙부에 있어서의 순단면계수 w (cm3) 와 순전단면적 w (cm3)은 스팬 

중앙부에서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3
2

10125.1
YS

WS
m Rm

sppw
λ

α l+
=  

[ ] ( )
⎟
⎠
⎞

⎜
⎝
⎛ −+

=
l

lll B

a

WS
Ssh

sppA 2
sin

51.1
φτ

α  

여기서,   

mα  : 계수로서 아래에 따른다.  

• 0.42    : BC-A 선박  

• 0.36    : 그 밖의 선박  

Sλ  : 계수로서,  0.9로 한다.  

l : 3장 6절 그림 19에 따른 선측늑골의 스팬(m)으로서 0.25D 이상 이어야 한다.  

Sα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1.1 : BC-A 선박에서 격창적하상태에서 공창의 선측늑골  

• 1.0  : 그 밖의 선측늑골  

l B :  그림 7 에 따른 선측늑골 하부 브래킷의 길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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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선측늑골 하부 브래킷 길이  

 
밸러스트를 적재하는 화물창 선측늑골의 순단면계수 w (cm3) 및 순 전단면적 Ash (cm2)은 이 규정에 추가

하여  [3.2.3]에도 만족하여야 한다.   

3.3.2 추가 요건 
최전방 화물창내의 선수격벽으로부터 3번째까지의 선측늑골에 대해서는  [3.3.1]에 추가하여 순단면 2차

모멘트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n
pp WS

4
18.0 l+

=Ι  

여기서,   

l   : 선측늑골의 스팬(m) 

n   : 선수격벽에서 고려하는 선측늑골까지의 늑골수로서,  뒤로 1, 2 또는 3으로 한다.  

대체방법으로 선수격벽과 호퍼탱크 및 톱사이드탱크 안에 설치된 횡특설웨브와 일직선상에 있는 선측

늑골 사이에 수평 스트링거와 같은 지지부재를 설치하여, 최전방 화물창과 선수창내의 스트링거와의 연

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3.3 선측늑골 하부 브래킷  
3장 6절 그림 19에 규정하는 늑골 하부 브래킷의 위치에 있어서, 하부 브래킷 또는 일체형 하부브래킷의

선측외판을 고려한 순단면계수는 [3.3.1]에 의한 선측늑골의 스팬 중앙부에서 요구되는 순단면계수의 2 

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부 브래킷의 순두께 tLB (mm)는 선측늑골 웨브의 순두께에 1.5mm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 좌우대칭인 단면을 가지는 선측늑골       : k
t
h

LB

LB 87≤  

• 좌우 비대칭인 단면을 가지는 선측늑골   : k
t
h

LB

LB 73≤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6장 2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15 

여기에서 선측늑골의 하부 브래킷 웨브깊이 hLB 는 호퍼탱크 경사판과 선측외판과의 교점에서 하부 브래

킷 면재에 수직으로 측정할수도 있다. (3장 6절 그림 22 참조)  

[3.3.2]에 의하여 부재치수를 증가한 선수격벽에서 3번째까지의 선측늑골에 있어서 선측늑골 하부브래

킷의 순두께  tLB 가 선측늑골 웨브의 순두께 tW 의 1.73배 보다 큰 경우,  tLB 는 아래 식에 의해 얻어진 t’LB 

로 할 수 있다.  

( ) 3
12'

WLBLB ttt =  

여기서,   

tW   : [3.3.1]에 따른 전단면적  Ash 에 대응하는 순두께(mm)  

웨브로부터 면재의 자유단까지의 폭은 면재 순두께의 12k0.5 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3.4 선측늑골 상부 브래킷  
3장 6절 그림 19에 규정하는 늑골 상부 브래킷의 위치에 있어서, 상부 브래킷 또는 일체형 상부브래킷의 

선측외판을 고려한 순단면게수는 [3.3.1]에 의한 선측늑골의 스팬 중앙부에서 요구되는 순단면계수의 2

배 이상 이어야 한다.  상부브래킷의 순두께 tUB(mm)는 선측늑골 웨브의 순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3.4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늑골 상하단의 고착 

3.4.1  
다음에 열거하는 보강재의 단면계수는 선측늑골 상단 및 하단의 고착부에 있어서 각각 다음의 식을 만족

하여야 한다.  (3장 6절 그림 22 참조)  

• 선측늑골 하단의 연결 브래킷을 지지하는 선측외판 및 빌지 호퍼경사판의 종통 보강재  

• 선측늑골 상단의 연결 브래킷을 지지하는 선측외판 및 톱사이드탱크 경사판의 종통 보강재  

( )∑ +
≥

n Y

WS
Tii R

pp
dw

16

2
1

2ll
α  

여기서,  

n : 선측외판 및 빌지호퍼 경사판에 있어서 선측늑골 하부의 연결 브래킷을 지지하는 종통 보강재

의 수 또는 선측외판 및 톱사이드탱크 경사판에 있어서 선측늑골의 상부 연결브래킷을 지지하

는 종통 보강재의 수   

wi : 선측외판붙이 종통보강재 및 빌지호퍼 탱크 또는 톱사이드 탱크 경사판 붙이 종통 보강재에있

어서 선측늑골 상부 또는 하부 연결브래킷을 지지하는 i-번째 종통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3) 

di :  i-번째 종통보강재의 선측외판과 빌지 호퍼탱크 또는 톱사이드탱크 경사판의 교점에서의 거리

(m)  

l1  : 빌지호퍼탱크 또는 톱사이드탱크 내의 횡지지 웨브의 간격(m)  

Ry  : 선측외판붙이 종통보강재 및 빌지호퍼탱크 또는 톱사이드탱크 경사판 붙이 종통보강재에 있

어서 선측늑골 상부 또는 하부 연결브래킷을 지지하는 것의 최소 등가항복응력(N/mm2)  

αT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αT = 150   : 선측늑골 하부 연결브래킷을 지지하는 종통 보강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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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T = 75     : 선측늑골 상부 연결브래킷을 지지하는 종통보강재의 경우   

l  : [3.3.1]에 따른 선측늑골의 스팬(m)  

3.4.2   
선측늑골 상부 또는 하부 연결브래킷과 그것을 지지하는 i-번째의 종통보강재와의 고착부의 순 면적 Ai 

(cm2)는 아래 식에 따른다. 

i

bkti
i k

ksw
A

lg,
2
1

4.0
l

=  

여기서,  

wi : 선측외판붙이 종통보강재 및 빌지호퍼탱크 또는 톱사이드탱크 경사판 붙이 종통보강재에 있

어서, 선측늑골의 상부 또는 하부 연결브래킷을 지지하는  i-번째의 종통보강재의 순단면계수

(cm3) 

l1 : [3.4.1]을 따른다.  

kbkt : 브래킷의 재료계수  

klg,i  : i-번째 종통보강재의 재료계수  

s   : 선측늑골의 간격(m) 

 

3.5 다중 스팬을 갖는 일반 보강재의 강도기준  

3.5.1 강도 기준  
[3.5.2]에 규정하는 다중 스팬을 갖는 일반보강재의 최대 법선응력 σ 와 전단응력 τ 는 표 6의 식에 따른다. 

표 6:   다중 스팬을 갖는 보강재의 강도기준 

상 태 비손상상태 침수상태 시험상태 

법선응력 YS Rλσ ≤  YS Rαλσ ≤  YR05.1≤σ  

전단응력 aττ ≤  aαττ ≤  aττ 05.1≤  

(비 고) 
λs  : [3.2.3]에 따른 계수 
α   : [3.2.5]에 따른 계수 

 

3.5.2 다중 스팬을 갖는 일반보강재  
다중 스팬을 갖는 일반 보강재의 최대 법선응력 σ 와 전단응력 τ 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직접계산에 따른

다.  

• 정압, 동적압력 및 힘의 분포  

• 중간 지지부재(갑판 또는 거어더 등)의 수와 위치  

• 보강재의 단부 및 중간 지지부재단부의 고착조건  

• 보강재의 중간 스팬에서의 기하학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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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4.1 순 치수계산 

4.1.1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가 웨브를 관통하는 일반보강재의 면재에 용접하는 경우,  웨브 보강재의 순

단면적(cm2)은 웨브의 중간위치에서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lpskA 11.0=  

여기서 ,  

k1 : 웨브와 웨브를 관통하는 일반보강재의 고착부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k1 =   0.30    : 칼라 플레이트가 없는 경우 (3장 6절 그림 8 참조)  

k1   = 0.225 : 칼라 플레이트가 있는 경우  (3장 6절 그림 9 참조)  

k1   = 0.20   : 하나 또는 두개의 큰 칼라플레이트가 있는 경우 (3장 6절 그림10, 그림11 참조)  

p :  웨브를 관통하는 일반 보강재에 작용하는 압력(kN/m2)  

4.1.2  
비수밀 1차 지지부재의 웨브보강재의 순단면계수(cm3)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25.2 StSsw =  

여기서,  

s : 웨브 보강재의 길이(m) 

t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순 판두께(mm)  

Ss  : 웨브 보강재의 간격(m) 

4.1.3 웨브 보강재의 단부고착    
 밸러스트 탱크 또는 수밀 탱크의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단부에 있어서의 응력(N/mm2)은 브래킷이 

없는 경우 다음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175≤σ  

여기서, 

θ
σσ

cos
1.1 ∆

= stifflongicon KKK  

 
conK  : 응력집중게수를 고려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그림 8 참조)    

5.3=conK   : 이중저 또는 이중 선측내에서의 웨브 보강재의 경우 

0.4=conK   :  그 외 다른 웨브보강재의 경우 (호퍼 탱크, 톱사이드 탱크 등) 

longiK  : 종통부재의 단면형상을 고려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0.1=longiK  : 좌우대칭인 단면을 가지는 웨브보강재의 경우(T-단면, 플랫바) 

3.1=longiK  : 좌우 비대칭인 단면을 가지는 웨브보강재의 경우(앵글단면, 벌브(bulb)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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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fK  : 웨브보강재 단부의 상세구조에 따른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그림 9참조)    

stiffK = 1.0 : 표준 웨브 

stiffK = 0.8 : 표준웨브보다 피로강도를 향상 시킨 형상의 경우  

θ  : 그림 10 에 따른다.   

∆σ : 종부재로부터 전달되는 웨브보강재 단부에 발생하는 응력진폭(N/mm2)으로, 다음에 따른다. 

( ) ( )[ ] 02211'322.0
2

sww AAAh
W

++
=∆

ll
σ  

W  : 변동하중(N)으로 다음에 따른다.   

( )spsW 5.01000 −= l  

p  : 액체에 의한 최대압력(kN/m2)으로,  4장 6절 [2]의 규정에 있어서 10-4  초과확률레벨에 따

라 구한 값 

l  : 종통 부재의 스팬(m) 

s : 종통부재의 간격(m) 

0sA , 1wA , 2wA  : 그림 10에 따른 기하학적 파라미터(mm2)   

1l , 2l  : 그림 10에 따른 기하학적 파라미터(mm)   

'h  : 다음식에 의한 값(mm)  

'' 0hhh s +=  

sh  : 그림 10에 따른 값(mm) 

'0h  : 다음식에 의한 값(mm) 

150'≤b  일때       '636.0'0 bh =     

'150 b<  일때       63'216.0'0 += bh     

'b  : 웨브 보강재 단부의 최소 폭 (mm)(그림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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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재 보강재

X-X Y-Y

 

그림 8: 1차 지지부재에 부착된 웨브 보강재  

 

  

그림 9: 웨브 보강재 단부 형상   

 

b
' 

b s

b'

b s

표준형상

b'

b s

표준형상보다
피로강도를 향상시킨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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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 차 지지부재 관통부의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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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반 보강재 및 보강패널의 좌굴 및 최종강도 

기 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해서는 1장 4절을 따른다. 또한, 압축 및 전단응력은 양(+)으로, 

인장응력은 음(-)으로 한다.  

a   : 단일의 기본요소 패널 또는 부분패널의 길이( mm ) 

b   : 요소 판 패널의 너비( mm ) 

α   : 요소 판 패널의 종횡비 ( ba /=α ) 

n   : 부분 또는 전체 판 패널의 폭방향에 포함되는 요소 판 패널 수  

 

 
그림 1: 패널의 배치  

 
t   : 판의 순 두께( mm ) 

nσ    : 선체거더 종굽힘에 의한 법선응력(N/mm2) 

SFτ  : [2.1.3]에 따른 전단력에 의한 전단응력(N/mm2) 

xσ   : x방향의 막응력(N/mm2) 

yσ   : y방향의 막응력(N/mm2) 

τ  : x-y평면의 전단응력(N/mm2) 

λ : 세장비의 참조 차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e

eH

K
R

σ
λ

⋅
=  

K   : 좌굴계수로서, 표 2와 표 3에 따른다. 

am
b

m

a

b

b

n

y

x 
횡 보강재

종방향 : 길이 a 방향의 보강재
횡방향 : 폭 b 방향의 보강재

종 보강재 요소. 판 패널 부분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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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σ   : 참조 응력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2

'
9.0 ⎟

⎠
⎞

⎜
⎝
⎛=

b
tEeσ  

 'b     : 요소 판 패널의 짧은변의 길이  

 Ψ  : 단부 응력비로 다음에 따른다. 

12 σσΨ  / =  

여기서,  

σ1 : 최대 압축응력 

σ2 : 최소 압축응력 또는 인장응력 

S : 안전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S = 1.0  : 아래에 기술하는 것을 제외한 구조부재   

S = 1.1    : 창구덮개, 파운데이션(foundation)과 같이 독립된 국부하중을 받는 구조부재  

S = 1.15  : 해치 코밍, 톱사이드 탱크 및 호퍼탱크의 경사판, 내저판, 내측판(inner side), 

단일 선측구조선박의 선측외판 및 횡격벽의 상/하부 스툴의 종/횡방향 일반

보강재의 굽힘좌굴에 대한 최종강도를 [4.2]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는 개개의 값에 1.0을 증가시킨 값으로 한다.  

F1 : 표 1에 의한 요소 판 패널 단부의 긴 변 위에 있는 일반보강재의 경계조건에 관한 수정

계수. 패널 단부의 2개의 긴 변 방향에 있는 일반보강재의 고착조건이 다른 경우, 적절한 

수정계수 F1 의 최소값으로 한다.   

표 1:   수정 계수 F1 

고착 조건  F1 
(2) 단부 보강재 

양단 스닙된 보강재 1.0  
1.05 평강 
1.10 구평강 
1.20 앵글 및 T 형강  

양단이 인접하는 부재에 유효
하게 고착되어 있는 보강재(1) 

1.30 
큰 강성을 갖는 거더 
(예:선저트랜스버스) 

(1) 직접계산에 의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2) 양단에 있어서 보강재가 다른 경우의 F1은 두 값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1. 일반 사항 

1.1  

1.1.1  
이 절의 규정은 압축응력, 전단응력 및 면외압력을 받는 구조부재의 좌굴 강도평가에 적용한다. 

1.1.2  
이하의 규정에 따라 좌굴 강도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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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장 4절에 규정하는 비손상 상태에서의 모든 하중상태에 대하여, 다음의 구조부재 또는 구조요

소는 2, 3 및 4의 규정에 의한다.  

• 선체 횡단면해석에서 요소판 패널 및 일반보강재 

• 7장에서 요구되는 유한요소법에서 모델화된 요소판 패널 

b)  침수상태에 있어서 다음의 구조부재는 [6]의 요건에 따른다.   

• 횡수직 파형 수밀격벽  

 요소판 패널의 경계조건은 단순지지로 한다. 경계조건이 단순지지와 다른 경우 표 2의 3, 4 및 7 

내지 10까지에 따라 보다 더 적절한 경계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2. 적 용 

2.1 선체 횡단면 해석에 있어서의 응력  

2.1.1 일반 사항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구조부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조합하여 좌굴강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 [2.1.2]에 따른 선체거더 굽힘에 의한 법선응력( nσ ) 

• [2.1.3]에 따른 전단응력( SFτ ) 

• 부재에 발생하는 비손상 상태에서의 면외압력 

면외압력 및 선체거더 하중은 4장 4절에 규정하는 10-8의 확률 수준에 대응하는 서로 독립된 하중 

상태 H1, H2, F1, F2, R1, R2, P1 및 P2를 고려하여야 한다.   

2.1.2 법선 응력 ( nσ ) 

개개의 패널 및 보강재에 대하여 [2.1.1]에 규정하는 하중상태에 있어서 되는 법선응력은 6장 1절 

[3.1.5] 및 6장 2절 [3.1.5]의 규정에 따른 구조부재에 대하여 계산하는 최대 압축응력으로 한다.  

횡식의 일반보강재에서 [2.1.1]에 규정하는 각 하중상태에 있어서 법선응력은 보강재 각 단부에서

의 최대 압축응력으로 한다.  

2.1.3 전단 응력 ( SFτ ) 

[2.1.1]에 규정하는 각 하중상태에 있어서 고려하는 전단응력은 다음의 전단응력에 의해 발생하는

전단응력으로 한다.  

WVQWSW QCQQ +=  
 
여기서,  

QSW : 4장 3절 [2.3]에 따른 비손상상태에 대한 선체 횡단면 위치의 설계 정수중 전단력 

QWV : 4장 3절 [3.2]에 따른 비손상상태에 대한 선체 횡단면 위치의 파랑 전단력   

CQW     : 4장 4절 표 3에 따른 하중 조합계수 

설계초기 단계에서 설계 정수중 전단력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설계 정수중 전단력을 다음에 따

를 수 있다.  



11 편 6장 3 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4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 ) 2
0 107.030 −+= BSW CCLBQ  

2.1.4 면외 압력 
굽은 판 패널 및 보강재에 관한 좌굴 강도검토에 있어서 고려하는 면외압력은 각각 6장 1절 [3.1],  

6장 2절 [3.1]에 따른다. 굽은 판 패넬의 하중 계산점은 곡선에 따라서 측정한 길이의 중간점으로 

한다. 일반 보강재의 하중 계산점은 6장 2절 [1.4]에 따른다.  

2.2 적 용 

2.2.1  
좌굴 및 최종 강도기준의 적용은 부록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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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평면 요소 판 패널의 좌굴 및 경감계수  

 

응력 상태 
단부 

응력비 ψ 

종횡비 

b
a=α  

좌굴 계수 K 경감 계수 κ 

01 ≥≥ ψ  
1.1

4.8
+

=
ψ

K  

10 −>>ψ
 

 
( )ψψ 1026.663.7 −−=K  
 

1 
 

������ ��������

�� ��

� �

 

1−≤ψ  

1≥α  

( ) 975.51 2 ⋅−= ψK  

cλλ ≤  인 경우 1=xκ       

cλλ >  인 경우 

⎟
⎠
⎞

⎜
⎝
⎛ −= 2

22.01
λλ

κ cx  

                       
( ) 25.112.025.1 ≤−= ψc  

⎟
⎟
⎠

⎞
⎜
⎜
⎝

⎛
−+=

c
c

c
88.011

2
λ  

01 ≥≥ψ  1≥α  
( )1.1

1.211
2

21 +
⎟
⎠
⎞

⎜
⎝
⎛ +=

ψα
FK  

5.11 ≤≤ α

( )
⎢
⎢
⎣

⎡ +
⎟
⎠
⎞

⎜
⎝
⎛ +=

1.1
11.211

2

21
ψ

α
FK

        

( )⎥⎦
⎤−− ψ

α
ψ 109.132  

10 −>> ψ
 

5.1>α  

( )
1.1

11.211
2

21
ψ

α
+

⎢
⎢
⎣

⎡
⎟
⎠
⎞

⎜
⎝
⎛ += FK

        
2

2 87.187.5( α
α
ψ

+−  

        ⎥⎦
⎤−+ )106.8

2 ψ
α

 

( )
4

13
1

ψ
α
−

≤≤
 975.51 2

1 ⋅⎟
⎠
⎞

⎜
⎝
⎛ −

=
α

ψFK  

2 
 
��

�

����

����
��

�

�����  

1−≤ψ  

( )
4

13 ψ
α

−
>

 
⎢
⎢
⎣

⎡
⋅⎟

⎠
⎞

⎜
⎝
⎛ −

= 9675.31 2

1 α
ψFK  

        
415375.0 ⎟

⎠
⎞

⎜
⎝
⎛ −

+
α

ψ

        ]87.1+  

( )
⎟
⎟
⎠

⎞
⎜
⎜
⎝

⎛ −+
−= 2

21
λλ

κ RHFRcy  

( ) 25.112.025.1 ≤−= ψc  

cλλ < 인 경우    

⎟
⎠
⎞

⎜
⎝
⎛ −=

c
R λλ 1   

cλλ ≥  인 경우  22.0=R    

⎟
⎟
⎠

⎞
⎜
⎜
⎝

⎛
−+=

c
c

c
88.011

2
λ  

0
1

91.01 12 ≥⋅
⎟
⎟
⎟
⎟

⎠

⎞

⎜
⎜
⎜
⎜

⎝

⎛ −
−= c

K

F
pλ

 

31 2 ≤≤ pλ  인 경우 

5.022 −= λλp  
                         

yσ 가 압축응력인 경우 : 

11 =c  

yσ 가 굽힘에 의한 응력인 

경우 : 01 1
1 ≥⎟

⎠

⎞
⎜
⎝

⎛ −=
α
F

c  

yσ 가 침수시에 있어서 굽힘

에 의한 응력인 경우 
(수밀격벽)  :  01 =c  

R
TTc

H ≥
⎟
⎠
⎞⎜

⎝
⎛ −+

−=
4

2
2

λλ  

3
1

15
14

++=
λ

λT  

경계조건                                    - - - - -  자유 
      ──── 단순 지지 
      ▬▬▬ 고정 
㈜ 표 2의 응력상태는 일반적인 경우이다.  응력(σx, σy)는 국부 좌표계에서의 값이다.    



11 편 6장 3 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6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01 ≥≥ ψ  
13

1425.04 2

+

⎟
⎠
⎞

⎜
⎝
⎛ +

=
ψ

αK  

3 

������

��

��������

��

� �
 

10 −≥>ψ  

0>α  

( )ψ
α

+⎟
⎠
⎞

⎜
⎝
⎛ += 11425.04 2K ( )ψψ 42.315 −−  

4 

��������

��������

��

� �

 

11 −≥≥ψ  0>α  
2

31425.0 2
ψ

α
−

⎟
⎠
⎞

⎜
⎝
⎛ +=K  

7.0≤λ  인 경우  
1=xκ  

 
7.0>λ  인 경우  

51.0
1

2 +
=

λ
κ x  

 3τKK =  
1≥α  

⎥⎦
⎤

⎢⎣
⎡ += 2

434.5
ατK  

5 

�

�

�

� �

������

�

 

=== 

10 << α  
⎥⎦
⎤

⎢⎣
⎡ += 2

34.54
ατK  

6 
��

� �

� ��

�

������

� �

 
=== 

 rKK ′=  
하중상태 5에 따라 KK =′  
r  =  수정 계수  

r  =  ⎟
⎠

⎞
⎜
⎝

⎛ −⎟
⎠

⎞
⎜
⎝

⎛ −
b

d
a

d ba 11  

단, 7.0≤
a

da  및 7.0≤
b
db  

             
84.0≤λ  인 경우 

1=τκ  
 

84.0>λ  인 경우 

λ
κτ

84.0
=  

64.1≥α  28.1=K  7 

������

�

�� ��

�

 

=== 
64.1<α  2

2 13.056.01 α
α

++=K  

7.0≤λ  인 경우  
1=xκ  
7.0>λ  인 경우 

51.0
1

2 +
=

λ
κ x  

3
2

≥α  97.6=K  
8 

������

�

�� ��

�

 

=== 

3
2

<α  2
2 55.21 α

α
++=K  

4≥α  4=K  

14 >> α 74.2
3

44
4

⋅⎥⎦
⎤

⎢⎣
⎡ −

+=
αK  

9 

������

� �

����

 

=== 

1≤α  2
2 67.007.24 α

α
++=K  

4≥α  97.6=K  

14 >> α 1.3
3

497.6
4

⋅⎥⎦
⎤

⎢⎣
⎡ −

+=
αK  

10 

������

�

�� ��

�

 

=== 

1≤α  2
2 407.24 α

α
++=K  

          
83.0≤λ  인 경우 

1=xκ      
83.0>λ  인 경우 

⎥⎦
⎤

⎢⎣
⎡ −= 2

22.0113.1
λλ

κ x

 경계조건                                   - - - - -  자유 
      ──── 단순 지지 
      ▬▬▬ 고정 
 ㈜ 표 2의 응력상태는 일반적인 경우이다.  응력(σx, σy)는 국부 좌표계에서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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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R/t ≤ 2500 1 인 곡판 패널에 대한 좌굴 및 경감계수  

 응력 상태 
종횡비 

 R
b  

좌굴 계수 K 경감 계수 κ 

1a 

	
�

��

�
��

 

t
R

R
b 63.1≤

 

( )
35.0

175.0
3

b
tR

tR
bK +=  

1b 

외부압력 (N/mm )2

 

t
R

R
b 63.1>

 

22

2

2
25.23.0 ⎟⎟

⎠

⎞
⎜⎜
⎝

⎛
+=

tb
R

R
bK  

4.0≤λ  2       인 경우  1=xκ  
2.14.0 ≤< λ   인 경우  

             λκ ⋅−= 686.0274.1x   

2.1>λ        인 경우 2
65.0

λ
κ =x    

t
R

R
b 5.0≤  

tR
bK

2

3
21+=  

2 

	
�

��

�

��  

t
R

R
b 5.0>  

⎥
⎥
⎦

⎤

⎢
⎢
⎣

⎡
−=

R
t

R
b

tR
bK 3267.0

2
 

    
tR

b2
4.0≥  

25.0≤λ   2          인 경우 1=yκ      

125.0 ≤< λ       인 경우 
λκ ⋅−= 933.0233.1y  

5.11 ≤< λ        인 경우 
3/3.0 λκ =y         

5.1>λ           인 경우  
           2/2.0 λκ =y          

t
R

R
b

≤  23.06.0
b

tR
b

tR

tR
bK −+

⋅
=  

3 

��

	
�

�

��

 
t
R

R
b

>  
22

2

2
291.03.0 ⎟⎟

⎠

⎞
⎜⎜
⎝

⎛
+=

tb
R

R
bK  

하중상태 1a 와 동일 

t
R

R
b 7.8≤  

3τKK =  
5.0

5.15.1

367.03.28
⎥
⎥
⎦

⎤

⎢
⎢
⎣

⎡
+=

tR
bKτ  

4 

	
�

�

�

 

t
R

R
b 7.8>  

tRR
bK

2
28.0=τ  

4.0≤λ  인 경우     1=τκ            
2.14.0 ≤< λ  인 경우  

               λκτ ⋅−= 686.0274.1   

2.1>λ   인 경우    2
65.0

λ
κτ =         

 경계조건                                    - - - - -  자유 
      ──── 단순 지지 
      ▬▬▬ 고정 
 

1. 곡률이 매우 큰 패널의 경감계수 κ 는 평면으로 전개한 상태에 대해서 구한 값 미만으로 이
여서는 아니된다.      

 
2. 빌지외판과 같이 패널이 부분패널 또는 전체패널에 포함되는 경우, 경감계수 κ 는 다음값 
으로 할 수 있다.  

응력 상태 1b: 0.18.0
2 ≤=

λ
κ x        응력 상태 2: 0.165.0

2 ≤=
λ

κ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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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소판 패널의 평가 기준 

3.1 판 

3.1.1 일반 사항 
요소판 패널의 순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100/bt ≥  

선체횡단면 해석에 있어서 패널은 [3.1.2]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응력조합은 다음의 2

가지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응력조합 1 : [2.1.2]에 따른 법선응력 100% 및 [2.1.3]에 따른 전단응력 70% 

• 응력조합 2 : [2.1.2]에 따른 법선응력 70% 및 [2.1.3]에 따른 전단응력 100% 

유한요소해석에서 패널의 검증은 [3.2]에 따른다. 

3.1.2 선체횡단면 해석에 있어서 요소판 패널의 평가  
각 요소판 패널은 [2.1]에서 정의하는 하중상태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종식구조의 경우   

0.1
3

31

≤
⎟
⎟

⎠

⎞

⎜
⎜

⎝

⎛

⋅

⋅⋅
+⎟

⎟
⎠

⎞
⎜
⎜
⎝

⎛

⋅

⋅
e

eH

e

eHx

x

R
S

R
S

τκ
τ

κ
σ     : 응력조합 1  σ x = σ n  과 τ = 0.7τSF 

0.1
3

31

≤
⎟
⎟

⎠

⎞

⎜
⎜

⎝

⎛

⋅

⋅⋅
+⎟

⎟
⎠

⎞
⎜
⎜
⎝

⎛

⋅

⋅
e

eH

e

eHx

x

R
S

R
S

τκ
τ

κ
σ

   : 응력조합 2  σ x = 0.7σ n  과 τ = τSF 

• 횡식구조의 경우  

0.1
3

32

≤
⎟
⎟

⎠

⎞

⎜
⎜

⎝

⎛

⋅

⋅⋅
+⎟

⎟

⎠

⎞

⎜
⎜

⎝

⎛

⋅

⋅
e

eH

e

eHy

y

R
S

R

S

τκ
τ

κ

σ
    : 응력조합 1  σ y = σ n  과 τ = 0.7τSF 

0.1
3

32

≤
⎟
⎟

⎠

⎞

⎜
⎜

⎝

⎛

⋅

⋅⋅
+⎟

⎟

⎠

⎞

⎜
⎜

⎝

⎛

⋅

⋅
e

eH

e

eHy

y

R
S

R

S

τκ
τ

κ

σ
    : 응력조합 2  σ y = 0.7σ n  과 τ = τSF 

상기 조건의 각 항은 1.0미만이어야 한다. 

경감계수 κx 및 κy 는 표 2 및 표 3에 따른다. 

계수 e1 , e2 및 e3는 표 4에 따른다. 

e3의 결정에 있어 종식구조의 경우에는 κy 를 1 로, 횡식구조의 경우에는 κx 를 1 로 한다.   

3.2 유한 요소해석에서의 요소 판패널의 평가   

3.2.1 일 반  
각 요소판 패널의 좌굴강도에 대해서는 [3.2.2]의 응력상태에 대응하여, [3]의 규정에 의해 평가되어

야 한다.  이 경우, 고려하는 패널의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는 [3.2.2]에 따라 표2의 적절한 응력상

태에 대해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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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응 력 
좌굴응력은 4장 7절에서 규정하는 적하상태에 대하여 단부 응력비 Ψ 를 포함, 표2, 표3 및 7장의 

규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3.2.3 포아손(Poisson) 효과  
간접법 또는 직접법에 의해 도출된 좌굴강도 평가에 있어서 포아손(Poisson)효과에 의한 영향을 고

려하여 경감하여야 한다. 간접법에 있어서의 수정은 국부하중에 의한 응력에 선체거더응력을 더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xσ  및 *

yσ  두 응력이 압축응력인 경우, 다음의 식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91.0/)3.0(

91.0/)3.0(
**

**

xyy

yxx

σσσ

σσσ

−=

−=
 

여기서, 

*
xσ , *

yσ  : 포아손(Poisson) 효과를 포함하는 응력  

∗∗ < xy σσ 3.0 의 경우  : 0=yσ  및 *
xx σσ =  

∗∗ < yx σσ 3.0 의 경우  : 0=xσ  및 *
yy σσ =  

3.2.4 평가 기준  
각 요소판 패널에 있어서 [2.1]에 규정하는 하중에 의한 응력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0.1
3

3

2

2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

eHeH

yx

e

eHy

y
e

eHx

x

R
S

R

S
B

R

S

R
S

τκ
τσσ

κ

σ

κ
σ

 

또한, 압축응력 σx , σy 및 전단응력 τ 는 각각 다음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0.1
1

≤⎟
⎟
⎠

⎞
⎜
⎜
⎝

⎛
e

eHx

x

R
S

κ
σ

 

0.1

2

≤⎟
⎟

⎠

⎞

⎜
⎜

⎝

⎛
e

eHy

y

R

S

κ

σ
 

0.1
3

3

≤
⎟
⎟

⎠

⎞

⎜
⎜

⎝

⎛
e

eHR
S

τκ
τ

 

경감계수 xκ  , yκ  및 τκ  는 표 2 및 표 3에 따른다.  

• 0≤xσ  (인장 응력)의 경우  :  xκ = 1.0 

• 0≤yσ  (인장 응력)의 경우  :  Yκ = 1.0 

계수 e1, e2, e3 및 B 는 표 4에 따른다.  



11 편 6장 3 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0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표 4:   계수 e1, e2, e3 및 B 

지 수 e1 – e3 및 
계 수 B 

 패 널 
 평면                 곡면 

e1 41 xκ+  1.25 

e2 41 yκ+  1.25 

e3 21 τκκκ yx+  2.0 

B 
(σx 및 σy 가 양 

(압축응력)의 경우) 
( )5yxκκ  0 

B 
(σx 및 σy 음 

(인장응력)의 경우) 
1 - 

 

3.3  웨브 및 면재 

3.3.1  
보강재 및 거어더부재의 웨브 및 플랜지에 있어 보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웨브 및 플랜

지 패널의 좌굴강도는 [3.1]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4. 부분 및 전체 패널의 좌굴 강도기준 

4.1 종식 보강재 및 횡식 보강재 

4.1.1  
선체 횡단면해석에서 부분 또는 전체 패널의 종식 및 횡식보강재는 [4.2] 및 [4.3]의 요건에 적합하

여야 한다. 

4.2 면외 좌굴모드에서의 최종강도 

4.2.1 평가 기준 
횡식 또는 종식강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 S

ReH

ba σσ  

여기서,  

aσ  : 보강재의 축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하는 압축응력(N/mm2)으로 다음에 따른다.  

종식 보강재의 경우  : aσ =σn 

  횡식 보강재의 경우 : 0=aσ  

bσ  : 보강재에 작용하는 굽힘응력(N/mm2)으로 [4.2.2]에 따른다.  

단, [4.2.2]의 적용에 있어서 σx = σn  및 τ = τSF 로 한다.  

4.2.2 굽힘 응력 
보강재에 작용하는 굽힘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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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

10⋅

+
=

st
b W

MM
σ  

여기서,  

0M   : 다음식에서 얻어진 보강재 변형 w 에 의해 발생하는 굽힘 모멘트(N.mm) 

0M
zf

z
Ki pc

wpF
−
⋅

=     단,  0)( >− zf pc  

1M   : 다음식에서 얻어진 면외하중 p에 의해 발생하는 굽힘 모멘트(N.mm) 

종식 보강재의 경우 : 1M 3

2

1024 ⋅
⋅⋅

=
abp  

횡식 보강재의 경우 : 1M 3

2

108
)(

⋅⋅
⋅⋅⋅

=
sc

bnbp  , 일반적으로 n= 1로 한다.  

stW   : [5]에 규정하는 판 유효폭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순단면계수(cm3)로서, 다음에 따른다.  

• 면외하중이 보강재에 작용하는 경우 

면외하중이 보강재쪽에서 가해지는 경우에는 stW 는 면재측의 순단면계수로 한다.  

면외하중이 보강재 반대쪽에서 가해지는 경우 stW 는 부착판측의 순단면계수로 한다.  

• 면외압력이 보강재에 작용하지 않는 경우 

stW 는 면재측 및 부착판측의 순단면계수 중 최소의 값으로 한다.  

sc   : 횡식 보강재의 경계조건을 고려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sc 0.1=   : 단순지지된 보강재 

sc 0.2=   : 부분적으로 구속된 보강재 

p   : 6장 2절 [1.4]에서 규정하는 하중 계산위치에 대하여 4장 5절 및 4장 6절에 의해 게산된

면외하중 (kN/mm2)  

KiF   : 보강재의 이상화된 좌굴 힘(N)으로 다음에 따른다.  

종식 보강재의 경우 : 4
2

2
10⋅⋅⋅= xKix IE

a
F π  

횡식 보강재의 경우 : 4
2

2
10

)(
⋅⋅⋅

⋅
= yKiy IE

bn
F π  

yx II ,  : [5]에 따른 부착판의 유효폭을 포함하는 종식 및 횡식보강재의 순 단면2차모멘트 (cm4).  

Ix 및 Iy는 다음에 따른다.   

4

3

1012 ⋅
⋅

≥
tbI x  

4

3

1012 ⋅
⋅

≥
taI y  



11 편 6장 3 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2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zp   : xσ , yσ  및 τ 에 의한 공칭면외 하중(N/mm2) 

종식 보강재의 경우 : 
⎟
⎟

⎠

⎞

⎜
⎜

⎝

⎛
+⋅⋅+⎟

⎠
⎞

⎜
⎝
⎛ ⋅

= 1

2

22 τσπσ yyxl
a

zx c
a

b
b
tp  

횡식 보강재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212 τπσσ
a

y
yxlx

a
zy ta

A
bn
ac

a
t

p  

⎟⎟
⎠

⎞
⎜⎜
⎝

⎛
⋅

+=
a

x
xxl tb

A
1σσ  

ta : 보강재 부착판의 순두께(mm) 

yx cc ,  : 보강재의 축방향에 수직이고, 길이방향에 따라 분포하는 응력에 대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10 ≤Ψ≤ 인 경우 : )1(5.0 Ψ+⋅    

0<Ψ  인 경우   : 
Ψ−1
5.0   

yx AA ,  : 보강재의 부착판을 포함하지 않는 종식 및 횡식 보강재의 순단면적(mm2) 

02
2

2
1

1 ≥
⎥
⎥
⎦

⎤

⎢
⎢
⎣

⎡
⎟
⎠
⎞

⎜
⎝
⎛ +⋅−=

b
m

a
mERt eHττ  

m1, m2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종식 보강재인 경우 :  

37.0,96.1:0.2

49.0,47.1:0.2

21

21

==<

==≥

mm
b
a

mm
b
a

 

• 횡식 보강재인 경우 :  

221

221

47.1,49.0:5.0

96.1,37.0:5.0

n
mm

bn
a

n
mm

bn
a

==<
⋅

==≥
⋅  

10 www +=  

0w  : 초기 부정량(imperfection)( mm )으로, 다음에 따른다.  

종식 보강재의 경우 : )10,
250

,
250

min(0
baw x =  

횡식 보강재의 경우 : )10,
250

,
250

min(0
bnaw y

⋅
=  

        양단이 스닙된 보강재의 경우 0w 는 부착판 중앙으로부터 해당 부재의 유효폭을 포함한

보강재의 중립축까지 거리 이상으로 한다.   

1w   : 면외하중 P에 의한 보강재 스팬 중앙부의 변형량(mm). 균일 분포하중의 경우, 다음식으

로 계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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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E
abpw

⋅⋅⋅
⋅⋅

= 7

4

1 10384
 (종식 보강재) 

27

4

1 10384
)(5

sy cIE
bnpaw

⋅⋅⋅⋅
⋅⋅⋅⋅

=  (횡식 보강재) 

fc  : 보강재에 의한 탄성지지(N/mm2)로 다음에 따른다.  

• 종식 보강재인 경우  

fc )1(2

2

pxKix c
a

F +⋅⋅=
π  

xa

x
px

c
bt

I
c

⎟
⎟
⎠

⎞
⎜
⎜
⎝

⎛
−

⋅

⋅⋅
⋅

+

=

1101291.0

1

1

3

4
 

xac 는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ba 2≥  인 경우    
22

2 ⎥⎦
⎤

⎢⎣
⎡ +=

a
b

b
acxa     

ba 2< 인 경우     
22

2
1

⎥
⎥
⎦

⎤

⎢
⎢
⎣

⎡
⎟
⎠
⎞

⎜
⎝
⎛+=

b
acxa     

• 횡식 보강재인 경우 

( )
( )pyKiySf c

bn
Fcc +

⋅
= 12

2π  

ya

y
py

c

at

I
c

⎟
⎟

⎠

⎞

⎜
⎜

⎝

⎛
−

⋅

⋅⋅
⋅

+

=

1
1012

91.0

1

1

3

4
 

yac 는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bn 2≥⋅  일때   
22

2 ⎥⎦
⎤

⎢⎣
⎡

⋅
+

⋅
=

bn
a

a
bncya   

abn 2≤⋅  일때   yac
22

2
1

⎥
⎥
⎦

⎤

⎢
⎢
⎣

⎡
⎟
⎠
⎞

⎜
⎝
⎛ ⋅

+=
a
bn    

4.2.3 면외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종식 및 횡식 보강재의 기준 
[4.2.1]의 적용에 있어 면외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종식 및 횡식보강재의 순단면 2차모멘트 Ix 및 Iy 

(cm4)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E
a

S
R

hwap
I

x
eH

wzx
x 2

2
0

42

2

10 πσπ
 : 종식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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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
bn

S
R

hwbnp
I

y
eH

wzy
y 2

2
0

42

2 )(
10

)(

πσπ
 : 횡식 보강재 

4.3 비틀림 좌굴 

4.3.1 종식 보강재 
종식 보강재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0,1≤
⋅

⋅

eHT

x

R
S

κ
σ

 

Tκ 는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2.0≤Tλ  인 경우   0.1=Tκ   

 2.0>Tλ  인 경우  Tκ
22

1

Tλ−Φ+Φ
=   

( )( )22.021.015.0 TT λλ +−+=Φ  

Tλ   : 세장비로서, 다음에 따른다.  

Tλ
KiT

eHR
σ

=  

⎟
⎟
⎠

⎞
⎜
⎜
⎝

⎛
⋅+

⋅⋅
= T

p
KiT I

a
I

I
E 385.0

10
2

22
ε

π
σ ω  (N/mm2) 

여기서,  

pI  : 그림 2의 C점에 있어서 보강재의 순단면 극2차 모멘트(cm4)로서, 표 5에 따른다.    

TI   : 보강재의 상부난(St. Venant) 굽힘저항 모멘트(cm4)로서, 표 5에 의한다.   

ωI   : 그림 2의 C점에 있어서 보강재의 순 관성단면모멘트(cm6)로서, 표 5에 의한다.    

ε   : 고착도에 관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
⎠

⎞
⎜
⎜
⎝

⎛
+

+= −

33
4

4
3

3
4

3
4

101

w

w

t
h

t
bI

a

ωπ

ε  

wA   : 웨브의 순단면적으로 다음에 따른다.   www thA =  

fA   : 면재의 순단면적으로 다음에 따른다.   fff tbA =  

2
f

wf
t

he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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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강재의 치수  

 

표 5:   단면 2차모멘트 

단면 IP IT Iw 

평 강 4

3

103 ⋅
⋅ ww th  ⎟⎟

⎠

⎞
⎜⎜
⎝

⎛
−

⋅

⋅

w

www

h
tth

63.01
103 4

3
 6

33

1036 ⋅

⋅ ww th
 

구평강, 앵글 또는 
T 형강  

42
2

10
3

−
⎟
⎟
⎠

⎞
⎜
⎜
⎝

⎛
⋅+

⋅
ff

ww eA
hA

⎟⎟
⎠

⎞
⎜⎜
⎝

⎛
−

⋅

⋅

w

www

h
tth

63.01
103 4

3
 

+ 

⎟
⎟
⎠

⎞
⎜
⎜
⎝

⎛
−

⋅

⋅

f

fff

b
ttb

63.01
103 4

3

 

구평강, 앵글의 경우: 

⎟
⎟
⎠

⎞
⎜
⎜
⎝

⎛

+

+

⋅

⋅⋅

Wf

Wffff

AA
AAbeA 6.2

1012 6

22

 

T 형강의 경우 : 

6

23

1012 ⋅

⋅⋅ fff etb
 

 

4.3.2 횡식 보강재 
축 압축응력이 작용하고, 종식 보강재에 지지되지 않는 횡식 보강재에 있어서는 [4.3.1]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5. 유효폭 

5.1 일반 보강재 

5.1.1  
일반보강재 부착판의 유효폭은 다음 식에 따른다. (그림 1 참조) 

• 종식 보강재의 경우 : );min( sbb sxm κκ=  

• 횡식 보강재의 경우 : );min( saa sym κκ=  

여기서, 

0056.0)(4422.0)(0673.0)(0035.0 23 −+−=
sss

ffffff eee
s

lll
κ   다만, 1.0 이하로 한다.  

s  : 보강재의 간격 (mm)  

leff : 다음에 따른다. 



11 편 6장 3 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6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 종식 보강재인 경우  

    leff = a     : 보강재의 양단이 단순지지인 경우  

    leff = 0.6 a  : 보강재의 양단이  고정인 경우   

• 횡식 보강재인 경우 

    leff = b     : 보강재의 양단이 단순지지인 경우   

    leff = 0.6 b  : 보강재의 양단이 고정인 경우  

5.2 1차 지지부재 

5.2.1  

1차 지지부재의 보강된 플랜지판의 유효폭 me′ 은 다음 a) 및 b)에 따른다.  

e : 1차지지부재가 지지하는 판의 폭(mm)으로, 인접한 지지되지 않은 판들의 중심에서 중심

까지의 거리  

em  : 1차지지부재의 부착판의 유효폭(mm)으로, 하중의 종류에 따라서 표 6에서 결정된 값. 단, 

부착판의 유효폭이 한쪽만인 경우 또는 비대칭의 면재의 경우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em1은 1차지지부재에 균일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또는 집중하중이 같은 간격으로 6

개소 이상 작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em2는 1차 지지부재에 집중하중이 3개소 이하 작용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값이다.  

a) 1차 지지부재의 웨브에 평행하게 보강되는 경우 (그림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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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웨브에 평행하게 보강 

m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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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bne ⋅='  

n : 유효폭 em 에 포함되는 보강재 간격 b의 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n = int ⎟
⎠

⎞
⎜
⎝

⎛
b

em : 

b) 1차 지지부재의 웨브에 수직하게 보강되는 경우 (그림 4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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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웨브에 수직하게 보강 

mea ≥  

mmm eane <⋅='  

17.2 ≤⋅=
a

en m    

여기서, meb ≥  이거나 mea < 인 경우 a 와 b를 바꾸어서 계산하여야 한다. 

 

표 6:   부착판의 유효폭 

l/e 0 1 2 3 4 5 6 7 8이상 

em1 /e 0 0.36 0.64 0.82 0.91 0.96 0.98 1.00 1.0 

em2 /e 0 0.20 0.37 0.52 0.65 0.75 0.84 0.89 0.9 

l/e 가 표의 중간에 있는 경우는 보간법에 의해 결정한다.  
l : 굽힘모멘트 곡선에서 0이 되는 2점사이의 거리.  

단순지지의 1차지지부재의 경우, 지지되지 않은 스팬의 거리로
하고, 양단고정의 1차지지부재에서는 지지되지 않은 스팬의 0.6
배의 거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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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침수상태에서의 파형 횡수밀격벽 

6.1 일  반 

6.1.1 파형격벽의 웨브의 좌굴강도 평가  
6장 2절 [3.2.6]에 의하여 계산된 전단응력 τ 는 다음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Cτ τ<  

여기서,  

Cτ   : 한계좌굴 응력(N/mm2)으로 다음에 따른다.  

2 3
eH

E
Rτ ≤  인 경우   

C Eτ τ=                  

2 3
eH

E
Rτ >  인 경우   1

3 4 3
eH eH

C
E

R Rτ
τ

⎛ ⎞
= −⎜ ⎟⎜ ⎟

⎝ ⎠
     

τE : 오일러(Euler)의 전단좌굴 응력(N/mm2)으로 다음에 따른다.   
2

30.9
10

w
E t

tk E
C

τ ⎛ ⎞= ⎜ ⎟
⎝ ⎠

    

kt : 계수로서 6.34 로 한다.  

wt   : 파형격벽의 웨브 순 두께 (mm)  

C  : 파형격벽의 웨브의 폭(m)으로, 6장 2절 그림 2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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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1차 지지부재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해서는 1장 4절에 따른다.  

2L  : 규칙에 의한 길이. 단, 300m 이상일 경우는 300m로 한다.   

YI  : 선체 횡단면의 수평중립축에 대한 순단면 2차모멘트(m4)로서, 5장 1절 [1.5]에 따른다. 모

든 선체 구조부재에 대해서 제공총두께에서 0.5tc 만큼 두께를 감소시켜 계산한다.   

ZI   : 선체 횡단면의 수직중립축에 대한 순단면 2차모멘트(m4)로서, 5장 1절 [1.5]에 따른다. 모

든 선체 구조부재에 대해서 제공총두께에서 0.5 Ct  만큼 두께를 감소시켜 계산한다.  

N  : 1장 4절 [4]에 정의하는 참조 좌표계에서의 순선체 횡단면의 중심위치의 Z 좌표(m)이다.  

순선체 횡단면은 5장 1절 [1.2]에 따르며, 모든 선체 구조부재에 대해서 제공 총두께에서 

0.5 tC 만큼 두께를 감소시켜 고려한다.    

WS pp , : 비손상상태에서의 정수압, 파랑변동압(kN/m2)으로 [2.1.2]에 따른다.   

Xσ  : [2.1.5]에 정의된 법선응력 (kN/m2) 

s  : 1차 지지부재 사이의 간격(m)  

l  : 1차 지지부재의 스팬으로, 해당 부재를 지지하는 부재사이의 거리(m)로서,  3장 6절 [5.3] 

에 따른다.  

wh   : 웨브 높이(mm)  

wt   : 웨브 순두께(mm)  

fb   : 면재의 폭(mm)  

ft   : 면재의 순두께(mm)  

pb   : 1차지지부재의 부착판의 항복강도 평가시에 고려하는 폭(m)으로, 3장 6절 [4.3]에 따른다.    

w   : 폭( pb )의 부착판을 포함하는 1차 지지부재의 순단면계수(cm3)로서 3장 6절 [4.4]에 따른다.   

ShA   : 순전단면적(cm2)으로서 3장 6절 [5.5]에 따른다.   

m      : 계수로서 10으로 한다.  

aτ  : 허용 전단응력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Ya R4.0=τ  

k  : 1장 4절 [2.2.1]에 정의된 재료계수  

zyx ,,  : 평가하고 있는 점의 1장 4절에 규정하는 참조좌표계에서의  X, Y 및 Z 좌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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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항  

1.1 적  용  

1.1.1  

이 절의 규정은 면외압 및 종강도에 기여하는 부재에 있어서는 선체거더 법선응력에 대한 기둥 

및 1차 지지부재의 강도평가에 적용한다. 집중하중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도 항복강도 평가를 수행

하여야 한다.   

1.2 길이(L) 150m 미만 선박의 1차 지지부재  

1.2.1  

길이(L) 150m 미만 선박의 1차 지지부재에 대해서는 [2], [4]의 규정에 따라 강도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2.2  

[1.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차 지지부재의 강도평가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직접 

강도평가 방법에 따라 수행을 할 수가 있다.   

1.3 길이 150m 이상 선박의 1차 지지부재  

1.3.1  

길이 150m 이상 선박의 1차 지지부재에 대해서는 7장에 규정하는 직접강도계산에 의해 강도평가

를 수행하여야 한다. BC-A 및 BC-B 선박의 1차 지지부재는 [3], [4]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4 순 치수  

1.4.1  

이 절에서 규정하는 모든 부재치수는 3장 2절에 의한 순판두께로서 어떤 부식추가도 포함하지 않

은 것으로 한다. 총 판두께에 대해서는 3장 2절 [3]의 규정을 따른다.  

1.5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최소 순두께  

1.5.1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순두께(mm)는 26.0 L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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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이 150m 미만 선박의 1차 지지부재 치수  

2.1 하중 모델  

2.1.1 일 반   

비손상 상태에 있어서 해수, 화물 및 밸러스트에 의해 발생하는 정적 및 동적압력은 고려하는 1차

지지부재의 장소 및 인접하는 구획의 종류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파랑에 의한 면외압력 및 선체거더하중에 대해서는 4장 4절에 규정하는 10-8 확률수준에 대응하는 

서로 독립된 하중상태 H1, H2, F1, F2, R1, R2, P1 및 P2를 고려하여야 한다.    

2.1.2 비손상 상태에서의 면외압력 

비손상 상태에서의 면외압력은 정적 및 동적압력으로 구성된다.  

정적압력( Sp )은 다음의 압력을 포함한다.  

• 4장 5절 [1]에 따른 정수압 

• 4장 6절에 따른 화물 및 밸러스트 정적압력   

동적압력( Wp )은 하중상태 H1, H2, F1, F2, R1, R2, P1 및 P2에 대해서 각각 다음의 압력을 포함한다.  

• 4장 5절 [1]에 따른 변동압   

• 4장 6절에 따른 화물 및 밸러스트에 의한 동적압력   

2.1.3 외 판  

외판에 대한 정수압 및 변동압은 다음에 열거하는 면외압력을 각각 단독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수압 및 파랑 변동압 

•  외판에 인접하는 구획의 적재물에 의한 정적 및 동적압력   

단, 외판에 인접하는 구획에 액체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외수압만을 고려한다.  

2.1.4 외판 이외의 부재  

인접하는 구획의 경계로 되는 판부재에 고려되는 정적 및 동적압력은 2개의 구획에 각각 작용하

는 압력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2.1.5 법선 응력  

종강도에 기여하는 1차 지지부재의 강도평가의 경우에 고려되는 법선응력 σX (N/mm2)는 새깅 및 

호깅의 각각의 상태에 있어서, 다음식에 의한 값의 최대값으로 한다.     

310)()( −

⎥
⎥
⎦

⎤

⎢
⎢
⎣

⎡
−−+−= y

I
M

CNz
I

M
CNz

I
M

C
Z

WH
WH

Y

WV
WV

Y

SW
SWXσ  

여기서,      

SWM  :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의 허용 정수중 굽힘모멘트 (kN.m) 

WVM   :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의 파랑 종굽힘모멘트(kN.m)로서, 4장 3절에 따른다.  



11 편 6장 4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4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WHM   : 수평 굽힘모멘트(kNm)로서, 4장 3절에 따른다.  

SWC  : 하중의 조합계수로서, 표 1에 의한 값. 

WHWV CC ,  : 4장 4절 [2.2]에 따른 조합계수로서, 표 1에 의한 값.  

표 1:   조합 계수 CSW, CWV 및 CWH 

하중 
조건 

호 깅 새 깅 

 CSW CWV CWH CSW CWV CWH 

H1 비 적용 -1 -1 0 

H2 1 1 0 비 적용  

F1 비 적용 -1 -1 0 

F2 1 1 0 비 적용 

R1 1 0 

S

LC

T
T

−2.1  
-1 0 

S

LC

T
T

−2.1  

R2 1 0 
2.1−

S

LC

T
T  

-1 0 
2.1−

S

LC

T
T  

P1 1 

S

LC

T
T

−4.0  
0 -1 

S

LC

T
T

−4.0  
0 

P2 1 
4.0−

S

LC

T
T  

0 -1 
4.0−

S

LC

T
T  

0 

 

2.2 중심선 거더 및 측 거더  

2.2.1 웨브의 순두께  

이중저구조의 중심선거더 및 측거더의 순두께(mm)는 1t , 2t  및 3t  중 가장 큰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2

10
11 41

DBa

c

B
y

dd
xxpS

Ct
τ

  

여기서, 

3 1'
1

22

2 75.1 t
C
aH

t aτ×=  

k
aC

t
''

1
3 =  

여기서,  

cxx −  : 각 화물창의 중앙에서 고려하는 위치까지의 선박의 길이방향의 거리(m). 단, DBl25.0  

         미만의 경우는 DBl25.0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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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이중저에 작용하는 압력 차(kN/m2)로서, 다음에 따른다.   

( ) ( )BwBMsIBwIBs ppppp ,,,, +−+=  

IBSp ,  : 내저판에 작용하는 화물 또는 밸러스트에 의한 정압(KN/m2)으로 4장 6절에 따른다. 고려

하는 화물창의 이중저 중앙부에서의 값으로 한다.  

IBWp ,  : 내저판에 작용하는 화물 또는 밸러스트에 의한 동적압력(KN/m2)으로 4장 6절에 따른다. 

고려하는 화물창의 이중저 중앙부에서의 값으로 한다.   

BMSp ,  : 선저외판에 작용하는 해수 및 밸러스트에 의한 정압(KN/m2)으로 4장 6절에 따른다. 고려

하는 화물창의 이중저 중앙부에서의 값으로 한다.   

BMWp ,  : 선저외판에 작용하는 해수 및 밸러스트에 의한 변동압(KN/m2)으로 4장 6절에 따른다. 고

려하는 화물창의 이중저 중앙부에서의 값으로 한다.   

S  : 고려하는 중심선 거더 또는 측거더에 인접하는 거더 사이의 거리(m)로서, 좌우 양측의 

거더까지 거리의 평균값으로 한다.   

0d  : 고려하는 중심선 거더 또는 측거더의 깊이(m)  

1d  : 고려하는 위치에 있어서 개구의 깊이(m)  

DBl  : 이중저의 길이(m). 횡격벽에 스툴이 있는 경우, DBl 는 토우사이의 거리로 한다.   

cx  : 1장 4절에 정의된 참조좌표계에 따른 고려하는 이중저 중앙부의 x좌표(m)  

DBB  : 중앙부에서의 이중저의 폭으로 호퍼탱크의 토우사이의 거리(그림 3 참조)  

1C  : DBB / DBl 에 따라 표 2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DBB / DBl 의 중간값의 경우에 1C 는 보간법

으로 구한다.  

a  : 고려되는 위치에서의 거더의 깊이(m). 단, 거더에 수평보강재가 설치된 경우 a는 수평 

보강재와 선저외판 또는 내저판사이의 거리(m), 또는 해당 보강재사이의 거리로 한다.   

1S  : 중신선거더 또는 측거더의 수직보강재 또는 늑판의 간격(m)  

'
1C  : 1S / a에 따라 표 3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1S / a가 표의 중간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구한다. 

H  : 다음 식에 의한 값  

• 
α
φ5.01+=H  : 거더에 보강되지 않는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 0.1=H       : 그 밖의 경우  

φ  : 개구의 큰쪽 직경(m)  

α   : a와 1S 중 큰 값(m)  

''
1C  : 1S / a에 따라 표 4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1S / a가 표의 중간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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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수 1C  

DBDBB l/  0.4이하 0.6 0.8 1.0 1.2 1.4 1.6이상 

1C  0.5 0.71 0.83 0.88 0.95 0.98 1.00 

표 3:   계수 '
1C  

a
S1  0.3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이상

'
1C  64 38 25 19 15 12 10 9 8 7 

표 4:   계수 ''
1C  

a
S1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 1.6이상

중심선 
거더 

4.4 5.4 6.3 7.1 7.7 8.2 8.6 8.9 9.3 9.6 9.7 ''
1C  

측거더 3.6 4.4 5.1 5.8 6.3 6.7 7.0 7.3 7.6 7.9 8.0 

 

2.3 늑 판  

2.3.1 웨브의 순두께  

이중저구조 늑판의 순두께는 다음의 1t , 2t  및 3t  중 가장 큰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0

21 21
2

DB

c

DBa

DB

l
xx

B

y
dd

pSB
Ct

τ
 

여기서,  

cxx − 가 DBl25.0  미만의 경우는 cxx − 는 DBl25.0 로, y 가 4/'
DBB  미만의 경우는 y 는 4/'b  

로 한다.  

3 1'
2

22

2 75.1 t
C
aH

t aτ×=  

k
S

t 2
3

5.8
=  

여기서,  

cxx −  : 각 화물창의 중앙에서 고려하는 위치까지의 선박의 길이방향의 거리(m). 단, DBl25.0  

         미만의 경우는 DBl25.0  로 한다.      

y      : 고려하는 늑판에 있어서 선체중심선에서 고려하는 위치까지의 선폭방향의 거리(m). 단, 

4/'
DBB  미만의 경우는 4/'

DBB 로 한다.   
S   : 늑판의 간격(m)  

0d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늑판의 깊이(m)  

1d  : 고려하는 위치에서 개구의 깊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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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B  : 고려하는 늑판의 내저판 상면에서의 이중저의 폭으로, 호퍼탱크의 내단(토우) 사이의 거

리(m).  

2C  : DBDBB l/ 에 따라 표 5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DBDBB l/ 가 중간의 값일 경우는 보간법에 

의한다. 

DBcDB xBp l,,,  : [2.2.1]의 정의에 따른다.  

a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늑판의 깊이(m). 단, 늑판에 수평보강재를 설치하는 경우, a는 해당

보강재와 선저외판 또는 내저판사이의 거리(m), 또는 해당 보강재사이의 거리로 한다.   

1S  : 늑판의 수직보강재 또는 이중저 거더의 간격(m) 

'
2C  : 1S / 0d 에 따라 표 6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1S / 0d 의 중간값인 경우는 보간법에 의한다.  

H  : 다음 식에 따른다.   

a) 늑판에 보강된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개구가 없는 경우   

1) 보강되지 않은 슬롯를 설치하는 경우 :    

0.10.4
1

2 −=
S
d

H   단, H  = 1.0 이상  

2) 보강된 슬롯을 설치하는 경우  : H  = 1.0  

b) 늑판에 보강되지 않은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1) 보강되지 않은 슬롯를 설치하는 경우 :   

0.10.45.01
1

2

0
−⎟⎟

⎠

⎞
⎜⎜
⎝

⎛
+=

S
d

d
H φ   단, 1+0.5

0d
φ  이상  

2) 보강된 슬롯를 설치하는 경우  :  
0

5.01
d

H φ
+=   

2d  : 보강되지 않은 슬롯의 깊이(m)로서, 늑골의 상하에 설치되어 있는 슬롯으로서, 큰쪽의 값

으로 한다.   

φ   : 개구의 큰쪽 직경(m)  

2S  : 1S 과 a중 작은 값(m)  

표 5:   계수 2C  

DB

DBB
l

 0.4이하 0.6 0.8 1.0 1.2 1.4 1.6이상 

2C  0.48 0.47 0.45 0.43 0.40 0.37 0.34 

표 6:   계수  '
2C  

01 / dS  0.3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이상

'
2C  64 38 25 19 15 12 10 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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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중 선측구조의 스트링거  

2.4.1  웨브의 순두께  

이중 선측구조의 스트링거의 순두께는 다음의 21, tt  및 3t  중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a

c

dd
xxpS

Ct
τ10

31 −

−
=       

k
S

t 2
3

5.8
=  

여기서,  

cxx −  : 각 화물창의 중앙에서 고려하는 위치까지의 선박의 길이방향의 거리(m). 단, DBl25.0  

         미만의 경우는 DBl25.0  로 한다.      

p  : 이중 선측부에 있어서의 압력 차(kN/㎡)로서, 다음에 따른다.   

( ) ( )LBWLBSSSWSSS ppppp ,,,, +−+=  

SSSp ,  : 선측외판에 작용하는 해수 및 밸러스트에 의해 발생하는 정압(kN/㎡)으로서, 4장 6절에 

따른다. 하중은 빌지호퍼 상단부에서 이중선측의 길이 DSl 의 중앙부에서의 값으로 한다.  

SSWp ,  : 선측외판에 작용하는 해수 및 밸러스트에 의해 발생하는 변동압(kN/㎡)으로서, 4장 6절에 

따른다. 하중은 빌지호퍼 상단부에서 이중선측의 길이 DSl 의 중앙부에서의 값으로 한다.  

LBSp ,  : 종격벽에 작용하는 밸러스트에 의해 발생하는 정압(kN/㎡)으로서, 4장 6절에 따른다. 하중

은 빌지호퍼 상단부에서 이중선측의 길이 DSl 의 중앙부에서의 값으로 한다.   

LBWp ,  : 종격벽에 작용하는 밸러스트에 의해 발생하는 변동압(kN/㎡)으로서, 4장 6절에 따른다. 하

중은 빌지호퍼 상단부에서 이중선측의 길이 DSl 의 중앙부에서의 값으로 한다.   

S  : 스트링거가 지지하는 부분의 폭(m)  

0d   : 스트링거의 깊이(m)  

1d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개구의 깊이(m)  

cx  : 1장 4절에서 정의된 좌표계에 따른 이중선측 중심에서의 x 좌표(m)  

DSl  : 고려하는 이중선측내의 횡격벽 사이의 거리(m)  

DSh  : 고려하는 이중선측의 높이(m)로서, 빌지호퍼의 상단과 톱사이드 탱크의 하단 사이의 거

리(m)  

3C  : DSh / DSl 에 따라 표 7 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DSh / DSl 의 중간값인 경우는 보간법에 

의한다.   

a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스트링거의 깊이(m). 단, 스트링거에 종방향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

우, a는 해당 보강재와 선측외판 또는 종격벽사이의 거리 또는 해당 보강재 사이의 거리.

로 한다.    

1S  : 스트링거의 선폭방향에 설치하는 보강재 간격(m)  

'
3C  : 1S /a에 따라 표 8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1S /a의 중간값의 경우는 보간법에 의한다.   

H  : 다음 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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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
φ5.01+=H  : 스트링거에 보강되지 않는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 0.1=H       : 그 밖의 경우  

φ  : 개구의 큰쪽 직경(m)  

α  :  a 또는 1S  중 큰 값(m)  

2S  : a 또는 1S  중 작은 값(m)  

표 7:   계수 3C  

DS

DSh
l

 0.5이하 0.6 0.7 0.8 0.9 1.0 1.1 1.2 1.3이상

3C  0.16 0.23 0.30 0.36 0.41 0.44 0.47 0.50 0.54 

표 8:   계수 '
3C  

a
S1  0.3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이상

'
3C  64 38 25 19 15 12 10 9 8 7 

 

2.5 이중 선측구조의 횡늑골 

2.5.1 웨브의 순두께  

이중 선측구조의 선측 횡늑골의 순두께는 t1, t2 및 t3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
=

DS

BH

a

DS

h
zz

dd
pSh

Ct 75.11
)( 10

41 τ
, 여기서 BHzz − > DSh4.0  이면, BHzz −  는 DSh4.0  

3 1'
4

22

2 75.1 t
C
aH

t aτ×=  

k
S

t 2
3

5.8
=  

여기서,  

BHzz − : 각 화물창의 빌지호퍼 상단에서 고려하는 위치까지의 깊이 방향의 거리(m). 단, DSh4.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DSh4.0 로 한다.  

S  : 트랜스버스가 지지하는 부분의 폭(m)  

0d   : 트랜스버스 깊이(m)  

1d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개구의 깊이(m)  

4C  : DSh / DSl 에 따라 표 9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DSh / DSl 가 중간의 값인 경우는 보간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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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z  : 빌지호퍼 상단의 1장 4절에서 정의된 좌표계에 따른 Z 좌표(m)  

DShp,  및 DSl  : [2.4.1]에 따른다.   

a  : 고려하는 위치에서 트랜스버스의 깊이(m). 단, 트랜스버스에 수직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

우, a는 해당 보강재와 선측외판 또는 종격벽까지의 거리 또는 해당 휨보강재 사이의 거

리(m)로 한다.    

1S  : 트랜스버스의 수평 보강재의 간격(m)  

'
4C  : 1S /a에 따라 표 10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1S /a 의 중간값인 경우는 보간법에 의한다.   

H  : 다음 식에 따른다.   

• 
α
φ5.01+=H  : 트랜스버스에 보강되지 않는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 0.1=H       : 그 밖의 경우  

φ   : 개구의 최대 직경(m)  

α   : a 또는 1S  중 큰 값(m)  

2S  : a 또는 1S  중 작은 값(m) 

표 9:   계수 4C   

DS

DSh
l

 0.5이하 0.6 0.7 0.8 0.9 1.0 1.1 1.2 1.3이상

4C  0.62 0.61 0.59 0.55 0.52 0.49 0.46 0.43 0.41 

표 10:   계수 '
4C  

a
S1  0.3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이상

'
4C  64 38 25 19 15 12 10 9 8 7 

 

2.6 빌지호퍼탱크, 톱사이드탱크 및 그 밖의 구조의 1차지지부재  

2.6.1 하중 평가위치   

수평부재의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려하는 1차 지지부재의 스팬 중

앙에서의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직부재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1차 지지부재의 스팬 중

앙에서의 값과 다음식에 의한 값 중 큰쪽의 값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LU pp
p

+
=  : 수직부재의 상단의 위치가 압력이 0 인 위치보다 하방에 있는 경우   

• 
2

1 Lp
p

l

l
=    : 수직부재의 상단이 압력이 0 인 위치이거나 상방에 있는 경우 (그림 1참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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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 수직부재의 하단과 압력이 0 인 위치 사이의 거리(m)  

LU pp , : 수직부재 상, 하단부에 있어서의 면외하중(kN/㎡)   

 

pL

l1

 

그림 1: 수직부재의 하중  

2.6.2 경계조건  

이 규정은 양단이 고정단인 1차 지지부재에 적용한다. 이것과 다른 경계조건의 1차 지지부재의 항

복강도평가는 경우에 따라서 검토를 행하여야 한다.   

2.6.3 순단면계수 및 순전단면적   

면외압력이 작용하는 1차 지지부재의 순단면계수 w (cm3) 순전단면적 shA (cm2) 및 웨브의 순두께

wt (mm)는 아래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3
2

10
YS

WS

Rm
spp

w
λ

l+
=  

φτ sin
)(5

a

WS
sh

spp
A

l+
=  

3

5
410

75.1 sh
aw

w A
C

h
t

τ
⋅=  

여기서,   

Sλ  : 표 11에서 정의된 계수  

φ  : 1차 지지부재의 웨브와 해당 지지부재의 부착판과의 각도(deg)로서, 해당 지지부재 스팬

의 중앙에서의 값으로 한다. φ가 75도 미만일 경우에는 보정하여야 한다.  

5C  : 1s  및 0d  에 따라 표 12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01 / ds 의 중간값인 경우는 보간법에 의한

다.  

k  : 1S 과 0d 에 따라 표 12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1S /a 의 중간값인 경우는 보간법에 의한다.  

1S  : 웨브 보강재 또는 웨브에 설치된 트리핑 브래킷 간격(m)  

0d  : 판부재에 평행한 웨브 보강재 간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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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수 Sλ   

1차 지지부재 계수 Sλ  

종강도에 기여하는 종방향부재 ⎟
⎟
⎠

⎞
⎜
⎜
⎝

⎛
−

Y

X

R
σ

85.00.11.1 , 0.8 이하의 값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부재 0.8 

표 12:   계수 5C  

01 / ds  0.3이하 0.4 0.5 0.6 0.7 0.8 0.9 1.0 1.5 2.0이상

5C  60.0 40.0 26.8 20.0 16.4 14.4 13.0 12.3 11.1 10.2 

 

3. BC-A, BC-B 선박의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추가요건 

3.1 침수시의 이중저 강도평가   

3.1.1 이중저의 전단능력  

이중저의 전단능력은 다음의 늑판 및 거더의 양단부에 있어서 전단능력의 합으로서 계산한다.   

• 양현 호퍼탱크에 인접한 모든 늑판. 다만, 횡격벽 하부스툴 또는 스툴이 없는 경우는 횡격벽

에 인접하는 2개의 늑판(그림 2 참조)에 대해서는 1/2의 강도로서 평가한다. 늑판의 전단강도

는 [3.1.2]에 따른다.  

• 횡격벽의 하부스툴 또는 스툴이 없는 경우는 횡격벽의 하부에 있는 모든 이중저 거더. 거더의 

전단강도는 [3.1.3]에 따른다.  

화물창단부에 있어서 거더 또는 늑판이 경계로 되는 스툴하부의 늑판 또는 빌지호퍼 내단의 거더

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의 강도는 경계까지 도달하고 있는 단부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고려되어야 할 늑판 및 거더는 빌지호퍼 및 스툴(스툴이 없는 경우는 횡격벽)로서 폐위되는 범위

내에 있는것으로 하여야 한다. 빌지호퍼 내단의 측거더 및 내저판과 스툴(스툴이 없는 경우는 횡

격벽)의 접합부 하단의 늑골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중저의 형상 또는 구조적 배치가 앞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의 이중저의 전단능력은 7장

에서 규정하는 직접강도계산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   

3.1.2 늑판의 전단강도  

늑판의 전단강도(kN)는 다음 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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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지호퍼 내단의 거더에 접하는 늑판 패널   

3

1
1 10−=

η
τ A

ff AS  

• 거더와 늑판으로 폐위되는 구획의 일부(이하 간단히 베이라 한다.)에 있어서 가장 선측의 장

소에 개구를 설치한 늑판의 패널   

3

2
,2 10−=
η
τ A

hff AS  

여기서,  

FA   : 빌지호퍼에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늑판패널의 순단면적(㎟)  

HFA ,  : 가장 선측의 베이에 개구를 설치한 경우의 개구부에 있어서 늑판패널의 순단면적(㎟)   

Aτ  : 허용 전단응력(N/㎟)으로 다음 중 작은 값으로 한다.  

( ) 8.0

6.0

/
645.0

N

eH
A

ts
R

=τ   및  
3

eH
A

R
=τ  

Nt  : 늑판의 순두께(㎜)  

s  : 고려하는 패널의 보강재 간격(m)  

1η  : 계수로서 1.1로 한다.  

2η  : 계수로서 1.2로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보강을 행한 경우는 1.1로 할 수 있다.   

3.1.3 거더의 전단강도  

거더의 전단강도(kN)는 다음 식에 따른다.  

• 스툴(스툴이 없는 경우 횡격벽) 하부의 늑판에 도달하는 거더패널   

3

1
1 10−=

η
τ A

gg AS  

• 가장 전방 또는 후방의 베이에 개구를 설치한 거더의 패널   

3

2
,2 10−=
η
τ A

hgg AS  

여기서,  

Ag   : 스툴(스툴이 없는 경우 횡격벽)에 인접한 거더의 순단면적(㎟)  

Ag,h : 가장 전방 또는 후방의 베이에 개구를 설치한 경우의 개구부에 있어서 거더의 순단면적

(㎟)  

Aτ   : 허용 전단응력(kN/㎡)으로 [3.1.2]에 따른다. 단, Nt 은 거더의 순두께로 치환한다.   

1η   : 계수로서 1.1로 한다.  

2η   : 계수로서 1.15로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보강을 행한 경우는 1.1로 

할 수 있다.  



11 편 6장 4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4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3.1.4 화물창의 허용 적재중량  

화물창의 허용 적재중량(ton)은 다음 식에 따른다. 단, 어떤 경우에도 비 침수시의 계획 최대적재

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F
VW C

1ρ=  

여기서,   

F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F=1.1   : 일반적인 경우  

• F=1.05  : 강재 화물인 경우  

V  : 높이 Bh  까지 균일 적재한 상태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용적(㎥)  

Bh  : 화물의 적재높이로서 다음식에 따른다.    

g
Xh
C

B ρ
=  

X   : 압력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 산적 건화물의 경우 다음 식에 의한 값 중 작은 값  

( )
( )11

1.0 1

−+

−−+
=

perm

hDzgZX

C

FF

ρ
ρ

ρ  

)1.0( 1 permhDzgZX FF −−+= ρ  

• 강재 화물등의 경우  

C

FF hDzgZX

ρ
ρ

ρ

−

−−+
=

1

)1.0( 1  

1D  : 선박의 깊이로서, 선측에서 기준선부터 건현갑판까지의 거리(m). 

hF : 고려하는 점에 있어서 침수수두(m)로서, 선체의 트림 및 횡경사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계산점에서 화물창의 침수깊이 FZ  (m)까지의  수직거리.  

FZ  : 4장 6절 [3.4.3]에 따른 침수깊이(m).    

perm   : 침수율로서 0.3을 초과 할 필요가 없다.   

Z   : 압력(kN/㎡)으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중 작은 값  

• 
HDB

H

A
C

Z
,

=  

• 
EDB

E

A
C

Z
,

=  

HC  : [3.1.1]에 따른 이중저의 전단능력(kN)으로서, 늑판에 대해서는 전단강도 Sf1 과 Sf2 ([3.1.2] 

참조) 중 작은 값을 한다. 거더에 대하여는 전단강도 Sg1과 Sg2 ([3.1.3] 참조) 중 작은 값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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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3.1.1]에 따른 이중저의 전단능력(kN)으로서, 늑판에 대해서는 전단강도 Sf1 ([3.1.2] 참조)과 

거더에 대하여는 전단강도 Sg1 과 Sg2 ([3.1.3] 참조) 중 작은 값을 고려한다. 

• ∑
=

=
n

i
iDBiHDB BSA

1
,,  

• ∑
=

−=
n

i
DBiHDB sBSA

1
, )(  

n   : 스툴(스툴이 없는 경우 횡격벽) 사이의 늑판의 수 

iS  : i번째 늑판이 지지하는 면재의 폭(m)  

iDBB ,  : 길이(m)로서 다음에 따른다.   

• iDBB ,  = sB iDB −,   : 늑판이 Sf1 < Sf2 일 경우 ([3.1.2] 참조)  

• iDBB ,  = hDBB ,      : 늑판이 Sf1≥ Sf2 일 경우 ([3.1.2] 참조)  

DBB  : 빌지호퍼사이의 이중저의 나비(m). (그림 3 참조)  

hDBB , : 두개의 개구 사이의 거리(m). (그림 3 참조)  

s     : 빌지호퍼에 인접한 내저판 종늑골의 간격(m).  

 

 

그림 2: 이중저 구조 

 

거더 

늑판

스툴에 인접한
늑판 

격벽에 인접한
늑판

하부 스툴 
횡격벽

C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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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B

BDB,h

 

그림 3: DBB  및 hDBB , 의 치수 

 

4. 필 러 

4.1 압축 축 하중에 의한 필러의 좌굴  

4.1.1 일 반  

필러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은 [4.1.2]의 규정에 의한 임계기둥(Critical Column) 좌굴응력 이하 이어야 

한다.     

4.1.2 필러의 임계기둥 좌굴응력 

필러의 임계기둥 좌굴응력(N/mm2)은 다음식에 따른다.   

21
eH

E
R

≤σ  일때   1EcB σσ =  

21
eH

E
R

>σ  일때  ⎟⎟
⎠

⎞
⎜⎜
⎝

⎛
−=

14
1

E

eH
eHcB

R
R

σ
σ   

여기서, 

σE1 : 오일러 기둥(Euler Column) 좌굴응력(N/mm2)으로 다음에 따른다.    

( )
4

2
2

1 10−=
flA
IEE πσ  

I : 필러의 최소 순단면 2차모멘트(cm4)  

A : 필러의 순 단면적(cm2)  

f : 표 13에 의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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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계 수  f 

기둥의 경계조건  f 
양단 고정  

 

 
 

0.5

1단 고정, 1단 힌지 
 

 
 

2
2

양단 힌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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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 좌굴 및 최종강도 

1. 6 장 3 절의 적용  

1.1 일 반   

1.1.1 가변 전단응력  

일정하지 않은 전단응력이 요소판 패널의 폭 b 에 작용하는 경우, 다음의 2 값 중 큰쪽의 값을 전

단응력으로 하여야 한다.  

• 전단응력 τ 의 평균값 

• 0.5τmax 

1.1.2 요소 판패널내에서의 두께의 변화  

요소 판패널 폭 b 의 범위내에서 두께가 변화하는 경우, 패널의 크기가 'ba × , 두께가 얇은쪽의 

두께 t1 으로 한 등가의 패널을 이용하여 좌굴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가 패널의 폭은 다음식으로 정의된다.  

5.1

2

1
21

'
⎟⎟
⎠

⎞
⎜⎜
⎝

⎛
+=

t
t

bbb  

여기서, 

1b  : 얇은쪽의 두께 t1 부위의 요소 판패널의 폭  

2b  : 두꺼운쪽의 두께 t2 부위의 요소 판패널의 폭  

 

�� ��

�

�� ��

 

그림 1: 판 두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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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개구를 설치한 늑판 및 거더의 평가   

개구를 설치한 늑판 및 거더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a) 그림 2 와 같이 판요소를 여러개의 요소판패널로 분할한다.   

b) 요소 판패널 및 a)에 따라 세분화한 패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에서 평가한다.    

• 1 에서 4의 세분화한 패널의 경우 : 4변 지지로 한다.  

(6장 3절 표 2의 응력상태 1 및 2를 적용한다.) 

•  5 와 6 의 패널의 경우 : 3변은 지지로, 나머지 1변은 자유로 한다.                       

(6장 3절 표 2의 응력상태 3을 적용한다.) 

 

�

���

� �

�
�

� �

�

�

 
그림 2: 개구을 가지는 거더의 요소 판패널  

1.2 선체 횡단면 해석에의 적용  

1.2.1 이상화한 요소 판패널  

요소 판패널의 좌굴강도는 6장 3절 [2.1]에 규정하는 응력상태에 있어서, 6장 3절 [3]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평면패널 및 곡면패널의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는 6장 3절 표 2 및 6장 3

절 표 3에 규정한다.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를 6장 3절 표 2에 의해 정하는 경우, 응력상태 및 판의 보강형식에 따라 

다음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압축응력의 경우  

1) 종식구조에 대한 응력상태 1의 경우 :  

X 방향에 작용하는 막응력 xσ 를 6장 3절 [2.1.2]에 규정하는 법선응력 σ n 로 한다.     

2) 횡식구조에 대한 응력상태 2의 경우 :  

Y 방향에 작용하는 막응력 yσ 를 6장 3절 [2.1.2]에 규정하는 법선응력 σ n 로 한다. 종횡비 

α 를 산정하는 경우, α 가 1이상의 값이 되도록 패널의 a, b 값을 서로 바꿀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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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응력의 경우  

1) 응력상태 5의 경우 :  

전단응력 τ 를 6장 3절 [2.1.3]에 정의된 SFτ 로 한다.   

•  

그림 3: 요소 판패널의 이상화  

1.2.2 일반 보강재  

부분 또는 전체 판패널의 종방향 및 횡방향 일반보강재에 대해서는 6장 3절 [2.1]에 정의하는 하

중상태에 대해서 6장 3절 [4]의 규정 및 다음의 조건에 의해 좌굴강도평가를 하여야 한다.  

• xσ 를 6장 3절 [2.1.2]에 규정하는 법선응력 σ n 로 한다.  

• 0=yσ 로 한다.  

보강재 부착판의 유효폭에 대해서는 6장 3절 [5]의 규정에 따른다.   

고려하는 보강재의 스팬 중앙에서의 응력 또는 인접하는 패널에 있어서 최대 압축응력의 0.5 중, 

큰쪽의 응력이 균일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1.2.3 1차 지지부재에 평행하게 보강재를 취부하는 경우   

1차 지지부재 부착판의 유효폭은 6장 3절 [5.2]에 따른다.   

1차 지지부재의 부착판에 보강재를 해당 부재의 웨브에 평행하게 취부하는 경우, 1차지지부재의

좌굴평가는 부착판의 보강재의 단면 2차모멘트를 고려한 단면 2차모멘트 xI 에 대하여 평가한다. 

(6장 3절 그림 3 참조) 

1.2.4 1차 지지부재에 수직하게 보강재를 취부하는 경우   

1차 지지부재 부착판의 유효폭은 6장 3절 [5.2]에 따른다.   

1차 지지부재의 부착판에 보강재를 해당 부재의 웨브에 수직하게 취부하는 경우, 1차지지부재의 

좌굴평가는 부착판의 유효폭을 고려한 단면 2차모멘트 xI 에 대하여 평가한다.   

(6장 3절 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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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접 강도계산에의 적용 

1.3.1 패널의 길이방향에 불균일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하중을 받지 않는 패널의 변에 있어서 압축응력이 판의 길이방향에 걸쳐 불균일하게 분포할 경우 

(예 : 굽힘을 받는 종거더), 압축응력은 해당 패널의 변에 있어서 최대의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쪽

의 패널의 변에서 b/2에서의 응력으로 하여야 한다.(그림 4 참조) 단, 긴변방향에 따라 작용하는 

압축응력의 평균값 이상 이어야 한다.   

  

���

� ��

 

그림 4: 불균일 압축응력 

1.3.2 사각형이 아닌 요소판 패널의 좌굴응력 계산  

 사각형 패널  

그림 5와 같이 불규칙한 좌굴패널을 형성하는 패널을 검토 시에는 이 형상의 면적이 최소가 

되는 패널을 고려한다. 이 패널을 종횡비 및 중심이 변화하지 않게 최초 패널 과 동일한 면적

이 될때까지 축소한다. 이상에 의해 긴변 a, 짧은 변 b의 최종적인 패널을 결정한다.   

	

�

 
최초 패널      (              ) 

중간 단계의 패널  (              ) 

최소 면적의 패널    (              ) 

최종 패널 (              ) 

그림 5: 사각형이 아닌 요소판 패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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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꼴 요소판 패널   

윗변 및 아래변의 평균값을 a로, 원래의 패널 높이 b를 가지는 사각의 패널로 한다.  

 

�

	  

그림 6: 사다리꼴 요소판 패널의 추정  

 직각 삼각형  

삼각형의 패널은 직각을 구성하는 2변을 각각 5.0 배 하여, 면적 및 종횡비가 동일하게 되는 

사각형 패널로 한다.   

 

	

�

 

그림 7: 직각 삼각형의 추정  

 일반적인 삼각형  

일반적인 삼각형은 상기 사각형 패널의 규정에 따른다.   

1.3.3 선측외판의 좌굴 평가  

수직방향으로 보강된 선측외판의 좌굴강도 평가에 대해서는 이하의 상태를 고려한다.   

 

(1) 패널의 긴변방향의 압축응력 및 전단응력이 패널의 높이방향에 있어 일정한 경우   

• 6장 3절 표 2에 규정하는 응력상태 1, 2 및 5를 적용한다.   

• 수평응력에 대하여는 )2,1( σσψ f= 로 한다.  

• 수직응력에 대하여는 0.1=ψ  로 한다.  

• 판두께는 패널의 최소두께로 한다.  

 

(2) 요소판 패널의 긴변방향의 압축응력, 짧은변 방향의 압축응력 및 전단응력이 패널의 높이방

향에 분포하는 경우, 다음의 응력상태를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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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패널의 긴변방향에 압축응력만 작용하는 경우   

• 패널의 크기는 b x b  ( 1=α )로 한다.  

• 0.1=ψ 으로 한다.  

• 좌굴평가는 패널에 작용하는 최대 압축응력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b) 패널의 긴변방향에 압축응력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 패널의 크기는 2b x b ( 2=α )로 한다  

• 0.1=ψ 로 한다.  

• 다음의 두 응력의 조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 요소 판패널에 작용하는 최대 압축응력, 최대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전단

응력 및 법선 응력    

* 요소 판패널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응력, 최대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압축

응력 및 법선응력   

• 고려하는 판의 두께는 각각 최대 압축응력 또는 최대 전단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의 값으

로 한다.   

c) 분포하는 법선응력, 패널의 긴변방향의 압축응력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 실제의 요소 판패널로 하여야 한다. ( ),( baf=α ). 

•  ψ 는 법선응력에 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압축응력 및 전단응력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값을 이용한다.   

• 판두께는 패널의 최소두께로 한다.   

1.3.4 파형격벽의 좌굴 평가  

파형격벽의 면재부의 패널은 파형에 평행한 법선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파형격벽의 웨브부의 패

널은 법선응력 및 전단응력을 조합한 응력을 고려하여 좌굴평가를 하여야 한다. 패널의 폭 b 는 

그림 8에 따른 값으로 한다.   

 

면재 웨브

 

그림 8: 파형격벽의  b 측정  

a) 면재의 평가  

• F1 = 1.1 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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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3절 표 2에 따른 응력상태 1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고려하는 패널의 크기는 b x b  ( 1=α )로 한다.  

• 0.1=ψ 로 한다.  

• 패널에 작용하는 최대 수직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고려하는 판의 두께는 최대 수직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값으로 한다.   

b) 웨브의 평가  

• F1 = 1.1 이 사용된다.   

• 6장 3절 표 2에 따른 응력상태 1 및 5를 적용하여야 한다.   

• 고려하는 패널의 크기는 2b x b  ( 2=α )로 한다.  

• 0.1=ψ 로 한다.  

• 다음의 두 응력의 조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 요소판패널에 작용하는 최대 압축응력, 최대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위치에 있어서 전단응력 

및 법선응력    

* 요소판패널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응력, 최대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위치에 있어서 압축응력 

및 법선응력   

• 고려하는 판의 두께는 각각 최대 압축응력 또는 최대 전단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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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도 해석 

 

제1절 1차 지지부재의 직접강도 평가 

제2절 화물창 구조의 전체 강도 유한요소 해석 

제3절 상세 응력 평가 

제4절 피로강도평가를 위한 핫스폿응력 해석 

부록 1 유한요소 모델의 종방향 범위 

부록 2 유한요소 해석에 있어서 변위에 기초한 좌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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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1차 지지부재의 직접강도 평가 

1. 일  반 

1.1 적  용 

1.1.1  
3 차원 유한요소해석을 기초로 한 1차 지지부재의 직접강도 평가는 길이 L 이 150m 이상인 선박에 적용

한다. 

1.1.2  
이 장에서는 3 종류의 유한요소해석 절차를 규정한다. 

a) 화물창 구조의 1차 지지부재의 전체 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전체강도 유한요소해석 (첫 번째 유한요소

해석 단계)로서, 2절에 따른다. 

b) 상세한 요소 분할을 가지고 고응력 부위를 평가하기 위한 상세 응력평가(두 번째 유한요소 해석 단계)

로서, 3절에 따른다. 

c) 피로강도 평가를 위하여 매우 상세한 요소 분할을 가지고 응력집중 점에서의 핫 스폿 응력을 계산하

기 위한 핫 스폿 응력 해석(세 번째 유한요소 해석 단계)으로서, 4절에 따른다. 

직접강도 평가를 위한 유한요소해석 절차의 흐름도는  그림 1에 따른다.   

1.2 컴퓨터 프로그램 

1.2.1  
유한요소 계산 프로그램은 목적하는 해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인정받지 못한 프로그램의 신뢰성은,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급이 만족하도록 입증되어야 한다.  

1.3 해석 보고서의 제출 

1.3.1  
해석의 배경 정보를 포함하여 직접강도 유한요소 해석의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버전 및 날짜를 포함하는 해석에 사용된 도면 목록. 

b) 구조 모델링 원칙, 실제 구조와 모델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c)  구조 모델 그림 

d) 모델에서 사용한 물성치, 판두께, 보 특성값 

e) 경계조건의 세부사항 

f) 해석된 모든 적재 조건 

g) 하중 적용 데이터 

h) 계산된 처짐에 대한 그림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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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산된 응력의 그림과 요약 

j) 좌굴 강도 평가의 상세 

k) 설계 기준의 만족 여부를 보여주는 도표화 된 결과 

l) 버전 및 날짜를 포함하는 유한요소 계산 프로그램의 인용문 

1.4 순 치수 

1.4.1  
직접 강도 해석은 3장 2절에 따른 순 치수 접근 방법에 기초하여야 한다.  

1.5 적용 하중 

1.5.1 설계 하중 
확률 수준이 10-4 인 피로강도 평가를 제외하고는, 직접강도해석은 4장에 주어진 확률수준 10-8에서의 설

계하중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장 가혹한 하중 상황을 부과할 수 있는 정적 및 동적 하중의 조합

이 3D 유한 요소 모델에 적용되어야 한다.  

1.5.2 구조 중량 
선체 구조 중량 효과는 정적 하중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적 하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강의 표준 비중은

7.85 t/m3으로 취한다. 

1.5.3 적재 조건 
4장 7절에 규정된 적재 조건을 3D 유한 요소 해석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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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한요소 해석 절차의 흐름도 

경계조건 

선체거더 하중 

설계하중(4장), 

부식 추가(3장 3절) 

직접강도평가 

항복평가 

좌굴평가 

산적화물선≥ 150m 

적재 상태(4장 7절) 

 
피로평가(4절 및 8장) 

 
고응력 부위의 상세한 
유한요소 해석 

 
피로 취약 부위의 매우 
상세한 유한요소 해석 

 
화물창구조의 전체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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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화물창 구조의 전체 강도 유한요소 해석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에 따른다.  

MSW   : 4장 7절 표 2에 따르는 설계 수직 굽힘 모멘트 

MWV  : 4장 3절 [3.1.1]에 따르는  호깅 또는 새깅 상태에서의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 

MWH  : 4장 3절 [3.3.1]에 따르는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 

QSW  : 4장 7절 표 3에 따르는  고려중인 격벽 위치에서의 허용 정수 중 전단력 

QWV  : 4장 3절 [3.2.1]에 따르는 수직 파랑 전단력 

CWV , CWH : 4장 4절 표 3에 따르는 하중 조합계수 

1. 일  반 

1.1 적 용 

1.1.1  
이 절의 절차는 선박 중앙부 내 화물창 구조의 직접 강도 해석에 집중하여 기술한다. 

1.1.2  
화물창구조의 전체 강도 유한요소해석은 작용시킨 정적 및 동적 하중 하에서 다음 값들이 허용 기준 내

에 있나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a) 선체거더 및 1차 지지부재의 응력수준  

b) 1차 지지부재의 좌굴강도 능력 

c) 1차 지지부재의 변형 

2. 해석 모델 

2.1 모델 범위 

2.1.1  
유한요소 모델의 종 방향 범위는 3개의 화물창 및 4개의 횡격벽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델 범위의 양단에

있는 횡격벽은 연결되어 있는 스툴과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모델의 양단은 수직 면을 형성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평면 상의 모든 트랜스버스 웨브 프레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델 범위의 상세는 부록 1에 

주어진다. 

2.1.2  
유한 요소 모델은 횡 방향으로의 비대칭 파랑 유기 하중을 고려하여 선체구조 양현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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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유한요소 모델에는 모든 주 구조 부재들을 표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내측 및 외측 외판, 이중저 늑판 및 

거더 시스템, 횡 및 수직 웨브 프레임, 스트링거 및 횡 및 종 격벽을 포함한다. 이들 구조 부재 상의 모든 

판재와 보강재를 모델링하여야 한다.  

2.2 유한요소 모델링 

2.2.1  
유한요소 모델에는 [2.1.3]에서 상세히 언급한 모든 구조 부재(판재 및 보강재)를 표현하여야 한다. 

2.2.2  
유한 요소의 분할 요소 경계는 가능한 한 실제 구조 상의 보강 시스템을 표현하여야 하며, 보강재 사이의

패널의 정확한 형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2.2.3  
각 구조 부재의 강성은 구조 부재에 대한 적합한 요소 종류를 사용하여 정확히 표현되어야 한다. 요소 종

류를 선택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보강재는 축, 비틀림, 2 축 전단 및 굽힘 강성을 갖는 보 또는 봉 요소로 모델링한다. 그러나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및 면재는 축 강성만을 갖고 길이에 걸쳐서 일정 단면적을 갖는 봉요소로 

모델링할 수 있다.  

(2) 판은 2축 및 면내 강성에 추가하여 면외 굽힘 강성을 갖는 쉘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그러나 2축 

및 면내 강성만을 갖는 막 요소를 면외 압력을 받지 않는 판에 사용할 수 있다. 

막 및 쉘 요소에 대하여, 그림 1에 보인 선형 사각형 및 삼각형 요소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림 1: 선형 막/쉘 사각형 및 삼각형 요소 

 

특히 큰 응력 구배가 기대되는 개구 주위, 브래킷 연결부 및 호퍼 연결부와 같은 구역 및 고 응력 구역

에서는, 가능한 한 에서는 삼각형 요소는 피한다. 

(3) 보강 패널은 패널의 강성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2차원 직교 요소로 모델링할 수 있다.  

2.2.4  
 직교(orthotropic) 요소가 유한요소 모델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 분할 요소 크기는 종 보강재 또는 횡 선측 늑골의 대표적인 간격 이하이어야 한다.  

• 보강재는 봉 요소 또는 보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한다.  

• 이중 선각의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웨브는 높이 방향으로 최소 3개의 요소로 분할한다.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7 장 2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3 

• 이중 선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측 프레임 및 단부 브래킷은, 웨브에 대하여는 쉘 요소를 사

용하여 모델링하며, 면재에 대하여는 쉘/보/봉 요소를 사용한다. 선측 외판 늑골의 웨브는 깊이 방향

으로 분할할  필요는 없다. 

• 요소의 종횡비는 1: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부록 1에 전형적인 요소 분할의 예를 보인다. 

2.2.5  
보강 패널에 대하여 유한 요소 모델에서 직교 요소를 사용한 경우, 요소 분할은 다음에 따른다. 

• 이중저 거더 혹은 늑판과 같은 부재에 대하여는, 요소 높이는 이중저 높이로 한다.  

• 2 개의 직교 요소 경계에 보강재가 위치하는 경우, 보강재는 보/봉 요소로 모델링하거나 혹은 2개의 

직교 요소상의 보강재의 강성에 반영하여 모델링한다. 

• 직교 요소와 막/쉘 요소 경계에 보강재가 위치하는 경우, 보강재는 보/봉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 2개의 막/쉘 요소의 경계에 보강재가 위치하는 경우, 보강재는 보/봉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 이중 선각이 설치되는 경우, 1차 지지부재의 높이 방향으로 한 요소를 갖고 모델링한다. 

• 이중선각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최소한 세 프레임에 하나는 연결된 브래킷과 함께, 웨브에 대하여

는 쉘 요소를 사용하여, 면재에 대하여는 쉘/보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한다. 

• 요소의 종횡비는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3 경계조건 

2.3.1  
모델의 양단은 표 1 및 표 2에 따라 단순 지지한다. 양 단면에서 종 부재 상의 절점은, 표 1에 보인 바와 같

이 선체 중심선 상에서 중립축에 있는 독립 절점에 강체 연결되어야 한다. 이 양단의 독립 절점은 표 2에 

보인 것처럼 고장되어야 한다.  

 

표 1:   양단의 강체-연결 

병진 회전 
모델의 양단에서 종 부재 상의 절점 

Dx Dy Dz Rx Ry Rz 
모든 종 부재 RL RL RL - - - 
RL 은 독립 절점의 관련된 자유도에 강체 연결됨을 의미한다.  

  
 

표 2:   독립 절점의 지지 조건 

병진 회전 
독립 절점의 위치 

Dx Dy Dz Rx Ry Rz 
모델 후단 상의 독립 절점 - Fix Fix - - - 
모델 전단 상의 독립 절점 Fix Fix Fix Fi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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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적재 조건 

2.4.1 일  반 
하중 패턴 및 하중 상태와 조합된 적재 조건을, 4장 부록 2에 보인 바와 같이 재래적인 설계를 위한 강제 

조건으로서 고려하여야 한다. 

2.5 선체 거더 하중의 고려 

2.5.1  일반 
각 적재 조건은 대응하는 선체 거더 하중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하중 조합은, 각 하중 상태에 대하여 4장 

4절에 규정한 파랑유기 굽힘 및 수평 굽힘 모멘트와 수직 전단력의 하중조합 계수 (Load Combination 

Factors, LCF)를 사용하여 고려한다.  

2.5.2  수직 굽힘 모멘트 해석 
수직 굽힘 모멘트 해석은 4장 7절 표 2에 열거한 상태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 요구 상태는 4장 

부록 2에 열거되어 있다.  

수직 굽힘 모멘트 해석에 있어서, 목표 선체 거더 하중은 유한 요소 모델 내의 중앙 화물창의 중앙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수직 굽힘 모멘트이다. 선체 거더 하중의 목표 값은, 4장 7절 표 2 및 4장 부록 2에 규

정된 정수 중 수직 굽힘 모멘트를 고려하여, 표 3에 따라 구해진다.  

 

표 3:   수직 굽힘 모멘트 해석에 대한 목표 하중 

선체 거더 하중효과 정수 중 파랑 고려 위치 

수직 굽힘 모멘트 MSW CWV MWV 중앙 화물창의 중앙 

수직 전단력 0 0 중앙 화물창의 중앙 

수평 굽힘 모멘트 --- CWH MWH 중앙 화물창의 중앙 

수평 전단력 --- 0 중앙 화물창의 중앙 

  

2.5.3 수직 전단력 해석 
수직 전단력 해석은 4장 7절 표 3에 열거한 상태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 요구 상태는 4장 부록 2

에 열거되어 있다. 

 수직 전단력 해석에 있어서, 목표 선체 거더 하중은 유한 요소 모델 내의 중앙 화물창의 횡격벽 중 하나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수직 전단력이다. 감소된 수직 굽힘 모멘트를 동시에 고려한다. 선체 거더 하중

의 목표 값은, 4장 7절 표 2, 4장 7절 표 3 및 4장 부록 2에 규정된 정수 중 수직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을 고

려하여, 표 4에 따라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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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직 전단력 해석에 대한 목표 하중 

선체 거더 하중효과 정수 중 파랑 위치 

수직 굽힘 모멘트 0.8MSW 0.65 CWV MWV 횡격벽 

수직 전단력 QSW QWV 횡격벽 

수평 굽힘 모멘트 --- 0 횡격벽 

수평 전단력 --- 0 횡격벽 

  

2.5.4 국부 하중의 영향 
모델에 가해진 국부 하중에 의하여 야기되는 선체 거더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의 분포는 선체 거더에 대

하여 단순 보이론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모델의 양단에서의 반력 및 국부 하중에 의하여 야기되는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의 분포는 다음 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aftfor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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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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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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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foreV
i

iaftV RzfR __ +⋅= ∑ rr
 

aftfore

i
iafti

foreH xx

yfxx
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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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fore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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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aftVFEMV
rr

⋅−= ∑__ )(     , xxi <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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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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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ftx  : 후단 지지 위치 

forex  : 전단 지지 위치 

x  : 고려하는 위치 

aftVR _ , foreVR _ , aftHR _  및 foreHR _        : 전단 및 후단에서의 수직 및 수평 반력 

FEMVQ _ , FEMHQ _ , FEMVM _  및 FEMHM _   : 유한 요소 모델에 가해진 국부 하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

직 및 수평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 . FEMVQ _ , FEMVM _  및 FEMHM _ 의 부호는 4장 3절의 부호규칙에 따

르며, 반력의 부호는 양의 전단력의 방향을 양으로 한다.  

if
r

          : 모든 국부 하중으로 인하여 절점 i 에 작용하는 힘  

ix  :  절점 i 의 종 방향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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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선체 거더 하중을 고려하는 방법 
굽힘 모멘트 해석에 대하여, 1차 지지부재의 평가에 있어 선체 거더 하중/응력을 고려하기 위하여 두 가

지 대안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 유한 요소 모델에 선체 거더 하중을 직접 부가하는 방법(직접법). 또는  

b) 면외 하중을 사용한 구조 해석으로부터 구한 응력에 별개로 선체 거더 응력을 중첩하는 방법(중첩법). 

전단력 해석에 대하여는 “직접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5.6 직접법 
직접법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 모델에서 선체 거더 하중 효과를 직접적으로 고려한다. [2.5.2] 및 [2.5.3]에 

규정된 선체 거더 하중 및 [2.5.4]에 규정된 국부 하중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평형 하중을 모델 양단에 작

용하여야 한다.  

목표 위치에서의 전단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두 세트의 강제 모멘트를 모델의 양단에 작용시킨다. 이러한 

모멘트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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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위치에서의 굽힘 모멘트를 조절하기 위하여 두 세트의 강제 모멘트를 모델의 양단에 작용시킨다. 

이러한 모멘트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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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qx  : 선체 거더 하중 평가를 위한 고려 위치 

FEMVQ _ , FEMHQ _ , FEMVM _ , FEMHM _   : [2.5.4]의 정의에 따른다. 

TVQ _ , THQ _ , TVM _ , THM _  : 표 3 및 표 4에 정의된, 위치 eqx 에서의 목표 수직 및 수평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 . TVQ _ , TVM _ , THM _ 의 부호는 4장 3절의 규정에 따른다.  

SFaftYM __ , SFforeYM __ , BMaftYM __ , BMforeYM __  : 수직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 조절을 위하여 전단 및 

후단에 작용시키는 강제 모멘트로서, y 축에 관하여 시계 방향을 양(+)으로 한다.  SFaftYM __ , 

SFforeYM __ , BMaftYM __ , BMforeYM __ 의 부호는 유한요소 모델의 축에 대한 부호규칙에 따른다. 다

른 굽힘모멘트, 전단력, 반력의 부호는 4장 3절의 규정에 따른다.  

SFaftZM __  , SFforeZM __ , BMaftZM __ , BMforeZM __  : 수평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 조절을 위하여 전단 및 

후단에 작용시키는 강제 모멘트로서, z 축에 관하여 시계 방향을 양(+)으로 한다.  SFaftZM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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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foreZM __ , BMaftZM __ , BMforeZM __  의 부호는 유한요소 모델의 축에 대한 부호규칙에 따른다. 다

른 굽힘모멘트, 전단력, 반력의 부호는 4장 3절의 규정에 따른다.  

 

모델 단에서의 강제 모멘트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 합력을 영(zero)으로 하고 합 모멘트를 강제 모멘트와 같게, 모델의 단부 단면에 분포력을 

작용시킨다.  분포력은 종 부재 상의 절점에 적용시키며, 경계 조건은 표 1에 따른다. 분포력은 박판 

벽 보이론(thin wall beam theory)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  [2.3.1]에 정의한 독립 점에서 집중 모멘트를 작용시킨다. 

2.5.7 중첩법 
중첩법에서 수직 굽힘 모멘트 해석에 대하여, 다음 식으로 구한 응력을 3차원 유한 요소 해석으로부터 구

한 종 부재의 각 요소 종 방향 응력에 중첩시킨다. 수직 전단력 해석은 [2.5.6]에 따른다. 

( ) yI
M

NzI
M

Z

TH

Y

TV
SIM //

__ −
−

=σ  

여기서, 

MV_T , MH_T : 국부 하중으로 인한 수정을 행한,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각각 목표 수직 및 수평 굽힘 모

멘트로서, 다음과 같다. 

FEMHWHWHTH

FEMVWVWVSWTV

MMCM

MMCMM

__

__

−⋅=

−⋅+=
 

IY : 3장 2절 [3.2.1]에 따라 계산된, 수평 중립축 주위의 수직 단면 관성 모멘트 

IZ : 3장 2절 [3.2.1]에 따라 계산된, 수평 단면 관성 모멘트 

N : 5장 1절에 정의한 선체 횡단면의 중심의 Z 좌표 

y : 요소의 Y 좌표 

z  : 요소의 Z 좌표  

3. 해석 기준 

3.1 일  반 

3.1.1 평가 화물창 
3차원 유한 요소 해석에 있어서 3-화물창 길이(1 + 1 + 1) 유한요소 모델의 중앙 화물창 내의 격벽을 포함

한 모든 1차 지지부재를 평가하여야 한다.  

3.1.2  
구조 해석 결과는 항복 강도, 좌굴 강도 및 1차 지지부재의 처짐에 관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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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복강도 평가 

3.2.1 참조응력 
참조 응력은, [2.5.4] 또는 [2.5.5]에 따라 선체 거더 하중의 고려를 한 유한 요소 해석으로부터 얻은 평면 

요소(쉘 또는 멤브레인)의 중심의 Von Mises 등가 응력 또는 선 요소(보 또는 봉)의 축응력으로 한다. 

유한 요소 모델에서 개구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 개구 위치의 참조 응력은 웨브 높이와 개구 높이의 

비율에 비례하여 전단 응력을 조절하여 적절히 변형시켜야 한다.  

 

 

3.2.2 등가 응력 
Von Mises 등가응력은 다음 식으로 주어 진다. 

222 3 xyyyxxeq τσσσσσ ++−=  

σx, σy : 요소 법선 응력(N/mm2) 

τxy : 요소 전단 응력 (N/mm2) 

중첩법에 있어서, [2.5.7]에 정의한 응력 σSIM 은 종 방향 응력 성분에 중첩하여야 한다.  

3.2.3 허용 응력 
[2.2.4]에 규정된 직교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유한요소 모델 내의 참조 응력은 235/k (N/mm2)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k 는 3장 1절에 정의된 재료계수이다. 

[2.2.5]에 규정된 직교요소를 포함하는 유한요소 모델 내의 참조 응력은 205/k (N/m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k 는 3장 1절에 정의된 재료계수이다. 

3.3 좌굴 및 최종 강도 평가 

3.3.1 일  반 
좌굴 및 최종 강도 평가는 6장 3절에 따라 1차 지지부재 상의 패널에 대하여 수행한다. 

3.3.2 패널의 응력 
각 패널의 응력은 다음 절차에 따라 구한다. 

1) 분할 모델이 성분 패널의 기하 형상과 다른 경우, 성분 판 패널에 작용하는 응력 σx, σy 및 τ 은 요

소 응력을 사용하거나 부록 2에 기술한 변위기반 방법을 사용하여 주위 요소들의 외삽 혹은 보

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중첩법 또는 직접법으로부터 구한 응력은, 두 가지 해석 방법에서 고려된 포아송 효과 때문에  

좌굴 평가를 위하여 감소시켜야 한다. 국부 및 전체 하중으로 인한 응력을 합한 후에, 이러한 수

정을 하여야 한다.  

응력  *
xσ  및 *

yσ  이 모두 압축 응력인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응력 감소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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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3.0(

91.0/)3.0(
**

**

xyy

yxx

σσσ

σσσ

⋅−=

⋅−=
 

압축 응력이 ∗∗ < xy σσ 3.0 인 경우,  0=yσ  및 *
xx σσ =  

압축 응력이 ∗∗ < yx σσ 3.0 인 경우,  0=xσ  및 *
yy σσ =  

*
xσ , *

yσ : 포아송 효과를 포함하는 응력 

3) 그림 2에 보인 적절한 선형 근사를 하여 고려하는 좌굴 패널의 변을 따라 응력 분포를 결정한다. 

4) 6장 3절에 따라 변 계수 ψ을 계산한다. 

 

ψxσx* 

σx* 

ψxσx* 

σx* 

σy* ψyσy*

σy* ψyσy* 

τ 
τ 

τ 
τ 

 

그림 2: 좌굴 평가를 위한 패널 응력 

3.3.3 경계 조건 
응력 분포 및 개구 형상에 따라, 6장 3절 표 2의 좌굴 하중 상태 1, 2, 5 및 6을 평가 중인 좌굴 패널에 작용

시킨다. 

실제 경계 조건이 단순 지지 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6장 3절 표 2의 다른 한 상태를 적용할 수 있다.  

3.3.4 안전 계수 
판의 좌굴 및 최종 강도 평가를 위한 안전계수는 1.0으로 한다. 

3.4 1차 지지부재의 변위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얻은 이중저와 전부(혹은 후부) 횡격벽 사이의 최대 상대변위는 다음 기준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50max
il≤δ  

여기서,  

maxδ  : 이중저와 전부(혹은 후부) 횡격벽 사이의 최대 상대변위(mm) 

il  : 이중저 편평부의 길이 혹은 폭 중 작은 값(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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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세 응력 평가 

1. 일 반 

1.1 적 용 

1.1.1  
이 절은 1차 지지부재의 고 응력 부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세 분할 요소를 가지고 상세 응력 평가를 하

기 위한 절차를 기술한다. 

2. 해석 모델 

2.1 상세 분할 구역 

2.1.1  
2절 [2.2.4]의 모델링 기준에 따른 모델을 이용하여 2절의 전체 화물창 해석을 하는 경우, 표 1에 열거한 

구역은 계산된 응력이 2절 [3.2.3]에 규정한 허용응력의 95%를 초과하는 위치에서 상세 분할하여야 한다.  

2.1.2  
2절  [2.2.5]의 모델링 기준에 따른 모델을 이용하여 2절의 전체 화물창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아래에 열

거하는 모든 고 응력 구역은 상세 분할하여야 한다. 

• 계산된 응력이 2절 [3.2.3]에 규정한 허용 응력의 85%를 초과하는 부위 

• 표 1에 보인 1차 지지부재의 전형적인 구조상세 

• 표 1에 보인 고려하는 화물창 횡격벽의 전형적인 구조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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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세분할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구조상세 

구조부재 고려 구역 추가 명세 도해 

이중 선측 산적화
물선의 고 응력을 
받는 횡 1차 지지
부재 

고응력 횡 1차 지지부재
의 상세 분할 위치:  
이중저 

호퍼 탱크 

이중 선측 

톱사이드 탱크 

 1차 지지부재 

단일 선측 산적화
물선의 고 응력을 
받는 횡 1차 지지
부재 

고응력횡1차 지지부재
의 상세 분할 위치: 
이중저 

호퍼 탱크 

톱사이드 탱크 

 

호퍼 탱크 및 톱사이드 
탱크 연결부 및 단부 브
래킷을 포함하는 선측 
횡늑골 

하부 스툴과 파형
의 고 응력 연결부 

하부 스툴 다이아프램을 
포함하여 고 응력 요소
를 모델링하여야 한다. 

횡격벽 및 하부 
스툴 

하부 스툴과 내저
판의 고 응력 연결
부 

 
고응력 요소를 모델링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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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 고려 구역 추가 명세 도해 

연결 지지부재
를 포함하여 내
저판 및 빌지호
퍼 판 

호퍼 경사판과 내
저판의 고응력 연
결부 

고 응력부의 상세분할 
위치: 
내저판 

호퍼 경사판 

늑판 

거더 

갑판 고 응력 해치 코너 
부근의 갑판 

고 응력 요소를 모델링
하여야 한다. 

 

2.2 상세분할 방법 

2.2.1  
고 응력 구역의 상세분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할 수 있다. 

• 7장 2절의 전체 화물창 해석용 모델에 직접 상세분할 구역을 모델링(그림 1 참조) 

• 상세 분할 구역의 상세 응력을 별도의 부-모델에 의하여 해석할 수 있다. 

•  

                

그림 1:  “직접” 상세 분할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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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델링 

2.3.1 요소 종류 
각 구조 부재는 2절 [2.2.3]의 원칙에 따라 구조에 대한 적절한 요소 종류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직교 요소는 상세 분할 구역에 사용하지 않는다. 

2.3.2 분할 요소 
상세 분할 구역 내의 요소 크기는 대상 구역 내의 일반 보강재의 대표 간격의 대략 4분의 1 정도로 한다. 

즉 일반 보강재 간격이 800 mm인 구조에 대하여  200 x 200mm 의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또한 1차 지지부재의 및 단일 선측 산적화물선의 웨브 프레임의 웨브 높이는 최소한 3 요소로 분할하여

야 한다. 

요소의 종횡비는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행 가능한 한 4각형 요소는 90°의 각을 가져야 하며,  불

가능한 경우,  45° 와  135° 사이의 각으로 한다. 

2.3.3 부-모델의 범위 
부-모델의 최소 범위는 부-모델의 경계가 인접 지지부재의 위치에 대응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2 참조) 

 

모델의 경계는 지지부재
위치에 대응시킨다.

 

그림 2: 부-모델의 경계 

 

2.4 적재 조건 

2.4.1  
2절에 따른 전체 화물창 해석을 위한 3차원 유한 요소 모델에 적용하고, [2.1]에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고려 위치에서의 응력을 야기시키는 적재 조건을 상세 응력 평가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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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계 조건 

2.5.1  
2절 [2.3.1]에서 규정한 경계조건은 상세 요소 분할한 전체 화물창 유한 요소 모델에 적용하여야 한다. 

2.5.2 경계 조건 
2절의 전체 화물창 해석으로부터 구한 절점력 및 절점 변위는 부-모델에 적용하여야 한다. 절점력이 주

어진 경우, 부-모델의 경계에 위치하는 지지부재는 부-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절점 변위가 주어지고 

부가 절점이 부-모델에 있는 경우, 부가 절점에서의 절점 변위는 적절한 보간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해석 기준 

3.1 허용 응력 

3.1.1  
상세 구역 내 판 요소의 Von Mises 등가 응력 및 선 요소의 축 응력은 280/k N/mm2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기서 k 는 3장 1절에 정의한 재료 계수이다. 

[2.3.2]에서 정의한 크기보다 현저히 작은 요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기준은 [2.3.2]에 규정한 크기를 갖

는 단일 요소에 대응하는 면적 내에 포함된 모든 요소의 평균 응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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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피로강도 평가를 위한 핫스폿 응력 해석 

1. 일  반 

1.1 적  용 

1.1.1  
이 절은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8장 1절 표1에 규정한 각 위치에서의 피로강도 평가를 위한 핫 스폿 응

력을 계산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1.1.2  
[2.2]에서 규정한 적재 조건 및 하중 상태를 핫 스폿 응력 해석에 고려한다. 

2. 해석 모델 

2.1 모델링 

2.1.1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피로 평가를 위한 핫 스폿 응력은, 피로 평가를 위한 구역을 매우 상세한 분할 요

소로 모델링한 전체 화물창 모델에 의하여 구한다. 

대안 방법으로서 3절 [2]와 유사한 절차를 사용하여, 핫 스폿 응력을 부-모델로부터 구할 수 있다, 

2.1.2  
핫 스폿 위치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최소한 늑골 간격의 4분의 1 내의 면적은 매우 상세한 분할 요소로 모

델링하여야 한다. 매우 상세한 분할 요소 면적 내의 요소 크기는 평가 구역의 대표적인 순 두께와 대략 같

아야 하며, 요소 종횡 비는 1에 가까워야 한다. 

2.1.3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분할 요소의 크기는 변환 면적에 걸쳐서 매우 상세한 요소 분할로부터 상세한 

요소 분할로 점진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변환 면적 내의 브래킷, 보강재, 종통 보강재 및 트랜스버스 링

(ring)의 면재를 포함한 모든 구조 부재는 굽힘 및 막 특성을 갖는 쉘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용접 형

상은 모델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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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우 상세한 분할 모델을 갖는 전체 화물창 모델의 일부분 

 

(b) 빌지호퍼 너클 부분 

 

 

                          (c) 화물창 늑골 단부                                                               (d) 종통재 

그림 1: 매우 상세한 분할 모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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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할구역

변환부

매우 상세한 분할구역

상세 분할구역
 

 
그림 2: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 변환부 및 상세 분할 구역 

 

2.2 적재 조건 

2.2.1  
8장 1절 표 2에 규정되고 4장 부록 3에 보인 적재 조건을 고려한다. 

2.2.2  
설계 하중의 계산에는 10-4의 확률 수준을 사용한다. 

2.3 경계 조건 

2.3.1  
2절 [2.3.1]에 규정된 경계 조건을 국부적인 매우 상세한 요소 분할을 갖는 화물창 모델 또는 부-모델의 모

(mother) 모델 에 적용하여야 한다. 부-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모 모델로부터 구한 절점 변위나 힘을 부-모

델에 적용하여야 한다. 

3. 핫 스폿 응력 

3.1 정의 

3.1.1  
핫 스폿 응력은 핫 스폿 표면 상의 구조 기하학적인 응력으로 정의한다. 

3.1.2  
 중첩법을 사용하여 구한 핫 스폿 응력은 8장 3절 [2.2] 및 [3.2]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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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핫 스폿 응력의 계산 

3.2.1  
매우 상세한 요소 분할 내의 핫 스폿 응력은 선형 보간을 사용하여 구한다. 순 판 두께의 0.5배 및 1.5배에

위치하는 응력은 그림 3 및 그림 4에 보인 바와 같이 핫 스폿 위치에서 외삽된다. 

가정한 피로 균열과 45° 보다 큰 각을 갖는 핫스폿 위치에서의 주 응력은 핫 스폿 응력으로 간주한다.  

 

     두께 = t

0.5t

1.5t

집중응력

     

그림 3:  두 판의 교점에서 핫 스폿 응력의 정의 

 

두께 = t

0.5t
1.5t

핫스폿 응력

 

그림 4: 판과 브래킷의 교점에서 핫 스폿 응력의 정의 

3.2.2  
실제 핫 스폿 위치와 가정한 위치의 차이 및 0° 와 90° 사이에서 계측되는 두 판 사이의 각도 θ에 따른 응

력 구배의 차이를 고려하여, [3.2.1]로부터 얻은 두판의 교점에서의 핫 스폿 응력은 아래에서 정의하는 수

정 계수 λ을 곱하여야 한다 

• 두 판 사이의 용접된 교점    :  ( )⎪⎩

⎪
⎨
⎧

<−−

≤
= θθ

θ
λ 75:75

15
2.08.0

75:8.0
 

• 굽은 판과 평면 판 사이의 용접된 교점: 7.0=λ (즉 굽힘 형식의 빌지 너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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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비 용접부나 자유 변에 따른 핫 스폿 응력은, 그림 5에 보인 바와 같이 두 인접 요소의 주 응력을 외삽하여 

결정한다. 

 

주 응력

외삽

핫스폿응력

자유 변

 

그림 5: 자유 변에 따른 핫 스폿 응력의 정의 

 

3.3 빌지 호퍼 너클 부분에 대한 간이 방법 

3.3.1  
빌지 너클 부에서,  핫 스폿 응력 σhotspot 은 공칭응력 σnominal 에 [3.3.3]에서 정의한 응력집중계수를 곱하

여 계산할 수 있다.  

nominalglhotspot K σσ ⋅=  

3.3.2  
핫스폿위치에서의 공칭응력은 그림 6와 같이 핫 스폿 위치로부터 늑골 간격의 1.5배 및 2.5배 위치에서의 

막응력을 외삽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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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응력
:공칭응력

늑골 간격의 1.5배

늑골간격의 2.5배

 

                     
그림 6: 빌지호퍼 너클 부분에서의 공칭응력의 정의 

3.3.3  
빌지 호퍼 너클 부분에 대한 기하학적 응력집중계수 Kgl 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43210 KKKKKK gl =  

여기서,  

K0 : 표 1에서 정의한, 고려하는 구조의 치수에 의존하는 응력집중계수 

K1 : 표 2에 정의한, 너클 연결 유형에 의존하는 수정계수 

K2 : 표 2에 정의한, 트랜스버스 웨브의 두께 증가에 의존하는 수정계수. 두께 증가가 없는 경우에

는 1.0으로 취한다. 

K3 : 표 2에 정의한, 수평 거싯 혹은 종 리브의 삽입에 의존하는 수정계수(그림 7 참조). 수평 거

싯 혹은 종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1.0으로 취한다. 

K4 : 표 2에 정의한, 횡 리브의 삽입에 의존하는 수정계수(그림 8 참조). 횡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1.0

으로 취한다. 

표 1:   응력집중계수 K0 

수평선과 호퍼 경사판이 이루는 각도(deg.) 판 두께 
(mm) 40 45 50 90 

16 3.0 3.2 3.4 4.2 
18 2.9 3.1 3.3 4.0 
20 2.8 3.0 3.2 3.8 
22 2.7 2.9 3.1 3.6 
24 2.6 2.8 3.0 3.5 
26 2.6 2.7 2.9 3.4 
28 2.5 2.7 2.8 3.3 
30 2.4 2.6 2.7 3.2 

(비 고) 대안 방법으로서, K0 은 다음 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0028.02.0(0 )5.0(
)0033.015.1(14.0

θ
θθ

+
−⋅

=
t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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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정 계수 

너클 유형 K1 K2 K3 K4 

용접 형 1.7 0.9 

굽힘 형 
8;80.2
4;75.1

>
<

tR
tR 0.9 

8;55.0
4;85.0

>
<

tR
tR

 
0.9 

(비 고) 
(1) 84 ≤≤ tR 에 대하여는 선형 보간이 적용된다. 

“R” 은 굽힘 부분의 반경을, “t” 은 판 두께를 나타낸다. 
(2) 수정계수 K2 의 사용에 있어서, 반경부의 굽힘 변형이 유효하게 억제되도록 부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웨브 두께의 증가는 내저 판의 두께에 기초하여 취한다. 

  

 

그림 7: 수평 거싯 또는 종 리브의 삽입 예 

 

 

그림 8: 횡 리브의 삽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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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유한요소 모델의 종방향 범위 

1. 종방향 범위 
해석을 위하여, 평가 목표로서 가운데 선창을 갖는 세 선창 길이 유한요소 모델을 권장한다.  

세 선창 길이 유한요소 모델은 평가되는 가운데 선창 내에서 경계조건의 역 효과를 최소로 감소시킨다.  

 

 

그림 1:  유한요소 모델의 종방향 범위 

 

 

 

 

그림 2:  유한요소 모델의 예 

 

(평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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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적인 요소 분할 
 

S : 종통 보강재 사이의 간격

 

그림  3:  웨브 프레임의 전형적인 요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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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유한요소 해석에 있어서 변위에 기초한 좌굴평가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에 따른다. 

a : 판 패널의 장 변 길이  

b : 판 패널의 단 변 길이  

x : a 에 평행인 방향으로서 종방향으로 취한다. 

y : b 에 평행인 방향으로서 횡방향으로  취한다. 

C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1(2 2ν−

=
EC   ,   4절점 좌굴 패널에 대하여 

  
)1(4 2ν−

=
EC   ,   8절점 좌굴 패널에 대하여 

ν  : 포아송 비 

m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ν−= 1m  

1. 서  론 

1.1  

1.1.1  
이 부록은 유한요소 계산으로부터 요소 판 패널(elementary plate panel, EPP)에 대한 좌굴 응력 및 변 응력 

비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을 “변위법”이라고 부른다. 

2. 변위법 

2.1 일반  

2.1.1  
유한요소의 분할은 일반적으로 좌굴 패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EPP의 절점은 유한요소 분할 상에  

사상(mapping)될 수 있으며, 이들 절점의 변위는 유한요소 계산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변위에 대한 계산을 행할 때는 항상 변위의 전 숫자 정확성(full numerical accuracy)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4 절점 및 8 절점 패널 
EPP의 종횡비가 3보다 작고 종방향의 응력 변화가 작은 경우, 4절점 패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8절점 패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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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절점 변위의 계산 
세가지 다른 절점 위치가 가능하다. 

• 좌굴 패널의 절점이 유항요소 절점에 위치하는 경우, 변위는 직접 전달될 수 있다. 

• 좌굴 패널의 절점이 평면 응력 요소의 변위에 위치하는 경우, 변위는 그 변의 유한요소 절점 사이에

서 선형보간할 수 있다. 

• 좌굴 패널의 한 절점이 한 요소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변위는 그 요소의 모든 절점의 쌍-선형(bi-

linear) 보간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2.1.4 국부 계로의 변환 
전체 유한요소계로부터 좌굴 패널의 국부계로의 절점 변위의 변환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 ) [ ] ( )guu ⋅= λ  

여기서, 

( )u  : 국부 변위 벡터 

( )gu  : 전체 변위 벡터 

[ ]λ  : 변환 행열(2×3)로서, 두 조의 축 사이에서 형성되는 각의 방향여현(direction cosine)으로 구성된다. 

2.2 좌굴 응력과 변 응력 비의 계산 

2.2.1  
EPP의 모서리에서 도출된 변위는, 어떤 응력 점에서의 응력을 도출하는 입력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절

점 좌굴 패널에서 이러한 점들은 동일하지만, 8절점 좌굴 패널에서는 다르다. 위치 및 번호를 매기는 규

약은 그림 1 및 그림 2를 사용할 수 있다. 

EPP 모서리 절점에서 도출된 응력은 6장 3절에 따른 좌굴 평가를 위한 입력으로 직접 사용될 수 있다. 유

한요소 좌굴 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며 7장에 정의되어 있는 좌굴 하중 상태는, 6장 3절 표 2의 좌굴 하중 

상태 1, 2 및 5와 6장 3절 표 3의  1a, 1b, 2 및 4이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좌굴 하중 상태를 수계산

에 의한 좌굴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2.2.2 4절점 좌굴 패널 
4절점 좌굴 패널에 대한 응력 변위 관계식(압축응력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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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 
σix

vj 
σ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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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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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4절점 좌굴 패널 

EPP 모서리 절점의 변위로부터, 이들 절점의 응력은 다음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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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4

*
4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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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στσστσσ =T

yxyx L      :  E요소 응력 벡터 

)(),,,,( 4411 uvuvu T =L                          :  국부 절점 변위 벡터 

만일 *
xσ  및 *

yσ  이 모두 압축이라면, 응력 σx 및 σy 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야 한다. 

91.0/)3.0(

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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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x

σσσ

σσ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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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응력이 조건 ∗∗ < xy σσ 3.0 을 만족하는 경우,   0=yσ  및 *
xx σσ =   

압축 응력이 조건 ∗∗ < yx σσ 3.0 을 만족하는 경우,   0=xσ  및 *
yy σσ =  

이렇게 하면 다음의 응력 벡터를 얻는다. 

( ) T
yxyx ),,,,,,( 444111 τσστσσσ L=

 
최종적으로 적합한 좌굴 응력 및 변 응력 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LC 1 : 종 방향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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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2 : 횡 방향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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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5 :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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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8절점 좌굴 패널 
8절점 좌굴 패널에 대한 응력 변위 관계식(압축응력이 양(+)) 

그림 2: 8절점 좌굴 패널 

 

EPP 모서리 절점의 변위로부터, 이들 절점 및 가운데 위치에서의 응력은 다음을 사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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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
xσ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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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응력이 조건 ∗∗ < xy σσ 3.0 을 만족하는 경우,  0=yσ  및 *
xx σσ =  

압축 응력이 조건 ∗∗ < yx σσ 3.0 을 만족하는 경우,  0=xσ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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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다음의 응력 벡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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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좌굴 응력 및 변 응력 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LC 1 : 종 방향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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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2 : 횡 방향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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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5 :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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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상세의 피로검토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피로강도 평가 

제3절 1차 부재의 피로평가 

제4절 보강재의 피로평가 

제5절 해치 코너의 응력 평가 

부록 1 비틀림에 대한 단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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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  용 

1.1.1  
이 장의 규정은 북대서양 해역에서 25년의 운항 수명을 갖는 길이 L 이150m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

한다. 

1.1.2  
이 장의 규정은 파랑하중에 의한 피로 사이클에 적용한다. 진동, 저 사이클 하중 또는 슬래밍과 같은 충격

하중에 의한 피로는 이 장의 범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1.1.3  
이 장의 규정은 최소항복응력이 400 N/mm2  미만인 강재에 적용한다. 

1.2 순 치수  

1.2.1  
이장에서 규정하는 모든 치수 및 응력은 3장 2절에 따라 구한 순 치수에 대한 것이다.  

1.3 대상 부재  

1.3.1  
화물창 구역 내에서 표 1에 나타낸 부재에 대하여, 고려하는 위치에서 피로강도 평가를 한다. 

 

표 1:   피로강도 평가 대상 부재 및 위치 

부재 구조상세 

하부스툴의 경사판/수직판과의 교차부 
내저판 

호퍼탱크 경사판과의 교차부 
내측판 호퍼탱크 경사판과의 교차부 

하부스툴 경사판과의 교차부 
횡격벽 

상부스툴 경사판과의 교차부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창내 늑골 상부 및 하부 윙 탱크와의 교차부 

웨브프레임 및 횡격벽과 종늑골의 교차부 
이중선측 내의 일반 보강재 

스트링거 등과 횡늑골의 교차부 

상부 및 하부 윙탱크 내의 일반 보강재 웨브프레임 및 횡격벽과 종늑골의 교차부 

이중저 내의 일반 보강재 횡격벽 근처의 늑판과 종늑골의 교차부 
해치 코너 해치코너의 자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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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2.1 핫스폿(hot spot) 

2.1.1  
피로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핫스폿(hot spot)이라 한다. 

2.2 공칭응력  

2.2.1  
공칭응력은 구조 불연속 및 용접에 의한 응력집중은 고려하지 않고 광의의 구조형상 효과를 고려한 구조

부재의 응력이다. 공칭응력은 7장 4절에 규정한 성긴 분할요소(coarse mesh)를 사용한 유한요소해석 또는 

4절에 명시된 간이 절차에 따라 구한다.  

2.3 핫스폿 응력 

2.3.1  
핫스폿 응력은 균열발생점에서의 국부응력으로 정의한다. 핫스폿 응력은 용접비드 형상의 영향은 고려

하지 않고 연결부의 형상에 기인한 구조적 불연속의 영향을 고려한다. 핫스폿 응력은 7장 4절에 규정한 

상세요소를 사용한 유한요소해석 또는 4절에 정의한 공칭응력에 응력집중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2.4 노치응력  

2.4.1  
노치 응력은 용접비드 형상 뿐만 아니라 구조형상의 영향에 의한 응력집중을 고려한 용접 토우에서의 피

크응력으로 정의한다. 노치응력은 핫스폿 응력에 2절 [2.3.1]의 표 1에서 정의한 피로 노치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3. 하중  

3.1 적재 조건  

3.1.1  
선종에 따라서 표 2에 규정하는 적재상태를  고려한다. 

 

표 2:   적재 조건 

만재하중조건 밸러스트 조건 
선종 

균일적재 격창적재 통상 밸러스트 헤비 밸러스트 

BC-A     

BC-B  ---   

BC-C  ---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8 장 1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3 

3.2 하중 상태  

3.2.1 하중 상태  
각 적재상태에 대하여 4장 4절 [2]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하중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a) 등가 설계파 “H”에 해당하는 “H1” 및 “H2” (맞파) 

(b) 등가 설계파 “F”에 해당하는 “F1” 및 “F2” (추파) 

(c) 등가 설계파 “R”에 해당하는 “R1” 및 “R2” (횡파) 

(d) 등가 설계파 “P”에 해당하는 “P1” 및 “P2” (횡파) 

3.2.2  
해치 코너의 피로평가에 있어서는, 4장 3절 [3.4]에 규정한 파랑 비틀림모멘트를 고려하는 사파 상태만을 

고려한다. 

3.2.3 지배적인 하중 상태 
각 적재상태 및 상기의 하중상태로부터, 조합응력범위가 최대가 되는 하중 상태가 지배적인 하중 상태가 

된다.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8 장 2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1 

제 2 절  피로강도 평가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i : 4장 4절에서 규정한 하중상태  “H”, “F”, “R” 또는 “P”를 표시하는 아래 첨자 

                 “i1”은 “H1”, “F1”, “R1” 또는 “P1”의 하중상태를, “i2”은 “H2”, “F2”, “R2” 또는 “P2”의 하중상태

를 나타낸다. 

(k) : 1절 표 2에서 정의한 “균일적재상태”, “격창적재상태”, “통상 밸러스트 상태”, “헤비 밸러스트 

상태”를 표시하는 아래 첨자 

∆σW , i(k)  :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 에서의 핫스폿 응력범위, N/mm2 

σmean , i(k)     :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 에서의 구조적 평균 핫스폿 응력 

1. 일  반 

1.1 적  용 

1.1.1  
이 절은, 본 장의 피로강도평가를 위한 선형 누적손상 평가 절차를 규정한다. 

1.1.2  
등가핫스폿 응력범위에 피로노치계수를 곱하여 얻은 등가노치응력범위에 기초하여 피로강도평가를 한

다. 

1.1.3  
1차 부재 , 종통 보강재 연결부 및 해치 코너의 핫 스폿 응력범위 및 핫 스폿 평균응력은 각각 3절, 4절 및 

5절에 따라 계산한다. 

1.1.4 1차 지지부재 및 종통 보강재 연결부 
지배적인 하중 상태 및 ‘상태 1’은 각각 [2.1] 및 [2.2]에서 구하여야 한다. 3절 및 4절에서 계산된, 각 적재

상태에 대한 지배적인 하중 상태에 대응하는, 핫스폿 응력범위는 등가 핫스폿 응력범위를 계산하기 위하

여 [2.3.2]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1.5 해치 코너 
5절에서 계산된 핫스폿 응력범위는 등가 핫스폿 응력범위를 계산하기 위하여 [2.3.2]에서 사용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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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가 노치응력범위 

2.1 지배적 하중상태 

2.1.1  
각 적재상태에 대한 피로평가에 있어서 지배적 하중상태 “I” 는, 1절 [3.2.1]에 규정한 하중상태 “H”, “F”, 

“R” 및  “P” 중에서 대상 부재에 대하여 조합 응력범위가 최대로 되는 하중상태를 뜻한다. 즉 

( ))(,)(, max kiW
i

kIW σσ ∆=∆  

여기서,  

∆σW , i (k)  :  3절 [2.1.1], [2.2.1] 또는 4절 [2.3.1]에서 정의한 조합 핫스폿 응력범위 (N/mm2) 

I  : 적재상태 “(k)”에서 선택된 지배적 하중상태를 표시하는 첨자  

2.2 적재 ‘상태 1’ 

2.2.1  
‘상태 1’이란 아래 식에 의하여 계산된 최대응력이, 1절 표 2에서 규정한 “균일”, “격창”, “통상 밸러스트” 

및 “헤비 밸러스트” 적재상태 중에서 인장측에서 최대가 되는 적재상태를 말한다.  

⎟⎟
⎠

⎞
⎜⎜
⎝

⎛ ∆
+=

2
max )(,

)(,1max,
kIW

kImean
k

σ
σσ  

여기서,  

σmean ,I  (k) : [2.1.1]에서 정의한 적재상태 “(k)” 의 지배적 하중상태에 있어서의 구조적 평균 핫스폿 응력

(N/mm2)  

∆σW , I (k)  : [2.1.1]에서 정의한 적재상태 “(k)” 의 지배적 하중상태에 있어서의 핫스폿 응력범위(N/mm2)  

2.2.2  
 [2.2.1]에 따른 ‘상태 1’ 의 결정에 더하여, 대응하는 적재 상태는 아래 첨자 “j” 을 1로 하여 색인을 붙인다. 

2.3 등가 노치응력범위 

2.3.1 등가 노치응력범위 
각 적재상태에 대하여 등가 노치응력범위(N/mm2)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jequivfjeq K ,, σσ ∆⋅=∆    

여기서,  

 ∆σequiv , j : [2.3.2]에 의하여 구한 적재상태 “j”에서의 등가 핫스폿 응력범위(N/mm2) 

Kf : 표 1의 피로노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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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로노치계수 Kf 

대상 Kf 

맞대기 용접부 1.35 
필릿 용접부 1.42 
비 용접부 1.00 

 

2.3.2 등가 핫스폿 응력범위 
각 적재상태에 대하여 등가 핫스폿 응력범위(N/mm2)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jWjmeanjequiv f ,,, σσ ∆⋅=∆  

여기서, 

fmean , j : 평균응력 수정계수   

• 해치 코너에 대하여  fmean , j = 0.77 
• 1 차 지지부재 및 종통 보강재에 대하여, 상태 “j”에 대응하는 fmean , j 로서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

,

,
4

, 4
10ln

2
1,0max,4.0max

jW

jm
jmeanf

σ
σ

 

σm ,1 : 상태 “1” 에서의 국부 평균 핫스폿 응력 (N/mm2)  

• :5.26.0 1, eHW R≥∆σ  

1,1, 18.0 Wm σσ ∆−=  
 

• :5.26.0 1, eHW R<∆σ  

1,1, 6.0 WeHm R σσ ∆−=  ,   1,1,6.0 meanreseHW R σσσ −−>∆ 인 경우  

resmeanm σσσ += 1,1,      ,  1,1,6.0 meanreseHW R σσσ −−≤∆  인 경우 

σm , j : 상태 “j” 에서의 국부 평균 핫스폿 응력 (N/mm2) 

• :24.0 , eHjW R≥∆σ  

jWjjm ,)1(, 18.0 σσ ∆−=≠  

• :24.0 , eHjW R<∆σ  

jWeHjjm R ,)1(, 24.0 σσ ∆+−=≠   ,       jmeanmeanmeHjW R ,1,1,,24.0 σσσσ +−+>∆  인 경우 

jmeanmeanmjjm ,1,1,)1(, σσσσ +−=≠   ,   jmeanmeanmeHjW R ,1,1,,24.0 σσσσ +−+≤∆  인 경우 

σmean , j : 상태 “j”에 대응하는 구조적 평균 핫스폿 응력  

σres : 잔류응력(N/mm2 )으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 }4,3,2,1,max , == jjresres σσ  

{ }[ ]

{ }[ ]
⎪
⎪
⎩

⎪
⎪
⎨

⎧

<
∆+−∆−+−

≥
∆−−∆++−

=

경우인

경우인

 0
24.024.0,max,min

 0
6.06.0,min,max

,

,,,,0

,

,,,,0

,

jmean

jWjmeanjWjmeanreseHeH

jmean

jWjmeanjWjmeanreseHeH

jres RR

RR

σ
σσσσσ

σ
σσσσσ

σ

 

⎩
⎨
⎧

=
대하여용접부에비

대하여용접연결부에

  0
 25.0

0
eH

res
R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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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로손상 계산 

3.1 등가 노치응력범위의 수정 

3.1.1  
등가 노치응력범위는 다음 식에 따라 수정한다. 

jeqthickmaterialcoatjE fff ,, σσ ∆⋅⋅⋅=∆  

여기서,  

fcoat : 부식환경에 대한 수정계수 

fcoat = 1.05 (해수밸러스트 및 연료유 탱크) 

fcoat = 1.03 (건화물창 및 보이드스페이스) 

fmaterial : 재료 수정계수 

  
eH

material R
f

+
=

965
1200  

fthick : 판두께 수정계수로서 평강이나 벌브 보강재에 대하여는 1.0, 그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한

다. 

  
25.0

22
⎟
⎠
⎞

⎜
⎝
⎛=

tf thick    22≥t  mm 인 경우 

  0.1=thickf    22<t  mm 인 경우 

t : 대상부재의 순 두께(mm). 보강재의 경우에는 면재 

∆σeq , j : [2.3.1]에서 정의한 등가 노치응력범위(N/mm2) 

3.2 응력범위의 장기분포 

3.2.1  
조합 노치응력범위 장기분포의 누적확률밀도함수는 2 계수 웨이블(Weibull) 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R

jE
NxxF lnexp1)(

,

ξ

σ
 

여기서,  

ξ : 웨이블(Weibull) 형상계수로서 1.0으로 한다. 

NR : 사이클 수로서 104으로 한다. 

3.3 성분 피로손상 

3.3.1  
각 적재상태에 대한 성분 피로손상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
⎦

⎤
⎢
⎣

⎡
⎟⎟
⎠

⎞
⎜⎜
⎝

⎛
++⎟⎟

⎠

⎞
⎜⎜
⎝

⎛
+Γ

∆
=

−
ν

ξ
γνν

ξ
σα ξ

ξ
,17,14

)ln(

3

4

4
,

R

jELj
j

NK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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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 : S-N 선도 계수로서, 1.014 ×  1015으로 한다. 

αj : 해치 코너의 평가에 대하여는 1.0으로 한다. 1차 지지부재 및 종통 보강재 연결부에 대하여는 

표 2의 적재상태에 따른 계수. 

NL : 선박설계수명에 대한 총 사이클 수  

L
TN L

L log4
85.0

=  

TL : 선박수명 25년에 해당하는 설계수명(초)으로서, 7.884 ×  108으로 한다.  

R
jE

Nln3.100

,

ξ

σ
ν ⎟

⎟
⎠

⎞
⎜
⎜
⎝

⎛

∆
=  

Γ  : 유형 2 불완전 감마 함수 

γ  : 유형 1 불완전 감마 함수  

 

표 2:   적재상태에 따른 계수, αj  

 적재 상태 BC-A BC-B, BC-C 

균일 적재 0.6 0.7 
격창적재 0.1 --- 

통상 밸러스트 0.15 0.15 
200<L m 

헤비 밸러스트 0.15 0.15 
균일 적재 0.25 0.5 
격창적재 0.25 --- 

통상 밸러스트 0.2 0.2 
200≥L m 

헤비 밸러스트 0.3 0.3 
 

4. 피로강도 기준 

4.1 누적 피로 손상 

4.1.1  
조합등가응력에 대하여 계산한 누적피로손상은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j

jDD 0.1  

여기서,  

Dj : 각 적재상태에 대한  성분 피로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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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1차부재의 피로평가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i : 4장 4절에 규정한 하중상태 “H”, “F”, “R” 또는 “P”를 표시하는 첨자 

                 “i1”은 “H1”, “F1”, “R1” 또는 “P1”의 하중상태를, “i2”은 “H2”, “F2”, “R2” 또는 “P2”의 하중상태

를 나타낸다. 

(k) : 1절 표 2에 정의한  적재상태 “균일적재상태”, “격창적재상태”, “통상 밸러스트상태” 또는 “헤

비 밸러스트상태”을 표시하는 첨자 

∆σW , i(k) :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에서의 핫스폿응력범위(N/mm2) 

σmean , i(k):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에서의 구조적 평균 핫스폿응력 

1. 일  반 

1.1 적  용 

1.1.1  
7장 4절의 규정 및 이 절의 규정에 따라, 1차 부재의 핫 스폿 응력범위 및 구조적 평균 핫스폿응력을 산정

하여야 한다. 

2. 핫스폿 응력범위 

2.1 직접 방법에 따른 응력범위 

2.1.1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에서의 핫스폿 응력범위(N/mm2)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2,)(1,)(, kiWkiWkiW σσσ −=∆  

여기서,  

σW , i1(k) , σW , i2(k) : 7장 4절에 규정한 상세 분할요소를 사용한 직접 유한요소해석에 의하여 구한, 적재상

태 “(k)”의 하중상태  “i1” 및 “i2” 에서의 핫스폿응력(N/mm2)  

2.2 중첩법에 따른 응력범위 

2.2.1 핫스폿 응력범위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에서의 핫스폿 응력범위(N/mm2) 

( ) ( ))(2,)(2,)(1,)(1,)(, kiLWkiGWkiLWkiGWkiW σσσσσ +−+=∆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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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LW , i1(k) , σLW , i2(k)    : 7장 4절에 규정한 상세요소 유한요소 모델을 사용한 직접계산에 의하여 각각 구한, 

적재상태“(k)” 의 하중상태 “i1” 및  “i2” 에서의 국부하중으로 인한 핫스폿응력(N/mm2) 

 σGW , i1(k) , σGW , i2(k)  :  [2.2.2]에 따라 얻어진 적재상태“(k)” 의 하중상태 “i1” 및  “i2” 에서의 선체 거더 모멘

트에 의한 핫스폿응력(N/mm2)  

2.2.2 선체 거더 모멘트에 의한 응력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1” 및 “i2”에서의 선체 거더 핫스폿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2,1)(,,,,)(, =⋅+⋅= jCC kWHjiWHjiWVjiWVkjiGW σσσ  

여기서, 

CWV , i1 , CWV , i2 , CWH , i1 , CWH , i2 : 4장 4절 [2.2]에서 정의한 각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σWV , i1   : 수직파랑굽힘 모멘트에 의한 새깅상태에서의 공칭 선체 거더 응력( N/mm2) 

( ) 3,
1, 10−⋅

−⋅
=

Y

SWV
iWV I

NzM
σ  

σWV , i2   : 수직파랑굽힘 모멘트에 의한 호깅상태에서의 공칭 선체 거더 응력( N/mm2) 

( ) 3,
2, 10−⋅

−⋅
=

Y

HWV
iWV I

NzM
σ  

MWV , H , MWV , S :  fp = 0.5로 하여, 4장 3절 [3.1.1]에서 정의한 호깅 및 새깅 상태에서의 수직 파랑굽힘   모

멘트(kN.m) 

N : 5장 1절에서 정의한, 중립축의 Z 좌표 

z : 고려하는 점의 Z 좌표 

σWH , (k) : 수평 파랑굽힘 모멘트에 의한 공칭 선체 거더 응력 

3)(,
)(, 10−⋅

⋅
=

Z

kWH
kWH I

yM
σ  

MWH , (k) : fp = 0.5로 하여, 4장 3절 [3.3.1]에서 정의한 적재상태 “(k)”에서의 수평파랑굽힘 모멘트(kN-m) 

y : 고려하는 점의 Y  좌표로서, 좌현 쪽을 양(+)으로 우현 쪽을 음(-)으로 잡는다. 

IY , IZ : 5장 1절에서 정의한 각각 수평 및 수직 축에 관한 선체 횡단면의 순 관성 모멘트(m4) 

3. 평균 핫스폿응력 

3.1 직접법에 따른 평균응력 

3.1.1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에서의 구조적 평균 핫스폿응력(N/mm2)으로서,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2
)(2,)(1,

)(,
kiWkiW

kimean
σσ

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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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첩법에 따른 평균응력  

3.2.1 평균 핫스폿응력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에서의 구조적 평균 핫스폿 응력(N/mm2)으로서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2
)(2,)(1,

)(,)(,
kiLWkiLW

kGSkimean
σσ

σσ
+

+=  

여기서,  

σGS , (k)    : [3.2.2]에서 정의한 적재상태 “(k)”에서 정수중 선체 거더 모멘트에 의한 평균 핫스폿 응

력(N/mm2)  

σLW , i1(k) , σLW , i2(k)  : [2.2.1]에 따른다.  

3.2.2 정수중 선체 거더 모멘트에 의한 응력 
적재상태 “(k)”에서 정수중 굽힘 모멘트에 의한 핫스폿 응력(N/mm2)으로서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 ) 30)(,
)(, 10−⋅

−⋅
=

Y

kS
kGS I

zzM
σ  

여기서, 

MS , (k) : 4장 3절 [2.2]에 정의한 적재상태에 따른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kN.m). 설계 초기 단계에서 

설계 정수중 굽힘 모멘트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적재 상태에서의 정수중 굽힘 모멘트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균일 적재 상태;  SSWMSS MFM ,)1(, 5.0−=  

격창 적재 상태;  HSWMSS MFM ,)2(, =  

통상 밸러스트 상태 ;  HSWMSS MFM ,)3(, =  

헤비 밸러스트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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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166.2

85.07.0;7.066.2

7.05.0;7.05.3

5.03.0;3.05.3

3.015.0;3.066.2

15.00;66.2

,

,

,

,

,

,

)4(,  

MSW , H , MSW , S : 호깅 및 새깅 상태에서의 허용 정수중 굽힘 모멘트(kN.m) 

FMS   : 4 장 3절 그림 2에 따른 분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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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보강재의 피로평가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i  : 4장 4절에 규정한 하중상태 “H”, “F”, “R” 또는 “P”를 표시하는 첨자 

                 “i1”은 하중상태  “H1”, “F1”, “R1” 또는 “P1”을 표시하며, “i2”는 하중상태 “H2”, “F2”, “R2” 또

는 “P2”을 표시한다. 

(k)  : 1절 표 2에 정의한  적재상태 “균일적재상태”, “격창적재상태”, “통상 밸러스트상태” 또는 “헤

비 밸러스트상태”를 표시하는 첨자 

σW , i(k)  :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에서의 핫스폿 응력범위(N/mm2) 

σmean , i(k) :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에서의 구조적 평균 핫스폿 응력 

1. 일반사항 

1.1 적  용 

1.1.1  
종통 보강재의 핫스폿 응력범위 및 구조적 평균 핫스폿 응력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다. 

2. 핫스폿 응력범위 

2.1 직접 방법에 따른 응력범위 

2.1.1  
각 적재상태의 각 하중상태 “H”, “F”, “R” 및 “P”에 대하여 직접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핫스폿응력범위

(N/mm2)는 3절 [2.1]의 규정에 따라 구한다. 

2.2 중첩법에 따른 응력범위 

2.2.1  
각 적재상태의 각 하중상태 “H”, “F”, “R” 및  “P”에 대하여 중첩법에 따른 핫스폿응력범위(N/mm2)는 3절 

[2.2]의 규정에 따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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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간이절차에 따른 응력범위 

2.3.1 핫스폿응력범위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에서 동하중으로 인한 핫스폿응력범위(N/mm2)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 ))(2,)(2,2)(2,1)(2,)(1,)(1,2)(1,1)(1,)(, kidkiWkiWkiGWkidkiWkiWkiGWkiW σσσσσσσσσ +−+−+−+=∆  

여기서, 

σGW , i1(k) , σGW , i2(k) : [2.3.2]에서 정의한 선체 거더 모멘트로 인한 응력 

σW1 , i1(k) , σW1 , i2(k) : 고려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압력이 보강재와 같은 측에 작용할 때, 압력으로 인한 응력   

     σLW , i j(k) , σCW , i j (k) 및 σLCW , i j (k)  

σW2 , i1(k) , σW2 , i2(k) : 고려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압력이 보강재와 반대 측에 작용할 때, 압력으로 인한 응력 

     σLW , i j(k) , σCW , i j (k) 및 σLCW , i j (k)  

σLW , i1(k) , σLW , i2(k)  : [2.3.3]에서 정의한 파랑압력으로 인한 응력 

σLBW , i1(k) , σLBW , i2(k) : [2.3.4]에서 정의한 유체압력으로 인한 응력 

σLCW , i1(k) , σLCW , i2(k) : [2.3.5]에서 정의한 벌크 건화물로 인한 응력 

σd , i1(k) , σd , i2(k)  : [2.3.6]에서 정의한 횡격벽의 상대변위로 인한 응력 

2.3.2 선체거더 모멘트로 인한 응력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1” 및 “i2”에서 선체거더 핫스폿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 )2,1)(,,,,)(, =⋅+⋅⋅= jCCK kWHjiWHjiWVjiWVghkjiGW σσσ  

 여기서, 

Kgh : 표 1에서 정의한 단부 연결의 구조상세에 따른 공칭 선체거더응력에 대한 기하학적 응력집중

계수 

CWV , i1 , CWV , i2 , CWH , i1 , CWH , i2 : 4장 4절 [2.2]에서 정의한 각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σWV , i1 , σWV , i2 , σWH , (k)  :  3절 [2.2.2]에서 정의한 공칭 선체거더 응력( N/mm2) 

2.3.3 파랑압력으로 인한 응력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1” 및 “i2”에서 파랑압력으로 인한 핫스폿 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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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WkjiNEs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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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l

σ    

여기서, 

pW , i j(k) :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1” 및 “i2”에서,  fp = 0.5로 하여 4장 5절 [1.3], [1.4] 및 [1.5]에서 규

정한 유체동압력(kN/m2).  고려대상 부재의 위치가 수선 상부에 있는 경우에는, 유체동압력은 

수선에서의 압력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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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 : 표 1에 정의한 단부 연결 상세에 따라, 면외 압력으로 인한 응력에 대한 기하학적 응력집중계수. 

단부 연결 상세가 표 1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응력집중은 유한요소 해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Ks : 보강재 형상으로 인한 기하학적 응력집중계수 

3
22

1011
2

)(
1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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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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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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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b

f
s w

w
b
b

w
bat

K  

a , b : 그림 1에서 정의한 면재의 편심(mm). 앵글재에 대하여는 “b”는 웨브 원 두께의 반으로 잡는다. 

wa , wb : 부착 판을 제외한 Z 축에  관한 보강재의 각각 A 및 B(그림 1 참조)에서의 순 단면계수. 

CNE , i j(k) :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1” 및 “i2”에서 파랑압력범위의 비선형성에 대한 수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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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k) : 고려하는 적재상태 “(k)”의 흘수(m) 

pW , i j(k) , WL :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1” 및 “i2”에서, 수선에서의 유체동압력(kN/m2) 

z : 고려하는 점의 Z  좌표 

s : 보강재 간격(m) 

l　 : 그림 2와 같이 계측된 스팬 (m). 보강재 면재로부터 잰 단부 브래킷의 깊이가 보강재 깊이의 1/2

이 되는 점을 스팬 단부로 한다. 

xf : “ l ”의 가까운 단부로부터 균열발생점까지의 거리(m) (그림 2 참조) 

w  : 고려하는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3).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 부착 판의 유효폭 es ( m)을 고려하

여 단면계수 w 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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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강재의 단면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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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종통 보강재의 스팬 및 핫 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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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유체압으로 인한 응력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1” 및 “i2”에서 유체압력으로 인한 핫스폿응력(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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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BW , i j(k) :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1” 및 “i2”에서  fp = 0.5로 하여, 4장 6절 [2.2]에서 규정한 밸러스트

로 인한 관성압(kN/m2) 

CNI , i j(k) :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1” 및 “i2”에서, 관성압 범위의 비선형성에 대한 수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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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F : 유체의 Z 좌표. 일반적으로 탱크 정부까지의 거리로 잡는다. 연료유 탱크의 경우에는 탱크 높이

의 1/2까지의 거리로 잡을 수 있다. 

z : 고려하는 점의 Z 좌표. 

pBW , i j(k) , SF  :  적재상태 “(k)”의 하중 상태 “i1” 및 “i2”에 있어서, 유체 표면에서 취한 관성압(kN/m2) 

2.3.5 벌크 건화물 압력으로 인한 응력 
적재상태 “(k)”의 하중 상태 “i1” 및 “i2”에 있어서, 벌크 건화물 압력으로 인한 핫스폿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2,110
12

66
1

3
2

2
2

)(,

)(, =⋅
⎟
⎟

⎠

⎞

⎜
⎜

⎝

⎛
+−

= j
w

xx
spKK ff

kjiCWsgl

kjiLCW

ll
l

σ  

여기서, 

pCW , i j(k) : 적재상태 “(k)”의 하중 상태 “i1” 및 “i2”에 있어서 , fp = 0.5로 하여 4장 6절 1.3에서 규정한 벌크 

건화물로 인한 관성압력(kN/m2) 

2.3.6 횡격벽의 상대변형으로 인한 응력 
적재상태 “(k)”의 하중 상태 “i1” 및 “i2”에 있어서, 횡격벽과 인접한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 사이의 횡

방향 상대변위로 인한 부가 핫스폿응력(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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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 f : 표 1에서 나타낸 고려 위치를 표시하는 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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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F : 표 1에서 나타낸, 상대변위가 발생하는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의 전(“F”) 및 후(“A”) 방향을 

표시하는 첨자(그림 3 참조) 

σdF-a , i j(k) , σdA-a , i j(k) , σdF-f , i j(k) , σdA-f , i j(k) :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1” 및 “i2”에 있어서, 횡격벽과 각

각 전(“F”) 및 후(“A”)의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 사이의 상대변위로 인한 점 “a” 및  “f ”에서

의 부가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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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F , i j(k) , δA , i j(k) : 적재상태 “(k)”의 하중상태 “i1” 및  “i2” 에서 횡격벽과 전(F) 및 후(A) 트랜스버스 웨

브 또는 늑판 사이의 상대 변위(mm) (그림 3 참조) 

 

a fA F

후방 전방

트랜스버스 트랜스버스횡격벽  

그림 3: 횡격벽과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 사이의 상대 변위 

 
IF , IA :  전(“F”) 및 후(“A”) 종통재의 순 관성모멘트(cm4) 

KdF-a , KdA-a , KdF-f , KdA-f : 표 1에 정의한, 횡격벽과 전(“F”) 및 후(“A”) 트랜스버스 웨브 사이의 상대변위

를 받는 점 “a” 및 “f “ 에서 보강재 단부 연결부에 대한 응력집중계수. 고려하는 구조 형상이 표 

1에 보인 어느 것과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 유한요소해석에 의하여 응력집중을 직접 구할 수 있

다. 

lF , lA : 그림 2과 같이 계측한 전(“F”) 및 후(“A”) 종통재의 스팬(m) 

xfF , xfA : 각각 lF  및  lA 의 가까운 단부로부터 균열발생점까지의 거리(m)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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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 핫스폿응력 

3.1 직접법에 따른 평균응력 

3.1.1  
직접법에 따른 각 적재상태에서의 구조적 평균 핫스폿응력(N/mm2)은 3절 [3.1]에 따라 구한다. 

3.2 중첩법에 따른 평균응력 

3.2.1  
중첩법에 따른 각 적재상태에서의 구조적 평균 핫스폿응력은 3절 [3.2]에 따라 구한다. 

3.3 간이 절차에 따른 평균응력 

3.3.1 평균 핫스폿응력 
하중상태  “i”에 관계없이, 적재상태 “(k)”에서의 구조적 평균 핫스폿응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2)(,1)(,)(, kdSkSkSkGSkmean σσσσσ +−+=  

여기서, 

σGS , (k) :  [3.3.2]에서 정의한 정수중 선체거더 모멘트로 인한 응력 

σS1 , (k) : 고려하는 경우에 따라 일반 보강재와 같은 측에 압력이 작용할 때 정수압으로 인한 응력 

σS2 , (k) : 고려하는 경우에 따라 보강재와 반대 측에 압력이 작용할 때 정수압으로 인한 응력 

σLS , (k) : [3.3.3]에서 정의한 정수압으로 인한 응력 

σCS , (k) : [3.3.4]에서 정의한 유체 정압으로 인한 응력 

σLCS , (k) : [3.3.5]에서 정의한 정수중 산적 건화물 압력으로 인한 응력 

σdS , (k) : [3.3.6]에서 정의한 정수중 횡격벽의 상대변위로 인한 응력 

3.3.2 정수중 선체거더 모멘트로 인한 응력 
적재상태 “(k)”에서 정수중 굽힘 모멘트로 인한 핫스폿응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 30)(,
)(, 10−⋅

−⋅
=

Y

kS
ghkGS I

zzM
Kσ  

여기서, 

MS , (k) : 3절 [3.2.2]에서 정의한 정수중 수직굽힘 모멘트(kN-m) 

3.3.3 정수압으로 인한 응력 
적재상태 “(k)”에서 정수압으로 인한 핫스폿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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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S , (k) : 4장 5절 [1.2]에서 규정한 적재상태 “(k)”에서의 정수압(kN/m2) 

3.3.4 정수중 유체 압력으로 인한 응력 
적재상태 “(k)”에서 유체 정수압으로 인한 구조적 평균 핫스폿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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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CS , (k) : 4장 6절 [2.1]에서 규정한 적재상태 “(k)”에서 정수중 유체 압력(kN/m2) 

3.3.5 정수중 산적 건화물 압력으로 인한 응력 
적재상태 “(k)”에서 산적 건화물 정압으로 인한 구조적 평균 핫스폿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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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CS , (k) : 4장 6절 [1.2]에서 규정한 적재상태 “(k)”에서 정수중 산적 건화물 압력(kN/m2) 

3.3.6 정수 중 횡격벽의 상대변위로 인한 응력 
적재상태 “(k)”에서 횡격벽과 인접하는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 사이의 횡방향  상대변위로 인한  부

가적인 평균 핫스폿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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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dSF-a , (k) , σdSA-a , (k) , σdSF-f , (k) , σdSA-f , (k) : 적재상태“(k)”에서 각각 횡격벽과  전방(F)  및 후방 (A)  트랜

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 사이의 상대변위로 인한 점 “a” 및  “f “ 에서의 부가응력(N/mm2) 

( )
5)(,

)(, 1015.11
9.3 −

− ⎟
⎟

⎠

⎞

⎜
⎜

⎝

⎛
−

+
=

A

fA

AFFAFA

FAkSF
kadSF

x

IIw
IEI

llll

δ
σ  

( )
5

3
)(,)(,

)(, 10
9.0

15.11
9.3 −

− ⎥
⎥

⎦

⎤

⎢
⎢

⎣

⎡
−⎟

⎟

⎠

⎞

⎜
⎜

⎝

⎛
−

+
=

AA

fAAkSA

A

fA

AFFAAA

FAkSA
kadSA

w

xEIx

IIw
IEI

lllll

δδ
σ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8 장 4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9 

( )
5

3
)(,)(,

)(, 10
9.0

15.11
9.3 −

− ⎥
⎥

⎦

⎤

⎢
⎢

⎣

⎡
−⎟

⎟

⎠

⎞

⎜
⎜

⎝

⎛
−

+
=

FF

fFFkSF

F

fF

AFFAFF

FAkSF
kfdSF

w

xEIx

IIw
IEI

lllll

δδ
σ  

( )
5)(,

)(, 1015.11
9.3 −

− ⎟
⎟

⎠

⎞

⎜
⎜

⎝

⎛
−

+
=

F

fF

AFFAAF

FAkSA
kfdSA

x

IIw
IEI

llll

δ
σ  

δSF , (k) , δSA , (k) : 적재상태 (k) 에서  각각  횡격벽과 전방(F)  및 후방(A)  트랜스버스 웨브 및 늑판 사이

의 횡방향  정수중 상대변위(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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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강재 단부 결합부의 응력집중계수 

응력집중계수 
구조 형식 평가점 컬러판 브래킷 크기 

Kgl Kgh KdF KdA 

수밀 ----- 1.5 1.1 1.15 1.5 

a 

비수밀 ----- 1.65 1.1 ----- ----- 

1 

후방 전방

 
f 수밀 ----- 1.1 1.05 1.55 1.05 

dw ≤ d<1.5dw 1.45 1.1 1.15 1.4 
수밀 

1.5dw ≤ d 1.4 1.05 1.15 1.35 

dw ≤ d<1.5dw 1.55 1.1 ----- ----- 
a 

비수밀 
1.5dw ≤ d 1.5 1.05 ----- ----- 

dw ≤ d<1.5dw 1.1 1.05 1.15 1.1 

2 

후방 전방

 
f 수밀 

1.5dw ≤ d 1.05 1.05 1.1 1.05 

dw ≤ d<1.5dw 1.4 1.1 1.1 1.35 
수밀 

1.5dw ≤ d 1.35 1.05 1.05 1.3 

dw ≤ d<1.5dw 1.5 1.1 ----- ----- 
a 

비수밀 
1.5dw ≤ d 1.45 1.05 ----- ----- 

dw ≤ d<1.5dw 1.05 1.05 1.1 1.05 

3 

후방 전방

 
f 수밀 

1.5dw ≤ d 1.05 1.05 1.05 1.05 

dw ≤ d<1.5dw 1.1 1.05 1.05 1.25 
a 수밀 

1.5dw ≤ d 1.05 1.05 1.05 1.2 

dw ≤ d<1.5dw 1.3 1.1 1.35 1.05 
수밀 

1.5dw ≤ d 1.3 1.05 1.3 1.05 

dw ≤ d<1.5dw 1.4 1.1 ----- ----- 

4 

후방 전방

 

f 

비수밀 
1.5dw ≤ d 1.4 1.05 ----- ----- 

dw ≤ d<1.5dw 1.1 1.05 1.05 1.2 
a 수밀 

1.5dw ≤ d 1.05 1.05 1.05 1.15 

dw ≤ d<1.5dw 1.3 1.1 1.55 1.1 
수밀 

1.5dw ≤ d 1.3 1.05 1.5 1.05 

dw ≤ d<1.5dw 1.35 1.1 ----- ----- 

5 

후방 전방

 

f 

비수밀 
1.5dw ≤ d 1.35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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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강재 단부 결합부의 응력집중계수(계속) 

응력집중계수 
구조 형식 평가점 컬러판 브래킷 크기 

Kgl Kgh KdF KdA 

dw ≤ d<1.5dw 1.1 1.05 1.05 1.1 
수밀 

1.5dw ≤ d 1.05 1.05 1.05 1.05 

dw ≤ d<1.5dw 1.15 1.05 ----- ----- 
a 

비수밀 
1.5dw ≤ d 1.1 1.05 ----- ----- 

dw ≤ d<1.5dw 1.05 1.05 1.1 1.05 

6  

후방 전방

 
f 수밀 

1.5dw ≤ d 1.05 1.05 1.05 1.05 

dw ≤ d<1.5dw 1.1 1.05 1.05 1.2 
수밀 

1.5dw ≤ d 1.05 1.05 1.05 1.15 

dw ≤ d<1.5dw 1.15 1.05 ----- ----- 
a 

비수밀 
1.5dw ≤ d 1.1 1.05 ----- ----- 

dw ≤ d<1.5dw 1.05 1.05 1.05 1.05 

7 

후방 전방

 
f 수밀 

1.5dw ≤ d 1.05 1.05 1.05 1.05 

dw ≤ d<1.5dw 1.1 1.1 1.05 1.15 
수밀 

1.5dw ≤ d 1.05 1.05 1.05 1.1 

dw ≤ d<1.5dw 1.1 1.1 ----- ----- 
a 

비수밀 
1.5dw ≤ d 1.05 1.05 ----- ----- 

dw ≤ d<1.5dw 1.05 1.05 1.1 1.05 

8 

후방 전방

 
f 수밀 

1.5dw ≤ d 1.05 1.05 1.05 1.05 

a 수밀 ----- 1.4 1.05 1.05 1.75 

9 

후방 전방

 
f 수밀 ----- 1.6 1.05 1.7 1.05 

a 수밀 ----- 1.3 1.05 1.05 1.75 

10 

후방 전방

 
f 수밀 ----- 1.55 1.05 1.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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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강재 단부 결합부의 응력집중계수(계속) 

응력집중계수 
구조 형식 평가점 컬러판 브래킷 크기 

Kgl Kgh KdF KdA 

a 수밀 ----- 1.1 1.05 1.05 1.2 

11  

후방 전방

 
f 수밀 ----- 1.75 1.05 1.4 1.05 

a 수밀 ----- 1.1 1.05 1.05 1.2 

12 

후방 전방

 
f 수밀 ----- 1.3 1.05 1.05 1.05 

a 수밀 ----- 1.05 1.05 1.05 1.15 

13 

후방 전방

 
f 수밀 ----- 1.95 1.05 1.55 1.05 

a 수밀 ----- 1.05 1.05 1.05 1.15 

14 

후방 전방

 
f 수밀 ----- 1.7 1.05 1.15 1.05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8 장 5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1 

제 5 절  해치 코너의 응력 평가 

1. 일  반 

1.1 적용 

1.1.1  
간이 절차에 기초한 해치 코너의 핫스폿 응력범위 및 구조적 평균 핫스폿 응력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평

가한다. 

2. 공칭응력 범위 

2.1 파랑비틀림모멘트로 인한 공칭응력범위  

2.1.1  
파랑 비틀림모멘트에 의한 크로스 갑판 굽힘으로 인한 공칭 응력범위(N/mm2)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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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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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해치코너의 종방향 변위(m)로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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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 갑판 개구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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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T :  fp = 0.5로 하여 4장 3절 [3.4.1]에 정의한 최대 파랑 비틀림 모멘트(kNm) 

FS : 응력 수정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5=SF  

FL : 해치 코너의 종방향 위치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L
xFL 75.1=   , 85.0/57.0 ≤≤ Lx  인 경우 

0.1=LF  , x/L < 0.57 and x/L > 0.85  인 경우 

BH : 해치 개구의 폭(m) 

WQ :  해치 코너 부근의 상부 스툴을 포함한 크로스 갑판의 단면계수(m3) (그림 2 참조) 

IQ : 해치 코너 부근의 상부 스툴을 포함한 크로스 갑판의 관성 모멘트(m4) (그림 2 참조) 

AQ : 해치 코너 부근의 상부 스툴을 포함한 크로스 갑판의 전단 면적 (m2)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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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  해치 개구 옆의 남은 갑판 스트립의 폭(m) 

IT :  격벽의 상부 및 하부 스툴을 무시하고 크로스 갑판 면적 내에서 계산된, 선체 횡단면의 비틀림 관

성 모멘트(m4)(그림 1 참조)로서, 부록 1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ω :  IT 와 같은 횡단면 및 해치 코너의 Y  및 Z 위치에서 계산된 섹터 좌표(m2)로서, 부록 1에 따라 계

산할 수 있다. 

LC : 화물 구역의 길이(m)로서, 기관실 격벽과 선수격벽 사이의 거리로 한다. 

BH,i : 해치 i 의 해치개구의 폭(m) 

LH,i : 해치 i 의 해치개구의 길이(m) 

n :  해치의 수 

 

Z

Y

ω의 결정을 위한
창구모서리 점 위치

  

그림 1:  IT 및 ω 의 결정을 위한 횡단면 

 

�

�

 
그림 2:  AQ, WQ 및 IQ  의 결정을 위하여 고려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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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칭 평균응력 

2.2.1  
크로스 갑판 내의 정수중 굽힘 모멘트로 인한 평균 응력은 0(zero)으로 설정한다. 

3. 핫스폿 응력 

3.1 핫스폿 응력범위 

3.1.1  
핫스폿 응력범위(N/mm²)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WTghW K σ∆σ∆ =  

여기서,  

Kgh : 해치 코너에 대한 응력집중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1보다 작게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

⎡
⎟⎟
⎠

⎞
⎜⎜
⎝

⎛
+

+
+

=
65.0

22.0
8.023.1

1
3

2

a

CD

CDa

ba
gh rb

b
r

rr
K

l

l
 

ar  :  장축 반경(m) 

br  :  단축 반경(m) (코너 형상이 원형인 경우, rb 및 ra 는 같다.) 

CDl  : 크로스 갑판의 선체 종방향 길이(m) 

b  :  개구단으로부터 선측까지의 거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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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비틀림에 대한 단면 특성 

1. 계산 식  

1.1 비틀림 함수 Φ  

1.1.1  
폐 단면 셀(cell)의 임의의 부분 면적에 대하여, 다음의 기하학적 그림 및 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
2
1

ikkiy yyzzA −+=  

22 )()( ikik zzyyl −+−=  

tt
s l
=  

�
�

�
�

�

�
� �� ��

��
�� ��

 

그림 1:  

 

단면 유형에 따라 다음 세 가지의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방식 A: 그림 2에 보인 비대칭 개 단면 

방식 B: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은 개별 폐 단면 셀(공유 벽이 없는 폐 단면 셀)을 갖는 대칭 단

면. 이 경우 비틀림 함수는 개별적으로 각 셀에 대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

0

0
0

2

Cell

Cell
y

t
s

A

Φ  ; 

∑

∑
=

2

2
2

2

Cell

Cell
y

t
s

A

Φ  

방식 C: 그림 4에 보인 바와 같은 다중 폐 단면 셀(공유 벽을 갖는 폐 단면 셀).  이 경우 각 셀 

i 에 대한 비틀림 함수는, 공유 벽을 고려한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어 계산할 수 있다.  

01
0

0 2 Cell
WallCommonCell

A
t
s

t
s

=⎟
⎠
⎞

⎜
⎝
⎛+∑ ΦΦ  

10
1

1 2 Cell
WallCommonCell

A
t
s

t
s

=⎟
⎠
⎞

⎜
⎝
⎛+∑ ΦΦ  

이러한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비틀림 함수 0Φ  및 1Φ 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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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좌표계, 움직이는 좌표 s 

1.2.1  
2차원 직교(카테시안) 좌표계를 사용한다. 참조 점 O(좌표계의 원점)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대칭 단면에 

대하여는 원점을 단면의 대칭선에 정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칭선과 단면 형상의 교점에서, 움직이는 

좌표 s 은 대칭 면 내에서 시작한다. 즉 그림 2 내지 그림 4에서 ‘0’로 나타낸 선체중심선과 선저판 또는 내

저판의 교점에서의 선체 횡 단면 내에서 움직이는 좌표 s 은 시작한다. 대수 부호 및 비틀림 함수에 대한 

연립 방정식 조립에 관하여, s의 방향은 폐 단면 내의 적분 방향은 물론 s의 방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1.3 단면의 각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의 계산 

1.3.1  

iω  = 선행 부분 면적 또는 선행 분기점의 kω  (계산 시작 시에 영(zero)로 놓는다.) 

kω  = 
i

i
ikkii t

zyzy lΦω −−+  ,  폐 단면 내의 
i

i

t
lΦ  을 가지고 계산한다. 

l  = 22 )()( ikik zzyy −+−  

            합산 

A  = tl           ∑ A  

yS  = ( )ki zzA +2          ∑ yS  

zS  = ( )ki yyA +2          ∑ zS  

ωS  = ( )ki
A ωω +2          ∑ ωS  

yI  = ( )22
3 kkii zzzzA ++         ∑ yI  

zI  = ( )22
3 kkii yyyyA ++         ∑ yI  

yzI  = ( ) ( )[ ]ikikik zyyzyyA +++ 226        ∑ yzI  

ωI  = ( )22
3 kkii

A ωωωω ++         ∑ ωI  

yIω  = ( ) ( )[ ]ikikik yyyyA ωω +++ 226       ∑ yIω  

zIω  = ( ) ( )[ ]ikikik zzzzA ωω +++ 226        ∑ zIω  

3ts  = 3tl           ∑ ⋅ 3ts  

1.4 전체 단면에 대한 단면 특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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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대칭 단면 대칭 단면 
(단면의 절반만 모델링) 

A  = ∑ A  A  = ∑A2  

sy  = 
∑
∑

A

Sz  
 

sz  = 
∑
∑

A

Sy  sz  = 
∑
∑

A

Sy  

yI  = 2
sy zAI ∑∑ −  ( )22 syy zAII ∑∑ −=  

zI  = 2
sz yAI ∑∑ −  ( )22 szz yAII ∑∑ −=  

yzI  = ssyz zyAI ∑∑ −   

TI  = ∑ 3

3ts  
TI  = ( )

⎥
⎥
⎦

⎤

⎢
⎢
⎣

⎡
+∑ ∑

iCell
iyiA

ts
Φ2

3
2

3
 

0ω  = 
∑
∑

A

Sω  
 

yIω  = 0ωω ∑∑ − sy yAI  yIω  = ∑ yIω2  

zIω  = 0ωω ∑∑ − sz zAI   

My  = 2
yzzy

yzyzz

III

IIII

−

− ωω  
 

Mz  = 2
yzzy

yyyzz

III

IIII

−

− ωω  Mz  = 
z

y

I
Iω−  

ωI  = zMym IyIzAI ωωω ω −+−∑∑ 2
0  ωI  = ym IzI ωω +∑2  

 
yzzy III ,,  : 중심에 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S, ωI       : 전단 중심 M 에 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섹터(sector)-좌표 ω 는 전단 중심 M 에 관하여 변환되어야 한다. 유형 A 의 단면에 대하여, [1.3]에 정의한 

대로 0ω  는 각 iω  및 kω 에 더하여야 한다. 

유형 B 및 C 의 단면에 대하여는, ω∆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iω∆  = ( ) ( )iMiMO zyyz −=−ωω  

여기서, 

Oω  :  [1.3]에 주어진 kω 에 대한 식에 따라 계산을 위하여 선택된 좌표계의 중심(O)에 관하여 계산된 

섹터 좌표 

ω  : 전단 중심 M 에 관하여 변환된 섹터 좌표 

MM zy ,  : 전단 중심 M 과 좌표계 B의중심 사이의 거리 

ω  의 변환된 값은 ω∆  을 [1.3]에 따라 구한 Oω  값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ω  의 변환된 값은 단면과 대칭선(선박 단면의 중심선)의 교점에서 영(zero)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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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형 A 단면  

 

대
칭

대
칭

 

그림 3: 유형 B 단면  

 

대
칭

1. 병행선(Byline)

2. 병행선(Byline)

주선(Main Line)

 

그림 4: 유형 C 단면 

 

선 유형의 지정(단면의 특정 부분에서의 번호)은 계산을 위한 특정 부분의 순서를 제공하며, 따라서 움직

이는 좌표 s의 방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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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선각 선체단면의 계산 예 

2.1 단면 자료 

2.1.1  
단면은 그림 5에 보인다. 그림 5의 꽉 찬 검은 점으로 표시된 절점의 좌표는 표 1에 주어지며, 단면의 판 두

께 및 선분(그림 5에 원으로 표시된)은 표 2에 주어진다. 

표 1:   단면의 절점-좌표 

절점 번호 Y 좌표 Z 좌표 
0 0.00 0.00 
1 14.42 0.00 
2 16.13 1.72 
3 16.13 6.11 
4 11.70 1.68 
5 0.00 1.68 
6 16.13 14.15 
7 16.13 19.6 
8 7.50 20.25 
9 7.50 19.63 

10 0.00 20.25 

2.2 비틀림 함수 Φ 의 결정 

2.2.1  
첫 단계는 각 폐 단면 셀의 비틀림 함수 Φ 의 결정을 위한 선형 연립 방정식을 세우는 것이다. 단면 및 

셀은 그림 5에 보인다. 

셀 1

셀 2셀 3

셀 4

 

그림 5: 단일 선측 선체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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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면의 선분의 길이 및 절점 

선-번호 절점 i 절점 k yi zi yk zk 길이 두께 
1 0 1 0.00 0.00 14.42 0.00 14.42 0.017 
2 1 2 14.42 0.00 16.13 1.72 2.43 0.017 
3 2 3 16.13 1.72 16.13 6.11 4.39 0.018 
4 3 4 16.13 6.11 11.70 1.68 6.26 0.019 
5 4 5 11.70 1.68 0.00 1.68 11.70 0.021 
6 3 6 16.13 6.11 16.13 14.15 8.04 0.018 
7 6 7 16.13 14.15 16.13 19.6 5.45 0.021 
8 7 8 16.13 19.60 7.50 20.25 8.65 0.024 
9 8 9 7.50 20.25 7.50 19.63 0.62 0.024 

10 9 6 7.50 19.63 16.13 14.15 10.22 0.015 
11 8 10 7.50 20.25 0.00 20.25 7.50 0.012 

 

단면의 셀 4(그림 5에 직사각형으로 표시된)를 고려하여, 비틀림 함수 Φ 의 결정을 위한 다음 연립 방정식

을 세울 수 있다. 회전 방향을 고려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비틀림 함수 Φi를 위한 회전 방향은 연립 

방정식을 세우기 위한 모든 Φi 에 대하여  같은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

∑∑∑

∑∑∑

∑∑∑∑∑

=Φ+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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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열의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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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2

4

2

3

2

2

2

1

76.14144.35222

38.522

38.5219.2622

90.104272.260222

mA

mA

mA

mA

=⋅⋅=

=

=⋅=

=⋅⋅=

∑

∑

∑

∑

  

 

이러한 결과들을 갖고 계수 행열은 다음과 같이 된다. 

76.14134.424376.1773
38.5248.132736.707
38.5248.132736.707

90.104276.177336.707360.70781.5331

41

31

21

4321

=Φ+Φ−
=Φ+Φ−
=Φ+Φ−
=Φ−Φ−Φ−Φ

 

 

이 계의 해는 다음이 된다. 

1596.0
2003.0
2003.0
3018.0

4

3

2

1

=
=
=
=

Φ
Φ
Φ
Φ

 

2.3 선분 특성의 결정 

2.3.1  
다음 단계는 [1.3]에 주어진 식에 따라 ωk 을 결정하는 것이다. ‘s’ 는 점 0(그림 5)에서 ωi=0 를 갖고 시

작하며, 점 0로부터 점 1, 2, 3, 4 및 5까지의 경로를 따른다. 선분 1에서 3까지에 대하여는 항 ⎟
⎠
⎞⎜

⎝
⎛

i
i
t

lΦ

은 ⎟
⎠
⎞⎜

⎝
⎛

31
31

4
K

Kl
tΦ 으로 계산되고, 반면에 선분 4 및 5가 셀 4 및 셀 1의 공유벽이므로 선분 4 및 5에 대하

여는 이 항은 ( ) ⎟
⎠
⎞⎜

⎝
⎛−

54
54

14
K

Kl
tΦΦ 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적분 방향(계산을 위하여 따라야 하는 경

로의 방향)과 함께 비틀림 함수에 대한 회전 방향은 이 항 내의 대수 부호를 결정한다. 

선분 6에 대하여 ωi 은 점 3에서의 값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
⎠
⎞⎜

⎝
⎛=⎟

⎠
⎞⎜

⎝
⎛

6
6

1 tti
i ll ΦΦ  이다. 이제 ‘s’ 는 점 6

으로부터 점 7, 8, 9까지 그 경로를 따른 후 점 6으로 되돌아 온다. 셀 2 와 셀 1 사이의 공유 벽은  비틀

림 함수 Φ 을 포함하는 항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점 8 및 10 사이의 선분 11에 대하여 ωi 은 점 8에

서의 값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선분의 다른 특성은 [1.3]에 주어진 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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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면 특성의 결정 

2.4.1  
선분 특성을 합한 후, 단면 특성은 [1.4]에 기술한 대로 계산할 수 있다. 

[1.4]에 기술한 대로 섹터 좌표는 전단 중심에 관하여 변환되어야 한다. 

표 3과 같이 계산 결과는 섹터 좌표를 준다. 

 

표 3:   그림 5 의 단면에 대한 섹터 좌표 

점 i ωO, i ∆ωi ωi 
0 0.00 0.00 0.00 
1 -135.97 84.99 -50.98 
2 -134.04 95.07 -38.97 
3 -102.32 95.07 -7.25 
4 -99.49 68.96 -30.53 
5 -0.06 0.00 -0.06 
6 -108.20 95.07 -13.13 
7 -72.30 95.07 22.77 
8 35.07 44.21 79.27 
9 33.08 44.21 77.28 

10 -2.75 0.00 -2.75 
 

2.5 유의 사항 

2.5.1  
단일 선측 산적화물선에 대하여, 통상 선체 횡단면은 4개의 상자(계산 예에서 보인 바와 같이 셀1은 화물

창, 셀 2 및 3은 윙 탱크, 셀 4은 호퍼탱크 및 이중저)를 갖는 단면으로 단순화될 수 있고, 반면에 이중 선측 

산적화물선은 두 개의 폐 단면 셀만(셀 1은 화물창, 셀 2은 이중선체)을 갖는 횡단면으로 단순화될 수 있

다. 변화하는 두께를 갖는 선분의 판 두께에 대하여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등가 판 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
=

+++++
= k

i
i

kkii
eq

tttt
t

1

2211

l

lKlKll
  

단순화 때문에, 횡단면과 선체 중심선의 교점에서 섹터 좌표 값 ω 은 0과 다를 수 있다. 단순화된 횡단면

에 대하여 섹터 좌표 ω 의 값 및 비틀림 관성 모멘트 IT 의 값 사이의 차이는 통상적인 경우 원래의 횡단면 

값과 비교하여 3% 미만이다.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9 장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11편  9장 

기타 구조 

 

제1절 선수부 

제2절 선미부 

제3절 기관구역 

제4절 선루 및 갑판실 

제5절 창구덮개 

제6절 선체 및 선루개구의  배치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9 장 1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1 

제 1 절  선수부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아니하는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L2 : 규칙상의 길이 L 로서,  300m 를 초과 할 경우는 300m로 한다.  

TB : 표준 밸러스트상태에 대하여 설계밸러스트 최소흘수(m) 

k : 3장 1절 [2.2]에 정의된 재료계수 

m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m = 수직보강재에 대하여 10 

m = 기타 보강재에 대하여 12 

τα : 허용전단응력(N/mm2)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3
Y

a
R

=τ  

s : 보강재 길이의 중간스팬에서 측정한 일반보강재 사이의 거리(m) 

l : 지지부재 사이의 보강재 길이를 따라 측정한 일반보강재의 스팬(m), 3장 6절 [4.2] 참조. 

ca : 판패널의 형상비로서 다음과 같다. 

ll

ssca 69.033.0121.1
2

−⎟
⎠
⎞

⎜
⎝
⎛+=  , 1.0 이하일 것 

cr : 패널의 곡률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r
scr 5.01−=  ,  0.4 이상일 것 

r : 곡률반경(m) 

1. 일  반 

1.1 서  언 

1.1.1  
이 절의 요건은 다음에 적용한다. 

 선수 격벽 전방에 위치한 구조, 즉 

• 선수 구조 

• 선수재 

 [4.1]에 따른 선수플레어부의 보강 

 [5.1]에 따른 선수선저 편평부의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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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순 두께 

1.2.1  
3장 2절의 규정에 따라, 이 절에 언급된 모든 치수는 순 치수로서 어떠한 부식추가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총 두께는 3장 2절 [3]의 규정에 따라 구한다. 

2. 배  치 

2.1 구조배치의 원칙 

2.1.1 일반 
외판, 상갑판 및 내저판의 치수는 해당되는 경우 전단 방향으로 테이퍼 되어야 한다. 단면의 급격한 변화

를 피하기 위하여 주요 종통부재의 구조적 연속성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플렛폼, 갑판, 수평링프레

임 또는 선측스트링거와 같은 선수피크 내의 구조는 뒤쪽 구조인 화물창 안쪽으로 스카프되어야 한다. 

내측 선체구조가 선수격벽에서 끝나는 경우, 테이퍼링 브래킷의 적절한 구조에 의하여 선수격벽 전방으

로의 구조적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갑판, 선저 및 선측외판의 종방향 보강재는 실행가능한 한 전방

으로 멀리 연장되어야 한다. 모든 외판늑골 및 탱크 주위벽의 보강재는 연속이거나, 또는 그 단부에 브래

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단으로부터 선수수선 후방 0.15L 사이에 브

래킷이 제공되는 경우, 플랜지 브래킷이 사용되어야 한다. 

2.1.2 탱크 내부구조 
선수미가 탱크로 사용되는 경우, 스트링거판은 플랜지를 가지거나 내측단부에 페이스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트링거는 힘이 적합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선수격벽에 유효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2 트리핑브래킷 

2.2.1  
횡식구조의 선수격벽 전방에 있는 피크탱크 또는 기타 탱크인 경우, 그림 1에 따라 1차 지지부재, 갑판 및 

/또는 플랫폼 사이에 수직거리가 2.6m 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트리핑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트리핑

브래킷의 건조두께는 연결된 선측늑골웨브의 건조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그림 1: 트리핑브래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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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늑판 및 선저거더 

2.3.1  
중심선 격벽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심선 선저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심선에서 늑

판 및 중심선 거더의 최소깊이는 최전방 화물창에 요구되는 이중저 깊이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2.3.2 실체늑판 
횡늑골방식인 경우, 실체늑판을 각 늑골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종늑골방식인 경우, 실체늑판의 간격은 

3.5m 또는 횡골 4개 간격 중 작은 것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2.3.3 선저거더 
횡늑골방식인 경우, 선저거더의 간격은 2.5m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종늑골방식인 경우, 선저거더의 간격은 3.5m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3. 하중모델 

3.1 하중점 

3.1.1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면외압력은 하중점에서 다음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 판에 대하여 6장 1절 [1.5] 

• 보강재에 대하여 6장 2절 [1.4] 

3.2 선수부의 압력 

3.2.1 비손상 상태의 면외압력 
선수부의 압력(kN/m2)은 (pS+ pW)으로 한다. 

여기서, 

pS, pW : 4장 5절에 따른 하중상태 H, F, R 및 P중에서 동적수압 및 최대동적수압 

3.2.2 시험상태의 면외압력 
시험상태의 면외압력 pT 는 다음과 같다.   

pT =   pST  -   pS       : 선저외판 및 선측외판의 경우 

 pT  = pST                  :  그 외 경우 

여기서,    

 pST    :  4장 6절 [4]에 따른다 

 pS      :  다음에 따른다.  

 시험이 부상상태에서 실시 될 경우 : 실제 시험이 수행되는 흘수 T에서의 4장 5절[1] 정의된 유

체 압력. T 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은 부상상태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부상상태가 아닌 경우                        : pS  = 0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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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외판의 요소 
정수중 및 파랑중 면외압력은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 정수중 및 파랑중 외부압력 

• 하중이 가해지는 외판에 인접한 구획을 고려한 정수중 및 파랑중 내부압력. 만일 외판에 인접한 구

획에 액체를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정수중 및 파랑중 내부압력은 해당 정수중 및 파랑중 외부압

력으로부터 상쇄되어야 한다. 

3.2.4 외판 이외의 요소 
인접한 두 구획을 분리하는 요소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정수중 면외압력과 파랑중 면외압

력은 그 두 구획이 개별적으로 힘을 받는 것으로 고려하여 구한다. 

3.3 선수플레어부의 압력 

3.3.1  
선수압력 FBp  (kN/m2)은 4장 5절 [4.1]에 따라 구한다. 

3.4 선저슬래밍압력 

3.4.1  
선수선저 편평부의 선저슬래밍압력 SLp  (kN/m2)은 4장 5절 [4.2]에 따라 구한다. 

4. 치수산정 

4.1 선수플레어 보강 

4.1.1  
보강되어야 하는 선수플레어부는 [4.2] 내지 [4.4]의 해당요건에 따라 후단으로부터 0.9L 전방 및 표준밸

러스트흘수선 상방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4.2 판 

4.2.1  
판의 순 두께는 표 1 및 표 2의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표 1:   판의 최소 순 두께 

최소 순 두께(mm) 

선저 5.5 + 0.03L 

선측 0.85L1/2 

내저판 5.5 + 0.03L 

강력갑판 4.5 + 0.02L 

플랫폼 및 제수격벽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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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판의 순 두께 

순 두께(mm) 

비손상상태 
Y

WS
ra R

pp
scct

9.0
8.15

+
=  

선수플레어부 
Y

FB
ra R

pscct
9.0

8.15=  

시험상태 
Y

T
ra R

pscct
05.1

8.15=  

 

4.3 일반보강재 

4.3.1 일  반 
이 조항의 요건은 양단이 구속되었다고 고려되는 일반보강재에 적용한다. 기타의 경계조건으로, 항복강

도검토가 각 경우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4.3.2  
일반보강재의 순 치수는 6장 2절 [2.3]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3.3  
일반보강재의 웨브의 순 두께(mm)는 다음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하며, 

• t = 3.0 + 0.015L2 

• 부착된 판의 순 두께의 40% 

• 그리고 부착된 판의 순 두께의 2배보다는 작아야 한다. 

4.3.4  
단일스팬 일반보강재의 순 치수는 표 3의 식으로부터 구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3:    단일스팬 일반보강재의 순 치수 

보강재 형식 순 단면계수 w (cm3) 순 단면전단면적 Ash 

(cm2) 

면외압력이 작용하는 단일스팬 일반보강재 
( ) 3

2
10

9.0 Y

WS

mR
sppw l+

=
( )

φτ sin
5

a

WS
sh

sppA l+
=  

선수플레어부에 위치한 단일스팬 일반보강재 3
2

10
9.0 Y

FB

mR
spw l

=  
φτ sin

5

a

FB
sh

sp
A

l
=  

시험압력에 관련된 단일스팬 일반보강재 3
2

10
05.1 Y

T

mR
spw l

=  
φτ sin05.1

5

a

T
sh

spA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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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φ   : 보강재스팬의 중앙에서 측정한 보강재 웨브와 외판사이의 각도(deg), φ 가 75보다 작은

경우 수정을 하여야 한다. 

 

4.3.5  
다중스팬 일반보강재의 최대법선응력σ 및 최대전단응력 τ 는 표 4의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중스팬 일반보강재의 최대법선응력σ 및 최대전단응력 τ 는 다음을 고려하여 직접계산에 의해 결정되

어야 한다. 

• 있는 경우, 정수중 및 파랑중의 압력과 힘의 분포 

• 중간 지지(갑판, 거더, 등)의 수 및 위치 

• 보강재의 양단 및 중간지지에서의 구속조건 

• 중간스팬에서의 보강재의 기하학적 특성. 

표 4:   다중스팬 일반보강재에 대한 검토기준 

상태 비손상 시험 

법선응력 YR9.0≤σ YR05.1≤σ

전단응력 aττ ≤  aττ 05.1≤  

 
 

4.4 1차 지지부재 

4.4.1 최소두께 
1차 지지부재의 웨브의 순 두께(m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27.0 Lt =  

4.4.2 선측트랜스버스 
선측트랜스버스의 순 단면계수 w (cm3) 및 순 전단면적 ASh (c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

는 아니된다. 

( ) 3
2

10
9.0 Y

WS

mR
spp

w
l+

=  

( )
φτ sin

5

a

WS
sh

spp
A

l+
=  

이에 추가하여, 선수플레어부 내에 위치한 선측트랜스버스의 순 단면계수 w (cm3) 및 순 전단면적 ASh 

(c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3
2

10
9.0 Y

FB

mR
spw l

=  

φτ sin
5

a

FB
sh

spA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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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선측거더 
선측거더의 순 단면계수 w (cm3) 및 순 전단면적 ASh (c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 3
2

10
9.0 Y

WS

mR
spp

w
l+

=  

( )
φτ sin

5

a

WS
sh

spp
A

l+
=  

이에 추가하여, 선수플레어부 내에 위치한 선측거더의 순 단면계수 w (cm3) 및 순 전단면적 ASh (c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3
2

10
9.0 Y

FB

mR
spw l

=  

φτ sin
5

a

FB
sh

spA l
=  

4.4.4 갑판 1차 지지부재 
갑판 1차 지지부재의 치수는 [3.2] 및 [3.3]의 하중을 고려하여 6장 4절에 따라야 한다. 

5. 선수선저 평편부의 보강 

5.1 적용 

5.1.1  

보강되어야 하는 선수선저 평편부는 선수수선의 끝단으로부터 LV2.0  전방으로, 기선 상방 0.05TB 또

는 0.3m 중 작은 높이까지 연장된 선체선저의 편평한 부분이다. 

5.2 선저외판 

5.2.1  
선수선저 평편부의 순 두께(mm)는 다음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eH

SLs
ra R

pC
sCCt 8.15=  

여기서, 

Cs : 충격압력의 하중피치에 따르는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Cs = 1.0   일반보강재 사이에 중간종통재가 없는 경우 

Cs = 1.3  일반보강재 사이에 중간종통재가 있는 경우. 

5.2.2  
선저기울기를 가지는 선박인 경우, 판의 보강은 최소한 빌지만곡부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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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일반보강재 

5.3.1  
선수선저 평편부의 횡 또는 종방향 일반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3)는 다음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3
2

10
16 eH

SLS

R
slpC

w =  

여기서, 

Cs :  [5.2.1]에 정의된 계수. 

5.3.2  
선수선저 평편부의 횡 또는 종방향 일반보강재의 순 전단면적(cm2)은 다음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φsin
)5.0(35

eH

SL

R
ssp

A
−

=
l  

용접으로 연결된 면적은 최소한 이 값의 두 배이어야 한다. 

5.4 1차 지지부재 

5.4.1 거  더 
선수선저 평편부 거더의 순 두께(mm)는 각 위치에 따라 다음에 규정된 t1부터 t3까지의 값 중 큰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 a

SLA

dd
Spc

t
τ10

1 2 −
=

l
 

3 1
1

22

2 75.1 t
C
aH

t a
′

⋅=
τ

 

k
aCt 1

3
′′

=  

여기서, 

cA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cA = 3/A,     0.13.0 ≤≤ Ac  

A : 고려하는 구조의 지지점 사이의 하중면적(m2) 

pSL :  [3.4]에 따른다. 

S : 고려하는 중심거더 또는 선측거더의 간격(m) 

l : 고려하는 늑판의 간격(m) 

d0 : 고려하는 중심거더 또는 선측거더의 깊이(m) 

d1 : 있는 경우, 고려하는 위치에서 개구의 깊이(m) 

H :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는 값. 

(a)  거더에 보강되지 아니한 개구가 있는 경우: 
α
φ5.01+=H  

(b)  기타의 경우:     0.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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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 개구의 최대직경(m) 

α  : a또는 1S 중 큰 값(m) 

a  : 고려하는 위치에서 거더의 깊이(m). 그러나, 수평보강재가 거더에 설치되는 경우, a 는 고려하

는 수평보강재로부터 선저외판 또는 내저판까지의 거리, 또는 고려하는 수평보강재 사이의 거

리이다. 

1S  :  수직통상보강재 또는 늑판의 간격(m) 

1C ′   : aS /1 에 따라 표 5로부터 구하는 계수. aS /1 의 중간값에 대하여, 1C′는 선형보간법에 의하여 결

정되어야 한다. 

1C ′′  : aS /1 에 따라 표 6으로부터 구하는 계수. aS /1 의 중간값에 대하여, 1C ′′ 는 선형보간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표 5:   계수 1C ′  

a
S1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 
이상 

1C ′  64 38 25 19 15 12 10 9 8 7 

 

표 6:   계수 1C ′′  

a
S1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 1.6 
이상

중심선거더 4.4 5.4 6.3 7.1 7.7 8.2 8.6 8.9 9.3 9.6 9.7 
1C ′′  

선측거더 3.6 4.4 5.1 5.8 6.3 6.7 7.0 7.3 7.6 7.9 8.0 

 

5.4.2 늑  판 
선수선저 평편부 늑판의 순 두께(mm)는 각 위치에 따라 다음에 규정된 t1부터 t3까지의 값 중 큰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 a

SLA

dd
Spc

t
τ10

1 2 −
=

l
 

3 1
2

22

2 75.1 t
C
aH

t a
′

⋅=
τ

 

k
St 2

3
5.8

=  

여기서, 

cA :  [5.4.1] 에 따른다. 

pSL :  [3.4]에 따른다. 

S  : 고려하는 실체늑판의 간격(m) 

l : 고려하는 거더의 간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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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  : 고려하는 위치에서 실체늑판의 깊이(m) 

1d  : 있는 경우, 고려하는 위치에서 개구의 깊이(m) 

H  :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 

a) 실체늑판에 보강이 된 개구 또는 개구가 없는 경우 

1) 보강이 되지 아니한 슬롯이 있는 경우: 

0.10.4
1

2 −=
S
dH ,    1.0 이상일 것. 

2) 보강이 된 슬롯이 있는 경우:  0.1=H  

 

 

 

b) 실체늑판에 보강이 되지 아니한 개구가 있는 경우 

1) 보강이 되지 아니한 슬롯이 있는 경우: 

0.10.45.01
1

2

0
−⎟⎟

⎠

⎞
⎜⎜
⎝

⎛
+=

S
d

d
H φ ,    

0
5.01

d
φ

+  이상일 것 

2) 보강이 된 슬롯이 있는 경우: 

0
5.01

d
H φ

+=  

2d  : 실체늑판의 상부 및 하부에 보강이 되지 아니한 슬롯 중 큰 것의 깊이(m) 

1S  : 수직일반보강재 또는 거더의 간격(m) 

φ  : 개구의 최대직격(m) 

a  : 고려하는 위치에서 실체늑판의 깊이(m). 그러나, 수평보강재가 늑판에 설치되는 경우, a 는 고

려하는 수평보강재로부터 선저외판 또는 내저판까지의 거리, 또는 고려하는 수평보강재 사이

의 거리이다. 

2S   : 1S 또는 a  중 작은 값(m) 

2C′  : 01 / dS 에 따라 표 7에 주어진 계수. 01 / dS 의 중간값에 대하여, 2C′는 선형보간법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표 7:   계수 2C ′  

01 / dS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 
이상 

2C ′  64 38 25 19 15 12 10 9 8 7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9 장 1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11 

6. 선수재 

6.1 바 선수재 

6.1.1  
만재흘수선 하방의 바 선수재의 총횡단면적(cm2)은 다음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LAb 25.1=  

6.1.2  
바 선수재의 총횡단면적은 만재흘수선으로부터 시작하여 상단의 방향으로 0.75Ab까지 감소될 수 있다. 

6.2 판 선수재 및 구상선수 

6.2.1  
총두께(m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 ) kLst B 608.04.06.0 ++= ,    k25 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sB : 수평보강재(부분 또는 부분이 아닌), 브레스트훅, 또는 동등수평보강부재 사이의 간격(m) 

총판두께는 [4.2]에 따라 구해지는 순 두께에 3장 3절에 정의된 부식여유 tC를 추가한 것 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일반보강재의 치수는 [4.3]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6.2.2  
만재흘수선 상방 0.6m로부터 시작하여 T+ C까지에서, t가 [6.2.1]에 정의된 총 두께인 경우, 총 두께는 

0.8t까지 점차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6.2.3  
판 선수재 및 구상선수는 브레스트훅 및/또는 늑골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7. 선수루 

7.1 일  반 

7.1.1  
폐위된 선수루가 건현갑판 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폐위된 선수루의 후단격벽은 그림 2와 같이 최전방 화물창의 전단격벽 위치 또는 그 후방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으로 인하여 창구덮개 작동이 방해를 받는다면, 선수루의 후단격벽은, 선수루 길이가 선

수재의 앞면보다 후방으로 1장 4절 [3.2]에 규정된 선박의 건현용길이의 7% 이상인 경우, 최전방 화물창 

전단격벽의 전방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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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C

H
F

ℓ
F

H
E

선수격벽

창구코밍 상단

 

그림 2: 선수루 

7.1.2  
주갑판 상 선수루의 높이 HF 는 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1장 4절 [3.18]에 규정된 선루의 표준높이 

• HC + 0.5 m, 여기서 HC 는 최전방 화물창, 즉 제1번 화물창의 전방 횡 창구코밍의 높이이다. 

7.1.3  

CFF HH −= 5l  

선수루갑판 선미단의 모든 지점은 9장 5절 [6.2.2] 및 9장 5절 [7.3.8]을 적용하여 제1번 전방 횡 창구코밍 

및 제1번 창구덮개에 감소된 하중을 적용하기 위하여 창구코밍판으로부터 lF 또는 lF 보다 작은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7.1.4  
창구코밍 또는 창구덮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수루갑판 상부에 쇄파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 쇄파기 중심선에서의 상단이 선수루갑판의 선미단으로부터 전방으로 

HB/tan20° 보다 작은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HB 는 선수루 상방 쇄파기 높이이다. (그림 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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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미부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아니하는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L1 : 규칙상의 길이 L로서,  200m 를 초과 할 경우는 200m로 한다.  

L2 : 규칙상의 길이 L 로서,  300m 를 초과 할 경우는 300m로 한다.  

k : 3장 1절 [2.2]에 정의된 재료계수 

zTOP :  탱크상단의 Z좌표(m) 

m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m = 10 수직보강재에 대하여 

• m = 12 기타보강재에 대하여 

τα : 허용전단응력 (N/mm2)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3
Y

a
R

=τ  

s : 보강재 길이의 중간스팬에서 측정한 일반보강재 사이의 간격(m) 

l : 지지부재 사이의 보강재 길이를 따라 측정한 일반보강재의 스팬(m), 3장 6절 [4.2] 참조. 

ca : 판패널의 형상비로서 다음과 같다. 

ll

ssca 69.033.0121.1
2

−⎟
⎠
⎞

⎜
⎝
⎛+=  1.0 이하일 것 

cr : 패널의 곡률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r
scr 5.01−=  , 0.4 이상일 것. 

r : 곡률반경(m) 

1. 일  반 

1.1 서  언 

1.1.1  
이 절의 요건은 선미격벽 후방에 위치한 구조의 치수결정 및 선미선저 평편부의 보강에 적용한다. 

1.1.2  
액체를 운송하고자 하지 않는 구역의 경계를 이루고, 외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선미구조는 침수상태에서 

면외압력을 받는다. 이 들의 치수는 6장의 관련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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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미부와 선미격벽 전방에 위치한 구조와의 연결 

1.2.1 테이퍼링 
선미부와 선미격벽 전방구조의 치수사이에 적절한 테이퍼링을 두어야 한다. 테이퍼링은 양측 부분에 대

한 치수요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3 순 치수 

1.3.1  
3장 2절의 규정에 따라, 이 절에 언급된 모든 치수는 순 치수로서 어떠한 부식추가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총 두께는 3장 2절 [3]의 규정에 따라 구한다. 

2. 하중모델 

2.1 하중점 

2.1.1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횡압력은 하중점에서 다음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 판에 대하여 6장 1절 [1.5] 

• 보강재에 대하여 6장 2절 [1.4] 

2.2 면외압력 

2.2.1 비손상상태의 면외압력 
비손상상태의 선미부 면외횡압력(kN/m2)은 다음에 따른다. 

(ps + pw) 

여기서, 

ps, pw : 4장 5절에 따른 하중상태 H, F, R 및 P중에서 정수압 및 최대 동적수압 

2.2.2 시험상태의 면외압력 
시험상태의 면외압력 pT 는 다음과 같다.   

pT =   pST  -   pS       : 선저외판 및 선측외판의 경우 

 pT  = pST                  :  그 외 경우 

여기서,    

 pST    :  4장 6절 [4]에 따른다 

 pS      :  다음에 따른다.  

 시험이 부상상태에서 실시 될 경우 : 실제 시험이 수행되는 흘수 T에서의 4장 5절[1] 정의된 유

체 압력. T 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은 부상상태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부상상태가 아닌 경우                        : pS  = 0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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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외판의 요소 
정수중 및 파랑중 횡압력은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 정수중 및 파랑중 외부압력 

• 하중이 가해지는 외판에 인접한 구획을 고려한 정수중 및 파랑중 내부압력. 만일 외판에 인접한 구

획에 액체를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정수중 및 파랑중 내부압력은 해당 정수중 및 파랑중 외부압

력으로부터 상쇄되어야 한다. 

2.2.4 외판 이외의 요소 
인접한 두 구획을 분리하는 요소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정수중 면외압력과 파랑중 면외압

력은 그 두 구획이 개별적으로 힘을 받는 것으로 고려하여 구한다. 

3. 선미피크 

3.1 배  치 

3.1.1 일  반 
일반적으로 선미피크는 횡늑골방식이어야 한다. 

3.1.2 늑  판 
실체늑판을 모든 늑골간격에 설치되어야 한다. 

늑판의 높이는 선체형상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선미관이 설치되는 경우, 늑판의 높이는 최소한 

선미관 상방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만일 선형이 이러한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강이 된 상단 

및 하단을 가지고 늑골에 견고히 부착된 적절한 높이의 판을 선미관 상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타주, 프로펠러포스트 및 러더혼 부근에서, 늑판은 선미탱크 상단까지 연장되어야 하고 두께를 증가시

켜야 한다. 두께의 증가에 대하여 우리 선급은 제안된 배치에 따라 각 경우 별로 고려할 수 있다. 

늑판에는 800mm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선측늑골 
선측늑골은 만재흘수선 상방에 위치한 갑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선측늑골은 다음 중 한가지 구조형태로 지지되어야 한다. 

• 총면적이 플렛폼 면적의 10% 이상인 개구를 가지는 비수밀플랫폼 

• 갑판트랜스버스와 연결된 선측일차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선측거더 

3.1.4 플랫폼 및 선측거더 
선미피크 내의 플랫폼 및 선측거더는 바로 전방부에 위치한 플랫폼 및 선측거더와 일치하도록 배치되어

야 한다. 

만일 선체의 형상 및 접근의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선미피크와 바로 전방의 구조 

사이의 구조적 연속성은 폭이 넓은 테이퍼링브래킷을 채용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한다. 

선미피크가 선측이 종늑골방식인 기관구역에 인접한 경우, 선미피크 내의 선측거더에는 테이퍼링브래

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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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종격벽 
일반적으로 선미피크의 상부의 선체중심선에는 매 늑골간격으로 보강이 된 비수밀종격벽을 설치하여

야 한다. 

튀어나온 선미가 매우 크거나, 수밀 또는 제수격벽으로 분리된 구역의 최대폭이 20m를 넘는 경우, 추가

의 종통제수격벽이 요구될 수 있다. 

4. 치수산정 

4.1 측  판 

4.1.1  
판의 순 두께는 표 1 및 표 2의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표 1:   판의 최소 순 두께 

최소 순 두께(mm) 
선저 5.5 + 0.03L 
선측 및 트랜섬 0.85L1/2 
내저판 5.5 + 0.03L 
강력갑판 4.5 + 0.02L 
플랫폼 및 제수격벽 6.5 

표 2:   판의 순 두께 

순 두께(mm) 

비손상상태 
Y

WS
ra R

pp
scct

9.0
8.15

+
=  

시험상태 
Y

T
ra R

pscct
05.1

8.15=  

 

4.2 일반보강재 

4.2.1 일  반 
이 조항의 요건은 양단이 구속되었다고 고려되는 일반보강재에 적용한다. 기타의 경계조건으로, 항복강

도검토가 경우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4.2.2  
일반보강재의 순 치수는 6장 2절 [2.3]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3  
일반보강재의 웨브의 순 두께(mm)는 다음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하며, 

• t = 3.0 + 0.015L2 

• 부착된 판의 순 두께의 40% 

그리고 부착된 판의 순 두께의 2배보다는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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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단일스팬 일반보강재의 순 치수는 표 3의 식으로부터 구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3:   단일스팬 일반보강재의 순 치수 

보강재 형식 
순 단면계수 w 

 (cm3) 
순 단면전단면적 Ash 

(cm2) 

면외압력이 작용하는 단일스팬 일반보강재
( ) 3

2
10

9.0 Y

WS

mR
spp

w
l+

=  
( )

φτ sin
5

a

WS
sh

spp
A

l+
=  

시험압력에 관련된 단일스팬 일반보강재 3
2

10
05.1 Y

T

mR
spw l

=  φτ sin05.1
5

a

T
sh

spA l
=  

(비 고) 
φ  :  보강재스팬의 중앙에서 측정한 보강재 웨브와 외판사이의 각도(deg), φ 가 75보다 작은 경우 수정을 하여야 한다. 

 

4.2.5  
다중스팬 일반보강재의 최대법선응력 σ 및 최대전단응력 τ 는 표 4의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중스팬 일반보강재의 최대법선응력 σ 및 최대전단응력 τ 는 다음을 고려하여 직접계산에 의해 결정되

어야 한다. 

• 해당되는 경우, 정수중 및 파랑중의 압력과 힘의 분포 

• 중간 지지(갑판, 거더, 등)의 수 및 위치 

• 보강재의 양단 및 중간지지에서의 구속조건 

• 중간스팬에서의 보강재의 기하학적 특성. 

표 4:   다중스팬 일반보강재에 대한 검토기준 

상태 비손상 손상 

법선응력 YR9.0≤σ YR05.1≤σ  

전단응력 aττ ≤  aττ 05.1≤  

4.3 1차 지지부재 

4.3.1 늑  판 
늑판의 순 두께(m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27.0 Lt =  

4.3.2 선측트랜스버스 
선측트랜스버스의 순 단면계수 w (cm3) 및 순 전단면적 ASh (c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

는 아니된다. 

( ) 3
2

10
9.0 Y

WS

mR
spp

w
l+

=  

( )
φτ sin

5

a

WS
sh

spp
A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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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선측거더 
선측거더의 순 단면계수 w (cm3) 및 순 전단면적 ASh (c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 3
2

10
9.0 Y

WS

mR
spp

w
l+

=  

( )
φτ sin

5

a

WS
sh

spp
A

l+
=  

4.3.4 갑판 1차 지지부재 
갑판 1차 지지부재의 치수는 [2.2]의 하중을 고려하여 6장 4절에 따라야 한다. 

5. 선체구조와 러더혼의 연결 

5.1 선미구조와 러더혼의 연결 

5.1.1 일  반 
이 조항의 요건은 선미재가 개방형이고 러더혼이 설치된 경우, 선미구조와 러더혼의 연결에 적용한다. 

5.1.2 러더혼 
혼의 설계는 용접 및 검사를 위한 충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10장 1절 [9.2]에 적합하여야 하는 러더혼의 치수는 선체 내부에서 점차 변화될 수 있다. 

슬롯용접에 의한 연결을 인정되지 아니한다. 

5.1.3 선체구조 
외판과 혼의 교차점과 선미탱크상단 사이에서, 선체구조의 수직연장은 외판과 혼의 교차점으로부터 하

부혼거전의 중심점까지의 거리로 정의되는 혼 높이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외판, 늑판, 플랫폼 및 선측거더, 중앙격벽 및 기타 구조와 같이 러더혼에 인접한 구조의 두께는 혼의 치

수에 따라 적절히 증가되어야 한다. 

5.2 선미피크 상부의 구조배치 

5.2.1 선측트랜스버스 
러더혼이 설치되는 경우, 갑판보에 연결되는 선측트랜스버스는 선미탱크 상단을 형성하는 플랫폼과 노

천갑판 사이에 배치되어야 한다. 

선측트랜스버스 간격은 다음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 혼 주위에서 늑골 2개 간격 

• 러더혼 전후부에서 늑골 4개 간격 

• 선미격벽에 근접한 지역 내에서 늑골 6개 간격 

선측트랜스버스에는 단부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하고 선미루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선미루가 없는 경우, 

노천갑판 하부의 선측트랜스버스의 치수는 [4.3.2]의 식으로부터 구한 치수에 따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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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선측거더 
선미탱크상단으로부터 노천갑판까지의 깊이가 2.6m보다 크고 선측이 횡늑골방식인 경우, 가능한 전방

의 구조와 유사하게 일치시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측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선미재 

6.1 일  반 

6.1.1  
선미재는 공동단면을 가진 주조 또는 단조강이거나 강판으로 제작된 것일 수 있다. 

6.1.2  
주조강 및 제작된 선미재는 적절한 간격의 수평판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주강에서는 급격한 단면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모든 단면은 적절한 테이퍼링 반경을 가져야 한다. 

6.2 연  결 

6.2.1 선체구조와의 연결 
선미재는 선미구조에 유효하게 부착되어야 하고 선미재의 하부는 용골과의 유효한 연결을 위하여 프로

펠러포스트의 전방으로 1500 + 6L mm 이상의 길이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미재가 선미격벽을 

넘어서까지 연장될 필요는 없다. 

선미재에 연결되는 외판의 순 두께(m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t = 8.5 + 0.045L 

6.2.2 용골과의 연결 
선미재 하부의 두께는 중실바용골 또는 용골판까지 점차 변화될 수 있다. 

용골판이 설치된 경우, 선미재의 하부는 용골과의 유효한 연결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2.3 트랜섬 늑판과의 연결 
타주 및 프로펠러포스트는 이중저 높이보다 적지 않는 높이를 가지는 트랜섬늑판에 연결되어야 하고 순 

두께(m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t = 9 + 0.023L1 

6.2.4 중심선 내용골과의 연결 
선미재가 주강인 경우, 선미재의 하부에는 실행가능한 한 중심선 내용골과의 연결을 위하여 종통웨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3 프로펠러포스트 

6.3.1 총 치수산정 
3장 2절을 참조하여, [6.3.2]내지 [6.3.4]에 언급된 모든 치수산정 및 치수는 총 치수이다, 즉 부식여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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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프로펠러포스트의 총 치수 
프로펠러포스트의 총 치수는 일축선에 대하여는 표 5의 식, 이축선에 대하여는 표 6의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프로펠러단면의 종축 부근에 대한 단면계수가 표 5 또는 표 6 중 적절한 쪽의 프로펠러포스트치수로 계

산한 것보다 작지않다는 조건으로 상기와 다른 프로펠러포스트의 치수 및 비율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6.3.3 프로펠러축 보싱 하방의 단면계수 
솔피스가 없는 프로펠러포스트인 경우, 프로펠러포스트의 단면계수는 프로펠러보싱의 하방에서 표 5 또

는 표 6 중 적절한 쪽으로 계산한 값의 85%까지 점차 감소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프로펠러포스트의 두께는 표의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6.3.4 제작된 프로펠러포스트와 프로펠러축 보싱과의 용접 
제작된 프로펠러포스트와 프로펠러축 보싱과의 용접은 11장 2절에 따라야 한다. 

6.4 프로펠러축 보싱 

6.4.1  
일축선의 경우, 프로펠러포스트를 포함하여 프로펠러축 보싱의 두께는 직사각형 단면의 바 프로펠러포

스트에 대하여 [6.3.2]에서 요구하는 치수 “b” 의 60%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표 5:   일축선 – 프로펠러포스트의 총 치수 

프로펠러포스트
의 총 치수(mm) 

조립식 
프로펠러포스트 

 

 

주조 
프로펠러포스트 

 

직사각형단면을 가지는 
주조 또는 단조의 바 
프로펠러포스트 

 
a 50 L1/2 33 L1/2 2562.710 −L  

b 35 L1/2 23 L1/2 1646.410 −L  

t1 (1) 2.5 L1/2 
3.2 L1/2 

19 mm 이상일 것 
- 

t2 (1) - 
4.4 L1/2 

19 mm 이상일 것 
- 

tD 1.3 L1/2 2.0 L1/2 - 
R - 50 L1/2 - 

(1) 프로펠러포스트 두께 t1 및 t2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0.05 L + 9.5) mm 보다 작아서는 아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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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축선 – 프로펠러포스트의 총 치수 

프로펠러포스트의 
총 치수(mm) 

조립식 
프로펠러포스트 

 

 

주조 
프로펠러포스트 

 

직사각형단면을 가진 주조 
또는 단조의 바 
프로펠러포스트 

 

a 25 L1/2 12.5 L1/2 64.2 +L  
b 25 L1/2 25 L1/2 28.0 +L  

t1 (1) 2.5 L1/2 2.5 L1/2 - 
t2 (1) 3.2 L1/2 3.2 L1/2 - 

t3 - 4.4 L1/2 - 
tD 1.3 L1/2 2.0 L1/2 - 

(1) 프로펠러포스트 두께 t1, t2 및 t3 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0.05 L + 9.5) m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6.5 선미관 

6.5.1 선미관 
우리 선급은 선미관 두께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선미재에 인접한 측

판의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선미관 재질과 선미재에 인접한 판의 재질이 다른 경우, 선미관의 두께는 적어도 그 판과 동등한 것이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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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관구역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아니하는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k : 3장 1절 [2.2]에 정의된 재료계수 

P : 기관의 최대연속출력(KW) 

nr : 출력 P 에서 기관축의 분당회전수 

LE : 기관 제조자에 의하여 명시된 바에 따라, 엔진을 시트에 볼팅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관거치대의 

유효길이(m) 

1. 일  반 

1.1 적  용 

1.1.1  
이 절의 요건은 일반적인 강도의 관점에서 기관구역구조의 배치 및 치수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요

건은 조선소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하는 기관제조자의 요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1.2 치수산정 

1.2.1 순 치수 
3장 2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절에서 언급된 모든 치수는 순 치수이다, 즉 어떠한 부식여유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총 치수는 3장 3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한다. 

1.2.2 일  반 
이 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관구역의 판,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치수는 6장의 관

련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최소두께요건을 적용한다. 

1.2.3 1차 지지부재 
설계자는 각 경우에 따라 시험을 위하여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하는 직접계산에 기초하여, 이 절의 요

건을 대체하는 배치 및 치수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선급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직접계산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3 기관구역과 전후부 구조와의 연결 

1.3.1 테이퍼링 
기관구역과 기관구역의 전후부의 치수사이에 적절한 테이퍼링을 두어야 한다. 테이퍼링은 모든 부분에 

대한 치수요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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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기관실과 최후단화물창 사이의 변이구역 
기관실과 최후단화물창 사이의 변이구역에서는 화물창으로 가는 평판, 갑판, 수평링 또는 선측스트링거

과 같은 기관실 내의 주종통부재에 대하여, 기관실로 가는 종격벽(내측, 상하윙탱크)에 대하여 적절한 테

이퍼링을 주도록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화물창 격벽의 전후 종통부재와 일치하는 경우, 윙탱크 또는 기관실 내부에 큰 테이퍼링

브래킷을 설치하여 적절한 테이퍼링을 확보하여야 한다. 

1.3.3 갑판 불연속성 
기관구역에서 중단되는 갑판은 수평브래킷을 사용하여 선측에서 테이퍼되어야 한다. 

2. 이중저 

2.1 배  치 

2.1.1 일  반 
기관구역이 선미피크의 바로 전방에 있는 경우, 이중저는 횡늑골방식이어야 한다. 모든 다른 경우에는 

횡늑골방식 또는 종늑골방식일 수 있다. 

2.1.2 이중저 높이 
기관구역의 위치에 상관없이 중심선에서의 이중저 높이는 3장 6절 [6.1]에 정의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이 깊이는 주기시트의 형식이나 깊이에 따라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관구역이 매우 크거나 경하상태와 만재상태의 흘수차가 큰 경우 조선소는 상기 높이를 증가시켜야 한

다. 

기관구역 내의 이중저 높이가 인접구역과 다른 경우, 종통부재의 구조적 연속성은 적절한 종방향 범위에 

걸쳐 내저판을 경사시켜 확보하여야 한다. 경사진 내저판의 너클은 늑판 근처에 위치하여야 한다. 

2.1.3 선저 중심거더 
일반적으로 선저 중심거더는 개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중저에의 접근 및 

보수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중심거더 상의 맨홀을 위한 개구의 근처는 국부적으로 보

강되어야 한다. 

2.1.4 선저 선측거더 
기관구역에서 선저 선측거더의 수는 인접한 지역에 따라, 구조의 적절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

히 증가되어야 한다. 선저 선측거더는 기관구역에 인접한 지역 내에서 선저종통재와 연속되어야 하고, 

3m보다 크지 않고 종통재 간격의 3배보다 크지 아니한 간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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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기관시트 근처의 선저 선측거더 
기관시트 근처에는 추가적인 선저 선측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기시트 근처에 배치된 선저 선측거더는 기관구역의 전 길이에 걸쳐 연장되어야 한다. 

선저거더는 선저의 형상에 따라 실행가능한 한 선미쪽으로 연장되어야 하고 그 끝단부에서는 늑판 및 선

측의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기관구역 전단격벽의 전방에서, 선저거더는 최소한 늑골 3개 간격에 걸쳐 테이퍼되어야 하고 선체구조

에 유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2.1.6 종늑골방식 이중저의 늑판 
이중저가 종늑골방식인 경우, 늑판의 간격은 다음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 주기 및 추력베어링 근처에는 늑골 1개 간격 

• 기관구역의 기타 지역에는 늑골 2개 간격. 

기타 주요기관 근처에 추가의 늑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2.1.7 횡늑골방식 이중저의 늑판 
기관구역의 이중저가 횡늑골방식인 경우, 늑판은 매 늑골마다 배치되어야 한다. 나아가, 보일러 거치대 

또는 기타주요기관 근처에는 추가의 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1.8 늑판 보강재 
3장 6절의 요건에 추가하여, 늑판에는 끝단에서 스닙이된 웨브보강재를 약 1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웨브보강재의 단면계수는 6장 2절 [4]에서 요구되는 것의 1.2배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2.1.9 맨홀 및 웰 
시트 및 인접한 지역의 근처에 위치한 늑판에 설치되는 맨홀의 수 및 크기는 이중저에의 접근 및 보수유

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맨홀의 깊이는 일반적으로 그 위치늑판깊이의 40%보다 커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750mm 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늑판의 폭은 대략 400mm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맨홀의 가장자리는 플랜지로 보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 늑판은 맨홀측면에

서 플랫바로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이동식 다공판을 가진 맨홀이 기관실 후단격벽의 근처에 배치된 웰 부근의 내저판에 설치되어야 한다. 

터널의 배수구는 터널 후단에 위치한 웰을 통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2.2 최소두께 

2.2.1  
내저판, 늑판 및 거더웨브의 순 두께는 표 1에 주어진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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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중저 – 내처판, 늑판 및 거더웨브의 최소 순 두께 

요소 최소 순 두께(mm) 

내저판 6.6 + 0.024L 
우리 선급은 각 경우에 따라 기관시트 및 주추력블록 근처의 내저판의 
두께를 증가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진플레이트 0.9L1/2 + 1 

중심거더 1.55L1/3 + 3.5 

늑판 및 선측거더 1.7L1/3 +1 

덕트킬을 이루는 거더 0.8L1/2 + 2.5, 중심거더에 요구되는 것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3. 선  측 

3.1 배  치 

3.1.1 일  반 
기관구역의 선측늑골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접한 지역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1.2 기관구역 내의 선체종방향구조의 연장 
기관구역이 선미에 위치하고 선측이 종늑골구조인 선박에 있어서, 종방향구조는 되도록 기관구역의 전 

길이에 걸쳐 연장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종방향구조는 최후단 전단격벽으로부터 측정하여 기관구역 길이의 최소한 0.3배로 유

지되어야 하고, 종늑골방식구조와 횡늑골방식구조 사이에 갑작스런 구조적 불연속을 피하여야 한다. 

3.1.3 선측트랜스버스 
선측트랜스버스는 늑판과 일치시켜야 한다. 한 개는 되도록 기관케이싱의 전단에, 다른 한 개는 기관케

이싱의 후단 근처에 위치시켜야 한다. 

종늑골방식의 선측인 경우, 선측트랜스버스의 간격은 늑골 4개 간격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횡늑골방식의 선측인 경우, 선측트랜스버스의 간격은 늑골 5개 간격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웨브의 높이

는 인접한 늑골높이의 2배보다 작아서는 아니되며 단면계수는 인접한 늑골단면계수의 4배보다 작아서

는 아니된다. 

각 경우에 따라 정의되어야 하는 우리 선급의 요건에 따라 일반늑골의 치수가 증가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기보다 큰 선측트랜스버스간격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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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 

4.1 배  치 

4.1.1 일  반 
기관구역 내의 플랫폼의 위치 및 연장은 인접한 선체부위에 위치한 플랫폼과 선측거더 뿐만이 아니라 선

측종보강재의 구조와 연속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4.1.2 플랫폼트랜스버스 
일반적으로 플랫폼트랜스버스는 선측 또는 종격벽트랜스버스 근처에 배치되어야 한다. 

종늑골방식의 플랫폼인 경우, 플랫폼트랜스버스의 간격은 늑골 간격의 4배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4.2 최소두께 

4.2.1  
플랫폼의 순 두께는 6.5m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5. 필  러 

5.1 배  치 

5.1.1 일  반 
기관구역 내의 필러는 기관 및 선루에 의하여 전달되는 집중하중과 주기 및 보기의 위치를 고려하여 배

치되어야 한다. 

5.1.2 필  러 
필러는 일반적으로 다음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 기관케이싱 모서리 및 플랫폼 상 큰 개구의 모서리; 이를 대신하여 두개의 필러를 중심선에 설치할 

수 있다(개구의 각 끝단에 한 개) 

• 플랫폼트랜스버스와 거더의 교차점 근처 

• 트랜스버스와 선루의 종격벽 근처 

일반적으로 필러는 그 단부에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5.1.3 필러격벽 
일반적으로 상갑판 하방의 이중갑판에 설치된 필러격벽은 선루의 하중을 견디는 격벽 근처에 위치하여

야 한다. 

종방향 필러격벽은 기관구역 전후방의 인접한 구역 내의 주요 종방향 선체구조와 연속이어야 한다. 

필러격벽의 치수는 기관케이싱격벽에 대하여 [6.3]에 요구되는 치수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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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관케이싱 

6.1 배  치 

6.1.1 일반보강재 간격 
일반보강재는 다음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종격벽에 있어서 각 늑골마다 

• 횡격벽에 있어서 약 750mm 간격으로 

특히 파랑운동에 노출되는 케이싱 부분의 일반보강재 간격은 각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되

어야 한다. 

6.2 개  구 

6.2.1 일  반 
6절 [6]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모든 기관구역의 개구는 최상층 개방갑판으로 이어지는 강재 케이싱

에 의하여 폐위되어야 한다. 케이싱은 그 단부에서 필러와 연계되는 갑판보 및 거더에 의하여 보강되어

야 한다. 

큰 개구인 경우, 갑판보와의 연속을 위해 크로스타이를 배치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조명 및 환기를 위한 개구를 가진 천창은 다음 높이 이상의 코밍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위치인 경우, 900mm 

• 제2위치인 경우, 760mm 

6.2.2 출입문 
케이싱으로의 출입문은 6절 [6.2]에 적합하여야 한다. 

6.3 치수산정 

6.3.1 판 및 일반보강재 
판 및 일반보강재의 순 치수는 9장 4절의 해당요건에 따라 얻어진 치수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6.3.2 최소두께 
격벽의 순 두께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화물창 근처의 격벽에 대하여 5.5mm 

• 거주구역 근처의 격벽에 대하여 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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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기시트 

7.1 배  치 

7.1.1 일  반 
주기시트 및 추력베어링의 치수는 기관의 무게와 마력 그리고 추진장치에 의해 전달되는 정적 및 동적 

힘과 관련하여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7.1.2 시트지지구조 
시트를 지지하는 횡 및 종부재는 늑판 및 이중저 또는 단저거더와 각각 일치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이들은 불연속을 피하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연결부의 용접과 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충분한 접근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7.1.3 이중저구조에 포함되는 시트 
고출력 내연기관 또는 터빈이 설치되는 경우, 시트는 이중저구조와 일체형이어야 한다. 시트근처의 받침

판을 지지하는 거더는 이중저거더와 일치되어야 하고 추력블록의 거더를 형성하기 위하여 후방으로 연

장되어야 한다. 

시트 근처의 거더는 받침대부터 선저외판까지 연속되어야 한다. 

7.1.4 이중저판 상부의 시트 
시트가 이중저판 상부에 있는 경우, 시트 근처의 거더에는, 일반적으로 매 늑골에 위치하고 선체의 중심 

및 선측의 양방향으로 연장된 플랜지브래킷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중저판 상부에 있는 시트의 연장은 받침대 볼트의 설치를 위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된다면 실행 가능한 

멀리 제한되어야 한다. 

7.1.5 단저구조의 시트 
기관구역 내에 단저구조를 가지는 선박인 경우, 시트는 늑판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하고 후방의 늑판 및 

하부에 위치한 거더에 적절히 연결되어야 한다. 

7.1.6 기관시트 근처의 거더의 수 
주기시트 근처에는 최소한 2 개의 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의 세 가지 식에 적합한 경우 1 개의 거더를 설치할 수 있다: 

L < 150 m 

P < 7100 kW 

P < 2.3 nr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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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최소치수 

7.2.1  
내연기관시트 근처의 구조요소의 순 치수는 표 2의 식으로부터 구한다. 

표 2:   기관시트 근처의 구조요소의 최소치수 

항목 치수최소값 

각 시트의 받침대의 순 단면
적(cm2) Er Ln

P7040+  

받침대의 순 두께(mm) 

2 개 또는 그 이상의 거더에 의해 지지되는 받침대: 
Er Ln

P175240+  

1 개의 거더에 의해 지지되는 받침대: 
Er Ln

P1752405 ++  

기관시트 근처에 설치된 거
더의 총 웨브 순 두께(mm) 2 개 또는 그 이상의 거더에 의해 지지되는 받침대: 

Er Ln
P215320+  

1 개의 거더에 의해 지지되는 받침대: 
Er Ln

P6595+  

기관시트 근처에 설치된 늑
판의 웨브 순 두께(mm) 

Er Ln
P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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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루 및 갑판실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아니하는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L2 : 규칙상의 길이 L로서,  300m 를 초과 할 경우는 300m로 한다.  

pD :  [3.2.1]에 정의된 갑판의 면외압력(kN/m2) 

pSI :  [3.2.3]에 정의된 선루측면의 면외압력(kN/m2) 

k : 3장 1절 [2.2]에 정의된 재료계수 

s : 보강재 길이의 중간스팬에서 측정한 일반보강재 사이의 간격(m) 

l : 지지부재 사이를 측정한 일반보강재의 스팬(m), 3장 6절 [4.2] 참조. 

tC : 3장 3절에 따르는 부식추가 

c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c = 한쪽 또는 양단에서 단순지지되는 보, 거더 및 트랜스버스에 대하여 0.75 

c = 그 외의 경우 0.55 

ma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
⎦

⎤

⎢
⎢
⎣

⎡
⎟
⎠
⎞

⎜
⎝
⎛−=

2

4204.0
ll

ssma ,  1≤
l

s  인 경우 

1. 일  반 

1.1 정  의 

1.1.1 선  루 
1장 4절 [3.12.1] 참조 

1.1.2 갑판실 
1장 4절 [3.15.1] 참조 

1.1.3 긴 갑판실 
긴 갑판실이라 함은 중앙부 0.4L 이내에서 길이가 0.2L 또는 12m중 큰 쪽을 넘는 갑판실을 말한다. 긴 갑

판실의 강도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1.1.4 짧은 갑판실 
짧은 갑판실이라 함은 [1.1.3]에 주어진 정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갑판실을 말한다. 

1.1.5 비유효선루 
이 절의 목적상, 중앙부 0.4L 밖에 위치하거나 길이가 0.15L 또는12 m 보다 작은 모든 선루는 비유효선루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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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단열된 연돌 
단열된 연돌의 치수는 갑판실로 보고 결정되어야 한다. 

1.2 총 치수 

1.2.1  
3장 2절을 참조로 하여, [4] 및 [5]에서 언급된 모든 치수산정과 치수는 총 치수이다. 즉, 부식여유를 포함

한다. 

2. 배  치 

2.1 선루단의 보강 

2.1.1  
중앙부 0.4L 내에 위치한 선루단격벽 근처에서, 외판으로부터 폭 0.1B 이내의 강력갑판의 두께, 현측외판

의 두께, 그리고 선루측판의 두께는 표 1에 명시된 보강백분율에 의해 증가되어야 한다. 보강은 단부격벽 

선미쪽으로 늑골 4개 간격으로부터 단부격벽 선수쪽으로 늑골 4개 간격까지의 범위에 걸쳐 연장되어야 

한다. 

표 1:   보강백분율 

선루의 형식 강력갑판 및 현측외판 선루의 측판 

유효 30 % 20 % 

비유효 20 % 10 % 

2.1.2  
중앙부 0.6L 근처의 강력갑판 하부에서, 거더는 종방향의 벽의 끝점을 넘어서 최소한 늑골 3개 이상의 간

격에 걸쳐 연장되어야 하는 종방향의 벽과 일치시켜 설치되어야 한다. 거더는 최소한 늑골 2개의 간격에 

의하여 종방향의 벽과 중첩되어야 한다. 

2.2 보강부재의 부착 

2.2.1 갑판보의 부착 
횡방향 갑판보는 3장 6절에 따른 브래킷에 의하여 늑골에 연결되어야 한다. 

종방향 위벽 및 거더를 통과하는 갑판보는 종방향 위벽의 보강재 및 거더의 웨브에 각각 브래킷없이 용

접으로 부착될 수 있다. 

2.2.2 갑판거더 및 트랜스버스의 부착 
격벽에서 거더의 끝단부착은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이 전달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거더 하부의 격

벽보강재는 거더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치수이어야 한다. 

면재는 3장 6절에 따른 트리핑브래킷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 대칭단면의 거더에서 트리핑브래킷은  웨

브의 양측에 번갈아가며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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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선루늑골의 끝단부착 
선루늑골은 주늑골 하부 또는 갑판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 끝단부착은 그림 1에 따를 수 있다. 

 

 
그림 1: 선루늑골의 끝단부착 

2.3 선루 및 갑판실의 횡식구조 

2.3.1  
선루 및 갑판실의 횡식구조는 단부격벽, 웨브프레임, 선실 및 케이싱의 강재위벽의 적절한 배치 또는 기

타 수단에 의하여 충분한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2.4 폐위선루의 개구 

2.4.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2(1)) 

폐위선루단부의 격벽에 있는 모든 출입구에는 격벽에 상설적으로 부착된 풍우밀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구조는 개구가 없는 격벽과 동일한 강도가 되도록 문틀과 휨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은 격벽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2.4.2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2(3)) 

폐위선루단부의 격벽에 있는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갑판상 적어도 380mm 이상이어야 한다. 

2.4.3  
건현갑판 직상의 선루갑판 또는 갑판실 갑판 상의 어떠한 개구(승강구실로 둘러싸인 갑판실)도 유효한 

풍우밀덮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3. 하중모델 

3.1 하중계산점 

3.1.1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면외압력은 다음으로 정의되는 하중계산점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 판에 대하여 6장 1절 [1.5] 

•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에 대하여 6장 2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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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  중 

3.2.1 갑판의 면외압력 
선루 및 갑판실의 갑판에 작용하는 면외압력(kN/m2)은 4장 5절 [2.1]에 정의된 외부압력 pD 와 동등한 것

이어야 한다. 

3.2.2 폭로된 조타실 정판에 작용하는 면외압력 
폭로된 조타실 정판에 작용하는 면외압력 P  (kN/m2) 는 4장 5절 [3.2]에 따라 구한다. 

3.2.3 선루측면에 작용하는 면외압력 
선루측면에 작용하는 면외압력 SIp  (kN/m2)는 4장 5절 [3.3]에 따라 구한다. 

4. 치수산정 

4.1 비유효선루의 측판 

4.1.1  
비유효선루의 측판의 두께(mm)는 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CSI tkpst += 21.1  

kLt 8.0=  

4.2 비유효선루의 갑판 

4.2.1  
비유효선루의 갑판의 두께(mm)는 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CD tkpst += 21.1  

( ) kLt 02.05.5 +=  

여기서 L 은 200m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4.2.2  
건현갑판 상에 위치한 비유효선루 상에 추가적인 선루가 배치되는 경우, [4.2.1]에 의해 요구되는 두께는 

10%로 감소될 수 있다. 

4.2.3  
갑판의 판이 피복제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4.2.1] 및 [4.2.2]에 따른 갑판의 두께는 Ct 까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갑판은 5m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나무 이외의 피복제가 사용되는 경우, 피복제가 강판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피복제는 

갑판에 유효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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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갑판보 및 갑판구조지지 

4.3.1 횡방향 갑판보 및 종방향 갑판 일반보강재 
횡방향 갑판보 및 종방향 갑판 일반보강재의 단면계수 w (cm3) 및 전단면적 Ash (cm2)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2lsckpw D=  

( ) lskpmA Dash 817,0105,0 −=  

4.3.2 갑판 거더 및 트랜스버스 

갑판 거더 및 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 w (cm3) 및 전단면적 Ash (c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

서는 아니된다. 

2leckpw D=  

lekpA Dsh 05.0=  

여기서, 

e : 각 판 범위의 중앙으로부터 반대편 판의 중앙까지 측정한, 지지되지 아니한 인접한 판 범위의 

하중을 받는 부분의 폭(m) 

거더의 깊이는 25l 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갑판보의 연속을 위하여 스켈롭이 있는 거더의 웨브깊이

는 갑판보깊이의 최소한 1.5배 이어야 한다. 

거더가 전 판 범위에 걸쳐 동일한 단면계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지지부재 상부에는 큰 치수를 유지

하고 작은 치수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4.4 선루늑골 

4.4.1 단면계수 및 전단면적 
선루늑골의 단면계수 w (cm3) 및 전단면적 Ash (c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255.0 lskpw SI=  

( ) lskpmA SIash 817.0105.0 −=  

4.4.2  
늑골이 종늑골방식의 갑판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 웨브프레임 사이에 설치된 늑골은 브래킷에 의해 인접

한 종방향 일반보강재에 연결되어야 한다. 브래킷의 치수는 늑골의 단면계수에 기초하여 3장 6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4.3  
선루 상에 더 이상의 선루 또는 갑판실이 배치되는 경우 그 구역하부 늑골의 보강이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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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짧은 갑판실의 갑판 

4.5.1 판 
짧은 갑판실의 노천갑판의 두께(mm)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Ctkst += 8  

피복제로 보호된 짧은 갑판실의 노천갑판 및 갑판실 내의 갑판에 대하여, 그 두께는 Ct 까지 감소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갑판은 5m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4.5.2 갑판보 
갑판보 및 갑판구조지지는 [4.3]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5. 선루단격벽 및 갑판실위벽 

5.1 적  용 

5.1.1  
 [5.2] 및 [5.3]의 요건은 개정된 ILLC에 따른 개구 및 거주구의 유일한 보호를 형성하는 선루단격벽 및 갑

판실위벽에 적용한다. 

5.2 하  중 

5.2.1  

치수결정을 위한 설계하중 Ap  (kN/m²)는 4장 5절 [3.4]에 따라 구한다. 

5.3 치수산정 

5.3.1 보강재 
보강재의 단면계수 w (cm³) 및 전단면적 Ash (cm²)은 다음 식으로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235.0 lskpw A=  

이 요건은 최하층보강재의 웨브가 갑판에 유효하게 용접되었다고 가정한다. 다른 형식의 끝단연결은 특

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갑판실 선측보강재의 단면계수는, 간격 s  및 스팬 l을 고려하여, 바로 하부에 위치한 갑판의 선측늑골

의 단면계수보다 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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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판두께 
판의 두께(m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 중 큰 것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Ctkpst += Α9.0  

kLt ⎟
⎠
⎞

⎜
⎝
⎛ +=

100
0.5 2

min , 최하층에 대하여 

kLt ⎟
⎠
⎞

⎜
⎝
⎛ +=

100
0.4 2

min , 상부층에 대하여, 5.0m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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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창구덮개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아니하는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ps :  [4.1]에 정의된 정수 중 압력(kN/m2) 

pw :  [4.1]에 정의된 파랑압력(kN/m2) 

pC :  [6.2]에 정의된 창구코밍에 작용하는 압력(kN/m2) 

FS, FW :  계수로써 다음에 따른다. 

 FS  =  0 및 FW  =  0.9  밸러스트화물창의 창구덮개인 경우 

 FS  =  1.0 및 FW  =  1.9  기타의 경우 

s : 요소판 패널의 짧은 측의 길이(m) 

l : 요소판 패널의 긴 측의 길이(m) 

bP :  [3]에 정의된 일반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에 부착된 판의 유효폭(m) 

w : 폭 bP 의 판이 부착된 일반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계수(cm3) 

ASh : 일반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순 전단면적(cm2) 

m :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에 대한 경계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m = 8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가 양단에서 단순지지되는 경우 또는 한쪽끝단에서 지지되고 다

른 한쪽끝단에서는 구속된 경우 

• m = 12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가 양단에서 구속된 경우 

tC : [1.4]에 정의된 총 부식추가(mm) 

σa , τa : [1.5]에 정의된 허용응력( N/mm2) 

1. 일  반 

1.1 적  용 

1.1.1  
 [1]내지 [8]의 요건은 1장 4절 [3.20]에 정의된 노천갑판 상의 제1위치 및 제2위치에 있는 강재창구덮개에 

적용한다. 

 [9]의 요건은 0.25L 전방의 노출된 선수갑판 상에 설치된 강재창구덮개 및 소형창구에 적용한다. 

1.2 재  료 

1.2.1 강 
치수산정을 위하여 [5]에 주어진 식이 강재창구덮개에 적용된다. 

강재창구덮개의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우리 선급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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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타의 재료 
강재 이외의 재료의 사용은 치수산정을 위해 채택된 기준이 강재창구덮개의 기준과 동등한 강도 및 강성

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여 각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1.3 순 치수 

1.3.1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절에 언급된 모든 치수는 순 치수이다. 즉 부식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

다. 

 [5.3] 및 [5.4]에서 응력 σ 및 τ 를 계산할 때, 순 치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총치수는 3장 2절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구한다. 

부식추가는 [1.4]에 주어진다. 

1.4 부식추가 

1.4.1 부식추가 
창구덮개, 창구코밍 및 코밍스테이의 판 및 내부재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양측의 총 부식추가는 표 1

에 명시된 값과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창구코밍 및 코밍스테이의 부식추가는 3장 3절에 따라 정의된다. 

표 1:   창구덮개에 대한 부식추가 tC 

양측의 부식추가 tC   (mm) 

단일창구덮개의 판 및 보강재 2.0 

이중창구덮개의 정판 및 바닥판 2.0 

이중창구덮개의 내부구조부재 1.5 

 

1.5 허용응력 

1.5.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5(6) and 16(5)) 

허용응력 σa 및 τa  (N/mm2)는 표 2로부터 구한다. 

표 2:   허용응력(N/mm2) 

부재위치 적용하중 σa, in N/mm2 τa, in N/mm2 
풍우밀 창구덮개 0.80 ReH 0.46 ReH 
폰툰창구덮개 

4장 5절 [2]에 정의된 
외부압력 0.68 ReH 0.39 ReH 

풍우밀창구덮개 및 폰툰창
구덮개 기타의 하중 0.90 ReH 0.51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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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치 

2.1 창구코밍의 높이 

2.1.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4 (1, 1)) 

갑판 상 창구코밍의 높이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제1위치에서 600mm 

• 제2위치에서 450mm 

2.1.2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4 (1, 2)) 

개스킷 및 고박장치가 있는 강재창구덮개에 의하여 폐쇄되는 제1위치 및 제2위치에서 창구코밍의 높이

는 어떠한 해상상태에서도 선박의 안전이 그것에 의해서 저하되지 않는다고 주관청이 만족하는 조건으

로 상기 값까지 경감될 수 있거나 코밍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창구덮개, 개스킷, 고박설비 및 갑판으로의 배수 리세스의 치수는 각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

에 의하여 고려된다. 

2.1.3  
채택된 폐쇄장치의 형식에 무관하게, 폐위된 선루 내의 개구에 설치되는 코밍은 높이를 경감하거나 면제

될 수 있다. 

2.2 창구덮개 

2.2.1  
노출갑판 상의 창구덮개는 풍우밀이어야 한다. 

폐위선루 내의 창구덮개는 풍우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밸러스트탱크, 연료유탱크 또는 기타탱크에 설치된 창구덮개는 수밀이어야 한다. 

2.2.2  
창구덮개의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는 실행가능한 한, 창구덮개의 폭과 길이에 걸쳐 연속이어야 한

다. 이것이 실행불가능한 경우, 스닙끝단연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충분한 하중전달능력을 확보하

기 위하여 적절한 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2.2.3  
일반보강재의 방향과 평행한 1차 지지부재의 간격은 1차 지지부재 스팬의 1/3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2.2.4  
1차 지지부재 플랜지의 폭은 3m 보다 크고 측면으로 지지되지 아니한 스팬에 대하여 그 깊이의 40%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플랜지의 돌출부는 총플랜지두께의 15배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11 편 9장 5 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4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2.2.5  
창구덮개 상의 화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종방향 및 횡방향 힘이 작용하는 경우, 창구덮개의 이동을 방지

하기 위하여 유효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잠금장치는 창구코밍 측면브래킷 근처에 위치

되어야 한다. 

2.2.6  
창구덮개의 각 지지면의 폭은 최소한 65mm 이어야 한다. 

2.3 창구코밍 

2.3.1  
코밍, 보강재 및 브래킷은 작동설비에 적재된 화물로 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창구덮개의 고박 및 이동을 

위해 필요한 조임장치 및 작동설비에 따른 국부적인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3.2  
선수창구의 횡방향 전단코밍의 강도 및 이 코밍상 창구덮개의 폐쇄장치의 치수산정에 특별히 주의하여

야 한다. 

2.3.3  
종방향 코밍은 최소한 갑판보의 하단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 연속된 갑판거더의 일부가 아닌 경우, 종방향 코밍의 하단은 개구의 끝단을 넘어 최소한 늑골 2개 간

격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 종방향 코밍이 갑판거더의 일부인 경우, 그 치수는 6장 4절에 따라야 한다. 

2.3.4  
웨브프레임 또는 유사한 구조가 갑판 하부에 횡방향 코밍과 일치시켜 설치되어야 한다. 

2.4 소형창구 

2.4.1  
소형창구코밍의 높이는 제1위치에 있는 경우 600mm, 제2위치에 있는 경우 450m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

다. 

폐쇄장치가 개스킷 및 스윙볼트에 의하여 풍우밀로 폐쇄되는 힌지식 강재덮개의 형식인 경우, 코밍의 높

이는 경감되거나 코밍이 아예 면제될 수 있다. 

2.4.2  
소형창구덮개는 주 창구에 요구되는 강도와 동등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강재, 풍우밀 및 일반적으로 힌

지식이어야 한다. 

고박설비 및 창구덮개모서리의 보강은 모든 해상상태에서 풍우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최소한 하나의 잠금장치를 각 측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형의 원형코밍, 힌지는 잠금장치와 동등한 것

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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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노천갑판 상에 위치한 화물창 출입구에는 폐위선루에 의해 보호되지 아니하는 한 금속성의 풍우밀창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4.4  
코퍼댐 및 밸러스트탱크로의 접근은 충분히 조밀한 간격의 볼트로 고정되는 수밀덮개가 설치된 맨홀이

어야 한다. 

2.4.5  
특별히 설계된 창구는 각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해 고려된다. 

3. 부착된 판의 폭 

3.1 일반보강재 

3.1.1  
일반보강재의 검토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부착된 판의 폭(m)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부착된 판이 보강재의 양측으로 연장되는 경우: 

sbP =  

• 부착된 판이 보강재의 한측으로 연장되는 경우: 

sbP 5.0=  

3.2 1차 지지부재 

3.2.1  
분리된 보 또는 격자모델을 통하여 해석된 1차 지지부재의 항복검토 및 좌굴검토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부착된 판의 유효폭(m)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판이 1차 지지부재의 양측으로 연장되는 경우: 

2,1, PPP bbb +=  

• 판이 1차 지지부재의 한측으로 연장되는 경우: 

1,PP bb =  

여기서, 

( )1,1, ,165.0min PPP Sb l=  

( )2,2, ,165.0min PPP Sb l=  

lp : 고려하는 1차 지지부재의 스팬(m) 

SP,1, SP,2 : 고려하는 1차 지지부재와 인접한 부재와의 거리의 반(m)으로, 한측에 대하여는 SP,1  , 다른 측에 

대하여는 SP,2. 

분리된 보 또는 격자해석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보강재는 부착된 1차 부재의 플랜지면적에 포함되어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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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중모델 

4.1 면외압력 및 힘 

4.1.1 일  반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면외압력 및 힘은 [4.1.2]내지 [4.1.6]에 따른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4.1.2]에 정의된 해양압력이 노출갑판 상에 위치한 창구덮개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균일화물, 특별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운송하고자 하는 창구덮개인 경우, [4.1.3]부터 

[4.1.6]에 규정된 압력 및 힘은 해양압력과는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1.2 해양압력 
정수 및 파랑 면외압력 고려되어야 하고 다음에 따라야 한다. 

• 정수압: 0=sp  

• 4장 5절 [5.2]의 정의에 따르는 파랑압력 pW 

4.1.3 액체화물 또는 밸러스트수로 인한 내부압력 
적용되는 경우, 정적 및 동적 면외압력이 고려되어야 하고 4장 6절 [2]에 정의된다. 

4.1.4 균일화물로 인한 압력 
적용되는 경우, 정적 및 동적 압력이 고려되어야 하고 4장 5절 [2.4.1]에 정의된다. 

4.1.5 특별화물로 인한 압력 및 힘 
항해 중 일시적으로 물을 보유할 수 있는 특별화물(예를 들면, 관, 등)을 창구덮개 상에 운송하는 경우, 적

용되어야 하는 면외압력 및 힘은 각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4.1.6 컨테이너로 인한 힘 
창구덮개 상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 컨테이너 모서리 하부의 집중하중은 우리 선급의 해당 요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2 하중점 

4.2.1 노출갑판 상의 창구덮개에 대한 파랑면외압력 
각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파랑면외압력은 다음에 위치한 점에서 계산되어야 한

다. 

• 종방향으로, 창구덮개 길이의 중간에서 

• 횡방향으로, 선체대칭의 종단면 상에서 

• 수직방향으로, 창구덮개 상단에서 

4.2.2 파랑압 이외의 면외압력 
면외압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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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에 대하여는 판패널의 기하학적 무게중심에 대하여 

•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에 대하여 스팬의 중앙에서 

5. 강도검토 

5.1 일  반 

5.1.1 적  용 
강도검토는 한 방향으로 배치된  차 지지부재 또는 종방향 및 횡방향 1차 지지부재의 격자로 설계된 것으

로, 균일압력이 작용하는 직사각형 창구덮개에 적용한다. 

후자의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응력은 격자 또는 유한요소해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집중하중에 의하여 야기되는 응력에 대한 검토는  [5.4.4]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1.2 컨테이너를 지지하는 창구덮개 
컨테이너를 지지하는 창구덮개의 치수는 우리 선급의 해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1.3 특별화물을 적재하는 창구덮개 
특별화물을 지지하는 창구덮개에 대하여,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는 보강재배치 및 상대관성을 고

려하여, 일반적으로 직접계산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5.1.4 소형창구의 덮개 
덮개의 총두께는 8m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덮개의 최대수평치수가 0.6m를 넘는 경우 이 두께는 증

가되거나 또는 우리 선급이 만족하는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5.2 판 

5.2.1 순 두께 
강재창구덮개 정판의 순 두께(m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eH

wWsS
p R

pFpF
sFt

95.0
8.15

+
=  

여기서, 

Fp : 조합된 멤브레인 및 굽힘응답에 대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5.1=pF       일반적으로 

• apF σσ9.1= ,  aσσ 8.0≥ 인 경우  1차 지지부재의 부착된 판에 대하여 

σ : 경우에 따라 [5.4.3]에 따라 계산되거나 격바해석 또는 유한요소해석으로 결정된 1차 지지부재

에 부착된 판의 법선응력(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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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최소 순 두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6 (5, c)) 

[5.2.1]에 추가하여, 창구덮개의 정판을 형성하는 판의 순 두께(mm)는 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아서는 아

니된다. 

6
10

=
=

t
st

 

5.2.3 임계좌굴응력검토 
일반보강재의 방향과 평행한 1차 지지부재의 굽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창구덮개판의 압축응력 σ는 다음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1
88.0

CS
σσ ≤  

여기서, 

S  : 6장 3절에 정의된 안전계수 

σC1 :  임계좌굴응력  (N/mm2)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11 EC σσ =    
21
eH

E
R

≤σ  인 경우 

⎟⎟
⎠

⎞
⎜⎜
⎝

⎛
−=

1
1 4

1
E

eH
eHC

R
R

σ
σ   

21
eH

E
R

>σ  인 경우 

2

1 1000
6.3 ⎟

⎠
⎞

⎜
⎝
⎛=

s
tEEσ  

t : 판패널의 순 두께(mm) 

 

일반보강재의 방향과 수직인 1차 지지부재의 굽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창구덮개판의 압축응력 σ는 다음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2
88.0

CS
σσ ≤  

여기서, 

S  : 6장 3절에 정의된 안전계수 

σC2 :  임계좌굴응력 (N/mm2)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22 EC σσ =    
22
eH

E
R

≤σ  인 경우 

⎟⎟
⎠

⎞
⎜⎜
⎝

⎛
−=

2
2 4

1
E

eH
eHC

R
R

σ
σ   

22
eH

E
R

>σ  인 경우 

2

2 1000
9.0 ⎟⎟

⎠

⎞
⎜⎜
⎝

⎛
=

s
E s

tEm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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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1.1
1.21

22

+Ψ⎥
⎥

⎦

⎤

⎢
⎢

⎣

⎡
⎟⎟
⎠

⎞
⎜⎜
⎝

⎛
+=

s

sscm
l

 

t : 판패널의 순 두께(mm) 

ss : 판패널의 짧은 측의 길이(m) 

ls : 판패널의 긴 측의 길이(m) 

Ψ : 최소압축응력과 최대압축응력사이의 비 

c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c = 1.3  판이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보강되는 경우 

c = 1.21  판이 앵글 또는 T형 일반보강재에 의하여 보강되는 경우 

c = 1.1  판이 벌브형 일반보강재에 의하여 보강되는 경우 

c = 1.05  판이 평강에 의하여 보강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유한요소해석법에 의하여 계산되는 경우, 창구덮개판의 2축의 압축응력은 6장 3절의 요

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3 일반보강재 

5.3.1  
평강 일반보강재에 대하여, ww th 의 비율은 다음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eHw

w

Rt
h 23515≤  

5.3.2 웨브의 최소 순 두께 
일반보강재 웨브의 순 두께(mm)는 [5.2.2]에 주어진 최소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5.3.3 순 단면계수 및 순 단면적 
면외압력에 대한 일반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w (cm3) 및 순 전단면적 Ash (cm2)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

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3
2

10
)(

a

sWWSS

m
spFpF

w
σ

l+
=  

a

sWWSS
sh

spFpF
A

τ
l)(5 +

=  

여기서, 

ls : 1차 지지부재의 간격(m)으로 취해져야 하는 일반보강재의 스팬(m)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1차 지지부재와 끝단지지부재 사이의 거리. 모든 일반보강재 스팬의 양 끝단에 브래킷이 설

치된 경우, 일반보강재 스팬은 최소 브래킷 암 길이의 2/3으로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

의 브래킷에 대하여 전체 스팬의 10%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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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임계좌굴응력검토 
일반보강재의 방향에 평행한 1차 지지부재의 굽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반보강재 면재의 압축응력 σ는 

다음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CSS
σσ 88.0

≤  

여기서, 

S  : 6장 3절에 정의된 안전계수 

σCS  : 임계좌굴응력(N/mm2)으로서 다음에  따른다. 

ESCS σσ =    
2
eH

ES
R

≤σ  인 경우 

⎟⎟
⎠

⎞
⎜⎜
⎝

⎛
−=

ES

eH
eHCS

R
R

σ
σ

4
1   

2
eH

ES
R

>σ  인 경우 

( )43,min EEES σσσ =  

23 001.0
lA

EIa
E =σ  

Ia : 일반보강재의 간격과 같은 면재를 포함하는, 일반보강재의 관성모멘트(cm4) 

A : 일반보강재의 간격과 같은 면재를 포함하는, 일반보강재의 횡단면적(cm2) 

l : 일반보강재의 스팬(m) 

p

t

p

w
E I

I
E

m
Km

I
IE

385.0
10 2

2
24

2

4 +⎟
⎠
⎞

⎜
⎝
⎛ +=

l

π
σ  

6
4

4
10

wIE
CK

π
l

=  

m : 표 3에서 주어지는 반파의 수 

표 3:   허용응력(N/mm2) 

 0 < K < 4 4 < K < 36 36 < K < 144 (m-1)2 m2 < K ≤ m2 (m+1)2 

m 1 2 3 m 

 
 
Iw : 판과의 연결부근에서의 일반보강재의 단면관성모멘트(cm6)로서 다음에 따른다. 

6
33

10
36

−= ww
w

th
I    평강 일반보강재에 대하여 

6
23

10
12

−= wff
w

hbt
I    T형 일반보강재에 대하여 

( ) ( )[ ] 622
2

23

10342
12

−+++
+

= wfwwwfff
wf

wf
w hbthhbbt

hb

hb
I  앵글 및 벌브 일반보강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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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판과의 연결부근에서의 일반보강재의 극관성모멘트(cm4)로서 다음에 따른다. 

4
3

10
3

−= ww
t

th
I       평강 일반보강재에 대하여 

42
3

10
3

−
⎟
⎟
⎠

⎞
⎜
⎜
⎝

⎛
+= ffw

ww
p tbh

th
I   플랜지 일반보강재에 대하여 

It : 면재가 없는 일반보강재의 St Venant's 관성모멘트(cm4)로서 다음에 따른다. 

4
3

10
3

−= ww
t

th
I      평강 일반보강재에 대하여 

433 1063.01
3
1 −

⎥
⎥
⎦

⎤

⎢
⎢
⎣

⎡

⎟
⎟
⎠

⎞
⎜
⎜
⎝

⎛
−+=

f

f
ffwwt b

t
tbthI     플랜지 일반보강재에 대하여 

C : 창구덮개 정판에 의하여 발생되는 스프링강성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3

3

3

3

10

100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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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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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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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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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k
s

tEk
C  

ppk η−= 1 ,   플랜지 일반보강재에 대하여 0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kp 는 0.1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 

1E
p σ

ση =  

1Eσ  :  [5.2.3]에 따른다. 

tp : 창구덮개판 패널의 순 두께(mm) 

5.4 1차 지지부재 

5.4.1 적  용 
 [5.4.3]내지 [5.4.5]의 요건은 분리된 보 모델을 통해 해석될 수 있는 1차 지지부재에 적용한다. 

배치가 격자형식이고 분리된 보 모델을 통하여 해석될 수 없는 1차 지지부재는 [5.4.4]의 검토기준을 사

용한 직접계산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5.4.2 웨브의 최소 순 두께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최소 순 두께(mm)는 [5.2.2]에 주어진 최소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5.4.3 분리된 보에 대한 법선응력 및 전단응력 
 [5.1.1]의 요건에 따라 격자해석 또는 유한요소해석이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최대 법

선응력 σ  (N/mm2) 및 최대전단응력 τ  (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3
2

10
)(

mW
pFpFs mwWsS l+

=σ  

sh

mwWsS

A
pFpFs l)(5 +

=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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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 1차 지지부재의 스팬 

5.4.4 검토기준 
각 경우에 따라, [5.4.3]에 따라 계산되거나, 격자해석 또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결정된 법선응력 σ 및 전

단응력 τ 는 다음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aσσ ≤  

aττ ≤  

5.4.5 변형한도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5 (6) and 16 (5, b)) 

해양압력에 의하여 하중을 받는 경우, 1차 지지부재의 강도요구 관성모멘트는 변형이 maxlµ 을 넘지 아

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µ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0056.0=µ   풍우밀 창구덮개에 대하여 

• 0044.0=µ   폰툰 창구덮개에 대하여 

lmax : 1차 지지부재의 최대 스팬(m)  

5.4.6 1차 지지부재의 웨브패널의 임계좌굴응력검토 
각 경우에 따라, [5.4.3]에 따라 계산되거나, 격자해석 또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결정된 1차 지지부재의 

웨브패널의 전단응력 τ 는 다음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C
fS

ττ 88.0
≤  

여기서, 

fS  : 6장 3절에 정의된 안전계수 

τC : 임계전단좌굴응력 (N/mm2)으로서 다음에  따른다.　 

EC ττ =    
32

eH
E

R
≤τ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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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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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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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τ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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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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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5 ⎟
⎠
⎞

⎜
⎝
⎛+=

d
akt  

tpr,n :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순 두께(m) 

a : 1차 지지부재의 웨브패널의 큰 치수(m) 

d : 1차 지지부재의 웨브패널의 작은 치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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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강재의 방향과 평행인 1차 지지부재인 경우, τC 는 패널의 실제치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일반보강재의 방향과 수직인 1차 지지부재인 경우 또는 일반보강재 없이 제작된 창구덮개인 경우, 응력 

τc 의 결정을 위하여 치수 d 를 가지는 사각패널을 가정하여 취하여야 하며, 여기서 d 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패널의 작은 치수(m)이다. 이러한 경우, 이 패널의 각 끝단에서 계산된 값 사이의 평균 전단응력 τ 가 

고려되어야 한다. 

5.4.7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좌굴보강재에 대하여, 비율 ww th 는 다음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eHw

w

Rt
h 23515≤  

5.5 불균일 횡단면을 가지는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5.5.1  
불균일 횡단면을 가지는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계수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cm3) 중 

큰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CSww =  

CSww ⎟⎟
⎠

⎞
⎜⎜
⎝

⎛
+

−−
+=

4.07
8.02.31

ψ
ψα  

여기서, 

wCS :  [5.4.4]의 검토기준에 적합한 균일횡단면에 대한 순 단면계수(cm3) 

α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0

1

l

l
=α  

ψ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0

1

w
w

=ψ  

l1 : 불균일 단면부분의 길이(m) (그림 1 참조) 

l0 : 끝단 지지부재 사이에서 측정된 스팬(m) (그림 1 참조) 

w1 : 끝단에서 순 단면계수(cm3) (그림 1 참조) 

w0 : 스팬의 중앙에서 순 단면계수(cm3) (그림 1 참조) 

또한, 불균일 횡단면을 가지는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순 관성모멘트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

(cm4) 중 큰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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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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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 [5.4.5]에 적합한 균일횡단면을 가지는 순 관성모멘트(cm4) 

ϕ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0

1

I
I

=ϕ  

1I  : 끝단에서 순 관성모멘트(cm4) (그림 1 참조) 

0I  : 스팬의 중앙에서 순 관성모멘트(cm4) (그림 1 참조) 

이들 식의 사용은 횡단면의 급격한 변화가 그 길이에 걸쳐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

재의 강도결정에 제한되어야 한다. 

I0

I1 W0

W1

l0

l1

 

그림 1: 불균일 횡단면 보강재 

6. 창구코밍 

6.1 보  강 

6.1.1  
창구코밍의 일반보강재는 창구코밍의 폭 및 길이에 걸쳐 연속되어야 한다. 

6.1.2  
코밍은 그 상단에서 창구덮개 폐쇄장치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형상의 보강재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또한, 타폴린이 설치되는 덮개인 경우, 앵글 또는 벌브형강을 길이 3m 또는 높이 600mm 를 초과하는 코

밍의 모든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6.1.3  
타폴린이 설치되는 창구덮개인 경우, 코밍은 3m 이하의 간격으로 브래킷 또는 스테이에 의하여 보강되

어야 한다. 코밍의 높이가 900mm 를 넘는 경우, 추가적인 보강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된 지역의 횡방향 코밍에 대하여는 경감할 수 있다. 

6.1.4  
두개의 창구가 서로 근접한 경우, 종방향 코밍의 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판하 보강재를 종

방향 코밍과 연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길이가 늑골 9개 간격을 넘는 창구의 끝단에는 늑골 2개 간격에 걸쳐 유사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은 코밍의 연속성이 갑판 상부에 걸쳐 유지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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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금속성의 수밀창구덮개가 설치된 경우, 동등한 강도의 다른 장치가 채택될 수 있다. 

6.2 하중모델 

6.2.1  
창구코밍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면외압력 pc 는 [6.2.2] 및 [6.2.3]에 명시된 것이다. 

6.2.2  
제1번 선수창의 횡방향 창구코밍의 파랑면외압력 pc  (kN/m2)는 다음에 따른다. 

• pc = 220,  1절 [7.1]에 따라 선수루가 설치된 경우 

• pc = 290,  기타의 경우 

6.2.3  
제1번 선수창의 횡방향 창구코밍 이외의 창구코밍의 파랑면외압력 pc  (kN/m2)는 다음에 따른다. 

• pc = 220 

6.2.4  
액체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창인 경우, 창구코밍에 작용하는 액체내부압력은 4장 6절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6.3 치수산정 

6.3.1 판 
창구코밍판의 순 두께(m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 중 큰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eH

c

R
p

st
95.0

98.15=  

t = 9.5 

6.3.2 일반보강재 
창구코밍의 종방향 또는 횡방향 일반보강재의 순 단면계수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cm3)보다 작아서

는 아니된다. 

eHp

c

Rmc
sp

w
3210

21.1
l

=  

여기서, 

m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m = 16  일반적인 경우 

m = 12  코밍의 모서리에서 스닙된 보강재의 끝단 스팬인 경우 

cp : 부착된 판폭(mm)이 40t 인 일반보강재의 탄성단면계수에 대한 소성단면계수의 비율. 여기서 t 

는 판의 순 두께이다. 

cp = 1.16  보다 정확한 평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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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코밍스테이 
갑판에 연결된 플랜지를 가진 보 또는 스닙되고 브래킷이 설치되도록(그림 2 및 그림 3의 예를 참조) 설계

된 코밍스테이의 순 단면계수 w  (cm3) 및 강도요구두께 tw  (mm)는, 갑판과의 연결부에서 다음 식으로부

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eH

CcC

R
Hps

w
9.1

1032
=  

eH

CcC
w Rh

Hps
t

5.0
103

=  

여기서, 

HC : 스테이높이(m) 

sC : 스테이간격(m) 

h : 갑판과의 연결부에서 스테이깊이(mm) 

 

 

그림 2: 코밍스테이: 예 1 

 

그림 3: 코밍스테이: 예 2 

 

코밍스테이의 단면계수를 계산하는 경우, 면재가 갑판에 완전용입용접으로 용접되고 적절한 갑판하 구

조가 이를 통하여 전달된 응력을 지지하도록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코밍스테이 면재의 면적을 고려하여

야 한다. 

그림 4 및 그림 5와 같은 예와 같이 다른 설계의 코밍스테이인 경우, 각 경우에 따라 격자해석 또는 유한

요소해석을 통해 결정된 응력수준을 적용하고 가장 높은 응력부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eHR95.0≤σ  

eHR5.0≤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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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밍스테이: 예 3 그림 5: 코밍스테이: 예 4 

 

6.3.4 국부상세 
국부상세의 설계는 창구덮개의 압력을 창구코밍으로 전달하여 이를 통하여 하부의 갑판구조에 전달하

려는 목적을 위하여 이 절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구코밍 및 지지구조는 종방향, 횡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창구덮개로부터의 하중을 수용하기 위하여 적

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스테이를 통한 하중전달에 의하여 갑판하구조에 발생하는 법선응력 σ  (N/mm2) 및 전단응력 τ (N/mm2)

은 다음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eHR95.0≤σ  

eHR5.0≤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용접 및 재료는 우리 선급의 요건에 따라 산정되고 선택되어야 한다. 

양면연속필렛용접이 스테이웨브와 갑판의 연결에 채택되어야 하며 용접각목의 두께는 0.44tw 보다 작아

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tw 는 스테이웨브의 총두께이다. 

스테이웨브의 토우는 갑판에 스테이폭의 15%보다 작지 아니한 거리에 걸쳐 연장되는 양면개선 완전용

입용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6.3.5 소형창구의 코밍 
코밍판의 총 두께는 다음 값 중 작은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코밍의 높이와  보강재들 사이의 거리 중 작은 값을 보강재의 간격으로 가정하여, 그 위치에서 계산

된 개구의 갑판  내측에 대한 총 두께, 또는  

• 10 mm 

코밍은 그 형태가 적절한 강성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한, 높이가 0.80m를 넘거나 또는 최대 수평치수가 

1.20m를 넘는 경우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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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풍우밀, 폐쇄장치, 잠금장치 및 스토퍼 

7.1 풍우밀 

7.1.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6 (1)) 

창구가 노출된 경우,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개스킷 및 조임장치에 의하여 풍우밀이 확보되어야 한다. 

풍우밀은 또한 타폴린으로 확보될 수도 있다. 

7.1.2  
일반적으로, 최소한 두개의 잠금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이 창구덮개의 각 측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7.2 개스킷 

7.2.1  
선체운동에 의하여 발생한 관성력과 함께, 창구덮개 또는 그 위에 적재된 모든 화물의 무게는 강재와 강

재의 접촉을 통하여 선체구조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 것은 창구덮개 스커트판과 선체구조의 연속적인 강재와 강재의 접촉 또는 정해진 베어링패드에 의하

여 얻어질 수 있다. 

7.2.2  
시일은 필요한 풍우밀을 얻기위하여 비교적 부드러운 압축탄성재료의 연속된 개스킷에 의하여 얻어져

야 한다. 유사한 시일이 십자연결요소 사이에 배치되어야 한다. 

설치된 경우, 개스킷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압축평강 또는 앵글의 모서리를 충분히 둥글게 하여야 하고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7.2.3  
개스킷 및 잠금장치는 창구덮개와 선체구조 사이 또는 창구덮개요소 사이의 큰 상대운동에 대하여 그 유

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7.2.4  
개스킷의 재료는 선박이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조건에 적당한 품질의 것이어야 하고, 화물운송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선택된 개스킷의 재료 및 형상은 창구덮개의 형식, 잠금장치 및 창구덮개와 선체구조사이의 예상되는 상

대운동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개스킷은 창구덮개에 유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7.2.5  
개스킷과 접촉되는 코밍과 창구덮개의 강재부분에는 예리한 모서리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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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창구덮개와 선체구조사이에 접지를 위하여 금속성의 접촉이 요구된다. 

7.3 폐쇄장치, 잠금장치 및 스토퍼 

7.3.1 일  반 
패널창구덮개는 코밍을 따라서 그리고 덮개요소 사이에 적당한 간격의 적절한 장치(볼트, 웨지 또는 유

사한 것)에 의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잠금장치 및 정지장치는 쉽게 제거될 수 없는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상기 요건에 추가하여, 모든 창구덮개 및 특별한 경우 갑판화물을 운송하는 창구덮개는 선박운동에 따른 

수평방향의 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평이동에 견디도록 유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선수미 방향으로, 수직가속력이 중력을 넘을 수 있다. [7.3.5]내지 [7.3.7]에 따라 잠금장치의 치수를 결정

하는 경우 산출되는 양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창구코밍 및 지지구조는 창구덮개로부터의 하중을 수용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특수한 밀봉장치를 가지는 창구덮개, 단열된 창구덮개, 평편한 창구덮개 및 경감된 높이의 코밍을 가지

는 창구덮개([2.1] 참조)는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된다.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창구덮개의 경우, 폐쇄장치의 치수는 컨테이너에 의하여 전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상향의 수직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7.3.2 배  치 
잠금장치 및 멈춤장치는 창구덮개와 코밍사이 및 인접한 창구덮개 사이의 개스킷에 충분한 압력을 확보

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배치 및 간격은 잠금장치 사이의 창구덮개 모서리의 강성뿐만이 아니라 창구덮개의 형식 및 크기에 따라 

풍우밀의 유효성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되어야 한다. 

십자연결 다중패널덮개에서, 하중을 받는 패널과 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패널 사이의 과도한 상대수직변

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음)수직가이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스토퍼의 위치는 창구덮개와 선체구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사이의 상대운동에 적합하여야 

한다. 스토퍼의 수는 가능한 작은 것이어야 한다. 

7.3.3 간  격 
잠금장치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6m 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7.3.4 구  조 
갑판에 해수가 들이칠 가능성이 무시할만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경감된 치수의 잠금장

치가 허용될 수 있다. 

잠금장치는 신뢰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고 창구코밍, 갑판 또는 창구덮개에 확실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각 창구덮개의 개별적인 잠금장치는 대략 유사한 강성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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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잠금장치의 면적 
각 잠금장치의 총 횡단면적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cm2)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α

⎟⎟
⎠

⎞
⎜⎜
⎝

⎛
=

eH
S R

SA 2354.1  

여기서, 

SS : 잠금장치의 간격(m) 

α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75.0=α  for 235>eHR  N/mm2 

• 0.1=α  for 235≤eHR  N/mm2. 

상기 계산에서, ReH 은 0.7Rm 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창구덮개와 코밍과 십자연결 사이에, 풍우밀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패킹라인압력이 잠금장치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패킹라인압력이 5 N/mm 를 넘는 경우, 순 횡단면적 A 는 정비례로 증가되어야 한다. 패

킹라인압력은 명시되어야 한다. 

보통과는 상이한 창구의 폭으로 현저한 응력을 받는 잠금장치의 경우, 상기 잠금장치의 순 횡단면적 A 

는 직접계산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7.3.6 모서리요소의 관성 
창구덮개 모서리의 강성은 잠금장치 사이의 적절한 밀봉압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모서리요

소의 관성모멘트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cm4)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46 SLSp=Ι  

여기서, 

pL : 패킹라인압력(N/mm)으로서 5 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SS : 잠금장치의 간격(m) 

7.3.7 로드 또는 볼트의 직경 
면적5 m2 를 넘는 창구인 경우, 로드 또는 볼트의 총직경은 19 mm 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7.3.8 스토퍼 
창구덮개는 175 kN/m2의 압력으로부터 발생하는 횡방향 힘에 대하여, 스토퍼에 의하여, 유효하게 고정

되어야 한다. 

제1번 창구덮개를 제외하고, 창구덮개는 175 kN/m2의 압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선수단에 작용하는 종방

향 힘에 대하여, 스토퍼에 의하여 유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제1번 창구덮개는 230 kN/m2의 압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선수단에 작용하는 종방향 힘에 대하여, 스토퍼

에 의하여 유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1절 [7.1]에 따라 선수루가 설치되는 경우, 이 압력은 175 kN/m2까

지 경감될 수 있다. 

스토퍼, 그 지지구조 및 스토퍼용접의 각목에서 계산된 등가응력은 0.8ReH 와 동등한 허용치보다 작아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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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타폴린 

7.4.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5 (11)) 

창구덮개의 풍우밀이 타폴린에 의하여 확보되는 경우, 최소한 타폴린 2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타폴린은 황마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수밀이어야 하며 적절한 강도특성 및 대기중의 병원체 및 고온 

저온에 대한 저항을 가져야 한다. 

방수처리 이전에, 식물성섬유로 만들어진 타폴린의 단위표면 당 질량은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0.65 kg/m2 타르에 의한 방수인 경우 

• 0.60 kg/m2 화학적 드레싱에 의한 방수인 경우 

• 0.55 kg/m2 블랙오일을 사용한 드레싱에 의한 방수인 경우 

식물성섬유로 만들어진 타폴린에 추가하여, 합성직물 또는 합성수지 적층으로 만들어진 타폴린이 강도, 

수밀과 고온 및 저온에 대한 저항의 품질이 식물성섬유로 만들어진 타폴린의 품질과 동등한 경우 우리 

선급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  

7.5 클리트 

7.5.1  
로드클리트가 설치된 경우, 탄성와셔 또는 완충물이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7.5.2  
유압클리트가 채택되는 경우, 유압장치가 고장난 경우 유압클리트가 폐쇄위치에서 기계적으로 잠긴상

태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능동적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7.6 쐐  기 

7.6.1 쐐  기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5 (10)) 

쐐기는 일반적으로 길이 200mm 폭 50mm 보다 크지않은 견고한 목재이어야 한다. 

쐐기는 일반적으로 1/6로 테이퍼되어야 하고 두께는 13m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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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수로 

8.1 배  치 

8.1.1  
배수로는 거터바 또는 선측 및 선수미 창구코밍의 수직연장의 수단에 의하여 개스킷 라인의 내측에 배치

되어야 한다.  

8.1.2  
배수구는 배수로의 끝단에 배치되어야 하고 바깥으로부터 해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지밸브 또

는 이와 동등한 것과 같은 유효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8.1.3  
다중패널 창구덮개의 십자연결부분에는 그 구역 상부로부터의 배수 및 개스킷 하부의 배수로가 배치되

어야 한다. 

8.1.4  
창구덮개와 선체구조 사이에 연속적으로 강재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강재접촉과 개스킷 사이의 구역

으로부터의 배수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9. 선수부 노출갑판 상에 설치된 작은 창구 

9.1 적  용 

9.1.1  
 [9]의 요건은 창구근처의 노출갑판의 높이가 0.1L 또는 하기만재흘수선 상방 22 m 중 작은 것보다 작은 

경우, 0.25L 전방에 걸쳐 선수부 노출갑판 상에 설치되는 작은 창구의 강재덮개에 적용한다. 

작은창구는 갑판 하부의 구역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설계된 창구이며 풍우밀 또는 수밀로 폐쇄될 수 있어

야 한다. 작은 창구의 개구는 일반적으로 2.5 m2 이하이어야 한다. 

9.1.2  
비상탈출을 위하여 설계된 작은 창구는 [9.4.1] a) 및 b),  [9.4.3] 및 [9.5.1]의 요건을 제외하고 [9]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9.2 강  도 

9.2.1  
사각형의 작은 강재창구덮개인 경우, 판의 총두께, 보강재 배치 및 치수는 표 4 및 그림 6으로부터 구한 

값(m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설치된 경우 일반보강재는 [9.3.1]에 규정된 금속간 접촉점에 맞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그림 6 참조) 

일차보강재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모든 보강재는 내부 끝단 보강재에 용접하여야 한다. (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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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수갑판 상의 작은 창구덮개에 대한 총 치수 

일차보강재 일반보강재 호칭치수 
(mm × mm) 

덮개판두께(mm)
평강(mm × mm); 수 

630 × 630 8 − − 
630 × 830 8 100 × 8 ; 1 − 
830 × 630 8 100 × 8 ; 1 − 
830 × 830 8 100 × 10 ; 1 − 

1030 × 1030 8 120 × 12 ; 1 80 × 8 ; 2 
1330 × 1330 8 150 × 12 ; 2 100 × 10 ; 2 

 

9.2.2  
창구코밍의 상단은 수평보강재에 의하여 적절히 보강되어야 하며, 통상 코밍의 상단으로부터 170 mm에

서 190mm 이하인 위치에 보강재를 설치한다. 

9.2.3  
원형 또는 유사한 형상의 작은 창구덮개에 대한 두께 및 보강은 [5.2]에 적합하여야 한다. 

9.2.4  
강재 이외의 재료로 만들어진 작은 창구덮개에 대한 구조치수는 강재와 동등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

다. 

9.3 풍우밀 

9.3.1  
창구덮개에는 탄성재료의 개스킷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것은 설계된 압축력에서 금속간 접촉이 허용도

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느슨해지거나 벗겨지는 원인이 되는 그린파랑하중에 의한 개스킷의 과도한 압축

을 방지하여야 한다. 금속간 접촉은 그림 6에 따라 각각의 잠금장치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력

(bearing force)을 견디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9.4 1차 잠금장치 

9.4.1  
선수 노출갑판 상에 위치한 작은 창구에는 창구덮개를 정위치에 고정시키고 아래 방법 중 하나의 기계적 

수단에 의하여 풍우밀이 되도록하는 1차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포크(클램프) 위에서 조여 주는 나비너트 

b) 순간작동클리트 

c) 중앙식 잠금장치 

쐐기를 갖는 갈고리(dog, 돌려서 조여주는 핸들)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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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1차 잠금장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 설계압축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

야 한다. 

9.4.3  
나비너트를 사용한 1차 잠금장치에 있어서, 포크(클램프)는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클램프는 끝부분

을 올려서 포크를 상방으로 구부리거나 혹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 중에 나비너트 이탈 위험성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강하지 아니한 강재 포크의 판두께는 16m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배치의 

일례는 그림 7과 같다. 

9.4.4  
최전방 화물창구 앞쪽의 노출갑판에 위치한 작은 창구덮개의 힌지는, 그린파랑의 주방향으로 설치함으

로써 덮개가 닫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힌지가 보통 앞쪽 끝단에 위치하여야 함을 뜻한다. 

9.4.5  
주화물창구와 주화물창구 사이, 예를 들어 1번과 2번 창구사이에 위치한 작은 창구의 힌지는 횡파 또는

선수사파(bow quartering)상태에서 그린파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앞 끝 또는 바깥쪽에 두어야 한다. 

9.5 2차 잠금장치 

9.5.1  
선수갑판 상의 작은 창구는 슬라이딩볼트, 이완부착품의 고리 또는 걸쇠(hasp)와 같은 독립된 2차 잠금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장치는 1차 잠금장치가 느슨해지거나 또는 이탈되는 경우에도 창구덮개를 제

자리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창구덮개 힌지와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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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치수 630 630

호칭치수 830 830

호칭치수 1030 1030 호칭치수 1330 1330

호칭치수 830 630

일차지지부재

일반보강재

힌지

잠금장치/금속간 접촉부

호칭치수 630 830

 

그림 6: 보강재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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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비너트 

2)  볼트 

3)  핀 

4)  핀의 중심 

5)  포크(클램프)판 

6)  창구덮개 

7)  개스킷 

8)  창구코밍 

9)  금속간 접촉을 위한 토글볼트의 브래킷에 용접된 베어링판 

10)  보강재 

11)  내부 끝단 보강재 

그림 7: 1차 잠금장치(primary securing method)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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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선체 및 선루개구의 배치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아니하는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p :  [3.3.2]에 따르는 횡압력(kN/m2) 

1. 일  반 

1.1 적  용 

1.1.1  
이 절의 요건은 9장 5절의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창구를 제외한 선체 및 선루개구의 배치에 적용한다. 

1.2 정  의 

1.2.1 선루의 표준높이 
선루의 표준높이는 1장 4절의 정의에 따른다. 

1.2.2 표준현호 
표준현호는 개정된 ILLC의 정의에 따른다. 

1.2.3 노출부 
노출부(exposed zone)라 함은 선측으로부터 0.04B 이하의 거리로 들어간 선루 또는 갑판실의 경계를 말한

다. 

1.2.4 비폭록부 
비노출부(unexposed zone)라 함은 선측으로부터 0.04B 보다 큰 거리로 들어간 갑판실의 경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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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개구 

2.1 일  반 

2.1.1  
Ref. SOLAS Reg.II-1/25-10 .1 

손상계산에서 비손상으로 가정되는 구획으로 통하는 외부개구 최종손상수선의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수밀로 하여야 한다. 

2.1.2  
Ref. SOLAS Reg.II-1/25-10 .2 

 [2.1.1]에 따라 수밀이 요구되는 외부개구는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화물창구덮개를 제외하고는 

선교에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1.3  
외판문, 창문 또는 현문과 같은 영구개구 또는 임시개구의 어떠한 개구도 해상탈출설비의 승정장소와 최

대경하항해상태의 수선 사이의 선측외판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우리 선급의 해당 방화구조기준에 적합

한 경우, 비개방형 창문 및 현창은 허용된다. 

2.1.4  
Ref. SOLAS Reg.II-1/25-10 .5 

외부개구의 수밀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된 채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타 폐쇄

장치에는 이들이 항상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문이 각 장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좁은 간격

으로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진 맨홀은 그러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2.2 갱웨이, 재화문 및 재탄문 

2.2.1  
Ref. SOLAS Reg.II-1/17-1 & Reg.II-1/17 .10.1 & .10.2 and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1(2)) 

건현갑판 하방에 설치된 갱웨이, 재화문 및 재탄문은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들은 선박의 출항 

전에 유효하게 폐쇄되고 수밀을 확보하여야 하며, 항해 중에 폐쇄된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구획만재흘수선 하방에 그 최하점을 갖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된

다. 

우리 선급이 별도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개구의 최하단은 최고만재흘수선의 상단으로부터 위로 최소

한 230mm 인 점을 최하점으로 하는 선측에 있어서 건현갑판에 평행하게 그은 선보다 하방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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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창, 창문 및 천창 

3.1 일  반 

3.1.1 적  용 
 [3.1]내지 [3.4]의 요건은 해양작용 및/또는 악천후에 노출된 위치에 있는, 빛과 공기를 제공하는, 현창 및 

직사각형 창문에 적용한다. 

3.1.2 현창의 정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3(2)) 

현창(side scuttle)이라 함은 면적이 0.16m2을 넘지아니하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개구를 말한다. 면적이 

0.16m2을 넘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개구는 창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3.1.3 창문의 정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3(3)) 

창문(window)이라 함은 공인된 국가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창문의 크기에 따라 각 모서리에 곡률

을 가지고, 면적이0.16m2을 넘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개구로서,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개구이다. 

3.1.4 외판의 개구수 
Ref. SOLAS Reg.II-1/17-1& Reg.II-1/17 .1 

외판개구의 수는 선박의 설계 및 고유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3.1.5 재료 및 치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3(1)) 

현창 및 창문은 유리 및 만약, 안덮개와 스톰커버가 부착되어있다면, 공인된 국가기준 또는 국제기준 또

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승인된 설계와 견고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비금속 틀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일반주철의 사용은 건현갑판 하방의 현창에 금지된다. 

3.1.6 개폐수단 
Ref. SOLAS Reg.II-1/17-1& Reg.II-1/17 .2 

외판개구의 폐쇄장치의 배치 및 유효성은 그 개구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것이 설치된 위치

는 일반적으로 우리 선급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1.7 현창의 개구 
Ref. SOLAS Reg.II-1/17-1& Reg.II-1/17 .3.2 

문턱이 건현갑판 하방에 있는 모든 현창은 선장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현창을 개방할 수 없도록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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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구의 배치 

3.2.1 일  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3(5)) 

현창은 그 문턱이 선측에서 건현갑판에 평행하게 그은 선의 하방에 있고 그 최하점이 하기만재흘수선(또

는 지정된 경우에 하기목재만재흘수선)의 상방 0,025B 또는 0,5 m 중 큰 거리에 있는 선의 하방의 위치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3.2.2 수선상방 (1,4 + 0,025 B) m 하방의 현창 
Ref. SOLAS Reg.II-1/17-1& Reg.II-1/17 .3.3.1 and .3.3.3 

이중갑판에서 어느 현창의 문턱이 선측에서 건현갑판에 평행하게 그은 선의 하방에 있고 그 최하점이 선

박이 어느 항구로부터 출항시의 수면 상방으로 1,4+0,025B 에 있는 경우, 이중갑판에 있는 현창은 출항 

전에 수밀로 폐쇄하고 잠겨야 하며, 선박이 다음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개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요건

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경우, 담수에 대하여 적당한 허용을 둘 수 있다. 

최대구획만재흘수선으로 부양하고 있을 때, 한 개 이상의 현창이 상기 요건이 적용되는 위치에 있는 선

박에 대하여, 우리 선급은 이러한 현창의 문턱이 선측에서 건현갑판에 평행하게 그은 선의 상방에 있고 

그 최하점이 제한평균흘수에 대응하는 수선의 상방 1,4+0,025B에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미리 폐쇄 및 

잠그지 아니하고 출항하고 다음 항구까지의 항해 중에 선장의 책임 하에 이들을 개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제한평균흘수를 표시할 수 있다. 발효중인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정의된 열대지역에 대하여, 이 

제한흘수는 0.3m 증가될 수 있다. 

3.2.3 화물구역 
Ref. SOLAS Reg.II-1/17-1& Reg.II-1/17 .6.1 to .6.3 

화물 또는 석탄의 운송에만 전적으로 적합한 어떠한 구역에도 현창이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에 교대로 이용되는데 적합한 구역에는 현창이 설치될 수 있으나, 선장의 동의 없

이는 어떠한 사람도 현창 또는 현창의 안덮개를 개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

다. 

이러한 구역에 화물이 적재되는 경우, 현창 및 현창의 안덮개는 화물이 적재되기 전에 수밀로 폐쇄되어

야 하고 잠궈져야 한다. 우리 선급의 판단에 따라 폐쇄하고 잠근 시간을 항해일지에 기록되어야 함을 규

정할 수 있다. 

3.2.4 비개방형 현창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3(6)) 

손상복원성기준에 따라 선박에 요구되는 모든 손상상태에 대하여 현창이 침수의 중간단계 또는 최종평

형흘수선에서 잠기는 경우, 현창은 비개방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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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맨홀 및 평갑판구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8(1)) 

제1위치 또는 제2위치, 또는 폐위선루 이외의 선루 내에 있는 맨홀과 평갑판구는 수밀이 될 수 있는 견고

한 덮개로 폐쇄되어야 한다. 좁은 간격으로 배치된 볼트로 폐쇄되지 아니하는 한, 덮개를 상설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3.2.6 자동통풍현창 
Ref. SOLAS Reg.II-1/17-1& Reg.II-1/17 .7 

건현갑판 하방의 외판에 설치된 자동통풍현창은 각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된다. 

3.2.7 창문의 배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3(7)) 

창문은 건현갑판 하방, 폐위선루의 제1층 전후단 격벽 또는 측벽 및 또는 하방으로 들어가는 개구를 보호

하고 있거나 복원성계산에서 부력으로 산입된 제1층의 갑판실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2.8 천  창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3(12)) 

고정식 또는 개방식 천창은 현창과 창문에 대하여 요구되는 바와 같은 치수 및 위치에 적합한 두께의 유

리를 가져야 한다. 어느 위치의 천창 유리도 기계적 손상에 대하여 보호가 되는 것이어야 하고, 제1위치 

또는 제2위치에 설치된 천창 유리는 안덮개 또는 스톰커버를 상설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 유  리 

3.3.1 일  반 
일반적으로, 특별한 형식의 프레임을 갖는 강화유리는 공인된 국가기준 또는 국제기준, 또는 이와 동등

한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투명한 판유리의 사용은 각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

된다. 

3.3.2 설계하중 
설계하중은 9장 4절의 해당 요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3.3 재  료 
강화유리는 따라 현창에 대하여는 ISO 1095, 그리고 창문에 대하여는 ISO 3254에 따라야 한다. 

3.3.4 현창의 강화유리두께 
현창의 강화유리두께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m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pdt
358

=  

여기서, 

d : 현창의 직경(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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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직사각형 창문의 강화유리두께 
직사각형 창문의 강화유리두께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m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p
bt β

200
=  

여기서, 

β : 표 1에 정의된 계수. β  는  a/b  의 중간 값에 대한 선형보간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a : 창문의 긴 쪽의 길이(mm) 

b : 창문의 짧은 쪽의 길이(mm) 

표 1:   계수 β 

a/b β 

1.0 0.284 

1.5 0.475 

2.0 0.608 

2.5 0.684 

3.0 0.716 

3.5 0.734 

≥ 4.0 0.750 
 

우리 선급은 직사각형 창문의 크기에 대한 제한 및 특히 황천에 노출된 전단격벽에는 증가된 두께의 유

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4 안덮개의 배치 

3.4.1 일  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3(4)) 

다음 구역의 현창은 힌지식 안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현갑판 하방의 구역 

• 폐위선루의 제1층 내의 구역 

• 하방으로 연결되는 개구를 보호하고 있거나 복원성계산에서 부력장소로 산입된 건현갑판상 제1층 

갑판실 

안덮개는 폐쇄할 수 있어야 하며 건현갑판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밀로 고정되어야 하며, 건현갑판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풍우밀이어야 한다. 

3.4.2 제2층에서 선측외판의 개구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3(8)) 

제2층의 선측외판에 설치된 현창 및 창문은 그 선루가 하방으로 연결되는 개구에 직접 통하는 통로를 보

호하거나 복원성계산에서 부력장소로 산입된 경우, 풍우밀로 폐쇄할 수 있는 유효한 힌지식 안덮개를 설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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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제2층에서 선측외판 안쪽으로 설치된 개구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3(9) and .23(10)) 

 [3.4.1]에 언급된 구역의 하방으로 직접 통하는 통로를 보호하는 측벽이 선측외판에서 안쪽으로 설치된 

제2층에서 그 측벽의 현창 및 창문은 힌지식 안덮개를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 풍우밀로 폐쇄

할 수 있는 외부의 스톰커버를 상설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부로 또는 복원성계산에서 부력으로 산입된 제2층 갑판실로 직접 통하는 통로로부터 현창 및 창문을 

분리하는 제2층 및 그 상부갑판실의 내부선실격벽 및 문은 현창 및 창문에 설치되는 안덮개 및 스톰커버

를 대신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1 : 공인된 기준에 따른 안덮개가 창문 및 현창의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접근이 가능한 경우, 안덮개와 동등한 사양의 

스톰커버가 창문의 바깥에 설치되어야 하고, 이는 힌지식 또는 휴대식일 수 있다. 

3.4.4 표준높이보다 낮은 선루상의 갑판실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3(11)) 

저선미루갑판 또는 표준높이보다 낮은 선루갑판상의 갑판실은 안덮개 요건에 관한한 제2층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저선미루갑판 또는 선루의 높이가 표준저선미루갑판높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4.5 갑판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구 
건현갑판 하방의 구역 또는 폐위선루 내의 구역으로의 통로를 제공하는 건현갑판 상의 선루갑판 또는 갑

판실 정판의 개구가 갑판실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개방된 계단으로의 직접통로를 제공하는 구역 내에 

설치된 현창에만 안덮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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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출구 

4.1 배출구의 배치 

4.1.1 흡입구 및 배출구 
Ref. SOLAS Reg.II-1/17-1 & Reg.II-1/17 .9.1 

선체외판의 모든 흡입구 및 배출구는 선내로의 우발적인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이며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4.1.2 소각재배출구(ash-shoot), 쓰레기배출구(rubbish-shoot) 등의 선내개구 
Ref. SOLAS Reg.II-1/17-1 & Reg.II-1/17 .11.1 and .11.2 

각 소각재배출구, 쓰레기배출구, 등의 선내개구에는 유효한 덮개가 설치되어야 한다. 

만일 선내개구가 건현갑판 하방에 있는 경우, 그 덮개는 수밀이어야 하고, 이에 추가하여 최대구획만재

흘수선 상방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배출구에 자동역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구를 사용

하지 아니할 경우 덮개와 밸브는 모두 폐쇄되고 고정된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 

4.2 쓰레기배출구의 배치 

4.2.1 수선상부의 내측단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2-1(1, b)) 

내측단은 지정된 하기건현에 대한 흘수에서 좌현 또는 우현으로 8,5° 경사하더라도 수선상방에 위치하

여야 하지만, 하기만재흘수선 상방 1000 mm 인 점보다 아래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선내 게이트밸브가 운항 중에 항상 접근가능하다면 내측단이 하기만재흘수선 상방 0.01L 인 점보다 위에 

있는 경우, 건현갑판에서의 밸브조작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4.2.2 수선하부의 내측단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2-1(4)) 

길이 100m 를 넘는 선박에서, 손상 후의 최대흘수에 대한 수선 하방에 쓰레기배출구의 내측단이 있는 경

우: 

• 내측단의 힌지식 덮개/밸브는 수밀이어야 한다. 

• 밸브는 최대구획만재흘수선 상방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나사조임식 역지밸브이

어야 한다. 

• 나사조임식 역지밸브는 건현갑판 상방의 위치에서 조작되어야 하며 개폐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조작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둘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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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게이트밸브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2-1(1, a)) 

쓰레기 배출구인 경우, 건현갑판 상방의 위치에서의 적극적으로 폐쇄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는 역지밸브 

대신에, 배출구의 작업갑판에서 조작되는 두개의 게이트밸브는 인정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둘 중 아

래쪽의 게이트밸브는 건현갑판 상방의 위치에서 조작될 수 있어야 하며 두 밸브사이에는 연동장치가 설

치되어야 한다. 

두 게이트밸브 사이의 거리는 연동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허용하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4.2.4 힌지식 덮개 및 배출플랩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2-1(1, c)) 

 [4.2.3]에서 요구되는 상·하 게이트밸브는 배출플랩과 함께 배출구의 내측단에 힌지식의 풍우밀덮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덮개와 플랩은 호퍼커버가 닫힐 때까지 배출플랩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연동장치로 배치되어야 한다. 

4.2.5 밸브 및 힌지식 덮개의 표시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2-1(3)) 

게이트밸브 및/또는 힌지식 덮개의 조작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둘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4.3 쓰레기배출구의 치수 

4.3.1 재  료 
배출구는 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기타 동등한 재료는 각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된다. 

4.3.2 벽두께 
덮개를 포함하여 덮개까지 배출구의 벽두께는 표 2로부터 구한 값(mm)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표 2:   쓰레기배출구의 벽두께 

외경 d (mm) 두께(mm) 

d ≤ 80 7.0 

80 < d < 180 7.0 + 0.03(d − 80) 

180 ≤ d ≤ 220 10.0 + 0.063(d − 180) 

d > 22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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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수구 

5.1 일반규정 

5.1.1 일  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1, a) and Reg.3 (15)) 

건현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노출부에 있는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 갑판에서 신속히 방수 또는 배

수하기위한 충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웰(well)이라 함은 외기에 노출된 갑판상에서 물이 고일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말한다. 웰이란 갑판상 구조

물에 의하여 사방이 둘러싸인 갑판의 지역이다. 그러나, 그들의 배치에 따라, 갑판구조물에 의하여 세면 

또는 심지어 두면 이 둘러싸인 갑판의 지역은 웰로 간주될 수 있다. 

5.1.2 방수구 면적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건현갑판상 불워크에 요구되는 최소방수구면적은 표 3에 따른다. 

 

표 3:   건현갑판상에 위치한 불워크의 방수구 면적 

선박의 형식 또는 선박의 요목 방수구 면적 A (m2) 적용요건 

B-100 형 선박 0.33lB hB [5.5.2] 

B-60 형 선박 0.25lB hB [5.5.1] 

건현계산에 포함되고 그리고/또는 폭≥ 0.6B 
인 트렁크가 설치된 선박 

0.33lB hB [5.3.1] 

건현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리고/또
는 연속되거나 충분히 연속된 창구코밍이 
설치된 선박 

A2 [5.3.1] 

불연속 트렁크 그리고/또는 창구코밍이 설
치된 선박 

A3 [5.3.2] 

선루인 경우 AS [5.4.2] 
개방선루가 설치된 선박 

웰인 경우 AW [5.4.3] 

기타 선박 A1 [5.2.1] 

(비 고) 

lB  : 선박의 한 측에서 웰이 있는 불워크의 길이(m) 

hB : 웰이 있는 길이 B 인 불워크의 높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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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방수구 배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5)) 

시어가 있는 경우, 요구되는 방수구면적의 2/3는 현호곡선의 최저점에 가장 가까운 웰의 1/2이내에 제공

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방수구면적의 1/3은 웰의 나머지 길이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노출건현갑판 또는 

노출선루갑판 상에 현호가 없거나 작은 경우, 방수구면적은 웰의 길이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노출건현갑판 또는 노출선루갑판 상에 현호가 없거나 작은 경우, 방수구면적은 웰의 길이에 걸쳐 균등히 

분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워크에는 선루의 측면으로부터 유효하게 떨어져 있지 않는 한, 선루의 쇄파기 근방에는 충분

한 개구 또는 통로가 없을 수 있다. 

5.1.4 방수구의 위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5) and 24 (6)) 

방수구의 하단은 실행가능한 한 갑판 근처에 있어야 한다. 

불워크의 모든 개구는 약 230mm 간격으로 놓여진 레일 또는 봉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1.5 방수구 덮개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6)) 

방수구에 셔터를 붙일 때에는 끼어서 고착되지 않도록 충분한 틈새를 주어야 한다. 힌지는 내식성금속의 

핀 또는 베어링을 두어야 한다. 셔터에 고정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이 장치는 승인된 구조의 것이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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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트렁크 또는 창구에 인접하지 않는 웰의 방수구면적 

5.2.1 방수구 면적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1, b and c)) 

웰 근처의 현호가 표준이거나 또는 표준보다 큰 경우, 각 웰에 대한 각 현의 방수구면적은 표 4로부터 구

한 값(m2)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현호를 갖지 아니한 선박에 있어서 상기 면적은 50% 증가시켜야 한다. 현호가 표준현호보다 작은 경우, 

증가백분율은 선형보간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표 4:   트렁크 또는 창구에 인접하지 않는 웰의 방수구면적 

위치 방수구면적 A1 (m2) 

 lB ≤ 20 lB > 20 

건현갑판 및 저선미루갑판 0.7 + 0.035lB + AC 0.07lB  + AC 

선루갑판 0.35 + 0.0175lB + 0.5AC 0.035lB + 0.5AC 

(비 고) 

lB : 웰이 있는 불워크의 길이(m). 다만, 어느경우에도 0.7LLL 보다 크게 

취하지 않는다. 

AC : 면적(m2)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호를 취하여야 한다. 

( )

( ) 9.09.0
25

2.19.00

2.12.1
25

<−=

>≤=

>−=

BB
B

c

Bc

BB
B

c

hhA

hA

hhA

l

l

 

hB : 길이lB 의 웰이 있는 불워크의 평균높이(m) 

 

5.2.2 0.8B 보다 작지않은 폭을 가지는 갑판실의 최소방수구면적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1, d)) 

0.8 B 보다 작지않은 폭을 가지는 갑판실이 중앙부에 설치되고, 선박측면을 따라 너비가 보다 작은 통로

가 설치된 평갑판선인 경우, 방수구면적은 갑판실 선수미의 두개의 분리된 웰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여기서 lB 는 고려하는 웰의 실제길이와 동등하게 취하여야 한다. 

5.2.3 스크린격벽의 최소방수구면적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1, e)) 

스크린격벽이 중앙부 갑판실의 전단에 선박 전폭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천갑판은 갑판실의 

너비에 관계없이, 두개의 웰로 나누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리고 방수구면적은 [5.2.1]에 따라 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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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트렁크 또는 창구에 연속된 웰의 방수구면적 

5.3.1 연속된 트렁크 또는 연속된 창구코밍에 대한 방수면적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2)) 

건현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연속된 트렁크 또는 분리된 선루사이에 충분히 연속된 선측 창구코밍이 설치

된 선박의 경우, 방수구면적은 표 5로부터 구한 값(m2)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표 5:   연속된 트렁크 또는 창구에 연속된 웰의 방수구면적 

창구 또는 트렁크의 폭 BH (m) 방수구면적 A2 (m2) 

BH ≤ 0.4B 0.2lB hB 

0.4B < BH < 0.75B BB
H h

B
B

l⎥⎦
⎤

⎢⎣
⎡ −− )4.0(286.02.0  

BH ≥ 0.75B 0.1lB hB 

(비 고) 

lB : 선박의 한 현에서 웰이 있는 불워크의 길이(m) 

hB : 길이 lB 의 웰이 있는 불워크의 평균높이(m) 

 

건현계산에 포함되고, 폭이 0.6B 보다 작지않은 연속된 트렁크가 설치된 선박인 경우, 그리고 트렁크 근

처 건현갑판의 노출부 상에 개방형 레일이 그 노출부 길이의 최소한 1/2 에 걸쳐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트렁크에 연속된 웰의 방수구면적은 그 불워크 전체면적의 33%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5.3.2 불연속 트렁트 또는 창구코밍의 방수구면적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3)) 

선박의 갑판을 가로지르는 물의 자유유동이 고려하는 웰의 전체 길이에서 불연속 트렁크, 창구코밍 또는 

갑판실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 경우, 이 웰의 불워크의 방수구면적은 표6으로부터 구한 값(m2)보다 작아서

는 아니된다. 

표 6:   불연속 트렁크 또는 창구에 연속된 웰의 방수구면적 

자유유동면적 fP , (m2)  방수구면적 A3, (m2)  

fp ≤ A1 A2 

A1 < fP < A2 A1 + A2 − fP 

fP ≥ A2 A1 

(비 고) 

fP : 갑판상 자유유동면적으로, 불워크의 실제높이까지 창구사이, 창구

와 선루사이 및 선루와 갑판실 사이 간격의 순면적 

A1 : 표 4로부터 구하여야 하는 방수구의 면적(m2) 

A2 : 표 5로부터 구하여야 하는 방수구의 면적(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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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루 내의 개방구역에서의 방수구면적 

5.4.1 일  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4)) 

건현갑판 또는 선루갑판상에서 불워크에 의하여 형성된 웰의 일단 또는 양단이 개방된 선루를 갖는 선박

에 대해서는 선루내 개방구역의 물을 방수하기위한 적절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5.4.2 개방선루의 방수구면적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4)) 

개방선루에 대한 선박 각 현의 방수구면적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m2)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

⎞
⎜⎜
⎝

⎛

⎥
⎥

⎦

⎤

⎢
⎢

⎣

⎡
⎟⎟
⎠

⎞
⎜⎜
⎝

⎛
−=

wT

so

T

W
SHS h

hb
CAA

ll

l

2
1

2

1  

여기서, 

lT :  전체웰길이(m)로서 다음에 따른다: 

SWT lll +=  

lW : 불워크에 의하여 폐위된 개방갑판의 길이(m) 

lS : 개방선루 내의 공통구역의 길이(m) 

A1 :  표 4에 따라 길이 lT 의 개방웰에 요구되는 방수구면적(m2), 여기서 AC 는 0으로 취한다. 

CSH : 만일, 현호가 없을 때의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CSH = 1.0 표준현호 또는 현호가 표준현호보다 큰 경우 

CSH = 1.5 현호가 없는 경우 

bo : 폐위선루단격벽의 개구의 폭(m) 

hS :  [1.2.1]에 정의된 표준선루높이(m) 

hW : 건현갑판 상부 웰갑판의 거리(m) 

5.4.3 개방웰의 방수구면적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24 (4)) 

개방웰에 대한 선박 각 현의 방수구면적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m2)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

⎞
⎜⎜
⎝

⎛
=

W

S
SHW h

h
cAA

21  

A1   : 표 4에 따라 길이 lW 의 개방웰에 요구되는 방수구면적(m2) 

cSH, hS, hW, lW    :  [5.4.2]의 정의에 따른다. 

개방선루 및 개방웰에 대하여 계산된 방수구면적은 개방선루에 의하여 둘러싸인 개방구역의 양측을 따

라 그리고 개방웰의 양측을 따라 각각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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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B-100 및 B-60형 선박에 대한 건현갑판의 불워크의 방수구면적 

5.5.1 B-60형 선박의 방수구 배치 
B-60형 선박인 경우, 건현갑판의 불워크의 하부에 있는 방수구면적은 고려하는 웰이 있는 불워크의 전체

면적의 25%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현측후판의 상단은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5.5.2 트렁크를 가진 B-100형 선박의 방수구배치 
B-100형 선박인 경우, 개방레일이 트렁크 근처 건현갑판의 노출부 상에 개방형 레일이 그 노출부 길이의 

최소한 1/2에 걸쳐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연속된 불워크가 설치된 경우, 건현갑판 불워크 하부의 방수구면적은 고려하는 웰이 있는 

불워크 전체면적의 33%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6. 기관구역의 개구 

6.1 기관실 천창 

6.1.1  
제1위치 및 제2위치의 기관실 천창은 적당히 틀을 설치하고 갑판에 확실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충분한 강

도의 강재 케이싱에 의하여 유효하게 폐위되어야 한다. 케이싱이 다른 구조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강도는 각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6.2 폐쇄장치 

6.2.1 기관 케이싱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7 (1)and 12 (1)) 

제1위치 또는 제2위치에 있는 기관구역케이싱의 개구에는 강 또는 다른 동등한 재료로서 격벽에 상설적

으로 견고하게 달린 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구조는 개구가 없는 격벽과 동등한 강도로 하고 폐쇄시

에는 풍우밀이 되도록 문틀을 취부하고 휨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은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하고, 파도의 충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바깥쪽으로 열려야 한다. 

이러한 케이싱에 있는 다른 개구는 적당한 위치에 상설적으로 부착된 동등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2.2 문지방의 높이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7 (1 and 2)) 

문지방의 높이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제1위치인 경우 갑판상 600mm 

• 제2위치인 경우 갑판상 380mm 

• 모든 기타의 경우 2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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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이중문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7 (1 and 2)) 

케이싱이 다른 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경우, 개정된 국제만재흘수선협약의 표 B에 따른 건현보

다 작게 지정된 건현을 갖는 선박은 이중문(즉, 내부문 및 외부문)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때 외부문의 문

턱높이는 600mm, 내부문의 문턱높이는 230mm 이어야 한다.  

6.2.4 보일러실 통풍구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7 (5)) 

보일러실 통풍구에는 적당한 위치에 상설적으로 부착되어 풍우밀을 확보할 수 있는 강 또는 기타 동등한 

재료의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3 코  밍 

6.3.1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7 (3)) 

건현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노출부에 있는 보일러실 통풍구, 연돌 또는 기관구역의 통풍장치의 코밍높이

는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한 높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관구역 및, 필요에 따라, 비상발전기실에 공기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통풍장치

는 풍우밀 폐쇄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8.1.3]에 적합한 높이의 코밍을 가져야 한다. 

6.3.2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7 (4)) 

선박의 크기 및 배치로 보아 위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기관구역 및 비상발전기실에 

중단없이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설비를 갖춘 경우, 우리 선급은 이들 구역에 [8.1.2]

에 따른 풍우밀 폐쇄장치를 갖는 통풍장치를 설치하고 통풍장치 코밍의 높이를 경감시켜줄 수 있다. 

7. 승강구실 

7.1 일  반 

7.1.1 건현갑판의 개구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8 (2)) 

창구, 기관구역의 개구, 맨홀 및 평갑판구 이외의 건현갑판에 있는 개구는 폐위선루 도는 동등한 강도 및 

풍우밀성이 있는 갑판실 또는 승강구실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7.1.2 선루의 개구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8 (2)) 

노출된 선루갑판에 있는 또는 건현갑판상의 갑판실 정판에 있는 개구로서 건현갑판 하의 장소 또는 폐위

선루 내의 장소로 통하는 것은 유효한 갑판실 또는 승강구실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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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표준높이보다 작은 높이를 가지는 선루의 개구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8 (3)) 

저선미루상의 갑판실 정판 또는 표준저선미루 높이와 같거나 큰 높이를 가지면서 표준선루높이보다 작

은 선루 상의 갑판실 정판에 있는 개구에는 수용 가능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판실의 

높이가 적어도 선루의 표준높이와 같다면 그러한 개구는 유효한 갑판실 또는 승강구실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는 없다. 표준선루높이보다 작은 갑판실 상에 있는 갑판실 정판에 있는 개구도 동일한 방법으로 취

급될 수 있다. 

7.2 치수산정 

7.2.1  
폐위구역으로 통하는 개구를 보호하는 노출갑판상의 승강구실은 강재이어야 하고 갑판에 견고하게 부

착되어야 하며 적절한 치수를 가져야 한다. 

7.3 폐쇄장치 

7.3.1 문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8 (2)) 

건현갑판 하부의 장소 또는 폐위선루로 통하는 갑판실 또는 승강구실의 출입구에는 풍우밀문을 설치하

여야 한다. 문은 강재로 제작되어야 하고,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파도의 충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바깥쪽으로 열려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갑판실 내의 계단이 풍우밀문이 설치된 적절히 만들어진 승강구실 내에 폐위된다면, 외

부문은 풍우밀일 필요는 없다. 

선루 및 갑판실에 있는 출입구의 폐쇄장치가 풍우밀이 아닌 경우, 내부의 갑판 개구는 노출된 것으로, 즉 

개방갑판에 위치한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3.2 문지방의 높이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8 (4 to 6)) 

승강구실 출입구의 문지방 높이는 갑판상 높이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제1위치에서 600mm 

• 제2위치에서 380mm 

건현갑판으로부터의 출입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써 상부갑판에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교루 또는 

선미루의 출입구 문지방 높이는 380mm 이상이어야 한다. 건현갑판 상의 갑판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야 한다. 

상부갑판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현갑판상의 갑판실 출입구 문지방 높이는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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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풍통 

8.1 폐쇄장치 

8.1.1 일  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9 (4)) 

통풍통 개구는 강 또는 기타 동등한 재료의 풍우밀의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1.2 폐쇄장치의 면재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9 (3)) 

우리 선급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한, 코밍이 다음을 넘는 경우, 통풍통에 폐쇄장치를 설치할 필요

가 없다. 

• 제1위치에서 갑판상 4.5m 

• 제2위치에서 갑판상 2.3m 

8.1.3 길이 100m를 넘지 아니하는 선박의 폐쇄장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9 (4)) 

길이 100m 이하의 선박에서는 통풍통 코밍에 폐쇄장치를 상설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1.4 길이 100m 를 넘는 선박의 폐쇄장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9 (4)) 

길이가 100m를 넘는 선박에서 상설적인 폐쇄장치가 없는 경우, 폐쇄장치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통풍통 가까이 편리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8.1.5 기관구역 및 비상발전기실의 통풍통 
모든 기상상태에 다음을 만족하기 위하여, 

• 기관구역의 연속적인 통풍 

• 그리고, 필요시, 비상발전기실의 즉각적인 통풍 

이러한 구역의 통풍통은 [8.1.2]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그 개구는 폐쇄장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8.1.6 기관구역 및 비상발전기실의 통풍통 코밍의 경감된 높이 
선박의 크기 및 배치로 보아 [8.1.5]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기관구역 및 비상발전기실

에 드레인이 설치된 분리기와 같이 중단없이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이들 구역에 [8.1.1], [8.1.3] 및 [8.1.4]에 따른 풍우밀 폐쇄장치를 갖는 통풍장치를 설치하고 통풍장치 코

밍의 높이를 경감시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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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선외로 통하거나 폐위선루를 통과하는 통풍통의 폐쇄장치 
선측으로 배출되거나 폐위선루를 통과하는 통풍통의 폐쇄장치는 각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

려된다. 이러한 통풍통이 건현갑판 4.5m 보다 상방으로 배출되는 경우, 폐쇄장치는 만족할만한 배플 및 

배수장치가 설치되는 조건으로 생략될 수 있다. 

8.2 코  밍 

8.2.1 일  반 
Ref. ILLC, as amended (Resolution MSC.143(77) Reg. 19 (1 and 2)) 

제1위치 또는 제2위치의 통풍통이 건현갑판하 또는 폐위선루 갑판하의 장소로 통하는 것에는 견고한 구

조로서 갑판에 유효하게 취부된 강 또는 기타 동등한 재료의 코밍을 설치하여야 한다. 폐위선루 이외의 

선루를 관통하는 통풍통에는 건현갑판의 위치에서 강 또는 기타 동등한 재료의 코밍을 견고히 설치하여

야 한다. 

8.2.2 치수산정 
노천에 노출된 통풍통 코밍의 치수는 표 7로부터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노출된 위치에서 또는 

부력계산에 적합하기 위한 경우, 코밍의 높이는 우리 선급이 만족하는 만큼 증가시키도록 요구될 수 있

다. 

표 7:   통풍통 코밍의 치수 

형상 치수 

갑판 상방 코밍의 높이(mm) 
제1위치에서 h = 900 
제2위치에서 h = 760 

코밍두께(mm)(1) 
t = 5.5 + 0.01 dV  
다만, 7.5 ≤ t ≤ 10 

지지 h > 900 mm 인 경우, 코밍은 적절히 보강되
거나 스테이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비 고) 

dV : 통풍통의 외경(mm) 
(1) 통풍통의 높이가 높이 h 를 넘는 경우, 그 높이 상부에서 코밍두께는 6.5mm까
지 점차 감소될 수 있다.  

 

9. 탱크세정용 개구 

9.1 일 반 

9.1.1  
얼리지플러그, 사이팅포트 및 탱크세정용 개구는 폐위구역 내에 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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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타 및 조종 장치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1장 4절을 참조한다. 

CR : 타 력(N) 

QR : 타 토크(N.m) 

A : 타의 가동부의 면적(m²)으로, 타의 중앙을 통하는 수직면에의 투영면적으로 한다.  

노즐 타의 경우, 노즐 투영면적의 1.3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t : 타 가동부면적  A 에 러더 혼의 면적을 더한 면적(m2) 

Af :  타두재 전방에 위치한 타 가동부의 면적(m2) 

b : 타 가동부 면적의 평균 높이(m) 

c : 타 가동부면적의 평균 너비(m)(그림 1 참조)  

Λ : 타 면적  At 의 종횡비로서, 다음식에 따른다.  

Λ
tA

b2
=  

V0 : 1장 4절에 정의된 최대 전진속도(knots)  

이 속도가 10노트 보다 적은 경우는  v0는 다음에 따른다.   

( )
3

200
min

+
=

V
V  

Va  : 선박의 최대 후진속도(knots)로 0.5 v0 이상으로 한다. 후진속도가 큰 경우, 타력 및 타토크에 대

해서는 타각의 함수로서 특별한 평가가 요구될 수 있다. 후진상태에서 타각에 대한 제한이 규

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계수 2κ 는 표 1의 후진상태에 대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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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러더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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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반  

1.1 조종 장치  

1.1.1  
선박에는 충분한 조종 능력이 보증된 조종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종 장치는 타 및 조타장치 등 선

박을 조타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기를 포함한다.   

1.1.2  
이 장에서는 타두재, 타커플링, 타베어링 및 타 본체를 다룬다. 조타장치에 대해서는 우리 선급의 적절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조타기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기관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 조타기실에서의 자기 콤파스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주관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구조 상세  

1.2.1  
타두재상부에 러더캐리어를 사용하는 등, 베어링에 과대한 압력이 발생하지 않고 타 본체의 중량을 지

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러더캐리어 부근의 선체구조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1.2.2  
타가 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2.3  
타판구조와 타두재 고착부의 단강 또는 주강재의 일체형부품과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과

대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 

1.2.4  
조타기실에의 침수 및 러더케리어에서의 윤활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러더 트렁크를 수밀구조로 

하든지 또는 가장 깊은 흘수선보다 상방에 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러더 트렁크 상부가 가장 깊은 흘수선보다도 하방에 위치하는 경우, 두개의 별도로 된 차폐박스가 마

련되어야 한다.  

1.3 타 면적의 크기  
충분한 조종 성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 가동부의 면적 A(m2) 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0
75.1

4321
TLccccA ⋅⋅

⋅⋅⋅=  (m2) 

여기서,  

c1   : 계수로서 0.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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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 타의 형태에 관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c2 =  1.0   : 일반 적인 타 

c2 =  0.9   : 반 삽형 (semi-spade)타  

c2 =  0.7   : 고 양력(high lift) 타  

c3  : 타의 외형에 의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c3=  1.0    : NACA  형 및 단판 타  

c3=  0.8    : 홀로우(hollow) 형 및 혼합형   

c4  : 타의 배치에 관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c4 =  1.0   : 프로펠러 후류 내에 있는 타  

c4 =  1.5   : 프로펠러 후류 외에 있는 타  

반 삽형 타에 대해서는  러더 혼 투영면적의 50%를 타 면적 A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복수의 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타면적은 최대 20%까지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타 가동부면적 A의 산정은  [2.1]에 

따른다.    

1.4 재  료  

1.4.1  
타두재, 핀틀, 커플링 볼트 등의 자료는 우리 선급의 재료 및 용접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1.4.2  
일반적으로 최소 항복응력 ReH 가 200 N/mm² 미만의 재료, 최소 인장강도가 400 N/mm² 미만의 재료 또는 

900 N/mm² 를 초과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타두재, 핀틀, 키 및 볼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절의 규정은 

최소 항복응력 ReH 가 235 N/mm² 인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ReH 가 235와 다른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료계수 rk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35>eHR  인 경우    
75.0

235
⎟⎟
⎠

⎞
⎜⎜
⎝

⎛
=

eH
r R

k   

235≤eHR  인 경우    
eH

r R
k 235

=   

여기서,  

ReH  : 사용된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N/mm²).   

ReH 는 0.7Rm 또는 450 N/mm² 중 작은쪽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1.4.3  
ReH 가 235 N/mm²를 초과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타두재 지름을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사전에 타두

재의 탄성변형에 대한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베어링 부위에 작용하는 과도한 응력을 피하기 위하

여, 큰 변형의 발생을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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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1]에 규정하는 허용응력은 일반강도 강에 적용한다.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보다 높은 허용응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 타력 및 토크  

2.1 보통 타에 대한 타력 및 토크  

2.1.1  
타력(N)은 다음식에 따라 결정된다.  

tR AVC κκκκ 321
2132=  

여기서,  

V     : 전진상태인 경우       v0     

               후진상태인 경우        va   

1κ   : 종횡비 λ에 따른 계수  

( ) 3/21 +Λ=κ   단, Λ는 2보다 클 필요는 없다.  

2κ   : 표 1에 따른 타의 형태 및 타의 외형에 따른 계수  

표 1:   계 수 2κ  

2κ  
타의 외형/형식 

전진 후진 

NACA-00 괴팅겐형 1.1 0.8 

플랫 사이드(Flat side) 형 1.1 0.9 

 혼 합 형 (예:  HSVA) 1.21 0.9 

 할로우(Hollow) 형 1.35 0.9 

 하이 리프트(High lift) 러더 1.7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선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1.3으로 한다.     

 피시 테일(Fish tail) 1.4 0.80 

 단 판 1.00 1.00 

 

3κ  : 타의 배치에 관한 계수  

3κ =  0.8     : 프로펠러 후류 외에 있는 타의 경우   

3κ =  1.0     : 프로펠러 후류 내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 그 이외의 경우   

3κ =  1.15   : 프로펠러 노즐의 후방에 있는 경우   

tκ  : 프로펠러 후류내에 있는 타의 경우는 1.0으로 한다.   

추력계수  0.1>ThC 인 경우, 계수 tκ  를 경우에 따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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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타 토크(N.m)는 다음식에 따른다.   

rCQ RR ⋅=   

여기서,  

r           : 타력중심에서 파두재중심까지의 거리(m)로서, 다음식에 따른다.   

전진상태에 대해서는 0.1c 미만 이어서는 아니된다.  

( )bckcr −= α   

α   : 계수는 다음과 같다.  

전진상태인 경우              : α  =  0.33     

      후진상태(일반)인 경우    : α  =  0.66      

      후진상태(할로우 형)인 경우   : α  =  0.75       

단, 러더혼등의 고정된 구조구조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전진상태인 경우  :  α =  0.25       

      후진상태인 경우   : α =  0.55       

고양력 타에 대해서는 α를  특별히 고려한다. 우리 선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전진상태에 있어서  α =0.40으로 한다.   

kb  : 균형에 관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불평형타에 있어서는 0.08로 한다.   

  kb  = A
Af  

2.1.3  
조타장치의 선택 및 조작에 있어서는 타형 및 타외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컷아웃이 있는 형상의 타 (semi-spade 타형)에 있어서 타력 및 타토크 

2.2.1  
타 전체의 타력 RC 에 대해서는 [2.1.1]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타 토크 및 타의 강도를 결정하는 근거로

서 타면적상의 압력분포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 타 면적은 그림 2과 같이 면적 A1 및 A2를 갖는 두개의 직사각형 또는 사다리꼴 부분으로 나눈다.   

• 각 부분에 발생하는 힘은 다음에 따른다.   

A
ACC RR

1
1 =  

A
ACC RR

2
2 =  

2.2.2  
각 부분에 발생하는 토크(N.m)는 다음에 따른다.   

111 rCQ RR ⋅=  

222 rCQ 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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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111 bkcr −= α  (m) 

( )222 bkcr −= α  (m) 

1

1
1 A

A
k f

b =  

2

2
2 A

A
k f

b =  

ff AA 21 ,  (그림 2 참조)   

1

1
1 b

Ac =  

2

2
2 b

Ac =  

b1, b2  : 1A  및 2A  부분 각각의 평균 높이(그림 2참조).  

 

A2f

A1f

A2

A1

c2

b 2
b 1

c1

 
그림 2:  A1 및  A2 의  면적 

2.2.3  
전체의 타 토크(N.m)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21 RRR QQQ +=  

min2,1min rCQ RR ⋅=  

여기서,  

( )2211min2,1
1.0 AcAc

A
r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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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두재의 치수   

3.1 타두재 지름  

3.1.1  
타 토크를 전달하는 타두재의 지름(m)은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2.4 rRt kQD ⋅=  

여기서, 

QR : [2.1.2], [2.2.2] 및 [2.2.3] 에 따른다.   

상기 요구값에 대응하는 비틀림응력 (N/mm2)은 다음과 같다.  

r
t k

68
=τ  

여기서, 

kr :  [1.4.2] 및 [1.4.3] 에 따른다.   

3.1.2  
조타기, 스토퍼 및 고정장치를 결정할 때는 [3.1.1]에 의한 타두재의 직경을 고려한다.    

3.1.3   
기계식 조타기의 경우, 보조조타장치에서의 비틀림 모멘트의 전달만에 사용하는 타두재 상부의 직경에

대해서는  0.9 Dt 로 하여도 좋다.  보조 틸러(tiller)를 부착한 사각형 부분의 1변의 길이는 0.77 Dt 이상,  높

이는 0.8 Dt 이상으로 한다.   

3.1.4  
타두재는 축방향 미끌림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축의 허용여유치는 조타엔진의 구조 및 베어링에 따라 

결정된다.  

3.2 타두재의 강도  

3.2.1  
타두재에 타토크에 추가하여 굽힘응력이 발생하는 타에 대해서는 타두재의 지름을 적당히 증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커플링 치수 결정시에는 타두재의 직경을 증대를 고려한다.  

증가된 타두재에 있어서 굽힘 및 비틀림에 의한 등가응력(N/mm2)은 다음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r
bv k

1183 22 ≤+= τσσ  

여기서, 

bσ  : 굽힘응력(N/mm2) 으로, 다음에 따른다.   

3
1

2.10
D

M b
b =σ  

Mb : 넥 베어링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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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 비틀림응력(N/mm2)으로, 다음에 따른다.   

3
1

1.5
D

Q R=τ  

D1 : 타두재 지름(cm)으로, 다음에 따른다.    

6

2

1 3
411.0 ⎟⎟

⎠

⎞
⎜⎜
⎝

⎛
+=

R

b
t Q

M
DD  

QR :  [2.1.2],  [2.2.2] 및 [2.2.3]  에 따른다.  

Dt : [3.1.1] 에 따른다.  

㈜  두개의 피스톤이 있는 조타기를 이용하는 경우, 조타기에서 타두재에 추가의 굽힘모멘트가 전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타두재의 지름을 결정할 때에는 추가의 굽힘모멘트를 고려하여야 한다.   

3.3 해  석  

3.3.1 일  반  
타 및 타두재로 형성되는 타 모델에 있어서 굽힘 모멘트, 전단력 및 지지력의 평가는 그림 3 내지 그림 

5에 나타내는 타형에 따라 [3.3.2] 및 [3.3.3]에 의해 계산한다.   

3.3.2 해석 자료  

10l , ….., 50l  : 타 모델에 있어서 각 부분의 길이(m) 

10I , ….., 50I  : 각 부분의 단면 2차모멘트(cm4) 

슈우피이스로 지지되는 타에 있어서 길이 20l 은 타 본체의 하단부와 슈우피이스 중심까지의 거리이고, 

20I 은 하부핀틀의 단면 2차모멘트이다.  

타 본체에 대한 하중(kN/m) (일반)  

3
10 10⋅

=
l

R
R

Cp  

반삽형 타에 대한 하중(kN/m)   

3
20

1
20

3
10

2
10

10

10

⋅
=

⋅
=

l

l

R
R

R
R

Cp

Cp
 

CR, CR1, CR2   는 [2.1] 과 [2.2] 에 따른다.   

Z  : 슈우피이스 또는 러더혼에서의 지지에 관한 스프링 상수(kN/m) 

슈우피이스  지지인 경우 (그림 3 참조)  

3
50

5018.6
l

IZ ⋅
=  

러더혼 지지인 경우 (그림 4 참조)  

tb ff
Z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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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 : 단위 하중 1kN이 지지 중심에 작용하는 경우의 러더 혼의 단위 변위량(m/kN) 

fb  
nIE

d
⋅⋅
⋅⋅

=
3

103.1 83
 

fb  
nI

d 3
21.0=   (강 구조에 대한 참고값) 

In  : d/2위치에서의 x축에 대한 러더혼의 단면 2차모멘트(cm4 )(그림 4참조)  

ft : 단위 비틀림모멘트에 의한 러더혼의 단위변위량(m/kN)   

ft 
tJG

ed
⋅
⋅

=
2

 

ft 28

2

1017.3

/

T

ii

F

tued

⋅⋅

⋅⋅
= ∑   (강 구조의 경우) 

G  : 전단 강성계수 (kN/m2 )로서, 강 구조의 경우는 다음의 값으로 한다.    

G = 71092.7 ⋅     

Jt : 관성 비틀림모멘트 (m4) 

FT : 러더혼의 평균 단면적 (m2) 

ui : 평균 단면적부에 있어서 러더혼 면적을 형성하는 개개 판의 폭(mm) 

ti : 폭 ui 의 판의 두께 (mm) 

e, d : 러더혼에 관한 거리(m)로서 그림 4에 따른다.   

K11, K22, K12  : 타 또는 타두재를 2점에서 탄성지지하는 러더 혼(그림 5 참조) 에 대하여 계산 된 러더혼의 추

종계수.  2점의 탄성지지에 대해서는 다음식에 의한 수평변위에 관하여 정의한다.  

2개의 탄성지지는 다음 수식에 따른 수평변위로 정의된다. 

하부 러더혼 베어링    :    y1 = - K12 FA2 - K22 FA1 

상부 러더혼 베어링    :    y2 = - K11 FA2 - K12 FA1 

여기서, 

y1, y2 : 하부/상부 러더혼 베어링에서의 수평 변위(m) 

FA1, FA2 : 하부/상부 러더혼 베어링에서의 수평 지지력(kN)  

K11, K22, K12  : 다음 식에 따른다. 

( )

( ) ( ) ( )
thhhhh

thhh

thh

GJ
de

EJ
d

EJ
d

EJ
d

EJ
K

GJ
e

EJ
d

EJ
K

GJ
e

EJ
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3

1

2

1

2

1

3

22

2

1

2

1

3

12

2

1

3

11

33
3.1

23
3.1

3
3.1

λλλλλλ

λλλλ

λλ

 

여기서,  

d  : 그림 5에 규정하는 러더혼의 높이(m)로서,  러더혼 상단의 곡률이 변하는 점에서 러더혼 하부

핀틀 중심까지의 거리로 한다.  

λ   : 그림 5에 규정하는 길이(m)로서, 러더혼 상단의 곡률이 변이하는 점에서 러더혼 상부 핀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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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가지의 거리이다. 이 값이 0인 경우, 이 단면을 안쪽이 빈 단면으로 가정하면 상기 식은 1점 

탄성지지의 러더혼에 관한 스프링 정수 값에 수렴한다. 

e : 그림 5에 규정하는 러더혼의 비틀림에 관한 레버의 길이(m). Z=d/2에서의 값으로 한다.  

J1h  : 러더혼 상부베어링보다 위쪽 부분에 있어서, 러더혼의  X축에 대한 관성 비틀림모멘트(m4).  

길이λ 사이의 평균값으로 한다.(그림 5 참조) 

J2h : 러더혼 상부 및 하부 베어링 사이 부분에 있어서, 러더혼의 X축에 대한 관성 비틀림모멘트(m4).  

높이 d 에서 λ 의 범위에 있어서 평균값으로 한다.(그림 5 참조) 

Jth  : 러더혼의 비틀림 강성계수(m4)로서, 밀폐된 임의의 폐단면에 대해서는 다음식에 의한다.  

∑
=

i i

i

T
th

t
u

F
J

24
 

FT : 러더혼 외벽부의 평균 단면적(m2)                                            

ui : 러더혼 외벽부의 평균 단면적을 형성하는 각 판의 길이(mm) 

ti : 러더혼 외벽부의 평균 다년적을 형성하는 각 판의 두께(mm) 

Jth 값은 길이방향의 평균값으로서 러더혼의 어떤 장소에서도 이 값으로 한다.  

3.3.3 모멘트 및 힘  
a) 타 본체에 작용하는 굽힘모멘트 MR  및 전단력 Q1, 넥 베어링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MB  및 지지력 

B1, B2, B3 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된 모멘트와 힘은 [3.2]와 [5] 및 [9.1]과 [9.2]에서 요구하는 응력해석에 사용된다.  

b) 삽형 타에 있어서 모멘트(N.m) 및 힘(N )은 다음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6 참조) 

( )
( ) ⎟⎟

⎠

⎞
⎜⎜
⎝

⎛
+
+

+=
21

2110
20 3

2
xx

xxCM Rb
l

l  

30
3

l
bMB =  

32 BCB R +=  

c) 타두재를 지지하는 러더 트렁크가 있는 삽형 타에 있어서 모멘트(N.m) 및 힘(N)은 다음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7참조) 

MR 은 다음 중에서 큰 값으로 한다.  

MR = CR2 (l10 – CG2Z) 

MR = CR1 (CG1Z – l10) 

여기서, 

CR1 : 타판의  A1부분에 작용하는 타력 

CR2  : 타판의 A2부분에 작용하는 타력 

CG1Z : 타판의 A1부분의 중심의 수직위치  

CG2Z : 타판의  A2부분의 중심의 수직위치  

MB = CR2 . (l10 – CG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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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 (MB + MCR1)/(l20 + l30) 

 B2 = CR + B3 

 

 
그림 3: 슈우피이스에 의해 지지되는 타   

 
 

 
그림 4: 1점 탄성지지  반삽형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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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점 탄성지지  반삽형 타  

 

 
그림 6: 삽형타  

 

10

20

30

A1

A2

MCR1

C

R

B

R1

P

M

MB

2

B3

Q

Z = 110

Z = 0

계  
그림 7: 타두재를 지지하는 러더트렁크가 있는 삽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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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타두재를 지지하는 러더 트렁크  

3.4.1  
타두재가 트렁크 안에 배치되고, 타의 작동에 의한 응력을 받는 구조의 러더 트렁크에 대해서는 굽힘 및

전단에 의한 등가응력은 사용재료의 eHR⋅3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3.4.2  
타두재를 내포하는 러더 트렁크에 있어, [2.1.1]에 규정하는 타판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이 러더 트렁크의

용접부에 작용하는 것에 있어, 러더 트렁크의 굽힘응력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σ  ≤  80 / k 

여기서, 러더 트렁크에 있어 재료계수 k는 0.7이상으로 한다.  

굽힘응력의 계산에서 고려되는 길이는 러더 트렁크 하부 베어링의 높이의 중심과 트렁크가 외판 또는 스

케그하부에 고착된 점 사이의 거리로 한다.  

3.4.3  
러더 트렁크에 사용하는 강재는 용접성이 좋고 레이들분석에서 탄소성분이 0.23%를 초과하지 않고 탄소

당량(CEQ)가 0.41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3.4.4  
러더 트렁크와 외판 또는 스케그 하부의 연결부 용접은 완전 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필릿 어깨반경은 실

시 가능한 범위에서 크게 하고, 다음 식에 의한 값으로 한다. 단, 30mm이상으로 한다. 

σ ≥ 40 / k  N/mm2  인 경우   r = 60 mm      

σ < 40 / k  N/mm2 인 경우  r = 0.1 D1       

여기서 D1은 [3.2.1]에 따른다. 

반경형성은 그라인더 작업으로 할 수도 있다. 디스크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경우, 그라인더 자국이 용접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다. 상기 반경은 게이지를 사용하여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어도 4개의 

외형측면에 대하여 확인하고 확인 기록을 검사원에게 제출한다. 

3.4.5  
용접 개시전에 용접준비, 용접자세, 용접조건, 용접재료, 예열, 후열처리 및 검사절차를 포함하는 상세

용접시공 절차서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 절차서는 우리 규칙에 재료 및 용접에 관한 적

용요건에 근거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개개의 용접을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용접, 

후 열처리 및 점검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것들의 기록을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6  
용접 완료 후 최소 24시간 이내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용접부에 대해서 자분탐상 및 

100%의 초음파탐상을 실시한다. 용접부는 균열, 용해부족 및 용입불량이 없어야 한다. 비파괴검사의 기

록은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편 10 장 1 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4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3.4.7  
러더 트렁크에 강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4.8  
외판 또는 스케그하부의 판두께는 트렁크의 판두께와 부합되어야 한다.  

4. 러더 커플링  

4.1 일  반  

4.1.1  
커플링은 타두재의 토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1.2  
플랜지에 의한 커플링의 경우는 플랜진의 모서리로부터 커플링 볼트 중심선까지의 거리는 볼트 지름의 

1.2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수평 커플링의 경우는 최소 2개의 볼트가 타두재 축의 앞쪽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4.1.3   
커플링 볼트는 정확히 맞는 볼트이어야 한다. 볼트 및 너트는 풀어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4.1.4  
삽형 타의 커플링 플랜지의 요구 두께 tf 가 50mm이하의 경우 또는 [4.4] 및 [4.5]에 의한 콘 커플링을 적용

하는 경우에만,  [4.2]에 규정하는 수평 커플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4.2 수평 커플링  

4.2.1  
커플링 볼트의 지름(mm)은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enk
kD

d
r

b
b ⋅⋅

⋅
=

3
62.0  

여기서,  

D : [6]에 따른 타두재의 지름(mm)  

n : 볼트의 총 수로서,  6 이상이어야 한다.   

e : 볼트배치의 중앙에서 각 볼트의 중심선까지의 평균거리(mm)  

kr : [1.4.2]에 규정하는 타두재의 재료계수  

kb : [1.4.2]에 규정하는 볼트의 재료계수  

4.2.2  
커플링 플랜지의 두께(mm)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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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k
kD

t
r

f
f ⋅⋅

⋅
=

3

62.0 ( bd⋅9.0  이상) 

여기서,  

 kf  : [1.4.2]에 따른 커플링 플랜지의 재료계수  

볼트 구멍이 없는 커플링 플랜지의 두께는 ft65.0 이상이어야 한다. 

볼트 구멍의 바깥 부분의 폭은 bd67.0 이상이어야 한다. 

4.2.3  
커플링 플랜지에는 볼트를 풀기 위한 DIN6885 또는 등가의 표준에 따라 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볼트

의 지름을 10% 증가하는 경우에는 키를 생략하여도 좋다.   

4.2.4  
수평 커플링 플랜지는 타두재와 일체로서 단조된 것 또는 [10.1.3]의 규정에 의해 타두재에 용접하는것으

로 하여야 한다.   

4.2.5  
타 본체에 부착하는 커플링 플랜지의 접합에 대해서도 [10]에 따른다.   

4.3 수직 커플링  

4.3.1  
커플링 볼트의 지름(mm)은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r

b
b k

k
n

Dd ⋅
=

81.0  

D, kb, kr, n  은 [4.2.1]에 따른다. 단,  n  은 8이상으로 한다.    

4.3.2  
커플링의 중앙에 있어서의 볼트의 단면 2차모멘트 (cm3)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30043.0 DS =  

4.3.3  
커플링 플랜지의 두께(mm)는   bf dt = (mm)이상이어야 한다. 

볼트 구멍 바깥 부분의 폭은 bd67.0 이상이어야 한다. 

4.4 키가 있는 콘 커플링  

4.4.1  
콘 커플링은 c가  1:8 에서 1:12의 테이퍼를 가지는 것이 좋다.  여기서  lddc u /)( 0 −= 로 한다.  

( 그림 8 참조)  

콘 커플링의 형상은 정확히 맞아야 하며, 너트는 그림 8의 고정판 등에 의해 충분히 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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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커플링 길이 l은 일반적으로 05.1 d⋅ 이상이어야 한다.   

4.4.3  
타두재와 타 사이에는 키가 있어야 하며, 키의 전단면적(cm2)은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55.17

eHk

F
s Rd

Qa =  

여기서,  

QF : [6]에 따른 타두재의 설계 허용모멘트(N.m)  

dk : 타두재의 원추부분의 키 부착부에서의 지름(mm)  

ReH1 : 키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N/mm2) 

 

 

그림 8: 키를 갖는 콘 커플링 

4.4.4  
키와 타두재의 접합부 또는 키와 콘 커플링 접합부(둥근 부분은 제외)의 유효 표면적(cm2 )은 다음식에 의

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5

eHk

F
k Rd

Qa =  

여기서,  

ReH2 : 키, 타두재 또는 커플링부의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 중 작은 것 (N/mm2) 

4.4.5  

너트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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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  hn = 0.6 dg 

• 외경(큰쪽의 값)  :  dn = 1.2 du  또는  dn = 1.5 dg 

• 외부 나사직경  :  dg = 0.65 d0 

4.4.6  
콘 커플링부의 마찰만에 의해 설계 허용모멘트의 50%를 전달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4.5.3]에 따른 압입력 및 압입길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비틀림 모멘트 : FF QQ ⋅= 5.0'  

4.5 설치 및 분리를 위한 특별한 배치의 콘 커플링 

4.5.1  
타두재의 지름이 200mm를 초과할 경우, 압입은 유압방식에 의하여 이루어 지도록 한다. 이 같은 경

우에 콘은 더욱 가늘게 하여 12:1≈c 에서 20:1≈c 으로 한다   

4.5.2  
유압방식에서 너트는 타두재 또는 핀틀에 효과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단, 타 본체에 너트를 고정하

는 고정판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 9참조) 

 

 

그림 9: 키없는 콘 커플링   

㈜ 전단면적(mm2)은 다음식 이상으로 하는 경우, 고정 평강을 너트 유효한 고정장치로 본다.  

eH

s
s R

PA 3⋅
=  

여기서,  

Ps : 전단력(N) 

Ps ⎟
⎟
⎠

⎞
⎜
⎜
⎝

⎛
−⋅= 6.0

2
1

1
g

e

d
dP

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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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 [4.5.3]에 따른 압입력 (N) 

1µ  : 너트와 타본체 사이의 마찰계수로서, 일반적으로 3.01 =µ  

d1 : 너트와 타 본체 사이의 마찰면의 평균지름 

dg : 너트의 나사산 직경 

ReH  : 고정평강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 (N/mm²) 

4.5.3 압입력 및 압입 길이  
타두재와 타본체 사이의 커플링에 의하여 비틀림모멘트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압입길이와 압입

력은 [4.5.4] 및 [4.5.5]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5.4 압입력  
압입력은 다음 두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0
2

3

1
102
µπ ⋅⋅⋅

⋅⋅
=

lm

F
req d

Qp  

m

b
req d

Mp
⋅
⋅⋅

= 2

3

2
106

l
 

여기서,  

QF : [6]에 따른 타두재의 설계모멘트 (N.m)  

dm : 콘의 평균지름(mm)    

l  : 콘의 길이(mm)  

0µ  :  마찰계수로서 근사적으로 0.15로 한다.   

Mb  : 삽형타의 경우, 콘 커플링의 굽힘모멘트(N.m)  

압입력은 타두재 콘부의 허용 면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면압은 다음에 따른다.  

( )
4

2

3

18.0

α

α

+

−⋅
= eH

perm
R

p  

ReH  : 거전(gudgeon)재료의 최소 항복응력 (N/mm2) 

a

m

d
d

=α    (그림 14.6 참조) 

 dm : 그림 8에 규정하는 타두재 콘부의 평균직경(mm)  

da : 거전의 외경(mm) 으로, md5.1 이상으로 한다.  

4.5.5 압입 길이  
압입 길이(mm)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
R

cE

dp tmmreq ⋅
+

⎟
⎟
⎠

⎞
⎜
⎜
⎝

⎛ −

⋅
=∆

8.0

2
1 21

α
l  

여기서,  

Rtm  : 평균 거칠기로서 근사적으로 0.01로 한다.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1 편 10 장 1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19 

c : [4.5.1]에 따른 직경의 기울기 

 다만, 압입길이(mm)는 다음 이하이어야 한다. 

c
R

cE

dR tmmeH ⋅
+

⋅+

⋅⋅
=∆

8.0

3

6.1
42

α
l  

㈜  유압방식의 경우 타두재 콘에 대한 요구 압입력 Pe (N)은  다음식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
⎞

⎜
⎝
⎛ +⋅⋅⋅= 02.0

2
cdpP mreqe lπ  

유압을 사용하는 경우의 마찰계수는 참고값으로서 0.02를 사용하지만, 기계적 처리 및 세부의 거칠기

에 따라 변한다. 결합순서에 따라 타의 중량을 원인으로 하는 부분압입의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 압입길이의 결정에 고려 할 수 있다.   

4.5.6 핀틀 베어링에 대한 압입 압력  
핀틀 베어링에 대한 요구 압입압력(N/mm2)은 다음식에 따라 결정한다.    

l⋅

⋅
= 2

014.0
m

req d
dB

p  

여기서,  

B1 : 핀틀베어링에서 지지력 (N) (그림 4 참조) 

dm, l  : [4.5.3] 에 따른다.                           

d0 : 그림 8에 따른 핀틀직경(mm) 

5. 타 및 타 베어링  

5.1 타본체의 강도  

5.1.1  
타는 타본체를 보로서 유효하다고 보고, 수평 및 수직 웨브에 의해 보강하여야 한다.  타의 후단부에 대해

서는 추가로 보강되어야 한다.  

5.1.2  
타본체의 강도에 대해서는  [3.3]에 따른 직접 계산에 의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5.1.3  
컷아웃이 없는 타에 대하여 허용 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 [3.3.3]에 정의된 MR 에 의한 굽힘응력(N/mm2) : 

110=bσ  

• [3.3.3]에 정의된 Q1에 의한 전단응력(N) : 

50=tτ  



11 편 10 장 1 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20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 굽힘 및 전단에 의한 등가응력 : 

12032 2 =+= τσσ
bv  

 타판에 커플링 또는 핀틀 너트에 접근하기 위한 개구가 있는 경우, [5.1.4]에 따른 허용응력을 적용한다. 

단, 개구부 모서리의 반경이 oh⋅15.0  ( oh :개구의 높이)보다 미만일 경우, 보다 작은 허용응력값을 요구하

는 것이 가능하다.   

5.1.4   
컷아웃이 있는 타(반 삽형 타)의 경우 다음의 응력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  MR 에 의한 굽힘응력 (N/mm2) : 

       90=bσ  

• Q1에 의한 전단응력 (N/mm2) : 

       50=τ  

• Mt 에 의한 비틀림응력 (N/mm2) : 

      50=tτ  

• 굽힘 및 전단에 의한 등가응력, 굽힘 및 비틀림에 의한 등가응력 (N/mm2) :  

      1203 22
1 =+= τσσ bv  

     1003 22
2 =+= tbv τσσ  

여기서, 

2
2

112
fBfCM RR +⋅=  (N.m) 

 Q1 = CR2   (N) 

f1, f2 :   그림 10 에 따른다.  

τt : 비틀림응력(N/mm2) : 

th
M t

t
l2

=τ  

 eCM Rt ⋅= 2  (N.m) 

CR2  : 고려하는 단면 아래의 부분 (A2의 부분)에 의한 타력 (N) 

e : 비틀림모멘트의 거리로서  A2부분의 압력중심과 고려하는 단면의 유효단면적의 중심인 a-a 선

의 수평거리(그림 10 참조)  압력중심에 대해서는 면적 A2의 전단에서 후방으로 233.0 c⋅ 의 위치

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2c 는 면적 A2의 평균폭으로 한다.   

tlh ,,  : 그림 10에 따르는 값(cm).   

수직 웨브 사이의 거리 l은 h⋅2.1 이하 이어야 한다.  

타판의 굽힘반경은 판두께의 4~5배 이상으로 한다.  단, 50mm 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전 침수시의 타 및 국부구조물의 고유진동수는 프로펠러의 진동수(회전수 x날개수) 보다 10% 높이 할것을 

권장한다. 관련이 있는 경우, 더욱 높은 범위에 있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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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러더의 치수  

5.2 타  판  

5.2.1  
타판의 두께(mm)는 다음식에 따른다.   

5.274.1 += kpat RP  

여기서,  

A
CTp R

R
⋅

+⋅= 310
10  (kN/m2) 

a : 판부재의 보강되지 않은 폭의 짧은쪽의 값(m) 

평판 패널의 종횡비 영향은 3장에 따라 고려하여도 좋다 단, 판 두께는 9장 2절에 따른 선체후부의 외판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치수와 용접에 대한 사항은 [10.1.1]에 따른다. 

5.2.2  
타의 측판과 웨브와의 접합에 관해서는 테논(tenon) 용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필렛용접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측판은 웨브에 용접하는 플랫 바에 슬롯 용접하는 방법으로 연결해야 한다.  

5.2.3  
웨브의 두께(mm)는 [5.2.1]에 따른 타 판 두께의 70%이상이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 식 이

상이어야 한다.  

kt 8min =  

해수에 노출된 웨브는 [5.2.1]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5.3 타판 구조와 단강 또는 주강의 일체형 부품과의 연결  

5.3.1 일반 사항 
타두재 또는 핀틀의 하우징을 구성하는 단강 또는 주강의 일체형 부품은 일반적으로 2개의 수평웨브와2

개의 수직웨브에 의해 타 구조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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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타두재 하우징과의 연결부에 있어서 최소 단면계수   
타두재 하우징의 일체형 부품과의 연결부에 있어서 수직웨브 및 타판으로 형성되는 타판구조의 단면계

수(cm3)는 다음 식 이상이어야 한다.  

4

1

2
3
1 10−

⎟⎟
⎠

⎞
⎜⎜
⎝

⎛ −
=

k
k

H
HHdcw

E

xE
ss  

여기서,  

cS  : 다음에 따른 계수 

cS = 1    : 타판에 개구가 없는 경우 또는 개구가 완전용입으로 용접된 판에 의해 밀폐된 경우 

cS = 1.5 : 타의 고려하는 단면 위에 개구가 있는 경우 

D1 : [3.2.1]에 따른 타두재의 직경(mm) 

HE : 타판의 하단과의 일체형부품의 상단사이의 수직거리(m) 

HX : 고려하는 단면과 일체형부품의 상단사이의 수직거리(m) 

k, k1 : 타판 및 타두재의 재료계수 

5.3.3 타두재 하우징과의 연결부에 있어서 단면계수의 계산  
타두재 하우징부의 일체형 부품에 연결하는 타판구조의 단면에 있어서 단면계수는 타의 대칭축에 대하

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단면계수의 계산에 있어서 고려하는 타판의 폭(mm)은 다음식에 의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m
Hsb X

v 2+=  

여기서,  

sV : 두 수직웨브의 간격(m) (그림11 참조) 

HX : [5.3.2]에 따른 거리 

m : 계수로서 일반적으로 3으로 한다.   

타두재 고정볼트에 접근하기 위한 개구를 완전용입으로 용접되지 않은 경우, 개구부를 경감하여야 한다. 

(그림11 참조) 

5.3.4 수평 웨브의 두께 
일체형부품 부근 수평웨브의 판두께 및 수평웨브 사이의 타판 두께(mm)는 다음식에 의한 값 중 큰것으

로 하여야 한다.   

tH = 1.2 tP 

H

s
H s

d
t

2
045.0=  

여기서,  

tP : [5.2.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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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다음에 따른 직경(mm) 

dS  = D1   :  타두재와 결합하는 일체형 부품의 경우   

dS  = dA  :  핀틀과 결합하는 일체형 부품의 경우  

D1 : [3.2.1]에 따른 타두재의 직경(mm) 

dA : [5.5.1]에 따른 핀틀의 직경(mm) 

sH : 두 개의 수평웨브 사이의 간격(mm) 

직접계산의 결과에 근거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두께의 적용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직접계

산의 결과 및 관련자료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HX/3
HX/3

x

x

x

x

sV

단면x-x

타두재취부 너트로의
접근(있는경우)

 

그림 11: 타판구조와 타두재 하우징의 연결부 횡단면   

5.3.5 일체형 부품과 용접한 타판 및 수직웨브의 두께  
타두재 하우징부의 일체형 부품과 용접한 수직웨브 및 해당 일체형 부품 하방의 타판 두께에 대해서는 

표 2 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2:   타판 및 수직 웨브의 두께   

수직웨브의 두께(mm) 타판의 두께(mm) 
타의 종류 

개구가 없는 경우 개구  경계 개구가 없는 경우  개구부 

슈우피스로 지지
하는 타(그림 3) 1.2 tP  1.6 tP  1.2 tP  1.4 tP  

반삽형 및 삽형 
타(그림 4내지6) 

1.4 tP  2.0 tP  1.3 tP  1.6 tP  

tP 는 [5.2.1]의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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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일체형 부품의 돌출부 
일체형 부품은 돌출부를 갖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의 수직 및 수평 웨브는 이 돌출부에 맞대기용접을 

한다. 웨브의 판두께를 다음 값 미만으로 할 경우, 이 돌출부를 설치 할 필요는 없다.  

• 10mm : 반삽형타의 하부 핀틀의 하우징부 일체형 부품과 용접한 웨브 및 삽형타의 타두재 커플링 부

의 일체형 부품과 용접한 수직웨브의 경우  

• 20mm : 기타의 웨브 

5.3.7  
타 토크를 타 본체 내부에 연장된 축에 의하여 타에 전달하는 경우, 연장 축은 타 본체내의 연장된 길이의 

상부 10%의 위치에서 지름이 Dt 또는 D1의 큰쪽의 값을 지름으로 하여야 한다. 충분한 지지가 제공된다

면 아래쪽으로 0.6 Dt 까지, 삽형 타의 경우 보강된 지름의 0.4배까지 테이퍼될 수도 있다. 

5.4 타 베어링  

5.4.1  
베어링에는 라이너와 부시를 취부하여야 한다.  

최소 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 tmin = 8 mm    : 금속 및 합성재료  

• tmin = 22 mm  : 리그넘 재료   

소형의 선박에서 부시를 취부하지 않은 경우의 타두재에 있어서는 취항후에 기계가공할 수 있도록 지름

을 적당히 증가시켜야 한다.  

5.4.2  
적당한 윤활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5.4.3  
베어링력은 [3.3]에 규정하는 직접계산의 결과에 따른다. 초기 추정으로써 베어링력은 탄성지지를 고려

하지 않고 결정될 수 있다.   

• 두개의 지지가 있는 표준적인 타의 경우   

타력 CR 은 타면적의 무게중심으로부터 수직거리에 따라서 지지점에 분포된다.   

• 반삽형 타의 경우   

러더혼에서의 지지력 (N) 

c
bCB R ⋅=1    

상부베어링에서의 지지력 (N) 

B2  =  CR  -  B1  

b 및 c는   그림 14 참조 한다.    

5.4.4  
베어링면의 투영면적 Ab (베어링 높이  X  라이너의 외경) (mm2)은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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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Ab =  

여기서, 

B : 지지력 (N) 

q : 표 3에 따른 허용면압 

5.4.5  
스테인레스 및 내마모성강, 청동 및 가열압착 청동그래파이트는 비합금강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예방책이 요구된다.   

5.4.6  
베어링 높이는 베어링의 지름 이상, 지름의 1.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베어링 높이를 베어링 지름 미만

으로 하는 경우, 보다 높은 압력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슈우피스 및 러더혼의 핀틀 베어링의 두께는 

핀틀 직경의 대략 1/4이어야 한다.  

표 3:   베어링 재료의 표면압력 q   

베어링 재료 q [N/mm²] 

리그넘바이트 2.5 

화이트메탈, 윤활유 4.5 

합성재료(1)  5.5 

강(2), 청동 및 가열압착 청동그래파이트 7.0 

(1) 합성재료는 형식승인품이어야 한다. 
표면압력은 베어링제조자의 사양과 시험에 따라 5.5 N/mm² 을 초과하는면압을 인정하는 경우
가 있다. 단, 10 N/mm² 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2) 타두재 라이너와 승인된 조합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및 내마모성 강  
      시험에 의해 검증된 경우, 7 N/mm² 를 초과하는 면압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5.5 핀 틀  

5.5.1  
핀틀은 [4.4] 및 [4.6]에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치수이어야 한다. 핀틀의 지름(mm)은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 이어야 한다.  

rkBd ⋅= 135.0  

여기서, 

B1 : 지지력 (N) 

kr : 재료 계수 ([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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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라이너 또는 부시의 두께(mm)는 다음 또는 [5.4.1]의 최소값 이상이어야 한다.   

101.0 Bt =  

5.5.3  
원추형상의 핀틀의 경우, 테이퍼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8:1  to 12:1    : 슬러깅 너트를 이용하는 경우   

• 12:1  to 20:1  : 오일 분사 및 유압 너트를 이용하는 경우  

5.5.4  
핀틀은 의도하지 않은 헐거워짐이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너트 및 나

사에 대하여는  [4.4.5] 및 [4.5.2]의 요건을 적용한다.  

5.6 베어링 틈새   

5.6.1  

금속 베어링 재료의 베어링 틈새(mm)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0.1
1000

+bd
 

여기서, 

db : 부시의 내면의 지름(mm) 

5.6.2  
비금속 베어링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베어링 틈새는 재료의 부풀기 및 열 팽창 특성치를 고려하여 특별

히 결정하여야 한다.   

5.6.3  
틈새는 지름에서 1.5mm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자기 윤활형 부시의 경우, 제조자의 사양에 따라 이 값

을 작게 할 수가 있다.    

6. 타두재의 설계 허용모멘트  

6.1 일 반  

6.1.1  
타두재의 설계 허용모멘트는 다음식에 따른다.   

r

t
F k

D
Q

3
02664.0=  

Dt  : [3.1]에 따른 타두재의 지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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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용되는 타두재의 지름 Dta 을 계산에 의해 얻어진 지름 Dt 보다 큰것으로 하는 경우, 상기식에서 

Dt  대신에  Dta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기 식의 적용상의  Dta 는 1.145 Dt 보다 클 필요는 없다.  

7. 스토퍼, 고정 장치  

7.1 스토퍼  

7.1.1  
커드란트(quadrants) 또는 틸러의 운동은 양현에 설치된 스토퍼에 의하여 제한된다. 스토퍼 및 선체와 연

결되는 받침대는 타두재의 설계 허용모멘트에 대하여 사용재료의 항복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충분한 강

도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2 고정 장치  

7.2.1  
타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할 수 있도록 각 조타장치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정장치 및 선체에 

있는 받침대뿐만 아니라 이 장치도 강한 구조로 되어서 [6]에 규정하는 타두재의 설계 허용모멘트에서 

재료의 항복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선박의 속도가 12 knot를 

초과하는 경우 설계 허용모멘트는 속도를 12 knot로 하는 경우의 타두재의 지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으

로 하여도 좋다.   

7.3  

7.3.1  
스토퍼 및 고정장치에 대해서는 우리 선급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8. 프로펠러 노즐  

8.1 일 반 

8.1.1  
이하의 요건은 내부 지름이 최대 5m인 프로펠러 노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 이상의 지름을 지닌 노즐에 

대하여는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8.1.2  
고정 노즐의 선체구조에의 부착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2 설계 압력  

8.2.1  
프로펠러 노즐에 대한 설계압력 (kN/m2)은 다음식에 따른다.   

0dd p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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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Npd ε=0  

여기서,  

N : 최대 축 출력 (kW) 

Ap : 프로펠러 회전면의 면적(m2) 

Ap 4
2 πD=  

D : 프로펠러 지름(m) 

ε  : 다음 식에 따른 계수로서 최소값은 0.1로 한다.  

pA
N410221,0 −⋅−=ε  

C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그림 12참조)  

             C = 1.0    :    2구역  

 C = 0.5    :    1구역 및 3구역 

 C = 0.35  :   4구역 

 

구역 구역 구역

구역

최소  

그림 12:  

8.3 판 두께  

8.3.1  
노즐 외판의 두께(mm)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 7.5 mm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kttt += 0    

여기서, 

t0 : 두께(mm) 로서 다음에 따른다.   

dpat 50 =  

a : 링 보강재의 간격(m) 

tk : 허용 쇠모량(corrosion allowance)(mm)  

100 ≤t  일때  5.1=kt      

100 >t  일때  
⎥
⎥
⎦

⎤

⎢
⎢
⎣

⎡
⎟⎟
⎠

⎞
⎜⎜
⎝

⎛
+= 0.3,5.01.0 0

k
ttk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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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구역 3에 있어서 노즐 내부의 보강 링의 두께는 구역 3에 대한 노즐외판 두께 이상이며, 최소 7.5mm이상

이어야 한다.  

8.4 단면 계수  

8.4.1  
그림 12의 단면의 중립축에 대한 단면 계수(cm3)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0

2 vbdnW ⋅⋅⋅=  

여기서, 

d : 노즐의 내경(m) 

b : 노즐의 길이(m) 

n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n = 1.0  :  선회식 노즐  

 n = 0.7    :  고정 노즐 

8.5 용  접  

8.5.1  
노즐의 외축 및 내측의 노즐 외판은 가능한 한 이중 연속용접에 의하여 내부 보강링에 용접되어야 한다. 

플러그 용접은 외측의 노즐 외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9. 러더혼 및 슈우피스의 치수  

9.1 슈우피스  

9.1.1  
슈우피스의 z 축에 대한 단면계수(cm3)는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80
1 kxBWz

⋅⋅
=  

여기서,  

B1  : [3.3] 의 규정에 따른다.   

2점지지 타의 경우, 슈우피스의 탄성을 무시하면, 그 지지력은 대략 B1 = CR/2이다.   

x : 각각의 단면의 타축에서의 거리(m)로서, 다음에 따른다.  

 xmin = 505.0 l  

xmax = 50l  

50l  : 그림 13 및 [3.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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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그림 13: 슈유피스  

9.1.2  
y 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 러더 포스트 및 타축이 없는 경우 

       
2

z
y

WW =  

• 러더 포스트 또는 타축이 있는 경우  

       
3

z
y

WW =  

9.1.3  

50lx =  위치에서의 단면적(mm2)은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kBAs 48
1=  

9.1.4  

굽힘응력 및 전단응력을 고려한 등가응력은 길이 50l  이내의 어떠한 위치에서도 다음 값 이하로 해서는

아니된다.   

kbv
1153 22 =+= τσσ  

여기서, 

z
b W

xB ⋅
= 1σ  

sA
B1=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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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반 삽형 러더 혼 (일점 탄성지지) 

9.2.1  
굽힘모멘트(N.m), 전단력(N) 및 비틀림 모멘트(N.m)의 분포는 다음식에 따라 결정된다.   

• 굽힘 모멘트      : zBM b 1=  

   dBM b 1max =  

• 전단력               :       1BQ =  

• 비틀림모멘 트  : )(1 zT eBM =  

초기 부재치수 결정을 위하여 러더 혼의 굽힘을 무시하는 경우, 지지력 B1(N)은 다음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c
bCB R=1  

여기서, 

b, c, d, )(ze  및  z는 그림 14 및 그림 15 에 따른다.                            

b는 타면의 중심 위치에서 구한다.  

 

d c

b
D

B2

B1

CR

 

그림 14: 러더혼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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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러더혼에 작용하는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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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러더혼의 횡방향  x 축에 대한 단면계수 (cm3)는 어떠한 z 위치에 있어서도 다음값 이상이어야 한다.  

67
kMW b

x
⋅

=  

9.2.3  
러더혼의 어느 단면에 있어서도 전단력 Q에 의한 전단응력(N/mm2)은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k
48

=τ  

전단응력은 다음식에 따른다.   

hA
B1=τ  

여기서,  

Ah  : 러더혼의 y축 방향의 유효전단면적(mm2) 

9.2.4  
러더 혼의 어떠한 z 위치에 있어서도, 등가 응력(N/mm2)은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 )
kTbv

1203 222 =++= ττσσ  

여기서, 

x

b
b W

M
=σ  

hT

T
T tA

M
⋅⋅

⋅
=

2
103

τ  

여기서,  

AT : 고려하는 위치에 있어서 러더혼에 둘러 쌓인 단면적(mm2) 

th : 러더혼 판의 두께(mm)   

9.2.5  

러더 혼의 판 두께를 결정할 때는 [5.2] 내지 [5.4]을 만족하여야 하고, 두께는 kL⋅4.2  (mm)이상이어야 한

다.  

9.2.6  
힘을 적절히 전달하기 위해 러더혼의 외판은 종방향 거더에 연결하는 등에 의해 적절히 선미구조와 연결

하여야 한다. (그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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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러더혼과 선체구조의 연결  

9.2.7  
러더 혼의 횡방향 웨브는 충분한 수를 선체에 인접하는 갑판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당한 두께

를 가지는 것 이어야 한다.   

9.2.8  
선체와의 완전한 연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러더혼의 횡방향 웨브와 동일 선상에 견고한 실체늑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이러한 늑판의 두께는 6장 1절 또는 9장 2절에 따른 선저 외판두께의  50% 증가된 것이어야 

한다.  

9.2.9  
러더혼은 선미탱크의 중심선 격벽(제수 격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9.2.10  
러더혼과 외판의 접합하는 부분을 곡면으로 연결하는것으로 하는 경우, 부착되는 개소 중앙부에 있는 A-

A 단면에 있어서 러더혼의 요구 단면계수의 약 50%는 횡방향 웨브에 의한 것 이어야 한다. 즉,  A-A단면

은 부착부의 곡이 시작되는 위치의 상방 0.7r의 단면으로 한다. (그림 17 참조) 

 

� �

�
��

��

 

그림 17:  러더혼과 외판의 접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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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반삽형 러더혼 (이점 탄성지지) 

9.3.1 굽힘 모멘트 
러더혼의 일반적 단면에 작용하는 굽힘모멘트(N.m)는 다음에 따른다. 

• 러더혼의 상부와 하부 지지점 사이 

       MH = FA1 z     

• 러더혼 상부지지점 보다 위쪽 

       MH = FA1 z + FA2 (z - dlu)    

여기서,   

FA1 : 그림 5에 따른 러더혼 하부 지지점에서의 지지력(N)으로, B1 과 동일한 값을 취한다.  

FA2 : 그림 5에 따른 러더혼 상부 지지점에서의 지지력(N)으로, B2 와 동일한 값을 취한다.  

z : 그림 19에 규정하는 길이로 d미만으로 한다(m). 

dlu : 그림 18에 따른 러더혼 하부와 상부 베어링 사이의 거리(m) (dlu = d - λ) 

 

l
40

l
30

l
20

l
10

J
40

J
30

J
20

J
10

d/2

d

λ

e

 
 

그림 18: 러더혼의 굽힘모멘트 계산을 위한 기하학적 매개변수  

9.3.2 전단력  
러더혼의 일반적인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 QH (N)는 다음에 따른다. 

• 하부와 상부 러더혼 베어링 사이 

       QH = FA1 

• 러더혼 상부 베어링의 위쪽 

       QH = FA1 + FA2 

여기서,  

FA1, FA2  : 지지력(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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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토 크   
러더혼의 일반적인 단면에 작용하는 토크(N.m)는 다음에 따른다. 

• 하부와 상부 러더혼 베어링 사이 

       MT = FA1 e(z) 

• 러더혼 상부베어링의 위쪽 

       MT = FA1 e(z) + FA2 e(z) 

여기서, 

FA1, FA2 : 지지력(N) 

e(z) : 그림 19에 따른 비틀림 모멘트 지지거리(m)   

 

Y

Y

XX
t

u

(FA1+FA2)e(z)

FA1+FA2

FA1d+FA2(λ) FA1

J1h

J2h

MBH

Z
Z=d/2

e=e(d/2)

d

λ

QH MTH

FA1e(z)
 

그림 19: 러더 혼 기하학적 매개변수  

9.3.4 전단응력 계산 
a) 하부와 상부 러더혼 베어링 사이의 일반적인 단면에 대하여 응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τS : 전단응력 (N/mm2)은 다음에 따른다. 

H

A
s A

F 1=τ  

τT   : 중공의 러더혼에 대한 비틀림 응력(N/mm2)은 다음에 따른다. 

HT

T
T tF

M
2

103
=τ  

  실체구조의 러더혼에 대해서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b) 러더혼 상부베어링보다 위쪽의 일반적인 단면에 대하여 응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τS  : 전단응력(N/mm2)은 다음에 따른다. 

H

AA
s A

FF 21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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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T : 중공의 러더혼에 대한 비틀림응력 (N/mm2)은 다음에 따른다. 

HT

T
T tF

M
2

103
=τ  

 실체구조의 러더혼에 대해서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서,  

FA1, FA2 : 지지력(N) 

AH : y축방향에 관한 러더혼의 유효전단면적(mm2) 

MT  : 토크(N.m) 

FT :  러더혼의 외벽부의 평균면적(m2 ) 

tH : 러더혼의 외벽부의 판두께(mm)로서, 임의의 러더혼의 단면에 있어서  τT 의 최대값은 tH 가 최

소가 되는 위치에서 계산한다.  

9.3.5 굽힘응력 계산 
그림 14에 규정된 길이 d 범위내의 러더혼의 일반적인 단면에 대하여 응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σB  : 굽힘응력 (N/mm2)은 다음에 따른다. 

X

H
B W

M
=σ  

MH  : 고려하는 단면에서의 굽힘응력(N.m) 

WX :  X축에 대한 단면계수(cm3) (그림 19 참조) 

9.3.6 비 고 
상기 [9.2.5] 내지 [9.2.10]의 규정은 이점 탄성지지 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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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러더 커플링 플랜지 

10.1.1  
일체형의 단조, 주조 플랜지 또는 단조, 주조의 용접구조의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타의 수평 커플

링 플랜지는  판 두께를 증가한 타 본체의 부재에  11장 1절에 규정하는  일면 또는 양면 개선 완전 용입 

용접으로 타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림 20참조) 

 
t    = 타판의 두께(mm) 

ft  = 실제 플랜지의 두께 (mm) 

5
3

' += ft
t  (mm)  여기서,  mmt f 50 <  

ftt 3'=   (mm)   여기서,  mmt f 50 ≥  

그림 20: 타의 수평 커플링 플랜지 

10.1.2  
커플링플랜지는 판 두께방향의 강도저하에 대비하여 적절한 여유를 가지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용접결합의 타당성에 관하여 계산에 의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10.1.3  
타두재 와 플랜지의 용접결합은 그림 2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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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후 최종
기계가공

 
그림 21: 타두재와 커플링플랜지의 용접결합 

11. 선회식 추진장치 

11.1 일  반 

11.1.1 배 치 
선회식 추진장치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그림 22 참조) 

• 조타기 

• 베어링 

• 선체 지지부 

• 시스템의 타기부  

• 포드추진 장치의 경우, 전기모터를 내장한다.  

 

조타장치

선체지지부

시스템의 타기부

포드

 

그림 22: 선회식 추진장치 

11.1.2 적  용 
이 규정은 선체지지부, 타기부 및 포드에 적용한다. 조타기와 베어링은 우리 선급의 관련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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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작동조건 
선박이 최대속력으로 항해 중에서 선회식 추진장치의 각 현으로의 최대 각도가 설계자에 의해 규정되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대 선회각도는 어떤 회전방향에 대해서도 35도 미만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

속에 대한 회전각도가 승인용으로 제출된 경우, 최대 각도 이상의 회전이 인정될 수 있다. 

11.2 배  치 

11.2.1 도면 승인 
포드 및 타기부의 구조적 배치에 대한 도면에 추가하여 선회식 추진장치의 지지부 배치도가 우리 선급에 

승인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지지부의 치수 및 지지부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이 이 도면에 명시되어야 한

다. 

11.2.2 고정 장치 
선회식 추진장치는 손상상태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장비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

하여 기계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11.3 설계 하중 

11.3.1  
선회식 추진장치의 판 및 보강재의 치수결정을 위한 면외압은 선박이 최대속력으로 항해 중에서 최대 선

회각(양방의 회전방향)에서 결정한다.  

• 선회식 추진장치에 작용하는 총힘은 장비의 외부표면에 작용하는 면외압의 총량이다. 

• 면외압 및 작용력의 계산서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판부재 

11.4.1 선회식 추진장치의 타기부 판부재 
선회식 추진장치의 타기부 판의 두께(mm)는 CR /A 를 [11.3]에 따른 면외압력으로 대체하고 [5.2.1]에 따

른 것 이상이어야 한다.  

11.4.2 포드의 판 
포드의 판두께(mm)는 6장 1절 혹은 9장 2절 에 따른 것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면외압은 [1.1.3]에 의해 계산된다.  

11.4.3 웨브 
포드 추진장치의 타기부 웨브 두께는 [5.2.3]에 따른다.  

여기서, 면외압은 [11.3]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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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일반 보강재 

11.5.1 포드의 일반 보강재 
포드의 일반보강재 치수는  6장 2절 또는 9장 2절에 따른 것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면외압은 [11.3]에 

의해 계산된다.  

11.6 1차 지지부재 

11.6.1 해석 기준 
선회식 추진장치의 1차 지지부재 치수계산는 다음 요건에 따라 직접계산으로 설계자가 실시한다. 

• 구조모델은 포드, 추진장치의 타기부, 베어링 및 선체지지부로 구성 

• 선회식 추진장치와 선체구조의 결합을 나타내는 경계조건 

• [11.6.2]에 따른 하중 

• 설계자에 의한 직접 계산해석(구조모델, 하중 및 응력계산, 강도평가)을 참고로서 우리 선급에 제출

하여야 한다.  

11.6.2 하 중 
선회식 추진장치의 1차지지부재에 대한 직접계산에서 설계자는 다음의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 중력에 의한 하중  

• 부력 

• 선박이 최대속력으로 항해 시 각 현으로 회전할 수 있는 최대각에서 계산된 최대하중 

• 최대 선회각 이상의 회전각에 상응하는 선속에 대한 조타 가능한 선회각도에 있어서 최대하중

([11.1.3]참조) 

• 프로펠러의 역회전에 의한 급정지시의 계산된 최대 하중 

• 포드의 180도 선회에 의한 급정지시의  계산된 최대 하중 

11.6.3 강도평가 
[11.6.2]에 정의된 하중에 대하여 계산된 1차 지지부재의 Von Mises의  등가응력 σE (N/mm2) 은 다음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σE ≤ σALL 

여기서, 

σALL : 허용응력 (N/mm2)으로 다음 값 중에서 작은 값에 따른다.  

σALL = 0.275 Rm  

σALL = 0.55 ReH 

11.7 선회식 추진장치의 선체지지부  

11.7.1 해석 기준 
선회식 추진장치의 선체지지부 치수는 [11.6.1]의 요건에 따라 설계자에 의해 직접계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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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하 중 
선회식 추진장치의 선체지지부에 대한 직접계산에서 고려되는 하중은 [11.6.2]에 따른다. 

11.7.3 강도 평가 
[11.6.2]에 규정하는 하중조건에 대하여 계산된 선체지지부의 Von Mises의 등가응력σE (N/mm2)은 다음

식에 따른다.   

 σE ≤ σALL 

여기서, 

σALL  : 허용응력으로 다음에 따른다.  

σALL = 65 / kr 

kr  : [1.4.2]에 따른 재료계수  

σALL  보다 큰 σE 는 등가응력의 위치와 직접계산 평가의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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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불워크 및 가드레일 

1. 일  반 

1.1 서  론 

1.1.1  
이 절의 요건은 건현갑판, 선루갑판 및 건현갑판 상의 갑판실 1층 상부에 설치하는 불워크 및 가

드레일의 배치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건현갑판, 건현갑판 위의 선루갑판,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 끝단의 갑판실 1층에서 모든 노출부에 

효과적인 불워크 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한다. 

1.2.2  
불워크 또는 가드레일의 높이는 갑판으로부터 적어도 1m 이어야 한다. 그러나, 높이가 선박의 통

상적인 운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고 정부 요건에 적합한 경우 그 높이

를 낮출 수 있다. 

1.2.3  
선루가 트렁크로 연결된 경우 건현갑판의 노출부 전체에 대하여 개방레일을 설치한다. 

1.2.4  
B-100형 선박은 폭로부 길이의 적어도 절반에 대하여 건현갑판 노출부에 개방레일을 설치하거나 

9장 6절 [5.5.2]에 적합한 방수구를 설치한다. 

1.2.5  
건현계산에 포함되는 불워크 및 0.6B 이상 너비의 트렁크를 갖는 선박은 폭로부 길이의 적어도 

절반에 대하여 트렁크 주위의 건현갑판 노출부에 개방레일을 설치하거나 9장 6절 [5.3.1]에 적합한 

방수구를 설치한다. 

1.2.6  
한단 또는 양단이 개방된 선루를 갖는 선박은 선루에 적절한 방수구를 설치한다. 

1.2.7  
불워크의 하부에 방수구는 9장 6절 [5]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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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워크 

2.1 일반사항 

2.1.1  
규칙에 따라 불워크는 상단부에 적절한 바로 보강되어야 하고 2.0 m. 이하의 간격에 스테이 또는 

브래킷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스테이의 자유변 혹은 브래킷은 보강되어야 한다. 불워크의 스테이 

및 빔은 하부의 빔과 일치 하여야 하며 혹은 부분 횡보강재를 이용하여 빔과 연결 되어야 한다. 

다른방법으로 스테이의 하부 끝단이 종 보강재에 의해 보강 될수도 있다.  

2.1.2  
B-60 및 B-100형 선박에서 브래킷 또는 스테이의 전단으로부터 0.07L 까지의 간격은 1.2m 이하이

어야 한다. 

2.1.3  
불워크가 끝나는 곳에서 스테이 또는 브래킷의 치수는 [2.2]에 따라 증가시킨다. 

2.1.4  
규칙에 따라 불워크는 현측후판의 상부끝단 또는 양상측판에 연결되지 않아야 하나 이것이 어려

운 경우 연결의 상세가 선급에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2 부재 치수 

2.2.1  
높이가 1m를 초과하지 않는 건현갑판상의 불위크, 총두께는 6.5 mm 이상 이어야 한다. 

불워크의 높이가 1.8 m 이상인 경우 두께는 같은 위치의 선루 측면에 대한 계산과 동일하다. 불워

크의 높이가 1.0 m와 1.8m 사이인 경우는 선형 보간하여 계산한다.  

2.2.2  
하역설비에 사용되는 아이플레이트, 계선용 또는 예인용의 호오서홀 또는 페어리더 주위의불워크

판과 스테이는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2.2.3  
선루의 끝단 및 측판이 불워크로 연결되는 부분은 측판과 동일한 두께이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의 

불워크에 개구가 있는 경우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2.2.4  
불워크 하부에 있는 스테이의 단면계수(cm3)는 다음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277 Bshw =  

여기서, 

s : 스테이의 간격(m) 

hB  : 상부 끝단과 갑판사이의 불워크 높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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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와 갑판의 연결 단면이 상기 단면계수의 계산에 고려되어야 한다. 스테이의 벌브 또는 면재

는 갑판에 용접된 경우에만 고려한다. 이 경우 하부 갑판보는 양면 연속용접으로 한다. 갑판에 연

결되지 않고 보강재가 있는 스테이의 최소단면계수 계산은 개별적으로 선급에 따른다. 선미부에서 

불워크가 현측후판에 연결된 경우 600mm 이하의 너비를 갖는 취부판이 스테이 단면계수 계산에 

고려될 수 있다. 

2.2.5  
불워크의 개구는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3.1.2]의 요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 목적으로 수

평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대신하여 230mm간격으로 수직 레일 또는 바를 인정할 수 있다.  

2.2.6  
갑판에 목재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특별한 건현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가드레일 

3.1 일반사항 

3.1.1  
가드레일이 있는 경우 선측후판의 상단부가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3.1.2  
하부의 개구는 230mm 이하이어야 하고 그 상부로는 380mm이하이어야 한다. 

3.1.3  
현단 또는 선측후판이 원형으로 된 경우 지주는 평평한 갑판에 위치하도록 한다. 

3.1.4  
고정식, 제거식 또는 힌지식 지주는 1.5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적어도 매 세번째 지주는 브

래킷 또는 스테이로 지지한다. 제거식 또는 힌지식 지주는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3.1.5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 길이에 대하여 가드레일을 대신하여 와이어로프만 인정할 수 있다. 와이어

는 턴버클로 팽팽해져야 한다. 

3.1.6  
두개의 고정된 지주 또는 불워크 사이에서 가드레일을 대신하여 작은 길이에 한 하여 체인을 인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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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의  장 

기 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EN : [2.1]에 정의된 의장수 

1. 일  반 

1.1 일  반 

1.1.1  
이 절의 요건은 항내 또는 부근 및 보호지역에서 임시적인 계선에 적용한다. 그러므로 이 절의 요

건에 적합한 장비는 악천후의 완전 노출 해안에서 또는 움직이거나 표류하는 선박을 지탱하는 용

도가 아니다.  

1.1.2  
이 절의 요건에 적합한 장비는 앵커가 끌리지 않는 해저 지반에서 선박을 지탱하는 용도이다. 파

지 지반이 불량한 경우 앵커의 파지력은 현저히 감소된다. 

1.1.3  
묘박장치에 대한 의장수(EN)는 조류 2.5m/s, 풍속 25m/s 및 체인의 방출길이와 해수깊이의 비가 6

에서 10을 고려한 것이다. 

1.1.4  
평상시 선박은 한 개의 앵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의장수 

2.1 의장수 

2.1.1 일  반 
모든 선박은 의장수 EN 에 따라 표 1과 같이 앵커 및 앵커체인([3.3.5]에 따른 로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톡리스앵커를 적용한다. 의장수가 16000을 넘는 선박은 설비의 결정에서 개별

적으로 선급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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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비 

스톡리스앵커 스터드 앵커체인 
의장수 

지름 (mm) 
넘고 이하 

수(1) 단량(kg) 길이(m) 
제1종  제2종  제3종 

50 
70 
90 
110 
130 
150 
175 
205 
240 
280 
320 
360 
400 
450 
500 
550 
600 
660 
720 
780 
840 
910 
980 

1060 
1140 
1220 
1300 
1390 
1480 
1570 
1670 
1790 
1930 
2080 
2230 
2380 
2530 
2700 
2870 
3040 
3210 
3400 
3600 
3800 
4000 
4200 
4400 

70 
90 
110 
130 
150 
175 
205 
240 
280 
320 
360 
400 
450 
500 
550 
600 
660 
720 
780 
840 
910 
980 

1060 
1140 
1220 
1300 
1390 
1480 
1570 
1670 
1790 
1930 
2080 
2230 
2380 
2530 
2700 
2870 
3040 
3210 
3400 
3600 
3800 
4000 
4200 
4400 
4600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180 
240 
300 
360 
420 
480 
570 
660 
780 
900 
1020 
1140 
1290 
1440 
1590 
1740 
1920 
2100 
2280 
2460 
2640 
2850 
3060 
3300 
3540 
3780 
4050 
4320 
4590 
4890 
5250 
5610 
6000 
6450 
6900 
7350 
7800 
8300 
8700 
9300 
9900 

10500 
11100 
11700 
12300 
12900 
13500 

220.0 
220.0 
247.5 
247.5 
275.0 
275.0 
302.5 
302.5 
330.0 
357.5 
357.5 
385.0 
385.0 
412.5 
412.5 
440.0 
440.0 
440.0 
467.5 
467.5 
467.5 
495.0 
495.0 
495.0 
522.5 
522.5 
522.5 
550.0 
550.0 
550.0 
577.5 
577.5 
577.5 
605.0 
605.0 
605.0 
632.5 
632.5 
632.5 
660.0 
660.0 
660.0 
687.5 
687.5 
687.5 
715.0 
715.0 

14.0 
16.0 
17.5 
19.0 
20.5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50.0 
52.0 
54.0 
56.0 
58.0 
60.0 
62.0 
64.0 
66.0 
68.0 
70.0 
73.0 
76.0 
78.0 
81.0 
84.0 
87.0 
90.0 
92.0 
95.0 
97.0 
100.0 
102.0 
105.0 
107.0 
111.0 
114.0 
117.0 

12.5 
14.0 
16.0 
17.5 
17.5 
19.0 
20.5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50.0 
50.0 
52.0 
54.0 
56.0 
58.0 
60.0 
62.0 
64.0 
66.0 
68.0 
70.0 
73.0 
76.0 
78.0 
81.0 
84.0 
84.0 
87.0 
90.0 
92.0 
95.0 
97.0 
100.0 
102.0 

 
 
 
 
 
 
 

20.5 
22.0 
24.0 
24.0 
26.0 
28.0 
30.0 
30.0 
32.0 
34.0 
36.0 
36.0 
38.0 
40.0 
42.0 
44.0 
46.0 
46.0 
48.0 
50.0 
50.0 
52.0 
54.0 
56.0 
58.0 
60.0 
62.0 
64.0 
66.0 
68.0 
70.0 
73.0 
76.0 
78.0 
78.0 
81.0 
84.0 
87.0 
87.0 
90.0 

(1)  [3.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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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선박의 의장수 
의장수 EN은 다음 수식에 따른다. 

EN = ∆ 2/3 + 2 h B + 0.1 A 

여기서, 

∆   : 하기만재흘수선에 대한 형배수량(t) 

h  : 하기만재흘수선에서 갑판실 상부까지의 유효높이로 다음 수식에 따른다. 

h = a + Σ hn 

h 계산에서 현호와 트림은 고려하지 않는다. 

a : 선박 중앙의 하기만재흘수선에서 상갑판까지 길이(m) 

hn  : B/4이상의 너비를 갖는 선루 또는 갑판실의 n번째 층의 중심선에서 높이(m).  

B/4를 초과하는 너비를 갖는 갑판실이 B/4이하 너비를 갖는 갑판실 상부에 있는 경우 하

부 갑판실의 높이는 무시한다. 

A  : 하기만재흘수선 상부로 길이 L내에 있고 B/4이상의 너비를 갖는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의 

측면적(m2) 

높이가 1.5m 이상인 고정된 스크린 또는 불워크는 h 및 A 계산에서 갑판실의 일부로 간주한다. 특

히, 그림 1에서 빗금 부분을 포함한다. 해치코밍 및 콘테이너 같은 갑판화물의 높이는 h 및 A 계

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의  장 

3.1 일반사항 

3.1.1  
모든 묘박설비, 예인비트, 계선볼라드, 페어리더 클리트 및 아이볼트는 설계하중에 사용할 수 있도

록 제작 및 선체에 취부 되어야 한다. 

3.1.2  
묘박설비는 체인이 손상되거나 엉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모든 작동 조건에서 앵커를 보호하여

야 한다. 

3.2 앵  커 

3.2.1 일반사항 
앵커의 치수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앵커는 승인도에 따라 제작 및 검사되어야 한다. 

3.2.2 일반앵커 
각 앵커의 무게는 표 1에 따른다. 총 앵커의 무게가 표 1이상인 경우 각 앵커의 무게는 기준에서 

± 7%의 오차를 인정한다. 핀과 부속품을 포함하여 스톡리스앵커의 해드 무게는 앵커 무게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스톡앵커의 경우 스톡을 제외한 앵커의 무게는 표 1의 스톡리스앵커 무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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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이어야 한다. 스톡의 무게는 연결새클을 포함하고 스톡을 제외한 앵커의 무게 25%이상이

어야 한다.  

 

 
그림 1: 의장수에 포함되는 불워크 또는 고정스크린의 유효면적 

 

3.2.3 고파지력 및 초고파지력 앵커 
선급의 재료에 대한 적용요건에 따라 승인된 일반앵커보다 파지력이 높은 고파지력(HHP) 및 초고

파지력(VHHP) 앵커는 사전 조율이나 해저면의 놓음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선수앵커로 사용되는 고파지력 또는 초고파지력 앵커는 각 앵커의 무게가 표 1의 일반 스톡리스

앵커의 75% 또는 50%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고파지력 앵커는 1500kg이하이다.  

3.2.4 세 번째 앵커 
세 개의 앵커가 있는 경우, 두 개는 체인에 연결하고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하고, 세 

번째 앵커는 예비품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선급에서는 요구하지는 않는다. . 

3.2.5 고파지력 앵커의 승인검사 
고파지력 앵커의 승인을 위하여 다양한 해저 상태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시험으로 고

파지력 앵커의 파지력이 적어도 같은 무게의 보통 스톡리스 앵커 파지력의 두 배이어야 한다. 고

파지력 앵커의 무게 범위에 대한 승인에서 시험은 무게 범위의 대표적인 앵커 크기에 대하여 실

시한다. 이때 적어도 두 종류의 크기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승인되는 최대 크기의 무게는 시

험되는 최대 크기의 10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 무게는 시험 최소 무게의 0.1배 이상이어야 한다.  

3.2.6 초고파지력 앵커 승인시험 
초고파지력 앵커의 승인에서 적어도 세 가지 해저 형태 즉 부드러운 진흙 혹은 개흙, 모래 혹은 

자갈 그리고 단단한 진흙 혹은 비슷한 조합물질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시험으로 초고파지

력 앵커의 파지력이 적어도 같은 무게의 보통 스톡리스 앵커 파지력의 네 배 또는 같은 무게의 

고파지력 앵커 파지력의 두 배이어야 한다. 파지력 시험하중은 재료에 대한 선급규칙에 따른 앵커

의 내력하중 이하로 한다. 초고파지력 앵커의 무게 범위에 대한 승인에서 시험은 무게 범위의 대

표적인 앵커 크기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때 적어도 세 종류의 크기 즉 무게 범위의 상위, 중위 및 

하위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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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고파지력 및 초고파지력 앵커의 시험요건 
일반적으로 시험은 예인선으로 실시한다. 해안에서 시험은 개별적으로 선급의 승인을 득한다. 시

험할 앵커와 동일 형식의 기존 승인된 앵커의 비교에 의한 해상 시험은 개별적으로 선급의 승인

에 의한다. 각 크기에 대하여 시험을 위한 두 개의 앵커(고파지력앵커 시험을 위한 일반스톡리스

앵커와 고파지력앵커, 초고파지력앵커 시험을 위한 일반스톡리스앵커와 초고파지력앵커, 일반스톡

리스앵커가 없는 경우 고파지력앵커와 초고파지력앵커)는 같은 무게이어야 한다. 무게에 적합한 

직경으로 각 앵커에 연결되는 체인의 길이는 생크를 수평하게 끌 수 있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

여 방출된 체인의 길이와 해수 깊이의 비는 보통 10이어야 한다. 이 비가 작으면 개별적으로 선

급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각 앵커와 해저 형태에 따라 세번의 시험을 한다. 끄는 힘은 동력계

로 측정하며, 동력계 대신에 예인선의 RPM 및 볼라드인력의 곡선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앵커의 

복원이나 파괴의 가능성에 관하여 주의를 한다. 

3.3 앵커체인 

3.3.1 재료 
앵커체인은 강의 종류 및 제조형식에 따라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구분한다. 앵커체인에 사

용된 재료의 종류 및 제조방법은 각 제작자마다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인을 만드는 소재

와 체인완성품은 선급의 재료 규칙에 적합하도록 시험한다. 제1종으로 만든 앵커체인은 고파지력 

또는 초고파지력 앵커에 사용하지 않는다.  

3.3.2 스터드붙이 체인의 치수 
스터드붙이체인의 무게 및 치수는 선급의 규칙에 적합하여야 하고 직경은 표 1 이상이어야 한다.  

3.3.3 스터드없는 체인  
의장수 90미만의 선박은 [3.3.1]에서의 정의와 같이 내력하중에 동일한 강도이고 사용강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스터드붙이 앵커체인을 대신하여 스터드없는 체인을 선급이 인정할 수 있다.  

3.3.4 앵커체인의 배치 
앵커체인은 각 27.5m 이고 디(Dee)형 또는 러그리스(Lugless)형 섀클로 연결되어야 한다. 표 1에 따

른 앵커체인의 총길이는 두 개의 앵커에 같은 길이로 나눈다. 다만, 다르게 배치되는 경우 개별적

으로 선급의 판단에 따른다. 선박이 2.5m/s 이상의 조류에 묘박하는 경우 선급은 더 무거운 체인

을 요구할 수 있다.  

3.3.5 와이어로프 
스터드 붙이 또는 쇼트체인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와이어로프가 사용될 수 있다.  

• 선박의 길이가 30m미만인 경우 양쪽 앵커에 와이어로프 

• 선박의 길이가 30m에서 40m사이인 경우 한쪽 앵커에 와이어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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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와이어로프는 총길이가 표 1에 따른 스터드붙이 체인길이의 1.5배이어야 하고 최소파단하중

이 스터드붙이 체인에 상응하여야 한다. ([3.3.2]참조) 12.5m 또는 앵커의 격납위치와 윈치 사이의 

길이 중에서 작은 길이로 와이어로프와 앵커 사이에 짧은 체인을 연결한다.  

3.4 부속품 

3.4.1 일반사항 
앵커체인이 디(Dee)형 일반섀클로 서로 연결된 경우 앵커는 첫째 체인의 링크에 디(Dee)형 앤드섀

클로 연결할 수 있다. 분리형 링크는 Dee 형 앤드섀클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3.4.2]에 따른 직경이 증가된 앤드링크는 생략된다. 여러 길이의 체인이 러그리스 섀클로 연결되

고 직경이 증가된 링크가 있는 경우 앵커는 특별한 페어(pear)모양의 러그가 없는 끝단 샤클 또는 

부속품의 부착으로 첫째 체인에 연결할 수 있다.  

3.4.2 치수 
부속품의 직경은 표 2 이상이어야 한다. 부속품은 직경이 증가된 스터드링크와 앤드링크 사이의 

다음 품목들로 구성된다. 

• 직경이 1.2d인 스위블 

• 직경이 1.1d인 증가된 스터드링크 

다른 구성품인 경우 개별적으로 선급의 승인에 따른다.  

표 2:   부속품의 직경 

부 착 품 직 경 (mm) 

 단말 샤클 1.4d 

 개방 단말 링크 1.2d 

 확장 스터드 링크 1.1d 

보통 스터드링크 d 

러그리스(Lugless) 샤클 d 

 여기서,  
 d : 보통 링크의 직경(mm) 

3.4.3 재  료 
연결섀클과 앤드섀클의 강도는 연결되는 체인의 강도와 동일하여야 하고 선급규칙에 따라 시험하

여야 한다.  

3.4.4 예비부속품 
예비의 페어(pear) 러그리스 끝단 샤클 또는 부속품은 예비앵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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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우라인 및 무어링라인 

3.5.1 일 반 
표 3에 따른 토우라인은 예인선 또는 다른 선박으로 예인되는 선박의 부속품이어야 한다. 

3.5.2 재 료 
토우라인 및 계선라인은 와이어, 자연섬유, 합성섬유 또는 와이어와 섬유의 혼합물일 수 있다. 표 

3에 따른 절단강도는 와이어 또는 자연섬유로프에 참조한다. 와이어 및 자연섬유로프는 선급규칙

에 따라 시험한다.  

3.5.3 와이어 
와이어는 아연도금되고 표 4에 따른 형식이어야 한다. 와이어가 윈치드럼에 손상되는 경우 계선윈

치에 사용되는 와이어는 섬유심재 대신으로 금속심재로 제작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와이어는 금

속심재에 추가하여 186 스레드 이상이어야 한다.  

표 3:   토우라인 및 무어링라인 

의장수 토우라인(1) 무어링라인 

넘고 이하 최소길이 절단하중(kN)  수(2) 각 길이 (m) 절단하중(kN) 

50 70 180 98.1 3 80 34 

70 90 180 98.1 3 100 37 

90 110 180 98.1 3 110 39 

110 130 180 98.1 3 110 44 

130 150 180 98.1 3 120 49 

150 175 180 98.1 3 120 54 

175 205 180 112 3 120 59 

205 240 180 129 4 120 64 

240 280 180 150 4 120 69 

280 320 180 174 4 140 74 

320 360 180 207 4 140 78 

360 400 180 224 4 140 88 

400 450 180 250 4 140 98 

450 500 180 277 4 140 108 

500 550 190 306 4 160 123 

550 600 190 338 4 160 132 

600 660 190 371 4 160 147 

660 720 190 406 4 160 157 

720 780 190 441 4 170 172 

780 840 190 480 4 170 186 

840 910 190 518 4 170 201 

910 980 190 550 4 17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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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수 토우라인(1) 무어링라인 

넘고 이하 최소길이 절단하중(kN)  수(2) 각 길이 (m) 절단하중(kN) 

980 1060 200 603 4 180 230 

1060 1140 200 647 4 180 250 

1140 1220 200 692 4 180 270 

1220 1300 200 739 4 180 284 

1300 1390 200 786 4 180 309 

1390 1480 200 836 4 180 324 

1480 1570 220 889 5 190 324 

1570 1670 220 942 5 190 333 

1670 1790 220 1024 5 190 353 

1790 1930 220 1109 5 190 378 

1930 2080 220 1168 5 190 402 

2080 2230 240 1259 5 200 422 

2230 2380 240 1356 5 200 451 

2380 2530 240 1453 5 200 481 

2530 2700 260 1471 6 200 481 

2700 2870 260 1471 6 200 490 

2870 3040 260 1471 6 200 500 

3040 3210 280 1471 6 200 520 

3210 3400 280 1471 6 200 554 

3400 3600 280 1471 6 200 588 

3600 3800 300 1471 6 200 612 

3800 4000 300 1471 6 200 647 

4000 4200 300 1471 7 200 647 

4200 4400 300 1471 7 200 657 

4400 4600 300 1471 7 200 667 

4600 4800 300 1471 7 200 677 

4800  5000  300  1471  7  200  686  

5000  5200  300  1471  8  200  686  

5200  5500  300  1471  8  200  696  

5500  5800  300  1471  8  200  706  

5800  6100  300  1471  9  200  706  

6100  6500    9  200  716  

6500  6900    9  200  726  

6900  7400    10  200  726  

7400  7900    11  200  726  

7900  8400    11  200  735  

8400  8900    12  200  735  

8900  9400    13  200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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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수 토우라인(1) 무어링라인 

넘고 이하 최소길이 절단하중(kN)  수(2) 각 길이 (m) 절단하중(kN) 

9400  10000    14  200  735  

10000  10700    15  200  735  

10700  11500    16  200  735  

11500  12400    17  200  735  

12400  13400    18  200  735  

13400  14600    19  200  735  

14600  16000    21  200  735  

(1) 토우라인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며, 이것은 선박의 길이 180 m 이상의 선박에 권고 된다.  
(2) [3.5.4] 참조 

 

표 4:   와이어 구성 

와이어 구성 
절단하중(kN) 

소 선 수 최종인장강도(N/mm2) 와이어 구성 

BL< 216  72 1420 ~ 1570 7섬유심재 6스트랜드 

216 < BL< 490  144 1570 ~ 1770 7섬유심재 6스트랜드 

BL > 490  216 or 222 1770 ~ 1960 1섬유심재 6스트랜드 

 

3.5.4 무어링라인의 수 
각 무어링라인의 절단하중이 490kN 을 초과할 때 선박 라인의 총 절단하중이 표 3을 초과한 경우 

강도가 작으면서 표 3 보다 무어링라인의 수가 많거나 표 3 미만인 경우 강도가 크면서 표3보다 

계선라인의 수가 적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지 라인의 수는 6이상이어야 하고 각 라

인의 절단하중은 490kN을 초과하여야 한다. 

3.5.5 무어링라인의 길이 
각 무어링라인의 길이는 총길이가 표 3에 따른 것의 합보다 큰 경우 표 3에 따른 것의 7%까지 경

감할 수 있다. 

3.5.6 합성섬유로프와 자연섬유로프의 절단하중 등가 
일반적으로 섬유로프는 폴리아미드 또는 다른 동등 합성섬유로 만든다. 합성섬유로프와 자연섬유

로프 절단하중(kN)의 등가는 다음 수식에 따른다. 

( ) 9/84.7 LNLS BB δ=  

여기서, 

δ  : 합성섬유로프의 연신율로 30%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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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호오스 파이프 

3.6.1  
호오스파이프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 위치 및 기울기는 작동으로 인한 선체 손상을 피하

며, 체인을 잘 인도하고 앵커의 효과적인 격납이 되도록 배치한다. 이를 위하여 체인의 크기에 적

합한 마찰방지판을 갑판 및 외판에 설치한다. 호오스파이프 주위의 외판은 적절히 보강한다. 

3.6.2  
체인을 잘 인도하기 위하여 호오스파이프는 롤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롤러의 직경은 완전임프린

트(imprint)이면 체인 크기의 10배 이상, 부분적인 임프린트(imprint)이면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3.6.3  
팀버, 승강 스토퍼 등과 같이 모든 계류설비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3.7 윈들라스 

3.7.1 일 반 
윈들러스는 동력 구동이고 체인의 크기와 앵커의 무게에 적합하여야 한다. 윈들라스는 체인을 호

오스파이프로 잘 인도하도록 적절히 위치하여야 한다. 윈들라스 주위의 갑판은 적절히 보강한다.  

3.7.2 연속 인장력의 계산에서 가정 
연속 인장력(PC)의 계산에서 윈들라스는 다음 조건에서 동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 일반스톡리스앵커 

• 뷰폿 6의 풍력 

• 3노트의 조류속도 

• 묘박 깊이 10m 

• 부력 및 호오스파이프의 효율(70%로 가정)을 감안한 PC  

• 여유치를 제외한 선급 규칙에 따른 앵커의 무게 

• 앵커는 한번에 하나를 들어 올림 

부력 때문에 체인의 무게가 선급 규칙보다 작아지며, 단위 길이당 무게(kg/m)는 다음의 수식에 따

른다.  

mL = 0.0218 d2 d  

여기서,  

d   : 체인의 직경(mm) 

3.7.3 연속 인장력의 계산 
[3.7.2]의 가정에 따르며, 윈들러스 동력은 표 5에 따른 연속 인장력이 적어도 30분간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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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속 인장력 

체인의 재료 연속 인장력(kN)

연강 PC= 0.0375 d2  

고장력강 PC= 0.0425 d2  

초고장력강 PC= 0.0475 d2  

여기서,   
d : 체인의 직경(mm).  

3.7.4 일시 과부하 
윈들라스의 동력은 앵커를 올리기 위하여 일시 과부하가 필요하다. 일시 과부하는 연속 인장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2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부하 상태의 속도는 [3.7.5]에 따른 보통 속도 미

만일 수 있다.  

3.7.5 권양속도 
앵커 및 체인을 감아 올리는 속도는 평균 0.15m/s 이상이어야 한다. 속도는 3연(82.5m)를 수중으로 

내린 상태에서 2연에 대하여 측정한다. 

3.7.6 윈들러스 제동 
윈들러스 제동은 동력의 단절 상태에서 앵커 및 체인을 멈출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기로 구동되지 않는 윈들러스는 역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브레이크 붙이 윈드러스 및 케이블 승

강 크러치는 응력부의 영구 변형 또는 미끄러짐 없이 체인의 절단 하중의 45%를 견디어야 한다. 

3.7.7 체인 스토퍼 
체인 스토퍼가 설치된 경우 이는 체인의 절단 하중 80%를 견디어야 한다. 체인 스토퍼가 없는 경

우 윈들러스는 응력부의 영구 변형 또는 미끄러짐 없이 체인의 절단 하중의 80%를 견디어야 한다. 

3.7.8 파랑하중 
하기만재흘수선으로부터 폭로갑판의 높이가 0.1L 또는 22m 중 작은 것 미만인 경우 선수 L/4 내

에 위치한 윈들러스의 고정장치는 파랑에 대하여 보호를 하여야 한다. 파랑압력 및 적용 면적은 

다음에 따른다. (그림 2 참조) 

• 축방향에 수직하게 200 kN/m2를 작용 및 그 방향에 대한 투영면적 

• 축방향에 수평하게 150 kN/m2를 내측/외측으로 구분하여 작용 및 그 방향에 대한 투영면적의 

f배 

여기서, 

f :  f = 1+ B/H, 단 2.5이하 

B : 축에 수평하게 측정한 윈들러스의 너비 

H : 윈들라스의 높이 

계선 윈치가 윈들라스와 통합체인 경우 윈들러스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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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힘과 무게의 방향 

 

3.7.9 파랑하중에 대한 윈들러스 고정장치에서의 힘 
윈들러스를 갑판에 고정하는 볼트, 초크 및 스토퍼에서 힘은 [3.7.8]에 따른 파랑하중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윈들러스는 N볼트 그룹으로 지지된다. (그림 3 참조)  

볼트 그룹에 작용하는 축력 Ri는 인장이 양의 값이며, 다음 수식에 따른다. 

Rxi = Px hxi Ai / Ix 

Ryi = Py hyi Ai / Iy 

Ri = Rxi + Ryi – Rsi 

여기서, 

Px  : 축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kN) 

Py  : 축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내측 또는 외측 중에서 큰 힘(kN) 

H : 윈들러스 지지대 위로 축까지의 높이(cm) 

xi, yi  : N볼트 그룹의 중심에서 i볼트 그룹까지의 x 및 y의 좌표계 

Ai : i그룹의 전체 볼트 단면적(cm2) 

Ix, Iy :  N 볼트그룹에 대한 관성력  

Ix = ΣAi xi
2   

 Iy = ΣAi yi
2   

Ri : 윈들러스 자중으로 인한 i볼트 그룹에서 정반력(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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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볼트그룹에 작용하는 전단력 Fxi , Fyi 및 조합력 Fi (kN)는 다음 수식에 따른다. 

Fxi = (Pi - α g M) / N 

Fyi = (Py - α g M) / N 

Fi = (Fxi
2 + Fyi

2 )0,5 

여기서, 

α : 마찰계수로 0.5 

M : 윈들러스의 질량(ton) 

N : 볼트그룹의 수 

축 인장/압축력 및 면압력은 지지구조물의 설계에 고려한다. 

 

 
그림 3: 부호 규칙 

 

3.7.10 앵커 및 체인에 대한 윈들러스의 강도기준 
윈들러스의 각 부와 스토퍼에서 응력은 사용되는 재료의 항복응력 미만이어야 한다. 

상기 응력의 계산에서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 각종 응력집중 

• 동력 및 체인의 갑작스런 구동에 의한 동하중 

• 계산방법 및 근사치 

3.7.11 윈들러스 고정장치의 강도기준 
i 볼트 그룹의 각 볼트에서 축인장응력은 [3.7.9]에 따라 계산한다. [3.7.9]에 따라 계산되는 수평력 

Fxi 및 Fyi 는 전단초크에 의해 지지된다. 취부된 볼트가 한방향 또는 양방향에서 전단력을 지지하

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각 볼트에서의 등가 Von Mises응력 σ (N/mm2)는 다음 수식에 따른다.  

σ ≤ 0.5 σBPL 

여기서, σBPL 는 내력에 의한 볼트의 응력  

합성수지가 사용된 경우 게산에서 특별히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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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갑판과의 연결 
윈들라스 및 스토퍼는 갑판에 효과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8 체인스토퍼 

3.8.1  
체인스토퍼는 일반적으로 선박이 묘박하고 있을 때 체인에 의한 윈들러스에 작용하는 인장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윈들러스와 호오스파이프 사이에 설치한다. 체인스토퍼는 체인의 절단하중 80%

를 견디어야 한다. 체인스토퍼 주위의 갑판은 보강한다. 같은 목적으로 일부의 체인이 격납된 앵

커 무게를 지탱하도록 사용될 수 있으나 이는 체인스토퍼로 간주하지 않는다. 

3.8.2  
윈들러스와 호오스파이프가 거리가 멀고 체인스토퍼가 없는 경우 체인이 윈들러스에 잘 인도되도

록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3.9 체인로커 

3.9.1  
체인로커의 크기는 모든 체인을 넣을 수 있고 윈들러스에 쉽게 인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3.9.2  
두 개의 체인을 상용하는 경우 체인로커도 두 구획으로 하고 각각 하나의 체인을 모두를 넣을 수 

있어야 한다. 

3.9.3  
체인의 선박쪽 끝단은 선박 구조의 적절히 보강된 부착물에 섀클로 고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착물은 체인의 절단하중 15%이상을 견디어야 한다. 유사시 부착물은 체인로커 외부로 

쉽게 이탈이 되어야 한다. 

3.9.4  
체인로커는 충돌격벽 후방에 위치하고 쥐위 격벽은 수밀이고 배수장치를 설치한다. 

3.10 페어리더 및 볼라드 

3.10.1  
페어리더 및 볼라드는 예인, 계선에 적합한 크기 및 설계로 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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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건  조  

1. 구조의 상세 

1.1 따낸 개구부, 판의 모서리 

1.1.1  
창구 모서리, 따낸 개구부의 절단면은 적절히 가공처리되어야 하며 또한 노치가 없어야 한다.  원칙적으

로 절단면의 드래그라인 등을 그대로 두고 용접해서는 안되며 완만하게 그라인딩 처리를 하여야 한다. 

모든 모서리는 적절한 둥근 모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열 또는 기계로 절단한 판재 또는 면재의 절단면은 그 모서리가 예리해서는 안되며, 위에 규정한 대로 마

무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절단면의 드래그라인 등, 특히 강력갑판의 상부 가장자리 및 이와 유사하게 

용접이음부, 단면변화부 또는 구조상의 불연속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1.1.2  
해치 개구 모서리는 기계 절단(machine cut)하여야 한다.  

1.2 냉간가공 

1.2.1  
판을 냉간가공할 때, 최소평균 굽힘반경은 판두께의 3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균열의 방지를 위하여 냉

간가공 전에  열적 절단자국(flame cutting flash) 또는 기계가공 자국(sheering burrs)을 제거하여야 한다. 냉

간가공후 모든 구조부재, 특히 굽힘 끝단부의 판 가장자리에 대하여는 균열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검사

하여야 한다. 가장자리 균열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균열이 발생한 부

재는 불합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보수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1.3 조립, 정렬(alignment) 

1.3.1  
개개의 구조부재를 조립하거나 구획을 탑재하는 동안 지나치게 큰 하중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가능한 한 개별 구조부재에 발생된 주요변형은 다음 조립공정 이전에 교정되어야 한다.  

구조부재는 IACS 권고 No.47에 의한 표1.의 요건에 따라 정렬되거나,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공인 제작 기

준의 요건에 따라 정렬되어야 한다. 중요한 부재의 경우, 필요하다면 제어용 천공(control drillings)을 뚫고, 

완료 후 다시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완료후 곡직과 정렬은 재료의 특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

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 우리 선급은 절차 시험(procedure test) 또는 시공 시험(working 

test)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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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렬 

상  세 표  준 허용기준 비  고 

맞대기용접부의 정렬 

 

a ≤ 0.15t 강도부재 
a ≤ 0.2t 나머지 

a ≤ 3.0 mm 

 

필릿용접부의 정렬 

 

a) 강도부재 및 고장력강 

a ≤ t1 / 3 중앙에서 측정 

a ≤ (5t1 – 3t2) / 뒷축(heel line) 에서 

 측정 

b) 나머지 

    a ≤ t1 / 2 중앙에서 측정 

a ≤ (2 t1 – t2) / 2 뒷축에서 측정 

 

t2 가 t1,보다 작은 
경우, 표준에서 t2 
는 t1 으로 한다 

필릿용접부의 정렬 

 

a) 강도부재 및 고장력강 

a ≤ t1 / 3 중앙에서 측정 

b) 나머지 

a ≤ t1 / 2    뒷축에서 측정 

  

(비고) 
“강도부재”라 함은 다음 부재를 뜻한다:  
강력갑판, 내저판, 선저판, 하부스툴, 횡격벽의 하부, 빌지 호퍼 및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 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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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표  준 허용기준 비  고 

길이방향 T 면재의 정렬 
 

 

a ≤ 0.04b 강도부재 a = 8.0 mm 

 

T- 또는  L-형강의 높이 정렬 
 

 

a ≤ 0.15   1차 지지부재 
a ≤ 0.2t    일반 보강재 

3.0 mm 

 

패널 보강재의 정렬 
 

 

d ≤ L / 50 

  

(비고) 
“강도부재”라 함은 다음 부재를 뜻한다:  
강력갑판, 내저판, 선저판, 하부스툴, 횡격벽의 하부, 빌지 호퍼 및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 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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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용    접 

1. 일반사항 

1.1 적  용 

1.1.1  
이 절의 규정은 선체구조 용접이음부의 용접준비, 시공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선체구조부의 용접은 적용하는 용접방법 및 재료에 대하여 우리 선급의 기량자격을 가진 용접사에 의해

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1.1.3  
용접을 하고자 하는 모재 및 이음의 형식에 대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시방서 및 용접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1.4  
이음부의 용접은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용접표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1.5  
조선소에서 채택한 용접 품질표준은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하며,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한 모든 용접이

음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1.1.6  
완성된 용접이음부의 품질은 우리 선급 검사원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1.7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용접부에 균열이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파괴검

사방안에 나타나 있는 위치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2  용접용 재료 및 용접절차 

1.2.1   
사용하는 용접용재료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용접용재료의 승인에 대하여는 규칙 2

편 2장에 따른다. 

1.2.2   
사용하는 용접절차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용접절차 인정시험에 대하여는 규칙 2편 

2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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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재료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적절한 용접용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용접용재료의 선택에 대하여는 규칙 

2편 2장 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용접사 및 비파괴검사자 

1.3.1 용접사 
수동 및 반자동용접은 규칙 2편 2장에 따라 우리 선급의 기량자격을 보유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1.3.2 자동용접에 종사하는 자 
자동용접기 및 장비를 조작하는 작업자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충분히 훈련되고, 자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1.3.3  비파괴검사자 
비파괴검사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자격을 인정을 받은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1.4 제출서류 

1.4.1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용접표준에는 적용되는 용접절차의 종류, 용접자세 등 선체구

조부재를 용접으로 조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4.2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비파괴검사방안에는 적용되는 용접절차, 적용되는 비파괴검

사방법, 검사수 및 위치 등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용접이음의 형식 

2.1 일반사항 

2.1.1  
이음의 형식 및 개선형상은  적용되는 용접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맞대기용접 

2.2.1 일반사항 
판의 맞대기이음은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특수한 용접절차를 제외하고는 양면에서 완전용입으로 용

접되어야 한다. 

2.2.2 두께가 상이한 판의 용접 
두 부재의 두께차가 4mm 이상인 판을 용접하는 경우, 두꺼운 판을 테이퍼 가공한다. 테이퍼 부의 길이는 

두 부재의 두께차의 3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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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개선, 루트 간격 
개선 및 루트 간격은 적용되는 용접절차 및 개선형상에 따른다. 

2.3 T 또는 십자이음  

2.3.1 일반사항 
판과 이웃한 다른 판의 연결뿐 아니라 판과 주요지지부재 및 보강재 웨브와의 이음은 그림 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필릿용접 또는 심 용입(deep penetration) 용접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 T 또는 십자이음 

t : 모재의 두께(mm) 

f : 용접되지 않는 루트 면(mm) 일반적으로 3/tf ≤   

t1 : 필릿용접의 각장(mm) 

tt  : 목두께(각목) (mm) 

2.4 완전용입용접 

2.4.1 적  용 
다음의 이음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완전용입용접이어야 한다. 

• 외판 구조에 러더 혼 및 축 브라켓을 연결하는 경우  

• 리더스 톡 연결부에 러더측판을 연결하는 경우 

• 화물구역에 위치하고, 횡방향 하부스툴의 설치가 없이 수직파형격벽과 내저판을 연결한 경우  

• 수직파형격벽과 횡방향 하부스툴의 정판을 연결하는 경우 

• 필러에 걸리는 하중이 인장인 경우, 판 부재에 필러를 연결하는 경우(즉, 기관실, 선수 및 갑판실) 

• 선박 중앙부 0.6 L간의 강력갑판, 현측후판 및 선저판에 개구지름이 300mm를 넘는 파이프 관통부

를 시공하고, 보강판을 용접하는 경우 

• 하기만재흘수선 아래의 경계수면을 형성하는 판을 용접하는 경우 

2.4.2  
쉐더(shedder)판이 파형격벽의 하부에 부착된 경우, 쉐더판은 파형격벽 및 하부 스툴의 정판에 일면용입

용접 또는 동등한 방법으로 용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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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하부스툴 측판은 하부스툴 정판 및 내저판에 완전용입용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심용입용접도 허용될 

수 있다. 

2.4.4  
지지바닥은 내저판에 완전용입용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심용입용접도 허용될 수 있다. 

2.4.5  
일반적으로 40에서 60도 사이의 적절한 홈 개선각 및 개선간격을 가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양면용접을 

위하여 이면따기(back gouging)가 요구된다. 

2.5 심용입용접 

2.5.1  
심용입용접은 그림 2와 같이 정의된다. 

 

T

f f

T

• 루트면 ( f ) T/3 mm
• 개선각 ( ) : 40º º  

그림 2: 심 용입 용접 

2.6 필릿용접 

2.6.1 필릿용접의 종류, 크기 및 적용 
모재두께 50mm 까지의 필릿용접의 종류 및 크기는 표1과 같이 5종류로 구분되며, 또한 선체구조에 대한 

필릿용접의 적용은 표2에 따라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3장 6절 그림19에 나타낸 선측늑골의 a 및 b 구역

에 대하여는, 각목은 각각 0.44t 및 0.4t 이어야 한다. 여기서 t 는 두 개의 연결부재중 얇은 쪽의 모재두께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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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필릿용접의 범주 

범주 필릿용접의 종류 모재두께 (1) 필릿용접부의 각장 

(2) 
필릿용접부의 
길이 

필릿용접

부의 피치

F0 양쪽연속용접 t 0.7t - - 

t ≤ 10 0.5t + 1.0 - - 
10 ≤ t < 20 0.4t + 2.0 - - F1 양쪽연속용접 

20 ≤ t 0.3t + 4.0 - - 
t ≤ 10 0.4t + 1.0 - - 

10 ≤ t < 20 0.3t + 2.0 - - F2 양쪽연속용접 

20 ≤ t 0.2t + 4.0 - - 
t ≤ 10 0.3t + 1.0 

10 ≤ t < 20 0.2t + 2.0 F3 양쪽연속용접 
20 ≤ t 0.1t + 4.0 

- - 

t ≤ 10 0.5t + 1.0 
10 ≤ t < 20 0.4t + 2.0 F4 단속용접 

20 ≤ t 0.3t + 4.0 
75 300 

(비고) 
(1) t  두개의 연결부재중 얇은 쪽의 모재두께 

(2) 필릿 용접의 각 장은 3장 3절 표1에서 규정한 부식여유두께 tc 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 1.0 mm   tc  >  5 인 경우 

 + 0.5 mm   5 ≥  tc ≥  4 인 경우 

 -  0.5 mm   tc  <  4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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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필릿용접의 적용 

적용장소 범주 
선체구역 

부 재 취부되는 부재  

수밀판 경계판 F1 
부재 단부의 브래킷 F1 

디프탱크격벽 F3 
통상보강재 

1차 지지부재 부근의 절단개구 F2 
판(디프탱크격벽 제외) F4 

단부(스팬의 15%) F2 
통상보강재의 웨
브 조립보강재의 면재 

나머지 F4 

표에서 별
도로 규정
하지 아니
한 일반구
역 

1차 지지부재 및 
통상보강재의 단
부 

갑판, 외판, 내저판, 격벽판 F0 

통상보강재 선저 및 내저판 F3 
선수 선저 보강부의 외판 F1 

중심선거더 
상기 이외의 내저판 및 외판 F2 

인터코스탈 판을 
포함한 측거더 선저 및 내저판 F3 

외판 및 내저판 양단에서,  2 프레임 간격 길
이 

F2 

호퍼탱크 부근의 중심선거더 및 측거더 F2 
늑판 

나머지 F3 
중심선거더의 브
래킷 중심선거더, 내저 및 외판 F2 

선저 및 이
중선저 

웨브보강재 늑판 및 거더 F3 
이중선측
구조의 측
면 및 내측 

주요지지부재의 
웨브 측판, 내측판 및 주요지지부재의 웨브 F2 

선측늑골 및 브래
킷 

선측외판 F1 단일선측
구조의 선
측늑골 트리핑 브래킷 선측외판 및 선측늑골 F1 

선박중앙부  0.6 L 내의 선측외판 심용입 
t ≥ 13 

나머지 F1 
강력갑
판 

t < 13 선측외판 F1 
선측외판 F2 

기타 갑판 
통상보강재 F4 

통상보강재 및 인
터코스탈 거더 갑판 F3 

창구길이의 15%의 창구모
서리 

F1 
창구코밍 갑판 

나머지 F2 

갑판 

웨브보강재 코밍웨브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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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장소 범주 
선체구역 

부 재 취부되는 부재  

비수밀격벽구조 경계부 제수격벽 F3 
격벽 

통상보강재 격벽판 단부 브래킷이 설치되지 아
니한 경우,단부(스팬의 25%) 

F1 

단부(스팬의 15%) F1 외판, 갑판, 내저
판, 격벽 나머지 F2 

탱크 내부 및 선수단으로부
터  0.125L 내에 위치 

F2 

면적이65 cm2 초과 하는 면
재 

F2 

주요지지
부재 웨브판 및 거더판 

면재 

나머지 F3 
선미단 내부재 경계 및 상호간 F2 

베드판 
주기, 스러스트베어링, 보일
러 지지대 및 주발전기엔진 
부근 

F1 

거더판 주기 및 스러스트베어링 부
근 

F1 
시팅 거더 및 브래킷 

내저판 및 외판 주기 및 스러스트베어링 부
근 

F2 

선루 외부격벽 갑판 F1 
필라 필라 힐 및 헤드 F1 
통풍통 창구 갑판 F1 

타심재를 형성하는 수직늑골 F1 
타판 F3 타 타골 
위 이외의 타골 F2 

 

2.6.2 단속용접 
단속용접대신에 양쪽 연속필릿용접을 하는 경우, 필릿용접부의 각장은 F2 범주 이어야 한다. 

2.6.3 두 판의 연결각도가 작은 경우의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되는 두 판의 각도가 그림 3에서처럼 90도 가 아닌 경우, 큰 각도를 가지는 측에서의 필릿용접의 

크기는 다음 식에 따라 증가되어야 한다. 

⎟
⎠
⎞

⎜
⎝
⎛

=′

2
sin2

1
ϕll tt  

여기서, 

lt   : [2.3.1]에 규정한 필릿용접의 각 장(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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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결각도 

2.6.4 심용입용접 
심용입용접의 필릿용접 각 장은 용접절차인정시험에 따라, 표 1에 규정한 값의 15% 만큼 감소시킬 수 있

다. 

2.7 겹치기 이음용접 

2.7.1 일반사항 
겹치기 이음용접은 다음의 경우로서, 우리 선급의 특별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이중판의 바깥 둘레 용접 

• 아주 작은 응력을 받는 내부 구조요소 

2.7.2 필릿용접 
겹치기 이음은 F1 범주의 필릿용접 크기를 가져야 한다. 

2.8 슬롯용접 

2.8.1 일반사항 
슬롯용접은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의 중앙부 0.6L 

이내의 선체외판 바깥쪽 및 강력강판상의 이중판에 대한 슬롯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2.8.2 필릿용접의 크기 
슬롯용접의 슬롯은 적합한 모양의 것으로, 슬롯 구멍의 바닥둘레 모두에 충분히 용융비드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릿용접의 각장은 F1이어야 하며, 슬롯의 피치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음의 상세 

3.1 용골 연결 

3.1.1  
빌지 킬이 3장 6절 [6.5.2]에 따라 매개 이중판(intermediate flat )을 통하여 선체외판과 연결되는 경우, 매

개 이중판은 만곡부 외판 및 용골에 용접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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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매개 이중판과 용골의 맞대기 용접은 완전용입으로 하여야 하며, 외판의 맞대기 용접이음부와는 떨어져

야 한다. 

만곡부 외판의 맞대기 용접부와 매개 이중판의 맞대기 용접부는 교차 위치에서 각각 용접비드를 제거하

여 편평하게 하여야 한다.  

3.1.3  
매개 이중판은 길이방향 가장자리를 따라 모재두께의 0.3배 정도의 각목으로 연속 필릿용접을 하여야 한

다. 매개 이중판 단부끝에서의 각목은 그림 4에서처럼 매개 이중판 두께의 0.5배까지 증가시켜야 하나 만

곡부외판 두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선체외판에 대한 이중판의 끝면에서의 용접크기의 변화는 약 45도 

이하의 각도로 형성되어야 한다. (그림 4 참조) 

 

약 3 h
최소 100

h
t

1.5b

tr 2 b

약

 

그림 4: 빌지 킬 용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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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구획의 시험 

1. 일반사항 

1.1 정  의 

1.1.1 숍프라이머 

숍 프라이머(shop primer)라 함은 조립작업 중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표면처리를 한 

후 그리고 조립전에 도포하는 얇은 도장을 말한다.  

1.1.2 보호도장 

보호도장이라 함은 구조물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종도장을 말한다.  

1.1.3 구조시험 

구조시험이라 함은 탱크의 밀폐성과 설계의 구조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수압

시험을 말하며, 실제로 제한사항들이 많아서 수압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탱크 정

부에서 요구되는 수두압력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수압-공기압시험(hydropneumatic 

test)으로 대신할 수 있다. 수압-공기압시험을 할 경우, 시험상태는 탱크의 실제 하중상태에 가능한 

한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  

1.1.4 수압-공기압시험 

수압-공기압 시험은 수압과 공기압을 결합한 시험으로, 탱크의 정부까지 물을 채우고 부가적인 공

기압력을 가하여 시험하는 방법이다. 부가적인 공기압력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2.2]에서 규정하는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1.1.5 기밀시험 

기밀시험이라 함은 공기 또는 기타 매개물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밀폐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1.1.6 사수시험 

사수시험이라 함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을 적용할 수 없는 구조부재 및 선체의 수밀성을 보전

하는데 한 몫을 하는 기타 요소들에 대한 밀폐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1.2 적  용 

1.2.1  

독립형 탱크를 포함한 탱크와 수밀 또는 풍우밀이 요구되는 구조에 대한 시험조건은 다음의 규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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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이 시험의 목적은 선박의 건조시 또는 대규모 수리시 구조부재에 대한 강도 및/또는 밀폐성을 검

사하기 위한 것이다.  

1.2.3  

이어지는 후속작업 때문에 구조부재의 강도나 수밀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

조나 수리작업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검사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2.1 구조시험 

2.1.1  

구조시험은 숍 프라이머의 작업 후에 실시할 수 있다. 

2.1.2  

다음의 두 조건중 어느 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호도장을 한 후 구조시험을 할 수 있다.  

• 보호도장을 하기 전에 검사원에 의해 모든 용접부가 육안으로 자세하게 검사된 경우  

• 보호도장을 하기 전에 기밀시험을 한 경우  

2.1.3  

기밀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용접부에 대하여는 구조시험 후에 보호도장을 하여야 한다.  

• 자동 또는 수동의 모든 탑재용접부  

• 탱크경계의 모든 수동 필릿용접 연결부 및 수동의 완전용입용접부  

2.2 기밀시험 

2.2.1  

표 1에 따라 기밀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동안에는 공기압을 0.15×105 Pa로 유지하여야 한다.  

2.2.2  

검사에 앞서 탱크내의 공기압을 0.20×105 Pa 까지 올리고 약 1시간동안 유지하여 안정상태에 도달

한 이후에 시험압력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탱크 주변에는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되

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2.3  

시험에 관련된 사람들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탱크내의 공기압이 0.20×105 Pa 의 압력으

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한 이후 시험압력으로 낮추지 않고 기밀시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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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용접부에는 기밀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검지액을 도포하여야 한다.  

2.2.5  

시험될 구획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험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압력에 

해당하는 높이까지 물로 채운 U 자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U 자관의 단면적은 공기를 공급하

는 관의 단면적 보다 커야 한다. 또한, U 자관의 경우 추가적으로 마스터 압력게이지를 사용하여 

시험압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선급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2.6  

자동용접을 제외한 탱크경계의 모든 필릿용접 연결부, 탑재 용접부 및 완전용입용접부에 대하여는 

보호도장을 하기전에 기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동 탑재용접부 및 수동 또는 자동의 선행탑재 용접부에 대하여는 조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

질관리공정을 고려하여 검사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를 선택하여 유사하게 시험을 하도록 할 수 있

다. 기타 다른 용접부에 대하여는 육안검사를 철저히 하여 검사원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호도장

을 적용한 후 기밀시험을 할 수 있다.  

2.2.7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다른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3 사수시험 

2.3.1  

구조물의 밀폐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1에 따른 사수시험을 하는 경우, 호스 내의 압력은 0.20×

105 Pa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1.5m이내의 거리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노즐의 지름은 12mm이상이

어야 한다.  

2.4 수압-공기압시험 

2.4.1  

수압-공기압 시험을 할 경우 기밀시험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사전 주의가 선행되

어야 한다.  

2.5 기타 시험방법 

2.5.1  

기타 다른 시험방법이 동등한 시험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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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요건 

3.1 일반사항 

3.1.1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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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인 시험규정 

요목번호 시험할 구조물 시험방법 시험압력 비  고 

1 이중저 탱크 구조시험(1) 
다음 중 큰 값 : 
- 넘침관의 상단까지의 수두 
- 격벽 갑판까지의 수두 

탱크경계면(boundary)은 최
소한 한쪽 면에서 구조시험 

2 이중선측 탱크 구조시험(1) 
다음 중 큰 값 : 
- 넘침관의 상단까지의 수두 
- 탱크정부에서 상방 2.4m까지의 수두 

탱크 경계면은 최소한 한쪽 
면에서 구조시험 

탱크격벽 및 디프탱크 구조시험(1) 
3 
 

연료유탱크 구조시험 

다음 중 큰 값 : (2) 
- 넘침관의 상단까지의 수두 
- 탱크정부에서 상방 2.4m까지의 수두 
- 해당되는 경우, 압력 도출밸브의 정격압력 

탱크 경계면은 최소한 한쪽 
면에서 구조시험 

4 
 

밸러스트 화물창 구조시험(1) 
다음 중 큰 값 : 
- 넘침관의 상단까지의 수두 
- 해치 정부에서 상방 0.9m까지의 수두 

 

탱크로 사용되는 선수창과 선미창 구조시험 
다음 중 큰 값 : 
- 넘침관의 상단까지의 수두 
- 탱크정부에서 상방 2.4m까지의 수두 

선미관을 설치 후 선미창의 
시험을 실시 

탱크로 사용되지 않는 선수창 
SOLAS Ch. 
II-1 Reg.14 
참조 

− − 

5 
 

탱크로 사용되지 않는 선미창 기밀시험 − − 

6 코퍼댐 구조시험(3) 
다음 중 큰 값 : 
- 넘침관의 상단까지의 수두 
- 탱크정부에서 상방 2.4m까지의 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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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목번호 시험할 구조물 시험방법 시험압력 비  고 

7 수밀격벽 
SOLAS Ch. 
II-1 Reg.14 
참조(4) 

− − 

8 건현갑판하의 수밀문 또는 격벽 갑
판하의 수밀문 

SOLAS Ch. 
II-1 Reg.18 
참조 

− − 

9 복판 타 기밀시험 − − 

10 디프탱크와 접하고  있지 아니하는 
축로(shaft tunnel) 사수시험 − − 

11 외판문 사수시험 − − 
12 탱크의 수밀 창구덮개 사수시험 − − 
13 풍우밀 창구덮개 및 기타 폐쇄장치 사수시험 − − 

14 충돌격벽의 후방에 있는 체인 로커 구조시험 체인로커 상단까지의 수두 − 

15 독립형 탱크 구조시험 넘침관의 상단까지의 수두. 다만, 0.9m이상일 것 − 
16 밸러스트 덕트 구조시험 밸러스트 펌프의 최대압력 − 

(비 고) 
(1) 유사한 구조를 갖는 각 형식의 탱크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탱크가 설계승인과 관련하여 구조시험을 받은 경우, 2.2항에 규정된 조건하에
서 기밀시험 또는 수압-공기압 시험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속 건조되는 동형선의 경우에는 후속호선에 대하여 구조시험을 반복할 필
요가 없으나, 이러한 시험의 경감은 탱커 및 겸용선의 화물구역의 경계 및 격리된 화물 또는 오염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않는다. 구조시험의 결과, 기밀시험에서 발견되지 않은 심각한 결함 또는 취약점이 드러나면 모든 탱크에 대하여 구조시험을 하여야 한
다. 

(2) 해당되는 경우, 탱크의 정부(highest point)라 함은 해치를 포함하지 않은 갑판까지 측정하여야 한다. 큰 해치를 갖고 있으며 액체화물이나 밸
러스트를 싣는 화물창의 경우에 탱크의 정부지점은 해치의 정부까지 측정하여야 한다. 

(3) 적용된 용접절차 및 건조방법과 관련하여 우리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항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기밀시험 또는 수압-공기
압 시험을 할 수 있다. 

(4) 기 설치된 의장품(기계류, 케이블, 배전반, 절연재 등)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수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 선급의 판단에 따라 모든 
교차부(crossings) 및 용접 연결부에 대한 자세한 육안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액체 침투탐상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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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부호 

 

제1절 GRAB 부기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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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GRAB 추가부기부호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MGR  : 그랩의 무게(ton) 

s : 중간에서 측정한 보강재의 간격(m) 

1. 기본개념 

1.1 적  용 

1.1.1  

이 절에 따라 최대 무게 [X]톤의 그랩으로 양하/적하 하도록 설계된 화물창을 갖는 1장 1절 [3.2]

에 따라 추가부기부호 GRAB [X]를 부여한다. 

1.1.2  

이 추가부기부호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그랩을 사용할 수 있으나 선주나 작업자는 정기적이고 빈번

한 사용으로 인한 내저판의 손상 및 조기 교체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2. 치  수 

2.1 판 

2.1.1  

내저판, 호퍼경사판의 하부후판 및 횡격벽스툴판의 순 두께는 다음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 

• 6장 및 7장의 요건에 따른 t 

• [2.1.2] 및 [2.1.3]에 따른 tGR 

2.1.2  

내저판의 순 두께 tGR은 다음 식에 따른다. 

( ) skMt GRGR 5028.0 +=  

2.1.3  

호퍼탱크 경사판 및 횡격벽 하부스툴의 하부 3m 내에 있는 판의 순 두께 tGR은 다음 식에 따른다. 

( ) skMt GRGR 4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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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중인 선박의 신환기준 

 

제1절 선급의 유지 

제2절 두께계측의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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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선급의 유지 

1. 일  반 

1.1 적  용 

1.1.1  
산적화물선의 선급유지에 대한 검사요건은 단일선체 산적화물선에 대하여는 1편 3장 2절에, 그리고 이

중선체 산적화물선에 대하여는 1편 3장 6절에 따른다. 

두께계측은 선급유지를 위하여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고, 이들 계측자료의 분석은 선체

구조의 수리 및 신환의 결정 및 그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1.1.2  
이 장은 선주, 두께계측업자 및 선급검사원에게 두께계측에 대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통일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두께계측에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모든 부

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계획 과 준비 

• 두께계측의 위치 및 범위의 결정 

• 분석 

1.1.3  
이 장은 또한 단일선체 산적화물선과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검사강화제도 적용범위 내의 정밀검사와 

관련한 두께계측에 대한 특별요건을 고려한다. 

1.2 정  의 

1.2.1 국부적인 부식 
국부적인 부식이라 함은 매우 국부적인 형상의 피팅(pitting), 홈파기, 끝단부식, 넥킹효과 또는 기타부식

을 말한다. 

1.2.2 과도한 부식 
과도한 부식이라 함은 두께계측에 따른 부식의 유형을 평가한 결과 부식의 정도가 승인한도 이내에 있으

나 허용여유치의 75%를 초과하여 부식된 상태를 말한다. 허용여유치는 3장 3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총 

부식추가 Ct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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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두께계측과 승인기준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아니하는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trenewal  : 신환두께로서, 신환되어야 하는 구조부재의 최소허용두께(mm) 

  additionvoluntaryCbuiltasrenewal tttt __ −−=  

treserve : 2.5년의 검사간격 동안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쇠모두께를 고려한 비축두께(mm), 

(treserve = 0.5mm) 

tC : 3장 3절에 정의되는 부식추가(mm) 

tas_built : 적용한 경우 tvoluntary_addition 을 포함하는 건조두께(mm) 

tvoluntary_addition   :   tC에 추가하여 선주의 부식쇠모 여유로서 자발적으로 더해지는 자발적 두께(mm) 

tgauged  : 한 개의 부재에 대하여 계측된 두께, 즉 운항 중인 선박의 정기적 검사들 동안 그 한 개의 

부재에 대하여 취하여진 여러 계측을  평균한 두께(mm) 

1. 적  용  

1.1 일  반  
이 절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 규칙요건과 검사 중 시행되어야 하는 두께계측의 범위에 대한 추가정보 관련([2.1] 및  [2.2] 참조) 

• 선체 주요부에 대한 계측위치([2.3] 참조) 

• 허용기준의 적용방법([3] 참조) 

위 항목들에 대한 상세가 또한 표로써 주어지고, 요건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들이 예로써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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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측범위와 위치결정에 대한 규칙요건 

2.1 일  반 

2.1.1  
선급유지를 위하여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 동안에 두께계측이 요구되며, 연차검사 동안에 요구될 수 도 

있다.  

표 1은 검사종류에 따른 두께계측의 최소요건을 보여준다. 

표 1:   두께계측에 대한 규칙요건 

정기검사 중간검사 연차검사 

화물지역 밖: 
UR Z7:(1편2장) 
• 규칙에 따른 계측 및 의심지
역. 

•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경우, 
두께계측 범위는 검사원이 
만족하는 범위까지 증가될 
수 있다. 

화물지역 밖: 
UR Z7:(1편2장) 
•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
여야 한다. 

•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경우, 
두께계측 범위는 검사원이 
만족하는 범위까지 증가될 
수 있다. 

화물지역 밖: 
UR Z7:(1편2장) 
• 전회 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
에 식별된 과도한 부식지역; 

•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경우, 
두께계측 범위는 검사원이 
만족하는 범위까지 증가될 
수 있다. 

화물지역 내: 
a)단일선체 산적화물선: 
UR Z10.2: (1편3장2절) 
• 계획 및 일반요건 
• 정밀검사 대상부위의 계측 
• 규칙에 따른 두께계측범위 
•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경우, 
다른 위치에 대하여 

 
 
 
 

화물지역 내: 
a)단일선체 산적화물선: 
UR Z10.2: (1편3장2절) 
* 선령 10년 이하 
• 화물창 
• 해수밸러스트탱크 
•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경우, 
다른 위치에 대하여 

* 선령 10년 초과 
• 정기검사와 동일 
•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경우, 
다른 위치에 대하여 

화물지역 내: 
a)단일선체 산적화물선: 
UR Z10.2: (1편3장2절) 
• 화물창 및 검사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수밸러스트탱크 및 검사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경우, 
다른 위치에 대하여 

 
 

b)이중선체 산적화물선: 
UR Z10.5: (1편3장6절) 
• 계획 및 일반요건 
• 정밀검사 대상부위의 계측 
• 규칙에 따른 두께계측범위 
•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경우, 
다른 위치에 대하여 

b)이중선체 산적화물선: 
UR Z10.5: (1편3장6절) 
* 선령 10년 이하 
• 화물창 
• 해수밸러스트탱크 
•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경우, 
다른 위치에 대하여 

* 선령 10년 초과 
•  정기검사와 동일 
•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경우, 
다른 위치에 대하여 

b)이중선체 산적화물선: 
UR Z10.5: (1편3장6절) 
• 화물창 및 검사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수밸러스트탱크 및 검사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경우, 
다른 위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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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기검사 

2.2.1  
규칙에서 요구하는 두께계측은 다음을 포함한다: 

• 선박의 전체강도 및 국부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른 두께계측 

• 정밀검사계획에 따른 두께계측 

• 의심지역의 계측 

• 과도한 부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결정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계측 

2.2.2  
의심지역으로 고려되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정밀검사 및 관련 두께계측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다음 

IACS UR 해당 절을 참고하여야 한다: 

• 화물지역 내의 화물창, 코퍼댐, 파이프터널, 보이드스페이스, 연료유탱크 및 모든 밸러스트탱크에 

대한 선체구조 및 배관장치: 

• UR Z10.2 “단일선체 산적화물선의 선체검사” (1편3장2절) 

• UR Z10.5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선체검사” (1편3장6절) 

• 화물지역 밖의 선박의 나머지 부분: 

• UR Z7(1편2장) 

2.3 계측위치 및 계측점 의 수 

2.3.1 계측점의 수 
규칙과 [2.1] 및 [2.2]에서 요구되는 두께계측의 범위를 고려할 때, 계측되어야 할 지점의 위치는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재이다. 

2.3.2 계측 위치 
표 2는 전체강도의 계산과 관련된 규칙에 따른 두께계측과 정밀검사와 관련된 특정계측의 양측에 대한 

요건의 적용에 대한 설명 및/또는 해석을 제공한다. 

그림 1 내지 그림 5가 표 2에 주어진 설명 및/또는 해석의 이해를 돕고, 단일선체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전형적인 배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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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측위치 및 계측점의 수에 대한 요건의 해석 

항목 해석 그림 

갑판, 탱크정판, 선저, 이중저 및 
밸러스트흘수선과 만재흘수선 
사이 선측외판의 선택된 판 

“선택된”이라 함은 평균부식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판 3장 중 1
장에서 적어도 1점 

 

갑판, 탱크정판, 선저, 이중저 및 
밸러스트흘수선과 만재흘수선 
사이 선측외판의 모든 판 

판의 각 1/4 끝단 또는 평균부식
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각 판에 
대하여 적어도 2점 

 

횡단면 * 단일선체 산적화물선: 횡단면
에는 갑판, 선측외판, 선저외
판, 내저판 및 호퍼사이드판, 
종격벽 및 톱윙탱크의 하부판
에 있는 판, 종늑골, 거더 등과 
같은 모든 종통부재를 포함한
다. 

*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횡단면
에는 갑판, 선측외판, 선저외
판, 내저판 및 호퍼사이드판, 
내측판 및 톱윙내측판에 있는 
판, 종늑골, 거더 등과 같은 모
든 종통부재를 포함한다. 

단일선체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
체 산적화물선은 그림 1 참조 

화물창 창구덮개 및 코밍  그림 2 
늑판, 종늑골, 횡늑골, 웨브프레
임, 갑판보, 거더와 같은 선택된 
내부재 

내부검사를 하는 각 구역에서 계
측되는 내부구조부재는 화물지
역 밖에서 적어도 10% 

 

화물창구 측선 밖에 있는 갑판의 
횡단면 

고려하는 횡단면 내의 선측과 창
구코밍사이의 각 갑판(판의 각 
1/4 끝단 또는 평균 부식을 대표
하는 지역)에서 2점 

 

화물창구 측선 안쪽에 있는 갑판
의 선택된 지역 

“선택된”이라 함은 평균부식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판 3장 중 1
장에서 적어도 1점 
“모든 갑판”이라 함은 판의 각 
1/4 끝단 또는 평균부식을 대표
하는 지역에서 각 판에 대하여 
적어도 2점 

UR Z10.2: 단일선체 산적화물선
의 지역범위(1편3장2절) 
 
UR Z10.5: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의 지역범위(1편3장6절) 

단일선체 산적화물선의 화물창 
내 선측늑골 

늑골 25%: 각 현에서 화물창 길
이에 걸쳐 4개 중 1개의 늑골 
“선택된 늑골”이라 함은 화물창 
각 현에서 적어도 3개의 늑골 

UR Z10.2: 단일선체 산적화물선
의 지역범위(1편3장2절) 
 
단일선체 산적화물선의 계측위
치는 그림 3 참조 

이중선측 탱크의 횡늑골  그림 1 
화물창의 횡격벽 상하부스툴이 있는 경우 그 내부

재를 포함하여 격벽판, 보강재 
및 거더를 포함 
두개의 선택된 격벽 : 최전방 두
개의 화물창사이 격벽과 다른 위
치에서 선택된 격벽 

UR Z 10.2 : 단일선측산적화물선
의 측정지역(1편3장2절) 
UR Z10.5: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의 측정지역(1편3장6절) 
계측점은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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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해석 그림 

각 화물창에서 한 개의 횡격벽 정밀검사 및 관련 두께계측은 양
측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검사결
과에 따라 선택된 한쪽 격벽에 
대하여 실시한다. 검사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쪽
도(부분적으로) 정밀검사를 한
다. 

UR Z10.2: 단일선체 산적화물선
의 측정지역(1편3장2절) 
UR Z10.5: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의 측정지역(1편3장6절) 
계측점은 그림 4  

톱사이드/선측 밸러스트탱크 내
의 횡격벽 

밸러스트 이력에 따라 최악의 상
태인 밸러스트탱크를 선정 

계측점의 위치는 그림 5 

밸러스트탱크의 트랜스버스웨
브 

선수부에서 각 종류(즉, 톱사이
드 또는 호퍼 또는 선측탱크)의 
대표적인 탱크 중의 하나를 선정

UR Z10.2: 단일선체 산적화물선
의 측정지역(1편3장2절) 
UR Z10.5: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의 측정지역(1편3장6절) 
계측점은 그림 3 

 



11 편 13 장 2 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6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단일선체 산적화물선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비 고)  계측은 선택된 횡단면 양현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림 1: 산적화물선의 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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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다음을 포함한 창구덮개길이의 L/4, L/2과 3L/4에서 3개의 횡단면 
 각 창구덮개판 및 스커트판에 대하여 1점 

 인접한 보와 보강재에 대하여 계측 

 양측의 코밍판 및 코밍플랜지에 대하여 1점 

(2) 창구덮개 스커트판, 코밍판 및 코밍플랜지의 양단에 대하여 계측 

(3) 양현과 양단에서 창구코밍브래킷 및 보 3 개 중 1 개에 대하여 1점 

그림 2: 창구덮개와 코밍의 계측위치 

선측늑골의
하부

 

(비 고) 웨브판에 대한 계측은 A, C 및 D지역에서 3점씩, B지역에서는 2 점씩이어야 한다(그림 

참조). 계측보고서에는 평균값을 반영하여야 한다. 평균값은 허용두께와 비교하여야 한다. 

웨브에 전반적인 부식이 있는 경우, 계측점을 5 점씩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그림 3: 단일선체 산적화물선의 화물창 및 밸러스트탱크의 구조부재에 대한 계측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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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단면 A-A와 B-B에서 각 빗금 친 구역에 대하여 계측하여야 한다. 

그림 4: 화물창 횡격벽의 계측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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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사이드
탱크

톱사이드
탱크

호퍼사이드
탱크

호퍼사이드
탱크

이중저탱크 이중저탱크

 

(비 고)  단면 A-A처럼 각 수직단면에 대하여 계측하여야 한다. 

그림 5: 산적화물선의 톱사이드, 호퍼, 이중선체 및 이중저탱크 횡격벽의 계측위치 

 
 
 
 
 
 
 
 
 
 
 
 
 
 
 
 
 
 
 
 
 
 



11 편 13 장 2 절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10 선급 및 강선규칙 2007 

3. 승인기준 

3.1 정  의 

3.1.1 갑판구역 
갑판구역은 선체거더강도에 기여하는 톱사이드탱크의 수평스트레이크 상방 또는 톱사이드탱크가 없는

경우 기선으로부터 0.9 D 상방의 모든 다음항목을 포함한다. 

• 강력갑판 

• 갑판스트링거 

• 현측후판 

• 선측외판 

• 수평 및 수직스트레이크를 포함한 톱사이드탱크 경사판 

• 위에 언급된 판에 부착된 종방향 보강재 

3.1.2 선저구역 
선저구역은 선체거더강도에 기여하는 호퍼경사판 상부까지의 또는 호퍼탱크가 없는 경우 내저판까지의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용골판 

• 선저외판 

• 빌지외판 

• 내저판 

• 호퍼탱크 경사판 

• 현측외판 

• 위에 언급된 판에 부착된 종방향 보강재 

3.1.3 중립축구역 
중립축구역은 갑판구역과 선저구역 사이의 다음의 판만을 포함한다. 예를들면, 

• 선체외판 

• 내측선체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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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부기준 

3.2.1 국부기준의 항목 
국부기준에 고려되는 항목은 [3.1]에 정의와 같이 갑판구역, 선저구역 및 중립축구역에 대한 것에 다음을 

추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창구코밍판 

• 창구코밍 브래킷 

• 창구덮개 상판 

• 창구덮개 스커트판 

• 창구덮개 보강재 

• 횡격벽판 

• 횡격벽 보강재 웨브 

• 횡격벽 보강재 면재 

• 선측늑골웨브 

• 선측늑골면재 

• 선측늑골 브래킷 

• 톱사이드 및 호퍼탱크의 웨브프레임 

• 톱사이드면재 및 호퍼탱크의 웨브프레임 

• 늑판 및 보강재 

• 선수미격벽판 

• 선수미격벽의 보강재웨브 

• 선수미격벽의 보강재면재 

• 스트링거 및 거더 

3.2.2 국부적인 부식 이외의 부식에 대한 신환두께 

각 부재에 대하여 강재신환은 계측된 두께 gaugedt 가 신환두께보다 작은 경우 요구되며, 다음 식에 따른

다. 

gauged renewalt t<  

계측된 두께 gaugedt 가 다음과 같은 경우: 

reserverenewalgaugedrenewal tttt +<<  

강재신환을 대신하여 도장제조자의 요건에 따른 도장을 하거나 또는 매년 두께계측을 할 수 있다. 도장

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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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국부부식의 신환두께 
3장 5절에 따라 도장이 요구되는 지역의 피팅이 15%을 초과하는 경우(그림 6 참조), 피팅의 범위를 파악

하기 위하여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15%는 판의 한쪽 면에 대한 피팅 또는 홈피기에만 기초한

다. 피팅이 상기와 같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판의 가장 심하게 피팅된 부분에서 300mm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모재까지 깨끗이 청소한 후 피팅이 가장 깊은 5점에 대하여 두께계측을 시행한다.  이러한 피팅에 

대하여 측정된 가장 작은 두께를 기록하여야 한다. 

13장 1절 [1.2.1]에 정의된 피팅, 홈파기 또는 기타 국부적인 지역의 최소잔류두께는 다음 값보다 커야 한

다. 

• 건조두께의 75 %: 늑골과 끝단브래킷의 웨브 및 플랜지에 있는 경우 

• 건조두께의 70 %: 각 면으로 30mm폭에 걸쳐서 각 선측늑골에 부착된 외판, 호퍼탱크 및 톱사이드 

탱크판에 있는 경우 

 

 
그림 6:  피팅상태그림 (5%에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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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체강도기준 

3.3.1 전체강도기준의 항목 
전체강도기준으로 고려되는 부재는 [3.1]의 정의된 갑판구역, 선저구역 및 중립축구역의 부재이다. 

3.3.2 신환두께 
전체강도기준은 선저구역, 갑판구역과 중립축구역의 평가에 의하여 정의되고, 그 상세는 다음과 같다. 

a) 선저구역과 갑판구역 

두께계측에 의하여 결정된 현재의 선체거더 단면계수는 5장 1절의 규칙에 따라 제공 총 두께로 계산

된 단면계수의 90%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고려하는 구역에서 계측된 부재들에 대한 단면적의 합인 선저구역과 갑판구역에 대

한 현재의 단면적이 제공 총 두께로 결정된 해당구역에 대한 단면적의 90%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b) 중립축구역 

중립축구역에 대한 현재의 단면적, 즉 이 구역에서 계측된 판에 대한 단면적의 합이 중립축구역의 

제공총 단면적의 85%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만일 주어진 횡단면에서, 선체거더강도에 기여하는 

모든 부재의 실제 쇠모가 갑판 및 선저지역에서는 10% 미만이고 중립축지역에서는 15%미만인 경

우, 이 횡단면의 전체강도기준은 자동적으로 만족되고 더 이상의 확인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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